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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산림소득사업 상자로 확정된 자('19년 신청) 보조사업 추진 차

 일반 보조사업자(표고자목 구입비 제외)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 상자 확정)

보조  
교부신청

보조  
교부결정

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
･보조  

교부결정

사업수행･보
조  교부

보조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계약 등 
인정

  o ․

 표고자목 구입비 보조사업 상자    * '20년, 1년간 한시  시범 용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 상자 

확정)

보조  
교부신청

상자  
확정 알림

사업계획 
최종 제출

계획 
승인･사업

수행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결정

보조  
교부

보조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표고자목 
구입 인정

  o ( ) 1 ~2 ,  

, 3 ~4 → 

  o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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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조사업   *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① 소액사업 : '20.1.20일까지 해당(사업 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 .1.20 일 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 .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 .3월말까지>

⇨

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 .8월말까지>

⇨

산 내시
(산림청→시․도)

<’20 .12.31까지>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 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 단지(공모 시작 : '20년 4∼5월)

공 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20 .6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 장심사)
<’20 .7월 >

⇨

시․ 도 
검 토 ·평가 ( 2차 )
(계획․ 장심사)
<’20 .7월말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 면심사, 70%)

<’20 .8월 >

⇨

우선순  결정 결과  
 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 .8월말까지>

⇨

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0 .9월 >

⇨

산 내시
(산림청→시․도)

<’20 .12.31까지> 

⇨

상 자  최종 통보
(시․도)

<’20 .12.31이후>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시작 4∼5월)

공모 계획
 수립  공고

(임업진흥원)

<’20.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20.5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20.6월 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20.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장실사

 (임업진흥원)

<’20.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20.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20.8월말 이후>
⇨

산배정
(산림청 → 시·도)

 융자사업( 출기 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 원

출신청
▶

사업계획 등 련서류 통보
▶

자 출

지원 상자→산림조합 지자체→산림조합 산림조합→지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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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컨설  등 안내 정보>

1. 산림조합 산림경 지 도 표 상담 화 운  : 02-3434-8300 

(ARS 표 화 연결 후 분야별 담당자 선택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특화품목(단기소득 임산물) 경 지도: 산주의 소득 창출과 련된 고소득 

유망품목에 한 지도 상담(169명)

2. 한 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본부(청정임산물품질 리 ) 

: (산양삼 리) 02-6 393-2578, (산림경 컨설 ) 02-6 393-256 9

3. 단기소득임산물 보조사업 지 원 정 보는  산림청 홈 페 이 지 (산림정책 -

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의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안내)에서도 제공

  -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참조(※ “소득”로 검색)

4. 임산물 재 배매뉴얼은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 - 임산물 

재배지침)에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재배 매뉴얼 제공(※ “재배”로 검색)

<(참 고) 보조사업 제재 부 가  부 과  등 제재 사항  안내>

1. ( 상) 보조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  지  상사업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등 모든 산림소득사업

  -「보조  리에 한 법률」제33조의2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장공모 등), 보조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반

3. (보조 의 범 ) 부정수 액  지방비･자부담 제외한, 국비 해당 액

4. (제재부가  부과기 )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 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액의 3배 이내, ③ 법령 반 사용 액의 2배 이내

5. (보조사업 수행 배제) ① 거짓신청으로 교부취소 1회 이상, ② 용도 외 

사용으로 교부취소 2회 이상, ③ 교부조건 반으로 교부취소 3회 이상인 경우

6. ( 차) 제재조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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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년 산림소득분 야  주 요업무 추진계획

1.  임업경 체  등록안정화  임업직불제 도입방 안 마련

목   표

◇ 임업경 체  운  활성화를 한  리 기반 구축 

◇ 임업직 지 불제 도입을 한  법 ·제도· 산 등 기반 조성

가.  정책 여 건

  ㅇ 임 업 경 체 (임 야 상  농 업 경 체 ) 등 록  시 행 됨 (’19)에  따 라  그 동 안 

소 외 된  임 업 인 들 에  한  형 평 성  제 고

  ㅇ 농업분야 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  가치를 제고

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 하기 한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 증가

나.  기본 방 향

  ㅇ 경쟁력 있는 임업경 체 육성을 한 등록제도 운  활성화

  ㅇ 경 체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의 패러다임 환 

  ㅇ 임업경 체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한 법·제도· 산 등 

기반 마련   이 해 계자 공감  형 성

다 .  세 부 추진계획

  1) 임업경 체 의 체 계  등록· 리 를 한  인 라  확  

   ㅇ 원거리 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국유림 리소까지 

업무 역을 확 하고, 이를 한 담당자 교육·훈련 실시

     - 지방청  리소에 등록조사원(총 130명, 무기  단기)을 배치하고 

조사원 역량 강화를 한 실무 교육 실시

   ㅇ 임업경 체 등록· 리를 한 산 리체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임업경 체와 연계된 보조 ·신규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 한 통합  

리를 한 산림청 독자시스템 도입

      * 스마트 임업경 체 등록 리체계구축 정보화 략계획(ISP/BPR) 2019년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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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업경 정보를 활용한  맞 춤 형  지 원체 계 구축

   ㅇ 경 체 분류기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 세제, 임산물재해보험, 보조·융자사업 등 임업인 상 지원사업과의 연계 

 사업 확 가능성 검토

     - 분류된 경 체 특성 분석을 통한 임업인 소득안정을 한 신규 정책 개발

   ㅇ 등 록 된  임 업 경 정 보 에  한  분 석  자 료 집  제 작 ·배 포   임 업 인 지 원

사 업 안 내 서 비 스  개 설

  3) 법 ·제도· 산 응을 통 한  임업직불제 도입 기반 마련

   ㅇ 제도시행을 한 법 ·제도  근거 마련, 산 확보 등 기반 조성

     - 임업직불제 도입을 한 법률제정안  세부지침안 마련방안 검토

     - 법  근거  임야 상 농업경 체 등록 건수, 면 , 품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  필요 산 확보

   ㅇ 임업인 단체 의견 수렴, 부처 간 의 등을 통해 직불제 도입 극 추진

     - 임업직불제의 지 방 식 , 요건, 차 등에  한  공감  형 성  도입을 

한  의견 수 렴

라 .  추진일정

   ㅇ 무기직 조사원 채용  배치 : 지방산림청별 1월

   ㅇ 단기직 조사원 채용  배치 : 지방산림청별 4월∼9월

   ㅇ 업무담당자  등록조사원 상 교육 실시 : 상·하반기

   ㅇ 임업경 체 등록 장 모니터링  검 : 연

   ㅇ 임업경 체 등록· 리를 한 산 리체계(시스템) 구축 추진 : 연

   ㅇ 경 정보 분석 자료집 제작·배포  사업안내서비스 : 하반기

   ㅇ 법·제도· 산 등 임업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연

   ㅇ 임업직불제 공감  형성  의견 수렴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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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 림 경 지 원 강 화  경 주 체  육 성

목   표

◇ 사유 림 경 주 체 에  한  체 계  육 성  리 기반 구축

◇ 임업인 에  한  재 정·세 제·교 육  지 원으 로 임업경쟁 력  강 화

가.  정책 여 건

  ㅇ 고령화, 웰빙 수요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청정임산물, 산림휴양·치유에 

한 심 증가로 사유림 경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

  ㅇ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를 해 사유림 경 주체에 한 지원  안정 인 경 기반 조성 필요

나.  기본 방 향

  ㅇ 산림경 계획 실효성 제고, 우수 산림경 인 지원으로 사유림 경 주체 육성

  ㅇ 임업분야 융자지원  세제혜택 확  등을 통해 사유림 경  활성화

  ㅇ 체계 인 교육  컨설 을 통한 임업인·귀산 인 역량강화  소득증

다 .  세 부 추진계획

  1) 사유 림경  기반체 계 구축  우 수  임업인  포 상

   ㅇ 지속가능한 산림경 ․ 리를 해 사유림 산림경 계획 작성률 제고

     - 산주의 산림경  참여 확 를 해 산림경 계획 수립 시 보조   각종 

세제(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감면 등 지원 

     - 산림경 계획 작성 단가 실화를 해 ’20년 산림경 계획 작성 가 기  

고시(’20. 1월)  사유림 국고보조  지원 단가를 진  상향․반 *

         * 지원단가 : (’18년) 15,200원/ha → (’19년) 19,874원/ha → (’20년) 20,457원/ha  

   ㅇ 산림산업 등 발 에 기여한 임업인에 해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실시

     - 해외산림개발 등 신규분야를 추가하고 유사분야는 통합․운 하여 산림

정책 반에 한 유공자 포상 확 ․추진

         * 분야별 세부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유공분야별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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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 임업인  육 성  우 수  산림 경 인  지 원

   ㅇ 임업후계자 요건  불필요한 연령 규제를 개선하여 문임업인 발굴 확

     - 임업후계자가 되기 해 55세 미만 기 을 용하는 범 를 축소

      * (기존)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부받은 자 → (변경) 개인독림가의 자녀로만 한정

   ㅇ 우수 산림 경 인 지원을 통한 임업인단체 경 능력 향상

     - 산림경 모델학교 운  지원을 통한 장 맞춤형 교육 실시

     - 국산림경 인 회  국임업후계자 회 지원으로 소통 강화

     - 임업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한 선진지 교육연수 지원

  3) 사유 림 경 주 체 에  한  융자·세 제 지 원 강 화 등 제도 개 선 추진

   ㅇ 임가소득 증 를 한 임업인 융자지원 확

     - 산림사업종합자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문임업인을 한 장기(15

∼35년)· 리(1∼2%)의 융자 을 413억원에서 618억원으로 약 50% 증가

     - 폭염·서리 등 재해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긴 한 경 자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 경 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

   ㅇ 산림·임업분야 세제 개선방안 검토를 한 TF  구성·운  

     - 농어업 분야와의 형평성, 산업·복지·환경 등 다양한 산림분야 필요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방안 검토  발굴 

  4) 임업인 ·귀 산 인  역 량 강 화를 한  교 육  기반 개 선

   ㅇ 문교육기  지정요건 완화  탁 방법 구체화 등 제도 개선

     - 기업 장애로 개선을 해 문교육기  실습장 부지면  기 을 10ha에서 

5ha로 완화하고, 문교육기  탁방법을 약·공모 방식으로 구체화

   ㅇ 공모 등을 통해 지원 인 문교육기 에 한 평가로 사후 리 강화

     - 지원받은 기 의 교육만족도, 실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등 을 구분하여 

차년도 공모 사업 시 가·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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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추진일정

  ㅇ 2020년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계획 수립 : 2019. 12월

  ㅇ 2020년 산림경 계획 작성 가 기  고시 : 2020. 1월

  ㅇ 20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  집행지침 발간·배부 : 2020. 1월

  ㅇ 문교육기  평가  결과 보고 : 2020. 1월

  ㅇ 산림경 모델학교 운  : 2020. 3∼11월

  ㅇ 산림·임업분야 세제 TF 구성 : 1분기

  ㅇ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20. 4월

  ㅇ ’20 조세·지방세감면지출 건의서 제출 : 2분기 내 

  ㅇ 국 회(경 인 회, 후계자 회) 개최 : 2020. 7∼8월

  ㅇ 산림경  컨설  행사 개최 : 2020. 10월

  ㅇ「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0. 10월

  ㅇ 산림경 계획 작성 사업지 지도· 검 : 상․하반기

  ㅇ 산림사업종합자  등 융자사업 지도· 검 :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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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소득임산물 생 산기반 확충  경쟁 력  강 화

목   표

◇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 인  생 산기반 확충과  경쟁 력 을 강 화함

으 로써 임업인 의 소득 증 에  기여

가.  정책 여 건

  ㅇ 임업은 장기․ 수익성, 생산규모 세 등으로 인해 임업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안정  소득창출을 한 정책  지원 필요

     * 임가소득('18) : 37백만원 / 농가소득의 86.7%(42백만원), 어가소득의 70.4%(52백만원)

  ㅇ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보조사업에 한 타분야와의 형평성 유지, 지원이 

가능한 임산물 생산장비 확  등에 한 요구 증가

나.  기본 방 향

  ㅇ 안정 인 소득창출을 한 생산기반 규모화ㆍ 화 보조

  ㅇ 임업인의 소득증 를 한 지원체계 개선

  ㅇ 재배여건을 감안한 임산물표 재배지침 개정

다 .  세 부 추진계획

  1) 안정 인  소득창 출을 한  생 산기반 규 모화ㆍ 화 보조

   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ㆍ 화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 (’19까지) 406개소 → (’20) 43개소

      * (’19) 41개소 64억원 → (’20) 43개소 47억원 ( 년 비 17억원 감)

※ 사업 지원내용 :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 정․ 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 장시설, 임산물 장･건조시설, 리사 등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정․ 수, 톱밥배지시설, 표고자목, 톱밥배지 등

  ․ 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한 온실, 정․ 수 등

  ․약용․약 류 : 산지정리작업, 감시시설, 정․ 수시설, 작업로 등

  ․그 밖의 임산물 : 임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의 지원내용을 기 으로 지원



- 15 -

   나) 숲을 가꾸면 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 산하 는  복 합경  보조

     o 산림복합경 단지조성(공모) : (’19까지) 216개소 → (’20) 51개소

      * (’19) 40개소 53억원 → (’20) 51개소 61억원( 년 비 8억원 추가 지원)

※ 사업 지원내용 : 목재생산을 해 상지 체면 의 기존입목에 한 숲가꾸기

(모두베기 아님)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 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생산을 한 기반시설

  ․기존 입목에 한 숲가꾸기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등

     * 해당 공모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리

비용은 지원 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상 아님

  ․재배․생산기반시설 : 수시설, 작업로, 감시시설, 장․건조시설, 리사 등

   다 ) 친환 경임산물 생 산을 한  장비 등 지 원

     o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장비  작업로 시설(보완), 밤나무 노령목 리 지원(66억원)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임산물수확기, 병해충 방제용 장비 등

     o 연작으로 지력 약화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지원(48억원)

      * 토양의 산성화 여부  토양개량제 정량을 단할 수 있는 기  마련

  2) 임업인 의 소득증 를 한  지 원체 계 개 선

   가) 표고버 섯  자목 구입 보조사업에  한  차 변 경 → 1년간  한 시  

용하고, 결 과 에  따 라  계속  용  품 목확  단

     o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확정( 년도 12월말)된 경우, 교부결정(산림청↔시․도↔

시․군․구↔보조사업자) 이  자목구입 인정

      - 사업계획(자목 구입계획) 제출(보조사업자→지자체)  그에 한 정성(수량  

구입처의 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검토․승인(지자체→보조사업자) 후 구입

      -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정성 확인 후 교부․정산

       * (당 ) 교부결정 이후 구입가능 → (변경)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확정( 년도 12월말)된  

경우, 교부결정 이 에 구입한 자목구입 인정

      * 보조사업 추진 차 ‘생략’이 아닌 ‘순서 변경’



- 16 -

   나) 농 업분 야 와  유 사한  임업분 야  보조사업에  한  보조율 조정

     o 임업분야  지원 상․내용이 농업분야와 유사한 사업에 해 동일한 

보조율 용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소액사업 상

       * (당 ) 융자+자부담 60% → (조정) 융자+자부담 50%(10%↓)

   다 ) 산림소득(생산분야) 공모사업 컨설  방 안 마련

     o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생산기반 조성을 한 공모사업 추진 시, 계법령 

 지침, 장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  방안 마련

   라 ) 임산물 재배규모  장비규격 등을 감안한 보조 상 생산장비 확  검토

     o 기술발  등으로 생산장비가 다양화됨에 따라, 장의 요구사항을 감안

하여 보조 상 여부 검토 →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 재배규모 등 설정

  3) 재 배여 건을 감 안한  임산물표 재 배지 침  개 정

     o 농약 허용물질목록 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GAP인증, 임산물 

재배 련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한 임산물 표 재배지침 개정

라 .  추진일정

  ㅇ 지자체 산림소득분야 담당자 상 시책교육 : 2020. 2월

  ㅇ 2021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공고 : 2020. 4월

  ㅇ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추진상황 검 : 분기별 1회

  ㅇ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등 산림소득분야 사업 추진 : 연

  ㅇ 임산물 표 재배지침에 신규품목 추가  개정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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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산물 유 통 기반 확   소비 진 활성화

목   표

◇ 임산물의 안정 인  공 기반 확   소비활성화 지 원

◇ 유 통 ·가공시 설 운 개 선을 통 한  경쟁 력  강 화

가.  정책 여 건

  ㅇ 시장개방  형유통업계의 향력 강화 등 세 유통업계의 여건 악화

  ㅇ 단기임산물의 다품목 생산, 소규모 분산된 직거래 등 산업경쟁력 부진

  ㅇ 웰빙 등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가  소비자 알권리 등 심 증

나.  기본 방 향

  ㅇ 임산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심의 유통·가공산업 지원 확

  ㅇ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청정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소비 로 확

  ㅇ 유통·가공 산업의 안정 인 기반 구축 등 우수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ㅇ 임산물 지리 표시 등록품의 사후 리  랜드화 추진

다 .  세 부 추진계획

  1) 지 역  특 화 임산물을 심 으 로 유 통 ·가공 사업 확

   ㅇ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규모화･ 화를 통한 임산물 수 안정 도모

     * 산지종합유통센터 : (’19까지) 130 → (’20 계획) 9개소, 35억원(보조율 : 5:2:3)

   ㅇ 고부가가치 가공 상품 개발 등 임산물 문 가공업체 육성

     * 가공산업활성화 : (’19까지) 16 → (’20 계획) 2개소, 20억원(보조율 : 5:2:3)

   ㅇ 주산지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체험  산·학·연을 연계하여 먹거리 

상품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한 클러스터사업 지원

     * 임산물 클러스터 : (’19까지) 8  → (’20 계획) 1개소, 10억원(보조율 : 5:5:-)

     *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 (’20 계획) 1개소 - 옻나무클러스터 3년차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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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 수 요에  부 응한  정보 제공  임산물 소비활성화

   ㅇ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임업 측’을 통한 생산․소비자 정보지원 확

     - 단기소득임산물(36개품목 42종)의 산지가격  소비지가격 정보를 비롯한 

임업정책, 자 지원, 임산물재배법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임업 측 정보제공 품목 확 로 생산·소비자 의사 결정을 한 정보 제공

확  추진( ’19년까지 6개 품목 → ’21년까지 8개 품목)

      * (기존) : 밤, 표고, 추, 떫은감, 조경수, 산채류 → (추가) 호두, 복분자

   ㅇ 임산물 가공품 개발  직거래, 홍보 등 청정임산물 소비 진 사업 지원

     - 공 홈쇼핑, SNS 홍보, 명  소비 진 행사 등 소비활성화 사업 추진(643백만원)

     - 시장친화형 임산물 가공품개발  역량강화 마 지원(400백만원)

      * 상품개발 기획부터, 역량강화, 로개척까지  주기 맞춤형 컨설  지원

   ㅇ 임산물의 자율  수 안정  소비 진 활성화를 한 자조 제도 도입 추진

     - 자조 제도 설명회를 통해 행정 차, 설치계획서 작성 지원

     - 수요가 많고 생산액이 높은 단기소득임산물 품목부터 추진

      * 떫은감 : (’19년) 임의자조  설치 → (’20년) 의무자조  추진 

      * 표고 : (’19년～) 의무자조  추진 ,  밤 : (’20년) 의무자조  추진 정

  3) 임산물 유 통‧가공시 설 운 리  등 사후 리  강 화

   ◦ 유통‧가공시설 사업의 실태 검 등을 통한 사후 리 강화

     - 지자체별 산지유통시설에 한 운 실태 검이행 여부 확인(연 2회)

      * 유통시설 운 실태, 미승인 근 당설정 여부 등 사후 리 강화

     - 유통‧가공사업 단체에 한 경 컨설  지원 강화(임업진흥원)

      * 운  우수‧부실 사업장 운 상황 분석  경  개선 컨설 , 애로‧건의사항 발굴 등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 운 실태‧경 분석 등 내실화 도모

     - 산지유통시설의 매출‧수익‧지출 등 운 실태 분석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4) 단기임산물 주 산지  심 의 유 통 계열화로 소득증  기여

   ㅇ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단계별 유통체계 계열화

     - (산지) 유통센터 등 지역 유통시설을 산지 유통핵심 조직으로 활용

     - (도매) 산지와 소비지를 직  연계하여 주요품목별 유통계열화·규모화

     - (소매) 직거래 장터 정례화, 로컬푸드·온라인 매 등 직거래시스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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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산물의 안정 인 공 기반 마련을 한 거 형․권역별 물류터미  조성 지원

     * 임산물 물류터미  조성 : 1개소, 40억원(보조율 : 5:5:-) - 2년차 9억

  5) 임산물 국가통합 랜드 구축  지리 표시 등록품의 리강화 

   ㅇ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임산물 국가통합 랜드 구축으로 임산물을  

리미엄 상품화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을 통해 임가소득 증  기여

     - 랜드 도입방안 연구, BI개발, 상표출원 등

     - 랜드 상품목별 품질기  개발

     * 계획 : (’20년)10품목 → (’21년)20품목 → (’22년)30품목 → (’23년)40품목( 계)

     * 10품목 : 딻은감, 표고, 밤, 추, 고사리, 잣, 산양삼, 송이, 호두, 은행

   ㅇ 임산물의 지리 표시 등록 확  등 지역특화 우수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지리 표시 등록품 확  : (’19까지) 56품목 → (’20계획) 1품목 추가

     - 임산물의 지리 표시 등록 확 를 해 지자체․분과 원회 등 유기  응

   ㅇ 지리 표시 등록품의 장 검 등 품질 리 강화

     - 주산지의 매 시기별 생산자․등록단체 운 ․유통실태 등 장 검

     - 해당 지자체와 자체품질 리계획 이행여부 등 등록품목의 사후 리 강화 

     - 한국임업진흥원‧지자체를 통한 지리 표시 등록품의 지원방안 추진 

      * 품질 리 강화 컨설 , 교육, 디자인 공모 , 소비 진사업, 장지도‧ 검 등 

   ㅇ 지리 표시 등록품의 로개척 등 홍보지원 등 확  추진

     - 공공벤더를 활용한 지리 표시 등록품의 지속 인 상품화 등 로개척

      * 산조 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 홈쇼핑 지원사업 확  추진

     - 임산물 지리 표시 등록품 랜드 육성 등 홍보물 제작․배부   

라 .  추진일정

  ㅇ 명  성수기 임산물 수 안정 책 추진 : 2020. 1월, 9월

  ㅇ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실태조사  경 분석 : 2020. 1분기

  ㅇ 임산물 지리  표시등록 리실태 검 : 2020. 3～4분기

  ㅇ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장 검 : 연

  ㅇ ’21년도 임산물 가공유통 공모사업 공고 : 2020. 5월

  ㅇ 임산물 지리  표시등록 추진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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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양삼 산업 육 성을 한  기반 강 화

목   표

◇ 산양삼 생 산·유 통  기반조성을 통 한  산업 활성화 실 과  불법

유 통  일제단속  추진으 로 품 질 ·안 리  강 화 

◇ 산양삼 바 이 오산업 연 구  통 계 조사 추진으 로 산업정책 기조 

수 립 과  제도 개 선방 안을 제시 하 여  산업 역  확

가.  정책 여 건 

  ㅇ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한 심과 산양삼에 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양삼 수요량과 공 량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유통 지원시설이 요구됨

     * 산양삼 생산량(톤) : (’15) 103 → (’16) 112 → (’17) 121 → (’18) 130

     * 산양삼 생산액(억원) : (’15) 352 → (’16) 360 → (’17) 379 → (’18) 409

     * 생산신고 면 (ha) : (’15) 8,901 → (’16) 9,571 → (’17) 10,104 → (’18) 10,529

     * 생산신고 임가(호) : (’15) 2,368 → (’16) 2,549 → (’17) 2,713 → (’18) 2,845

  ㅇ 산양삼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입 산양삼(장뇌삼), 인삼 등이 산양삼으로 

둔갑되어 매되는 불법유통이 늘어나게 되면서 단속체계마련이 필요함

     * 시장 검 횟수 : (’15) 146 → (’16) 180 → (’17) 200 → (’18) 221

     * 불법유통 발 횟수 : (’15) 84 → (’16) 67 → (’17)51 → (’18) 22

  ㅇ 국민건강에 한 심증가에 따라 산양삼 바이오 산업에 한 수요가 증가되고, 

통계기반의 정책수립 등으로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한 국민기 는 날로 증가

나.  기본 방 향

  ㅇ 산양삼종자 리소를 조성하여 공공·민간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청정한 종자·

종묘를 리·보 하고,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산양삼 산업을 통합 지원

  ㅇ 산양삼 바이오산업 장기 추진 략 마련으로 산양삼 우수 재배인자 분석, 친환경 

재배기술 정립, 기반 시설 조사  제안 등 바이오산업의 장기 로드맵 구상

  ㅇ 산양삼 정책 추진을 한 정  통계기반 마련을 한 연근별 가격, 경 비, 

소득 수·출입 황 등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

  ㅇ 산양삼 품질·안 리를 해 계기  업을 통한 청정 산양삼 홍보  

재배 장·유통시장 합동단속 추진으로 불법유통 근 과 국민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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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세 부 추진계획

  1) 산양삼 종 자 리 소  특 화산업 진흥센 터  설립  추진

   ㅇ 산양삼채종단지에서 생산된 종자의 통합 리와 우수개체의 종자 수집·보존·

증식  안정 인 공 을 한 산양삼종 자 리 소 조성

     -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지정(정‧부)  산림청과 합동 장 검, 토론회 

장자문 등을 통한 철 한 시설 공사 추진

      * 총공사비 : 25억원(충북 충주, ’18년 설계비 1.5, ’19～’20년 시설공사비 23.5억원)

      * 주요시설 : 종자 활력도‧발아율 검사실, 온 장고, 자동개갑장, 교육실 등

      * 주요임무 : 우량종자 발굴‧증식‧보 , 생산‧유통종자 품질검사  인증, 공공채종단지 

운 리‧홍보  신규시설‧기반조성, 기술지도‧교육, 문 인력양성 등

     - 종자 생산  리를 한 문인력 확보와 리소 운 계획 수립 철

     - 공공·민간 산양삼채종단지를 확 하여 조성·지정하고 체계 으로 생산·

리 운 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종자·종묘 보 체계 마련  

   ㅇ 산양삼 재배기술 정립, 제품개발 지원, 시험평가, 생산·가공·유통 등 산양삼 

산업을 통합지원 기능을 이행 할 산양삼 특 화산업 진흥센 터  설립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상남도, 함양군과 유기 으로 업무를 공유하여, 

주변 인 라를 극 활용한 완성도 높은 설계도 작성

      * 총공사비 : 99억원(경남 함양, ’20년 설계비 4.7, ’21～’22년 시설공사비 94.3억원)

      * 주요시설 : 기능성분 분석·검사실, 기능성 개발·확산실, 교육실, 채종포 등

      * 주요임무 : 산양삼 생산·연구·가공·유통·홍보를 one-stop으로 통합지원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를 집약화·규모화하여 조성

  2) 산양삼 바이오산업 장기 추진 략 마련을 한 연구용역 추진

   ㅇ 산양삼 바이오산업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 자료 확보  산업화 방안 마련

     - 친환경 재배기술 정립, 항노화 등 효능의 규명, 유망 가공사업 아이템 발굴 

등 바이오산업 장기 로드맵 마련

      * 토양성분, 경사도, 해발고도, 울폐율, 습도 등 생산환경에 한 조사  

   ㅇ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산양삼 바이오산업의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단계

으로 산업화 추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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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양삼 정책  추진을 한  정  통 계기반 마련

   ㅇ 산양삼 재배임가의 재배 황, 생산량, 매량, 가격, 유통 황 등의 산양삼 

생산실태와 재배 황에 한 조사로 산양삼 산업의 기반조성 황 악

      * 조사내용 : 조성 황, 재배 황, 매량/가격, 유통 황 등

   ㅇ 산양삼 유통 계자  소비자를 상으로 유통 황, 경로, 시장가격, 소비자 

선호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양삼 산업 활성화 방향 설정

   ㅇ 산양삼 소득  생산비 등의 가격조사로 산양삼 시장의 객  지표 산출

  4) 산양삼 품 질 ·유 통 리 를 한  단속  강 화

   ㅇ PLS제도 시행에 따른 산양삼 품 질 검 사 조사항 목  합기  확

     - PLS제도에 의거 산양삼 품질검사에서 320성분이상 검사를 추진하여( 재 155

성분 허용기  용) 조사항목 이외의 농약 기 을 0.01ppm으로 용 

   ㅇ 불량 산양삼 생산·유통 근 을 하여 유 기  합동으로 국동시 단속 추진

     - 불법 산양삼 생산(농약·비료사용), 유통(수입 산양삼·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 

등의 행 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함께 국일제 합동단속 실시  

라 .  추진일정

  ㅇ 산양삼 종자 리소 건축공사  특화산업 진흥센터 계약 : 2020. 3월 

  ㅇ 산양삼 종자 리소 건축공사  특화산업 진흥센터 진행 검 : 연

  ㅇ 산양삼 종자 리소 건축공사  특화산업 진흥센터 간 검 : 2020. 6월

  ㅇ 산양삼 종자 리소 건축공사 사업완료 : 2020. 9월

  ㅇ 특화산업 진흥센터 사업완료 : 2020. 11월

  ㅇ 산양삼 유통 리를 국 계도 단속 : 6월, 9월

  ㅇ 산양삼 유통 리를 한 수시 계도·단속 실시 : 연

  ㅇ 산양삼 바이오산업 연구용역 추진 : 2020. 3～12월

  ㅇ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추진 : 2019. 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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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산물 품 질 리  강 화  P L S 제도 정착 

목   표

◇ 임산물 품 질 검 사·원산지  단속 을 강 화하 여  불법 유 통  근

◇ P L S 제도 교 육 ·홍 보로 생 산자·국민  안 먹 거리  인 식  제고

가.  정책 여 건

  ㅇ 명 (추석, 설) 성수품으로 임산물시장 유통물량이 많은 기간에 수입 임산물이 

국내산 임산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원산지표시 반 우려

  ㅇ PLS제도 시행(’19.1.1) 1년차에도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하여, 직권등록이 

필요하며 제도의 안정 인 정착과 국민인제 제고를 한 교육·홍보가 필요

나.  기본 방 향

  ㅇ 임산물 품질과 불법유통 근 을 하여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올바른 원산지표기가 이루어지도록 홍보 강화 

  ㅇ 소면  재배임산물에 한 사용가능한 농약직원등록을 추진하고, 농림부, 

식약처 등 유 기 과 업하여 PLS제도 인식제고를 해 교육·홍보 확   

다 .  세 부 추진계획

  1) 임산물 품 질 리 를 한  장단속   P L S  교 육 ·홍 보

   ㅇ 명  성수품 등 수입산 임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원산지 

표기법 반사항을 농 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불법유통 근

     - 원산지 허 ·미표시 유통을 방지하고자 권역별 주요 농임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를 계기 과 일제 합동 장단속을 추진

   ㅇ 사용가능한 농약 직권등록  올바른 농약사용을 한 찾아가는 교육실시

     - 5품목, 14병해충에 처리할 수 있는 농약 시험 추진으로 임가 피해 비

      * 5품목(7억원) : 마가목, 산딸기, 꾸지뽕나무, 느릅나무, 화살나무

     - 임산물별 병해충, 처리시기 등의 올바른 농약사용법 교육  질의응답 

라 .  추진일정

  ㅇ 임산물 불법유통 근 을 한 계도·단속 실시 : 명   2주, 상시

  ㅇ 농약직권등록을 한 시험연구  PLS제도 교육·홍보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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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업재 해 보험  활성화  피 해 복 구 지 원 강 화

목   표

◇ 장수 요  생 산자‧단체  등의 요구사항 을 반 한  상품  개 선

으 로 임업재 해 보험  보상기능  강 화  가입률  제고

◇ 자연 재 해  복 구지 원 단가 실 화  온‧가뭄‧폭 염  등 거  

재 해 피 해 의 신속 한  지 원으 로 임가의 경 복 귀 율 향상

가.  정책 여 건

  ㅇ 임산물 피해와 임업인 신체상해 등의 보상을 해 운 하는 임업재해보험의

상품은 장수요를 반 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가입률은 여 히 조한 실정 

    -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임업인의 자연재해 인식부족과 보험료 부담, 보장

수 ‧상품개발 미흡, 재해피해‧재배면  감소, 소규모 농특성 등으로 단

    -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  임작업  신체상해 등에 따른 임업인 

경 불안 해소  임산업 재생산 활동 지원을 해 보험기능‧인식 강화 필요

     *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 : (’16) 10.7 → (’17) 15.9 → (’18) 22.2 → (’19) 26.2

  ㅇ 단기소득 임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시장가 비 낮은 

단가로 편성되어 임업인 요구수 에 미치지 못해 지속 인 단가 실화 필요

    - ’19년 기  산림청 소  34개 품목  19품목 63% 상승하 으나, 여 히 

실가 비 낮은 단가로 재해피해 임가의 경 복귀가 어려움

     * 산림시설 단가는 실제공사비의 평균 46%, 농약 는 66% 수

나.  기본 방 향

  ㅇ 임업인 요구를 반 하여 기존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홍보ㆍ교육을 강화하여 

보험가입률 제고하는 등으로 안정 인 농수행에 기여

    - 임작업  발생되는 신체상해‧질병에 한 임업인의 보호를 한 산재보험 

수 의 실질 인 보상을 통해 재해로 인한 경제  부담 완화

  ㅇ 호두와 사과 추 상품을 추가하여 보험 상품목을 확 하고, 오미자 재해보험 

가입지역  가입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실질 인 농업경  기반으로 역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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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세 부 추진계획

  1) 보험상품 다양화, 표 수확량 재산정  품목확  등 보상기능 강화

   ㅇ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건의사항을 반 하여 보험료 지원 확 , 보험 가입 

가능 유 형  다양화, 홍보강화 등 보험 실효성 제고를 한 노력 추진

     - 세농에 하여 보험료 국고지원 확 (50→70%)   품목에 하여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검토

      * 농업인안 재보험은 ’19년부터 세농(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70% 지원

     - 오미자 재배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확 (+상주, 안동 등)하고 보험가입 

가능한 유형틀 확 (+터 형)를 검토하는 한편, 유형틀 시설에 한 보험은 

모든 유형틀이 가입가능토록 상품 개선 

     - 지자체 설명회(주산단지 심 월 1회 이상), 라디오 고, 장교육 등을 

통하여 가입률 제고 활동  임업인 장의견 수렴 지속 추진

   ㅇ 호두  재 해보험  시범 매(김천)  추  사과 추 상품 매 실 시

     - 호두 재해보험 시범 매 동향 악  추진결과를 면 히 분석하여 조속히 

본 사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 리 철

      * 동, 천안 등 표 수확량 재산정이 필요한 지역 선정  표 수확량 산정 

     - 재해보험 목 물에 취나물 등 임산물이 추가 반 되도록 농림부에 지속 요구

      * 품목확  : (’19년) 6개 품목(떫은감, 밤, 추, 표고버섯, 복분자, 오미자) →

( ’20 )  호 두  → (’21) 취나물 → (’22 이후) 도라지, 더덕, 마, 임목 등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상품목을 심의하여 연도별 도입품목을 확정

   ㅇ 밤 재해보험의 경우 지역별 밤 나무 생 육 본 수   밤  수 확량  차이 를 검 토

하 고 필 요시  상품  개 선 요구  표 수 확량  산정 용역  추진 검 토

     - 장의 목소리 를 반 하 여  충청지 역  12년생  밤 나무의 ha당  생 육 본 수 

 본 당  밤  생산량 등을 재검토

     ‧ 재 12년생 밤나무 보험가입 : ㏊당 357본 생육에 본당 8㎏의 생산량 용

      * (보험 상품) 357본 생육/㏊, 8㎏ 생산/본 → ( 장 요구) 200본 생육/㏊, 16㎏ 생산/본

     - 농 원에 밤 상품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표 수확량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자체 용역 발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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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임업인재해보험 가입자에 한 산림조합원의 보험 료  지 원 사업 확   

교 육‧홍 보 등 강 화로 임업인 재 해 보험  가입률  제고

     - (’18년) 보험료 지원 18개 지역조합, 8,940천원(264명, 1인당 33천원) 지원

→ (改) 농 수 으로 보험료 지원( 장기 목표: 142개 지역조합으로 확 )

      * 충주 86명, 연천 24, 주 19, 강화 17, 인천․진안․청주 15, 장흥․포천 13, 고성․횡성 12 등

   ㅇ 임업인재해보험 상품 운  효율성 제고  보장수  확 , 사망 련 보

험  지 기  개선

     - 행 7종(일반5, 산재2)  보장수 이 유사하거나 가입률이 조한 유형을 

4종(일반3, 산재1)으로 통합하여 운  효율성 제고  가입 시 혼선 방지

     - 일반1형 상품의 유족 여  보장한도를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 하여 보장성 강화

     - 사망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재해 등이 보험기간  발생한 경우, 보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까지 사망 련 보험  지

  2) 임업재 해 보험  가입률  제고를 한  홍 보‧교 육  강 화

   ㅇ 품목별 주요생산지의 공무원,, 회 등의 생산자를 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

     - 지역별 맞춤 설명회, 임업단체‧ 회* 정기총회‧연찬회  소비 진행사, 

상품목의 주요 생산 시‧군의 농교육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 한국임업후계자 회·조경수 회·밤재배자 회 등 산림소득 련 등록단체

     - 품목별 주산단지 심 월1회 이상 략  홍보활동 추진

   ㅇ 보험 필요성에 한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기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밴드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

   ㅇ 임업교육기 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의 등

     - 산림교육원, 산림조합 앙회 소속 교육기 , 임업진흥원 등 교육기 별 

임업재해보험 교육시간 편성  안내자료 배포 등 교육수단 다양화

      * 지자체 소득 담당공무원  산림조합 산림경 ‧특화품목 문지도원 등과 업 추진

     - 임업인  귀산 인 상 교육과정 교재 등에 재해보험 안내  리 렛 게시

      * 임작업  상해‧질병 보상방법  보험  혜택, 국가‧지자체 보험료 지원, 가입

방법 보험  청구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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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가의 경 복 귀 율 제고  재 해 안 망  구축을 해  자연 재 해  

복 구지 원 단가 실 화  신속 한  복 구지 원 추진

   ㅇ 실거래가보다 낮은 단가인 품목은 실거래가로 인상 요구

   ㅇ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 임업인의 세한 경 규모, ’14년 이후 단가 인상 

없음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 가입품목도 가격 인상요구

      * (’15년) 10.5 → (’16) 10.7 → (’17) 15.9 → (’18) 22.2 → (’19) 26.2

   ㅇ 농약 는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림부 수 으로 인상 요구

   ㅇ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온, 폭염‧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작물 등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 강화

     - 행안부, 농식품부 등과 력체계  임업인단체 등 피해 방‧조사 소통 강화

     - 임산물 분야 맞춤형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장업무 지원

     - 신속한 상황보고, 장조사‧피해복구(재해복구비, 융자 ) 지원

라 .  추진일정

  ㅇ ’20년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  조정 기 의 : 2019년 12월부터

  ㅇ ’20년 임산물(6개 품목) 재해보험 상품개선 요구  회의 참석 : 2020년 1월부터

  ㅇ 임산물 생산분야 자연재해 피해조사 매뉴얼 작성 : 2020. 4월

  ㅇ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매(2～4월) : 2020. 2월

  ㅇ 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매(2～11월) : 2020. 3월

  ㅇ 밤‧ 추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매 : 2020. 4월

  ㅇ 임업재해보험 홍보‧교육 추진 : 2020. 2월～12월까지

  ㅇ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요령 개정(안) 마련 : 2020. 3월부터

  ㅇ ’21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  조정 산출기  검토 : 2020. 9월

  ㅇ 복분자‧오미자‧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매(11월) : 20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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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증 사업 >

사업명  행 (2019) 변  경(2020) 변 경 사유

 1. 공  통 사 항

ㅇ지원자격 ㅇ참고ㆍ주의사항

  <신설>

ㅇ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임업인 해당여부에 

따라 가능한 행 가 

다르므로 명시

ㅇ<신설> ㅇ사업 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련 인ㆍ

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ㅇ「국고보조  통합 리 

지침」제17조 용

ㅇ우선순

 - <추가>

ㅇ 산 거 권역 ( 시ㆍ 군)

사업 상자가 공모사

업 신청시 가 부여

ㅇ특별 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임업인, 생산자단체 

ㅇ 지원 확

 2. 산림소 득 분 야  보조사업 개 요

ㅇ 복사업 제한 ㅇ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상자는 2개 이상

의 내역사업을 신청

할 수 있으나, 내역

사업별 총사업비의 합

이 1억원 이내여야 함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산림작물생산단

지조성(소액), 산림복

합경 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ㅇ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산림작물생산단

지조성(소액), 산림복

합경 단지조성( 소액)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ㆍ유통기

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ㅇ기  명확화

 3. 생 산분 야  세 부 지원 내용

ㅇ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ㅇ지원내용(토양개량제)

 -「비료 리법」제11조

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

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

원 가능하나, 석회질

비료  규산질비료 

신청자 우선 지원

ㅇ<삭제> ㅇ유기질비료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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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행 (2019) 변  경(2020) 변 경 사유

ㅇ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ㅇ공모사업(지원한도)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55% 이상), 

종 자 ㆍ 묘 목 구 입 비

(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

로 구성

o공모사업(지원한도)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 10% 이내), 

종자ㆍ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ㅇ기반조성비 내 인건비에 

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식재인건비 비율을 

명시

o 산림복합경 단지 

  조성사업

ㅇ지원내용

 -목재생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  경 을 

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ㅇ지원내용

 -목재생산을 해 상지 

체면 의 기존입목에 

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

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 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한 기반시설 지원

ㅇ산림복합경 단지조성

사업에 한 장 용에 

혼선이 있어, 자세히 

표기

ㅇ공모사업 유의사항

 *기타 부 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 비

에서 집행

ㅇ공모사업 유의사항

 *기타 부 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 , 정산보고서 

검증 등 보조사업을 수행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집행. 인ㆍ허가  측량 

비용 등은 지원안됨

ㅇ집행의 혼선 방지 해 

명확화

ㅇ인건비 지 조건

 <추가>

ㅇ인건비 지 조건

 *다른 기  는 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  승인 후 집행 가능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 

제 5 8 조 제 1 항 제 6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인건비에 한 지원조건 

 단가에 해 추가 

명시(국조실 합동 검 

반 )

ㅇ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ㅇ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상

-바닥면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ㅇ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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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행 (2019) 변  경(2020) 변 경 사유

o 산림복합경 단지 

  조성사업

ㅇ임산물 장․건조시설 

지원요건

 -시설규모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

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임산물 장․건조시설 

지원요건

 - 장시설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 ) 총합이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기  명확화

ㅇ톱밥배지생산시설

 -지자체, 산조 앙회 

 지역산림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ㅇ<삭제> ㅇ수입 배양배지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방법 개정

(변경)에 따른 정책여건 

변화

ㅇ 리사 지원요건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ㅇ 리사 지원요건

 -시설규모(연면 )는 33㎡

이하로, 산림사업 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냉․난방시설 지원 상 아님

ㅇ기  명확화

ㅇ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지원한도

지원 액 1건당 20만원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지원한도

지원 액 1건당 38만원

*국비 15.2만원(40%), 

지방비 22.8만원(60%)

ㅇ지원한도 확

 4  유 통분 야  세 부 지원 내용  

ㅇ 임 산물 산지종합 유

통센터

ㅇ지원 구분  한도

 - ( 거 )5 ～10 억원/ (총사

업비 10 ～20억원)

  * <추가>

 - (보완)총사업비 1/3이내

 

* <추가> 

ㅇ지원 구분  한도

 - (거 )5～25억원/(총

사업비 10 ～50억원)

  * 단  소비지 추가

 - (보완)총사업비 1/3이내 

제한 폐지

  * 건축 지원 포함

ㅇ 지원조건, 한도 확

ㅇ임산물유통기반조성

(소액)

ㅇ 지원내용  한도

 - <추가>

ㅇ화물차량

- 재함길이 2,500mm이상

ㅇ지원한도, 내용

 - 총사업비 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ㅇ화물차량

 - 화물 재량 1톤 이상

ㅇ지원조건  지원규모 

명확화

ㅇ 지원 내용

- <추가>

ㅇ지원내용

 - 임산물 장시설(100㎡) 

보유 사업 상자 상

 - 지게차 (2톤이하) 지원 

: 국비 6백만원/건(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

ㅇ지원내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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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증 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한 해석기 은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입니다.

담당 기 담당 과 담당 자 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조 희

사무  안찬국

사무  정 수

사무  김정훈

사무  남해인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산림조합 앙회
상호 융여신부

정책자
콜센터 1544-4200

Ⅰ 사업개요  

 1.  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 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 

향상 등 외 경쟁력을 강화

  ○ 문임업인에게 산림경  여건에 맞는 시설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 인 경 기반 구축

 2.  근 거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64조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 도별  재 정투입 계획
(단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 후

합  계(농 특 회 계) 175,475 175,726 16 8,418 16 8,418

  - 보  조 55,384 54,784 49,334 49,334

  - 융  자 19,912 19,680 32,508 32,508

  - 지방비 42,107 41,472 51,002 51,002

  - 자부담 58,072 59,790 35,574 3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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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상자

  ○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는 생산자단체

< 임 산물  소 득 원 의  지원  상  품 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 ), 고비, 어수리, 개승마(삼나물)

약 류(18개)
삼지구엽 ,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 , 

약모 , 당귀, 천궁, 하수오, 감 , 독활, 잔 ,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 나무, 피나무, 옻나무, 골담 ,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 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리에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지원기

  - 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 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 ･지원내용 등을 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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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 원자격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 ,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 보험 증빙자료 등 객  자료

  ○ 지원 자격(※ 개 별  사업별 로  명 시된  사업 상 자  지원  자 격  확인 필 요 )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산  진흥 진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 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는 농(임)업인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 이 있는 생산자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진하기 

하여 교육‧홍보  보험가입자에 한 정책 자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년도 생산조사 기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온, 가 뭄‧폭염  등 자연 재해 방시설  : 표고재 배사 냉 ·난방  시설, 수· 정시설 , 

비가림시설, 냉해 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 , 지지 , 받침  등

○ 산 거 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 부여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문기 으로부터 특별 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

로 지정받은 생산자 는 단체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용

  - 부정수 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  

지원제한 기간 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  등의 부를 미납한 자 

○ (의무자조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 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 상자에서 제외

< 참 고 ․ 주 의 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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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요건

   - 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 기 ’을 용

하며, 자본 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  실 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 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상토지는 근 당 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 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 제외], 임업인 등 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는 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는 

국･공유지를 사후 리기간 이상으로 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의   친  내용 에  해 서  ｢3. 임 산물 유 통구조개 선｣ 사업은  미 용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는 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 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 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상  등기 비 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는 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사후 리 기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한도, 단가변경사항 용

   - ’19년 지침으로 선정된 ’20년 사업 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지침을 기 으로 변경･ 용할 수 있음

   - ’21년 사업 상자 선정 시에는 ’20년도 지침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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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 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  통합 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 법  변 경 사항  >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종 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 을 용

 4.  사후 리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요재산  부동산에 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 법｣제35조의2( 요재산의 부기등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60조( 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 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 리기간 동안 사 승인 없이 교부 

목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 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정･ 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요재산이 없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이라도 공 후 5년 

동안 보조  지원 목 에 맞게 운 해야 함을 보조  교 부 조건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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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소득분 야  보조사업 개 요

※ 지 원자격, 지 원조건 등은  분 야 별  세 부 내용 참 고

내역 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 )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

산

분

야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o 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가-2. 유기질비료지원

1,100～

2,800

600～

1,200  o 유기질비료 지원

800～

1,100
600  o 부숙유기질비료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 - - -

 o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화 지원
  * 울타리, 정･ 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

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공모사업 40 20 - 40
 o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o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나-2. 산림복합경 단지 - - - -

 o 기존입목에 한 숲가꾸기

(모두베기 아님) + 생산기반

시설 규모화･ 화 지원
  * 상지 체에 숲가꾸기 + 임산물 

생산에 직 으로 사용되는 기반

시설 설치 필요

공모사업 40 40 - 20

 o 1억원 ～ 5억원 이내
  * 5 h a  이상  면 이 필 요 하 고 , 

면 에 따라 숲가꾸기 비율 차등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 면 에 따라 숲가꾸기 비율 차등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o 산양삼 생산 합성조사･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라.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o 생산장비  생산기반시설 

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상 아님), 산림

버섯재해 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리

 o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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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체 가능(20 : 30 : 30 : 20 → 20 : 30 : - : 50)

 ※ 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 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산림복합경 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내역 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 )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유

통

분

야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50 20 - 30

o 유통체계 규모화· 화를 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

장비 등 지원

-(일반) 2～10억원(국비1～5억원)

-(거 ) 10～50억원(국비5～25억원)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

시설에 한 화․규모화 지원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공모사업) 50 20 - 30

o 문가공업체 육성을 한 2차 

가공․시설장비 지원

- 20억원이내(국비10억원 이내)

다.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50 50 - -

o 주산지 심의 생산․가공․유

통산업  연구기  등이 연계한 

지역단  클러스터 육성 지원

- 20억원(국비10억원)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20 30 30 20

o 표 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지리 표시 등록단체는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마  비용 사용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기자재, 장․건조시설, 가공

장비 등

-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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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분야 세부 지원내용

담당 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조 희
사무  안찬국
사무  남해인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 리  

가-1 토양개량제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 년도

1월20일

  ○ 사업 목

    - 산성화된 토양을 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 원 내용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목재제품) 목탄, 목 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농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복 지원 불가

    -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량에 하여 지자체에서 일  직 구매 후 사업

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  정산

  ○ 지 원 한 도  지 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용

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청 

가격 우선 용)

상산림

식물류

( 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 재배 지침’ 등 련 지침에 따른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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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유기질비료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 액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800∼

2,800

600∼

1,200
- -

∼ 년도

1월20일

  ○ 사업 목

    - 제 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 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 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 원 조건  단가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복 지원 불가

    - 종류  등 에 따라 정액 지원
(단 :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 1등 2등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2,800 1,2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1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용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  정산

  ○ 지 원 규 모(량 ) 한 도

    - ‘임산물 표 재배 지침’ 등 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정 시비량 용

< 혼 합 유 박  지원 단 가  조정 >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 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

  * 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000 4,000 3,000 2,000 1,700

국비 3,500 2,800 2,100 1,400 1,100

지방비 1,500 1,200 900 6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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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 물 생 산단 지 조성 사업

공 모 사업 소 액 사업

사업 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년도 4∼9월 ∼ 년도 1월20일

사업 목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화를 한 지원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 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정･ 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 종, 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정･ 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 장시설, 장･건조시설, 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 정․ 수․자동화 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 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정･ 수시설

( 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한 온실, 하우스, 정･ 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 종 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1억원 미만

 *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 조성비
(45% 이상), 식재인건비(10% 이내),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일사업으로 운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 기 )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 류･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단하여 사업 지원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단하여 사업 지원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 이 
면 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 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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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산림복합경 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복 합 경 단 지 조성 사업

공 모 사업 소 액 사업

사업 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년도 4∼9월 ∼ 년도 1월20일

사업 목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  
경 을 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화를 지원 

목 재생산  단기소 득사업의 복합  
경 을 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o 목재생산을 해 상지 체면 의 기존입목에 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 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리비용은 
지원 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상 아님

   * 기존 입목에 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식재, 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 일, 액비 장시설, 

임산물 장·건조시설, 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 단지 조성사업 

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상

지원조건

 o 5ha 이상의 산림 체에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자

   * 산림사업 면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5∼10ha 미만 10% 이상 90% 이내

10ha 이상 15% 이상 85% 이내

 o 산림 체에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자

   * 산림사업 면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10ha 미만 10% 이상 90% 이내

10ha 이상 15% 이상 85%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 )

1억원 ∼ 5억원 이내 (2～3년간 분할지원) 개소당 1억원 미만 (해당년도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 )는 
설계･감리비(5% 이내), 기반조성비(45% 이상), 
식재인건비 (10% 이내), 종자․묘목구입비
(30% 이내), 기타 부 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일사업으로 운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한 지역만 상지로 인정
 * 숲 가 꾸 기  사업(풀 베 기 , 덩 굴 류 제거 는  제외 ) 공  후 5년 이 지나 지 않 은 

사업지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상지에서 제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 지 구역 내 산지 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 으로 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 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  의 후 이행

 * 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숲가꾸기 사업 30% 
범  내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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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유 의사항  】

 - (사업 상) ’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9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0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 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  자료 제시)

   * 단, 산림복합경 단지 조성사업(공모)의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  용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 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부지조성

( 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터 기 등은 가능)

   * 기타 부 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 , 정산보고서 검증 등 보조사업을 수행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가능함.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 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산림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통합자료실 〉통합자료실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 단지 공종별 지원 조건  단가(공모·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용 시행(지원한도는 조정불가)

      * 기 단가보다 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원조건  지원단가(총사업비 기 ) 비고

인건비

2020년 상반기 시 노임단가 용( 한건설 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는 보통인부임 용
 * 다른 기  는 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
노무비  직 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

상자  직계 존·비속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직 노무비에 하여 사업시행기 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 노무에 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 노무비 용역비에 련한 노무
내역과 융기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 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 목 제거, 솎아
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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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조건  지원단가(총사업비 기 ) 비고

종자·묘목

실단비를 용하되, 2개 이상 견 서 기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문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 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
으로 한함

토양개량제 조달가격 용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 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 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  사업 상

자도 용)
( )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액 : 4,852원(W 12cm × L 120cm)

 * 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용

(지원 한도)
- 면 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  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 (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 자세
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 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국내산 종균을 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 상에서 제외)

  ① 바닥면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  사업 상

자도 용)
( )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21년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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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당 기 액 : 종배지 630원/kg

갈변( 종․배양)배지 840원/kg
 * 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용

(지원 한도)
- 면 (바닥면  기 ) 당 수
  ․(원통형) 10,000 /330㎡
  ․(   형)  6,000 /330㎡
  ․(사  각)  8,000 /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  내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 하여 시  거래가 
평균가격 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 자세
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
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 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
한 경우만 지원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 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  사업 상

자도 용)
( )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액 : 1,000원(W 30cm × L 20cm)

 * 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용

(지원 한도)
- 면 당 본수 : 36본/㎡(층  는 재배상 기 )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 자세
계산서 등)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 으로 1년 이상인 

자 로 서  최소  330㎡ (100평) 이상 의  복 령 재 배 지를 
소 유 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  사업 상

자도 용)
( )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
('21년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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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용

(지원 한도)
- 면 당 본수 : 577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  내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 자세
계산서 등)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 단가 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 ‘표고재배시설 표
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행화 활용

 - 산림청 홈페이지>
정보공개>통합자료실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 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 산 하 여 

매 는 
자 가 소 비
하기 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는 생산
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 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산림조합 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련 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 으로 구성원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매를 목 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생산․
수입 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수· 정시설
( 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는 연 지역에 치하여 

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 모터 3HP 이상

* ‘조경수 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 이 1㏊ 이상
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상산림
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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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시설
( 상산림

식물류)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  20백만원/개소

* 수· 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수· 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지원 한도)
- 스 링클러 : 6,000천원/0.5ha
-  : 4,500천원/0.5ha
- 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기시설 등 기타 
부 시설은 자부담
으로 설치

추비가림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냉해 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모노 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지원 한도)
- 1,5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 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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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장ㆍ건조

시설

(지원 요건)

- 장시설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 ) 총합이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리사

(지원 요건)

시설 규 모 (연 면 )는  33㎡ 이하 로 , 산림사업 리 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 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 기･휴식 공간 면 은 

25% 이하) 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리사의 범 에 해당되더라도 ｢산지 리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건축법｣ 등 계 법령의 

용 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 상 제외

* 산림사업 리(장비 

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 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

상 아님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

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

(조달 단가 우선 용)

조경수 

컨테이

생산시설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 으로 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 

단가 우선 용)

* ‘조경수 컨테이  재배

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

* 소모성 자재(상토)는 

지원 상 아님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폭 2m 내외의 작업하되, 산사태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주로 시설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 상 아님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한 작업로 시설지침’ 

참조

(지원 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 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용

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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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문기  

확인 후 지원
40 60 - - 수시

  ○ 사업 목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 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 성 강화

  ○ 지 원 내용

    - (생산 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 원 조건

    - 문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 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문기 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 원 한 도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38만원
(단  : 천원)

구 분 지원 국비(40%) 지방비(60%)

1건 신청 시 380 152 228

2건 신청 시(검사일이 같을 경우) 710 284 426

 * 문기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을 동시에 검사할 경우 5만원(출장비)이 감액 됨

   ․ 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 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계없이 검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상자가 변동된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당해 연도 지침을 기 으로 변경․ 용할 수 있음

   ․해당 시･군･구는 문기 의 생산 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 계산서 등을 통해 합격여부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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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 년도

1월20일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 할 수 있음

  ○ 사업 목

    - 단기소득 임산물에  한  생 산 장비  기반시 설 화(보완 ) 지 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임가 소득증  도모

  ○ 지 원 내용  한 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 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 리)

구  분 세부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  지원단가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상 
아님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취기, 기계화 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 산물 재배‧생산 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
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 별 기  구입 시 산림청 임 산물  표 규 격
(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원단가)

실 단가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청 가격 
우선 용)
* 면  기 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정인 면 은 

제외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청 가격 
우선 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 등 

사용 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용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청 가격 우선 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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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  지원단가

산림

버섯 
재해

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정･ 수시설,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 방을 

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

배지에서 국내배지로 환하기 한 재배시설 지원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 으로 하되, 조달단가 는 
2개 이상 견 을 받아 낮은 
단가 용(조달단가 우선 용)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  내 지원가능

(지원단가)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 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용
 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리

밤나무 재배지에 한 지 정, 솎아베기 등
 * ‘밤나무 간벌  정지 정 작업 지침’ 참고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 정 등 작업방법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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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 통 분 야  세 부  지 원내용

담당 기 담당과 담당자 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 소득과
과  장 조 희
사무  김정훈

042-481-4190
042-481-4206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 문기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년도
4∼8월

  ○ 사업 목

   -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집․ 장․가공 등 유통체계의 화․규모화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 에 기여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필수)
집하장, 선별장, 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렛트, 기타자재 

생· 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 생시설, 홍보· 시·교육장  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 인 경 리 지원 

    * (사후 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 성 등 공 ․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시· 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 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 리시설(GAP시설) 기 에 합한 생요건을 

구비하고, 취 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 으로 취 할 것  

  ○ 지원 구분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  1억원 이상, 자본 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  실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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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 ) 유통센터(거 /복합가공) : 국비 5∼25억원(총사업비 10∼50억원)

    * 단  소비지(‘시’지역의 동)에 매기능을 추가한 거 센터 지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  3억원 이상, 자본 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  실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기존 지원받은 임산물 유통시설에 한 화․규모화 지원

    * 기 지원 건축  시설장비 등에 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

규정｣ ‘별표4’ 요재산 범   사후 리기간 수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외부 문기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년도
4∼8월

  ○ 사업 목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문 가공업체 육성  산업화 유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건축
생산․가공시설, 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생· 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 생시설, 홍보· 시·교육장  매

    * (우선순 )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선정 / 재료의 단순건조, 컷 ,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 구분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법인운  실  2년 이상, 총 출자  1억원 이상, 자본 이 자부담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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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기
지자체

외부 문기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50 - -
년도

4∼8월

  ○ 사업 목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학교·연구기  등을 연계한 

지역단  산업 육성

  ○ 지원 내용

   - 기  지방자치단체 심의 지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업체, 학교, 연구기   자원 등을 연계하여 소비활성화를 한 

먹거리 산업화 육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 설계‧감리 5% 이내
 -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 가공‧유통시설‧장비 30% 이상
 - 연구시설 20% 이내
 -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 체험‧ 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
산업화)

기 반  
집 약 화

(생산·유통)
＋

문 가 공
업체 참 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 구개 발

(학·연 연계)
＋

체험·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부지 조성

( 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터 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 구분  한도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상 품목’의 주산지의 기  지방자치단체

국비 10억원/개소(총사업비 20억원/개소)

     * 최근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른 생산량·액 시·군별 10  이내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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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 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년도

1분기

  ○ 사업 목

   - 임산물의 표 규격출하  상품화 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 규격출하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 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참고

   - 지리 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마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사업 상자 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년도

1분기

  ○ 사업 목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홍수출하방지를 한 장·건조시설 지원

   - 처리(세척·살균· 냉)  부가가치 제고를 한 가공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온 유통차량(냉동탑차)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 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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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는시설재배 면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 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 장비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상

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냉 등 처리시설, 장· 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단기, 분쇄기, 세 기 등 단순 가공장비

 임산물 제품화를 한 탈삽제 등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   통합하여 자율  집행 가능

     * 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 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2/4분기 이  재선정된 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한도 :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 리를 해 한국농기계공업 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 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 단가 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용

     * 기 단가보다 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 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

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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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 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 행 지 침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e -나라 도움 ]

사업 추진방 향 통 보 → 사업홍 보 → 사업신청

산림청( 년도 1월) 사업시행기 ( 년도 1월) 임업인 등( 년도 1.20일까지)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  등을 반 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 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구의 

총 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 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 정년도의 자 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 , 신청방법, 자 지원 상자 선정 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한 체사업 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 으로 사업 정년도 년도 1.20일까지 제출

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 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상자를 

체선정하기 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

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 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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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업신청자(임업인 , 임업후 계자, 생 산자단체  등)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 에 사업신청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련 별지 제1호 서식  같은 규정 제27조제2항 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년도 1.20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신청자료, 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구는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 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산에 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 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행자를 지정

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자조 단체 가입확인서, 자조  납부확인서 제출(의무자조  도입 

품목의 경우)

   - 사업 정지 할 시․군에 제출(각 할 지자체<시·군․구>의 일정 확인 必)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20.1∼2.)
⇒

시․군․구
심의

(2020.2∼3)
⇒

시․도
산신청

(2020.8월말)
⇒

산 림 청

 라 .  산림조합 앙 회 (지 역 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 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문지 는 산림조합 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 , 신청 차  자격, 신청기간, 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 앙회는 자체사업 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 앙회장,
생산자 회장

 
신청

(2020.1.20)
⇒

산 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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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 선정단계

[ 온･오 라 인 ] [ 심 의 원회 ] [ 사업시 행 기 ]

신청자 격성 심 사 →
(시·군․구, 시·도) 

자 지원우선순  작성
→ 우 선순  열람

사업시행기 ( 년도 2～3월) 사업시행기 ( 년도 3월) 임업인 등( 년도 3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의 

사업량과 소요 산을 검토

  ○ 사업 정년도의 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구별 정부 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  리에 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한 기 을 시달

( 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상자, 선정기 , 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 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공문으로 결재) 후 선정심의 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 합 지원 상자에 해서는 선정 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 리체계의 정성, 

복․편 지원여부, 지원 제외 상여부 등을 면 하게 검토

1) 지원 자 격   요 건  확인 : 등기부등본, 출하실 , 교육이수증 등으로 임업인 등임을 확인

2) 재무안정성 :  출취 기 으로 하여  지원 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3) 사업능 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수
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 (오 라인 검증)

4) 사업 리 체 계의  정성  :  보조  반납  환수 실  등(e나라도움 검증, 오 라인)

5) 복 편 지원 여 부 :  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 지원 여부(e나라
도움, 오 라인)

6) 제외 상 여 부 :  지원 상자의 과거 부정수  여부, 농업경 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액  출 에 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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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원 이상의 출 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 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 은 선정심의 원회를 개최하여 자 지원우선순 를 심의

- 선정심의 원회 구성원  심의 상 사업 련 이해 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장검증, 지원 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 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구는 사업 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정성 여부, 사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경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농규모 등의 한 감소로 

인하여 자 지원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고 단될 때에는 자 지원우선

순 를 변경할 수 있음(기본규정 제51조)

  ○ 시․군․구의 사업부서는 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 지원 우선순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의 총 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별로 선정된 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산요구 : 년도 2.28일)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상자에 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경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하여 우선순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상자 선정

(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구는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자 지원 상자 명단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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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상자의 자 우선순 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 지원우선순 의 차순

자 는 선순 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농･ 림규모의 한 감소 등으로 자 지원의 효과가 

기 하기 어렵다고 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산요구( 년도 8월)

  ○ 시․도에서는 산안에 따라 시․도 산안을 조정하여 시․군․구 등에 배분

하고 이를 사업 정년도의 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  산림조합 앙 회 (지 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구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시․군이 지원 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 부 계획수 립   시 행  단계

교 부 신청  결 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  

집행 리
→ 사업시 행  집 행 검

민간보조사업자･
기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 ) 기  지자체(연 )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정하게 추진

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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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사업 시행은 산확정에 따른 교부결정 이후 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 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 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 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요재산을 취득하 을 경우 ｢보조 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 ) 보조  부정 수 하 을 경우 ｢보조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  부과

○ 시‧군․구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기타증빙 서류를 심으로 상시 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구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사업 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  사업자(임업인 , 임업후 계자, 생 산자단체  등)

○ 사업자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 (융자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  집행을 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  자증빙서류

( 자세 계산서, 카드 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 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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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취약계층 : 시‧군이 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

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 리를 리수행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 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 해야 한다.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

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

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지 확인  보조  교부(시ㆍ군ㆍ구) 

 라 .  산림조합 앙 회 (지 역 산림조합)

  ○ 시․군․구 는 산림조합장이 지원 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하여 융자

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 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 에 하여 분기별 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 을 배정

   - 월별 자 소요내역을 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 에 하여 신청

   - 매월  신청된 자 에 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 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 에 하여 분기별 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 을 수립

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 으로 보조 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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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행 검 단계

 《사후 리 》

실 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보조  

확정
→ 요재 산 리

민간보조사업자(연 ) 지자체(연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 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하여 확인․ 검․ 리

   - 일반 황, 자 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 상황 등을 검

  ○ 사업자  사업법인 등 사후 리  검일정 

   -  상 자 : 사업자  생산법인 등

   - 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검반 : 산림청(주 ), 시․도 합동 지방문 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 의 운 실태 등을 검하여 부실화  부당집행 사  방지

  ○ 정부자  운 실태 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추진

 나.  사업 리 주 체 (시 ․ 군 ․ 구)

  ○ 정부의 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리 장을 비치 리

  ○ 지원 상자에 하여 경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하여 지속 인 교육․홍보, 지도․ 검 등 실시

  ○ 보조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을 

실시하고 보조 을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 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 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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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보조  리에 

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 한 사업추진  자 리를 해 수시로 모니터링ㆍ 검을 실시

  ○ 보조  지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 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리

  ○ 보조 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 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는 건물을 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 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수  보조 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 의 검정  정산은 시장․군수  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

실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  사업 리 주 체 (시 ·도)

  ○ 시․도  사업주 기 은 사업목 에 따른 자 집행 정여부, 약 등 수

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 으로 확인

   - 사업 리  자 리 주체(시․도)는 철 한 사업추진  자 리를 해 

수시로 모니터링· 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 부서는 리 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구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 으로 사업이 리될 수 있도록 리

  ○ 시‧군․구는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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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  자 리 주 체 (산림조합 앙 회 )

  ○ 정부자  운 실태 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 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 하여 추진

  ○ 검항목

   - 유통자  운 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 자 , 인센티 자 , 홍보사업비 등 

자 내역별 정 집행내역, 자  리 황 등

   - 재무건 성 : 자산내역, 부채 황, 손익 황, 자 리 황 등

   - 사업실  : 정부자  집행내역 비 사업실  등

마.  사업 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 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 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 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 으로 원인행 (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문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 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 이 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 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요재산을 취득하 을 경우 요재산의 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요재산의 황은 ｢국고보조 통합 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

으로 사진 등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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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 등기 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요재산  부동산에 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가.  사업 리 주 체 (시 ․ 군 ․ 구)

  ○ 보조 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 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하여 다음 기간  사업자 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제79조 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 의 부정수 에 해당하는 행 *를 확인한 경우 ｢보조

법｣ 제31조에 따라 부 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 )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 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는 법령 반 등의 행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 부서  사업부서에 통보

   - 총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 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 ,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e나라도움에 부정수 자 등록･ 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 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요재산에 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 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처분 기 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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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 상자

  ○ 사업 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하여 약 을 징수(정책자  연체 리 용)

   - 지원자 의 연간 사용실 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  

액을 회수

   - 지원자 의 연간 사용실 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정부지원  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 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한 차액

   - 자 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하여 약 을 징수

<( 참 고 )  보조 사업 제재 부가  부과 등  제재 사항  안 내>

1. ( 상) 「보조  리에 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  지  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  리에 한 법」제33조의2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 의 범 )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  체 액

3. (기 )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 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 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 짓 신청( 정산,  장 공 모  등 ) , 보조  용 도 외  사용 , 교부조건  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 하세요!)

6. ( 차) 제재조치 과정

 6 .  성과 측 정단계

 가.  성과 지 표 측 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 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 , 업이익, 취 물량  규모, 경 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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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 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

지표를 측정

 나.  만 족 도 조사

  ○ 사업자 는 문조직의 운 실태, 운 자  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심사항에 해서는 장을 심으로 농가 는 생산자 단체 등 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 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사업추진 지침에 반

   - 조사시기 : 매년 11월  (10일간)

   - 조사 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화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조)

 7.  사업평 가  환 류 단계

 《사업평 가》

  ○ 사업별로 인센티  는 패 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 차, 평가 상, 평가기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

 가.  원 칙

  ○ 국고보조 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년도 사업실 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한 지원 확 와 부진 지자체에 하여는 패 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 진  사업성과 극 화를 도모

 나.  사업평 가 요령

  ○ 평가주  : 산림청, 시․도 평가( 조기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 상 : 당해연도 사업에 하여 지원 상자 는 조직

  ○ 평가기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 으로 하되 실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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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업평 가실 시  차

  ○ 산림청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 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련된 객 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극 조 

  ○ 시·군은 사업 상자에 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 표의 평 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체 평가 상 조직의 10%에 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  추출하여 지확인 등을 통해 평 의 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  조정 등을 반 한 후 제출

   - 사업별 운 실 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 ,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

 라 .  평 가 후  사후 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

(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 이 발생된 지자체에 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 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 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 이 도출된 사항에 하여는 해결

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용하고, 사업에 근본 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 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주요사업평가 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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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 요조사

  ○ 시․도(시․군)는 2021년 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산배분

 2.  2021년도 사업신청  지 원 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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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조  교부결정통지서( 시)

수신 : ㅇㅇㅇㅇ(보조사업자)

1. 「 ㅇㅇㅇ」사업 추진을 한 보조 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 다 .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국 비 지방 비 재 정융 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 OO% ( 체 사업비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교 부 목  :

□  산 과 목: ㅇㅇㅇ 회계(ㅇㅇ계정)

분 야 부문 로 그 램 단 사업 세 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

ㅇㅇㅇㅇ

000-00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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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결정내역
(단  : 천원)

사업명 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회 교부액 교부잔 액 비고

세부사업명 A+B

(△△사업) A

(ㅇㅇ사업) B

 * 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의 교 부 결 정에 도 불구하 고, 다 음  사항 을 반할  경우  보조  

교 부 결정의 부  는  일부 를 취 소할  수  있 습 니 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 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 법｣ 제30조)

다.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는 법령에 따른 앙 서의 장의 처분을 

반한 경우

라. 앙 서( 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  지원과 직  련된 제조건이 사후 으로 미충족시

(해당 부처에서 구체 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 으로부터 복하여 보조 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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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보조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한  샘 로서  각 사업시행기 에서는  보조 법, 

산  기 운용집행지침 등을 반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 보조사업자 포 함 . 이 하  “보조사업자”에 는  간 보조사업자가 포 함 됨 )는  ｢

보조 법｣과  기타  회 계 계법 령   이  보조  교 부 조건에  따 라  보조사업을 성실 하 게 

수 행 하 여 야  합니 다 .

2. 보조 은 보조사업 목 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 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 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 에 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 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 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이 체 

는 일부를 사업시행기 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요재산이 없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이라도 공 후 5년 동안 보조  지원 목 에 

맞게 운 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 집 행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앙 서의 장 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단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 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요재산을 보조 의 교부목 에 배되는 

용도로 사용 는 양도․교환· 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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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자는 보조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  통장에서 직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 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과의 시설공사  5천만원 과의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

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 과 련된 제반 규정에 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  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 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 을 직  지원받지 않아 

요재산으로 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별표 5의 

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 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 보고서(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 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 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 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 은 우리부 는 자치단체의 장과 의하여 국고로 반환 는 

당해 보조사업 목  범 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 등 사후환 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은 집행 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 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련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  신청 이라도 최  정산 당시에 품목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

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 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 하거나 사업시행기 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 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액이 확정된 교부 액을 과한 경우 그 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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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련된 자세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 으로 보조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 으로 취득한 요재산의 리

  가. 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 으로 인하여 취득하 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 으로 취득한 재산에 하여는 보조  정산 시 요재산 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앙 서의 장 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한 요재산 리 장을 비치하고 목 에 맞게 리하여야 하며, 변동 황을 주기 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 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부 정수  응]

보조 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 과 다르게 사용 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  

등을 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교부결정 취소, 보조  

반환, 제재부가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조  리에 한 법률」, 「각 회계연도  산  기

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  통합 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리 기본규정」, 「산림청소  국고보조  리지침」에 의거하여 

법․ 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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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한
다

.

  
  

다
. 

"이
차

보
"이

란
 

법
령

 
는

 
정

부
의

 
시

책
에

 
의

하
여

 
융

기
이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운

용
함

에
 

있
어

 
발

생
하

는
 

이
자

손
실

을
 보

하
는

 농
식

품
사

업
자

을
 

말
한

다
.

  
  

라
. 

"기
타

자
"이

란
 

보
, 

출
자

 
등

에
 

해
당

하
는

 
농

식
품

사
업

자
을

 말
한

다
.

  
3.

 
"총

부
서

장
"이

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
진

흥
청

·산
림

청
(이

하
 

"청
"이

라
 

한
다

),
 

서
울

특
별

시
·

역
시

·특
별

자
치

시
·도

·특
별

자
치

도

(이
하

 "
시

도
"라

 한
다

),
 시

·군
·자

치
구

(이
하

 "
시

군
 등

"이
라

 한
다

)의
 

과
단

로
서

 이
 훈

령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추
진

에
 

한
 업

무
를

 총
하

여
 조

정
하

는
 부

서
장

을
 말

한
다

.

  
4.

 
"사

업
부

서
장

"이
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청

, 
시

도
, 

시
군

 등
의

 과

단
로

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계
획

 
수

립
 

 
사

업
리

, 
사

업

평
가

 등
에

 
한

 업
무

를
 담

당
하

는
 부

서
장

을
 말

한
다

.

  
5.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란
 

농
식

품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이
하

 
"사

업

시
행

지
침

"이
라

 
한

다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시
행

을
 

책
임

지
는

 
기

의
 

장
으

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청
, 

시
도

, 
시

군
 등

, 
농

업
동

조
합

(농
경

제
지

주
회

사
 

 그
 자

회
사

를
 

포
함

. 
이

하
 같

다
),

 한
국

농
어

공
사

,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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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조
합

앙
회

 
등

의
 

장
(개

별
 

지
침

 
등

에
 

명
시

된
 

사
업

주

기
의

 
장

을
 

포
함

한
다

)을
 

말
한

다
.

 
 6

. 
"사

업
상

자
"란

 다
음

 각
목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자

율
으

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을
 

선
택

하
여

 
신

청
하

고
 

련
 

법
령

에
 

따
라

 
선

량
한

 

리
자

의
 주

의
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가

.「
지

방
자

치
법

」
제

2조
에

 따
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른
 공

공
기

의
 장

 
  

 
나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3호
에

 

따
른

 농
업

경
체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2

호
에

 따
른

 
임

업
인

 
  

 다
.「

농
업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

제
3조

제
4호

에
 

따
른

 

생
산

자
단

체
, 

자
조

·
동

을
 

목
으

로
 

결
성

된
 

농
업

인
의

 
공

동

조
직

 
「

농
업

동
조

합
법

」
(법

률
 제

10
52

2호
) 

부
칙

 제
6조

에
 

따
라

 설
립

된
 농

경
제

지
주

회
사

 
 그

 자
회

사
(이

하
 "

생
산

자

단
체

등
"이

라
 한

다
)

 
  

 라
.「

농
업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

제
3조

제
1호

에
 

따
른

 

농
업

과
 

련
되

는
 

업
에

 
종

사
하

는
 자

(법
인

을
 

포
함

한
다

) 
 

제
3조

제
5

호
에

 
따

른
 

농
과

 
련

되
는

 
업

에
 

종
사

하
는

 
자

(법
인

을
 

포
함

한
다

)

 
  

 마
. 

그
 밖

의
 농

식
품

사
업

자
의

 지
원

과
 

련
하

여
 법

령
 등

에
서

 

정
한

 자

  
7.

 
‘보

조
’, 

‘보
조

사
업

’, 
‘보

조
사

업
자

’, 
‘간

보
조

’, 
‘간

보
조

사
업

’, 
‘간

보
조

사
업

자
’, 

‘보
조

수
령

자
’ 

등
은

「
보

조
법

」
 

제
2

조
에

 따
른

다
.

  
8.

 
"사

업
지

원
과

장
"이

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으

로
서

 
사

업
시

행
지

침
을

 
작

성
하

거
나

 
사

업
에

 
하

여
 

제
5호

에
 

따
른

 사
업

시
행

기
을

 
감

독
하

는
 과

장
을

 말
한

다
.

  
9.

 
"사

업
자

과
장

"이
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과
 

단
 

보
조

기
(직

제
상

 
과

장
과

 
같

은
 

의
 

담
당

을
 

포
함

하
며

, 
이

하
 

"과
장

"이
라

 
한

다
)으

로
서

 
사

업
자

의
 

집
행

리
에

 
한

 
업

무
를

 

직
 수

행
하

거
나

 사
업

자
리

자
를

 감
독

하
는

 과
장

을
 말

한
다

.

 1
0.

 
"사

업
자

리
자

"란
 

농
식

품
사

업
자

의
 

집
행

리
에

 
한

 

업
무

의
 

부
 

는
 

일
부

를
 

수
행

하
는

 
자

로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외
의

 기
을

 말
한

다
.

 1
1

. 
"공

모
(公

募
)"

란
 

사
업

시
행

기
이

 
사

업
상

자
에

게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을
 

안
내

(공
고

)하
고

,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사

업
상

자

로
부

터
 

자
율

으
로

 
신

청
을

 
받

으
며

, 
자

격
검

증
, 

사
업

성
검

토
 

등
을

 
통

하
여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할

 
사

업
상

자
를

 
선

정

하
는

 등
의

 
차

를
 말

한
다

.

 1
2.

 
"보

조
통

합
리

망
"이

란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2에
 따

라
 국

고

보
조

사
업

을
 

원
활

하
게

 
리

하
고

 
보

조
 

부
정

수
을

 
방

지
하

기
 

하
여

 구
축

된
 시

스
템

을
 말

한
다

.

 1
3.

 
"

탁
교

부
"란

 사
업

시
행

기
이

 교
부

하
고

자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을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의
 

별
도

계
좌

(가
상

계
좌

)로
 

교
부

하
는

 방
법

을
 말

한
다

.

 1
4.

 
"정

보
취

약
계

층
"이

란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이
용

과
 

련
하

여
 

정
보

통
신

서
비

스
 

는
 

정
보

통
신

제
품

 
등

을
 

직
 

사
용

할
 

수
 

없
는

 
사

업
상

자
로

서
 

농
어

지
역

 
주

민
, 

장
애

인
, 

고
령

자
 

등
을

 

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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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

업
평

가
"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계
획

의
 

수
립

, 

집
행

, 
결

과
 

등
을

 
검

하
고

, 
사

업
의

 
성

과
 

등
을

 
평

가
하

며
, 

환
류

책
을

 수
립

하
는

 
과

정
을

 
말

한
다

.

제
3

조
(

용
범

 
등

)  
①

 
이

 
훈

령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이
 

직
 

집
행

 
운

용
·

리
하

거
나

 
감

독
 

권
한

이
 

있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용

한
다

. 
다

만
, 

사
업

의
 

특
성

상
 

그
 

시
행

에
 

하
여

 법
령

 등
에

서
 정

한
 세

부
사

항
은

 그
에

 따
른

다
.

  
②

 
출

 기
간

이
 

1년
 미

만
인

 자
, 

농
업

종
합

자
, 

농
업

경
컨

설
 

지
원

사
업

에
 

하
여

는
 

제
58

조
제

2항
에

 
따

른
 

자
부

담
 

우
선

집
행

, 

제
5

8조
제

4항
에

 
따

른
 

출
 

실
행

, 
제

67
조

에
 

따
른

 
융

자
한

도
액

의
 

배
정

 요
구

, 
제

69
조

제
4항

 
 제

6항
에

 따
른

 
여

 반
납

, 
제

70
조

에
 

따
른

 
회

계
연

도
를

 
경

과
한

 
여

 
반

납
, 

제
7

9
조

에
 

따
른

 
지

원
 

제
한

 등
의

 규
정

에
 

한
 특

례
를

 개
별

규
정

에
 따

로
 정

할
 수

 있
다

.

제
4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분

류
 

 
공

개
)  

①
「

보
조

법
」

제
16

조

제
2

항
에

 
따

라
 

2개
 

이
상

의
 

법
인

·단
체

 
는

 
개

인
이

 
수

행
할

 
수

 

있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은

 공
모

를
 

통
해

 
사

업
상

자
를

 선
정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의
 

신
청

에
 

의
하

여
 

산
에

 반
된

 

사
업

 
 그

 
신

청
자

가
 수

행
하

지
 아

니
하

고
는

 
보

조
사

업
의

 목
을

 

달
성

할
 

수
 없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2

.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경

우

  
3.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사
업

부
서

장
의

 직
근

 상
자

가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공

모
방

식
으

로
 

하
는

 
것

이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공

모
사

업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제
5조

에
 따

른
 사

업
시

행
지

침
을

 수
립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은

 
제

5조
제

2항
에

 
따

른
 

사
업

시
행

지
침

이
 

확
정

되
면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사
업

시
행

연
도

 

3월
 

31
일

까
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홈
페

이
지

, 
농

림
사

업

정
보

시
스

템
(A

g
ri

x
),

 
보

조
통

합
리

망
 

등
을

 
활

용
하

여
 

30
일

 

이
상

 공
고

하
여

야
 한

다
.

제
5

조
(사

업
시

행
지

침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이

 
정

하
는

 
서

식
(별

표
 

1에
 

따
른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표

로
세

스
를

 
반

)에
 

따
라

 
사

업
시

행
지

침
안

을
 

작
성

하
고

, 
이

를
 

사
업

을
 

시
행

하
고

자
 

하
는

 
연

도
의

 
년

도
 

12
월

 
5일

까
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사
업

시
행

지
침

 
작

성
과

 
련

한
 

세
부

인
 

사
항

에
 

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과
 

의
할

 
수

 

있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제

출
받

은
 

사
업

시
행

지
침

안
을

 제
6조

제
1항

에
 따

른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사

업
시

행
연

도
의

 
년

도
 

12
월

 
20

일
까

지
 

확
정

하
고

, 

30
일

 
이

내
 

출
물

 
는

 
자

일
 

형
태

로
 

사
업

시
행

기
의

 
장

 

등
에

게
 제

공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사

업
부

서
장

은
 

제
5조

제
2항

에
 

따
라

 
확

정
된

 
사

업
시

행
지

침
에

 
하

여
 

제
6조

제
2항

에
서

 
규

정
하

는
 

바
와

 
같

이
 

신
청

 
자

격
, 

사
업

상
자

 
선

정
기

 
등

 
요

사
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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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이
 

필
요

한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야
 

한
다

. 
다

만
 

청
의

 
경

우
에

는
 

자
체

 
심

의
기

구
로

 
갈

음
하

고
 

그
 사

실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총
부

서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④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사

업
부

서
장

은
 

사
업

시
행

지
침

 
 

제
6조

제
2항

 

이
외

의
 

사
항

을
 

변
경

한
 

때
에

는
 

그
 

사
실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2

장
 

재
정

사
업

리
원

회

제
6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심

의
원

회
의

 
설

치
 

 
기

능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한
 사

항
을

 
심

의
하

기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소
속

 
하

에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심
의

원
회

(이
하

 
"심

의

원
회

"라
 

한
다

)를
 

둔
다

.

 
 ②

 심
의

원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1

. 
이

 훈
령

 
 

요
사

항
의

 개
정

에
 

한
 사

항

 
 2

. 
사

업
시

행
지

침
 

 
신

청
 

자
격

, 
사

업
상

자
 

선
정

기
 

등
 

요

사
항

의
 변

경

 
 3

. 
신

규
사

업
의

 선
정

 
 

그
 사

업
시

행
지

침
의

 작
성

에
 

한
 사

항

 
 

4.
 

그
 밖

에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제
7

조
(심

의
원

회
의

 
구

성
)  

①
 

심
의

원
회

는
 

원
장

 
 

부

원
장

을
 

포
함

하
여

 2
5인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②

 
원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차

이
 

되
고

, 
부

원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되
며

,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자
가

 

된
다

.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식

품
산

업
정

책
실

장
, 

각
 국

장
 

 국
장

 보
좌

기
(

변
인

, 
감

사
, 

정
책

기
획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
 

청
의

 정
책

기
획

  
2.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련
 

문
가

로
서

 
원

장
이

 
하

는
 자

제
8

조
(심

의
원

장
 

등
의

 
직

무
)  

①
 

원
장

은
 

원
회

를
 

표
하

고
 

원
회

 업
무

를
 총

한
다

.

  
②

 
부

원
장

은
 

원
장

을
 

보
좌

하
고

 
원

장
이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직
무

를
 

행
한

다
.

제
9

조
(회

의
 소

집
 등

)  
①

 
원

장
은

 회
의

를
 소

집
하

고
, 

그
 의

장
이

 된
다

.

  
②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되
는

 

경
우

에
 소

집
한

다
.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청

장
의

 소
집

 요
구

가
 있

는
 때

  
2.

 재
원

 3
분

의
 1

이
상

의
 소

집
 요

구
가

 있
는

 때

  
3.

 제
6조

제
2항

 각
 호

의
 심

의
요

구
가

 있
는

 때

  
4.

 그
 밖

에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때

  
③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④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사

업
부

서
장

은
 

심
의

원
회

의
 

회
의

에
 

출
석

하
여

 발
언

할
 수

 있
다

.

  
⑤

 
원

장
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심

의
안

건
과

 
련

 

있
는

 자
를

 출
석

시
켜

 의
견

을
 들

을
 수

 있
다

.

  
⑥

 
원

장
은

 안
건

 심
의

가
 긴

하
거

나
 심

의
안

건
과

 
계

가
 없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청
의

 
정

책
기

획
 

는
 

제
7조

제
2항

제
2호

의
 

원
은

 소
집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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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
조

(심
의

원
회

의
 

간
사

)  
심

의
원

회
의

 
사

무
를

 
처

리
하

기
 

하
여

 
심

의
원

회
에

 간
사

 
1인

을
 

두
되

, 
간

사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이
 

된
다

.

제
1

1
조

(실
무

원
회

)  
①

 
심

의
원

회
의

 
효

율
인

 
운

을
 

하
여

 

심
의

원
회

에
 

실
무

원
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실

무
원

회
는

 
실

무
원

장
 

 
실

무
부

원
장

을
 

포
함

한
 

20
인

 

이
내

의
 

실
무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③

 
실

무
원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되

고
 

실
무

부
원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정

책
기

획
이

 된
다

.

  
④

 
실

무
원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국

장
인

 
원

 
소

속
의

 
직

제
상

 

가
장

 
상

과
의

 장
(이

하
 "

주
무

과
장

"이
라

 한
다

)이
 된

다
.

  
⑤

 
실

무
원

회
의

 
사

무
를

 처
리

하
기

 
하

여
 실

무
원

회
에

 간
사

를
 

두
되

, 
간

사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의
 

련
 

업
무

를
 

담
당

하
는

 
자

가
 된

다
.

  
⑥

 
의

결
조

건
 

 
의

견
청

취
 

등
은

 
제

9조
제

3항
 

 
제

5항
을

 
용

하
여

 
운

한
다

.

제
1

2
조

(
문

가
원

회
 

설
치

 
 

기
능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한
 자

문
 

 신
규

사
업

 등
을

 심
의

하
기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실
·국

별
로

 
문

가
회

를
 

둔
다

.

 
 ②

 
문

가
원

회
는

 
해

당
 사

업
부

서
 

소
의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1

. 
신

규
사

업
 

선
정

 
 그

 
사

업
시

행
지

침
의

 작
성

에
 

한
 사

항

 
 2

. 
사

업
시

행
지

침
 

 
신

청
자

격
, 

사
업

상
자

 
선

정
기

 
등

 
요

사
항

의
 변

경
에

 
한

 사
항

  
3.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자

문
에

 
한

 사
항

  
4.

 
총

사
업

비
 1

0억
원

 이
상

의
 사

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사
업

상
자

를
 

공
모

를
 통

하
여

 선
정

하
는

 경
우

, 
총

사
업

비
 3

억
원

 이
상

의
 사

업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가

 사
업

상
자

를
 지

정
하

는
 경

우
 사

업
상

자
 선

정
에

 

한
 사

항
. 

이
 경

우
 제

40
조

부
터

 제
42

조
의

 규
정

에
 

따
른

다
.

  
5.

 그
 밖

에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제
1

3
조

(
문

가
원

회
 

구
성

)  
①

 
문

가
원

회
는

 
원

장
 

 
부

원
장

을
 포

함
하

여
 1

0인
 이

내
로

 구
성

한
다

.

  
②

 
원

장
은

 
각

 
국

·
장

이
 

되
고

, 
부

원
장

은
 

각
 

주
무

과
장

이
 

되
며

,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자
가

 된
다

.

  
1.

 해
당

 국
·

 사
업

부
서

장

  
2.

 
해

당
 

사
업

부
서

 
소

 
업

무
에

 
문

인
 

지
식

을
 

갖
춘

 
자

로
서

 

원
장

이
 지

명
하

는
 자

제
1

4
조

(
문

가
원

회
 

원
장

 
등

의
 

직
무

)  
①

 
원

장
은

 
문

가

원
회

를
 소

집
하

고
 그

 의
장

이
 된

다
.

  
②

 
부

원
장

은
 

원
장

을
 

보
좌

하
고

 
원

장
이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그
 직

무
를

 
행

한
다

.

제
1

5
조

(
문

가
원

회
 

간
사

)  
문

가
원

회
의

 
사

무
를

 
처

리
하

기
 

하
여

 
간

사
 

1인
을

 
두

되
, 

간
사

는
 

련
 

업
무

를
 

담
당

하
는

 
자

 

에
서

 
원

장
이

 임
명

한
다

.

제
1

6
조

(
용

규
정

)  
의

결
조

건
 

 
의

견
청

취
 

등
은

 
제

9조
제

3항
 

 

제
5항

을
 

용
하

여
 운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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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7
조

(자
체

평
가

원
회

 
설

치
 

 
구

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무

 

평
가

에
 

한
 

사
항

을
 

심
의

하
고

 
「

정
부

업
무

평
가

 
기

본
법

」
 

제

14
조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
1조

의
 

규
정

에
 

의
한

 
자

체
평

가
를

 

해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무

 
자

체
평

가
원

회
(이

하
 

"평
가

원
회

"라
 

한
다

)를
 설

치
한

다
.

  
②

 
평

가
원

회
는

 
원

장
 1

인
을

 포
함

하
여

 1
0인

 이
상

 3
0인

 이
하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이

 
경

우
 

구
성

원
의

 
3분

의
 

2 
이

상
은

 
민

간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③

 
평

가
원

장
은

 
민

간
원

 
에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지
명

하
며

, 
평

가
원

은
 

평
가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무
와

 
련

하
여

 

문
가

 
는

 
계

공
무

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는
 

지
명

한
다

.

  
④

 
평

가
원

의
 

임
기

는
 

2년
으

로
 하

되
 연

임
할

 수
 있

다
.

  
⑤

 
평

가
원

회
의

 사
무

를
 처

리
하

기
 

하
여

 
원

회
에

 간
사

 1
인

을
 

두
며

, 
간

사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이

 된
다

.

제
1

8
조

(자
체

평
가

원
장

의
 

직
무

)  
①

 
원

장
은

 
평

가
원

회
를

 

표
하

고
 평

가
 

원
회

의
 업

무
를

 총
한

다
.

  
②

 
원

장
이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원

장
이

 
지

명
한

 

원
이

 
그

 
직

무
를

 
행

하
며

, 
지

명
한

 
원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원
 

에
서

 호
선

한
다

.

제
1

9
조

(자
체

평
가

원
회

의
 

기
능

)  
평

가
원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1

.「
정

부
업

무
평

가
 

기
본

법
」

에
 

따
른

 
성

과
리

시
행

계
획

 
수

립
에

 

한
 사

항

  
2.

「
정

부
업

무
평

가
 

기
본

법
」

에
 

따
른

 
자

체
평

가
계

획
 

 
자

체
평

가

결
과

의
 심

의
에

 
한

 사
항

  
3.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무

 평
가

제
도

의
 개

선
 

 변
경

에
 

한
 사

항

  
4.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무

 평
가

에
 

한
 

것
으

로
서

 
원

장
이

 

회
의

에
 부

치
는

 사
항

제
2

0
조

(회
의

)  
①

 
평

가
원

회
의

 
회

의
는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소

집
한

다
.

  
②

 
평

가
원

회
의

 
회

의
는

 
원

장
을

 
포

함
한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회

하
고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③

 
평

가
원

장
은

 
심

의
사

항
과

 
련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계

인
을

 출
석

시
켜

 의
견

을
 들

을
 수

 있
다

.

제
2

1
조

(소
원

회
의

 
설

치
 

 
구

성
)  

①
 

평
가

원
회

의
 

업
무

를
 

효
율

으
로

 수
행

하
기

 
하

여
 소

원
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소

원
회

는
 

소
원

장
 

1인
을

 포
함

한
 

5인
 

이
상

 
15

인
 

이
하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③

 
소

원
장

 
 소

원
은

 
문

인
 

지
식

과
 경

험
을

 
고

려
하

여
 

원
장

이
 

지
명

하
는

 
자

로
 

하
되

, 
소

원
장

은
 

원
회

 
원

 
에

서
 

정
한

다
.

  
④

 
소

원
장

은
 

소
원

회
를

 
표

하
고

 
소

원
회

의
 

업
무

를
 

총

한
다

.

  
⑤

 
소

원
장

이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소
원

장
이

 
지

명
하

는
 자

가
 그

 직
무

를
 

행
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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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조

(소
원

회
의

 
회

의
)  

①
 

소
원

장
은

 
소

원
회

 
회

의
를

 
소

집

한
다

.

  
②

 
소

원
회

 
회

의
는

 
재

소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소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③

 
소

원
회

가
 

원
회

에
서

 
의

결
권

한
을

 
임

받
아

 
심

의
·의

결
한

 

사
항

은
 

원
회

에
서

 의
결

된
 것

으
로

 본
다

.

제
2

3
조

(
원

의
 

수
당

)  
원

회
 

 
소

원
회

 
원

에
 

하
여

는
 

산
의

 
범

 
내

에
서

 
수

당
·여

비
 

 
그

 
밖

에
 

필
요

한
 

경
비

를
 

지
할

 
수

 있
다

.

제
3

장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운
용

제
2

4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운

용
원

칙
)  

①
 

농
식

품
사

업
자

 
 

보
조

을
 지

원
받

는
 경

우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무

에
 

해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통
신

망
두

, 
천

재
지

변
 등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는
 제

24
조

제
3항

의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련
 조

항
을

 
수

하
여

 사
업

을
 

수
행

해
야

 한
다

.

  
1.

 제
49

조
 

 제
5

0조
에

 
따

른
 보

조
 

산
안

 
 

산
의

 통
지

  
2.

 
제

32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의
 

공
모

, 
제

34
조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서
 

제
출

(
는

 사
업

등
록

)

  
3.

 제
55

조
에

 따
른

 보
조

 교
부

의
 결

정

  
4.

 제
58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의

 보
조

 집
행

  
5.

 제
59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실
보

고
 

 검
증

  
6.

 
제

60
조

에
 따

른
 

요
재

산
의

 등
록

 
 공

개

  
7.

 
제

61
조

부
터

 
제

63
조

까
지

에
 

따
른

 
보

조
 

확
정

, 
이

월
, 

집
행

잔
액

 

등
 반

납

  
8.

 제
64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정

보
공

시

  
9.

 제
76

조
에

 따
른

 
요

재
산

의
 사

후
리

 1
0.

 제
87

조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등
 

리

  
②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려
는

 
자

는
 

회
원

가
입

을
 

해
야

 

하
며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출
을

 
해

 
제

54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의
 

온
라

인
 

뱅
킹

이
 

가
능

하
도

록
 

해
당

 
융

기
의

 
인

증
서

 
등

을
 

발
받

아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해
야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사

업
상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하

고
자

 
하

는
 

경
우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의

 
계

좌
에

 
탁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54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에
 직

 교
부

할
 수

 있
다

.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이

 보
조

사
업

자
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2.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간
보

조
사

업
자

인
 

다
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3.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3제

2항
에

 
따

른
 

정
보

취
약

계
층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4.

 
년

도
 

사
업

실
에

 
따

라
 

보
하

여
 

지
하

는
 

실
 

집
행

사
업

인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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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이

 해
외

에
서

 
수

행
되

는
 경

우

 
 6

.「
보

조
법

」
제

2
조

제
8

호
에

 
따

라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하

는
 경

우

 
 7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이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탁

교
부

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로

 
인

정
한

 사
업

인
 경

우

  
④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탁
교

부
하

는
 

사
업

상
자

는
 

제

58
조

제
2항

에
 따

른
 자

부
담

 우
선

집
행

 원
칙

을
 

용
받

지
 아

니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3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원
활

한
 

운
용

을
 

하
여

 
농

업
인

, 
농

업
법

인
 

등
 

사
업

상
자

에
 

한
 

시
스

템
 

사
용

자
 

교
육

지
원

, 
정

보
취

약
계

층
에

 
한

 

업
무

지
원

, 
이

용
을

 
한

 
국

민
 홍

보
 등

 
련

 업
무

를
 지

원
하

여
야

 

한
다

.

  
⑥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6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의
 

보
조

리
정

보
 

등
을

 
보

호
해

야
 

되
고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효

율
인

 
집

행
 

 
리

 
목

 
범

에
서

 

사
용

해
야

 
되

며
, 

목
 

외
의

 
용

도
로

 
타

인
에

게
 

제
공

 
는

 
설

되
지

 아
니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2

5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산

편
성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12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산

안
이

 확
정

되
면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9월
1

5일
까

지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통
지

한
 

보
조

 
산

안
이

 
국

회
에

서
 

심
의

·확
정

된
 

후
에

는
 

그
 

확
정

된
 

액
 

내
역

을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1

2월
 

3
1

일

까
지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제

24
조

제
3항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보
조

사
업

자
를

 
지

정
하

여
 

조
기

에
 

사
업

등
록

을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제
2

6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공

모
 등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공

모
방

식
으

로
 

사
업

상
자

를
 

선
정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다
음

 
각

 
호

의
 

내
용

을
 

포
함

한
 

공

고
문

을
 

등
록

·게
시

하
되

, 
15

일
 

이
상

의
 

수
기

간
을

 
부

여
하

여
야

 

하
며

, 
해

당
 

기
 

홈
페

이
지

, 
일

간
지

 
등

을
 

통
해

 
공

고
문

을
 

게
시

할
 수

 있
다

.

  
1.

 사
업

추
진

 기
본

방
향

  
2.

 지
원

상
사

업

  
3.

 지
원

사
업

 
상

기
 

 응
모

방
법

  
4.

 지
원

 
 선

정
차

  
5.

 수
행

일
정

  
6.

 
그

 
밖

에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게
시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②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공
모

된
 

사
업

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보
조

사
업

을
 

신
청

하
고

자
 

하
는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보

조
사

업
 

신
청

을
 

해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에
서

 

정
한

 
농

림
사

업
정

보
시

스
템

(A
g

ri
x

) 
등

 
별

도
의

 
시

스
템

을
 

통
해

 

사
업

신
청

을
 

수
하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은

 그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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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의

 
자

격
요

건
 

검
증

을
 

해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3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자
격

검
증

 

항
목

을
 

이
용

할
 

수
 

있
다

. 
그

 
밖

의
 

제
35

조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서
 

검
토

, 
제

36
조

에
 

따
른

 
사

업
성

검
토

, 
제

37
조

에
 

따
른

 
신

용
조

사
 

등
을

 
련

 규
정

에
 따

라
 수

행
할

 수
 있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의

 
공

정
한

 
선

정
을

 
하

여
 

제
12

조
에

 
따

른
 

문
가

원
회

 
는

 
제

40
조

에
 

따
른

 
선

정
원

회
 

심
의

를
 

거
처

야
 

한
다

. 
심

의
결

과
는

 
선

정
원

회
 

명
단

, 
개

인
정

보
를

 

제
외

하
고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선

정
된

 사
업

상
자

에
 

해
 선

정
결

과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의
 통

지
시

스
템

을
 활

용
하

여
 공

지
할

 수
 있

다
.

 
 ⑥

 
선

정
된

 
사

업
상

자
는

 
사

업
계

획
의

 
변

경
, 

폐
지

 
등

의
 

사
유

가
 

발
생

될
 

경
우

에
는

 
즉

시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신
청

하
고

, 
승

인
받

아
야

 한
다

.

제
2

7
조

(정
보

취
약

계
층

의
 보

조
통

합
리

망
 이

용
 지

원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3제
2항

에
 

따
라

 
정

보
취

약

계
층

에
 

하
여

 
업

무
행

자
를

 
지

정
하

여
 

보
조

통
합

리
망

 
사

용
을

 

지
원

할
 

수
 있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업

무
행

자
로

 지
정

할
 

수
 

없
다

.

 
 1

. 
개

인
정

보
유

출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부
정

등
록

, 

부
정

집
행

 등
으

로
 업

무
행

 지
정

이
 부

합
하

다
고

 
단

되
는

 자

 
 2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와
 계

약
한

 시
공

·납
품

업
체

 
 ②

 
정

보
취

약
계

층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상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리
 

업
무

행
을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요

청
할

 
수

 
있

다
. 

업
무

행
을

 
요

청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별

지
 

제
2호

서
식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업
무

처
리

 
임

장
 

 
융

정
보

제
공

동
의

서
를

 
사

업
시

행
기

의
 

업
무

행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업

무
행

자
는

 
업

무
행

자
 

지
정

등
록

, 
사

업
등

록
 

는
 

변
경

, 
교

부
결

정
, 

집
행

정
보

등
록

, 
정

산

보
고

, 
요

재
산

 
등

록
, 

정
보

공
시

 
등

 
보

조
통

합
리

망
 

운
에

 

한
 

사
무

를
 

리
하

여
 

리
할

 
수

 
있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정
보

취
약

계
층

이
 직

 
리

하
여

야
 한

다
.

  
1.

 보
조

통
합

리
망

 업
무

처
리

 
임

장
 작

성
 

 제
출

  
2.

 
제

54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이
와

 
연

계
된

 

보
조

 
용

카
드

 개
설

  
3.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추
진

과
 

련
된

 계
약

  
4.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과

 
련

된
 거

래
처

 자
 이

체

  
5.

 집
행

잔
액

, 
이

자
 등

 반
납

  
6.

 
요

재
산

의
 사

후
리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업

무
행

자
가

 
개

인
정

보
유

출
, 

보
조

사
업

 

 
간

보
조

사
업

의
 

부
정

등
록

, 
부

정
집

행
등

록
 

등
의

 
반

행
가

 

발
생

한
 

경
우

 
즉

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는

 
사

업
부

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제
2

8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보

조
 

집
행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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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

 
경

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교
부

요
청

을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57
조

에
 

따
른

 
계

약
 

업
무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여

 
리

할
 수

 있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탁

계
좌

로
 

교
부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출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반
드

시
 

제

58
조

제
1항

에
 

따
른

 
자

세
계

산
서

, 
보

조
사

업
 

용
 

카
드

, 
기

타
 

증
빙

자
료

 
등

 
자

증
빙

자
료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후

 

지
출

하
여

야
 한

다
.

 
 ④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지

출
구

조
는

 
기

본
으

로
, 

지
출

승
인

과
 

동
시

에
 

자
동

으
로

 
탁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이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로
 

이
체

된
 

후
 

자
부

담
과

 
합

쳐
져

서
 

거
래

업
체

로
 

총
지

출
액

이
 

이
체

되
는

 
3자

 

이
체

방
식

을
 따

른
다

.

 
 ⑤

 
인

건
비

 
지

, 
자

부
담

 
우

선
집

행
, 

해
외

송
, 

제
5

8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카
드

 
지

출
 

등
과

 
같

이
 

제
4항

에
 

따
른

 

3
자

 
이

체
방

식
으

로
 

지
출

이
 

불
가

능
한

 
경

우
에

는
 

탁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제

54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로
 

우
선

 
이

체
 

후
 

지
출

할
 

수
 있

다
.

  
⑥

 
원

칙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증
빙

서
류

 

없
이

 
탁

계
좌

의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제
54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로
 

이
체

할
 

수
 

없
다

. 
그

러
나

 
부

득
이

하
게

 
먼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로
 

이
체

하
여

 
집

행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사

업
시

행
기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사

후
에

 
반

드
시

 
집

행

증
빙

서
류

를
 

등
록

하
고

 
집

행
잔

액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에
서

 

발
생

된
 이

자
는

 
탁

계
좌

에
 반

드
시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제
2

9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정

산
보

고
 

등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59
조

에
 

규
정

한
 

바
와

 
같

이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하

을
 

때
, 

폐
지

의
 

승
인

을
 

받
았

을
 

때
,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에

는
 

2
개

월
 

이
내

(자
치

단
체

는
 

3개
월

 이
내

)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정
산

보
고

서
 등

이
 포

함
된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
보

조
법

」
제

27
조

제
2항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2
조

의
2제

2항
에

 
따

라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이
 

3억
원

 
이

상
일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되
어

 
있

는
 

감
사

인

에
게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별
도

로
 

감
사

인
을

 
선

정
한

 
경

우
에

는
 

그
에

 

따
르

며
,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보

고
서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실
보

고
서

를
 

받
은

 

경
우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해
 

교
부

조
건

의
 

이
행

 
여

부
, 

사
업

추
진

실
 

등
을

 
면

히
 

검
토

한
 

후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액
을

 
확

정
하

여
 

통
지

하
고

 
집

행

잔
액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발

생
한

 
이

자
를

 
산

정
하

여
 

반
환

을
 명

하
여

야
 한

다
. 

만
일

 실
보

고
의

 내
용

이
 

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시
정

을
 

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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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한
 

조
치

를
 

명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지
조

사
를

 할
 

수
 

있
다

.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제

3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확
정

 
통

지
를

 

받
은

 
경

우
 

제
63

조
에

 
따

라
 

집
행

잔
액

, 
불

인
정

액
, 

이
자

, 
사

용
 

승
인

받
지

 
아

니
한

 
부

가
가

치
세

 
환

 
등

을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제
3

0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사

업
리

 
모

니
터

링
, 

요

재
산

 
등

록
 

등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통
합

리
망

의
 

부
정

집
행

탐
지

시
스

템
(F

ra
u

d
 

D
et

ec
ti

on
 

S
y

st
em

)으
로

부
터

 
메

시
지

를
 

받
은

 경
우

 
련

 
사

항
을

 확
인

하
여

 검
토

 
는

 조
치

결
과

를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련
 자

료
를

 
요

청
하

거
나

 
장

조
사

를
 할

 수
 있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60
조

에
 

따
른

 
요

재
산

을
 

취
득

하
을

 
경

우
 

15
일

 
이

내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요
재

산
에

 
한

 
보

고
를

 
받

은
 

경
우

 
1개

월
 

이
내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된
 

요
재

산
에

 
해

 
사

후
리

기
간

이
 

완
료

될
 

때
까

지
 

반
기

별

(6
월

, 
12

월
) 

재
액

, 
증

감
액

 
등

 
요

재
산

의
 

변
동

황
을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61
조

제
4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에

 
한

 
교

부
확

정
을

 
한

 
후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10
에

 
따

른
 

정
보

공
시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⑥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해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10

에
 

따
라

 
해

당
 

회
계

연
도

 
종

료
일

로
부

터
 

4개
월

 
이

내
에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주
민

등
록

번
호

, 
계

좌
번

호
 

등
 

개
인

정
보

는
 

공
개

가
 되

지
 않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1.

 제
34

조
제

1항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서

  
2.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입

 
 지

출
 내

역

  
3.

 정
산

보
고

서

  
4.

 정
산

보
고

서
에

 
한

 
검

증
결

과

  
5.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련
 감

사
 지

사
항

  
6.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한

 
감

사
보

고
서

 
는

 

감
사

 
련

 보
고

서

  
7.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재
무

제
표

 
 결

산
서

  
⑦

 
제

59
조

제
4항

에
 따

른
 회

계
감

사
 

상
자

는
 

감
사

보
고

서
 

제
출

일

부
터

 
1개

월
 

이
내

 
보

조
통

합
리

망
에

 
감

사
보

고
서

에
 

한
 

정
보

공
시

를
 하

여
야

 한
다

.

제
3

1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보

조
 

부
정

수
자

 
리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78

조
제

1항
에

 
따

른
 

부
정

수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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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78

조
제

2
항

에
 

따
른

 
도

회
수

 
사

유
의

 
발

생
으

로
 

인
해

 

보
조

 
는

 간
보

조
에

 
한

 환
수

를
 명

한
 경

우
 즉

시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을
 

하
고

 
1

0일
 

이
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른

 보
고

를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
1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 

같
은

 
법

 
제

33
조

의
2

에
 

따
른

 
제

재
부

가
 

부
과

 
등

에
 

하
여

 
제

83
조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를

 
통

해
 

심
의

할
 

수
 

있
다

.

  
③

 
제

1항
에

 
따

른
 보

고
를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7
8조

제
1

0
항

에
 

따
른

 
명

단
공

표
를

 
심

의
하

기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에

게
 

제
88

조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이
하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라
 한

다
) 

개
최

를
 

요
청

하
여

야
 한

다
.

제
4

장
 

계
획

수
립

 
 

신
청

제
3

2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신

청
방

법
의

 
공

고
 

 
홍

보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조

제
2항

에
 따

라
 

사
업

시
행

지
침

이
 

통
지

되
면

 

지
체

 
없

이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자
체

 
공

고
문

의
 

형
식

에
 

따
라

 

30
일

 이
상

 공
고

하
여

야
 

한
다

.

  
1.

 
시

군
 

등
의

 
농

업
·농

 
 

식
품

산
업

 
발

계
획

 
 

사
업

정
 

연
도

의
 자

지
원

계
획

  
2.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종

류
와

 
이

에
 

한
 

신
청

자
격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3.

 신
청

기
간

, 
신

청
서

 제
출

기
, 

신
청

방
법

, 
자

지
원

상
자

 선
정

차

  
4.

 그
 밖

에
 신

청
인

이
 알

아
야

 할
 사

항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공
고

를
 

할
 

경
우

 
홈

페

이
지

·게
시

·반
상

회
보

 
게

시
, 

지
역

설
명

회
 

개
최

하
는

 
등

 
농

업
인

 

등
에

게
 

극
 홍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해

 
공

모
를

 
할

 

경
우

 사
업

 신
청

 시
 최

소
 1

5일
 이

상
 

수
기

한
을

 두
어

야
 한

다
.

제
3

3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안
내

 
등

)  
①

 
시

장
·군

수
 

등
, 

읍
·

면
·동

장
, 

국
립

농
산

물
품

질
리

원
 

사
무

소
장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농
업

동
조

합
장

, 
산

림
조

합
장

, 
농

업
동

조
합

앙
회

지
부

장
, 

한
국

농
어

공
사

 
지

사
장

,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지

사
장

은
 

해
당

 

기
의

 직
원

 
에

서
 상

담
요

원
을

 지
정

하
여

 운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한
 

상
담

요
원

은
 

사
업

의
 

종
류

 
 

내
용

, 

지
원

규
모

, 
보

조
통

합
리

망
 

등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해
서

 

성
실

하
게

 안
내

하
여

야
 한

다
.

제
3

4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신
청

 
등

)  
①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자

는
 별

지
 

제
1호

서
식

에
 

따
른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신
청

서
(이

하
 

‘사
업

신
청

서
’라

 
한

다
)를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제

출
하

거
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정

하
는

 
사

업
에

 
하

여
는

 
농

림
사

업
정

보
시

스
템

(A
g

ri
x

)을
 

통
해

 
온

라
인

으
로

 
신

청
할

 

수
 

있
다

. 
다

만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공
모

를
 

한
 

경
우

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사
업

신
청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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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

4
조

제
1항

 
각

 
호

에
 

따
른

 
공

모
 

외
의

 
방

법
으

로
 

시
행

하
는

 

사
업

을
 

담
당

하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2

5조
제

3항
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해

당
 

사
업

상
자

를
 

지
정

하
여

야
 

하
고

, 
지

정
받

은
 

사
업

상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사
업

등
록

을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자

가
 사

업
정

지
 

할
 

외
의

 
기

으
로

 
사

업
신

청
서

를
 

제
출

한
 

경
우

 
제

출
받

은
 

기
의

 

장
은

 
지

체
없

이
 

사
업

정
지

를
 

할
하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사
업

신
청

서
를

 송
부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1항
의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사
업

신
청

서
의

 내
용

과
 사

업
신

청

서
를

 
제

출
할

 
기

을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로

 
정

한
 

경
우

는
 

그
에

 

따
른

다
. 

이
 

경
우

 
사

업
신

청
서

의
 

수
기

은
 

사
업

정
지

를
 

할

하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제
3

6조
에

 
따

른
 

사
업

성
검

토
서

, 

제
37

조
에

 
따

른
 

신
용

조
사

서
 

 
제

39
조

에
 

따
른

 
신

청
자

의
 

자

지
원

우
선

순
에

 
한

 
검

토
의

견
을

 
받

을
 수

 있
다

.

  
⑤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받

으
려

는
 

농
업

인
, 

농
업

법
인

은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라
 

농
업

경
정

보
를

 
등

록
하

거
나

 
변

경
사

항
이

 
있

을
 

경
우

 
변

경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⑥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자
는

 
농

식
품

사
업

자
 

 
출

이
 

3천
만

원
 

이
상

을
 

지
원

받
고

자
 

할
 

경
우

 
별

지
 

제
3호

서
식

에
 

의
한

 
출

 
신

청
 자

료
를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⑦

 
농

식
품

사
업

자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자
가

 
사

업
신

청
서

를
 

제
출

할
 

때
에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지
원

요
청

자
(농

식
품

사
업

자
과

 

자
치

단
체

가
 

지
원

하
는

 
사

업
자

 
모

두
를

 
포

함
한

다
)이

 
3

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별

지
 

제
4호

서
식

에
 

의
한

 
최

근
 

5년
간

 
1천

만
원

 

이
상

 지
원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이
력

을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제
3

5
조

(사
업

신
청

서
의

 
검

토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출

받
은

 

사
업

신
청

서
 

등
을

 
검

토
한

 
후

 
신

청
한

 
지

원
요

청
자

이
 

3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어

느
 

하
나

에
 

사
업

성
검

토
를

 

의
뢰

하
여

야
 한

다
.

  
1.

「
농

진
흥

법
」

제
2조

제
1호

에
 

따
른

 
농

진
흥

사
업

인
 

경
우

 
해

당
 

자
치

단
체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2.

 농
·축

·인
삼

업
과

 
련

된
 사

업
은

 
농

업
동

조
합

장

  
3.

 임
업

과
 

련
된

 사
업

은
 산

림
조

합
장

  
4.

 사
업

시
행

지
침

에
서

 별
도

 정
한

 경
우

는
 해

당
하

는
 기

의
 장

  
5.

 제
40

조
에

 따
른

 선
정

원
회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융

자
 

신
청

이
 

있
는

 
경

우
 

다
음

 
각

 

호
의

 
자

료
를

 
제

66
조

제
2항

 
 

제
3항

에
 

따
른

 
여

 
는

 
재

여
을

 
출

하
는

 
기

(이
하

 
"

출
취

기
"이

라
 

한
다

)에
 

제
출

하
여

 신
용

조
사

를
 의

뢰
하

여
야

 한
다

.

  
1.

 
제

34
조

제
6항

에
 

따
라

 
3천

만
원

 
이

상
의

 
출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경
우

 별
지

 제
3호

서
식

에
 의

한
 

출
신

청
자

료

  
2.

 
제

1
호

 
외

의
 

경
우

는
 

신
청

자
의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와

 
지

원

신
청

액
 등

을
 기

재
한

 신
청

자
 명

단

  
③

 
제

1항
 

 제
2항

의
 사

업
성

검
토

와
 신

용
조

사
의

 
경

우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해
당

기
에

 일
으

로
 의

뢰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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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출

취
기

에
 

출

가
능

액
을

 
확

인
하

도
록

 
안

내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융

자
사

업
의

 
경

우
, 

출
취

기
에

서
 

사
업

성
공

가
능

성
, 

회
수

가
능

성
 

등
을

 
검

토
하

도
록

 
하

여
야

 
하

며
, 

검
토

결
과

를
 반

하
여

 
사

업
상

자
를

 선
정

하
여

야
 한

다
.

 
 ⑥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선

정

상
에

서
 제

외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배

제
된

 
자

 

는
 제

7
9조

제
7항

에
 

따
라

 지
원

제
한

 기
간

 
에

 있
는

 자

  
2

. 
제

79
조

에
 

따
른

 지
원

제
한

을
 3

회
 이

상
 받

은
 자

  
3

. 
제

63
조

에
 따

른
 집

행
잔

액
 등

 반
납

, 
제

77
조

제
3항

에
 따

른
 

요

재
산

 처
분

 기
에

 따
른

 환
수

, 
제

78
조

제
4항

 
 제

79
조

제
4항

에
 

따
른

 
부

정
수

 
등

으
로

 
인

한
 

환
수

 
는

 
회

수
, 

제
78

조
제

8
항

 
 

제
9

항
에

 
따

른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를

 
납

부

하
지

 아
니

한
 자

  
⑦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농

업
인

 
는

 
농

업
법

인
이

 
농

식
품

사
업

자
 

지
원

신
청

을
 

한
 

경
우

 
농

업
경

체
 

등
록

여
부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른

 
변

경
 

등
록

 

여
부

 등
을

 확
인

하
여

야
 하

고
, 

필
요

한
 경

우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법

」

제
20

조
의

2에
 

따
른

 
실

태
조

사
를

 
실

시
할

 
수

 
있

다
. 

실
태

조
사

를
 

통
해

 
확

인
 

결
과

 
농

업
경

정
보

를
 

등
록

하
지

 
아

니
하

거
나

 
등

록

정
보

를
 

변
경

하
지

 
아

니
한

 
농

업
경

체
에

 
해

서
는

 
같

은
 

법
 

제

8
조

제
1

항
에

 
따

라
 

농
식

품
사

업
자

의
 

부
 

는
 

일
부

를
 

제
한

할
 수

 있
다

.

  
⑧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제

34
조

제
7항

에
 

따
른

 

지
원

요
청

자
이

 
3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에
 

한
 

검
토

 
 확

인
을

 하
여

야
 한

다
.

  
1.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자
격

검
증

, 
농

업
경

체
 

등
록

D
B

, 

마
을

D
B

(농
산

어
지

역
개

발
 공

간
정

보
시

스
템

),
 F

R
IS

(농
식

품
 R

&
D

 

통
합

정
보

시
스

템
) 

등
을

 반
드

시
 확

인
하

여
 

복
·편

지
원

 방
지

  
2.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한
 

수
혜

이
력

, 
제

34
조

제
7항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자
의

 
최

근
 

5년
간

 
지

원
받

은
 

정
책

자
 

내
역

을
 

확
인

하
여

 
복

·편
지

원
 방

지

  
3.

 
유

사
자

의
 

경
우

 
2회

 
지

원
시

 
사

업
성

과
를

 
반

드
시

 
평

가
하

고
 

지
원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하
며

, 
최

 
3

회
까

지
만

 
지

원
할

 
수

 

있
다

. 
다

만
, 

다
음

 각
 목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가
. 

제
4조

제
1항

 각
 호

에
 따

라
 사

업
상

자
가

 정
해

진
 사

업

  
  

나
. 

제
79

조
제

7항
 

단
서

에
 

따
른

 
다

수
의

 
농

업
인

을
 

상
으

로
 

하
는

 수
안

정
사

업
자

(계
약

재
배

),
 

수
매

사
업

자
 등

 생
산

자

단
체

에
 

지
원

되
는

 
자

, 
재

해
복

구
 

자
 

 
가

축
방

종

(의
무

방
종

) 
등

 
련

 법
률

 등
에

 따
른

 농
업

경
체

 등
의

 

의
무

 이
행

을
 지

원
하

는
 자

 등

  
  

다
. 

농
축

산
경

자
, 

농
업

종
합

자
 등

 1
년

 단
 단

기
 운

자

  
  

라
. 

산
지

유
통

활
성

화
(원

물
구

입
, 

운
자

 
등

) 
련

 
자

  
  

마
. 

토
양

개
량

제
와

 같
이

 일
정

기
간

 경
과

 후
 반

복
으

로
 지

원
이

 

필
요

한
 사

업

  
  

바
. 

일
정

한
 요

건
을

 갖
추

면
 지

원
상

이
 되

는
 경

상
보

조
 성

격
의

 

사
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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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사

업
상

자
가

 
농

업
법

인
(농

업
회

사
법

인
, 

농
조

합
법

인
)인

 

경
우

 
별

표
 

6에
 

따
른

 
농

업
법

인
 

지
원

요
건

 
 

사
후

리
기

에
 

합
하

여
야

 
한

다
.

제
3

6
조

(농
업

기
술

센
터

 
등

의
 

사
업

성
검

토
)  

①
 

농
업

기
술

센
터

 
등

의
 

기
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는
 제

34
조

제
4항

에
 따

른
 

수
기

으
로

부
터

 
사

업
성

검
토

를
 

의
뢰

받
은

 
경

우
 

20
일

 
이

내
에

 
별

지
 

제

5호
서

식
에

 
따

른
 사

업
성

검
토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따
라

 
사

업
성

검
토

를
 

실
시

할
 

때
에

는
 

읍
·면

·

동
 

 
농

업
동

조
합

 
등

의
 

직
원

과
 

합
동

으
로

 
지

확
인

 
는

 

조
사

 
등

을
 

실
시

할
 

수
 

있
다

. 
다

만
, 

지
원

요
청

자
이

 
5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계

기
 

직
원

 
는

 
문

가
와

 
합

동
으

로
 

지
 

확
인

 
는

 조
사

 등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제
3

7
조

(
출

취
기

의
 

신
용

조
사

)  
①

 
출

취
기

은
 

제
35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신
용

조
사

를
 

의
뢰

받
은

 
경

우
 1

0일
 이

내
에

 
별

지
 제

6호
서

식
에

 의
한

 
신

용
조

사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출

취
기

은
 

제
35

조
제

2항
제

2호
에

 
의

하
여

 
출

신
청

자
료

를
 

생
략

한
 

경
우

에
는

 
신

용
조

사
서

 
신

 
불

량
거

래
자

 
는

 
출

부

격
자

 명
단

을
 

일
 제

출
할

 수
 

있
다

.

제
3

8
조

(사
업

신
청

서
의

 
심

사
)  

사
업

시
행

기
은

 
제

36
조

 
 

제
37

조
에

 
따

른
 

사
업

성
검

토
 

 
신

용
조

사
 

결
과

와
 

더
불

어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신

청
서

를
 심

사
하

여
야

 한
다

.

  
1.

 
자

치
단

체
 

등
의

 
농

업
·농

 
 

식
품

산
업

발
계

획
에

 
반

된
 

자
지

원
계

획

  
2.

 
다

음
 각

 호
의

 해
당

하
는

 농
업

경
체

 유
형

별
·발

단
계

별
 지

원
방

향
 

 당
해

 자
치

단
체

 등
의

 주
요

 육
성

품
목

(주
산

지
)과

의
 

합
성

 여
부

  
  

가
. 

농
업

경
체

 
유

형
별

 
지

원
방

향
 

: 
업

농
(첨

단
·수

출
 

등
),

 

소
농

(6
차

 
산

업
화

, 
규

모
화

·공
동

생
산

 
등

),
 

세
·고

령
농

(소
득

안
정

, 
복

지
 등

)

  
  

나
. 

농
업

경
체

 발
단

계
별

 
지

원
방

향
 

: 
기

단
계

(교
육

·훈
련

, 

기
 

시
설

·장
비

의
 

보
조

지
원

 
등

),
 

성
장

단
계

(규
모

화
를

 
한

 

융
자

·보
조

지
원

 등
),

 기
업

화
 

단
계

(첨
단

·수
출

농
업

 등
 농

산
업

 

문
 기

업
화

를
 

한
 융

자
지

원
 등

)

  
  

다
. 

주
산

지
 

여
부

 
: 

사
업

을
 

신
청

한
 

지
원

 
상

 
품

목
(분

야
)이

 

당
해

 시
군

 등
의

 주
요

 육
성

 
상

(주
산

지
 등

)에
 해

당
되

는
지

 여
부

  
3.

 자
치

단
체

 등
의

 농
지

이
용

계
획

 
 면

 정
주

생
활

권
 개

발
계

획

  
4.

 
년

도
에

 신
청

하
으

나
 

산
부

족
 

등
의

 
사

유
로

 
사

업
상

자
로

 

선
정

되
지

 못
한

 자
의

 
황

  
5.

 자
치

단
체

 등
 

는
 농

업
동

조
합

 등
의

 자
체

 지
원

계
획

  
6.

 자
치

단
체

 등
 

체
계

획
과

의
 조

화

  
7.

 사
업

시
행

지
침

에
 정

하
는

 기
 

 순
서

에
 

합
한

 자

  
8.

 
년

도
 

사
업

을
 

추
진

한
 

결
과

에
 

따
라

 
추

가
로

 
반

할
 

필
요

가
 

있
는

 사
항

  
9.

 
정

부
의

 
자

지
원

을
 

받
아

 
설

치
한

 
시

설
 

등
을

 
지

원
목

 
외

로
 

사
용

하
거

나
 

리
를

 
소

홀
히

 
하

여
 

자
치

단
체

 
등

의
 

수
시

검
 

는
 정

기
 합

동
검

에
서

 지
을

 받
은

 자
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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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9
조

(자
지

원
우

선
순

안
 

작
성

 
등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제
38

조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서

의
 

심
사

 
후

 신
청

자
의

 자
지

원
우

선

순
안

을
 작

성
할

 
때

에
 다

른
 조

건
이

 
같

을
 경

우
에

는
 다

음
 제

1호

부
터

 
제

6
호

까
지

의
 

신
청

자
에

게
 

우
선

하
여

 
순

를
 

부
여

할
 

수
 

있
고

, 
다

음
 제

7호
의

 경
우

에
는

 후
순

를
 

부
여

할
 수

 있
다

.

 
 1

. 
제

73
조

에
 따

른
 경

장
부

 
는

 경
일

지
를

 성
실

하
게

 기
록

한
 자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이
 개

별
규

정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경

교
육

을
 

이
수

한
 

자

  
3.

 
산

림
청

·통
계

청
에

서
 

시
행

하
는

 
농

림
통

계
조

사
의

 
표

본
농

림
어

가

로
써

 
경

정
보

를
 성

실
하

게
 제

공
한

 자

  
4

. 
한

국
농

수
산

학
 

졸
업

생
 

 
2년

 
이

상
의

 
장

기
 

농
림

축
산

식
품

교
육

(농
업

마
이

스
터

학
 등

)을
 

수
료

한
 자

  
5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라

 

농
업

경
정

보
를

 
성

실
하

게
 

등
록

 
 

변
경

 
등

록
한

 
자

로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인

정
한

 
자

  
6.

 
농

림
축

산
련

 
자

조
 

성
실

 
납

부
자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는
 

G
A

P
 

인
증

농
가

, 
동

물
복

지
형

 
 

깨
끗

한
 

축
산

농
장

, 
재

해
보

험

가
입

자
, 

생
산

자
 

단
체

 
가

입
자

, 
계

약
재

배
사

업
 

가
입

자
, 

공
동

경

주
로

 
등

록
한

 
자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법
령

에
서

 
추

진
하

는
 

정
책

에
 

부
합

하
는

 
요

건
을

 
갖

춘
 농

업
경

체
에

 해
당

하
는

 자

 
 7

. 
가

축
질

병
 

발
생

 농
가

, 
인

증
제

도
 

반
 농

가
, 

무
허

가
 축

사
 보

유

농
가

, 
축

산
법

상
 교

육
 미

이
수

 농
가

, 
가

축
염

병
 

방
법

상
 방

역
·

검
역

의
무

 미
수

 농
가

 
 소

독
설

비
 미

구
비

·소
독

 미
실

시
 농

가
, 

허
용

되
지

 
않

은
 

농
약

사
용

 
는

 
과

다
사

용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라

 
농

업
경

정
보

를
 

성
실

하
게

 
등

록
 

 
변

경
 

등
록

하
지

 
않

은
 

경
체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법

령
에

서
 

정
한

 
의

무
를

 
수

하
지

 
아

니
한

 
농

업
경

체
에

 

해
당

하
는

 자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신
청

자
의

 
자

지
원

우
선

순
안

을
 

작
성

할
 

때
에

는
 

신
청

자
가

 
사

업
상

자
로

 
확

정
되

기
 

에
 

이
미

 
취

득
한

 
재

산
(이

미
 

추
진

된
 

사
업

실
을

 
포

함
한

다
)의

 

가
액

을
 사

업
비

에
 포

함
하

여
 사

업
상

으
로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제
4

0
조

(선
정

원
회

 
설

치
 

 
운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투
명

하
고

 
공

정
한

 
사

업
상

자
 

선
정

을
 

하
여

 
선

정
원

회
를

 

구
성

·운
하

여
야

 한
다

.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선
정

원
회

를
 구

성
할

 경
우

 
원

장
 1

명
을

 

포
함

하
여

 5
인

 이
상

 1
5인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하

고
, 

자
격

요
건

은
 

다
음

 각
 

호
에

 따
른

다
. 

다
만

, 
외

부
문

가
를

 
원

의
 

3분
의

 
2 

이
상

 

포
함

하
되

, 
성

별
‧ 지

역
별
‧직

능
별

로
 

원
을

 균
형

 있
게

 포
함

한
다

.

  
1.

 생
산

자
단

체
, 

농
업

인
단

체
, 

소
비

자
단

체
 

 식
품

산
업

 
련

 단
체

의
 장

  
2.

 
농

업
‧

농
 

 
식

품
산

업
 

련
 

학
‧

연
구

소
‧국

제
기

구
에

서
 

조
교

수
‧

연
구

원
 이

상
으

로
 재

직
하

고
 있

거
나

 재
직

하
던

 사
람

  
3.

 
농

업
‧농

 
 

식
품

산
업

 
련

 
단

체
‧행

정
기

‧사
업

체
 

등
에

서
 

5년
 이

상
 종

사
하

고
 있

거
나

 종
사

하
던

 사
람

  
4.

 
지

역
농

업
 

 
식

품
산

업
을

 
선

도
할

 
수

 
있

는
 

농
업

인
‧ 식

품
산

업
 

종
사

자
 

표

  
③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사

업
시

행
기

이
 

자
체

심
의

기
구

를
 

운

하
거

나
 

품
목

별
 

는
 

기
능

별
 

분
과

원
회

를
 

운
할

 
경

우
 

그
 

기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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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39
조

제
1항

에
 

따
른

 
자

지
원

우
선

순
안

에
 

하
여

 제
2항

에
서

 구
성

한
 선

정
원

회
의

 심
의

를
 받

아
야

 

한
다

. 
다

만
, 

제
35

조
제

8항
제

3호
의

 
각

 
목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1항

에
 따

른
 

선
정

원
회

 심
의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⑤

 
사

업
상

자
 

선
정

원
회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⑥

 
선

정
원

회
에

서
 

지
조

사
, 

사
업

자
 

발
표

 
등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경

우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극

 
조

하
여

야
 한

다
.

  
⑦

 
선

정
원

회
의

 
구

성
원

은
 

선
정

 
심

의
결

과
에

 
해

 
공

개
될

 
때

까
지

 
비

수
의

 
의

무
를

 
진

다
.

  
⑧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선

정
원

회
의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원

을
 

해
임

 
는

 
해

할
 수

 있
다

.

  
1.

 심
신

장
애

로
 인

하
여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게

 된
 경

우

  
2.

 
직

무
와

 
련

된
 

비
사

실
이

 
있

는
 

경
우

  
3.

 
직

무
 

태
만

, 
품

손
상

이
나

 
그

 
밖

의
 

사
유

로
 

인
하

여
 

원
으

로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4.

 
원

 스
스

로
 직

무
를

 수
행

하
는

 것
이

 곤
란

하
다

고
 의

사
를

 밝
히

는
 

경
우

제
4

1
조

(
원

의
 

제
척

·기
피

·회
피

)  
①

 
사

업
상

자
 

선
정

원
회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사
업

상
자

 심
사

에
서

 
제

척
(除

斥
)된

다
.

  
1

. 
원

 
는

 
그

 
배

우
자

나
 

배
우

자
이

었
던

 
자

가
 

해
당

 
안

건
의

 

당
사

자
(당

사
자

가
 

법
인

·단
체

 
등

인
 

경
우

에
는

 
그

 
임

원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이
 

호
 

 
제

2호
에

서
 

같
다

)가
 

되
거

나
, 

당
사

자
와

 

공
동

권
리

자
 

는
 의

무
자

 
계

에
 있

는
 경

우

  
2.

 
원

이
 

해
당

 
안

건
의

 
당

사
자

와
 

친
족

계
에

 
있

거
나

 
있

었
던

 

경
우

  
3.

 
원

이
 

최
근

 
5년

 
이

내
에

 
해

당
 

안
건

의
 

련
 

기
·단

체
 

등
에

 

소
속

되
어

 있
거

나
 있

었
던

 경
우

  
4.

 
원

이
 해

당
 안

건
에

 
하

여
 진

술
이

나
 감

정
을

 한
 경

우

  
5.

 
원

이
 

해
당

 
안

건
에

 
하

여
 

당
사

자
의

 
리

인
으

로
서

 
여

하
거

나
 

여
하

던
 경

우

  
6.

 
원

이
 해

당
 안

건
의

 원
인

이
 된

 처
분

 
는

 부
작

에
 

여
한

 경
우

  
②

 
제

1항
에

 
따

른
 

제
척

의
 

원
인

이
 

있
는

 
때

에
는

 
심

사
원

회
는

 

직
권

 
는

 당
사

자
의

 신
청

에
 의

하
여

 제
척

의
 결

정
을

 한
다

.

  
③

 
해

당
 안

건
의

 
당

사
자

는
 

원
이

 
제

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거

나
 

원
에

게
 

공
정

한
 

심
사

·의
결

을
 

기
하

기
 

어
려

운
 

사
정

이
 있

는
 경

우
 그

 사
유

를
 

밝
 

원
회

에
 

그
 

원
의

 
기

피
를

 

신
청

할
 수

 있
고

 
원

회
는

 의
결

로
 

이
를

 
결

정
한

다
. 

이
 

경
우

 
기

피
 

신
청

의
 

상
인

 
원

은
 그

 의
결

에
 참

여
하

지
 못

한
다

.

  
④

 
원

이
 

제
1항

 
각

 
호

에
 

따
른

 
제

척
 

사
유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스
스

로
 해

당
 안

건
의

 심
사

·의
결

에
서

 회
피

(回
避

)하
여

야
 한

다
.

제
4

2
조

(사
업

상
자

 
선

정
원

회
 

심
의

결
과

의
 

공
개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의
 

선
정

이
 확

정
되

면
 즉

시
 사

업
상

자

에
게

 그
 결

과
를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1
0
0
 -

 
 ②

 
선

정
원

회
의

 
최

종
 

심
의

결
과

는
 

선
정

원
회

 
원

 
개

인
정

보
, 

개
별

 
심

의
결

과
를

 
제

외
하

고
는

 
공

개
함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공

모
한

 
경

우
에

는
 

심
의

결
과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5

장
 

산
편

성

제
4

3
조

(
산

 
 

기
 

요
구

안
 

편
성

원
칙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은
「

국
가

재
정

법
」

제
28

조
에

 
따

라
 

당
해

 
회

계
연

도
에

서
 

5회
계

연
도

 이
상

의
 기

간
 

동
안

의
 신

규
사

업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주
요

 계
속

사
업

에
 

해
 

기
사

업
계

획
서

를
 기

획
재

정
부

에
 

매
년

 1
월

 3
1

일
까

지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은
「

국
가

재
정

법
」

제
29

조
에

 

따
라

 
산

안
편

성
지

침
이

 
통

보
되

면
 

같
은

 
법

 
제

31
조

에
 

따
라

 
매

년
 

5월
 

31
일

까
지

 
산

요
구

서
를

 기
획

재
정

부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산
요

구
서

에
는

 
제

95
조

에
 

따
른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결
과

 
는

「
보

조
법

」
제

15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연
장

평
가

 
결

과
를

 
반

하
여

야
 한

다
.

  
④

 
총

 
사

업
비

 
는

 
기

사
업

계
획

서
에

 
의

한
 

재
정

지
출

액
 

 

보
조

 
규

모
가

 
1

00
억

 
이

상
인

 
신

규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의

 
지

침
에

 
따

라
 

국
고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은

 제
외

한
다

.

  
1.

「
국

가
재

정
법

」
제

7조
제

2
항

제
4호

의
2에

 따
른

 의
무

지
출

사
업

  
2

.「
국

가
재

정
법

」
제

38
조

에
 따

른
 

규
모

 사
업

에
 

한
 

비
타

당
성

조
사

 
상

사
업

  
3.

「
지

방
재

정
법

」
제

37
조

제
2항

에
 따

른
 타

당
성

조
사

 
상

사
업

  
4.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에
 따

른
 

공
공

기
 

비
타

당
성

조
사

 
상

사
업

  
⑤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은
 

사
업

연
도

 
산

 
 

기
 

요
구

안
 

수
립

 
시

 
사

업
시

행
기

의
 

산
편

성
요

구
에

 
따

른
 

의
견

수
렴

을
 

받
을

 
수

 
있

으
며

 
이

를
 

하
여

 
설

명
회

, 
토

론
회

, 
공

청
회

 

등
을

 개
최

할
 수

 있
다

.

  
⑥

 
그

 
밖

의
 세

부
인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기
획

재
정

담
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제
4

4
조

(요
구

안
 

작
성

시
 

고
려

사
항

)  
①

 
다

음
 

연
도

 
산

 
 

기
 

요
구

안
 

수
립

시
 

각
 

사
업

은
 

다
음

의
 

각
 

호
의

 
사

항
을

 
고

려
하

여
 

편
성

하
도

록
 노

력
한

다
.

  
1.

 융
자

사
업

은
 다

음
 각

 목
의

 기
에

 따
라

 편
성

한
다

.

  
  

가
. 

회
임

기
간

이
 5

년
 이

하
 융

자
사

업
은

 민
간

 
융

기
을

 통
한

 

이
차

보
 

방
식

 
지

원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단

 
특

성
상

 
재

정

융
자

사
업

으
로

 운
용

하
는

 기
사

업
의

 경
우

 
외

로
 한

다
.

  
  

나
. 

회
임

기
간

이
 6

년
 이

상
 

융
자

사
업

은
 재

정
융

자
방

식
으

로
 하

되
, 

융
기

의
 심

사
를

 반
드

시
 거

쳐
야

 한
다

.

  
2.

 
국

비
-

지
방

비
 

매
칭

사
업

은
 

지
방

재
정

력
 

지
수

(행
정

안
부

 
지

방

교
부

세
 배

정
기

)에
 따

라
 국

비
를

 
차

등
 

지
원

할
 

수
 

있
다

.

  
3.

 
사

업
의

 
특

성
상

 
문

인
 

사
심

의
가

 
필

요
한

 
경

우
 

다
음

 
각

 

호
의

 기
에

 따
라

 편
성

한
다

.

  
  

가
. 

교
육

 
 

컨
설

 
지

원
련

 
사

업
(내

역
사

업
 

포
함

)은
 

경



-
 
1
0
1
 -

인
력

과
장

의
 

사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지
원

하
는

 
교

육
 

 
컨

설
 

련
 

보
조

사
업

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4조

제
1항

에
 

따
라

 

국
고

보
조

율
을

 5
0 

이
하

로
 하

여
야

 한
다

.

 
  

 
나

. 
IC

T
 

련
 사

업
(내

역
사

업
 포

함
) 

 통
계

 
련

사
업

의
 경

우
 

정
보

통
계

정
책

담
당

의
 

사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 

R
&

D
련

 
사

업
(내

역
사

업
 

포
함

)은
 

과
학

기
술

정
책

과
장

의
 

사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라
. 

개
별

사
업

의
 

내
역

으
로

 
정

책
연

구
용

역
 

사
업

을
 

편
성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농
업

정
책

과
장

의
 사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마
. 

홍
보

 
련

사
업

(내
역

사
업

 
포

함
)의

 
경

우
 

홍
보

담
당

의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바
. 

그
 밖

에
 

문
으

로
 사

 심
의

가
 필

요
할

 경
우

, 
기

획
재

정

담
당

과
 

의
하

여
 

부
내

 
담

당
부

서
 

 
외

부
기

의
 

사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4

. 
비

타
당

성
조

사
 

상
사

업
, 

재
정

수
반

 
장

기
계

획
 

의
지

침
 

상
사

업
은

 
산

 
요

구
 

에
 

사
 

차
 

이
행

을
 

완
료

하
여

야
 

한
다

.

 
 5

. 
한

시
 사

업
(일

몰
사

업
)은

 
원

칙
로

 
폐

지
해

야
 한

다
. 

단
, 

여
건

변
화

 
등

에
 의

해
 

연
장

이
 

필
요

한
 

경
우

 
기

획
재

정
담

당
과

 
의

하
여

야
 한

다
.

 
 6

. 
유

사
·

복
사

업
은

 
통

폐
합

을
 

원
칙

으
로

 
하

되
, 

불
가

피
할

 
경

우
 

기
획

재
정

담
당

과
 

의
하

여
 

사
업

간
 

공
동

사
업

시
행

지
침

을
 

마
련

하
여

 
용

하
는

 
등

 
통

합
으

로
 

시
행

할
 

수
 

있
는

 
방

안
을

 
추

진

하
여

야
 한

다
.

  
7.

 
실

불
용

(집
행

잔
액

 제
외

)이
 2

년
 연

속
된

 
사

업
은

 특
수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를
 제

외
하

고
 최

근
 3

개
년

 실
집

행
 수

으
로

 반
한

다
.

  
8.

 
30

억
원

 
이

상
의

 
민

간
 

시
설

사
업

은
 

총
사

업
비

의
 

1 
이

내
에

서
 

사
업

계
획

수
립

 등
을

 
한

 컨
설

비
용

을
 반

할
 수

 있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는

 

보
조

의
 

산
 

계
상

 
신

청
과

 
련

하
여

 
필

요
한

 
자

료
를

 
제

출
하

거
나

 설
명

하
여

야
 한

다
.

  
③

「
보

조
법

」
제

7조
에

 
따

라
 

자
치

단
체

의
 

부
담

을
 

수
반

하
는

 

보
조

 
산

을
 

요
구

하
려

는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사
업

량
과

 

소
요

산
액

을
 

정
하

여
 

사
업

정
연

도
의

 
년

도
 

4월
 

10
일

까
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4

5
조

(신
규

사
업

의
 

제
안

)  
①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신
규

로
 

농
림

축
산

식
품

산
업

과
 

련
된

 
사

업
을

 
추

진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때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에

게
 

신
규

사
업

을
 

제
안

할
 수

 있
다

.

  
②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신
규

사
업

을
 

제
안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고

려
하

여
 

타
당

성
을

 
분

석
하

고
 

그
 

결
과

를
 

함
께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정
부

의
 자

지
원

 필
요

성
 

 기
효

과

  
2.

 이
미

 시
행

하
고

 있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과
의

 유
사

성



-
 
1
0
2
 -

 
 3

. 
문

가
 등

의
 경

제
성

 
분

석
 

 
지

역
여

론

 
 4

. 
농

업
인

 
는

 그
 밖

에
 이

해
계

인
과

 
의

를
 마

쳤
거

나
 공

청
회

를
 

거
친

 
경

우
는

 그
 

결
과

  
5.

 
법

령
 

는
 

국
제

규
범

에
 

되
는

지
에

 
한

 사
항

 
 6

. 
그

 
밖

에
 

신
규

사
업

의
 추

진
에

 필
요

한
 사

항

 
 ③

 
농

업
인

 
는

 
생

산
자

단
체

 
등

이
 

신
규

사
업

을
 

제
안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제
안

서
를

 
시

군
 

등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제
1항

 
 

제
2항

의
 

규
정

은
 농

업
인

 
는

 생
산

자
단

체
 

등
이

 제
안

한
 

신
규

사
업

에
 

용
한

다
.

 
 ④

 
제

3항
에

도
 

불
구

하
고

 
앙

의
 

계
통

조
직

으
로

 
구

성
된

 
생

산
자

단
체

등
이

 
신

규
사

업
을

 
제

안
하

고
자

 
할

 
때

에
는

 
그

의
 

앙
조

직
의

 

장
에

게
 제

안
서

를
 제

출
할

 수
 있

으
며

, 
그

 
앙

조
직

의
 장

은
 타

당
성

을
 

분
석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에
게

 신
규

사
업

을
 제

안
할

 

수
 

있
다

. 
다

만
, 

특
정

지
역

에
 

한
정

되
는

 
신

규
사

업
일

 
경

우
에

는
 

해
당

 
시

군
 

등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4

6
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산
심

사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기
획

재
정

담
당

은
 

자
치

단
체

의
 

장
으

로
부

터
 제

출
받

은
 

사
업

계
획

서
 

 
산

 
요

구
서

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송
부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고
려

하
여

 
사

업
계

획
서

 
 

산
요

구
서

를
 

심
사

하
여

야
 

하
며

, 
사

업
별

로
 

자
치

단
체

의
 

사
업

량
과

 
소

요
산

을
 

조
정

한
 

후
 

사
업

별
 

산
요

구
안

에
 

자
치

단
체

의
 

조
정

명
세

서
를

 
붙

여
 

이
를

 

산
편

성
기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기
획

재
정

담
당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시

군
 

등
의

 
농

업
·농

 
 

식
품

산
업

발
계

획
 

 
시

군
 

등
의

 

농
지

이
용

계
획

에
 반

하
는

지
에

 
한

 사
항

  
2.

 다
른

 부
서

의
 사

업
계

획
과

 연
계

성

  
3.

 사
업

에
 

한
 

검
 

 평
가

 결
과

  
4.

 정
부

의
 정

책
방

향
과

 부
합

하
는

지
에

 
한

 사
항

  
③

 
제

45
조

제
1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제

안
된

 신
규

사
업

 
 

보
조

사
업

의
 

경
우

 
기

획
재

정
담

당
은

「
정

부
출

연
연

구
기

 
등

의
 

설
립

·운
 

 
육

성
에

 
한

 
법

률
」

「
과

학
기

술
 

분
야

 
정

부
출

연
연

구
기

 

등
의

 
설

립
·운

 
 

육
성

에
 

한
 

법
률

」
에

 
따

라
 

설
립

된
 

정
부

출
연

연
구

기
의

 
격

성
심

사
를

 
거

쳐
야

 
한

다
. 

기
획

재
정

담
당

은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결
과

 
 

면
제

사
업

을
 

사
업

정
연

도
의

 

년
도

 3
월

 3
1일

까
지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제
4

7
조

(
임

자
문

제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4

6

조
에

 따
라

 채
택

된
 신

규
사

업
 

 사
업

을
 완

료
하

기
 

하
여

 소
요

되
는

 총
사

업
비

가
 5

00
억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본

 사
업

이
 정

상

으
로

 
추

진
될

 
때

까
지

 
외

부
 

문
가

의
 

자
문

을
 

받
아

야
 

한
다

.(
이

하
 

"
임

자
문

제
"라

 한
다

)

제
4

8
조

(시
범

사
업

 
실

시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신
규

사
업

으
로

 
채

택
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사
업

을
 

완
료

하
기

 
하

여
 

소
요

되
는

 총
사

업
비

가
 

50
0억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1∼

2년
간

 
시

범

사
업

을
 실

시
하

여
 해

당
사

업
에

 
하

여
 문

제
을

 발
굴

 개
선

하
는

 



-
 
1
0
3
 -

등
 

충
분

한
 

검
증

을
 

한
 

후
 

본
사

업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심
의

원
회

에
서

 
시

성
을

 
인

정
한

 
경

우
에

는
 

도
상

연
습

으
로

 
갈

음
할

 

수
 

있
다

.

제
4

9
조

(정
부

산
안

의
 

통
지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정

부
산

안
이

 
확

정
되

면
 

사
업

정
 

년
도

 
10

월
 

15
일

까
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농

식
품

사
업

자
 

 
보

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12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9월

 
15

일
까

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시

도
지

사
는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통

지
받

은
 정

부
산

안
에

 

따
라

 
시

도
의

 
산

안
을

 
조

정
하

여
 

사
업

정
 

연
도

의
 

년
도

 
11

월
 

1
5일

까
지

 시
군

 등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5

0
조

(정
부

산
의

 
통

지
 

등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사

업
정

 
연

도
의

 
정

부
산

이
 

확
정

되
면

 
사

업
별

로
 

시
도

 
 

시
군

 
등

에
 

한
 

산
배

분
계

획
을

 확
정

하
고

, 
이

를
 지

체

없
이

 
시

도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농
식

품
사

업
자

 
 

보
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1

2조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사
업

시
행

기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5

1
조

(사
업

계
획

 
 자

지
원

상
자

의
 확

정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0
조

에
 따

라
 정

부
산

 확
정

 통
지

를
 받

은
 경

우
 사

업
별

 

자
지

원
계

획
안

을
 

수
립

하
고

 
제

39
조

에
 

따
른

 
자

지
원

우
선

순
에

 

따
라

 
자

지
원

상
자

를
 

정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의

 
포

기
 

는
 

업
종

의
 

변
경

 
등

의
 

사
유

가
 

발
생

하
거

나
 

농
·

림
규

모
의

 

한
 감

소
로

 인
하

여
 

자
지

원
의

 효
과

를
 기

하
기

 어
렵

다
고

 

단
되

는
 때

에
는

 자
 지

원
우

선
순

를
 변

경
할

 수
 있

다
.

  
②

 
제

1항
의

 단
서

에
 

따
른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자

지
원

우
선

순
를

 

변
경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순
서

에
 따

른
다

.

  
1.

 제
39

조
에

 따
른

 자
지

원
우

선
순

의
 차

순
자

  
2.

 
제

1호
에

 
따

른
 

차
순

자
가

 
없

을
 

때
에

는
 

새
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신
청

서
를

 
제

출
받

아
 

제
38

조
에

 
따

라
 

사
업

신
청

서
의

 
심

사
가

 

완
료

된
 사

업
상

자
 

는
 제

40
조

에
 따

라
 선

정
원

회
에

서
 선

정
된

 자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결
정

된
 

사
항

에
 

하
여

 

사
업

신
청

자
에

게
 지

체
없

이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5

2
조

(사
업

계
획

 
 사

업
상

자
 확

정
 공

지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1
조

에
 

따
라

 
사

업
계

획
 

 
자

지
원

상
자

를
 

확
정

한
 

때
에

는
 사

업
별

 지
원

계
획

 
 자

지
원

상
자

 명
단

을
 사

업
시

행

기
의

 
홈

페
이

지
와

 
홍

보
지

 
 

반
상

회
보

 
등

을
 

통
하

여
 

공
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에

는
 

사
업

별
 

지
원

상
의

 

명
단

이
 

모
두

 
확

정
되

면
 

체
 

명
단

을
 

사
업

별
로

 
일

하
여

 
사

업

시
행

기
의

 
홈

페
이

지
 등

을
 통

하
여

 공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른

 
공

지
를

 할
 때

에
는

 
해

당
 

시
군

 
등

 
할

구
역

의
 

농
업

동
조

합
 

등
, 

한
국

농
어

공
사

 
지

사
 

는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지
사

 
등

을
 

통
하

여
 

지
원

되
는

 

사
업

도
 함

께
 공

지
하

여
야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최

근
 

3년
간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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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수
혜

자
 

 
액

, 
보

조
시

설
물

 
리

 
내

역
을

 
홈

페
이

지
에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제
6

장
 집

행
리

제
5

3
조

(농
식

품
사

업
자

의
 

산
배

정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2

조
에

 
따

라
 사

업
계

획
 

 
사

업
상

자
가

 확
정

되
면

 사
업

시
행

기
의

 
농

식
품

사
업

자
 

소
요

를
 

악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기

운
용

지
침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로
 

정
한

 경
우

에
는

 그
에

 따
른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사
업

시
행

기
에

서
 

소
요

되
는

 
농

식
품

사
업

자
에

 
해

 
검

토
한

 
후

 
기

획
재

정
담

당
실

 

는
 기

리
자

에
게

 분
기

별
 

산
배

정
을

 요
청

하
여

 자
을

 확
보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농
식

품
사

업
자

 
 보

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에
 

산
배

정
계

획
을

 입
력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매
월

 
농

식
품

사
업

자
이

 
확

보
되

면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3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경
우

 농
식

품

사
업

자
 지

(보
조

은
 교

부
, 

융
자

은
 

여
)을

 신
청

할
 수

 있
다

.

제
5

4
조

(별
도

 
계

정
)  

①
 

사
업

상
자

는
 

사
업

별
로

 
수

시
 

입
출

이
 

가
능

하
고

 
원

이
 

보
장

되
며

, 
담

보
설

정
이

 
되

지
 

않
는

 
보

통
 

등
으

로
 

계
좌

(‘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라
 

한
다

)를
 

별
도

 
개

설
하

여
 

리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1
사

업
1계

좌
를

 원
칙

으
로

 하
고

, 
사

업
이

 

완
료

되
면

 
다

른
 

사
업

에
 

활
용

할
 

수
 있

다
.

  
②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는
 

사
업

상
자

는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자
부

담
을

 

리
하

여
야

 한
다

.

제
5

5
조

(보
조

 
교

부
결

정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반
드

시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탁
기

에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24

조
제

3항
의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최

소
 

2차
례

 
이

상
으

로
 

나
어

 
교

부

하
고

, 
1차

 
교

부
와

 
최

종
 교

부
 

사
이

에
 

교
부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이
 

당
 

목
로

 
사

용
되

고
 

있
는

지
 

여
부

를
 

검
하

여
 

그
 

결
과

에
 

따
라

 
잔

여
 

액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하
며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추

진
하

는
 

사
업

은
 

낙
찰

차
액

이
 

발
생

하
는

 
경

우
 

이
를

 
감

안
하

여
 

교
부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는

 
간

보
조

이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교
부

방
법

을
 달

리
 정

할
 수

 있
다

.

  
1.

 
일

정
한

 
요

건
을

 
갖

추
면

 
지

원
상

이
 

되
는

 
경

상
보

조
성

격
의

 

사
업

인
 경

우

  
2.

 
년

도
 

사
업

실
에

 
따

라
 

보
하

여
 

지
하

는
 

실
 

집
행

사
업

인
 경

우

  
3.

 
년

도
 사

고
이

월
에

 따
라

 교
부

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4.

 
추

가
경

정
산

(당
시

 
기

운
용

계
획

변
경

 
포

함
)으

로
 

사
업

이
 

신
설

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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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른
 

법
령

에
 따

라
 

교
부

 방
법

 
 

차
가

 정
해

진
 경

우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할
 

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계

획
의

 
구

체
성

, 
실

가
능

성
, 

지
방

비
 

부
담

능
력

, 
사

 
행

정
차

 
이

행
여

부
(「

지
방

재
정

법
」

에
 

따
른

 
재

정
투

융
자

 
사

업
심

사
, 

부
지

확
보

 
여

부
, 

인
허

가
서

류
, 

주
민

동
의

서
 

등
),

 
연

내
 

집
행

가
능

성
(계

속
사

업
의

 
경

우
 

년
도

 

집
행

 
 

실
집

행
 

실
),

 
이

월
 

보
유

황
 

등
에

 
한

 
검

토
를

 

통
해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연

례
 

이
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후
 사

업
취

소
 등

이
 최

소
화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5

6
조

(보
조

의
 

교
부

조
건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5
조

에
 

따
른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결

정
할

 
때

 
법

령
과

 

산
에

서
 정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목
을

 달
성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조

건
을

 
붙

일
 수

 있
다

.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
른

 
교

부
조

건
을

 
붙

이
는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음

을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1

. 
허

의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
보

조
법

」
 

같
은

 

법
 시

행
령

,「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지
침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지
침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지

침
」

,「
보

조
사

업
자

 

정
보

공
시

 
세

부
기

」
,「

보
조

사
업

자
 

회
계

감
사

 
세

부
기

」
등

 

법
령

을
 

반
한

 
경

우
, 

교
부

조
건

의
 

내
용

 
는

 
법

령
에

 
의

한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경
우

  
4.

 
해

당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원

과
 

직
 

련
된

 
제

 

조
건

이
 사

후
에

 충
족

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5.

 
동

일
 

는
 

유
사

한
 

사
업

계
획

으
로

 
다

른
 

기
으

로
부

터
 

복

하
여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신
청

한
 경

우

  
6.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의

 교
부

조
건

을
 

반
한

 경
우

  
7.

 
농

업
경

체
(농

업
인

 
 

농
업

법
인

)가
 

등
록

된
 

농
업

경
정

보

(재
배

면
 

등
)의

 
변

경
사

항
이

 
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변

경
 

등
록

하
지

 않
은

 경
우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교
부

결
정

통
지

서
를

 
작

성
하

는
 

경
우

 별
지

 제
7호

서
식

의
 

를
 참

조
할

 수
 있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요
재

산
에

 
한

 
제

77
조

제
5항

에
 

따
른

 

시
도

지
사

의
 

승
인

 
후

에
도

, 
그

 
처

리
가

 
법

하
거

나
 

부
당

하
다

고
 

인
정

될
 경

우
 제

77
조

제
6항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이

 취
소

할
 

수
 

있
음

을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조

건
에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른
 

교
부

조
건

을
 

붙
이

는
 

경
우

 
제

78
조

제
1항

에
 

따
른

 
부

정
수

 
행

 
시

 
다

음
 

각
 

호
의

 

제
재

 
 벌

칙
을

 부
과

할
 수

 있
다

는
 사

실
을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에

 따
른

 수
행

배
제

  
2.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3.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에

 따
른

 명
단

공
표

  
4.

「
보

조
법

」
제

40
조

 내
지

 제
42

조
에

 따
른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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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7
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계
약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민
간

보
조

사
업

자
(지

방
자

치
단

체
를

 
제

외
한

 
보

조
사

업
자

 
 

간

보
조

사
업

자
를

 
의

미
한

다
. 

이
하

 
같

다
)가

 
제

2항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방

법
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도
록

 교
부

조
건

에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1.

「
자

조
달

의
 이

용
 

 
진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4호

에
 따

른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을
 

이
용

하
여

 
계

약
 

체
결

. 

다
만

, 
정

보
취

약
계

층
 

등
으

로
 

인
해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지

 
못

하
는

 
경

우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제

8조
에

 
따

라
 계

약
의

 
행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2.

 조
달

청
장

에
게

 
탁

하
여

 
계

약
 

체
결

  
3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에
게

 
탁

하
여

 계
약

 체
결

  
②

 
제

1항
의

 방
법

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야

 하
는

 경
우

는
 다

음
과

 같
다

.

  
1.

 
2천

만
 원

을
 

과
하

는
 물

품
 

 용
역

구
매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2.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에

 
따

른
 

건
설

공
사

(같
은

 
법

에
 

따
른

 
문

공
사

는
 

제
외

한
다

)로
서

 
추

정
가

격
이

 
2억

 
원

을
 

과
하

는
 

공
사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3.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에

 
따

른
 

문
공

사
로

서
 

추
정

가
격

이
 

1억
 

원
을

 

과
하

는
 공

사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4.

 
그

 
밖

의
 

공
사

 
련

 
법

령
에

 
따

른
 

공
사

로
서

 
추

정
가

격
이

 
8천

만
 원

을
 

과
하

는
 공

사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③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추

정
가

격
 

30
억

 
원

(
문

공
사

, 
기

공
사

, 

정
보

통
신

공
사

, 
소

방
공

사
의

 경
우

에
는

 3
억

 원
) 

이
상

인
 공

사
 

련
 

계
약

을
 

체
결

하
는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조
달

청
장

에
게

 
요

청
하

여
야

 
한

다
. 

한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공
사

 

공
 

이
에

 
장

조
사

 
등

 
집

행
검

을
 

해
 

조
달

청
의

 
참

여
를

 

요
청

(이
하

 
‘조

달
서

비
스

’라
 한

다
)할

 수
 있

다
.

  
1.

 실
시

설
계

 단
계

에
서

의
 설

계
정

성
 검

토

  
2.

 공
사

계
약

 체
결

  
3.

 
공

사
비

가
 

계
약

액
의

 
10

이
상

 
증

가
하

는
 

설
계

변
경

에
 

한
 

타
당

성
 검

토

  
④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항
에

 따
른

 설
계

정
성

 검
토

, 
계

약
체

결
, 

설
계

변
경

 타
당

성
 검

토
를

 

조
달

청
에

 의
뢰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1.

 
해

외
 

공
사

, 
재

해
 

는
 

긴
 

복
구

 
공

사
, 

기
술

의
 

특
수

성
을

 

요
구

하
는

 공
사

, 
문

화
재

와
 연

계
된

 문
화

재
 

련
공

사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 

지
방

자
치

단
체

, 
공

공
기

 
등

의
 

시
설

분
야

 
문

인
력

이
 

리
ㆍ

감
독

(기
획

, 
설

계
 

등
)하

는
 

사
업

, 
단

 

공
사

계
약

 체
결

은
 제

2항
에

 따
른

다
.

  
3.

 그
 밖

에
 조

속
한

 사
업

추
진

 등
을

 
해

 불
가

피
하

다
고

 
앙

서
의

 

장
이

 인
정

하
는

 경
우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련
 

시
공

ㆍ
납

품

업
체

가
 

부
당

한
 

방
법

으
로

 
계

약
을

 
체

결
ㆍ

수
행

한
 

사
실

을
 

확
인

한
 

경
우

 
확

인
된

 
날

로
부

터
 

2년
간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한

 
시

공
ㆍ

납
품

업
체

로
 선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아
울

러
 상

기
 사

실
을

 확
인

한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하
고

, 
부

정
당

업
체

 
제

재
확

인
서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서

식
 

참
조

)를
 

작
성

하
여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을

 

통
해

 등
록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⑥

 
사

업
상

자
의

 
임

직
원

, 
직

계
존

비
속

 
등

이
 

운
하

는
 

업
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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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 
계

열
 

계
에

 
있

는
 

업
체

ㆍ
단

체
와

 
계

약
 

는
 

거
래

를
 

할
 

수
 

없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은
 경

우

 
 2

. 
자

치
단

체
 

는
 

조
달

청
에

 계
약

을
 

탁
하

여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는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에
 따

라
 공

개
경

쟁
입

찰
을

 하
는

 경
우

  
3

.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직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공
개

경
쟁

입
찰

에
 

따
라

 계
약

체
결

을
 

한
 경

우

제
5

8
조

(농
식

품
사

업
자

 
집

행
 

등
)  

①
 

사
업

상
자

는
 

농
식

품
사

업

자
 

 
자

부
담

을
 

집
행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집
행

증
빙

자
료

 
형

태
로

 
증

빙
하

여
야

 
한

다
.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는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아
래

 
증

빙
자

료
를

 
반

드
시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1

. 
제

5
4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를
 

통
한

 
이

체
 

 
이

와
 

련
된

 
증

빙
자

료

  
2.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
8조

제
1항

에
 

따
른

 
사

업
자

등
록

을
 

마
친

 
자

가
 

발
행

한
 

자
세

계
산

서
 

 이
와

 
련

한
 증

빙
자

료

  
3.

 
제

54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와

 연
계

된
 보

조
사

업
 

용
 

카
드

(신
용

카
드

 
는

 체
크

카
드

)

  
4.

 
제

57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계

약
에

 
한

 

선
수

 
는

 정
산

 
요

청
련

 
서

류
 일

체

  
5

. 
사

업
자

등
록

을
 

하
지

 
아

니
한

 
농

업
인

으
로

부
터

 
농

산
물

을
 

구
입

하
고

자
 

하
는

 
경

우
, 

농
업

경
체

에
 

등
록

된
 

공
자

가
 

매
하

는
 

품
목

이
 

시
된

 
자

료
 

 
자

필
로

 
서

명
한

 
거

래
수

증
. 

이
와

 

련
된

 
융

기
 

거
래

자
료

. 
다

만
, 

이
 

경
우

 
1천

만
원

 
이

내
의

 

농
산

물
로

 제
한

한
다

.

  
6.

 
원

칙
으

로
 사

업
상

자
의

 
자

가
시

공
으

로
 

인
한

 
인

건
비

 
지

출
은

 

인
정

하
지

 
아

니
한

다
. 

다
만

, 
연

간
 

사
업

비
가

 
3천

만
원

 
미

만
인

 

사
업

에
 

하
여

 
사

업
비

의
 

6분
의

 
1 

한
도

 
내

에
서

 
직

노
무

비
 

 
직

노
무

비
 

용
역

비
에

 
해

당
하

는
 

부
분

(사
업

상
자

 
 

직
계

 

존
·비

속
 

 
1인

에
 

한
함

)을
 

지
출

할
 

수
 

있
으

며
, 

다
음

 
각

 
목

에
 

해
당

하
는

 증
빙

자
료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가
. 

직
노

무
비

에
 

하
여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승
인

받
은

 자
료

  
  

나
. 

계
약

당
사

자
로

부
터

 직
노

무
에

 
한

 용
역

비
를

 
받

은
 경

우
 

직
노

무
비

 용
역

비
에

 
련

한
 노

무
내

역
과

 
융

기
 거

래
자

료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연

간
 

사
업

비
의

 
일

부
를

 
사

업
상

자
로

 

하
여

 다
음

 각
 호

에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자

부
담

을
 

우
선

 
집

행

하
게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자

치
단

체
가

 
직

 
수

행
하

는
 

사
업

은
 

제
외

한
다

.

  
1.

 
연

간
 

사
업

비
에

 
한

 
자

부
담

 
비

율
이

 
10

0분
의

 
20

 
이

상
이

고
 

연
간

 자
부

담
 

액
이

 2
억

원
 이

상
인

 
경

우
, 

자
부

담
 

액
은

 
사

업
 

착
수

 시
 

10
0분

의
 

50
에

 
해

당
하

는
 

액
을

 
집

행
하

고
, 

연
간

 
사

업

량
의

 
10

0분
의

 
50

에
 

해
당

할
 

때
부

터
 

기
성

고
에

 
따

른
 

보
조

 

는
 

융
자

 
집

행
시

마
다

 
보

조
 

는
 

융
자

을
 

합
한

 
액

의
 

집
행

 비
율

 이
상

 자
부

담
 

액
 집

행

  
2.

 
제

1호
 

외
의

 
경

우
는

 
공

사
 

종
류

별
 

는
 

사
업

 
내

용
별

 
연

간
 

자
부

담
 

액
 

액
을

 사
업

을
 착

수
할

 때
부

터
 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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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69
조

제
4항

에
 따

라
 

출
을

 반
납

한
 경

우
는

 제
2항

에
 따

른
 

지
원

 
비

율
을

 
용

함
에

 
있

어
 

해
당

 
액

만
큼

 
융

자
가

 
자

부
담

으
로

 

변
경

된
 것

으
로

 
본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자

부
담

에
 

따
른

 
사

업
의

 
실

(세
부

 

사
업

 
내

용
 

는
 

세
부

 
시

설
에

 
소

요
된

 
자

재
의

 
수

량
·

액
 

 

노
무

비
 

등
의

 
명

세
가

 
포

함
된

 
것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이

 
사

업

시
행

지
침

과
 

제
5

4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용

 
계

좌
 

사
용

, 
제

58
조

제
1항

제
6호

에
 

따
른

 
직

노
무

비
 

증
빙

자
료

, 
제

58
조

제
2항

에
 

따
른

 

자
부

담
 

우
선

집
행

원
칙

 
등

 
농

식
품

사
업

자
 

집
행

이
 

규
정

에
 

합
하

다
고

 
단

될
 

경
우

 
별

지
 

제
8호

서
식

으
로

 
통

보
하

여
 

출

취
기

에
서

 
출

을
 

실
행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의
 

성
격

상
 

실
을

 
확

인
하

는
 

것
이

 
당

하
지

 
아

니
하

여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로
 정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별

표
 

2의
 

표
단

가
에

 
해

당
하

는
 

공
종

, 

시
설

, 
설

비
 

등
에

 
하

여
는

 
사

업
자

의
 

집
행

이
 

표
단

가
 

내
에

서
 

집
행

되
도

록
 

사
업

계
획

수
립

을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표
단

가
를

 
과

하
여

 
사

업
계

획
을

 
수

립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책

임
 

하
에

 
철

한
 

검
토

·

확
인

(사
업

비
 

산
출

근
거

, 
견

서
, 

원
가

계
산

서
, 

타
 

시
공

사
례

 
등

)을
 

거
쳐

 
사

업
계

획
을

 
수

립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57
조

제
1항

에
 

따
른

 

입
찰

계
약

 
 

제
57

조
제

3항
에

 
따

른
 

조
달

서
비

스
를

 
받

은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⑥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로

 
하

여
 

리
스

융
을

 

활
용

하
지

 
않

도
록

 
하

고
 

사
업

비
 

일
부

를
 

리
스

방
식

으
로

 
집

행
한

 

경
우

에
는

 
해

당
 

액
만

큼
 

융
자

가
 

자
부

담
으

로
 

변
경

된
 

것
으

로
 

보
며

 사
업

비
를

 지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제
5

9
조

(농
식

품
사

업
자

 실
보

고
 

 검
증

)  
①

 농
식

품
사

업
자

 
 

보
조

인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
보

조
법

」

제
27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하
을

 
때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폐

지
의

 
승

인
을

 
받

았
을

 
때

,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에

는
 

2
개

월
 

이
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경
우

에
는

 
3

개
월

 
이

내
)에

 
정

산
보

고
서

 
등

이
 

포
함

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실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인
 

농
업

경
체

가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할
 때

까
지

 

농
업

경
정

보
의

 등
록

을
 유

지
하

는
지

 여
부

를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1항
의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할
 

때
에

는
 

제
58

조
제

1항
에

 
따

른
 

경
비

를
 

재
원

별
로

 
명

백
히

 
한

 

정
산

보
고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이
 

정
하

는
 

서
류

를
 

함
께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이

 

정
하

는
 서

류
란

 계
산

서
 등

을
 말

한
다

.

  
③

 
제

1항
에

 
따

른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할
 

때
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이
 

3억
원

 
이

상
일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3조
에

 
따

른
 

감
사

인
으

로
부

터
 

정
산

보
고

서
를

 
검

증
받

은
 

후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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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제

5
조

에
 

따
른

 
공

기
업

 
는

 
정

부
기

이
거

나
 

「
지

방
공

기
업

법
」

제
2조

 
 제

3조
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인

 경
우

 
 3

. 
그

 
밖

에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이
 

필
요

하
지

 
않

거
나

 
곤

란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④

「
보

조
법

」
제

27
조

의
2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의
3에

 

따
라

 같
은

 회
계

연
도

 
 

앙
서

의
 장

으
로

부
터

 교
부

받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총

액
이

 
10

억
 

원
 

이
상

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이
하

 
이

 
조

에
서

 
‘특

정
사

업
자

’라
 

한
다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통

지
받

은
 

날
부

터
 

3개
월

 
이

내
에

 

감
사

인
을

 
선

임
하

여
야

 
하

고
, 

해
당

 
회

계
연

도
 

종
료

일
부

터
 

4개
월

 

이
내

에
 

감
사

인
이

 
작

성
한

 
감

사
보

고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⑤

 
특

정
사

업
자

가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등

 
다

른
 

법
률

에
 

따
라

 
회

계
감

사
를

 
받

는
 

경
우

 
제

4항
의

 
감

사
보

고
서

를
 

갈
음

하
고

, 
해

당
 법

률
에

 따
라

 작
성

된
 감

사
 

련
 보

고
서

를
 제

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감
사

 
련

 
보

고
서

에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한
 

감
사

의
견

이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⑥

 
제

3항
 

 
제

4항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검
증

 
 

회
계

감
사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은
 사

업
비

에
 

포
함

할
 수

 있
다

.

 
 ⑦

 
정

산
보

고
서

 
작

성
 

 
검

증
, 

회
계

감
사

를
 

한
 

세
부

 
기

은
 

각
각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지
침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지
침

」
,「

보
조

사
업

자
 

회
계

감
사

 세
부

기
」

에
 따

른
다

.

제
6

0
조

(
요

재
산

의
 

등
록

 
등

)  
①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으
로

 

별
표

 4
에

 해
당

하
는

 재
산

을
 취

득
한

 경
우

 
15

일
 이

내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된

 
요

재
산

에
 

하
여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1개
월

 
이

내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국
민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③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요
재

산
 

 부
동

산
에

 
한

 소
유

권
 등

기
를

 

할
 

때
에

는
 

‘보
조

이
 

지
원

된
 

부
동

산
 

증
명

서
’(

별
지

 
제

9호
서

식
)를

 

사
업

시
행

기
으

로
부

터
 

발
부

 
받

아
 

할
 

등
기

소
에

 
제

출
하

여
 

부
기

등
기

를
 하

고
, 

제
59

조
제

1항
에

 따
른

 실
보

고
서

에
 부

기
등

기
를

 

한
 

등
기

서
류

를
 

포
함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통

합

리
망

으
로

 
등

록
된

 
부

동
산

에
 

해
서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부
기

등
기

 여
부

를
 확

인
할

 수
 있

다
.

제
6

1
조

(농
식

품
사

업
자

 확
정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제

59
조

에
 

따
른

 
실

보
고

서
를

 
제

출
 

받
은

 
경

우
 

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실

에
 

해
 

법
령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의

 
내

용
, 

정
산

보
고

서
의

 
내

용
 

등
을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②

 
정

산
보

고
서

 
지

출
내

역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22
조

제
7항

,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
26

조
의

2,
「

산
업

안
보

건
법

」
제

30
조

제
3항

 
「

건
설

업
 

산
업

안
보

건
리

비
 

계
상

 
 

사
용

기
」

제
8조

에
 

따
라

 
공

사
계

약
을

 
수

반
하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경
우

 
공

사
원

가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보

험
료

·노
인



-
 
1
1
0
 -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산

업
안

보
건

리
비

 
등

의
 

제
 

경
비

는
 

사
후

 

정
산

하
여

야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실

보
고

서
의

 
검

토
 

결
과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시

정
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명
할

 
수

 
있

다
. 

만
일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시
정

조
치

 
명

령
을

 
이

행
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른
 

검
토

결
과

 
실

이
 

합

하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지
원

하
여

야
 

할
 

농
식

품
사

업
자

을
 

확
정

하
고

 사
업

상
자

 
 

출
취

기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제
59

조
제

1
항

에
서

 

정
한

 
기

한
 

내
에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하

지
 

않
은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해
서

는
 

지
연

기
간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비

율
을

 
참

고
하

여
 

실
보

고
서

가
 

제
출

된
 

이
후

 
최

로
 

지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삭

감
할

 수
 있

다
.

 
 

1.
 

3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1

0%
 이

내
 삭

감

 
 

2.
 6

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2

0%
 이

내
 삭

감

 
 

3.
 

12
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50
%

 이
내

 삭
감

 
 ⑥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59

조
제

3항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검
증

보
고

서
 

 제
59

조
제

4항
에

 따
른

 회
계

감
사

보
고

서
에

 
하

여
 오

류
나

 

락
이

 
외

부
 

기
의

 
감

사
 

등
에

 
의

하
여

 
발

견
될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총

부
서

장
은

 
검

증
기

의
 

귀
책

정
도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에

 
따

른
 

조
치

를
 취

할
 수

 있
다

.

  
1.

 검
증

기
의

 고
의

 
는

 
과

실
로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검
증

기
 

지
정

을
 취

소
하

고
, 

해
당

 
사

실
을

 
안

 
날

부
터

 
3년

 

간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검

증
업

무
 수

행
을

 제
한

한
다

.

  
2.

 검
증

기
의

 부
주

의
 

는
 과

실
로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해

당
 

사
실

을
 

안
 

날
부

터
 

2
년

 
간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검
증

업
무

자
격

을
 제

한
한

다
.

  
3.

 검
증

기
의

 부
주

의
 

는
 과

실
로

 경
미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는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검
증

을
 지

체
하

거
나

 
검

증
 

조
서

의
 

리
가

 
부

실
한

 
경

우
 

주
의

 
조

치
를

 
취

하
며

, 
연

간
 

3
번

 
이

상
 

주
의

 
조

치
를

 
받

은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하

여
 

1
년

 
간

 

검
증

업
무

 수
행

을
 제

한
한

다
.

제
6

2
조

(농
식

품
사

업
자

의
 

이
월

)  
①

 
사

업
상

자
는

 
사

업
자

 
 

해
당

 
회

계
연

도
 

내
에

 
지

출
하

지
 

못
한

 
액

(제
70

조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농
앙

회
 

등
에

 
이

미
 

여
된

 
액

은
 

제
외

한
다

)은
 

원
칙

으
로

 다
음

 회
계

연
도

에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없

다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사

업
상

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이

월
 

는
 

재
이

월
하

여
 

사
업

자
을

 
사

용
할

 
수

 
있

으
나

, 
이

월
액

 
는

 
재

이
월

액
은

 다
른

 용
도

로
 사

용
할

 수
 없

다
.

  
1.

 
연

도
 내

에
 지

출
원

인
행

를
 하

고
 불

가
피

한
 

사
유

로
 연

도
 내

에
 

지
출

하
지

 못
한

 경
비

와
 지

출
원

인
행

를
 하

지
 아

니
한

 그
 부

경
비

  
2.

 인
건

비
 등

 경
상

 경
비

, 
재

해
복

구
 경

비
, 

입
찰

공
고

 후
 장

기
간

이
 

소
요

되
거

나
 

상
에

 
의

한
 

계
약

 
등

으
로

 
장

기
간

이
 

소
요

되
는

 

경
비

. 
이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재

이
월

 가
능



-
 
1
1
1
 -

  
3.

 
그

 
밖

에
 

이
월

이
 

불
가

피
하

다
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인

정

하
는

 경
우

  
③

 
제

2항
제

1호
 

 
제

3호
에

 
따

라
 

이
월

한
 

사
업

자
에

 
해

서
는

 

다
시

 이
월

할
 

수
 

없
다

.

제
6

3
조

(집
행

잔
액

 
등

 
반

납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61

조
제

4항
에

 따
른

 
농

식
품

사
업

자
 확

정
을

 한
 경

우
 사

업
상

자
로

부
터

 

집
행

잔
액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발

생
한

 
이

자
 

등
을

 

반
납

 
받

아
야

 
한

다
. 

반
납

 
받

아
야

 
하

는
 

집
행

잔
액

은
 

당
 

사
업

계
획

에
 

따
른

 
보

조
율

 
등

에
 

따
라

 산
정

한
다

. 
이

자
산

정
이

 
곤

란
한

 

경
우

 다
음

 
각

 
호

에
 

따
라

 산
정

한
다

.

  
1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제

외
한

 
사

업
상

자
인

 
경

우
로

서
 

발
생

이
자

 

산
정

이
 

곤
란

한
 

때
에

는
「

민
법

」
제

37
9조

의
 

법
정

이
율

인
 

연
 

5
%

를
 

용

  
2.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경

우
 

자
치

단
체

가
 

융
기

과
 

약
정

한
 

보
통

 
리

로
 

산
정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농
식

품
사

업
자

 확
정

을
 한

 경
우

 민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집
행

잔
액

 
 

이
자

에
 

하
여

 
반

납
을

 
명

해
야

 

한
다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다

른
 

법
률

에
 

따
라

 
납

부
기

한
이

 
명

시

되
어

 
있

지
 

아
니

한
 

경
우

,「
국

세
징

수
법

」
제

11
조

에
 

따
라

 
납

부
의

 

고
지

를
 

하
는

 
날

부
터

 
30

일
 

이
내

로
 

지
정

할
 

수
 

있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이
나

 
시

 
는

 
사

변
 

등
 

부
득

이
한

 
사

유
로

 
그

 
기

간
 

내
에

 

환
수

을
 

납
부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사

유
가

 
없

어
진

 
날

로
부

터
 

7
일

 
이

내
에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과

 
련

하
여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자

치

단
체

인
 

경
우

 
집

행
잔

액
 

 
이

자
의

 
반

납
기

한
을

 
반

납
액

, 
결

산

일
정

 
등

을
 

감
안

하
여

 
정

하
되

 
사

업
이

 
완

료
된

 
해

의
 

다
음

 
연

도
 

내
에

는
 반

납
이

 
완

료
될

 수
 있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시
행

으
로

 발
생

한
 부

가
가

치
세

 

환
 등

은
 세

외
수

입
으

로
 계

상
하

여
야

 하
며

, 
부

가
가

치
세

 환
 

신
청

 
이

라
도

 
최

 
정

산
 

시
에

 
상

되
는

 
부

가
가

치
세

 
환

 

 
보

조
비

율
 

만
큼

을
 

미
리

 
사

업
비

에
서

 
공

제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⑤

 
제

4
항

에
도

 
불

구
하

고
, 

부
가

가
치

세
 

환
을

 
동

일
한

 
사

업
에

 

재
투

자
하

려
는

 
경

우
에

는
 

그
 

내
역

을
 

명
확

히
 

하
여

 
사

업
계

획
에

 

미
리

 
반

하
거

나
 

사
업

계
획

변
경

을
 

통
해

 
반

하
여

야
 

하
며

,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재
투

자
를

 
승

인
할

 
경

우
 

부
가

가
치

세
 

환
 

 보
조

비
율

 만
큼

은
 자

부
담

으
로

 인
정

해
서

는
 아

니
 된

다
.

제
6

4
조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정

보
공

시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해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10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1
조

의
2에

 
따

라
 

해
당

 

회
계

연
도

 
종

료
일

로
부

터
 

4개
월

 
이

내
에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해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1.

 제
34

조
제

1항
에

 따
른

 사
업

신
청

서

  
2.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입

 
 지

출
 내

역

  
3.

 제
59

조
제

1항
 

 제
3항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검

증
보

고
서

  
4.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련
 감

사
 지

사
항



-
 
1
1
2
 -

 
 5

. 
제

59
조

제
4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한
 

감
사

보
고

서
 

는
 

감
사

 
련

 보
고

서

 
 6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재

무
제

표
 

 결
산

서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정

보
공

시
에

 
한

 
세

부

사
항

에
 

하
여

는
「

보
조

사
업

자
 

정
보

공
시

 
세

부
기

」
을

 
용

한
다

.

제
6

5
조

(융
자

 
조

건
의

 
결

정
)  

①
 

융
자

 
조

건
은

 
사

업
자

과
장

이
 

이
를

 
결

정
 

는
 변

경
한

다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출

받
은

 
자

로
부

터
 

출
 

기
간

의
 

연
장

 

신
청

이
 

있
을

 
때

에
는

 
사

업
지

원
과

장
이

 
그

 
필

요
성

을
 

인
정

하
여

 

사
업

자
과

장
에

게
 

융
자

 
조

건
의

 
변

경
을

 
요

구
하

는
 

경
우

에
 

한
하

여
 

이
를

 
변

경
할

 
수

 
있

다
. 

다
만

, 
업

무
를

 
신

속
하

게
 

처
리

하
기

 
하

여
 

개
별

규
정

에
 

따
로

 
정

한
 

경
우

는
 

사
업

지
원

과
장

과
 

사
업

자
과

장

과
의

 
합

의
를

 
거

쳐
 직

 
변

경
할

 수
 

있
다

.

  
③

 
제

2항
의

 
경

우
 

사
업

자
과

장
은

 
미

리
 

사
업

자
의

 
세

입
을

 

담
당

하
는

 과
장

 
 

산
과

장
과

 
의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2
항

 
단

서
에

 
따

라
 

사
업

지
원

과
장

이
 

융
자

 
조

건
을

 
변

경
한

 

때
에

는
 

사
업

자
과

장
과

 
합

의
된

 
내

용
을

 
사

업
자

리
자

에
게

 

알
려

야
 한

다
.

제
6

6
조

(융
자

의
 

방
법

)  
①

 
융

자
를

 
실

행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사

업

자
리

자
(사

업
자

리
자

가
 

지
정

되
지

 
아

니
한

 
경

우
는

 
사

업

자
과

장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는
 

농
업

동
조

합
앙

회
 

 
농

은
행

, 
산

림
조

합
앙

회
, 

그
 

밖
에

 
법

령
에

 
의

하
거

나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의
 

지
정

을
 

받
아

 
사

업
자

의
 

융
자

에
 

한
 

업
무

를
 담

당
하

는
 기

(이
하

 "
농

앙
회

등
"이

라
 한

다
)의

 신
청

에
 

따
라

 사
업

자
을

 농
앙

회
등

에
 

여
한

다
.

  
②

 
농

앙
회

등
은

 
제

1항
에

 
따

라
 

여
을

 
사

업
상

자
에

게
 

직
 

출
하

거
나

 지
역

농
업

동
조

합
, 

지
역

축
산

업
동

조
합

, 
품

목
별

·

업
종

별
 

동
조

합
등

에
 재

여
한

다
.

  
③

 
농

업
동

조
합

 
등

은
 

제
2항

에
 

따
라

 
재

여
을

 
사

업
상

자

에
게

 
출

한
다

.

제
6

7
조

(융
자

한
도

액
의

 
배

정
 

요
구

 
등

)  
①

 
사

업
지

원
과

장
은

 
매

월
 

다
음

 각
 호

의
 기

으
로

부
터

 사
업

자
의

 
소

요
 

액
을

 
악

하
여

 

사
업

자
과

장
에

게
 융

자
한

도
액

의
 배

정
을

 요
구

하
여

야
 한

다
.

  
1.

 
시

군
 등

을
 사

업
시

행
기

으
로

 하
는

 사
업

의
 

경
우

는
 해

당
 시

군
 

등
을

 
할

하
는

 시
도

  
2.

 제
1호

 외
의

 사
업

의
 경

우
는

 해
당

 사
업

의
 사

업
시

행
기

  
②

 
시

도
가

 
제

1항
제

1호
에

 
따

라
 

사
업

자
의

 
소

요
 

액
을

 
악

할
 

때
에

는
 

시
군

 
등

으
로

 
하

여
 

사
업

상
자

로
부

터
 

신
청

을
 

받
아

 

악
한

 
액

을
 제

출
하

게
 

하
여

야
 한

다
.

  
③

 
시

군
 

등
이

 
사

업
상

자
로

부
터

 
제

2항
에

 
따

른
 

신
청

을
 

받
을

 

때
에

는
 

회
계

연
도

 
내

에
서

 
신

청
일

이
 

속
하

는
 

달
의

 
다

음
 

달
 

말

일
까

지
 

출
이

 
가

능
하

다
고

 
단

되
는

 
액

을
 

기
재

한
 

서
류

를
 

받
아

야
 한

다
.

  
④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사
업

시
행

기
이

 사
업

자
의

 
소

요
 

액
을

 

악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사
업

상
자

로
부

터
 신

청
을

 받
아

야
 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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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사
업

시
행

기
이

 
제

4항
에

 따
라

 사
업

자
의

 

소
요

 
액

을
 

악
할

 
때

에
는

 
회

계
연

도
 

내
에

서
 

신
청

일
이

 
속

하
는

 

달
의

 
다

음
달

 
말

일
까

지
 

출
이

 
가

능
하

다
고

 
단

되
는

 
액

을
 

기
재

한
 서

류
를

 사
업

상
자

로
부

터
 

받
아

야
 한

다
.

제
6

8
조

(융
자

한
도

액
의

 
배

정
 

 
출

정
액

의
 

확
정

 
등

)  
①

 

사
업

자
과

장
은

 
제

6
7조

제
1항

에
 

따
라

 
사

업
지

원
과

장
이

 
요

구
한

 

액
의

 
범

 
내

에
서

 
사

업
자

 
리

자
에

게
 융

자
한

도
액

을
 배

정

하
고

 그
 내

용
을

 지
체

없
이

 사
업

지
원

과
장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사

업
지

원
과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융

자
 한

도
액

 
 소

 사
업

에
 

해
당

하
는

 
액

을
 

별
지

 
제

1
0호

서
식

에
 

따
라

 
지

체
없

이
 

제
67

조

제
1

항
 

각
 

호
의

 
기

에
 

배
분

하
고

 
그

 
내

용
을

 
사

업
자

리
자

 

 
농

앙
회

등
에

 지
체

없
이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③

 
시

도
가

 
제

2항
에

 
따

라
 

사
업

지
원

과
장

으
로

부
터

 
융

자
한

도
액

을
 

배
분

받
은

 
때

에
는

 
이

를
 

별
지

 
제

11
호

서
식

에
 

따
라

 
지

체
없

이
 

시
군

 

등
에

 재
배

분
하

고
 그

 내
용

을
 농

앙
회

등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④
 

시
군

 
등

은
 

제
3항

에
 

따
라

 
배

분
된

 
융

자
한

도
액

 
범

 
내

에
서

 

지
체

없
이

 
사

업
상

자
별

로
 

출
할

 
액

(이
하

 
"

출
정

액
"

이
라

 한
다

)을
 확

정
하

고
, 

그
 확

정
일

(이
하

 "
출

정
액

확
정

일
"

이
라

 
한

다
) 

 
출

정
액

을
 

별
지

 
제

12
호

서
식

에
 

따
라

 
지

체

없
이

 
해

당
 

출
취

기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제

67
조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사

업
시

행
기

이
 

출
정

액
을

 

확
정

하
여

 
사

업
상

자
 

 
출

취
기

에
 

통
지

할
 

때
에

 
제

4항
을

 

용
한

다
. 

다
만

, 
제

4항
 

 
"시

군
 

등
"은

 
"사

업
시

행
기

"으
로

, 

"제
3항

"은
 "

제
2

항
"으

로
 한

다
.

  
⑥

 
출

취
기

이
 

제
4항

 
는

 
제

5
항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으
로

부
터

 
출

정
액

을
 

통
지

받
은

 
때

에
는

 
이

를
 

해
당

 
사

업

상
자

에
게

 
통

지
하

고
, 

신
속

하
게

 
출

이
 

실
행

될
 

수
 

있
도

록
 

구

하
여

야
 한

다
.

  
⑦

 
출

취
기

이
 제

6항
에

 따
라

 
구

한
 후

 3
개

월
 이

상
 

출
이

 

실
행

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그

 
내

용
을

 
사

업
시

행
기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6

9
조

(
여

 
 

출
의

 
실

행
 

등
)  

①
 

사
업

자
리

자
는

 
사

업

지
원

과
장

으
로

부
터

 
제

68
조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후
 

농

앙
회

등
으

로
부

터
 

제
66

조
제

1항
에

 
따

른
 

신
청

이
 

있
는

 
경

우
가

 

아
니

고
는

 제
68

조
제

1항
에

 따
른

 
융

자
한

도
액

의
 

부
 

는
 

일
부

를
 

여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②

 
제

68
조

제
4항

에
 

따
라

서
 

확
정

된
 

출
정

액
 

범
 

내
에

서
 

출
취

기
이

 
그

의
 

자
으

로
 

미
리

 
출

을
 

실
행

한
 

경
우

로
서

 

농
앙

회
등

이
 그

 증
명

서
를

 붙
여

 해
당

 
액

을
 

여
하

여
 달

라
는

 

요
구

가
 

있
을

 
때

에
는

 
사

업
자

리
자

는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그
 요

구
액

을
 

여
하

여
야

 한
다

.

  
③

 
출

취
기

이
 

사
업

상
자

에
게

 
출

을
 

실
행

할
 

때
에

는
 

제
58

조
제

2항
에

 
따

라
 

자
부

담
 

우
선

 
집

행
을

 
사

업
시

행
기

이
 

확
인

한
 

해
당

 
사

업
 

실
에

 
상

응
하

는
 

액
 

범
 

내
에

서
 

출
을

 

실
행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의
 

성
격

상
 

실
을

 
확

인
하

는
 

것
이

 

당
하

지
 

아
니

하
여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로
 

정
한

 
경

우
(「

국
고

리
법

 
시

행
령

」
제

40
조

제
1항

제
14

호
에

 
따

라
 

선
을

 
지

하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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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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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

를
 

포
함

하
며

, 
이

하
 

"실
확

인
 

지
사

유
"라

 
한

다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④

 
사

업
시

행
기

은
 

제
68

조
제

7항
에

 
따

른
 

출
취

기
의

 
통

지
 

내
용

과
 매

 분
기

 말
 

재
 사

업
상

자
의

 사
업

 추
진

 상
황

을
 종

합

으
로

 
검

토
하

여
 

제
78

조
제

2항
에

 
따

른
 

도
회

수
 

사
유

로
 

출
정

액
을

 
해

당
 

회
계

연
도

 
내

에
 

출
할

 
수

 
없

다
고

 
단

될
 

때
에

는
 

별
지

 제
13

호
서

식
에

 1
0일

 이
내

의
 반

납
 기

한
을

 정
하

여
 농

앙
회

등
이

 
해

당
 

액
에

 
상

응
하

는
 

여
을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하
도

록
 

출
취

기
(농

업
동

조
합

등
에

 
한

한
다

)을
 

경
유

하
여

 
농

앙
회

등
에

 
통

지
하

고
 

그
 

사
실

을
 

사
업

상
자

에
게

 

알
려

야
 

한
다

.

  
⑤

 
출

취
기

은
 매

 분
기

말
 

재
 제

4항
에

 따
른

 통
지

가
 있

기
 

에
 

제
7

9조
에

 
따

른
 

부
정

수
 

사
유

 
등

으
로

 
출

정
액

을
 

해
당

 
회

계
연

도
 

내
에

 
출

할
 

수
 

없
다

고
 

단
되

는
 

경
우

 
사

업

시
행

기
에

 
그

 
사

실
을

 
통

지
하

여
야

 
하

며
 

사
업

시
행

기
은

 
출

취
기

으
로

부
터

 
통

지
받

은
 

내
용

을
 

확
인

한
 

후
 

출
정

액
을

 

해
당

 
회

계
연

도
에

 
출

할
 

수
 

없
다

고
 

단
된

 
때

에
는

 
제

4항
의

 

규
정

을
 

용
하

여
 해

당
액

에
 상

응
하

는
 

여
이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⑥

 
농

앙
회

등
이

 
제

4항
 

 
제

5항
에

 
따

른
 

액
을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액

을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1.

 
여

일
로

부
터

 
기

산
하

여
 

반
납

기
한

(반
납

기
한

 
이

에
 

반
납

한
 

경
우

는
 

반
납

일
의

 
일

을
 

말
한

다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는

 

반
납

일
의

 
농

앙
회

등
(

융
기

에
 

한
한

다
)의

 
1년

 
만

기
 

정
기

 
리

율
(약

정
리

율
이

 
이

보
다

 
높

은
 

경
우

는
 

약
정

리
율

을
 

말
한

다
)을

 
용

하
여

 
계

산
한

 
액

(반
납

의
무

가
 

있
는

 
기

이
 

융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에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2.

 반
납

기
한

의
 다

음
날

부
터

 기
산

하
여

 반
납

일
의

 
일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농

앙
회

등
의

 
여

신
계

규
정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계
산

한
 

연
체

출
이

자
(반

납
의

무
가

 
있

는
 

기
이

 
융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에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⑦

 
출

취
기

은
 

제
63

조
제

4항
 

 
제

5항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이

 
통

지
하

는
 

바
에

 
따

라
 

융
자

한
도

액
의

 
배

정
 

일
자

별
로

 
구

분

하
여

 
출

원
장

을
 

리
하

여
야

 한
다

.

제
7

0
조

(회
계

연
도

를
 

경
과

한
 

여
의

 
반

납
 

등
)  

①
 

농
앙

회

등
은

 
해

당
 

회
계

연
도

 
말

까
지

 
출

되
지

 
아

니
한

 
여

은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에
 

해
당

되
는

 경
우

 
출

마
감

일
 연

장
 

는
 

산
이

월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1.

 
사

업
지

원
과

장
은

 사
업

시
행

기
의

 
출

마
감

일
 

연
장

 
는

 
산

이
월

의
 

요
청

을
 

받
았

을
 

경
우

 
해

당
 

회
계

연
도

 
내

 
출

 
실

행
을

 

못
하

는
 

타
당

한
 

사
유

와
 

연
장

승
인

시
 

출
 

실
 

가
능

성
(계

속

사
업

의
 

경
우

 
년

도
 

집
행

실
, 

신
용

수
, 

융
자

담
보

확
보

 
여

부
 

등
),

 
지

원
상

사
업

의
 

추
진

 
가

능
성

(원
인

행
 

여
부

 
등

) 
등

을
 

면
히

 
검

토
하

여
 

불
가

피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 
해

당
 

회
계

연
도

 다
음

 연
도

 6
월

 말
까

지
 

출
기

한
을

 연
장

할
 수

 있
다

.

  
2.

 
사

업
지

원
과

장
은

 
제

1호
의

 
규

정
에

 
따

라
서

 
출

기
한

이
 

연
장

된
 



-
 
1
1
5
 -

자
 

에
 

사
업

은
 

완
료

되
었

으
나

, 
인

·허
가

 
등

 
행

정
차

, 
담

보

물
권

 
확

보
, 

출
서

류
의

 
비

 
등

으
로

 
인

하
여

 
출

마
감

일
까

지
 

출
하

지
 

아
니

한
 

자
은

 
지

 
확

인
·

검
을

 
거

쳐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해
당

 회
계

연
도

 
다

음
 연

도
 8

월
 말

까
지

 재
연

장
할

 

수
 

있
다

. 
다

만
, 

사
업

지
원

이
 

보
조

과
 

융
자

으
로

 
이

루
어

진
 

경
우

 보
조

 이
월

시
 동

 기
간

까
지

 융
자

도
 추

가
 연

장
할

 수
 있

다
.

 
 3

. 
사

업
지

원
과

장
은

 
여

된
 

자
 

에
 

다
음

 
회

계
연

도
 

7월
 

1일
 

이
후

에
 

출
이

 
상

되
는

 
자

은
 

해
당

 
연

도
말

 
이

에
 

회
수

하
여

 
산

이
월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4

. 
제

1호
 

 
제

2호
에

 따
라

서
 

출
마

감
일

을
 연

장
할

 때
에

는
 사

업

지
원

과
장

이
 

사
업

시
행

기
 

 
농

앙
회

등
에

 
제

1호
의

 
경

우
 

1월
15

일
까

지
, 

제
2호

의
 

경
우

 
출

마
감

일
 

일
까

지
 

그
 

내
용

을
 

통
지

하
고

, 
농

앙
회

등
은

 
사

업
자

리
자

에
게

, 
사

업
자

리
자

는
 

사
업

자
과

장
에

게
 연

장
결

과
를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②

 
출

취
기

은
 

융
자

한
도

액
 

 
해

당
 

회
계

연
도

말
(제

1항
 

제
1호

 
 

제
2호

에
 

따
라

 
연

장
된

 
액

은
 

출
마

감
일

)까
지

 
출

되
지

 
아

니
한

 
액

을
 

별
지

 
제

14
호

서
식

에
 

따
라

 
지

체
없

이
 

농

앙
회

등
, 

사
업

자
리

자
 

 사
업

시
행

기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앙
회

등
이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때

에
는

 
해

당
 

여
을

 
다

음
 

회
계

연
도

 
1

월
 

20
일

까
지

, 
출

마
감

일
이

 
연

장
된

 

경
우

에
는

 
출

마
감

일
로

부
터

 
1

0일
까

지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④

 
농

앙
회

등
이

 
제

3항
에

 
따

라
 

여
을

 
반

납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액

을
 함

께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1.

 
여

일
부

터
 

기
산

하
여

 
여

일
이

 
속

하
는

 
회

계
연

도
의

 
다

음
 

회
계

연
도

 1
월

 2
0일

(1
월

 2
0일

 이
에

 반
납

한
 경

우
는

 반
납

일
의

 

일
을

 말
한

다
) 

는
 제

1항
제

1호
 

 제
2호

에
 따

른
 

출
마

감
일

 

경
과

 
10

일
(1

0일
이

 
되

는
 

날
 

이
에

 
반

납
할

 
경

우
는

 
반

납
일

의
 

일
을

 
말

한
다

),
 

제
1항

제
3호

에
 

따
른

 
반

납
일

의
 

일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는
 

반
납

일
의

 
농

앙
회

등
(

융
기

에
 

한
한

다
)의

 

1년
 만

기
 정

기
 

리
율

(약
정

 
리

율
이

 이
보

다
 높

을
 경

우
는

 

약
정

 
리

율
을

 
말

한
다

)을
 

용
하

여
 

계
산

한
 

액
(반

납
 

의
무

가
 

있
는

 기
이

 
융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에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2.

 
여

일
이

 속
하

는
 

회
계

연
도

의
 다

음
 회

계
연

도
 

1월
 2

1일
 

는
 

제
1항

제
1호

 
 제

2호
에

 
따

른
 

출
마

감
일

 
경

과
 

11
일

부
터

 
기

산

하
여

 
반

납
일

의
 

일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는

 
반

납
일

 
재

 

농
앙

회
등

의
 

여
신

계
규

정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계

산
한

 

연
체

출
이

자
(

융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에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이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때
에

는
 

해
당

 

사
업

상
자

에
게

 
해

당
 

액
을

 
출

하
지

 
아

니
한

다
는

 
뜻

을
 

별
지

 

제
15

호
서

식
에

 따
라

 지
체

없
이

 개
별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7

1
조

(이
자

의
 납

부
)  

①
 

여
(

여
 기

간
이

 
1년

 미
만

인
 

경
우

를
 

제
외

한
다

)의
 이

자
는

 
여

일
부

터
 매

 1
년

이
 되

는
 날

에
 납

부
한

다
. 

다
만

, 
개

별
규

정
에

 
납

부
 

일
자

를
 

따
로

 
정

한
 

경
우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1
1
6
 -

  
②

 
출

(
출

 기
간

이
 1

년
 미

만
인

 경
우

를
 제

외
한

다
)의

 이
자

는
 

출
일

부
터

 매
 1

년
이

 되
는

 날
에

 납
부

한
다

. 
다

만
, 

출
취

기
이

 

융
기

이
 아

니
거

나
 사

업
상

자
의

 요
구

에
 따

라
 

출
취

기
이

 

인
정

하
는

 
경

우
는

 
납

부
 

주
기

를
 

1
년

의
 

범
 

내
에

서
 

단
축

할
 

수
 

있
다

.

제
7

장
 사

후
리

제
7

2
조

(사
업

의
 

리
책

임
 

등
)  

①
「

보
조

법
」

제
38

조
에

 
따

른
 

임
규

정
에

 
따

라
 

자
치

단
체

의
 

장
으

로
 

교
부

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리
책

임
은

 
다

른
 

법
령

에
 

규
정

되
어

 
있

는
 

사
항

을
 

제
외

하
고

는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있

다
.

 
 ②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정
부

의
 

자
지

원
을

 
받

아
 

설
치

한
 

시
설

·

설
비

·장
비

 
등

(이
하

 
"시

설
등

"이
라

 
한

다
)을

 
효

율
으

로
 

리
하

기
 

하
여

 
리

책
임

자
를

 
지

정
하

고
,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통

합

리
망

에
 

시
설

등
을

 
등

록
 

 
리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지
원

된
 

농
식

품
사

업

자
이

 
3천

만
원

 
미

만
인

 
시

설
등

에
 

하
여

는
 

읍
·면

·동
장

으
로

 

하
여

 
리

책
임

자
를

 
지

정
하

게
 

하
고

 
검

·보
완

을
 

실
시

하
도

록
 

할
 

수
 

있
다

. 
다

만
 

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인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④

 
제

2항
에

 의
한

 
시

설
등

에
는

 별
표

 3
의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안
내

문

표
안

에
 

의
한

 
표

지
를

 
시

설
등

의
 

입
구

·몸
체

 
는

 
그

 
밖

의
 

잘
 

보
이

는
 곳

에
 견

고
하

게
 설

치
하

거
나

 부
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사
업

장
 

안
리

에
 

해
가

 
된

다
고

 
시

장
·군

수
등

이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설
치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⑤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정
부

의
 자

지
원

을
 

받
아

 설
치

한
 

시
설

등
을

 

지
원

목
 

외
로

 
사

용
하

는
 

것
을

 
방

지
하

기
 

해
 

수
시

로
 

확
인

·

검
을

 
실

시
하

고
, 

매
년

 
1회

 
농

업
동

조
합

 
등

 
제

36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사

업
성

검
토

에
 

참
여

한
 

기
 

등
과

 
함

께
 

합
동

검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⑥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계
획

과
 집

행
 

 사
후

리
 업

무
에

 참
여

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청
, 

시
도

, 
시

군
 

등
의

 
공

무
원

과
 

농
업

동
조

합

등
(

앙
회

를
 

포
함

한
다

)의
 

임
직

원
은

 
모

든
 

련
 

자
료

에
 

실
명

을
 

표
기

한
 기

록
을

 유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7

3
조

(경
장

부
의

 
기

록
 

등
)  

①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국

고
와

 
지

방

비
의

 
합

계
가

 
3천

만
원

 
이

상
을

 
지

원
받

은
 

사
업

상
자

에
 

하
여

 

별
지

 제
16

호
서

식
에

 의
한

 
경

장
부

를
 

기
록

하
여

 사
업

장
에

 비
치

하
게

 하
고

, 
사

업
상

자
로

 
하

여
 사

업
의

 진
행

상
황

과
 

경
성

과
 

등
을

 분
석

토
록

 하
여

야
 한

다
.

  
②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국
고

와
 

지
방

비
의

 
합

계
가

 
3천

만
원

 
미

만
을

 

지
원

받
은

 
사

업
상

자
에

 
하

여
 

별
지

 
제

17
호

서
식

에
 

의
한

 
경

일
지

에
 수

입
 

 지
출

상
황

을
 기

록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7

4
조

(집
행

검
 

 
사

후
리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체

계
인

 집
행

검
 

 사
후

리
 등

을
 

하
여

 

소
속

 
실

·국
별

로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을
 

구
성

·운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
 
1
1
7
 -

 
 ②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은

 
원

장
 

1
인

을
 

포
함

하
여

 
5인

 
이

상
 

10
인

 
이

내
 

원
으

로
 

구
성

하
되

, 
소

속
 

공
무

원
 

 
농

림
축

산
식

품
업

 

련
 

민
간

문
가

로
 

구
성

한
다

. 
다

만
, 

해
당

 
부

처
 

보
조

사
업

 
련

 

이
해

계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원
으

로
 

선
임

하
지

 않
아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은

 
매

 
분

기
 

1회
 

이
상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검
하

고
 

검
결

과
서

를
 정

책
기

획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추

진
계

획
 

비
 

실

  
2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지

원
조

건
 이

행
사

항
 

 
련

 규
정

 
수

여
부

 
 3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의

 
집

행
, 

사
후

리
 개

선
 

 
리

감
독

 등
을

 

해
 필

요
한

 사
항

 
 4

. 
기

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리
감

독
 

등
에

 필
요

한
 사

항
 등

 
 ④

 
정

책
기

획
은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이

 
제

출
한

 
검

결
과

를
 

「
농

업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
제

2
7

조
의

2
에

 
따

라
 

설
립

된
 

농
어

업
경

체
 

지
원

사
업

 
평

가
 

 
성

과
리

 
담

기
에

 
송

부

하
여

 
검

결
과

에
 

한
 

검
증

 
등

을
 

실
시

하
고

 
제

도
개

선
 

등
 

사
후

리
에

 활
용

하
여

야
 

한
다

.

제
7

5
조

(검
사

 
 

사
후

리
 지

도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농

식
품

사
업

자
의

 
검

사
 

 
사

후
리

 
지

도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항
에

 
따

른
 

업
무

는
 

융
자

 
 

이
차

보
의

 
경

우
에

는
「

농
업

·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

제
63

조
의

2제
4항

제
1호

에
 

따
라

 
농

업

정
책

보
험

융
원

장
이

 수
행

할
 

수
 

있
다

.

  
③

 
농

업
정

책
보

험
융

원
장

은
 

제
2항

에
 

의
한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과
정

에
서

 
제

7
9조

에
 

따
른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사

실
을

 
확

인
한

 

때
에

는
 

출
취

기
에

 
하

여
 

출
을

 회
수

토
록

 
하

고
, 

이
차

보
 

사
업

의
 경

우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토

록
 조

치
할

 수
 있

다
.

  
④

 
농

업
정

책
보

험
융

원
장

은
 

제
3항

에
 

따
라

 
출

 
회

수
 

는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조
치

를
 

한
 

때
에

는
 

조
치

일
이

 

속
한

 
분

기
의

 
다

음
 

달
 

말
일

 
이

내
에

 
조

치
한

 
내

용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출

취
기

은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여
신

 
계

 
규

정
(

출
과

 
련

된
 

약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사
업

상
자

의
 

출
(

출
으

로
 

취
득

한
 

재
산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이
 조

항
에

서
 같

다
)의

 사
용

 실
태

를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제
7

6
조

(
요

재
산

의
 

사
후

리
)  

①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60
조

에
 

따
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된

 
요

재
산

에
 

하
여

 
별

표
 

4에
 

따
른

 
사

후
리

기
간

 
는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에
서

 
정

한
 

기
간

이
 

완
료

될
 

때
까

지
 

반
기

별
(6

월
, 

1
2

월
) 

재
액

을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의

 
재

액
은

 
시

장
에

서
 

형
성

된
 

가
격

으
로

 
하

며
, 

시
장

가
격

이
 

없
는

 
경

우
에

는
 

문
성

 
있

는
 

평
가

인
의

 
평

가
에

 
의

하
여

 

결
정

된
 

가
격

으
로

 
한

다
. 

이
 경

우
 

문
성

 
있

는
 

평
가

인
이

란
 

자
산

평
가

업
무

에
 

한
 

문
지

식
, 

경
험

 
 

평
가

상
 

자
산

과
 

련
된

 

시
장

에
 

한
 충

분
한

 지
식

을
 보

유
하

고
 있

는
 사

람
을

 
말

한
다

.

  
③

 
재

평
가

는
 

공
정

가
액

과
 

장
부

액
의

 
차

이
가

 
공

정
가

액
의

 
30

를
 

과
할

 
경

우
에

 
실

시
한

다
. 

다
만

, 
차

액
이

 
1

억
 

원
 

이
하

일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1
1
8
 -

 
 ④

 
제

60
조

제
3

항
에

 
따

라
 

부
기

등
기

한
 

요
재

산
이

 
제

77
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에
 

따
라

 
반

환
 

명
령

된
 

보
조

의
 

부
를

 
반

환

하
거

나
, 

사
후

리
기

간
이

 
지

난
 

경
우

에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별

지
 

제
18

호
서

식
을

 
작

성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부
기

등
기

 
말

소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⑤

 
제

4항
에

 
따

른
 

부
기

등
기

 
말

소
에

 
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사
무

는
「

행
정

권
한

의
 

임
 

 
탁

에
 

한
 

규
정

」
제

32
조

제
1항

제
8

호
나

목
에

 
따

라
 

시
도

지
사

가
 처

리
할

 수
 있

다
.

제
7

7
조

(
요

재
산

 
처

분
의

 제
한

)  
①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별

표
 

4의
 

요
재

산
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의
 

승
인

없
이

 

보
조

의
 교

부
 목

 외
의

 용
도

에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 

담
보

의
 

제
공

에
 

해
당

하
는

 
행

를
 

할
 

수
 

없
다

. 
다

만
, 

부
득

이
하

게
 

요

재
산

에
 

한
 목

외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 

담
보

의
 제

공
 등

이
 

필
요

할
 

경
우

 
별

지
 

제
19

호
서

식
을

 
작

성
하

여
 

해
당

 사
업

시
행

기
에

 

승
인

을
 

요
청

하
여

야
 

한
다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6
조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청
장

의
 

승
인

없
이

 
요

재
산

을
 

처
분

할
 수

 있
다

.

 
 1

. 
제

77
조

제
3항

 
 별

표
 5

에
 따

라
 

요
재

산
의

 처
분

기
에

 해
당

하
는

 환
수

명
령

된
 보

조
 

부
를

 
국

가
에

 
환

수
한

 경
우

  
2.

 
보

조
 교

부
 

목
과

 해
당

 재
산

의
 내

용
연

수
를

 고
려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소

속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이
 정

하
는

 사
후

리
기

간
이

 

지
난

 
경

우
. 

다
만

, 
교

부
조

건
에

 
처

분
 

제
한

기
간

의
 

정
함

이
 

없
는

 

경
우

 해
당

 재
산

의
 통

상
인

 내
용

연
수

까
지

는
 재

산
처

분
을

 제
한

한
 

것
으

로
 

간
주

  
3.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재

산
인

 

경
우

(승
계

취
득

은
 

포
함

되
지

 않
음

).
 

다
만

 제
2호

에
 

따
른

 
기

한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재
산

을
 

처
분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과
 

의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라

 
요

재
산

의
 

여
를

 
승

인
하

는
 경

우
 

여
 

승
인

기
간

 만
큼

 잔
여

사
후

리
기

간
을

 연
장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1항

을
 

반
하

는
 

경
우

 
별

표
 

5의
 

보
조

 

환
수

 
기

에
 

따
라

 
환

수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 
요

재
산

의
 

재

가
치

 
평

가
에

 
소

요
된

 
비

용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부
담

으
로

 할
 수

 있
다

.

  
④

 
제

2항
에

 따
라

 
요

재
산

에
 

한
 

보
조

 환
수

를
 명

하
는

 
경

우
 

납
부

기
한

은
 제

63
조

제
2항

을
 

용
한

다
.

  
⑤

 
제

1항
 

 
제

3항
에

 
따

른
 

요
재

산
 

승
인

 
 

환
수

에
 

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사
무

는
「

행
정

권
한

의
 

임
 

 
탁

에
 

한
 

규
정

」
제

32
조

제
1항

제
8호

가
목

에
 

따
라

 
시

도
지

사
가

 
처

리
할

 
수

 

있
다

.

  
⑥

 
제

5항
에

도
 

불
구

하
고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은

「
행

정
권

한
의

 

임
 

 
탁

에
 

한
 

규
정

」
제

6조
에

 
따

라
 

시
도

지
사

의
 

승
인

 

후
에

도
 

그
 

처
리

가
 

법
하

거
나

 
부

당
하

다
고

 
인

정
될

 
경

우
 

이
를

 

취
소

할
 수

 있
다

.

제
7

8
조

(보
조

의
 

부
정

수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이

하
 

이
 

조
에

서
 

‘부
정

수
 



-
 
1
1
9
 -

사
유

’라
 

한
다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를

 

환
수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
0조

제
1항

제
3

호
, 

제
30

조
제

2항
제

3호
, 

제
33

조

제
1항

제
1

호
에

 
따

른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교

부
 

는
 지

받
은

 경
우

 
 2

.「
보

조
법

」
제

30
조

제
1항

제
1호

, 
제

30
조

제
2항

1호
, 

제
33

조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는
 지

목
과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

.「
보

조
법

」
제

30
조

제
1항

제
2호

에
 

따
라

 
법

령
,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경
우

 
 4

.「
보

조
법

」
제

3
0조

제
2항

제
2

호
에

 따
라

 법
령

을
 

반
한

 경
우

 
 5

.「
보

조
법

」
제

33
조

제
1항

제
3호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한

 경
우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부

도
, 

폐
·휴

업
, 

사
업

포
기

, 
채

무
자

의
 

사
망

 
는

 
계

획
된

 
사

업
을

 
1년

 
이

상
 

추
진

하
지

 

아
니

하
여

 사
업

목
 달

성
이

 불
가

능
하

다
고

 
단

될
 때

(이
하

 이
 조

에
서

 
‘

도
회

수
 

사
유

’라
 

한
다

)에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를
 

회
수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 

요
재

산
의

 
사

후

리
기

간
이

 
경

과
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별
표

 
5의

 
보

조
 

환
수

기
에

 
따

라
 

환
수

할
 

수
 

있
으

며
, 

요
재

산
의

 
재

가
치

 
평

가
에

 

소
요

된
 비

용
의

 부
담

은
 제

7
7조

제
3항

을
 

용
한

다
.

 
 1

. 
삭

제

 
 2

. 
삭

제

  
3.

 삭
제

  
③

 
사

업
시

행
기

이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을
 환

수
 

는
 회

수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정
한

 날
부

터
 기

산
하

여
 징

수
하

여
야

 한
다

.

  
1.

 
제

1항
제

1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일

  
2.

 
제

1항
제

2호
 

부
터

 
제

5호
제

2항
까

지
의

 
경

우
로

서
 

사
업

시
행

기
이

 

고
의

성
이

 
있

다
고

 인
정

한
 

경
우

에
는

 
부

정
수

 
사

유
 

는
 

도

회
수

 
사

유
가

 발
생

한
 

개
시

일
. 

다
만

, 
개

시
일

이
 

명
확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는
 사

업
시

행
기

 등
이

 사
유

가
 발

생
한

 사
실

을
 확

인
한

 일
자

  
3.

 삭
제

  
④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을
 

환
수

할
 

경
우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1항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취
소

에
 

해
당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과

 
이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의

 반
환

을
 명

령
하

여
야

 한
다

.

  
⑤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3

조
의

3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제

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이

 
복

지
사

업
 

는
 

정
부

 
정

책
사

업
을

 
행

하
는

 
것

으
로

 
다

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체

하
기

 
어

려
운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의

를
 

거
쳐

 
사

업
 



-
 
1
2
0
 -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제

한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1

.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사

유
로

「
보

조
법

」
제

3
0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취
소

를
 

1회
 

이
상

 
받

은
 경

우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사
유

「
보

조

법
」

제
30

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취
소

를
 

2회
 

이
상

 받
은

 
경

우

 
 3

.「
보

조
법

」
 

같
은

 
법

 
시

행
령

, 
이

에
 

근
거

한
 

지
침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사
유

로
「

보
조

법
」

제
3

0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최
소

를
 3

회
 이

상
 받

은
 

경
우

 
 ⑥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3

조
의

3에
 

따
라

 
보

조
수

령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보
조

수
령

자
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을

 
제

한
(제

5항
 

 
제

6항
에

 
따

른
 처

분
을

 ‘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라

 한
다

)하
여

야
 한

다
.

 
 1

.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은
 

사
유

로
「

보
조

법
」

제
3

3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1
회

 이
상

 받
은

 경
우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목

과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하
여

「
보

조
법

」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2회
 이

상
 받

은
 경

우

  
3.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하

고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아
「

보
조

법
」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3

회
 이

상
 받

은
 경

우

  
⑦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5항

 
 

제
6항

에
 

따
른

 
처

분
을

 
명

한
 

경
우

 
그

 
사

실
을

 
즉

시
 

기
획

재
정

부
장

 
 

다
른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⑧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와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4

조
의

2 
 

별
표

 
5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반
환

하
여

야
 

할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의
 

5배
 

이
내

의
 

범
에

서
 

사
업

상
자

에
게

 

제
재

부
가

을
 부

과
·징

수
(이

하
 ‘

제
재

부
가

 부
과

’라
 한

다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재

부
가

을
 

부
과

하
기

 
 

는
 

부
과

한
 

후
에

 
사

업

상
자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정

한
 

수
 

등
을

 
이

유
로

「
보

조
법

」
는

 
다

른
 

법
률

에
 

따
라

 
벌

·과
료

, 
몰

수
·추

징
, 

과
징

 
는

 
과

태
료

를
 

부
과

받
은

 
경

우
에

는
 

제
재

부
가

을
 

면
제

·

삭
감

 
는

 변
경

·취
소

할
 수

 있
다

.

  
1.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
보

조
법

」
제

30
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하
고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1항

에
 따

라
 반

환
을

 명
한

 경
우

  
2.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
보

조
법

」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⑨

 
제

8항
에

 
따

른
 

처
분

을
 

받
은

 
사

업
상

자
는

 
제

85
조

제
3항

에
 

따
른

 기
한

 내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이
 정

하
는

 

수
납

기
에

 
제

재
부

가
을

 
내

야
 

하
며

, 
제

재
부

가
을

 
납

부
하

여
야

 



-
 
1
2
1
 -

할
 

자
가

 
납

부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
제

4
항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4
조

의
2제

8항
에

 

따
라

 
그

 
납

부
기

한
의

 
다

음
 

날
부

터
 

납
부

일
의

 
날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다

음
 

각
 

호
에

 
따

라
 

체
납

된
 

액
의

 
10

0분
의

 
5를

 
과

하
지

 아
니

하
는

 
범

에
서

 가
산

을
 

징
수

할
 수

 있
다

.

 
 1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개

월
 

이
내

에
 

납
부

하
는

 
경

우
: 

체
납

된
 

액
의

 
10

0분
의

 
2에

 
해

당
하

는
 

액
. 

다
만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주
일

 
이

내
에

 
납

부
하

는
 

경
우

에
는

 
체

납
된

 

액
의

 1
00

분
의

 
1에

 해
당

하
는

 
액

으
로

 한
다

.

 
 2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개

월
이

 
지

난
 

후
에

 
납

부
하

는
 

경
우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개

월
이

 
경

과
할

 
때

마
다

 

체
납

된
 

액
의

 
10

0분
의

 
1에

 
해

당
하

는
 

가
산

을
 

제
1호

 본
문

에
 

따
른

 가
산

에
 더

한
 

액

 
 ⑩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7
조

의
2에

 
따

라
 

 
다

음
 

제
1호

부
터

 
제

3호
까

지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의
 

명
단

(성
명

·상
호

, 

나
이

 
 

주
소

, 
법

인
인

 
경

우
 

그
 

표
자

의
 

성
명

·나
이

·주
소

 
 

법
인

의
 

명
칭

·주
소

를
 

말
한

다
)과

 
반

행
 

내
용

 
 

반
행

에
 

따
른

 
보

조
 

반
환

 
 

제
재

부
가

 
부

과
내

역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1년

 
간

 
공

표
(이

하
 

‘명
단

공
표

’라
 

한
다

)해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상

자
의

 
반

행
가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제
88

조
에

 따
른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1년

의
 

범
에

서
 

그
 

게
재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으

며
, 

제
4호

부
터

 
제

6
호

까
지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공

표
를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1.

 
제

64
조

에
 따

른
 공

시
의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사

실
을

 

공
시

하
여

 시
정

명
령

, 
보

조
 

삭
감

 
등

의
 

처
분

을
 

3회
 

이
상

 
받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2.

 
제

5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3.

 제
6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수

령
자

  
4.

 공
표

 
상

자
가

 사
망

한
 경

우

  
5.

 공
표

 
상

자
가

「
민

법
」

제
27

조
에

 따
라

 실
종

선
고

를
 받

은
 경

우

  
6.

 
제

88
조

에
 

따
른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명
단

을
 

공
표

할
 실

익
이

 없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⑪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결
정

은
 검

찰
이

 

공
소

를
 제

기
할

 
때

까
지

 
하

여
야

 
하

며
, 

거
짓

 
는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부

정
수

을
 

행
한

 
사

실
이

 
있

다
고

 
사

료
되

는
 

때
에

는

「
형

사
소

송
법

」
제

23
4조

제
2항

에
 따

라
 고

발
하

여
야

 한
다

.

제
7

9
조

(보
조

 
외

 
농

식
품

사
업

자
의

 
부

정
수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이

하
 

이
 

조
에

서
 

‘부
정

수
 

사
유

’라
 

한
다

) 
지

원
된

 
보

조
 

 
간

보
조

 
외

 
농

식
품

사
업

자
(이

하
 

‘융
자

등
’이

라
 

한
다

)의
 

부
 

는
 일

부
를

 환
수

하
여

야
 하

며
, 

이
차

보
 

사
업

의
 

경
우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하

여
야

 
한

다
. 

한
, 

출
취

기
이

 

부
정

수
 사

유
를

 확
인

한
 때

에
는

 그
 사

유
 

 부
정

수
의

 개
시

일
을

 
농

앙
회

 
등

, 
사

업
시

행
기

 
 

사
업

자
리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1
2
2
 -

 
 1

. 
허

자
료

를
 

사
업

시
행

기
 

는
 

출
취

기
에

 
제

출
하

여
 

출
받

은
 경

우

  
2.

 
출

을
 사

업
시

행
지

침
에

서
 정

한
 목

로
 사

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3.

 
제

7
5

조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는
 

농
업

정
책

보
험

융
원

으

로
부

터
 

출
을

 
회

수
하

거
나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하
라

는
 

통
지

 
는

 조
치

가
 있

을
 때

  
②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사
업

상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이
하

 
이

 
조

에
서

 
‘

도
회

수
 

사
유

’라
 

한
다

)를
 

확
인

한
 

때
에

는
 

융
자

등
의

 
부

 
는

 일
부

를
 회

수
하

여
야

 하
며

, 
이

차
보

 사
업

의
 

경
우

 
이

차
보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하
여

야
 

한
다

. 
출

취

기
이

 
도

회
수

 
사

유
를

 
확

인
한

 
때

에
는

 
그

 
사

유
 

 
도

회
수

 

개
시

일
을

 
농

앙
회

 
등

, 
사

업
시

행
기

 
 

사
업

자
리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1.

 
부

도
, 

폐
·휴

업
, 

사
업

포
기

, 
채

무
자

의
 사

망
 

는
 계

획
된

 사
업

을
 

1년
 

이
상

 
추

진
하

지
 

아
니

하
여

 
사

업
목

 
달

성
이

 
불

가
능

하
다

고
 

단
될

 
때

. 
다

만
, 

천
재

지
변

이
나

 
한

 
재

해
, 

본
인

의
 

질
병

 

는
 

이
에

 
하

는
 

불
가

피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로
서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출
을

 
회

수
하

는
 

것
이

 
당

하
지

 
아

니
하

다
고

 

단
하

는
 경

우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2

. 
출

기
간

이
 

1년
 

미
만

인
 

경
우

로
서

 
개

별
규

정
에

 
회

수
 

사
유

를
 

따
로

 정
한

 
경

우

  
3

. 
제

7
5조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는

 
농

업
정

책
보

험
융

원
으

로
부

터
 

출
을

 
회

수
하

거
나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하
라

는
 통

지
 

는
 

조
치

가
 

있
을

 
때

  
③

 
사

업
시

행
기

이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융

자
등

을
 

환
수

 

 
회

수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정
한

 
날

부
터

 

기
산

하
여

 징
수

하
여

야
 한

다
.

  
1.

 제
1항

제
1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출
의

 
출

실
행

일

  
2.

 
제

1항
제

2호
, 

제
2항

제
1호

 
 

제
2호

의
 

경
우

로
서

 
사

업
시

행
기

 

는
 

출
취

기
이

 
고

의
성

이
 

있
다

고
 

인
정

한
 

경
우

에
는

 
부

정

수
 

사
유

 
는

 
도

회
수

 
사

유
가

 
발

생
한

 
개

시
일

. 
다

만
, 

개
시

일
이

 
명

확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는
 

사
업

시
행

기
 

는
 

출
취

기
 등

이
 사

유
가

 발
생

한
 사

실
을

 확
인

한
 일

자

  
3.

 제
1호

 
 제

2호
 외

의
 경

우
는

 
출

취
기

의
 여

신
 

계
규

정
에

 

정
한

 기
한

의
 다

음
 날

  
④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출
을

 
회

수
할

 
때

에
는

 회
수

일
의

 

일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회
수

일
의

 
출

취
기

의
 

여
신

 

계
규

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연
체

 
출

이
자

를
 

포
함

하
여

 

회
수

하
여

야
 한

다
.

  
⑤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1항
의

 
부

정
수

 
사

유
와

 
제

2항
의

 

도
회

수
 

사
유

(이
하

 
이

 
조

에
서

 
제

1
항

의
 

부
정

수
 

사
유

와
 

제

2항
의

 
도

회
수

 사
유

를
 ‘

부
정

수
 사

유
등

’이
라

 한
다

)를
 확

인
한

 

때
에

는
 

출
취

기
으

로
 

하
여

 
제

3항
 

 
제

4항
에

 
따

라
 

부
정

수
 

등
에

 
해

당
하

는
 

출
을

 
회

수
할

 
것

을
 

명
하

고
, 

이
차

보

사
업

의
 

경
우

 
이

차
보

의
 

신
청

 
상

에
서

 
제

외
할

 
것

을
 

명
하

여
야

 한
다

.

  
⑥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2
항

의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
농

어
업

재
해

책
법

」
「

재
난

 
 

안
리

 
기

본
법

」
에

 



-
 
1
2
3
 -

따
라

 
지

원
받

은
 

융
자

의
 

상
환

 
의

무
자

가
 

사
망

하
을

 
때

에
는

 

농
업

경
체

 
등

록
 

완
료

 
후

 
1

년
 

이
상

 
농

활
동

 
인

 
배

우
자

 

는
 

직
계

존
·비

속
이

 
피

해
농

지
를

 
상

속
받

아
 

농
을

 
지

속
하

는
 

경
우

에
 

한
하

여
 

잔
여

출
의

 
승

계
 

 
채

무
자

의
 

변
경

을
 

승
인

할
 

수
 있

다
.

  
⑦

 
융

자
등

에
 

하
여

 제
79

조
제

1항
 

 제
2항

에
 따

른
 부

정
수

 

사
유

등
이

 
확

인
된

 
때

에
는

 
당

사
자

(법
인

의
 

경
우

 
그

 
표

자
를

 

포
함

하
며

, 
기

존
 

법
인

의
 

업
무

를
 

실
질

으
로

 
수

행
하

는
 

법
인

 
등

으
로

 
해

당
 

법
인

을
 

합
병

·분
할

·승
계

한
 

법
인

을
 

포
함

한
다

)에
 

하
여

 
다

음
 

각
 

호
의

 
기

간
(둘

 
이

상
에

 
해

당
되

는
 

경
우

는
 

기
간

이
 

긴
 

것
을

 
말

한
다

)동
안

 
사

업
자

을
 

지
원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이
하

 

‘지
원

제
한

’이
라

 
한

다
).

 
다

만
, 

다
수

의
 

농
업

인
을

 
상

으
로

 
하

는
 

수
안

정
사

업
자

(계
약

재
배

),
 

수
매

사
업

자
 

등
 

생
산

자
단

체
에

 

지
원

되
는

 
자

, 
재

해
복

구
 

자
 

 
가

축
방

종
(의

무
방

종
) 

등
 

련
 

법
률

 
등

에
 

따
른

 
농

업
경

체
 

등
의

 
의

무
 

이
행

을
 

지
원

하
는

 자
에

 
하

여
는

 
외

로
 할

 
수

 있
다

.

  
1

.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액
이

 5
억

원
 이

상
인

 때
 :

 5
년

  
2

.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액
이

 
3

억
원

 
이

상
 

5억
원

 
미

만
인

 
때

 
: 

4년

  
3

.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액
이

 
5천

만
원

 
이

상
 

3억
원

 
미

만
인

 
때

 

: 
3

년

  
4

.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액
이

 
2천

만
원

 
이

상
 

5천
만

원
 

미
만

인
 

때
 :

 
2년

  
5

. 
부

정
수

 사
유

등
의

 
액

이
 2

천
만

원
 미

만
인

 때
 :

 1
년

  
⑧

 
둘

 이
상

의
 

사
업

 
는

 
2 

회
계

연
도

 
이

상
 계

속
하

여
 

지
원

하
는

 

사
업

에
서

 
부

정
수

 
사

유
등

이
 

확
인

된
 

경
우

 
당

사
자

에
 

하
여

 

제
7항

의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액
은

 
해

당
 

사
업

별
 

액
을

 
합

산
한

 

액
으

로
 한

다
.

  
⑨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7항
의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제

2항
에

 

따
른

 
도

회
수

 
사

유
에

 
하

여
는

 
련

 
분

야
에

의
 

기
여

도
 

 

정
황

 
등

을
 

참
작

하
여

 
제

한
 

기
간

을
 

10
0분

의
 

50
으

로
 

단
축

할
 

수
 

있
다

. 
다

만
, 

부
정

수
 

사
유

등
으

로
 

지
원

제
한

이
 

2회
 

이
상

 
반

복
된

 

때
에

는
 지

원
제

한
기

간
 단

축
 

상
에

서
 제

외
한

다
.

  
⑩

 
제

7항
 

 
제

8항
에

 
따

른
 

지
원

제
한

기
간

의
 

기
산

일
은

 
제

79
조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부

정
수

 
사

유
등

이
 

발
생

한
 

사
실

을
 

사
업

시
행

기
의

 
장

 
는

 
출

취
기

 
등

이
 

확
인

한
 

일
자

로
 

한
다

.

  
⑪

 
보

조
 

는
 

간
보

조
이

 
포

함
된

 융
자

사
업

인
 

경
우

, 
제

7항
 

각
 

호
에

도
 

불
구

하
고

 
지

원
제

한
 

기
산

일
 

이
에

 
이

미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으

로
 

시
설

물
 

설
치

공
사

가
 

착
공

되
어

 

진
행

인
 

사
업

은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의
 

승
인

을
 

얻
은

 
경

우
에

 

지
원

을
 할

 수
 있

다
.

제
8

0
조

(농
식

품
사

업
자

의
 

환
수

 
등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행
정

처
분

을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당

사
자

에
게

 
20

일
 

이
내

 
서

면
으

로
 

이
의

신
청

할
 

수
 

있
도

록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1.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경

우
, 

제
78

조
제

1항
·제

2항
에

 
따

른
 



-
 
1
2
4
 -

환
수

 
는

 
회

수
, 

제
7

8
조

제
5

항
·제

6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 
제

78
조

제
8항

에
 

따
른

 
제

재
부

가
 

부
과

, 
제

78
조

제
10

항
에

 

따
른

 명
단

공
표

 등

  
2

. 
융

자
등

의
 

경
우

, 
제

7
9

조
제

1
항

·제
2

항
에

 
따

른
 

환
수

 
는

 

회
수

, 
제

79
조

제
7

항
에

 따
른

 
지

원
제

한
 등

  
②

 
부

정
수

 
등

에
 

따
른

 
환

수
 

는
 

회
수

 
련

 
처

분
명

령
 

 

납
부

기
한

은
 제

6
3조

제
2항

을
 

용
한

다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제

78
조

 
 제

79
조

에
 따

른
 농

식
품

사
업

자
의

 
환

수
 

는
 

회
수

의
 

명
령

을
 한

 경
우

 1
0일

 이
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통

지
를

 
하

여
야

 
한

다
. 

이
 

때
, 

제
78

조
제

8
항

제
1

호
 

 
제

2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2

0호
서

식
에

 따
라

 통
지

를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3항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통

지
를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78

조
제

10
항

에
 

따
른

 

처
분

이
 

필
요

하
다

고
 

단
되

는
 

경
우

 
별

지
 

제
20

호
서

식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에

게
 

제
88

조
에

 
따

른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개

최
를

 
요

청
하

여
야

 한
다

.

  
⑤

 
제

3항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으
로

부
터

 
통

지
를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78

조
제

5항
·제

6항
 

 
제

78
조

제
8

항
에

 
따

른
 

처
분

이
 

필
요

하
다

고
 

단
되

는
 

경
우

 

별
지

 
제

20
호

서
식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에
게

 
제

83
조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개
최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⑥

 
제

1항
 

 
제

2
항

에
도

 
불

구
하

고
 

농
식

품
사

업
자

 
부

정
수

 

사
유

 
등

 
련

 
행

정
처

분
에

 
한

 
별

도
 

법
령

이
 

있
는

 
경

우
 

그
에

 

따
른

다
.

제
8

1
조

(강
제

징
수

)  
①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은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63

조
에

 따
른

 집
행

잔
액

 등
 반

환
, 

제
77

조
에

 
따

른
 

요
재

산
에

 

하
여

 
임

의
처

분
자

에
 

한
 

보
조

 
환

수
, 

제
80

조
제

1항
에

 
따

른
 

부
정

수
 

등
으

로
 

명
령

이
 

된
 

환
수

 
는

 
회

수
 

등
을

 
납

부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않

을
 

경
우

 
10

일
 

이
내

 
납

부
하

도
록

 
독

장
을

 발
부

할
 수

 있
다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납

부
하

지
 

않
을

 
경

우
 

다
음

 
각

 
호

에
 

따
라

 처
분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2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동
종

의
 사

무
 

는
 사

업
에

 
하

여
 

교
부

하
여

야
 

할
 보

조
 

는
 

간
보

조
이

 있
을

 
때

에
는

 
그

 
교

부
를

 
일

시
 

정
지

하
거

나
 

그
 

보
조

 
는

 
간

보
조

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반

환
하

지
 

아
니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액
을

 

상
계

할
 수

 있
다

.

  
2.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3에

 
따

라
 

국
세

 
체

납
처

분
의

 
 

는
 

「
지

방
세

외
수

입
의

 
징

수
 

등
에

 
한

 
법

률
」

에
 

따
라

 
강

제
징

수
 

할
 수

 있
다

. 
강

제
징

수
 할

 경
우

 
반

환
 

는
 환

수
은

 
국

세
와

 

지
방

세
를

 
제

외
하

고
는

 
다

른
 

공
과

이
나

 
그

 
밖

의
 

채
권

에
 

우
선

한
다

.

제
8

2
조

(
여

 
등

의
 

반
납

)  
①

 
농

앙
회

등
이

 
제

79
조

제
1항

에
 

따
라

 
출

취
기

으
로

부
터

 
출

의
 

부
정

수
 

통
지

를
 

받
은

 



-
 
1
2
5
 -

때
에

는
 

출
취

기
이

 여
신

 
계

 규
정

에
 정

한
 의

무
를

 제
로

 

이
행

하
는

지
를

 확
인

하
고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의
 기

한
까

지
 

그
에

 상
응

하
는

 
여

을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1.

 
출

취
기

이
 여

신
 

계
 규

정
에

 정
한

 의
무

를
 제

로
 이

행

하
지

 
아

니
하

다
고

 
단

될
 

경
우

는
 

부
정

수
 

사
실

을
 

통
지

 

받
은

 
날

로
부

터
 

10
일

 
이

내

  
2.

 
제

1호
 

외
의

 
경

우
는

 
부

정
수

 
사

실
을

 
통

지
 

받
은

 
날

이
 

속
한

 

달
의

 
다

음
 

달
 말

일
 이

내

  
②

 
농

앙
회

등
이

 
제

79
조

제
2항

에
 

따
라

 
출

취
기

으
로

부
터

 

도
회

수
 통

지
를

 받
은

 
출

에
 

해
서

는
 그

에
 상

응
하

는
 

여
을

 

도
회

수
 

개
시

일
이

 
속

한
 

달
의

 
다

음
달

 
말

일
까

지
 

사
업

자
리

자

에
게

 반
납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앙
회

등
이

 
제

1항
 

는
 

제
2항

에
 

따
라

 
여

을
 

반
납

할
 때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액
을

 함
께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1.

 
통

지
 

받
은

 
날

로
부

터
 

반
납

기
한

까
지

는
 

농
앙

회
등

의
 

1년
 

만
기

 
정

기
 

리
에

 
따

른
 

이
자

(반
납

의
무

가
 

있
는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이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2

. 
반

납
기

한
 

다
음

날
부

터
 

기
산

하
여

 
반

납
일

 
일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는
 

농
앙

회
등

의
 

여
신

계
규

정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계
산

한
 

연
체

출
이

자
(반

납
의

무
가

 
있

는
 

기
이

 
아

닌
 

경
우

는
 

개
별

규
정

이
 정

한
 

액
을

 
말

한
다

)

제
8

3
조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구

성
·운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 

같
은

 
법

 
제

3
3

조
의

2
에

 
따

른
 

제
재

부
가

 

부
과

, 
같

은
 법

 제
39

조
의

2에
 따

른
 

신
고

포
상

의
 지

 
등

을
 심

의

하
기

 
하

여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를
 

구
성

·운
할

 
수

 

있
다

.

  
②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는

 
제

1
항

에
 

따
른

 
심

의
를

 
해

 

담
당

공
무

원
, 

상
자

 
 

참
고

인
의

 
출

석
을

 
요

청
하

여
 

의
견

을
 

들
을

 

수
 

있
고

, 
사

업
시

행
기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자

료
 

등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③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원
장

은
 

보
조

사
업

을
 

담
당

하
는

 

고
공

무
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청
장

이
 

임
명

하
는

 
자

로
 

하
며

, 
련

 
분

야
의

 
민

간
문

가
를

 
원

으
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제

재
부

가
 

부
과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상
과

 
이

해

계
가

 
있

는
 

자
는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에

 
포

함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④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제
8

4
조

(제
재

부
가

 
부

과
 

등
 

결
정

차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은

 
제

80
조

제
4항

 
 

제
5항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으

로
부

터
 통

지
를

 
받

은
 경

우
 농

식
품

사
업

자
 

부
정

수
 

등
으

로
 

인
해

 
환

수
 

명
령

한
 

자
에

 
하

여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면

히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 
반

여
부

, 
반

종
류

 등
을

 
결

정
하

기
 

하
여

 
변

호
사

, 
회

계
사

 
등

으
로

 

구
성

된
 

문
원

들
의

 검
토

를
 받

을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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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

조
법

」
제

30
조

제
1항

 
 

제
33

조
제

1항
에

 
따

른
 

부
정

수
의

 

반
여

부
, 

같
은

 
법

 
제

33
조

의
2

에
 

따
른

 
제

재
부

가
 

산
정

 
 

감
경

에
 

한
 

사
항

, 
제

재
부

가
 

상
자

 
 

기
이

 
제

출
한

 

소
명

자
료

 
검

토
에

 
한

 
사

항
, 

그
 

밖
에

 
제

재
부

가
 

부
과

를
 

하
여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2.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1항

에
 따

른
 환

수
명

령
 

액
의

 
정

성
 여

부

  
3.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와

 
련

된
 

사
항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제
출

한
 

소
명

자
료

 
검

토
에

 
한

 

사
항

, 
그

 
밖

에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을

 
하

여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4.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8
조

에
 

따
른

 

신
고

포
상

 
지

에
 

한
 

사
항

으
로

 
신

고
포

상
 

지
요

건
 

충
족

 

여
부

, 
포

상
액

 
 

그
 

밖
에

 신
고

 포
상

 지
을

 
하

여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5.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에
 

따
른

 
명

단
공

표
 

등
과

 
련

된
 

사
항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제
출

한
 

소
명

자
료

 
검

토
에

 
한

 
사

항
, 

그
 

밖
에

 
명

단
공

표
 

등
을

 
하

여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은
 

제
1항

제
1호

에
 

따
른

「
보

조
법

」
을

 
반

한
 

자
로

 
결

정
될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에
게

 
반

행
의

 
종

류
와

 
상

 
제

재
부

가
 

등
 

련
 

사
항

을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해
 

반
행

의
 

종
류

 
 

상
되

는
 

제
재

부
가

 
는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 
명

단
공

표
 

등
과

 
련

된
 

사
항

을
 

통
지

하
고

 
통

지
를

 
받

은
 

날
로

부
터

 
15

일
 

이
내

에
 

자
료

제
출

 

등
 소

명
기

회
를

 부
여

하
여

야
 한

다
.

  
④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재

결
과

의
 

확
인

 

그
 

밖
에

 
제

재
부

가
의

 
부

과
 

여
부

나
 

액
,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을

 
결

정
하

기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차

를
 

일
시

 
정

지
할

 
수

 
있

으
며

 
그

 
차

의
 

정
지

 
는

 
재

개
 

사
실

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7
조

에
 

따
라

 
제

재
부

가
 

부
과

 
여

부
 

 
액

,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에
 

해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행
정

처
분

 
통

지
(처

분
 

사
통

지
) 

후
 2

0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신

청
을

 받
아

야
 한

다
.

  
⑥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이

 
제

80
조

제
5항

에
 

따
라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의

 개
최

를
 요

청
한

 경
우

, 
제

3항
의

 

차
와

 
제

5항
의

 
차

 
사

이
에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를

 

개
최

한
다

.

제
8

5
조

(제
재

부
가

 등
 납

부
차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78
조

제
8항

에
 

따
른

 
제

재
부

가
 

는
 

같
은

 
조

 

제
9항

에
 

따
른

 
가

산
을

 
부

과
하

는
 

경
우

 
반

행
의

 
종

류
와

 

액
 

등
을

 
밝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이

를
 

납
부

할
 

것
을

 
서

면
으

로
 

알
려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제

재
부

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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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등
을

 
통

지
할

 
때

에
는

「
국

고
리

법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6호
서

식
의

 
납

부
서

를
 당

사
자

에
게

 발
부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라

 통
지

를
 받

은
 

보
조

사
업

자
는

 통
지

를
 받

은
 날

로

부
터

 
30

일
 

이
내

에
 

제
재

부
가

을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이
나

 
시

 
는

 
사

변
 

등
 

부
득

이
한

 
사

유
로

 
그

 
기

간
 

내
에

 

제
재

부
가

을
 

납
부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사

유
가

 
없

어
진

 
날

로
부

터
 

7일
 이

내
에

 납
부

하
여

야
 한

다
.

  
④

 
가

산
 부

과
는

 제
78

조
제

9항
에

 따
라

 부
과

·징
수

하
여

야
 한

다
.

제
8

6
조

(과
오

납
의

 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

에
 

한
 

과
오

납
이

 
있

는
 

경
우

에
 

이
를

 

환
하

되
, 

환
 

가
산

의
 

이
자

율
은

「
국

세
기

본
법

 
시

행
규

칙
」

 

제
1

9조
의

3에
 따

른
 이

자
율

을
 

용
한

다
.

제
8

7
조

(보
조

 부
정

수
자

 등
 

리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속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매
년

 
말

까
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검

하
고

, 
검

 결
과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ㆍ
리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1

항
 

는
 

제
3

3조
에

 
따

른
 

보
조

 
반

환
 

건
수

 
 반

환
 

액

  
2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

에
 

따
른

 
신

고
포

상
 

지
 

건
수

 
 

지
 

액

  
3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에

 따
른

 명
단

공
표

 
상

자
 수

 
 명

단

  
4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

에
 

따
른

 
제

재
부

가
 

 
가

산
 

징
수

 

건
수

 
 

액

  
5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건

수
 

 

상
자

 명
단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총

부
서

장
 

는
 

사
업

부
서

장
은

 

제
1항

에
 

해
당

하
는

 
자

 
는

 
단

체
에

 
하

여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9

조
에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무
를

 
해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 
는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등

이
 

포
함

된
 

자
료

를
 

처
리

할
 

수
 

있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총
부

서
장

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에
 

하
여

 
제

88
조

에
 

따
른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심
의

 

결
과

를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게

시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3제

1항
에

 
따

른
 

정
보

공
시

의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사
실

을
 

공
시

하
여

 
시

정
명

령
, 

보
조

 

삭
감

 등
의

 처
분

을
 3

회
 이

상
 받

은
 자

  
2.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제
1항

 
 

제
2항

의
 

각
 

호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④

 
제

3항
에

 
따

라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게
시

하
고

자
 

하
는

 
경

우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7
조

의
2에

서
 규

정
한

 사
항

을
 

용
한

다
.

제
8

8
조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의
 

구
성

·운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청

의
 

총
부

서
장

은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제
1항

에
 

따
른

 
반

행
를

 
한

 
자

에
 

하
여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를

 구
성

·운
한

다
.

  
②

 
명

단
공

표
 

방
법

 
 

차
 

등
에

 
하

여
는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7
조

의
2에

서
 정

한
 바

에
 

따
른

다
.

  
③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구
성

 
 

운
에

 
하

여
는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7

조
의

3에
 따

른
다

.

  
④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를

 
통

해
 

명
단

을
 

공
표

하
기

로
 

결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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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

 
해

서
는

 
매

년
 

3월
 

31
일

까
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홈

페
이

지
에

 

공
표

하
여

야
 한

다
.

 
 ⑤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제
8

장
 평

가
 

 환
류

제
8

9
조

(평
가

원
칙

)  
사

업
평

가
는

 
재

정
운

용
의

 
효

율
성

을
 

도
모

할
 

수
 

있
도

록
 객

성
, 

공
정

성
 

 신
뢰

성
이

 확
보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9

0
조

(사
업

부
서

의
 

검
 

 
평

가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별
표

 
1의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표
로

세
스

에
 

따
른

 사
업

이
행

 
 

검
을

 연
 3

회
 이

상
 실

시
하

여
 사

업
의

 
효

율

성
을

 기
해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이

 
훈

령
에

 
따

라
 

사
업

의
 

성
과

를
 측

정
할

 수
 

있
는

 자
체

평
가

를
 실

시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효
율

성
 

 
사

업

성
과

 
제

고
를

 
하

여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추

진
하

는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에
 

해
 

집
행

부
진

 
는

 
부

당
행

 
등

에
 

한
 

사
업

이
행

검
을

 실
시

한
 후

 
그

 
결

과
를

 
산

편
성

 등
에

 반
할

 수
 있

다
.

제
9

1
조

(자
율

평
가

계
획

 
수

립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총

부
서

장
(이

하
 

‘총
부

서
장

’이
라

 
한

다
)은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를
 

거
쳐

 확
정

된
 평

가
지

침
을

 
반

하
여

 해
당

 회
계

연
도

의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계
획

을
 

수
립

하
되

,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포

함
하

도
록

 

한
다

.

  
1.

 
해

당
 

회
계

연
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의
 

기
본

방
향

에
 

한
 사

항

  
2.

 자
율

평
가

 
상

, 
차

, 
방

법
, 

일
정

 등
에

 
한

 사
항

  
3.

 자
체

평
가

원
회

 등
의

 구
성

·운
에

 
한

 사
항

  
4.

 평
가

보
고

서
 작

성
요

령
 

 양
식

에
 

한
 사

항

  
5.

 그
 밖

에
 기

획
재

정
부

장
 등

이
 포

함
토

록
 권

고
한

 사
항

  
②

 
총

부
서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수

립
된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계
획

을
 

자
체

평
가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확

정
한

다
.

제
9

2
조

(자
율

평
가

상
 

선
정

)  
총

부
서

장
은

 
기

획
재

정
부

 
성

과
담

당

부
서

와
 

의
를

 
거

쳐
 

해
당

 
회

계
연

도
 

성
과

리
상

 
재

정
사

업
 

에
서

 자
율

평
가

 
상

을
 선

정
한

다
.

제
9

3
조

(자
율

평
가

 
차

)  
총

부
서

장
은

 
다

음
 

각
 

호
에

 
따

라
 

평
가

를
 

진
행

하
여

야
 한

다
.

  
1.

 
총

부
서

장
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계

획
 

수
립

 
후

 
사

업
부

서
장

을
 

상
으

로
 사

교
육

을
 실

시
한

다
.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는

 
청

의
 

사
업

부
서

장
(이

하
 

‘사
업

부
서

장
’

이
라

 한
다

)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계

획
에

 따
라

 해
당

 재
정

사
업

별
 

자
율

평
가

보
고

서
와

 근
거

서
류

를
 총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한

다
.

  
3.

 
총

부
서

장
은

 
사

업
부

서
장

이
 

제
출

한
 평

가
 

련
 

자
료

를
 취

합

하
여

 자
체

평
가

원
회

에
 평

가
를

 요
청

한
다

.

  
4.

 
자

체
평

가
원

회
는

 
평

가
 

련
 

자
료

를
 

토
로

 
재

정
사

업
별

로
 

평
가

를
 실

시
한

 후
 그

 결
과

를
 총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한

다
.

  
5.

 
총

부
서

장
은

 
자

체
평

가
원

회
가

 
실

시
한

 
재

정
사

업
별

 
평

가



-
 
1
2
9
 -

결
과

를
 

해
당

 
사

업
부

서
장

에
게

 
공

개
하

고
 

일
정

기
간

을
 

정
하

여
 

이
의

신
청

 
수

한
다

.

 
 6

. 
총

부
서

장
은

 
사

업
부

서
장

이
 

제
출

한
 

이
의

신
청

련
 

자
료

를
 

취
합

하
여

 
자

체
평

가
원

회
에

 
제

출
하

고
, 

자
체

평
가

원
회

에
서

는
 

이
를

 재
평

가
한

 
후

 
총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한

다
.

 
 7

. 
총

부
서

장
은

 
재

정
사

업
별

 
평

가
결

과
를

 
취

합
·정

리
하

여
 

자
체

평
가

원
회

에
 안

건
으

로
 상

정
한

다
.

  
8.

 
자

체
평

가
원

회
는

 
상

정
된

 
안

건
을

 
심

의
·의

결
하

여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결

과
를

 
최

종
 

확
정

한
다

.

제
9

4
조

(자
율

평
가

결
과

 
후

속
조

치
)  

①
 

자
체

평
가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로
 

확
정

된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결
과

, 
미

흡
으

로
 

평
가

받
은

 

재
정

사
업

의
 

사
업

부
서

장
은

 
총

부
서

장
과

 
의

하
여

 
다

음
 

각
 

호
 

에
서

 
환

류
계

획
을

 마
련

하
여

 총
부

서
장

에
게

 제
출

한
다

.

  
1

. 
성

과
리

개
선

책

  
2

. 
지

출
구

조
조

정

  
②

 
총

부
서

장
은

 
제

출
받

은
 

후
속

조
치

계
획

을
 

검
토

한
 

후
 

자
체

평
가

원
회

에
 안

건
으

로
 

상
정

한
다

.

 
 ③

 
자

체
평

가
원

회
에

서
는

 
상

정
된

 
안

건
을

 
심

의
·의

결
하

여
 

환
류

계
획

을
 최

종
 

확
정

한
다

.

 
 ④

 
총

부
서

장
은

 
자

체
평

가
원

회
의

 
심

의
·의

결
로

 
확

정
된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결
과

 
 

환
류

계
획

 
등

을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제
출

한
다

.

제
9

5
조

(자
율

평
가

결
과

 
환

류
)  

①
 

사
업

부
서

장
은

 
자

율
평

가
 

결
과

를
 

다
음

 
회

계
연

도
 

재
정

사
업

 
운

에
 

반
하

여
 

성
과

심
의

 
사

업

운
용

이
 

되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 

재
정

사
업

 
운

에
 

반
해

야
하

는
 사

항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재
정

사
업

 운
방

식
 개

선
 

 
안

 제
시

  
  

가
. 

성
과

목
표

·지
표

 조
정

  
  

나
. 

성
과

목
표

·지
표

 달
성

을
 

한
 정

책
수

단
 등

의
 조

정

  
  

다
. 

성
과

목
표

·지
표

의
 달

성
 

 효
과

성
 제

고
를

 
한

 
안

의
 제

시

  
  

라
. 

그
 

밖
에

 총
부

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2.

 
산

편
성

방
향

 제
시

  
  

가
. 

증
액

 
: 

재
정

사
업

이
 

계
획

로
 

추
진

되
어

 
사

업
의

 
효

과
성

이
나

 시
책

 
 정

책
기

여
도

가
 높

다
고

 
단

되
는

 경
우

  
  

나
. 

수
 

유
지

 
: 

재
정

사
업

이
 

계
획

로
 

추
진

되
어

 
사

업
의

 

효
과

성
 

 정
책

기
여

도
가

 보
통

 정
도

라
고

 
단

되
는

 경
우

  
  

다
. 

감
액

 
: 

재
정

사
업

이
 

계
획

로
 

추
진

되
지

 
못

하
여

 
정

책
의

 

효
과

성
이

나
 시

책
 

 정
책

기
여

도
가

 낮
다

고
 

단
되

는
 경

우

  
  

라
. 

통
폐

합
·폐

지
 

: 
재

정
사

업
의

 
성

과
목

표
·지

표
달

성
이

 
불

가
능

하
거

나
 

정
책

기
여

도
가

 
히

 
낮

은
 

경
우

, 
재

정
사

업
 

추
진

 

목
을

 이
미

 달
성

한
 것

으
로

 
단

되
는

 경
우

(해
당

 재
정

사
업

의
 

체
가

능
성

, 
정

책
수

요
자

 
등

을
 

고
려

하
여

 
통

합
, 

즉
시

폐
지

, 

단
계

 폐
지

로
 구

분
)

  
②

 
사

업
부

서
장

은
 

외
부

요
인

 
등

 
불

가
피

한
 

사
유

로
 

성
과

목
표

·지
표

 

등
을

 
달

성
하

지
 

못
한

 
재

정
사

업
에

 
해

서
는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산
편

성
방

향
 

신
 

재
정

사
업

의
 

효
과

성
이

나
 

정
책

기
여

도
 

등
을

 

감
안

한
 

산
편

성
방

향
을

 제
시

할
 수

 있
다

.



-
 
1
3
0
 -

제
9

6
조

(재
정

사
업

 
평

가
응

)  
①

 
총

부
서

장
은

 
기

획
재

정
부

 
등

 

외
부

기
에

서
 

우
리

 
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추

진
실

태
 

 
개

별
 

재
정

사
업

 평
가

 등
을

 
실

시
할

 경
우

 해
당

 재
정

사
업

 사
업

부
서

장
과

 

긴
히

 
조

하
여

 
응

하
여

야
 한

다
.

 
 ②

 
총

부
서

장
은

 
외

부
기

 
평

가
응

을
 

해
 

필
요

시
 

사
업

부

서
장

에
게

 
자

료
 

요
구

 
등

을
 

할
 

수
 

있
으

며
, 

해
당

 
사

업
부

서
장

은
 

동
 

요
구

에
 

극
 

조
하

여
야

 한
다

.

제
9

7
조

(자
율

평
가

결
과

 
공

개
)  

①
 

우
리

 
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결
과

는
 

외
부

에
 

공
개

함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다

만
,「

공
공

기
의

 

정
보

공
개

에
 

한
 법

률
」

제
9조

에
 의

한
 비

공
개

 
상

정
보

는
 제

외

한
다

.

 
 ②

 
제

1항
에

 
의

한
 

평
가

결
과

 
공

개
는

 
홈

페
이

지
 

게
시

 
등

 
농

업
인

이
나

 국
민

이
 

알
기

 
쉬

운
 

방
법

을
 선

택
한

다
.

제
9

8
조

(모
니

터
링

 
등

)  
①

 
총

부
서

장
 

 
사

업
부

서
장

은
 

해
당

 

회
계

연
도

 
성

과
계

획
서

에
서

 
제

시
한

 
성

과
목

표
·지

표
의

 
달

성
도

, 

산
집

행
실

, 
사

업
방

식
 

등
에

 
하

여
 모

니
터

링
 

 
장

검
을

 

정
기

으
로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②

 
총

부
서

장
은

 
성

과
목

표
·지

표
 

달
성

을
 

해
 

재
정

사
업

별
로

 

성
과

리
 컨

설
을

 
실

시
할

 수
 있

다
.

제
9

9
조

(
담

기
 

활
용

)  
총

부
서

장
은

 
재

정
사

업
 

자
율

평
가

 
 

환
류

를
 

원
활

히
 진

행
하

기
 

하
여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27
조

의
2에

 
따

라
 

지
정

된
 

농
식

품
정

책
 

성
과

리
 

담
기

을
 활

용
할

 수
 있

다
.

제
9

장
 보

칙

제
1

0
0

조
(정

부
사

업
 

집
행

리
)  

사
업

자
과

장
은

 
사

업
자

의
 

효
과

인
 집

행
리

를
 

하
여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에

 
한

 
산

 처
리

 

계
획

을
 

마
련

하
고

 
이

를
 

직
 

시
행

하
거

나
 

사
업

자
리

자
 

 

농
앙

회
등

으
로

 하
여

 시
행

하
게

 할
 수

 있
다

.

  
1.

 
출

취
기

이
 

출
정

액
을

 
사

업
상

자
에

게
 

출
하

는
 

시
에

 
맞

추
어

 
사

업
자

리
자

가
 

사
업

자
을

 
농

앙
회

등
에

 

여
하

는
 방

안

  
2.

 
사

업
상

자
별

 
사

업
자

의
 

집
행

 
실

 
 

사
용

 
실

태
를

 
계

 

기
이

 
컴

퓨
터

 
단

말
기

를
 

통
하

여
 

상
시

 
검

색
할

 
수

 
있

게
 

하
는

 

방
안

 
부

칙
  

<
제

3
5

2
호

, 
2

0
2

0
. 

2.
 

2
7

.>
 

 

제
1

조
(시

행
일

)  
이

 
훈

령
은

 
발

령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제

57
조

제
3항

은
 2

02
1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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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

[별
표

1
 

: 
제

5
조

제
1

항
 

련
]



-
 
1
3
2
 -

[별
표

2
 

: 
제

5
8

조
제

5
항

 
련

]

구
분

기
단

가

냉
난

방
시

설
<

에
지

감
시

설
 

설
치

 지
원

사
업

>

구
분

단
가

(㎡
)

지
원

내
용

다
겹

보
온

커
튼

수
평

권
취

식
1

3
천

원
이

하
◦

 
수

분
흡

수
 

방
지

를
 

한
 

코
 

보
온

재
를

 
포

함
한

 
5

겹
 이

상
의

 보
온

 재
료

를
 사

용
한

 보
온

커
튼

 -
 

단
, 

온
성

 작
물

 
는

 제
주

도
 

등
 

품
목

별
･지

역
별

 
특

성
을

 
감

안
하

여
 

3
겹

 
보

온
커

튼
으

로
 

체
가

 
가

능
할

 
경

우
 

지
자

체
장

이
 

종
합

으
로

 
단

하
여

 
3

겹
 보

온
커

튼
으

로
 지

원
 가

능
◦

 보
온

자
재

(항
온

법
 기

 보
온

율
 7

0
%

 이
상

)
◦

 
알

루
미

늄
스

크
린

의
 

겹
수

를
 

포
함

한
 

5겹
 

이
상

의
 

보
온

재
료

를
 

사
용

한
 

다
층

 
보

온
커

튼
은

 
보

온
율

(항
온

법
 기

 보
온

율
 5

5%
 이

상
)

 ＊
 보

온
효

과
 향

상
을

 
해

 보
온

율
은

 
진

으
로

 강
화

인
식

외
부

권
취

식

1
1

천
원

이
하

알
루

미
늄

 
스

크
린

1
1

천
원

이
하

◦
 보

온
율

(항
온

법
 기

) 
4

2
%

 이
상

순
환

식
 수

막
재

배
시

설
5천

원
이

하
◦

 순
환

식
의

 경
우

만
 지

원
하

며
, 

일
반

 비
순

환
식

 수
막

시
설

은
 지

원
상

에
서

 제
외

열
회

수
형

 환
기

장
치

◦
 열

회
수

형
 환

기
장

치
 개

별
지

원

자
동

 보
온

덮
개

2
.5

천
원

이
하

◦
 작

물
별

·시
설

별
 특

성
에

 맞
는

 자
동

 보
온

덮
개

, 
배

기
열

 회
수

장
치

 지
원

배
기

열
 회

수
장

치

  

 
  

*
 

검
증

된
 장

비
의

 구
매

, 
사

후
리

 보
장

 등
을

 
해

서
 한

국
농

기
계

공
업

동
조

합
 

품
질

보
증

 제
품

 사
용

 
  

*
 

보
온

자
재

의
 

열
효

율
 

측
정

은
 공

인
시

험
기

의
 자

료
 

활
용

<
공

기
열

냉
난

방
시

설
 

설
치

 지
원

사
업

>

 
○
 

지
원

 
사

업
비

는
 

지
역

별
 

최
온

도
와

 
시

설
특

성
을

 
감

안
하

여
 

산
출

된
 

시
설

부
하

용
량

(k
W

)에
 따

라
 지

원

 
  

-
 

시
설

특
성

은
 

재
배

작
물

 
온

도
조

건
 

 
필

요
온

도
를

 검
토

 
  

-
 

사
업

비
 :

 
시

설
부

하
용

량
(k

W
)×

용
단

가

설
비

형
식

용
단

가
(천

원
/k

W
)

공
기

-
공

기
(공

)
61

7

공
기

-
물

(공
)

8
6

5
 

 
  

*
 

신
청

 시
설

부
하

용
량

은
 경

제
성

을
 고

려
하

여
 최

부
하

용
량

의
 9

0%
 용

량
까

지
 

지
원

 
  

 
 *

 
검

증
된

 장
비

의
 구

매
, 

사
후

리
 보

장
 등

을
 

해
서

 한
국

농
기

계
공

업
동

조
합

 
품

질
보

증
 제

품
 사

용

구
분

기
단

가

냉
난

방
시

설
<

지
열

･
지

열
 

냉
난

방
시

설
, 

폐
열

 
재

이
용

시
설

 
설

치
 지

원
사

업
>

 ○
 지

열
 냉

난
방

시
설

 :
 지

원
 사

업
비

는
 지

역
별

 최
온

도
와

 시
설

특
성

을
 감

안
, 

산
출

된
 

시
설

부
하

용
량

(k
W

)에
 

따
라

 지
원

  
 

-
 시

설
특

성
은

 
재

배
작

물
 

온
도

조
건

, 
양

계
, 

양
돈

 
필

요
 온

도
를

 
검

토

  
 

-
 사

업
비

 
: 

시
설

부
하

용
량

(k
W

)×
용

단
가

설
비

형
식

용
단

가
(천

원
/k

W
)

수
직

폐
형

1
,6

38

수
평

폐
형

1
,2

60

개
방

형
(S

C
W

형
)

1
,5

08

  
 

*
 신

청
 시

설
부

하
용

량
은

 경
제

성
을

 고
려

하
여

 최
부

하
용

량
의

 9
0%

 용
량

까
지

 지
원

  
 

*
 

용
단

가
를

 반
한

 사
업

비
 한

도
를

 
과

하
거

나
 사

업
상

자
의

 요
구

로
 추

가
 

사
업

비
 

발
생

시
, 

과
분

은
 

사
업

자
 

자
부

담
으

로
 

시
행

 ○
 지

열
 

냉
난

방
시

설
 :

 
88

0
천

원
/k

W

  
 

-
 사

업
비

 
: 

시
설

부
하

용
량

(k
W

)×
용

단
가

  
 *

 신
청

 시
설

부
하

용
량

은
 경

제
성

을
 고

려
하

여
 최

부
하

용
량

의
 9

0%
까

지
 지

원

 ○
 폐

열
 

재
이

용
시

설
 

: 
1

,2
5

0백
만

원
/h

a

  
 

-
 사

업
비

 
: 

설
치

면
(h

a
) 

×
 지

원
한

도

<
목

재
펠

릿
난

방
기

 설
치

 
지

원
사

업
>

구
분

단
가

(천
원

/6
6

1
㎡

)
열

효
율

설
치

비
 지

원
 내

용

온
수

형
3,

00
0

8
0%

 이
상

◦
 온

실
외

부

  
-

 
연

료
장

탱
크

, 
기

계
장

치
 

연
결

밸
, 

기
배

선
, 

인
건

비
, 

축
열

탱
크

(필
요

시
) 

◦
 온

실
내

부

  
-

 
수

분
배

기
(헤

더
),

 
배

, 
팬

코
일

, 

송
풍

기
, 

온
도

센
서

, 
순

환
모

터

온
풍

형
1,

50
0

7
0%

 이
상

◦
 온

실
외

부

  
-

 연
료

장
탱

크
, 

기
계

장
치

 연
결

밸
, 

기
배

선
, 

인
건

비

  
 *

 단
가

는
 난

방
기

가
격

과
 설

치
비

를
 합

산
하

여
 

용
하

되
, 

온
실

내
 미

설
치

된
 목

록
에

 
해

서
는

 

지
원

 제
외

  
 *

 검
증

된
 장

비
의

 구
매

, 
사

후
리

 보
장

 등
을

 
해

서
 한

국
농

기
계

공
업

동
조

합
 품

질
보

증
 

제
품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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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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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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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2

조
제

4
항

 
련

]

1
. 

표
안

 
가

. 
공

 안
내

문

사
 

  
업

  
 

개
  

 요

  
이

 
사

업
은

 
○
○
○
○

년
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로
부

터
 

재
정

지
원

을
 

받
아

 

시
행

하
는

 사
업

입
니

다
.

  
 1

. 
사

 
업

 명
 :

  
 2

. 
사

 
업

 자
 :

  
 3

. 
지

원
규

모
 

:

  
 4

. 
재

 
  

 
원

 :

  
 5

. 
사

 
업

 비
 :

  
 6

. 
사

업
기

간
 

:

  
  

 
  

 
  

 
  

 
  

 
  

 
  

 
사

  
 업

 
  

자
  
○

 ○
 
○

  
나

. 
공

후
 안

내
문

 
  

ㅇ
 

사
업

비
에

 
보

조
이

 
포

함
되

지
 

않
았

거
나

 
보

조
이

 
포

함
된

 
경

우
라

도
 

지
자

체
, 

공
공

기
 등

이
 소

유
․

리
하

는
 경

우

 
 

  
 이

 사
업

(시
설

)은
 ○

○
○
○

년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로

부
터

 재
정

지
원

을
 받

아
 운

하
는

 (
설

치
한

) 
것

입
니

다
.

  
 1

. 
사

 업
 명

 :

  
 2

. 
사

 업
 자

 :

  
 3

. 
시

설
규

모
 :

  
 4

. 
재

  
  

원
 :

  
 5

. 
사

 업
 비

 :

  
 6

. 
사

업
기

간
 :

  
  

 
  

 
  

 
  

 
  

 
  

 
  

 
  

 
  

 
  

 
  
○
○
○
○

년
 

  
월

  
 일

 
 ㅇ

 사
업

비
에

 보
조

이
 포

함
되

어
 있

는
 

경
우

 
 

  
 이

 
사

업
(시

설
)은

 ○
○

○
○

년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로
부

터
 

보
조

 

등
의

 
재

정
지

원
을

 
받

아
 

운
하

는
(설

치
한

) 
것

으
로

 
사

후
리

기
인

 

○
○
○

○
년

 
○
○

월
 
○

○
일

까
지

는
 

보
조

 
지

원
목

에
 

배
되

는
 

용
도

에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 
담

보
의

 
제

공
을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사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시

도
지

사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합
니

다
.

  
 1

. 
사

 업
 명

 :

  
 2

. 
사

 업
 자

 :

  
 3

. 
시

설
규

모
 :

  
 4

. 
재

  
  

원
 :

  
 5

. 
사

 업
 비

 :

  
 6

. 
사

업
기

간
 :

  
  

 
  

 
  

 
  

 
  

 
  

 
  

 
  

 
  

 
  

 
  
○
○
○
○

년
 

  
월

  
 일

 

1
10

㎝

80
㎝

21
㎝

21
㎝

30
㎝

30
㎝



-
 
1
3
4
 -

 
 다

. 
스

티
커

형
 

표
지

  
 ㅇ

 사
업

비
에

 보
조

이
 포

함
되

지
 않

았
거

나
 보

조
이

 포
함

된
 경

우
라

도
 지

자
체

, 

공
공

기
 등

이
 소

유
․

리
하

는
 경

우

  
이

 농
기

계
(차

량
, 

철
부

선
 등

)는
 ○

○
○
○

년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로

부
터

 

재
정

지
원

을
 받

아
 구

입
(설

치
)된

 것
입

니
다

.

  
 ㅇ

 사
업

비
에

 보
조

이
 포

함
되

어
 있

는
 

경
우

  
이

 농
기

계
(차

량
, 

철
부

선
 등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로
부

터
 보

조
 등

의
 

재
정

지
원

을
 받

아
 구

입
(설

치
)한

 것
으

로
 
○
○

○
○

년
 ○

○
월

 
○
○

일
까

지
는

  
보

조
 지

원
목

에
 

배
되

는
 용

도
에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 
담

보
의

 제
공

을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사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시
도

지
사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합
니

다
.

2
. 

  
상

  
ㅇ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제

3
5

조
의

 규
정

에
 의

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에
서

 

별
표

4
에

 
따

라
 정

한
 

요
재

산

  
  

<
 

시
 

>

  
  

-
 건

축
물

 :
 

미
곡

종
합

처
리

장
, 

농
산

물
장

창
고

, 
유

리
온

실
, 

집
하

장
, 

농
산

물
가

공
공

장
, 

농
산

물
생

산
․

유
통

시
설

, 
축

산
시

설
, 

직
거

래
 

매
시

설
 

등

  
  

-
 시

설
물

 :
 

수
지

, 
양

수
장

, 
배

수
장

, 
농

어
도

로
, 

임
도

 등

  
  

-
 사

업
장

 :
 

농
지

종
합

정
비

지
구

, 
재

경
지

정
리

지
구

, 

농
어

정
주

생
활

권
사

업
지

구
, 

문
화

마
을

정
비

사
업

지
구

, 

간
척

사
업

지
구

, 
농

원
, 

축
산

단
지

, 
농

공
단

지
 등

  
  

-
 기

  
타

 :
 

형
농

기
계

 등

  
  

<
제

외
사

업
>

  
  

-
 

 :
 안

내
을

 설
치

할
 경

우
, 

도
난

․
훼

손
의

 우
려

가
 있

는
 지

역
특

화
사

업
의

 

장
뇌

삼
 등

 약
용

작
물

3
. 

표
시

방
법

 
 ㅇ

 
공

 안
내

문

 
  

 
-

 사
업

장
 입

구
나

 
장

사
무

소
에

 녹
색

바
탕

에
 흰

색
씨

의
 입

간
 

는
 벽

면
 

부
착

물
로

 
표

시

 
  

 
  

(규
격

 1
1

0c
m

×
80

cm
)

 
 ㅇ

 
공

후
 안

내
문

 
  

 
-

 동
, 

석
, 

나
무

, 
철

 등
으

로
 건

축
물

 
는

 시
설

물
 

면
에

 부
착

(규
격

 

3
0c

m
×

21
cm

)

 
  

 
-

 경
지

정
리

 등
 정

부
지

원
사

업
이

 확
실

하
거

나
 표

시
의

 실
익

이
 

없
는

 사
업

은
 

제
외

 가
능

 
  

 
 ※

 규
격

은
 

상
물

 
는

 
지

실
정

에
 따

라
 조

정
할

 수
 있

으
며

 
상

물
에

 따
라

 

스
티

커
도

 가
능

함



-
 
1
3
5
 -

[별
표

4
 

: 
제

6
0

조
제

1
항

 
련

] 

요
재

산
의

 범
사

후
리

기
간

￭
 

부
동

산

 
 -

 농
식

품
사

업
자

으
로

 지
원

된
 토

지
, 

건
물

, 
유

리
온

실
 

등
 

등
기

가
능

 
한

 

상

10
년

(사
업

개
별

특
성

 
 사

용
ㆍ

리
환

경
 

등
 

고
려

 
±

3년
)

*
 「

보
조

법
」

 
제

35
조

의
2에

 
따

른
 

부
기

등
기

 필
요

￭
 

부
동

산
의

 종
물

 
 -

 건
물

내
 고

정
식

 기
계

설
비

, 
고

정
식

 

IC
T

설
비

, 
고

정
식

 탄
소

배
출

감

시
설

(지
열

냉
난

방
시

설
 등

),
 그

 밖
의

 

사
업

시
행

지
침

서
로

 정
한

 재
산

 등

10
년

(사
업

개
별

특
성

 
 사

용
ㆍ

리
환

경
 

등
 

고
려

 
±

3년
)

*
 

부
동

산
과

 
그

 
종

물
을

 
같

이
 

지
원

받
은

 
경

우
 

「
보

조
법

」
 

제
35

조
의

2에
 

따
른

 부
기

등
기

 

필
요

, 
부

동
산

의
 종

물
만

 지
원

받
은

 경
우

 별
표

 

3
에

 따
른

 스
티

커
형

 표
지

를
 반

드
시

 부
착

 

￭
 부

동
산

의
 종

물
이

 아
닌

 기
계

·장
비

 
 -

 농
기

계
 등

(트
터

, 
역

액
비

살
포

기
, 

방
제

기
 등

) 
기

계
･장

비
는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라
 사

후
리

기
 설

정
. 

다
만

, 
5

00
만

원
 이

상
으

로
 구

입
한

 

고
정

식
 

는
 이

동
식

 농
기

계
･ 장

비
는

 

최
소

 5
년

 이
상

의
 사

후
리

 기
간

을
 

설
정

하
여

 운
하

여
야

 한
다

.

5
년

(사
업

개
별

특
성

 
 사

용
․

리
환

경
 

등
 

고
려

 ±
2년

)

 ※
 

50
0

만
원

 
미

만
으

로
 

구
입

한
 

보
온

커
튼

, 
지

주
, 

미
니

스
링

쿨
러

 
등

 
소

모
성

 

기
자

재
는

 
요

재
산

에
서

 제
외

[별
표

5
 :

 제
7

7
조

제
3

항
 

련
] 

가
.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
담

보
제

공
 

상
물

 감
정

평
가

액
 -

 보
조

×
 (

잔
여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 

-
 기

 담
보

설
정

액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액

은
 등

기
서

류
의

 채
권

최
고

액
을

 기
으

로
 함

 
ㅇ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산
출

할
 경

우
 교

부
된

 보
조

(국
고

+
지

방
보

조
)은

 담
보

의
 

제
공

상
에

서
 제

외
, 

자
치

단
체

가
 근

당
을

 설
정

한
 경

우
는

 승
인

한
도

 차
감

 

상
에

서
 제

외

 
ㅇ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기
에

 따
라

 사
업

시
행

기
에

서
 업

체
의

 신
용

상
태

, 
경

상
황

, 
사

후
리

 
황

 등
을

 고
려

하
여

 가
감

 
가

능

 
  

-
 

요
재

산
을

 담
보

로
 제

공
하

여
 받

을
 

출
(융

자
) 

등
으

로
 기

 담
보

설
정

액
을

 

환
하

고
자

 
하

는
 경

우
, 

사
후

리
기

은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액

 산
출

 
시

 

기
 담

보
설

정
액

을
 차

감
 

상
에

서
 제

외
 

가
능

 
  

-
 기

 담
보

설
정

액
 

환
을

 
해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에
서

 기
 담

보
설

정
액

 차
감

제
외

를
 요

청
하

고
자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담
보

제
공

 승
인

 요
청

 시
 기

 담
보

설
정

액
 

환
 이

행
계

획
(

환
정

일
, 

처
리

정
 

융
기

 등
) 

 이
행

확
약

서
를

 
사

후
리

기
에

 
제

출
하

여
야

 함

 
ㅇ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는

 청
장

, 
시

도
지

사
의

 승
인

을
 받

아
 보

조
재

산
을

 담
보

 

제
공

하
여

 운
자

을
 

출
 받

은
 경

우
 이

에
 

한
 재

출
은

 추
가

 승
인

 불

필
요

(다
만

, 
기

 담
보

제
공

 승
인

 이
후

 
당

해
 재

산
에

 
한

 추
가

 근
당

 설
정

 

등
 권

리
․

의
무

 
계

에
 변

동
이

 있
는

 경
우

에
는

 별
도

 
승

인
 필

요
) 

나
. 

보
조

 
환

수
기

 

 
 <

 감
정

평
가

액
을

 
산

정
할

 수
 

있
는

 
경

우
 

>

보
조

 환
수

액
 =

보
조

율
 ×

(
잔

여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
감

정
평

가
액

+
재

산
상

의
 이

득
)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

 시
설

의
 개

보
수

, 
사

철
거

 등
으

로
 감

정
평

가
액

을
 산

정
할

 수
 없

는
 경

우
 >

보
조

 환
수

액
 =

보
조

 ×
(

잔
여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

+
(재

산
상

의
 이

득
 ×

 보
조

율
)

  
사

후
리

기
간

(개
월

수
)

 
ㅇ

 
양

도
･양

수
할

 
경

우
 양

수
인

 
제

3
자

가
 잔

여
사

후
리

기
간

 동
안

 
당

 보
조

 

교
부

 목
로

 추
진

하
고

, 
사

업
상

자
 

 지
원

자
격

 요
건

이
 당

 사
업

상
자

 

조
건

에
 부

합
되

는
 경

우
로

 한
정

하
여

 보
조

 
환

수
 제

외
 가

능



-
 
1
3
6
 -

[별
표

6
 

: 
제

3
5

조
제

9
항

 
련

]

공
통

 지
원

요
건

 

  
①

 농
업

법
인

이
란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16
조

와
 

제
19

조
에

 따
른

 
농

조
합

법
인

과
 농

업
회

사
법

인
을

 뜻
한

다
. 

농
림

사
업

을
 

지
원

받
는

 농
업

법
인

은
 다

음
 각

 사
항

의
 설

립
요

건
을

 
수

하
여

야
 한

다
.

  
  

가
. 

농
조

합
법

인
의

 경
우

 조
합

원
 5

인
 이

상
이

 농
업

인
 

는
 농

업
생

산
자

단
체

  
  

나
. 

농
업

회
사

법
인

은
 농

업
인

 
는

 
농

업
생

산
자

단
체

의
 

출
자

지
분

이
 

체
의

 1
/1

0
이

상
일

 것
(단

, 
총

 출
자

액
이

 8
0

억
 이

상
인

 경
우

 최
소

 

8
억

원
 이

상
)

  
  

다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1
6

조
, 

제
1

9
조

 
 

시
행

령
 제

11
조

, 
제

19
조

에
 정

해
진

 사
업

범
 외

의
 사

업
을

 

하
지

 아
니

할
 것

  
②

 농
림

사
업

을
 지

원
받

는
 농

업
법

인
은

 다
음

 각
 호

의
 요

건
을

 구
비

하
여

야
 

한
다

.

  
 1

. 
총

출
자

이
 1

억
원

 이
상

. 
출

자
은

 부
동

산
인

 경
우

 당
해

 부
동

산
이

 

법
인

명
의

로
 소

유
권

 등
기

가
 되

었
을

 경
우

에
만

 인
정

하
고

 
인

 경
우

 

법
인

명
의

로
 개

설
된

 통
장

에
 

입
되

었
을

 
경

우
에

만
 인

정
한

다
. 

단
, 

농
기

계
인

 경
우

에
는

 당
해

 법
인

의
 자

산
장

에
 등

재
되

고
 기

타
 회

의
록

 

등
에

서
 출

자
한

 사
실

이
 인

정
되

는
 경

우
에

 한
하

되
 감

가
상

각
액

을
 공

제
한

 

액
을

 인
정

한
다

.

  
 2

. 
자

본
이

 사
업

비
의

 자
부

담
 이

상
으

로
 확

보
되

어
야

 한
다

. 
단

, 
다

음
 

각
 사

항
에

 
해

당
하

는
 경

우
 그

에
 따

른
다

. 

  
  

가
. 

자
기

자
본

 >
 자

부
담

>
 자

본
인

 경
우

, 
자

본
은

 자
부

담
의

 5
0%

 

이
상

 확
보

해
도

 가
능

하
다

. 
(단

, 
자

기
자

본
 산

정
시

 이
익

잉
여

은
 

직
사

업
년

도
의

 재
무

상
태

표
상

의
 

이
익

잉
여

으
로

 한
다

.)
 

 
  

 
나

. 
자

본
잠

식
(자

기
자

본
 <

 자
본

)의
 경

우
, 

자
본

이
 사

업
비

의
 자

부
담

 이
상

으
로

 확
보

되
어

야
 할

 뿐
 아

니
라

 자
기

자
본

이
 자

부
담

의
 5

0
%

 이
상

 확
보

되
어

야
 한

다
.

 
  

3
. 

설
립

 후
 운

실
이

 1
년

 
이

상

 
  

4
. 

생
산

과
 

련
된

 부
사

업
은

 당
해

 법
인

의
 생

산
과

 연
계

된
 경

우
에

만
 

지
원

 
가

능

 
  

5
. 

사
업

부
지

는
 당

해
 법

인
의

 명
의

로
 소

유
권

 등
기

가
 되

어
 있

어
야

 하
며

,

(단
, 

당
해

 법
인

 명
의

가
 아

니
더

라
도

 개
별

사
업

지
침

에
서

 정
한

 보
조

시
설

의
 사

후
리

기
간

 이
상

으
로

 지
상

권
 

는
 

세
권

 등
을

 설
정

한
 

경
우

에
는

 가
능

) 
담

보
제

공
 

 지
상

권
 설

정
 등

 재
산

권
에

 제
약

이
 있

어
서

는
 

안
됨

(다
만

, 
개

별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별

도
 

규
정

이
 있

는
 경

우
 

그
에

 따
름

)

 
 ③

 사
업

시
행

기
의

 장
이

 
농

조
합

법
인

과
 농

업
회

사
법

인
을

 사
업

상

자
로

 선
정

할
 경

우
에

는
 ①

항
의

 농
업

법
인

 설
립

요
건

을
 

수
하

는
지

 

는
 특

정
인

이
 개

인
 사

업
을

 
하

여
 

장
설

립
 했

는
지

 여
부

 
 ②

항
 

각
 호

의
 요

건
을

 
구

비
하

는
지

를
 철

히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④

 모
든

 요
건

을
 갖

추
고

 다
른

 법
인

과
 동

일
 조

건
일

 경
우

 다
음

 각
 사

항
에

 

해
당

하
는

 농
업

법
인

은
 다

른
 법

인
보

다
 우

선
하

여
 사

업
상

자
로

 선
정

할
 

수
 

있
다

. 

 
  

1
. 

1
회

 3
일

 이
상

의
 교

육
을

 받
은

 법
인

. 
교

육
은

 복
식

부
기

, 
회

계
, 

세
무

, 

마
, 

농
림

축
산

식
품

정
보

 활
용

방
법

, 
기

타
 지

원
되

는
 품

목
의

 
농

기
술

 교
육

 등
을

 뜻
한

다
.

 
  

2
. 

년
비

 상
시

근
로

자
 수

가
 증

가
하

거
나

 정
규

직
으

로
 

환
한

 실
이

 

있
는

 법
인

. 
단

, 
개

별
사

업
지

침
에

서
 규

정
한

 일
자

리
 지

표
가

 있
으

면
 

그
에

 따
른

다
.

사
업

별
 지

원
요

건

 
 ①

 공
통

지
원

요
건

에
 명

시
된

 사
항

 이
외

에
 

하
여

는
 개

별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에

 
명

시
되

어
 있

는
 기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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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
통

지
원

요
건

은
 개

별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시

행
지

침
에

 강
화

하
여

 규
정

할
 

수
 있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등

기
부

등
본

상
 설

립
일

 1
년

 이
내

의
 농

업
법

인
에

 

해
 지

원
을

 하
는

 경
우

 공
통

지
원

요
건

의
 1

. 
출

자
 

 3
. 

운
실

 

요
건

을
 완

화
할

 
수

 있
다

.

집
행

 
 사

후
리

 기

  
①

 
농

조
합

법
인

과
 농

업
회

사
법

인
에

 
한

 
사

후
리

 기
은

 
다

음
의

 

각
 사

항
과

 같
다

.

  
 1

. 
개

별
사

업
의

 근
거

법
에

서
 별

도
의

 
공

검
사

를
 규

정
하

는
 경

우
, 

법
인

경
체

에
 지

원
되

는
 시

설
물

의
 

공
검

사
는

 시
ㆍ

군
의

 기
술

직
(건

축
, 

토
목

직
) 

공
무

원
이

 담
당

하
여

야
 한

다
. 

기
술

직
 공

무
원

은
 근

거
법

에
서

 

규
정

한
 

검
사

항
목

에
 

하
여

 
공

 검
사

를
 실

시
한

다
. 

  
 2

. 
지

원
된

 시
설

물
이

 완
공

된
 경

우
에

는
 당

해
 법

인
 명

의
로

 소
유

권
 보

존
 

등
기

가
 되

었
는

지
를

 확
인

한
 후

 정
산

할
 것

  
 3

. 
농

업
법

인
에

 
한

 지
원

이
 있

을
 경

우
에

는
 경

에
 

한
 지

도
리

는
 

품
목

담
당

과
에

서
 담

당
자

 
 책

임
자

를
 지

정
 운

하
되

 일
반

인
 운

상
의

 지
도

, 
감

독
(

 :
 설

립
, 

출
자

 등
)은

 총
 담

당
과

에
서

 담
당

  
 4

. 
부

도
 등

으
로

 인
한

 잉
여

시
설

물
의

 제
3자

 이
양

 원
활

화
를

 
하

여
 각

 목
의

 

사
항

 추
진

(농
업

법
인

이
 부

도
 등

으
로

 
산

할
 경

우
 시

설
물

의
 잉

여
가

 

발
생

하
지

 않
도

록
 강

구
)

  
  

가
. 

정
부

지
원

보
조

의
 제

3자
 인

계
는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제
7

7
조

에
 따

라
 시

도
지

사
가

 승
인

할
 것

.

  
  

나
. 

정
부

지
원

 시
설

물
이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목
로

 사
용

되
고

 내
용

연
수

와
 같

은
 기

간
동

안
 

리
되

도
록

 
시

ㆍ
군

의
 품

목
담

당
과

에
서

 

극
 

여
할

 것

[별
지

 제
1

호
서

식
 

: 
제

3
4

조
제

1
항

 
련

]

신 청 자

생
산

자
단

체
등

의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성
  

 명
(

표
자

명
)

농
업

경
체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화

번
호

농
(림

)
종

사
경

력
  

  
  

년
농

교
육

  
  

  
  

  
  

  
 분

야
, 

  
  

  
 월

  
  

  
주

생
산

자
단

체
등

의
 형

태
동

조
합

, 
법

인
, 

회
사

, 
 

작
목

반
, 

기
타

참
여

농
가

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정
지

(동
ㆍ

리
 번

지
까

지
 

기
재

)

농
지

이
용

계
획

농
업

진
흥

지
역

안
  

  
  

  
  

 지
구

농
업

진
흥

지
역

밖
  

  
  

  
  

 지
구

사
 업

 비
(천

 원
)

계
정

부
지

원
(재

원
명

 기
재

)
 지

방
비

자
부

담
 국

고
계

  
보

 조
  

융
 자

사
업

내
용

별
 규

모
(량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제

34
조

제
1항

에
 

의
하

여
 

신
청

하
며

 
사

업
신

청
과

 
련

하
여

 
사

업
상

자
 

선
정

기
이

 본
인

의
 

아
래

의
 

개
인

정
보

를
 

처
리

하
는

 
것

에
 동

의
합

니
다

.
 

 
한

,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라
 

충
실

히
 

사
업

을
 

추
진

할
 

것
을

 
동

의
합

니
다

. 
사

업
시

행
지

침
을

 
반

한
 경

우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른

 
환

수
ㆍ

회
수

 
 제

재
 

등
 

처
분

을
 받

는
 

것
에

 
동

의
합

니
다

.

 
 
□v

 
사

업
신

청
과

 
련

된
 

붙
임

의
 개

인
정

보
의

 
수

집
ㆍ

이
용

에
 동

의
합

니
다

.
 

 
□v

 
사

업
신

청
과

 
련

된
 

붙
임

의
 개

인
정

보
의

 
제

공
에

 동
의

합
니

다
.

 
 
□v

 
사

업
시

행
지

침
 

반
 시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른
 환

수
ㆍ

회
수

 
 제

재
 등

 처
분

을
 받

는
 것

에
 동

의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는
 

인
)

 
 
○
 ○

 
(시

장
ㆍ

군
수

ㆍ
자

치
구

청
장

) 
귀

하

 
첨

부
서

류
 

: 
1

. 
사

업
계

획
서

 
1부

.
 

 
  

 
  

 
  

 
 2

. 
출

신
청

자
료

 
1

부
(

출
신

청
이

 
있

는
 경

우
에

 
한

함
)

 
 

  
 

  
 

  
 

 3
. 

경
실

태
를

 확
인

할
 수

 있
는

 자
료

(경
장

부
, 

경
일

지
 등

)사
본

 1
부

(기
록

실
이

 
있

는
 경

우
에

 
한

함
)

(주
) 

1
. 

사
업

계
획

서
는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로
 정

한
 경

우
 외

에
는

 지
원

액
이

 1
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만

 제
출

 
 

  
2

. 
출

신
청

자
료

는
 

출
신

청
이

 
3천

만
원

이
상

인
 

경
우

만
 

제
출

 
 

  
3

. 
사

업
의

 성
격

상
 

 신
청

서
의

 서
식

이
 부

합
한

 경
우

는
 사

업
시

행
지

침
에

 서
식

을
 따

로
 정

할
 수

 있
음

 
 

  
4

. 
경

정
보

를
 

등
록

하
지

 
않

은
 

농
업

경
체

(농
업

인
 

 
농

업
법

인
),

 사
업

시
행

지
침

에
서

 
정

하
는

 

일
정

규
모

 이
상

의
 농

외
소

득
이

 있
는

 다
른

 직
업

종
사

자
 등

은
 지

원
상

에
서

 제
외

되
며

, 
농

업
법

인
은

 

제
35

조
 

련
 별

표
 

6에
 의

한
 

농
업

법
인

 
지

원
조

건
에

 
합

한
 

경
우

에
만

 
지

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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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정

보
 수

집
ㆍ

이
용

 동
의

 
사

항

 1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ㆍ

이
용

 목
 :

 농
업

인
 지

원
을

 
한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보
조

ㆍ
융

자
 

등
의

 사
업

추
진

시
, 

합
한

 
상

자
 선

정
 

 사
업

리

 2
. 

수
집

하
려

는
 개

인
정

보
의

 항
목

 :
 사

업
신

청
서

의
 각

 항
목

(이
름

, 
생

년
월

일
, 

주
소

 
 

연
락

처
 등

)

 3
. 

개
인

정
보

의
 보

유
 

 이
용

기
간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보

조
ㆍ

융
자

 등
의

 사
업

 기
간

 

 사
후

리
 등

에
 필

요
한

 기
간

 4
. 

동
의

를
 거

부
할

 권
리

가
 있

다
는

 사
실

 
 동

의
 거

부
에

 따
른

 불
이

익
이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불

이
익

의
 내

용

  
▪
 동

의
하

지
 않

는
 경

우
 

합
한

 
상

자
인

지
 확

인
이

 불
가

능
하

여
 사

업
상

자
로

 선
정

되
지

 않
을

 수
 있

음

※
 개

인
정

보
의

 제
공

 
동

의
 사

항

 1
. 

개
인

정
보

를
 제

공
받

는
 자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보

조
ㆍ

융
자

 등
의

 정
책

사
업

과
 연

된
 

사
업

의
 수

행
기

 2
. 

개
인

정
보

를
 제

공
받

는
 자

의
 개

인
정

보
 이

용
 목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정

책
사

업
과

 

연
된

 업
무

를
 추

진
하

기
 

한
 확

인
 

 
조

 등
의

 업
무

처
리

 3
. 

제
공

하
는

 개
인

정
보

의
 항

목
 :

 사
업

신
청

서
의

 각
 항

목
(이

름
, 

생
년

월
일

, 
주

소
 

 연
락

처
 등

)

 4
. 

개
인

정
보

를
 제

공
받

는
 자

의
 개

인
정

보
 보

유
 

 이
용

기
간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과

 

연
된

 업
무

의
 추

진
기

간
 

 사
후

리
기

간

 5
. 

동
의

를
 거

부
할

 권
리

가
 있

다
는

 사
실

 
 동

의
 거

부
에

 따
른

 불
이

익
이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불
이

익
의

 내
용

  
▪
 동

의
하

지
 않

는
 경

우
 

합
한

 
상

자
인

지
 확

인
이

 불
가

능
하

여
 사

업
상

자
로

 선
정

되
지

 않
을

 수
 있

음

1
. 

  
황

 농

규
 모

(h
a)

논
밭

과
수

원
사

료
포

목
지

계

소
유

임
차 계

재
 배

  
 

 황

(h
a)

벼
사

과
배

포
도

계

시
 설  황

개
별

시
설

 
수

시
설

온
장

고
일

반
장

고
선

과
기

기
 타

 정
 :

  
  

ha
  

  
  

  
㎡

  
  

  
  

 ㎡
  

  
  

  

수
 :

스
링

쿨
러

 :
 (

  
  

 톤
)

 공
동

 시
설

온
장

고
 선

과
장

인
공

수
분

기
 수

송
차

량
 교

육
장

 기
 타

  
  

  
㎡

  
  

 개
소

( 
  

  
톤

)

  
  

  
 식

  
  

  
 

 (
  

  
 톤

)

  
  

  
 

㎡

(주
) 

: 
1.

 선
과

기
의

 (
  

 )
안

은
 1

일
 8

시
간

 기
 선

과
능

력

  
  

  
2.

 수
송

차
량

의
 (

  
 )

안
은

 보
유

수
에

 
한

 
재

량
을

 기
재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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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
업

계
획

  
◦
 

사
업

명
 :

 

  
◦
 

세
부

사
업

내
용

 (
단

 :
 백

만
원

)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정
부

지
원

(재
원

명
기

재
)

지
방

비
자

담
계

보
조

출

계

농
가

○
○

○
○

○
○

○
○

○
○

○
○

생
산

자
단

체
등

,

회
사

,

기
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

○
○

  
◦
 

자
부

담
 

확
보

계
획

  
◦
 

부
지

확
보

 
계

획
(건

축
공

사
가

 
있

는
 경

우
)

  
◦
 

세
부

사
업

별
 추

진
일

정

세
부

사
업

명
1/

4분
기

2/
4

3/
4

4/
4

 ○
 ○

 ○
 ○

 ○
 ○

 ○
 ○

 ○
 ○

 ○
 ○

  
  

 
 *

 
“ 

 
”로

 표
시

  
<

작
성

요
령

>
 

  
 ◦

 “
1.

황
”은

 “
과

실
생

산
유

통
사

업
”의

 
이

므
로

, 
각

 사
업

별
 특

성
에

 따
라

 작
성

항
목

을
 

변
경

할
 수

 있
음

  
 ◦

 생
산

자
단

체
등

의
 경

우
 당

해
조

직
의

 활
성

화
 방

안
, 

공
동

출
하

계
획

, 
시

설
물

의
 활

용
계

획
 

등
을

 작
성

하
고

, 
구

성
원

의
 

황
(성

명
, 

농
규

모
 등

)을
 

첨
부

하
여

야
함

  
 ◦

 개
별

농
가

의
 경

우
 

앞
으

로
의

 
농

(림
)계

획
 등

 작
성

[별
지

 제
2

호
 서

식
 :

 제
2

7
조

제
2

항
 

련
] 



-
 
1
4
0
 - [별

지
 제

3호
 서

식
 :

 제
34

조
제

6
항

 
련

]

1
. 

신
청

자

생
산

자
단

체
등

의
 

명
  

  
  

  
 칭

 
생

산
자

단
체

등
의

 
형

  
  

  
  

  
태

 참
여

자
수

성
  

  
  

명

(
표

자
명

)

 생
년

월
일

(남
/여

)
 

화
번

호
( 

  
  

  
 )

-

 주
  

  
 소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
천

원
)

사
업

 
규

모
합

계

정
부

지
원

(재
원

명
기

재
)

지
방

비
자

담

  
 계

 보
조

 융
자

사
  

업
정

지

2
. 

 
 융

자
 

황
(단

 
: 

백
만

원
)

  
  

  
황

융
  

자
  

  
 

  
 황

기
명

종
류

액
기

명
출

일
상

환
기

일
액

3
. 

담
보

물
(재

산
) 

황

소
재

지
종

별
면 (㎡

)
소

유
자

신
청

자
와

 의
 

 계

  
상

 
평

가
액

(백
만

원
)

비
고

(기
설

정
액

)

4.
 농

림
축

산
식

품
업

자
신

용
보

증
기

 보
증

부
출

 희
망

액
 :

  
  

  
천

원

 
 ※

 본
인

의
 신

용
조

사
에

 
하

여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않
겠

습
니

다
.

 년
  

  
월

  
  

일
  

신
청

자
(서

명
 

는
 날

인
)



-
 
1
4
1
 -

[별
지

 
제

4
호

 
서

식
 

: 
제

3
4

조
제

7
항

 
련

]

(앞
 쪽

)

1
. 

신
청

자
 인

사
항

(2
0

 
 년

  
월

 
 

일
 

기
)

 ①
 생

산
자

단
체

 등
ㆍ

회
사

.기
타

명
칭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③
 

화
번

호
 (

 
  

) 
  

 
  

 
-

④
 

표
자

(성
명

)
 

 ⑤
 신

청
사

업
명

2.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련
 보

조
 수

령
 사

항

⑥
지

원
받

은
 

 

  
년

도
⑥

 
지

원
받

은
 

정
책

사
업

명
⑦

소
재

지
⑧

 
면

 
  

(㎡
)

⑨
총

사
업

비

  
 

 (
천

원
)

⑩
정

부
보

조

  
  

(천
원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
지

 제
5

호
서

식
 

: 
제

3
6

조
제

1
항

 
련

]

1
. 

신
청

자

생
산

자
단

체
등

의
 

명
  

 
  

 
  

 
 칭

생
산

자
단

체
 등

의
 

형
  

 
  

 
  

 
 태

참
여

자
수

성
 

 
  

 
명

(
표

자
명

)
생

년
월

일
(남

/여
)

 
  

 
화

주
 

 
  

 
소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
원

)

사
업

규
모

합
계

정
부

지
원

(재
원

명
)

지
방

비
자

담
 

  
계

 
보

조
 

출

사
 

 업
정

지

2
. 

농
지

이
용

계
획

농
업

진
흥

지
역

안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 

사
업

검
토

구
  

 
분

평
가

검
 토

 의
 견

상
하

 
사

업
능

력

◦
농

경
력

◦
후

계
인

력
 

는
 조

직
력

◦
농

기
술

 
는

 경
능

력
◦

농
규

모

 
사

업
계

획
◦

사
업

계
획

의
 

정
성

◦
사

업
망

 
입

지
여

건

◦
농

지
이

용
계

획
◦

생
산

 
는

 원
료

조
달

◦
용

수
◦

력

 ※
 사

업
성

검
토

기
의

 장
은

 사
업

별
 특

성
에

 따
라

 “
검

토
항

목
” 

조
정

가
능

4
. 

종
합

의
견

 

 
  

 
  

 
  

 
  

 
  

 
  

 
  

 
  

 
  

 
  

 
  

 
  

 
  

 
  

 
  

 
  

 
  

 
 

 년
  

  
월

  
  

일

  
  

  
  

  
  

  
  

  
  

  
  

  
  

  
  

  
  

  
  

  
  

  
  

  
  

  
  
○
 ○

 ○
 ○

 
장

 (
인

) 



-
 
1
4
2
 -

[별
지

 
제

6
호

서
식

 :
 제

3
7

조
제

1
항

 
련

]

1
. 

신
청

자
 인

사
항

 
 신

청
내

용

  
 

  
 

  
 

  
 

  
 

  
 

  
 

  
 

  
 

  
 

  
 

  
 

  
 (

  
  

년
  

 월
  

 일
 기

)

  
주

 
 

 소
화

번
호

생
산

자
단

체
등

ㆍ

회
사

.기
타

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표

자

 
(성

명
)

신
청

사
업

명

소
요

사
업

비
총

액
 

 
 천

원
보

 조
 

출
자

담

2
. 

종
합

거
래

 신
용

상
태

재
 

연
체

사
실

부
도

 
는

 
변

제
사

실

유
무

연
체

액

(조
사

기
일

재
)

유
무

3
. 

출
가

능
액

(신
규

 
출

가
능

액
만

 
기

재
)

담
보

종
류

수
량

출
가

능
액

담
보

물
소

재
지

소
유

자
(

계
)

  
 

  
 

 천
원

※
 

출
가

능
액

(담
보

여
력

)은
 사

업
신

청
자

가
 제

출
한

 “
출

신
청

자
료

” 
에

 의
함

  
 (

사
업

신
청

인
 제

시
 담

보
물

건
에

 
하

여
 감

정
가

를
 추

정
하

여
 

출
가

능
액

 산
출

)

4.
 농

림
수

산
업

자
신

용
보

증
기

 보
증

잔
액

 (
조

사
기

일
재

) 
: 

  
  

  
  

천
원

☞
 유

의
사

항

  
 동

 신
용

조
사

서
의

 내
용

은
 

출
실

행
을

 
한

 신
용

조
사

 
 

출
심

사
 결

과
가

 아
니

므
로

 

실
제

 
출

신
청

 시
 사

업
신

청
자

의
 여

건
 

 
융

기
 자

체
 여

신
규

정
에

 따
라

 그
 결

과
가

 

변
동

될
 수

 있
습

니
다

.

 년
  

  
월

  
  

일

  
  

  
 

  
  

  
  

  
  

  
  

  
  

  
  

  
  

  
  

  
  

  
  

  
( 

  
  

  
 )

 
동

조
합

장
 (

인
)

  
  

  
  

  
  

  
  

  
  

  
  

  
  

  
  

  
  

  
  

  
  

  
  

 (
  

  
  

  
) 

시
군

지
부

장
 (

인
)

[별
지

 제
7

호
 서

식
 :

 제
5

6
조

제
3

항
 

련
]

※
 양

식
은

 민
간

보
조

사
업

 
 자

치
단

체
보

조
사

업
 모

두
에

 
용

수
신

 :
 ㅇ

ㅇ
ㅇ

(보
조

사
업

자
)

1
.「

ㅇ
ㅇ

ㅇ
」

사
업

 
추

진
을

 
한

 
보

조
을

 
다

음
과

 
같

이
 

교
부

결
정

 
하

오
니

 

붙
임

 
교

부
조

건
을

 
수

하
여

 
보

조
사

업
 

수
행

에
 

만
을

 
기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
 보

조
 사

업
명

: 

□
 보

조
 사

업
자

: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
 사

업
규

모
: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재
정

융
자

수
익

자
부

담

세
부

사
업

명

(△
△

사
업

)

(□
□

사
업

)

  
  

 *
 

호
안

은
 내

역
사

업
명

 기
재

(사
업

 안
에

 수
개

의
 내

역
사

업
이

 있
을

 경
우

 명
시

)

○
 보

조
비

율
 :

 
O

O
%

 
(

체
 사

업
비

 
 

국
고

보
조

비
율

)

○
 사

업
내

용
 :

 

 
 ※

 
체

 
사

업
목

 
 

내
역

사
업

별
 핵

심
내

용
을

 기
술

 

□
 교

 부
 목

 
 :

□
 

 산
 과

 목
 :

 
0

0
0

0
회

계
(0

0
계

정
)

분
야

부
문

로
그

램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목
ㆍ

세
목

12
0

12
3

30
0

0
3

0
31

3
06

3
30

-
0

1

교
통

물
류

도
시

철
도

00
0

0
0

0
00

0
0

00
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
 
1
4
3
 -

□
 교

부
결

정
내

역
(단

 
: 

원
)

세
부

사
업

명
산

액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회

 
교

부
액

교
부

잔
액

비
고

ㅇ
ㅇ

사
업

A
+

B

(△
△

사
업

)
A

(□
□

사
업

)
B

  
*

 
호

안
은

 내
역

사
업

명
 기

재
(사

업
 안

에
 수

개
의

 내
역

사
업

이
 있

을
 경

우
 명

시
)

2
. 

의
 

교
부

결
정

에
도

 
불

구
하

고
,「

보
조

법
」

제
2

1
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 

교
부

조
건

을
 

반
한

 
경

우
 

 
다

음
 

각
 

목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습

니
다

.

가
.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나
.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

보
조

법
｣
 제

30
조

)

다
. 

법
령

,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경
우

라
. 

앙
서

(
는

 시
･ 도

지
사

) 
승

인
없

이
 

요
재

산
을

 
임

의
 처

분
한

 
경

우

마
. 

해
당

 
보

조
 

지
원

과
 

직
 

련
된

 
제

조
건

이
 

사
후

으
로

 
미

충
족

시

(해
당

 부
처

에
서

 구
체

인
 사

유
 

명
시

 필
요

)

바
. 

동
일

 
는

 
유

사
한

 
사

업
계

획
으

로
 

다
른

 
기

으
로

부
터

 
복

하
여

 
보

조

을
 

받
은

 경
우

사
. 

등
록

된
 

농
업

경
정

보
(재

배
면

 
등

)에
 

변
경

사
항

이
 

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변
경

등
록

하
지

 않
은

 
경

우

3
. 

국
고

보
조

을
 

부
정

수
 

한
 

자
에

게
는

 
다

음
의

 
제

재
 

 
벌

칙
을

 
부

과
할

 

수
 

있
습

니
다

.

가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에
 따

른
 수

행
배

제

나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다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에
 따

른
 명

단
공

표

라
.「

보
조

법
」

제
40

조
 

내
지

 제
42

조
에

 따
른

 벌
칙

붙
임

 
: 

보
조

 교
부

조
건

 1
부

.

2
01

 
 년

  
 

ㅇ
ㅇ

월
  

 
 ㅇ

ㅇ
일

※
 아

래
 

내
용

은
 

부
처

별
 

업
무
 

참
고

를
 

한
 

샘
로

서
 

각
 

사
업

시
행

기
에

서
는
 

보
조

법
, 

산
 
 

기
운

용
집

행
지

침
 

등
을
 

반
하

여
 

자
체
 

실
정

에
 

맞
게
 

수
정

․
활

용
하

여
 교

부
조

건
을
 

작
성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일
반

사
항

]

1
. 

보
조

사
업

자
(간

보
조

사
업

자
 

포
함

. 
이

하
 

“보
조

사
업

자
”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포
함

됨
)는

 
｢보

조
법

｣과
 

기
타

 
회

계
 

계
법

령
 

 
이

 
보

조
 

교
부

조
건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을
 성

실
하

게
 수

행
하

여
야

 
합

니
다

.

2
. 

보
조

은
 

보
조

사
업

 
목

인
 
｢ ㅇ

ㅇ
ㅇ

｣ 
사

업
비

 
이

외
의

 
용

도
로

 
사

용
할

 
수

 

없
습

니
다

. 

3
. 

보
조

사
업

자
는

 교
부

신
청

서
 상

의
 자

부
담

액
을

 우
선

으
로

 집
행

하
되

 보
조

사
업

에
 

액
 집

행
하

여
야

 하
며

 타
당

한
 사

유
 없

이
 감

액
 집

행
한

 경
우

에
는

 정
산

 시
 동

률
의

 
국

고
보

조
을

 감
액

 
조

치
할

 수
 있

습
니

다
.

4
. 

보
조

사
업

자
는

 
교

부
받

은
 

보
조

에
 

하
여

 
별

도
의

 
계

정
을

 
설

정
하

고
 

자
체

 

수
입

 
 

지
출

과
 명

백
히

 구
분

하
여

 계
리

하
여

야
 합

니
다

.

5
. 

보
조

사
업

자
는

 
교

부
신

청
시

 
제

출
한

 
보

조
사

업
 

추
진

계
획

에
 

따
라

 
효

율
이

고
 

투
명

하
게

 
집

행
을

 하
여

야
 합

니
다

.

6
. 

지
자

체
보

조
사

업
 

 
국

비
 

선
교

부
 

사
업

의
 

경
우

, 
해

당
 

지
자

체
가

 
지

방
비

를
 

미
확

보
 시

 
액

 반
납

하
도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7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수
행

과
정

에
서

 
보

조
으

로
 

인
하

여
 

수
익

이
 

발
생

한
 

경
우

 수
익

이
 

체
 

는
 

일
부

를
 사

업
시

행
기

에
게

 
반

환
하

여
야

 합
니

다
.

8
. 

보
조

사
업

자
인

 
농

업
경

체
(농

업
인

 
 

농
업

법
인

)는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법

」
 

제
4조

에
 

따
라

 
농

업
경

정
보

(재
배

면
 

등
)의

 
변

동
 

사
항

이
 

있
는

 
경

우
 

변
경

 

등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이
를

 
수

하
지

 아
니

한
 

농
업

경
체

의
 경

우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가

 취
소

될
 

수
 

있
습

니
다

.



-
 
1
4
4
 -

[보
조

사
업

 집
행

]

1.
 

보
조

사
업

자
는

 
아

래
의

 
경

우
에

는
 

앙
서

의
 

장
(이

하
 

‘우
리

부
’)

 
는

 
자

치

단
체

의
 장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합
니

다
.

 가
. 

사
정

의
 

변
경

으
로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에

 
소

요
 

되
는

 

경
비

의
 

배
분

을
 변

경
(사

업
 안

 내
역

사
업

변
경

 포
함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나
. 

보
조

사
업

을
 다

른
 사

업
자

에
게

 인
계

하
거

나
 

단
 

는
 폐

지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다
. 

보
조

에
 

의
하

여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이
 

증
가

된
 

요
재

산
을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배

되
는

 
용

도
로

 
사

용
 

는
 

양
도

ㆍ
교

환
·

여
하

거
나

 
담

보
로

 

제
공

 등
을

 하
고

자
 하

는
 경

우

2.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교
부

신
청

 시
 신

고
한

 보
조

 통
장

에
서

 직
 계

좌
이

체

하
거

나
 

보
조

사
업

비
 

카
드

를
 

이
용

하
여

 
보

조
을

 
집

행
하

여
야

 
하

며
, 

유
흥

업
소

 

등
 

보
조

사
업

비
 

카
드

사
용

이
 

제
한

되
는

 
업

종
에

서
의

 
보

조
 

사
용

은
 

정
당

한
 

집
행

으
로

 인
정

받
을

 수
 없

습
니

다
.

3.
 

보
조

사
업

자
가

 
시

공
 

 구
매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 

국
가

계
약

법
령

 
등

에
 

따
라

 

계
약

을
 

체
결

하
고

 
집

행
하

여
야

 
하

며
, 

2억
원

 
과

의
 

시
설

공
사

 
 

5
천

만
원

 

과
의

 
용

역
과

 
물

품
을

 
구

매
하

고
자

 
하

는
 

사
업

의
 

계
약

체
결

ㆍ
집

행
은

 
조

달
청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입

찰
ㆍ

계
약

체
결

ㆍ
지

 
등

을
 

하
여

야
 합

니
다

.

4.
 

보
조

과
 

련
된

 
제

반
 

규
정

에
 

반
되

는
 

사
실

이
 

발
견

된
 

때
에

는
 

우
리

부
 

장
 

는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시
정

을
 명

하
거

나
 

지
조

사
를

 할
 수

 있
습

니
다

.

5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을

 
지

원
받

아
 

취
득

하
거

나
 

보
조

 
지

원
으

로
 

그
 

효
용

가
치

가
 증

가
한

 토
지

 등
 부

동
산

에
 

한
 소

유
권

 등
기

에
는

 부
기

등
기

를
 하

여
야

 

합
니

다
. 

보
조

을
 

직
 

지
원

받
지

 
않

아
 

요
재

산
으

로
 

리
되

지
 

않
음

으
로

 

인
해

 
부

기
등

기
를

 
하

지
 

않
은

 
토

지
의

 
경

우
에

는
 

향
후

 
별

표
 

5
의

 
요

재
산

 

담
보

제
공

 
승

인
한

도
 

산
식

에
 

따
른

 
담

보
제

공
 

상
물

 
감

정
평

가
액

 
산

출
 

시
 

제
외

됩
니

다
.

[보
조

사
업

 정
산

]

1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하

을
 

때
, 

폐
지

의
 

승
인

을
 

받
았

을
 

때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에

는
 

그
때

로
부

터
 

2개
월

(지
자

체
보

조
사

업
의

 
경

우
 

3개
월

) 

이
내

에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포

함
)를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해
당

 
보

조
이

 
3억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정

산
보

고
서

를
 

외
부

 
검

증
기

에
서

 

검
증

받
아

야
 합

니
다

. 

2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완
료

 후
 집

행
한

 보
조

을
 정

산
ㆍ

반
납

할
 경

우
 집

행

잔
액

 
 이

자
를

 
함

께
 반

납
하

여
야

 합
니

다
. 

3
. 

보
조

사
업

 
수

행
에

 
따

라
 

발
생

된
 

수
익

은
 

우
리

부
 

는
 

자
치

단
체

의
 

장
과

 

의
하

여
 

국
고

로
 반

환
 

는
 당

해
 보

조
사

업
 

목
 

범
에

 맞
도

록
 

집
행

하
고

 

정
산

보
고

서
에

 
포

함
하

여
 

심
사

를
 받

아
야

 합
니

다
.

 
 가

.
보

조
사

업
자

가
 

부
가

가
치

세
, 

세
 

등
 

사
후

환
이

나
 

공
제

 
받

을
 

수
 

있
는

 

액
은

 
집

행
액

에
서

 
제

외
함

을
 

원
칙

으
로

 
하

되
, 

세
무

당
국

이
 

사
후

환
이

 

불
가

함
을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련

 증
빙

자
료

를
 제

출
합

니
다

.

 
 나

. 
부

가
가

치
세

 
환

 
신

청
 

이
라

도
 

최
 

정
산

 
당

시
에

 
품

목
 

 
품

목
별

 

구
입

가
격

 등
을

 고
려

하
여

 미
리

 
사

업
비

에
서

 공
제

됩
니

다
.

 
 다

.
부

가
가

치
세

 
환

을
 

동
 

사
업

에
 

재
투

자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그

 
내

역
을

 

명
확

히
 

하
여

 
사

업
계

획
에

 
미

리
 

반
하

거
나

 
사

업
시

행
기

의
 

승
인

을
 

얻
어

 

사
업

계
획

변
경

을
 

통
해

 
반

하
여

야
 

합
니

다
. 

다
만

, 
부

가
가

치
세

 
환

 

 보
조

비
율

 만
큼

은
 자

부
담

으
로

 
인

정
되

지
 

않
습

니
다

.

4
. 

다
음

의
 정

산
잔

액
은

 
소

정
의

 
차

를
 거

쳐
서

 
즉

시
 반

납
하

여
야

 합
니

다
.

 
 가

.
이

미
 

교
부

된
 

보
조

과
 

이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를

 
더

한
 

액
이

 
확

정
된

 

교
부

액
을

 
과

한
 경

우
 

그
 

과
액

 
 나

.
집

행
증

빙
서

류
가

 
집

행
내

역
과

 일
치

하
지

 않
을

 경
우

에
 그

 차
액

5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련

된
 

자
세

계
산

서
, 

증
빙

서
류

, 
첨

부

서
류

 
등

 
보

조
 

사
용

내
역

을
 

증
명

하
는

데
 

필
요

한
 

서
류

를
 

자
체

규
정

에
 

따
라

 

구
비

하
여

야
 

하
고

, 
당

해
 

보
조

사
업

 
종

료
연

도
부

터
 

5년
간

 
이

를
 

보
존

하
여

야
 

합
니

다
.

6
. 

원
칙

으
로

 
보

조
 

이
월

은
 

허
용

되
지

 
않

으
나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이
월

을
 

할
 

경
우

에
도

 2
회

계
연

도
를

 
과

하
여

 이
월

할
 

수
 

없
습

니
다

.

7
.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요
재

산
의

 
리

 
 가

. 
요

재
산

은
 사

업
이

 
완

료
된

 후
 재

산
처

분
의

 
제

한
을

 받
습

니
다

. 



-
 
1
4
5
 -

  
나

.
보

조
으

로
 

인
하

여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가
치

가
 

증
가

한
 

부
동

산
의

 
등

기
서

류
에

 정
산

완
료

 
까

지
 부

기
등

기
사

항
을

 기
재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다

.
교

부
받

은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재

산
에

 
하

여
는

 
보

조
 

정
산

 
시

 
요

재
산

 
황

을
 취

득
 후

 1
5일

 이
내

에
 해

당
 

앙
서

의
 장

 
는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합

니
다

.

  
라

.
한

 
요

재
산

 
리

장
을

 
비

치
하

고
 

목
에

 
맞

게
 

리
하

여
야

 
하

며
, 

변
동

황
을

 주
기

으
로

 보
고

하
고

, 
그

 처
분

 등
에

 있
어

서
는

 사
업

시
행

기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합

니
다

. 

  
마

.「
행

정
권

한
의

 
임

 
 

탁
에

 
한

 
규

정
」

제
3

2
조

에
 

따
른

 
시

·도
지

사
의

 

승
인

 
후

에
도

 
그

 
처

리
가

 
법

 
는

 
부

당
할

 
경

우
 

이
를

 
농

식
품

부
 

장
이

 

취
소

할
 수

 있
습

니
다

.

8.
 

보
조

사
업

자
는

 실
보

고
서

를
 제

출
할

 때
까

지
 농

업
경

체
 등

록
을

 유
지

하
여

야
 

합
니

다
. 

[보
조

사
업

 부
정

수
 

응
]

보
조

을
 

거
짓

 
신

청
 

등
으

로
 

교
부

받
거

나
, 

교
부

목
과

 
다

르
게

 
사

용
 

는
 

법
령

 

등
에

서
 

정
한

 
교

부
목

 
등

을
 

배
한

 
사

실
이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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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년

도
 :

 
00

0천
원

(국
고

 0
00

0)
 

 

 
▪
 

00
년

도
 :

 
00

0천
원

(국
고

 0
00

0)
 

 

보
조

사
업

자

법
인

명
0

00
0

0
법

인
등

록
번

호
0

0
00

0
00

0
0

성
 

 명
홍

길
동

주
민

번
호

00
00

00
00

00
0

부
정

수
 

련
 

정
보

부
정

수

확
인

 
경

* 
01

.2
3일

자
 0

00
의

 신
고

에
 의

해
 

발
 등

 구
체

으
로

 서
술

부
정

수

내
 

 
  

용

* 
농

업
인

 0
00

이
 허

 정
산

서
류

를
 제

출
하

여
 0

00
원

의
 보

조
을

 부
정

수
 등

* 
이

에
 

해
 

보
조

사
업

 
표

자
에

 
해

 
사

실
확

인
서

 징
구

기
타

* 

2
. 

제
재

 
검

토
 기

본
정

보

제
재

부
가

 부
과

 
련

 
정

보

보
조

 
교

부
결

정
 

취
소

ㆍ
환

수
액

4
80

천
원

(국
고

 
48

0
천

원
)

보
조

 
교

부
결

정
 

취
소

ㆍ
환

수
액

 결
정

 내
역

* 
보

조
에

 
해

당
하

는
 

액
에

 
해

 
환

수
 

조
치

 추
진

 
등

제
재

부
가

감
경

ㆍ
면

제
사

유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련

 
정

보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조
치

에
 

한
 의

견
*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외
 

사
유

명
단

공
표

 
련

 정
보

명
단

공
표

 조
치

에
 

한
 

의
견

* 

명
단

공
표

 제
외

 
사

유



-
 
1
5
3
 -





-
 
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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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제
1

장
 총

칙
 <

개
정

 2
01

1.
 7

. 
25

.>

제
1

조
(목

)  
이

 
법

은
 

보
조

 
산

의
 

편
성

, 
교

부
 

신
청

, 
교

부
 

결
정

 
 

사
용

 
등

에
 

하
여

 
기

본
인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효
율

인
 

보
조

 
산

의
 

편
성

 
 

집
행

 
등

 
보

조
 

산
의

 

정
한

 
리

를
 

도
모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2

조
(정

의
)  

이
 

법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뜻
은

 다
음

과
 같

다
.

 
 1

. 
"보

조
"이

란
 

국
가

 
외

의
 

자
가

 
수

행
하

는
 

사
무

 
는

 
사

업
에

 

하
여

 
국

가
(「

국
가

재
정

법
」

별
표

 
2에

 
규

정
된

 
법

률
에

 
따

라
 

설
치

된
 

기
을

 
리

ㆍ
운

용
하

는
 

자
를

 
포

함
한

다
)가

 
이

를
 

조
성

하
거

나
 재

정
상

의
 원

조
를

 하
기

 
하

여
 교

부
하

는
 보

조

(지
방

자
치

단
체

에
 

교
부

하
는

 
것

과
 

그
 

밖
에

 
법

인
ㆍ

단
체

 
는

 

개
인

의
 

시
설

자
이

나
 

운
자

으
로

 
교

부
하

는
 

것
만

 
해

당

한
다

),
 

부
담

(국
제

조
약

에
 

따
른

 
부

담
은

 
제

외
한

다
),

 
그

 

밖
에

 
상

당
한

 
반

부
를

 
받

지
 

아
니

하
고

 
교

부
하

는
 

부

으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2

. 
"보

조
사

업
"이

란
 

보
조

의
 

교
부

 
상

이
 

되
는

 
사

무
 

는
 

사
업

을
 

말
한

다
.

  
3

. 
"보

조
사

업
자

"란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4.

 
"간

보
조

"이
란

 
국

가
 

외
의

 
자

가
 

보
조

을
 

재
원

(財
源

)의
 

부
 

는
 일

부
로

 하
여

 상
당

한
 반

부
를

 받
지

 아
니

하
고

 

그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따
라

 
다

시
 

교
부

하
는

 
부

을
 

말
한

다
.

  
5.

 
"간

보
조

사
업

"이
란

 
간

보
조

의
 

교
부

 
상

이
 

되
는

 
사

무
 

는
 

사
업

을
 

말
한

다
.

제
1

조
(목

)  
이

 
은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에
서

 
임

된
 

사
항

과
 그

 시
행

에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2

조
(

부
의

 
지

정
)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이

하
 

"법
"

이
라

 
한

다
) 

제
2조

제
1호

에
 

따
른

 
보

조
ㆍ

부
담

 
외

의
 

부
은

「
농

산
물

의
 

생
산

자
를

 
한

 
직

지
불

제
도

 
시

행
규

정
」

제
3조

에
 

따
른

 소
득

보
조

으
로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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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6.

 
"간

보
조

사
업

자
"란

 간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7.

 
"

앙
서

의
 

장
"이

란
「

국
가

재
정

법
」

제
6조

제
2항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을
 말

한
다

.

  
8.

 
"보

조
수

령
자

"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은

 자
를

 말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7.

 
25

.]

제
3

조
(다

른
 법

률
과

의
 

계
 등

)  
①

 보
조

 
산

의
 편

성
ㆍ

집
행

 

등
 

그
 

리
에

 
하

여
는

 
다

른
 

법
률

에
 

특
별

한
 

규
정

이
 

있
는

 

것
을

 제
외

하
고

는
 

이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②

 
이

 법
을

 
용

할
 때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교

육
ㆍ

과
학

 
 체

육
에

 

한
 보

조
 

산
의

 편
성

 
등

에
 

하
여

는
 해

당
 규

정
 

 "
행

정

안
부

장
"은

 
"교

육
부

장
"으

로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 

는
 

"특
별

시
장

ㆍ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도
지

사
 

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는

 
"교

육
감

"으
로

 
본

다
. 

<
개

정
 

20
13

. 
3.

 
23

., 
20

14
. 

1
1

. 
1

9
., 

2
0

1
6.

 
1

. 
2

8
., 

2
0

1
7

. 
7.

 
2

6.
>

 
 ③

 
개

인
정

보
의

 
보

호
에

 
하

여
 

이
 

법
에

 
특

별
한

 
규

정
이

 
있

는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
신

설
 2

0
17

. 
1.

 
4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2

장
 보

조
 

산
의

 
편

성
 

<
개

정
 2

01
1.

 7
. 

25
.>

제
4

조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의
 

산
 계

상
 

신
청

 등
)  

①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는

 
매

년
 

앙
서

의
 

장
에

게
 

보
조

의
 

산
 

계
상

(計
上

)을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른
 신

청
을

 할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의
 목

과
 내

용
, 



-
 
1
5
7
 -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을
 

은
 신

청
서

와
 

첨
부

서
류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제
2항

의
 경

우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가
 시

장
ㆍ

군
수

인
 

경
우

에
는

 
그

 
시

장
ㆍ

군
수

에
 

한
 

보
조

은
 

할
 

도
지

사

(
역

시
의

 
군

인
 

경
우

에
는

 
역

시
장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가

 

종
합

하
여

 일
신

청
할

 
수

 있
다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신

청
에

 필
요

한
 신

청
서

 

서
식

, 
첨

부
서

류
, 

제
출

일
 

등
 

필
요

한
 

사
항

은
 

앙
서

의
 

장
이

 

정
한

다
. 

이
 

경
우

 
제

출
일

은
 

해
당

 
회

계
연

도
의

 
년

도
 

4월
 

30
일

 

이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4.

 1
. 

1.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5

조
(

산
 

계
상

 
신

청
이

 
없

는
 

보
조

사
업

에
 

한
 

외
조

치
)  

국
가

는
 

제
4조

에
 따

른
 

보
조

의
 

산
 계

상
 신

청
이

 
없

는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에
도

 
국

가
시

책
 

수
행

상
 

부
득

이
하

여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필
요

한
 

보
조

을
 

산
에

 계
상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6

조
(

앙
서

의
 

장
의

 
보

조
 

산
 

요
구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로
부

터
 

신
청

받
은

 
보

조
의

 

명
세

 
 

액
을

 
조

정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보
조

 
산

을
 

요
구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제
5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에
는

 보
조

의
 

산
 

계
상

 신
청

이
 

없
더

라
도

 그
 보

조
 

산
을

 

요
구

할
 수

 
있

다
.

제
3

조
(신

청
이

 
없

는
 

보
조

의
 

산
 

계
상

)  
법

 
제

5조
에

 
따

라
 

보
조

의
 

산
 

계
상

(計
上

) 
신

청
이

 
없

는
 

경
우

에
도

 
국

가
가

 

보
조

을
 

산
에

 계
상

할
 수

 있
는

 경
우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국
가

가
 소

요
경

비
 

액
을

 교
부

하
는

 보
조

사
업

인
 경

우

  
2.

 
재

해
 

발
생

 
등

 
측

하
지

 
못

한
 

사
유

로
 

보
조

의
 

교
부

가
 

불
가

피
한

 경
우

  
3.

 그
 밖

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국
가

의
 주

요
시

책
 수

행
상

 보
조

의
 

교
부

가
 불

가
피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업
인

 경
우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5
8
 -

  
②

 
제

1항
의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보

조
사

업
 

 
부

분
의

 

지
방

자
치

단
체

와
 

련
된

 
보

조
사

업
에

 
하

여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별

 

명
세

 없
이

 총
액

으
로

 보
조

 
산

을
 

요
구

할
 수

 있
다

.

  
③

 
앙

서
의

 
장

이
 

보
조

 
산

을
 

요
구

할
 

때
 

기
획

재
정

부

장
이

 
계

 
자

료
를

 
제

출
할

 
것

을
 

요
구

한
 

보
조

사
업

에
 

하

여
는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의
 

산
 

계
상

 
신

청
내

용
과

 

앙
서

의
 

장
의

 
조

정
내

용
 

 
그

 
밖

에
 

필
요

한
 

자
료

를
 

첨
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7

조
(지

방
비

 부
담

 경
비

의
 

의
 등

)  
①

 
앙

서
의

 장
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부
담

을
 

수
반

하
는

 
보

조
 

산
을

 요
구

하
려

는
 

경
우

에
는

 
행

정
안

부
장

과
 

보
조

사
업

계
획

에
 

하
여

 
의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3.
 3

. 
23

., 
20

1
4.

 
11

. 
19

., 
20

17
. 

7.
 2

6.
>

 
 ②

 
행

정
안

부
장

은
 

제
1

항
의

 
의

 
요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그
 의

견
서

를
 해

당
 회

계
연

도
의

 
년

도
 5

월
 2

0일
까

지
 기

획
재

정
부

장
과

 
계

 
앙

서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1
3

. 
3.

 
2

3
., 

2
0

1
4

. 
1

. 
1

., 
2

0
1

4
. 

1
1

. 
1

9
., 

2
0

1
7

. 
7.

 2
6.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8

조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의
 

자
료

 
제

출
 

등
)  

①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는

 
앙

서
의

 
장

이
 

요
구

할
 

때
에

는
 

보
조

의
 

산
 

계
상

 
신

청
과

 
련

하
여

 
필

요
한

 
자

료
를

 
제

출

하
거

나
 설

명
하

여
야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앙

서
의

 장
이

 제
출

한
 

보
조

의
 

산

요
구

액
을

 
조

정
할

 
때

 
특

별
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해
당

 
보

조



-
 
1
5
9
 -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필
요

한
 

자
료

를
 

제
출

하
게

 
하

거
나

 

설
명

하
도

록
 

직
 요

구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9

조
(보

조
의

 
상

 
사

업
 

 
기

보
조

율
 

등
)  

①
 

보
조

이
 

지
되

는
 

상
 

사
업

, 
경

비
의

 
종

목
, 

국
고

 
보

조
율

 
 

액
은

 

매
년

 
산

으
로

 
정

한
다

. 
다

만
,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보
조

의
 

경
우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개

정
 

2
0

1
6

. 
1

. 
2

8
.>

  
1

. 
보

조
이

 
지

되
는

 
상

 
사

업
의

 범

  
2

. 
보

조
의

 
산

 
계

상
 

신
청

 
 

산
 

편
성

 
시

 
보

조
사

업
별

로
 

용
하

는
 

기
이

 
되

는
 

국
고

 
보

조
율

(이
하

 
"기

보
조

율
"이

라
 

한
다

)

  
②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수

행
하

는
 

국
고

보
조

사
업

의
 

기

보
조

율
을

 
변

경
하

여
 

보
조

 
산

을
 

편
성

할
 

경
우

에
는

 
사

에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
신

설
 2

01
6.

 1
. 

28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1

0
조

(차
등

보
조

율
의

 
용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매

년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보
조

 
산

을
 

편
성

할
 

때
에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보

조
사

업
에

 
하

여
는

 
해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정

 

사
정

을
 

고
려

하
여

 기
보

조
율

에
서

 
일

정
 

비
율

을
 더

하
거

나
 

빼
는

 

차
등

보
조

율
을

 
용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기

보
조

율
에

서
 

일
정

 

비
율

을
 

빼
는

 
차

등
보

조
율

은
「

지
방

교
부

세
법

」
에

 
따

른
 

보
통

교
부

세
를

 
교

부
받

지
 

아
니

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하

여
만

 
용

할
 

수
 

있
다

.

 
 

②
 

차
등

보
조

율
의

 
용

기
은

 
그

 
용

상
이

 
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정
자

주
도

, 
분

야
별

 재
정

지
출

지
수

, 
그

 밖
에

 
통

령
령

제
4

조
(보

조
 

지
 

상
 

사
업

의
 

범
와

 
기

보
조

율
)  

①
 

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

에
 

따
른

 
보

조
이

 
지

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사
업

의
 범

 
 같

은
 항

 제
2호

에
 따

른
 기

보
조

율
(이

하
 "

기

보
조

율
"이

라
 한

다
)은

 별
표

 1
과

 같
다

. 
다

만
, 

별
표

 2
에

서
 정

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사
업

은
 

보
조

 
지

 
상

에
서

 
제

외
한

다
. 

<
개

정
 2

0
1

6.
 4

. 
2

8
.>

  
②

 
기

보
조

율
은

 
해

당
 

회
계

연
도

의
 

국
고

보
조

, 
지

방
비

 
부

담
액

, 

국
가

의
 

재
정

융
자

으
로

 
조

달
된

 
액

, 
수

익
자

가
 

부
담

하
는

 

액
과

 
그

 
밖

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액
을

 
모

두
 

합
한

 

액
에

서
 국

고
보

조
이

 차
지

하
는

 
비

율
로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5

조
(차

등
보

조
율

의
 

용
기

 등
)  

①
 법

 제
10

조
에

 따
라

 기

보
조

율
에

 
일

정
 

비
율

을
 

더
하

는
 

차
등

보
조

율
(이

하
 

"인
상

보
조

율
"

이
라

 
한

다
)은

 
기

보
조

율
에

 
20

퍼
센

트
, 

15
퍼

센
트

, 
10

퍼
센

트
를

 

각
각

 
더

하
여

 
용

하
고

, 
기

보
조

율
에

서
 

일
정

 
비

율
을

 
빼

는
 

차
등

보
조

율
은

 
기

보
조

율
에

서
 

20
퍼

센
트

, 
15

퍼
센

트
, 

10
퍼

센
트

를
 

각
각

 빼
고

 
용

하
며

, 
그

 
용

기
과

 
각

 
용

기
의

 
구

체
인

 

계
산

식
은

 별
표

 3
과

 같
다

.

  
②

 
인

상
보

조
율

은
 

재
정

사
정

이
 

특
히

 
어

려
운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해
서

만
 

용
한

다
.

  
③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인

상
보

조
율

의
 

용
을

 요
구

한
 지

방
자

치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6
0
 -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으
로

 
하

며
, 

각
 

용
기

의
 

구
체

인
 

산
식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③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2
항

의
 

차
등

보
조

율
의

 
용

으
로

 
인

한
 

국
고

보
조

의
 

추
가

인
 

소
요

산
과

 
련

된
 

사
항

을
 

국
회

에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1

1
조

(보
조

 
산

의
 편

성
에

 
한

 의
견

 제
시

)  
①

 특
별

시
장

ㆍ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도

지
사

 
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는
 

보
조

 
산

의
 

편
성

 
과

정
에

서
 

해
당

 
할

구
역

의
 

보
조

사
업

의
 

우
선

순
 

는
 보

조
 

산
액

의
 조

정
 등

에
 

한
 의

견
을

 해
당

 

앙
서

의
 

장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제
시

할
 

수
 

있
다

. 

<
개

정
 2

0
1

6.
 1

. 
2

8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특

별
시

장
ㆍ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도
지

사
 

는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제

시
한

 
의

견
 

 
타

당
하

다
고

 

인
정

되
는

 
사

항
은

 
해

당
 

앙
서

의
 

장
의

 
의

견
을

 
들

어
 

산
에

 

반
할

 
수

 있
다

. 
<

개
정

 
20

16
. 

1.
 2

8.
>

  
[

문
개

정
 2

0
1

1.
 7

. 
2

5
.]

제
1

2
조

(보
조

 
산

의
 통

지
)  

①
 

앙
서

의
 장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보

조
 

산
안

을
 사

업
별

로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해
당

 
회

계
연

도
의

 
년

도
 

9
월

 
15

일
까

지
 

제
26

조
의

2제

1
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1
7

. 
1

. 
4

.>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통

지
한

 
보

조
 

산
안

이
 

국
회

에
서

 
심

의
ㆍ

확
정

된
 

후
에

는
 

그
 

확
정

된
 

액
 

 
내

역
을

 

단
체

에
 

하
여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정
운

용
에

 
하

여
 필

요
한

 권
고

를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
 
1
6
1
 -

사
업

별
로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제
26

조
의

2제

1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즉
시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신
설

 
20

17
. 

1.
 4

.>

  
③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할

 
때

 

해
당

 
보

조
이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보

조
인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과
 

행
정

안
부

장
에

게
 

각
각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1
3

. 
3.

 
2

3
., 

2
0

1
4

. 
1

1
. 

1
9

., 
2

0
1

7
. 

1.
 4

., 
2

0
1

7
. 

7.
 2

6.
>

  
④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제
2항

에
 

따
른

 
통

지
를

 
할

 
때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가

 
시

장
ㆍ

군
수

인
 

경
우

에
는

 
해

당
 

시
ㆍ

군
을

 
할

하
는

 
도

지
사

에
게

 
일

하
여

 
통

지
할

 
수

 
있

다
. 

<
개

정
 

2
0

1
7

. 
1.

 4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1

3
조

(지
방

비
 

부
담

 
의

무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에

 

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방

비
 

부
담

액
을

 
다

른
 사

업
에

 
우

선
하

여
 

해
당

 연
도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산

에
 계

상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1

4
조

(출
연

기
에

 
한

 
별

도
의

 
보

조
 

교
부

 
제

한
)  

국
가

는
 

출
연

을
 

산
에

 계
상

한
 

기
에

 
하

여
는

 출
연

 외
에

 별
도

의
 

보
조

을
 

산
에

 
계

상
할

 
수

 
없

다
. 

다
만

,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사
업

 
수

행
상

 
특

히
 

불
가

피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1

5
조

(보
조

사
업

의
 

존
속

기
간

과
 

연
장

평
가

)  
①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보
조

사
업

을
 

제
외

한
 

보
조

사
업

의
 

존
속

기
간

은
 

3년
 

이
내

로
 

한
다

.

제
6

조
(보

조
사

업
의

 
존

속
기

간
 

설
정

 
제

외
상

 
사

업
)  

법
 

제
15

조

제
1항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보

조
사

업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을

 말
한

다
. 

<
개

정
 2

01
4.

 1
1.

 2
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6
2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존
속

기
간

이
 

만
료

되
는

 
보

조
사

업
에

 
하

여
 

실
효

성
 

 
재

정
지

원
의

 
필

요
성

을
 

평
가

하
여

 
3년

 
이

내
의

 
범

에
서

 해
당

 보
조

사
업

의
 존

속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다

. 
존

속
기

간
이

 

연
장

된
 

보
조

사
업

에
 

해
서

도
 

한
 

같
다

.

  
③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2항
에

 
따

른
 

평
가

를
 

실
시

하
기

 
하

여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평
가

단
을

 
구

성
ㆍ

운
할

 
수

 
있

다
.

  
④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2
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에

 
한

 
평

가
 

결
과

를
「

국
가

재
정

법
」

제
3

3조
에

 
따

른
 

산
안

과
 

함
께

 
국

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6
. 

1
. 

28
.]

20
16

. 
4.

 2
8.

>

  
1.

「
국

가
재

정
법

」
제

7조
제

2항
제

4호
의

2에
 따

른
 의

무
지

출
 사

업

  
2.

「
국

가
재

정
법

」
제

38
조

에
 

따
른

 
비

타
당

성
조

사
 

는
「

지
방

재
정

법
」

제
37

조
에

 
따

른
 

재
정

투
자

사
업

 
심

사
 

결
과

 
사

업
타

당

성
이

 인
정

되
어

 진
행

 
인

 계
속

사
업

  
3.

「
국

가
균

형
발

 
특

별
법

」
제

40
조

에
 

따
라

 
포

보
조

으
로

 

편
성

한
 사

업

  
4.

 
그

 
밖

에
 

존
속

기
간

의
 

설
정

 
취

지
에

 
합

하
지

 
아

니
한

 
사

업

으
로

서
 

보
조

사
업

의
 

존
속

기
간

을
 

3년
 

이
내

로
 

한
정

할
 

필
요

가
 

없
다

고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인
정

하
는

 사
업

  
[본

조
신

설
 2

01
1.

 1
0.

 2
6.

]

  
[제

목
개

정
 2

01
6.

 4
. 

28
.]

제
6

조
의

2
(보

조
사

업
평

가
단

의
 

구
성

 
 

운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법

 
제

15
조

제
3항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서

 
보

조
사

업
평

가
원

을
 

선
정

하
여

 
보

조

사
업

평
가

단
(이

하
 

"평
가

단
"이

라
 

한
다

)을
 

구
성

ㆍ
운

할
 

수
 

있
다

. 
<

개
정

 2
01

6.
 4

. 
28

.>

  
1.

 
보

조
의

 
운

용
 

 
련

 
분

야
에

 
한

 
문

지
식

이
 

있
는

 

조
교

수
 이

상
의

 
학

교
수

  
2.

 
정

부
출

연
기

에
 

소
속

된
 

박
사

학
 

소
지

자
로

서
 

보
조

에
 

한
 

문
지

식
이

 있
는

 사
람

  
3.

 
5년

 
이

상
의

 
실

무
경

험
이

 
있

는
 

변
호

사
ㆍ

공
인

회
계

사
ㆍ

세
무

사
 

 
융

업
무

 
문

가

  
4.

 
그

 
밖

에
 

보
조

 
사

업
 

운
용

실
태

의
 

조
사

 
 

평
가

 
업

무
에

 



-
 
1
6
3
 -

한
 

문
지

식
과

 경
험

이
 풍

부
한

 사
람

  
②

 
평

가
단

은
 

평
가

상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앙

서
의

 
장

에
게

 
그

 
보

조
사

업
의

 
평

가
와

 
련

된
 

자
료

 
 

정
보

 
제

출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해
당

 
앙

서
의

 장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이

에
 따

라
야

 한
다

.

  
③

 
제

1항
과

 
제

2항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평
가

단
의

 
구

성
 

 

운
에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1.

 1
0.

 2
6.

]

제
6

조
의

3
(보

조
리

원
회

)  
①

 
보

조
 

산
의

 
편

성
ㆍ

집
행

ㆍ

리
 

등
에

 
한

 
주

요
사

항
을

 
심

의
하

기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소
속

으
로

 보
조

리
원

회
(이

하
 

"
원

회
"라

 한
다

)를
 둔

다
.

  
②

 
원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
개

정
 

20
17

. 

5.
 8

.>

  
1.

 
보

조
사

업
과

 
련

된
 

주
요

정
책

의
 

결
정

과
 

제
도

 
개

선
에

 
한

 

사
항

  
2.

 보
조

사
업

 
 보

조
사

업
자

 선
정

 등
의

 타
당

성
 확

인
에

 
한

 사
항

  
3.

 
보

조
의

 
복

 
는

 
부

정
 

수
을

 
방

지
하

기
 

한
 

책
의

 

수
립

ㆍ
운

과
 보

조
사

업
의

 정
비

에
 

한
 사

항

  
4.

 
법

 제
26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이

하
 "

보
조

통
합

리
망

"이
라

 한
다

)의
 구

축
 

 운
에

 
한

 사
항

  
5.

 
그

 
밖

에
 

원
회

의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심

의
에

 

부
치

는
 사

항

  
③

 
원

회
의

 
원

장
은

 
기

획
재

정
부

 
제

2차
이

 
되

고
,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사

람
이

 된
다

.

  
1.

 
보

조
사

업
을

 
리

하
는

 
앙

서
의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추

천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임
명

하
는

 사
람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6
4
 -

제
3

장
 

보
조

의
 교

부
 

신
청

과
 교

부
 결

정
 

<
개

정
 2

0
1

1
. 

7.
 2

5
.>

제
1

6
조

(보
조

의
 

교
부

 
신

청
)  

①
 

보
조

의
 

교
부

를
 

받
으

려
는

 

자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의

 
목

과
 

내
용

,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을
 

은
 

신
청

서
에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앙

서
의

 

장
이

 지
정

한
 기

일
 내

에
 

앙
서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2.

 
보

조
사

업
에

 
한

 학
식

과
 

경
험

이
 

풍
부

한
 

사
람

 
에

서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성
별

을
 

고
려

하
여

 
하

는
 

12
명

 
이

내
의

 
민

간

원

  
④

 제
3항

제
2호

에
 따

른
 민

간
원

의
 임

기
는

 3
년

으
로

 한
다

.

  
⑤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3항
에

 
따

른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원

을
 

해
임

 
는

 
해

(解
囑

)할
 수

 있
다

. 
<

신
설

 2
01

6.
 4

. 
28

.>

  
1.

 심
신

장
애

로
 인

하
여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게
 된

 경
우

  
2.

 직
무

와
 

련
된

 비
사

실
이

 있
는

 경
우

  
3.

 
직

무
태

만
, 

품
손

상
이

나
 

그
 

밖
의

 
사

유
로

 
인

하
여

 
원

으
로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4.

 
원

 
스

스
로

 
직

무
를

 
수

행
하

는
 

것
이

 
곤

란
하

다
고

 
의

사
를

 

밝
히

는
 경

우

  
⑥

 
제

1항
부

터
 

제
5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원

회
의

 

구
성

 
 

운
에

 
필

요
한

 
사

항
은

 
원

회
의

 
의

결
을

 
거

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

개
정

 2
01

6.
 4

. 
28

.>

  
[본

조
신

설
 2

01
5.

 7
. 

24
.]

제
7

조
(보

조
 

교
부

신
청

서
)  

①
 

법
 

제
16

조
에

 
따

른
 

보
조

 
교

부

신
청

서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모

두
 

어
야

 한
다

.

  
1.

 신
청

자
의

 성
명

 
는

 
명

칭
과

 주
소

  
2.

 보
조

사
업

의
 목

과
 내

용

  
3.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와

 
교

부
받

으
려

는
 보

조
의

 
액



-
 
1
6
5
 -

  
②

 
앙

서
의

 
장

은
 

공
모

(公
募

)를
 

통
하

여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교
부

신
청

서
를

 
제

출
받

아
야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의
 신

청
에

 의
하

여
 

산
에

 반
된

 

사
업

 
 

그
 

신
청

자
가

 
수

행
하

지
 

아
니

하
고

는
 

보
조

사
업

의
 

목
을

 달
성

할
 

수
 

없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2.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경
우

  
3

. 
제

1호
 

 
제

2호
에

서
 

규
정

한
 

경
우

 외
에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공

모
방

식
으

로
 

하
는

 
것

이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1

7
조

(보
조

의
 

교
부

 
결

정
)  

①
 

앙
서

의
 

장
은

 
제

16
조

에
 

따
른

 
보

조
의

 교
부

신
청

서
가

 
제

출
된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조
사

하
여

 
지

체
 

없
이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1

. 
법

령
 

 
산

의
 

목
에

의
 

합
 여

부

  
2

. 
보

조
사

업
 내

용
의

 
정

 여
부

  
4.

 자
기

가
 부

담
하

여
야

 할
 

액

  
5.

 보
조

사
업

의
 

착
수

 
정

일
과

 완
료

 
정

일

  
6.

 그
 밖

에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사
항

  
②

 
제

1항
의

 
보

조
 

교
부

신
청

서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은
 

사
업

계
획

서
를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사

업
계

획
서

의
 

기
재

사
항

 
 

부
 

는
 

일
부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1.

 신
청

자
가

 경
하

는
 주

된
 사

업
의

 개
요

  
2.

 신
청

자
의

 자
산

과
 부

채
에

 
한

 사
항

  
3.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계

획
에

 
한

 사
항

  
4.

 교
부

받
으

려
는

 보
조

 
액

의
 산

출
기

  
5.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의
 사

용
방

법

  
6.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보

조
으

로
 

충
당

되
는

 
부

분
 

외
의

 

경
비

를
 

부
담

하
는

 
자

의
 

성
명

 
는

 
명

칭
과

 
부

담
하

는
 

액
 

 부
담

하
는

 방
법

  
7.

 보
조

사
업

의
 

효
과

  
8.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함

에
 따

라
 발

생
할

 수
입

액
에

 
한

 사
항

  
9.

 그
 밖

에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사
항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7

조
의

2
 삭

제
 <

2
0

1
7

. 
5.

 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6
6
 -

  
3.

 
액

 산
정

의
 착

오
 

유
무

  
4.

 
자

기
자

의
 

부
담

능
력

 
유

무
(자

의
 

일
부

를
 

보
조

사
업

자
가

 

부
담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6

조
제

2항
에

 따
라

 공
모

방
식

으
로

 보
조

 

교
부

신
청

서
를

 
제

출
받

은
 

경
우

에
는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하

기
 

에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의

 
구

성
ㆍ

운
에

 
필

요
한

 

기
본

인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며
, 

그
 

밖
의

 
세

부

사
항

은
 

앙
서

의
 장

이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1

8
조

(보
조

의
 

교
부

 
조

건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를
 

결
정

할
 

때
 

법
령

과
 

산
에

서
 

정
하

는
 

보
조

의
 

교
부

 

목
을

 달
성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조
건

을
 붙

일
 수

 있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를
 

결
정

할
 

때
 

보
조

사
업

이
 

완
료

된
 

때
에

 
그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상

당
한

 
수

익
이

 
발

생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배

되
지

 
아

니
하

는
 

범

에
서

 이
미

 교
부

한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에
 해

당
하

는
 

액
을

 

국
가

에
 

반
환

하
게

 하
는

 
조

건
을

 붙
일

 
수

 있
다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1

9
조

(보
조

 교
부

 결
정

의
 통

지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를
 

결
정

하
을

 
때

에
는

 
그

 
교

부
 

결
정

의
 

내
용

(그
에

 
조

건
을

 

붙
인

 
경

우
에

는
 

그
 

조
건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을
 

지
체

 
없

이
 

보
조

의
 

교
부

를
 

신
청

한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1
6
7
 -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통
지

하
을

 
때

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에

 
한

 
보

조
의

 
경

우
 

단

사
업

별
ㆍ

보
조

사
업

자
별

로
 

작
성

한
 

교
부

 
결

정
 

내
용

을
 

즉
시

 
기

획

재
정

부
장

과
 

행
정

안
부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1
3

. 
3.

 2
3

., 
2

0
1

4
. 

1
1

. 
1

9
., 

2
0

1
7

. 
7

. 
2

6.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2

0
조

(보
조

의
 

통
합

 
운

용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할
 

때
 보

조
사

업
의

 
명

세
를

 세
분

함
으

로
써

 보
조

의
 

규
모

가
 

세
하

여
질

 경
우

에
는

 
단

사
업

 내
의

 
여

러
 개

의
 

경
비

 

명
세

를
 

합
하

여
 교

부
 결

정
을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라

 단
사

업
 내

의
 여

러
 개

의
 경

비
 명

세
를

 합
하

여
 

교
부

 
결

정
을

 
하

여
야

 
하

는
 

액
 

등
의

 
기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③

 
앙

서
의

 
장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사
업

목
이

 유
사

한
 보

조
사

업
의

 
산

을
 통

합
하

여
 운

용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

0
1

1.
 7

. 
2

5
.]

제
2

1
조

(사
정

 변
경

에
 의

한
 교

부
 결

정
의

 취
소

 등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를

 
결

정
한

 
경

우
 

그
 

후
에

 
발

생
한

 
사

정
의

 

변
경

으
로

 
특

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보
조

의
 

교
부

 

결
정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그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다

. 
다

만
, 

이
미

 
수

행
된

 
부

분
의

 
보

조
사

업
에

 

하
여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②

 
앙

서
의

 
장

이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는

 경
우

는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한

 후
에

 발
생

한
 

천
재

지
변

이
나

 그
 밖

의
 사

정
 변

경
으

로
 보

조
사

업
의

 
부

 
는

 

제
8

조
(보

조
의

 
통

합
기

 
등

)  
①

 
법

 
제

20
조

제
2항

에
 

따
라

 
단

사
업

 내
의

 여
러

 개
의

 경
비

 명
세

를
 합

하
여

 교
부

 결
정

을
 하

여
야

 

하
는

 
액

의
 

기
은

 
개

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교
부

하
는

 
액

이
 

연
간

 5
00

만
원

 
미

만
인

 경
우

로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법

 
제

20
조

제
3항

에
 

따
라

 
사

업
목

이
 

유
사

한
 

보
조

사
업

의
 

산
을

 
통

합
하

여
 

운
용

하
려

는
 

경
우

에
는

 

각
 

보
조

사
업

 
간

 
집

행
액

의
 

변
경

 
가

능
성

, 
보

조
사

업
 

산
을

 

통
합

 집
행

하
는

 경
우

의
 효

율
성

 등
을

 고
려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간

 
집

행
액

의
 

변
경

 
가

능
 

범
, 

구
체

인
 집

행
 방

법
 

 
차

 등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9

조
(사

정
 

변
경

에
 

의
한

 
교

부
 

결
정

의
 

취
소

)  
법

 
제

21
조

제
2항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에
 필

요
한

 
토

지
 

는
 

주
요

시
설

 
등

을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책
임

에
 

속
하

지
 

아
니

하
는

 

사
유

로
 사

용
하

거
나

 이
용

할
 수

 없
게

 된
 경

우

  
2.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충
당

되
는

 
부

분
 

외
의

 
경

비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부

담
하

는
 경

비
는

 제
외

한
다

)를
 그

의
 책

임
에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6
8
 -

  
일

부
를

 
계

속
할

 
필

요
가

 
없

는
 

경
우

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로
 

한
정

한
다

.

  
③

 
앙

서
의

 장
이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은
 

서
류

를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제

출
하

고
 

의
를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요
하

지
 

아
니

한
 

사
항

인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에
게

 
통

보
함

으
로

써
 

의
를

 갈
음

할
 수

 있
다

.

  
1.

 
교

부
 결

정
의

 
취

소
 

등
을

 
하

여
야

 할
 사

유

  
2.

 교
부

 결
정

의
 취

소
 등

에
 

한
 해

당
 보

조
사

업
자

의
 의

견

  
3.

 
교

부
 결

정
의

 취
소

로
 인

한
 미

교
부

 보
조

의
 향

후
 사

용
계

획

  
④

 
앙

서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한
 경

우
에

 그
 취

소
로

 인
하

여
 특

히
 필

요
하

게
 된

 사
무

 
는

 

사
업

에
 

하
여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을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⑤

 
제

1
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할

 
경

우
에

는
 

제
19

조
제

1항
을

 
용

한
다

.

 
 ⑥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의
 

교
부

 
결

정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교
부

 
결

정
을

 
일

부
 

취
소

할
 

경
우

에
 

수
정

하
여

 
교

부
하

는
 

보
조

에
 

하
여

도
 제

20
조

를
 

용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4

장
 보

조
사

업
의

 
수

행
 

<
개

정
 2

01
1.

 7
. 

25
.>

제
2

2
조

(용
도

 
외

 
사

용
 

지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따
라

 
선

량
한

 
리

자
의

 
주

의
로

 
성

실
히

 
그

 
보

조
사

업
을

 
수

행

속
하

지
 아

니
하

는
 사

유
로

 조
달

하
지

 못
하

는
 경

우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1

0
조

(교
부

 
결

정
의

 
취

소
에

 
따

라
 

필
요

한
 

보
조

의
 

교
부

)  

법
 

제
21

조
제

4항
에

 
따

라
 

교
부

하
여

야
 

할
 

보
조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의
 경

비
로

 한
정

한
다

.

  
1.

 
보

조
사

업
에

 
련

된
 

기
계

ㆍ
기

구
 

는
 

임
시

건
물

의
 

철
거

와
 

그
 밖

의
 남

은
 업

무
 

처
리

에
 필

요
한

 경
비

  
2.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기
 

하
여

 
체

결
한

 
계

약
을

 
해

제
하

는
 

경
우

에
 지

하
여

야
 

할
 배

상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
 
1
6
9
 -

하
여

야
 

하
며

 
그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②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법

령
과

 
간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따
라

 

선
량

한
 

리
자

의
 

주
의

로
 

간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여
야

 
하

며
 

그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③

 
제

1항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제
31

조
제

4항
에

 따
라

 보
조

 

과
액

을
 반

납
하

지
 아

니
하

고
 활

용
하

는
 경

우
에

는
 유

사
한

 목
의

 

사
업

에
 사

용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

01
1.

 7
. 

25
.]

제
2

3
조

(보
조

사
업

의
 내

용
 변

경
 등

)  
보

조
사

업
자

는
 사

정
의

 변
경

으
로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의

 

배
분

을
 

변
경

하
려

면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다
만

,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경

미
한

 
사

항
은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문
개

정
 2

0
1

1.
 7

. 
2

5
.]

제
2

4
조

(보
조

사
업

의
 

인
계

 
등

)  
보

조
사

업
자

는
 

사
정

의
 

변
경

으
로

 

그
 

보
조

사
업

을
 다

른
 

사
업

자
에

게
 인

계
하

거
나

 
단

 
는

 
폐

지

하
려

면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2

5
조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황
 

검
 

등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황
을

 
앙

서
의

 장
 

는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황

을
 

악
하

기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장
조

사
를

 할
 수

 있
다

.

제
1

0
조

의
2

(보
조

사
업

 
련

 
자

료
의

 
보

)  
①

 
법

 
제

25
조

제
3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련

된
 

자
료

의
 

보
기

간
은

 5
년

으
로

 한
다

.

  
②

 
법

 제
25

조
제

3항
 

 제
4항

에
 따

라
 보

하
여

야
 하

는
 자

료
는

「
감

사
원

법
」

제
25

조
에

 
따

른
 

계
산

서
, 

증
거

서
류

 
 

계
산

서
 

는
 증

거
서

류
의

 내
용

을
 설

명
하

기
 

하
여

 필
요

한
 서

류
로

 한
다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7
0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련
된

 
자

료
를

 
5년

의
 

범
에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간
 

동
안

 보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3항
에

 
따

라
 

보
하

여
야

 
하

는
 

자
료

의
 

범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2

6
조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명

령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지

 
아

니
한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그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사
업

 
수

행
에

 
필

요
한

 
명

령
을

 

할
 수

 있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제

1항
의

 
명

령
을

 
반

하

을
 때

에
는

 그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을
 일

시
 정

지
시

킬
 수

 있
다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2

6
조

의
2

(보
조

통
합

리
망

의
 

구
축

 
등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을
 

원
활

하
게

 수
행

하
고

 
보

조
의

 

복
 수

이
나

 부
정

 수
을

 방
지

하
기

 
하

여
 보

조
통

합
리

망

(이
하

 
"보

조
통

합
리

망
"이

라
 

한
다

)을
 

구
축

하
여

야
 

하
고

, 

보
조

사
업

 
 

보
조

사
업

자
의

 
선

정
, 

보
조

사
업

의
 

집
행

 
 

사
후

리
 

등
에

 
한

 구
체

인
 기

을
 마

련
하

는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5.

 
7.

 
20

., 
20

16
. 

1.
 2

8.
, 

20
17

. 
1.

 4
.>

  
②

 
앙

서
의

 장
(제

38
조

에
 따

라
 사

무
를

 
임

받
은

 소
속

 
서

의
 

장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이

 
조

, 
제

26
조

의
3 

 
제

26
조

의
4에

서
 

  
[본

조
신

설
 2

01
1.

 1
0.

 2
6.

]

제
1

0
조

의
3

(보
조

사
업

 
수

행
의

 
일

시
 

정
지

)  
앙

서
의

 
장

은
 

법
 

제
26

조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을
 

일
시

 
정

지
시

키
는

 

경
우

에
는

 
일

정
한

 기
한

을
 

정
하

여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해
당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과
 조

건
에

 
합

한
 

조
치

를
 하

게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그

 
조

치
를

 
하

지
 

아
니

하
면

 
법

 
제

30
조

제
1항

에
 

따
라

 

해
당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한

다
는

 
뜻

을
 

분
명

하
게

 밝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11
조

에
서

 이
동

 <
20

17
. 

5.
 8

.>
]

제
1

0
조

의
4

(보
조

리
정

보
)  

법
 

제
26

조
의

2제
3항

제
7

호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말
한

다
.

  
1.

 
보

조
을

 
교

부
, 

집
행

 
 

정
산

하
는

 
사

업
의

 
단

에
 

한
 

사
항

  
2.

 
보

조
사

업
의

 
유

사
ㆍ

복
 

여
부

의
 

검
증

 
 

국
민

 
맞

춤
형

 

서
비

스
 

제
공

 
등

을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사

업
의

 

단
별

 보
조

사
업

의
 정

보
에

 
한

 사
항

  
[본

조
신

설
 2

01
7.

 5
. 

8.
]



-
 
1
7
1
 -

같
다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련
된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집
행

 
 

사
후

리
 

등
 

보
조

의
 

리
에

 
한

 
업

무
를

 

수
행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통
일

ㆍ
안

보
 

등
에

 
련

된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으

로
서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것

이
 

하
지

 
아

니
하

다
고

 
기

획
재

정
부

장
이

 
계

 

앙
서

의
 

장
과

 
의

하
여

 
정

하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은
 

제
외

한
다

. 
<

신
설

 2
01

7.
 1

. 
4.

>

  
③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에
 

한
 

자
료

 

는
 

정
보

(이
하

 
"보

조
리

정
보

"라
 

한
다

)가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

신
설

 
20

1
5

. 
7.

 2
0

., 
2

01
7.

 1
. 

4.
>

  
1.

 
보

조
사

업
자

,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이
하

 "
보

조

사
업

자
등

"이
라

 
한

다
)의

 
선

정
 

 
자

격
확

인
 

등
 

보
조

 
는

 

간
보

조
 

수
자

격
의

 
격

 여
부

에
 

한
 사

항

 
 

2.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출

과
 

련
된

 
증

빙
자

료
 

등
 

보
조

 
는

 간
보

조
 집

행
의

 
성

 확
인

에
 

한
 사

항

 
 

3.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수
 

이
력

 
는

 
개

별
 

법
령

에
 

따
른

 
부

 
 

보
조

 
는

 
간

보
조

과
 

통
합

인
 

리
가

 

필
요

한
 

부
의

 수
 이

력
의

 
리

에
 

한
 사

항

  
4

.「
국

가
재

정
법

」
제

8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에
 

한
 성

과
보

고
서

  
5.

「
국

가
재

정
법

」
제

54
조

에
 

따
른

 
국

고
보

조
의

 
교

부
실

과
 

보
조

 집
행

실

  
6.

 
제

15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운

용
 평

가
 결

과

  
7.

 
그

 밖
에

 보
조

사
업

의
 

효
과

인
 통

합
리

를
 

하
여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본

조
신

설
 

20
11

. 
7.

 2
5.

]

  
[제

목
개

정
 

20
17

. 
1.

 4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7
2
 -

제
2

6
조

의
3

(자
료

 
는

 
정

보
의

 
제

공
 

요
청

 
등

)  
①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선

정
 

 
자

격

리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복
ㆍ

부
정

 
수

 
방

지
 

등
 

보
조

의
 효

율
인

 집
행

 
 

리
를

 
하

여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한

 
다

음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를
 

제
공

받
아

 
처

리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제

2조
제

2호
의

 
처

리
를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제
26

조
의

5부
터

 
제

26
조

의
9까

지
에

서
 

같
다

)할
 수

 
있

다
.

 
 1

.「
가

족
계

의
 

등
록

 
등

에
 

한
 

법
률

」
제

9조
에

 
따

른
 

가
족

계
 등

록
사

항
에

 
한

 
산

정
보

자
료

 
 2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2호

 

 
제

3
호

에
 

따
른

 
융

자
산

 
 

융
거

래
의

 
내

용
에

 
한

 

자
료

 
는

 정
보

(이
하

 "
융

정
보

"라
 한

다
)

 
 3

.「
부

동
산

등
기

법
」

제
2조

제
3

호
에

 따
른

 등
기

기
록

 
 4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1호

에
 

따
른

 신
용

정
보

(이
하

 
"신

용
정

보
"라

 한
다

)

 
 5

.「
주

민
등

록
법

」
제

28
조

에
 따

른
 

주
민

등
록

산
정

보

 
 6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과

세
 

련
 자

료
 

는
 

정
보

 
  

 가
.「

국
세

기
본

법
」

제
81

조
의

13
제

1항
에

 
따

른
 

과
세

정
보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나
.「

국
세

징
수

법
」

제
6조

에
 따

른
 납

세
증

명
서

 
  

 다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

8조
에

 
따

른
 

사
업

자
등

록
 

련
 

자
료

 

는
 정

보

 
  

 
라

.「
소

득
세

법
」

제
16

3조
제

1항
 후

단
에

 따
른

 
자

계
산

서
 

는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
32

조
제

2
항

에
 따

른
 

자
세

계
산

서

제
1

0
조

의
5

(자
료

 
는

 
정

보
의

 
제

공
 

요
청

)  
①

 
법

 
제

26
조

의
3

제
1항

제
6호

가
목

 
 

같
은

 
항

 
제

8호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란

 
각

각
 

별
표

 
4에

 
따

른
 

자
료

 
는

 
정

보
를

 

말
한

다
. 

<
개

정
 

20
18

. 
3.

 1
3.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법

 
제

26
조

의
3제

2항
에

 
따

라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계

 
기

의
 

장
에

게
 

같
은

 
조

 

제
1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한

 
경

우
 

해
당

 

자
료

 
는

 
정

보
가

 
신

속
하

고
 

효
율

으
로

 
제

공
될

 
수

 
있

도
록

 

계
 

기
의

 
장

과
 

의
하

여
 

보
조

통
합

리
망

과
 

같
은

 
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련

 
시

스
템

을
 

연
계

할
 

수
 

있
다

. 

<
신

설
 2

0
1

8
. 

3.
 1

3
.>

  
[본

조
신

설
 2

01
7.

 5
. 

8.
]



-
 
1
7
3
 -

  
  

마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
10

0조
의

2에
 

따
른

 
근

로
장

려
 

련
 

자
료

 
는

 
정

보

  
  

바
.「

지
방

세
징

수
법

」
제

5조
에

 따
른

 납
세

증
명

서
 

는
「

지
방

세

기
본

법
」

제
86

조
제

1항
에

 
따

른
 과

세
정

보

  
7.

 
국

민
건

강
보

험
, 

국
민

연
, 

고
용

보
험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국
민

기
생

활
보

장
여

, 
기

연
 

는
 

장
애

인
연

에
 

한
 

자
료

 
는

 
정

보

  
8.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효
율

 
운

 
 

보
조

의
 

복
ㆍ

부
정

 
수

 
방

지
를

 
하

여
 

필
요

한
 

자
료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②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보
조

의
 

효
율

인
 

집
행

 
 

리
에

 
필

요
한

 
범

에
서

 
계

 
기

의
 

장
에

게
 

제
1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는
 

제
외

한
다

)의
 

제
공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요
청

을
 

받
은

 

계
 

기
의

 
장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그
 

요
청

에
 

따
라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련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집

행
 

 
복

ㆍ
부

정
 

수
 

여
부

에
 

한
 

확
인

을
 

하
여

 
필

요
한

 
범

에
서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제

1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를

 
보

유
하

거
나

 이
용

할
 수

 있
다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자

료
 

는
 

정
보

의
 

제
공

요
청

 
 

보
유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7
. 

1
. 

4.
]

제
2

6
조

의
4

(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  

①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제

4조
제

1항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제
1

0
조

의
6

(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요
청

 
등

)  
①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법
 

제
26

조
의

4제
1항

에
 

따
라

 
융

기
등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7
4
 -

한
 

법
률

」
제

32
조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선
정

 

 
자

격
리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복

ㆍ
부

정
 

수
 

방
지

 
등

 
보

조
의

 
효

율
인

 
집

행
 

 
리

를
 

하
여

 
필

요
한

 

범
에

서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융
기

등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1호
에

 따
른

 
융

회
사

등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한

 
법

률
」

제
25

조
에

 

따
른

 
신

용
정

보
집

기
을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
융

기

등
"이

라
 

한
다

)의
 

장
에

게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②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융
기

등
의

 
장

에
게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하
는

 
경

우
 

해
당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명

의
인

의
 

정
보

제
공

에
 

한
 

동
의

 
서

면
을

 
함

께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동
의

 
서

면
은

 
자

 
형

태
로

 바
꾸

어
 제

출
할

 수
 있

다
.

  
③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받
은

 
융

기
등

의
 

장
은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제
4조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한

 
법

률
」

제
32

조
에

도
 

불
구

하
고

 명
의

인
의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하

여
야

 한
다

.

 
 ④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한

 
융

기
등

의
 

장
은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사
실

을
 명

의
인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명
의

인
이

 
동

의
한

 
경

우
에

는
「

융
실

명
거

래
 

 

비
보

장
에

 
한

 
법

률
」

제
4조

의
2제

1항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한

 
법

률
」

제
32

조
제

7
항

에
도

 
불

구
하

고
 

통
보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⑤

 
제

1
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요

청
 

 
동

의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제
2조

제
1호

에
 

따
른

 
융

회
사

등
 

「
신

용
정

보
의

 
이

용
 

 
보

호
에

 
한

 
법

률
」

제
25

조
에

 
따

른
 

신
용

정
보

집
기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의
 장

에
게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이
 

포
함

된
 

문
서

(
자

문
서

를
 

포
함

한
다

)로
 하

여
야

 한
다

.

  
1.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하

는
 

보
조

사
업

자
,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이
하

 
"보

조
사

업
자

등
"

이
라

 한
다

)의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의

 
경

우
에

는
 법

인
의

 

명
칭

ㆍ
표

자
의

 
성

명
 

 
법

인
등

록
번

호
를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

  
2.

 
제

공
을

 
요

청
하

는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범
, 

조
회

 

기
일

 
 조

회
 기

간

  
②

 
제

1항
에

 따
른

 요
청

을
 받

은
 

융
기

등
의

 
장

은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다

음
 

각
 

호
의

 
내

용
을

 
포

함
한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하
여

야
 한

다
.

  
1.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받

은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2.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하

는
 

융
기

등
의

 명
칭

  
3.

 제
공

 
상

 
융

상
품

명
과

 계
좌

번
호

  
4.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의
 내

용

  
③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융
기

등
의

 

장
에

게
 

해
당

 
융

기
등

이
 

가
입

한
 

회
, 

연
합

회
 

는
 

앙
회

 

등
의

 
정

보
통

신
망

을
 

이
용

하
여

 
법

 
제

26
조

의
4제

1항
에

 
따

른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를
 제

공
하

도
록

 요
청

할
 수

 있
다

.

  
[본

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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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1
7
5
 -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7
. 

1
. 

4.
]

제
2

6
조

의
5

(보
조

리
정

보
 

등
의

 
기

)  
①

 
보

조
리

정
보

를
 

보
유

한
 

자
는

 
그

 
정

보
를

 
보

유
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면
 

즉
시

 

기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의

 
복

ㆍ
부

정
 

수
 

방
지

를
 

하
여

 
보

유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는
 

5
년

을
 

과
하

여
 

필
요

성
이

 

인
정

되
는

 
때

까
지

 보
유

할
 수

 있
다

.

 
 ②

 
제

2
6조

의
3제

1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를
 

수
집

한
 

자
는

 

자
격

 
검

증
 

등
 

처
리

 
목

을
 

달
성

한
 

즉
시

 
수

집
한

 
자

료
 

는
 

정
보

를
 

폐
기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다
른

 
법

령
에

 
따

라
 

보
존

하
여

야
 

하
거

나
 증

거
자

료
 

리
가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본
조

신
설

 2
01

7.
 1

. 
4.

]

제
2

6
조

의
6

(보
조

리
정

보
 

등
의

 
보

호
)  

①
 

구
든

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행
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1

. 
보

조
리

정
보

의
 

처
리

를
 

방
해

할
 

목
으

로
 

보
조

리

정
보

를
 

조
ㆍ

변
경

ㆍ
훼

손
하

거
나

 말
소

하
는

 행

 
 2

. 
업

무
상

 알
게

 
된

 
보

조
리

정
보

를
 목

 외
의

 다
른

 용
도

로
 

사
용

하
거

나
 

다
른

 사
람

 
는

 
기

에
 제

공
ㆍ

설
하

는
 행

제
1

0
조

의
7

(5
년

 
과

 보
유

상
 자

료
 

는
 정

보
)  

법
 제

26
조

의
5

제
1항

 
단

서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란
 

다
음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를

 
말

한
다

.

  
1.

 
보

조
 

복
ㆍ

부
정

 
수

 
여

부
 

확
인

에
 

한
 

자
료

 
는

 

정
보

  
2.

 
법

 
제

30
조

에
 

따
른

 
보

조
 

교
부

 
결

정
의

 
취

소
에

 
한

 
자

료
 

는
 정

보

  
3.

 
법

 
제

31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배
제

와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제

한
에

 
한

 

자
료

 
는

 정
보

  
4.

 법
 제

33
조

에
 따

른
 보

조
의

 환
수

에
 

한
 자

료
 

는
 정

보

  
5.

 
법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과
ㆍ

징
수

에
 

한
 자

료
 

는
 정

보

  
6.

 
법

 
제

35
조

에
 

따
른

 
요

재
산

의
 

처
분

 
제

한
에

 
한

 
자

료
 

는
 정

보

  
7.

 
법

 
제

36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에

 

한
 자

료
 

는
 정

보

  
[본

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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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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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7
6
 -

  
3.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조
ㆍ

변
경

하
거

나
 

훼
손

하
는

 행

  
4

. 
정

당
한

 
권

한
 

없
이

 
보

조
리

정
보

를
 

처
리

하
거

나
 

허
용

된
 

권
한

을
 

과
하

여
 보

조
리

정
보

를
 

처
리

하
는

 행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리

정
보

를
 

보
조

의
 

효
율

인
 

집
행

 
 

리
 목

의
 범

에
서

 사
용

하
여

야
 하

며
, 

다
음

 각
 호

의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목
 

외
의

 
용

도
로

 
타

인
에

게
 

제
공

 
는

 

설
되

지
 

아
니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1.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제
2

조
제

3
호

에
 

따
른

 
정

보
주

체
로

부
터

 

별
도

의
 

동
의

를
 

받
은

 경
우

  
2.

 
법

원
의

 제
출

명
령

 
는

 법
이

 발
부

한
 

장
에

 의
하

여
 보

조

리
정

보
를

 요
구

하
는

 경
우

  
3.

 
다

른
 

법
률

에
 특

별
한

 규
정

이
 있

는
 경

우

  
③

 
제

2항
 각

 
호

에
 

따
라

 목
 

외
의

 
용

도
로

 보
조

리
정

보
를

 

이
용

하
려

는
 

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기

획

재
정

부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④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리

정
보

를
 

안
하

게
 

보
호

하
기

 

하
여

 
필

요
한

 
기

술
ㆍ

물
리

 
책

을
 

포
함

한
 

보
호

조
치

를
 

수
립

ㆍ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본

조
신

설
 

20
17

. 
1.

 4
.]

제
2

6
조

의
7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운
 

등
의

 
총

 
 

업
무

의
 

탁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통
합

리
망

의
 

구
축

, 
운

 

 유
지

ㆍ
보

수
 

등
 

리
에

 
한

 
업

무
를

 
총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업
무

를
 

총
하

고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복
ㆍ

부
정

 수
을

 방
지

하
기

 
하

여
 필

요
한

 

범
에

서
 

계
 

기
의

 
장

에
게

 
제

26
조

의
3제

1항
 

각
 

호
의

 
자

료
 

제
1

0
조

의
8

(보
조

의
 

탁
 

 
지

)  
①

 
법

 
제

26
조

의
7제

5항
 

단
에

서
 

"한
국

재
정

정
보

원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

이
란

「
한

국
재

정
정

보
원

법
」

에
 

따
른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이
하

 
"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이

라
 한

다
)을

 말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법

 
제

26
조

의
7제

5항
 

후
단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제

외
하

고
는

 
앙

서
의

 



-
 
1
7
7
 -

는
 

정
보

의
 

제
공

을
 

요
청

할
 

수
 

있
고

, 
이

를
 

제
공

받
은

 
목

의
 

범
에

서
 

처
리

할
 수

 
있

다
.

  
③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제

2
항

에
 

따
라

 
요

청
하

는
 

정
보

가
 

융

정
보

 
는

 
신

용
정

보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정

보
의

 
제

공
 

요
청

 
 

차
 

등
에

 
하

여
는

 
제

26
조

의
4를

 
용

한
다

. 
이

 
경

우
 

"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으
로

, 

"
융

기
등

의
 장

"은
 "

계
 

기
의

 장
"으

로
 본

다
.

  
④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
한

국
재

정
정

보
원

법
」

에
 

따
른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이
하

 
이

 
조

에
서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이

라
 한

다
)에

 
탁

한
다

.

  
1

.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유

지
ㆍ

개
선

 
등

 운
에

 
한

 업
무

  
2

. 
보

조
리

정
보

 
 

제
26

조
의

3제
1항

에
 

따
른

 
자

료
 

는
 

정
보

의
 

처
리

에
 

한
 

업
무

  
3.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신

청
, 

수
, 

결
정

, 
교

부
 

 사
후

리
의

 
자

 
지

원
에

 
한

 업
무

  
4

. 
제

39
조

의
3제

1항
에

 따
른

 
국

민
 포

털
의

 
리

에
 

한
 업

무

  
⑤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의

 
효

율
인

 
리

를
 

하
여

 한
국

재
정

정
보

원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에

 
보

조
을

 
탁

(
託

)하
여

 지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탁
되

는
 보

조
의

 

범
, 

구
체

인
 

탁
 방

법
, 

탁
된

 보
조

의
 지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0
17

. 
1.

 4
.]

장
 

는
 

보
조

사
업

자
로

 
하

여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각

각
 

교
부

하
기

 
에

 

제
1항

에
 

따
른

 
기

(이
하

 
"

탁
기

"이
라

 
한

다
)이

 
지

정
한

 

계
좌

에
 

탁
(

託
)하

게
 

할
 

수
 

있
다

. 
다

만
, 

다
른

 
법

령
에

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탁
에

 
하

여
 

특
별

한
 

규
정

을
 

두
고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법

령
에

 따
른

다
.

  
1.

 
앙

서
의

 
장

이
 

보
조

사
업

자
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2.

 
보

조
사

업
자

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다

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2항
 

본
문

에
 

따
라

 

탁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을
 

요
청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집
행

과
 

련
된

 증
빙

자
료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탁

기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소

득
세

법
」

제
16

3조
제

1항
 

후
단

에
 

따
른

 
자

계
산

서
 

는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
32

조
제

2항
에

 따
른

 
자

세
계

산
서

  
2.

 
보

조
의

 
집

행
을

 
목

으
로

 
하

는
「

여
신

문
융

업
법

」
에

 

따
른

 
신

용
카

드
업

자
로

부
터

 
발

받
는

 
신

용
카

드
 

는
 

직
불

카
드

로
서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보

조
 

용
카

드
의

 

거
래

승
인

내
역

  
3.

 그
 밖

에
 보

조
의

 집
행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자
료

  
④

 
제

3항
에

 
따

른
 

요
청

을
 

받
은

 
탁

기
은

 
같

은
 

항
 

각
 

호
에

 

따
른

 
자

료
를

 
보

조
통

합
리

망
을

 
통

하
여

 
확

인
한

 
경

우
에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요
청

한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지

체
 

없
이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탁

기
은

 제
2항

에
 따

라
 

탁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집
행

잔
액

, 
이

자
수

입
 

 
보

조
사

업
의

 
수

익
을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를

 
신

하
여

 
앙

서
의

 장
 

는
 지

방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7
8
 -

제
2

6
조

의
8

(다
른

 
정

보
시

스
템

과
의

 
연

계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의
 

통
합

인
 

리
를

 
하

여
 

필
요

한
 

범
에

서
 

계
 

기
의

 
장

에
게

 보
조

통
합

리
망

과
 

다
음

 
각

 호
의

 
정

보
시

스
템

과
의

 
연

계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요

청
을

 
받

은
 

계
 

기
의

 장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그

 요
청

에
 따

라
야

 한
다

.

  
1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
제

37
조

제
2항

에
 따

른
 사

회
보

장
정

보
시

스
템

  
2

.「
지

방
재

정
법

」
제

96
조

의
2

제
1항

에
 

따
른

 정
보

시
스

템

  
3

.「
ㆍ

등
교

육
법

」
제

30
조

의
4제

1항
에

 따
른

 교
육

정
보

시
스

템

  
4

.「
사

회
서

비
스

 
이

용
 

 
이

용
권

 
리

에
 

한
 

법
률

」
제

28
조

제
1

항
에

 
따

른
 

사
회

서
비

스
자

이
용

권
 

리
체

계

  
5

.「
유

아
보

육
법

」
과

 그
 

계
 법

령
에

서
 정

하
는

 
산

시
스

템

  
6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
제

6
조

의
2제

2
항

에
 따

른
 정

보
시

스
템

  
7

.「
아

이
돌

 지
원

법
」

제
2

5조
제

1항
에

 따
른

 
자

시
스

템

  
8

.「
근

로
자

직
업

능
력

 
개

발
법

」
제

6조
제

1항
에

 
따

른
 

직
업

능
력

개
발

정
보

망

  
9

.「
고

용
정

책
 기

본
법

」
제

13
조

의
3

제
1항

에
 따

른
 정

보
시

스
템

  
②

 
제

1항
 각

 호
의

 시
스

템
과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연

계
를

 통
하

여
 

수
집

할
 수

 있
는

 자
료

 
는

 정
보

는
 보

조
 집

행
내

역
 

 보
조

 

집
행

 
성

 
확

인
을

 
한

 
자

료
 

는
 

정
보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제
2

4조
에

 
따

른
 

고
유

식
별

정
보

를
 

포
함

한
다

)에
 

한
정

한
다

. 

다
만

, 
보

조
의

 
효

율
인

 
리

 
 

집
행

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제

2
6조

의
9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운
기

 

의
회

의
 

심
의

를
 

거
쳐

 
수

집
할

 
수

 
있

는
 

자
료

 
는

 
정

보
의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반
납

할
 수

 있
다

.

  
[본

조
신

설
 2

01
7.

 5
. 

8.
]



-
 
1
7
9
 -

범
를

 
확

할
 

수
 있

다
.

  
[본

조
신

설
 

2
01

7
. 

1
. 

4.
]

제
2

6
조

의
9

(운
기

 
의

회
 

설
치

 
등

)  
①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운
과

 
제

2
6조

의
8제

1항
 

각
 

호
에

 
따

른
 

시
스

템
과

의
 

연
계

 
 

정
보

보
안

 
등

에
 

한
 

사
항

을
 

심
의

하
기

 
하

여
 

계
 

부
처

 
 

민
간

문
가

로
 

구
성

된
 

보
조

통
합

리
망

 
운

기
 

의
회

(이
하

 
"운

기
 

의
회

"라
 

한
다

)를
 

둔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포
함

한
 운

계
획

을
 

매
년

 
수

립
하

여
 

운
기

 
의

회
의

 
심

의
를

 
거

쳐
 

그
 

결
과

를
 

기
획

재
정

부
 홈

페
이

지
에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1.

 개
인

정
보

 
보

호
정

책

  
2.

 
시

스
템

 
속

기
록

 
리

 
등

 개
인

정
보

 오
남

용
 방

지
 체

계

  
3.

 
악

성
로

그
램

 방
지

 
등

 시
스

템
 보

안
에

 
한

 사
항

  
4.

 
그

 
밖

에
 

시
스

템
의

 
안

정
 

운
 

 
개

인
정

보
 

보
호

를
 

한
 

사
항

  
③

 
그

 밖
에

 운
기

 
의

회
의

 구
성

 
 운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7.
 1

. 
4

.]

제
1

1
조

(보
조

통
합

리
망

 
운

기
 

의
회

의
 

구
성

 
 

운
)  

①
 

법
 

제
26

조
의

9제
1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운
기

 

의
회

(이
하

 
"운

기
 

의
회

"라
 

한
다

)는
 

의
장

과
 

다
음

 
각

 

호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

개
정

 2
01

8.
 3

. 
13

.>

  
1.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운

ㆍ
리

에
 

한
 

업
무

를
 

담
당

하
는

 

기
획

재
정

부
의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지
명

하
는

 사
람

  
2.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이

용
하

거
나

 
법

 
제

26
조

의
3제

2항
에

 

따
라

 
자

료
 

는
 

정
보

를
 

제
공

하
는

「
국

가
재

정
법

」
제

6조
제

1항
에

 

따
른

 
독

립
기

 
 

같
은

 
조

 
제

2항
에

 
따

른
 

앙
서

의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는
 

국
장

 
공

무
원

 
 

해
당

 

기
의

 장
이

 지
명

하
는

 사
람

  
3.

 
법

 
제

26
조

의
3제

2항
에

 
따

라
 

자
료

 
는

 
정

보
를

 
제

공
하

거
나

 

법
 제

26
조

의
8제

1항
 각

 호
의

 시
스

템
을

 
리

하
는

 공
공

기
의

 장

  
4.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원

장

  
5.

 
보

조
 

는
 정

보
시

스
템

에
 

한
 

문
지

식
과

 경
험

을
 보

유
한

 

사
람

으
로

서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성
별

을
 

고
려

하
여

 
하

는
 

10
명

 내
외

의
 사

람

  
②

 
운

기
 

의
회

의
 

의
장

은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운
ㆍ

리
에

 
한

 
업

무
를

 
담

당
하

는
 

기
획

재
정

부
의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일
반

직
 

공
무

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지

명
하

는
 

사
람

이
 

된
다

.

  
③

 
제

1항
제

5호
에

 
따

른
 

원
의

 
임

기
는

 
3년

으
로

 
한

다
. 

다
만

, 

원
의

 
사

임
 

등
으

로
 

새
로

 
된

 
원

의
 

임
기

는
 

임
원

 

임
기

의
 남

은
 기

간
으

로
 한

다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8
0
 -   

④
 

제
1항

제
1호

 
는

 
제

2호
에

 
따

라
 

원
을

 
지

명
한

 
자

는
 해

당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지
명

을
 철

회
할

 수
 있

다
.

  
1.

 심
신

장
애

로
 인

하
여

 직
무

를
 수

행
할

 수
 없

게
 된

 경
우

  
2.

 직
무

와
 

련
된

 비
사

실
이

 있
는

 경
우

  
3.

 
직

무
태

만
, 

품
손

상
이

나
 

그
 

밖
의

 
사

유
로

 
인

하
여

 
원

으
로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4.

 
원

 
스

스
로

 
직

무
를

 
수

행
하

는
 

것
이

 
곤

란
하

다
고

 
의

사
를

 

밝
히

는
 경

우

  
⑤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제

1항
제

5호
에

 
따

른
 

원
이

 
제

4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원

을
 

해
할

 

수
 있

다
.

  
⑥

 운
기

 
의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1.

 
법

 
제

26
조

의
2제

3항
의

 
보

조
리

정
보

 
 

법
 

제
26

조
의

3

제
1항

 각
 호

의
 자

료
 

는
 정

보
의

 보
호

에
 

한
 사

항

  
2.

 
법

 
제

26
조

의
8제

1항
 

각
 

호
의

 
시

스
템

과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연
계

에
 

한
 사

항

  
3.

 
법

 
제

26
조

의
9제

2항
에

 
따

라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수
립

한
 

운

계
획

  
4.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유

지
ㆍ

개
선

 
등

 
운

에
 

한
 

주
요

 

사
항

  
5.

 그
 밖

에
 운

기
 

의
회

의
 의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⑦

 
운

기
 

의
회

의
 

회
의

는
 

의
장

, 
제

1항
제

1호
 

 
제

4호
에

 

따
른

 
원

과
 의

장
이

 
회

의
 

때
마

다
 

지
정

하
는

 
25

명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
 
1
8
1
 -

제
2

6
조

의
1

0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정
보

공
시

)  
①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규
모

 이
상

의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는

 
제

외
한

다
)는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5호

는
 

제
27

조
의

2에
 

따
라

 감
사

보
고

서
 

는
 감

사
 

련
 보

고
서

를
 제

출

하
는

 경
우

에
만

 
해

당
된

다
.

 
 1

. 
제

16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교
부

신
청

서
(첨

부
서

류
를

 
포

함

한
다

)

  
2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입
ㆍ

지
출

 내
역

  
3

. 
제

27
조

제
2

항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4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련

 감
사

 지
사

항

  
5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한

 
감

사
보

고
서

 
는

 

감
사

 
련

 
보

고
서

  
6

.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련
하

여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른
 공

시
의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⑧

 
운

기
 

의
회

의
 회

의
는

 
제

7항
에

 따
른

 
구

성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⑨

 
운

기
 

의
회

에
서

 
심

의
ㆍ

의
결

할
 

안
건

을
 

미
리

 
검

토
하

고
, 

운
기

 
의

회
에

서
 

임
받

은
 

사
항

을
 

처
리

하
기

 
하

여
 

운

기
 

의
회

에
 실

무
의

회
를

 둘
 수

 있
다

.

  
⑩

 
제

1항
부

터
 

제
9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운

기
 

의
회

의
 

구
성

 
 

운
에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7.

 5
. 

8.
]

  
[종

 제
11

조
는

 제
10

조
의

3으
로

 이
동

 <
20

17
. 

5
. 

8.
>

]

제
1

1
조

의
2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정

보
공

시
 

상
 

 
방

법
 

등
)  

①
 

법
 

제
26

조
의

10
제

1항
 

각
 

호
 

외
의

 
부

분
 

본
문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규

모
 

이
상

의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이
란

 

같
은

 
회

계
연

도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총
액

이
 

1천

만
원

 
이

상
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말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공

시
상

 

규
모

를
 

달
리

 
정

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액

 
이

상
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말
한

다
. 

<
개

정
 

20
17

. 
5.

 8
.>

  
②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자
는

 
해

당
 

회
계

연
도

 
종

료
일

부
터

 
4개

월
 

이
내

에
 

법
 

제
26

조
의

10

제
1항

 
각

 
호

의
 

사
항

을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법
 

제
26

조
의

10
제

1항
제

5호
에

 
따

른
 

감
사

보
고

서
 

는
 

감
사

 
련

 
보

고
서

는
 

그
 

제
출

일
부

터
 

1개
월

 
이

내
에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
17

. 
5.

 8
.>

  
③

 
법

 제
26

조
의

10
제

1항
제

6호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말

한
다

. 
<

개
정

 2
01

7.
 5

. 
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8
2
 -

  
하

거
나

 거
짓

 사
실

을
 공

시
한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하
여

 
기

간
을

 
정

하
여

 
시

정
을

 
명

하
거

나
 

보
조

의
 

삭
감

 
는

 

이
를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제
2항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정

보
공

시
, 

시
정

명
령

 
 

보
조

 
삭

감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7.

 
1.

 
4.

]

제
2

7
조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실
 

보
고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하

을
 

때
, 

폐
지

의
 

승
인

을
 

받
았

을
 

때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에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한
까

지
 

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실
을

 
은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는
 

간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앙

서
의

 장
 

는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의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는
 

간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에
는

 
그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든

 
경

비
를

 
재

원
별

로
 

  
1.

 
법

 
제

27
조

제
2항

 
후

단
에

 
해

당
하

는
 

경
우

 
그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에

 
한

 검
증

결
과

  
2.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재
무

제
표

 
는

 결
산

서

  
3.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투
명

성
 

제
고

를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사
항

  
④

 
앙

서
의

 
장

은
 

법
 

제
26

조
의

10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하
여

 
시

정
명

령
을

 
하

는
 

경
우

 
시

정

명
령

의
 

내
용

 
 

기
간

 
등

을
 

명
시

하
여

 
서

면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
1

7
. 

5.
 8

.>

  
⑤

 
앙

서
의

 장
은

 제
4항

에
 

따
른

 시
정

명
령

에
 

따
르

지
 

아
니

한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해
서

는
 

법
 

제
26

조
의

10

제
2항

에
 

따
라

 
시

정
명

령
을

 
한

 
해

당
 

회
계

연
도

에
 

교
부

하
기

로
 

한
 

보
조

의
 

10
0분

의
 

50
 

이
내

의
 

범
에

서
 

보
조

을
 

삭
감

할
 

수
 있

다
. 

<
개

정
 2

01
7.

 5
. 

8.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제
1

2
조

(보
조

사
업

의
 

실
 보

고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법

 
제

27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는
 

간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를

 
실

 
보

고
 

사
유

가
 

발
생

한
 

날
부

터
 

2개
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3
개

월
) 

내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법
 

제
27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고

를
 

하
는

 
경

우
로

서
 

해
당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과

 
다

음
 

회
계

연
도

 
이

후
의

 
보

조
사

업
 

수
행

계
획

이
 다

를
 경

우
에

는
 그

 계
획

서
를

 함
께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
 
1
8
3
 -

명
백

히
 

한
 

정
산

보
고

서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이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액
 

이
상

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는

 제
외

한
다

)는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7호
 

 
제

9조
에

 

따
른

 
감

사
인

으
로

부
터

 
정

산
보

고
서

의
 

정
성

에
 

하
여

 
검

증
을

 

받
아

야
 한

다
. 

<
개

정
 

20
1

6.
 1

. 
2

8.
, 

20
17

. 
10

. 
31

.>

  
③

 
제

2
항

 
후

단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의

 
정

산
 

 
검

증
 

방
법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신
설

 
20

16
. 

1.
 2

8.
>

 
 [

문
개

정
 2

01
1.

 7
. 

25
.]

 
 [

제
목

개
정

 2
01

6.
 1

. 
28

.]

제
2

7
조

의
2

(특
정

사
업

자
에

 
한

 
회

계
감

사
)  

①
 

같
은

 
회

계
연

도
 

 
앙

서
의

 장
으

로
부

터
 교

부
받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총
액

이
 

10
억

원
 

이
상

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이
하

 

이
 조

에
서

 "
특

정
사

업
자

"라
 하

며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제
1

2
조

의
2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  

①
 

법
 

제
27

조
제

2항
 

단
에

 

따
른

 
정

산
보

고
서

에
는

 
해

당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에
 따

른
 

사
용

내
역

 
 

반
환

액
을

 명
확

하
게

 
구

분
하

여
 작

성

하
여

야
 한

다
.

  
②

 
법

 
제

27
조

제
2항

 
후

단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액

"

이
란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3억

원
을

 
말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제

5조
에

 
따

른
 

공
기

업
 

는
 

정
부

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등
으

로
서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달

리
 

정
할

 
필

요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액
을

 말
한

다
.

  
③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7호

에
 

따
른

 
감

사
인

(이
하

 
"감

사
인

"이
라

 
한

다
)은

 
법

 
제

27
조

제
2항

 

후
단

에
 따

라
 정

산
보

고
서

의
 

정
성

을
 검

증
하

는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해
당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당

 

교
부

 
목

에
 

따
라

 
정

하
게

 
사

용
하

는
지

를
 

확
인

하
여

 
검

증
 

련
 보

고
서

에
 기

재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8.
 1

0.
 3

0.
>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출
하

는
 

정
산

보
고

서
 

 
감

사
인

이
 

작
성

하
는

 
검

증
 

련
 

보
고

서
의

 
형

식
, 

작
성

방
법

, 

검
증

항
목

 
 

제
출

차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제
1

2
조

의
3

(특
정

사
업

자
의

 
감

사
인

 
선

정
 

등
)  

①
 

법
 

제
27

조
의

2

제
1항

 
본

문
에

 
따

른
 

특
정

사
업

자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통
지

받
은

 
날

부
터

 
3

개
월

 
이

내
에

 
감

사
인

을
 

선
임

하
여

야
 한

다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8
4
 -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는

 제
외

한
다

)는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7호
 

 
제

9조
에

 
따

른
 

감
사

인
이

 

해
당

 
회

계
연

도
를

 
기

으
로

 
작

성
한

 
감

사
보

고
서

(이
하

 
이

 
조

에
서

 
"감

사
보

고
서

"라
 

한
다

)를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한
 

앙
서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2년
 

이
상

 

계
속

하
여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특
정

사
업

자

로
서

 
직

 
회

계
연

도
에

 
감

사
보

고
서

를
 

제
출

한
 

경
우

에
는

 
해

당
 

회
계

연
도

에
 

한
 

감
사

보
고

서
의

 
작

성
ㆍ

제
출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
개

정
 2

0
1

7
. 

1
0

. 
3

1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특

정
사

업
자

가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등

 
다

른
 

법
률

에
 

따
라

 
회

계
감

사
를

 
받

는
 

경
우

에
는

 
제

1항
에

 
따

른
 

감
사

보
고

서
를

 
갈

음
하

여
 

해
당

 
법

률
에

 

따
라

 
작

성
된

 
감

사
 

련
 

보
고

서
를

 
제

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감
사

 
련

 
보

고
서

에
는

 
보

조
사

업
에

 
한

 
감

사
의

견
이

 
포

함
되

어
야

 한
다

. 
<

개
정

 2
01

7.
 1

0
. 

3
1.

>

  
③

 
제

1항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앙

서
의

 
장

은
 

특
정

사
업

자
가

 
교

부
받

은
 

보
조

을
 

다
른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다
시

 
교

부

하
는

 
등

 
그

 
특

성
상

 
감

사
보

고
서

를
 

작
성

ㆍ
제

출
하

기
에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의

를
 

거
쳐

 
해

당
 

특
정

사
업

자
에

게
 

감
사

보
고

서
를

 
제

출
하

지
 

아
니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특
정

사
업

자
의

 

감
사

인
 

선
정

, 
회

계
감

사
의

 
기

 
 

감
사

보
고

서
의

 
작

성
ㆍ

제
출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 

1
. 

28
.]

  
②

 
제

1항
에

 
따

른
 

특
정

사
업

자
는

 
해

당
 

회
계

연
도

 
종

료
일

부
터

 

4개
월

 이
내

에
 

앙
서

의
 장

에
게

 감
사

인
이

 작
성

한
 감

사
보

고
서

를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에

 따
라

 선
임

된
 감

사
인

은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16
조

의
 

회
계

감
사

기
에

 
따

라
 

감
사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
18

. 
10

. 
30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감

사
인

 
선

정
 

차
 

 
감

사
보

고
서

의
 

구
체

인
 

작
성

방
법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
 
1
8
5
 -

제
2

8
조

(보
조

의
 

액
 

확
정

)  
①

 
앙

서
의

 
장

은
 

제
27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를
 

받
으

면
 

그
 

보
조

사
업

의
 

실
이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합
한

 것
인

지
를

 
심

사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지

조
사

를
 

하
여

야
 

한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의
 

심
사

 
결

과
 

보
조

사
업

의
 

실
이

 

제
1항

의
 

심
사

기
에

 
합

하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교
부

하
여

야
 

할
 

보
조

의
 

액
을

 
확

정
하

여
 

그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0
11

. 
7

. 
2

5.
]

제
2

9
조

(보
조

사
업

의
 시

정
명

령
)  

앙
서

의
 장

은
 제

27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를
 

받
은

 
경

우
에

 
그

 
보

조
사

업
의

 
실

이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그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사
업

의
 

시
정

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명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

01
1.

 7
. 

25
.]

제
5

장
 보

조
의

 
반

환
 

 
제

재
 <

개
정

 2
01

6.
 1

. 
28

.>

제
3

0
조

(법
령

 
반

 등
에

 따
른

 교
부

 결
정

의
 취

소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다

.

 
 1

.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2

.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경
우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8
6
 -

  
3.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②
 

앙
서

의
 

장
은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사
업

자
에

 
하

여
 

그
 

간
보

조

에
 

련
된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다

.

 
 

1.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2.
 

법
령

을
 

반
한

 
경

우

 
 

3.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③

 
제

1항
과

 
제

2
항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한
 

경
우

에
는

 
제

1
9

조
를

 
용

한
다

.

  
[

문
개

정
 

20
1

1
. 

7.
 2

5
.]

제
3

1
조

(보
조

의
 

반
환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의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한
 경

우
에

 
그

 취
소

된
 

부
분

의
 보

조
사

업
에

 
하

여
 

이
미

 
보

조
이

 
교

부
되

었
을

 
때

에
는

 기
한

을
 

정
하

여
 그

 
취

소
한

 

부
분

에
 해

당
하

는
 

보
조

과
 이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의

 반
환

을
 

명
하

여
야

 한
다

.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교
부

하
여

야
 

할
 보

조
의

 

액
을

 
제

28
조

에
 

따
라

 
확

정
한

 
경

우
에

 
이

미
 

교
부

된
 

보
조

과
 

이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를

 
더

한
 

액
이

 
그

 
확

정
된

 
액

을
 

과
한

 
경

우
에

는
 

기
한

을
 

정
하

여
 

그
 

과
액

의
 

반
환

을
 

명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경

우
 

앙
서

의
 

장
으

로
부

터
 

보
조

을
 

지
받

은
 

후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불

가
피

한
 사

유
로

 발
생

한
 이

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제
1

3
조

(보
조

의
 반

환
 등

)  
①

 법
 제

31
조

제
2항

 단
서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불
가

피
한

 
사

유
로

 
발

생
한

 
이

자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이

자
를

 말
한

다
.

  
1.

 
지

받
은

 
날

부
터

 
1개

월
 

이
내

에
 

집
행

된
 

보
조

 
액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2.

 
천

재
지

변
이

나
 

그
 

밖
에

 
이

에
 

하
는

 
사

유
로

 
보

조
사

업
이

 

지
연

된
 기

간
에

 발
생

한
 이

자

  
3.

 
보

조
 

교
부

 
후

 
법

령
 

개
정

 
등

으
로

 
인

하
여

 
그

 
집

행
방

법
 

등
을

 개
선

하
여

야
 하

는
 경

우
 그

 개
선

기
간

 
에

 발
생

한
 이

자

  
4.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교

부
 

신
청

과
 

무
하

게
 

앙
서

의
 

장
이

 

주
기

으
로

 교
부

하
는

 보
조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5.

 
그

 
밖

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을
 

고
려

하
여

 



-
 
1
8
7
 -

  
③

 
앙

서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

라
 

반
환

 
명

령
을

 
한

 
경

우
에

 

그
 

보
조

 
교

부
 

결
정

의
 

취
소

가
 

제
30

조
제

2항
에

 
따

른
 

것
일

 

때
에

는
 

부
득

이
한

 
사

정
이

 
있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만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반
환

 기
한

을
 

연
장

할
 수

 있
다

.

  
④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해

당
 보

조
사

업
의

 

원
래

 
목

을
 

달
성

하
고

, 
자

체
 

노
력

으
로

 
산

을
 

감
한

 
경

우

에
는

 
그

 
과

액
을

 
반

환
하

지
 

아
니

하
고

 
해

당
 

보
조

사
업

의
 

목
과

 

유
사

한
 

사
업

(신
규

사
업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업
은

 
제

외

한
다

)에
 사

용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반
환

하
지

 
아

니
한

 
과

액
의

 
사

용
명

세
서

(과
목

별
로

 
액

 
 

구
체

 

이
유

 
등

을
 

포
함

하
여

야
 

한
다

)를
 

과
액

을
 

사
용

한
 

날
부

터
 

1

개
월

 이
내

에
 해

당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⑤

 
기

획
재

정
부

장
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제
4항

 
 

제
6항

을
 

반

하
여

 
과

액
을

 
사

용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복

되
거

나
 

과
다

하
게

 
보

조
 

산
을

 
신

청
하

여
 

교
부

받
은

 

경
우

에
는

 
다

음
 

회
계

연
도

의
 

해
당

 
세

출
산

을
 

편
성

할
 

때
 

이
를

 

고
려

하
여

야
 

한
다

.

  
⑥

 
제

4
항

에
 

따
라

 
유

사
한

 
사

업
에

 
과

액
을

 
사

용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요
건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불
가

피
한

 것
으

로
 인

정
하

는
 사

유
로

 발
생

한
 이

자

  
②

 
법

 제
31

조
제

3항
에

 따
라

 보
조

 반
환

 
기

한
을

 
연

장
받

으
려

는
 

보
조

사
업

자
는

 
앙

서
의

 장
에

게
 연

장
 신

청
을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제

2항
에

 
따

른
 

연
장

 신
청

을
 

할
 

때
에

는
 신

청
 

내
용

을
 

은
 

서
류

에
 

해
당

 
보

조
사

업
에

 
련

된
 

간
보

조
의

 

교
부

 
목

을
 

달
성

하
기

 
하

여
 

조
치

한
 

사
항

, 
그

 
보

조
을

 

반
환

하
기

 
곤

란
한

 
이

유
와

 
그

 
밖

에
 

필
요

한
 

참
고

 
사

항
을

 
은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앙
서

의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1

3
조

의
2

(보
조

 
과

액
의

 사
용

요
건

 등
)  

①
 법

 제
31

조
제

4항
 

단
에

서
 

"자
체

 
노

력
으

로
 

산
을

 
감

한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경
우

를
 말

한
다

.

  
1.

 
새

로
운

 기
술

 
는

 공
법

을
 

용
하

여
 사

업
비

를
 

감
한

 경
우

  
2.

 
원

래
 

정
된

 공
정

 
 집

행
방

법
을

 개
선

하
여

 사
업

비
를

 
감

한
 

경
우

  
3.

 
일

상
 

업
무

 
추

진
방

법
을

 
개

선
하

여
 

경
상

 
성

격
의

 
경

비
를

 

감
한

 경
우

  
4.

 
보

조
을

 
약

 
집

행
하

여
 

집
행

 
잔

액
이

 
소

액
인

 
경

우
 

등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경
우

  
②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는

 
법

 
제

31
조

제
4항

 
단

에
 

따
른

 
자

체
 

노
력

으
로

 
산

을
 

감
한

 
경

우
로

 

보
지

 아
니

한
다

.

  
1.

 
환

율
, 

리
, 

공
공

요
의

 변
경

 등
 

외
부

요
인

에
 

의
하

여
 

자
연

으
로

 지
출

이
 감

소
된

 경
우

  
2.

 원
래

 사
업

계
획

의
 취

소
, 

변
경

에
 따

라
 지

출
이

 감
소

된
 경

우

  
3.

 
측

한
 수

요
와

 실
제

 
수

요
의

 
차

이
로

 
인

하
여

 
지

출
이

 
감

소
된

 

경
우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8
8
 -   

4.
 

측
하

지
 

못
한

 
상

황
변

경
 

등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경
우

  
③

 
법

 
제

31
조

제
4항

 
단

에
서

 
"해

당
 보

조
사

업
의

 
목

과
 

유
사

한
 

사
업

"이
란

 
같

은
 

앙
서

의
 

장
이

 
교

부
한

 
보

조
사

업
 

 
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

의
 같

은
 

부
문

에
 속

하
는

 사
업

을
 말

한
다

.

  
④

 
법

 
제

31
조

제
4항

 
단

에
서

 
"신

규
사

업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업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사
업

을
 

말
한

다
.

  
1.

 신
규

사
업

  
2.

 별
표

 2
에

 따
른

 보
조

 지
 제

외
사

업

  
⑤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법
 

제
31

조
제

4항
에

 
따

라
 

반
환

하
지

 

아
니

하
고

 
사

용
하

는
 

과
액

(이
하

 
이

 
조

에
서

 
"

과
액

"이
라

 

한
다

)의
 

사
용

상
, 

사
용

액
(사

업
추

진
과

 
직

인
 

련
이

 

없
는

 경
상

 성
격

의
 경

비
는

 제
외

한
다

),
 사

용
시

기
 등

이
 포

함
된

 

사
용

계
획

을
 세

워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⑥

 
과

액
은

 
원

칙
으

로
 

과
액

이
 

발
생

한
 

해
당

 
연

도
에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해
당

 
연

도
에

 
사

용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제
5항

에
 

따
른

 
사

용
계

획
에

 
구

체
인

 
사

용
시

기
를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⑦

 
법

 
제

31
조

제
4항

 
후

단
에

 
따

른
 

과
액

의
 

사
용

명
세

서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어

야
 한

다
.

  
1.

 
과

액
의

 발
생

사
유

 
 산

출
근

거

  
2.

 
과

액
을

 사
용

한
 보

조
사

업
의

 목
, 

사
업

명
세

 
 집

행
액

  
3.

 그
 밖

에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사
항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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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1
조

의
2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를

 

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제
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이

 
복

지
사

업
 

는
 

정
부

 

정
책

사
업

을
 

행
하

는
 것

으
로

 
다

른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체

하
기

 
어

려
운

 
경

우
에

는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의
를

 거
쳐

 
사

업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제

한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1

.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사

유
로

 
제

30
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취
소

를
 

1회
 

이
상

 
받

은
 경

우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사
유

로
 

제
3

0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취
소

를
 

2회
 

이
상

 받
은

 
경

우

  
3

.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사

유
로

 
제

30
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취
소

를
 3

회
 이

상
 받

은
 경

우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수
령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보

조
수

령
자

를
 

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을
 제

한
하

여
야

 
한

다
.

 
 1

.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은
 

사
유

로
 

제
3

3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1회
 

이
상

 
받

은
 

경
우

  
2.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목

과
 다

른
 용

도
에

 사
용

제
1

3
조

의
3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의
 

방
법

 
 

차
)  

①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1

조
의

2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에

서
 

정
한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을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제
한

을
 

결
정

한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즉
시

 보
조

통
합

리
망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7.
 5

. 
8.

>

  
1.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성

명
ㆍ

상
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계

 
법

령
상

의
 

면
허

 
는

 
등

록
번

호
(보

조
사

업
자

등
이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그
 

표
자

의
 

성
명

ㆍ
주

민
등

록
번

호
와

 

법
인

명
ㆍ

법
인

등
록

번
호

를
 말

한
다

)

  
2.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을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을

 
제

한
하

는
 

구
체

인
 

사
유

  
3.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배
제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제
한

의
 

원
활

한
 

집
행

을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사
항

  
②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등

을
 

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을
 

제
한

한
 

경
우

에
는

 
그

 
사

실
을

 
원

회
에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이
 

배
제

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이
 

제
한

된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상
호

ㆍ
표

자
 

변
경

 
등

의
 

방
법

으
로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참
여

하
는

 것
을

 방
지

하
기

 
하

여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할

 
때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 

계
 

법
령

상
의

 
면

허
 

는
 

등
록

번
호

 
등

을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보

조
사

업
 

는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9
0
 -

하
여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2
회

 이
상

 받
은

 경
우

  
3.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하

고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아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의
 

반
환

명
령

을
 

3
회

 이
상

 
받

은
 경

우

  
③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하
여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수
을

 
제

한
한

 
경

우
에

는
 

그
 

사
실

을
 

즉
시

 
기

획
재

정
부

장
 

 
다

른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통
보

를
 

받
은

 
다

른
 

앙
서

의
 

장
은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등

을
 

소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상
에

서
 

배
제

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수
을

 
제

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7
. 

1
. 

4.
>

  
④

 
제

1
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보
조

사
업

ㆍ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상
 

배
제

 
 

보
조

ㆍ
간

보
조

 
수

 

제
한

에
 

한
 

구
체

인
 

방
법

ㆍ
기

과
 

이
와

 
련

된
 

정
보

의
 

통
합

ㆍ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 

1
. 

28
.]

제
3

2
조

(다
른

 
보

조
 

교
부

의
 

일
시

 
정

지
 

등
)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반
환

 
명

령
을

 
받

고
 

반
환

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에
 

그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동
종

(同
種

)의
 

사
무

 
는

 
사

업
에

 

하
여

 교
부

하
여

야
 할

 
보

조
이

 있
을

 때
에

는
 그

 교
부

를
 일

시
 

정
지

하
거

나
 그

 보
조

과
 보

조
사

업
자

가
 반

환
하

지
 아

니
한

 보
조

 

액
을

 상
계

(相
計

)할
 수

 
있

다
.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배
제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는
 

지
 

제
한

의
 

통
보

 
내

용
 

 
차

 
등

에
 

한
 

구
체

인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
 
1
9
1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3

3
조

(보
조

수
령

자
에

 
한

 보
조

의
 환

수
)  

①
 

앙
서

의
 

장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지

한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는

 
일

부
를

 
기

한
을

 
정

하
여

 
반

환
하

도
록

 

명
하

여
야

 
한

다
.

  
1

.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은

 
경

우

  
2.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목
과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

.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한

 경
우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에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그
 

사
실

을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소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가
 

제
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기

간
 

동
안

 
보

조
을

 
지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④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수
령

자
가

 
제

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일
정

한
 

기
간

 
동

안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수

령
자

에
 

한
 

보
조

의
 

지
제

한
을

 명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0
16

. 
1

. 
2

8.
]

제
3

3
조

의
2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과

ㆍ
징

수
)  

①
 

앙
서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반

환
하

제
1

4
조

(보
조

 
반

환
명

령
 

사
실

 
통

보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법
 제

33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에
는

 
그

 
날

부
터

 
10

일
 

이
내

에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포
함

하
여

 
서

면
으

로
 

그
 

사
실

을
 

해
당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소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1.

 
반

환
명

령
을

 
받

은
 

보
조

수
령

자
의

 
성

명
ㆍ

상
호

, 
나

이
 

 

주
소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그

 
표

자
의

 
성

명
ㆍ

나
이

ㆍ
주

소
 

 

법
인

의
 명

칭
ㆍ

주
소

를
 말

한
다

)

  
2.

 반
환

명
령

의
 구

체
 사

유

  
3.

 
반

환
명

령
을

 
받

은
 

보
조

수
령

자
가

 
반

환
하

여
야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액

  
4.

 
그

 밖
에

 
앙

서
의

 
장

이
 

보
조

 
는

 
간

보
조

 
반

환
의

 

집
행

과
 

련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

문
개

정
 2

01
6.

 4
. 

28
.]

제
1

4
조

의
2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과

ㆍ
징

수
의

 
기

 
등

)  

①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각
 호

 외
의

 부
분

 
본

문
에

 따
른

 제
재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9
2
 -

여
야

 
할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의
 

5배
 

이
내

의
 

범

에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제
재

부
가

을
 

부
과

ㆍ
징

수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재
부

가
을

 
부

과

하
기

 
 

는
 부

과
한

 후
에

 
보

조
사

업
자

등
이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정

한
 

수
 

등
을

 이
유

로
 이

 법
 

는
 다

른
 법

률
에

 

따
라

 
벌

ㆍ
과

료
, 

몰
수

ㆍ
추

징
, 

과
징

 
는

 
과

태
료

를
 

부
과

받
은

 
경

우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제
재

부
가

을
 

면
제

ㆍ
삭

감
 

는
 변

경
ㆍ

취
소

할
 수

 있
다

.

 
 1

. 
제

3
1조

제
1

항
에

 따
라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2

.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제

2호
에

 따
른

 
사

유
로

 제
재

부
가

을
 

부
과

하
는

 
경

우
에

는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한

 
반

환
명

령
의

 
정

성
을

 
조

사
ㆍ

확
인

한
 

후
 

제
재

부
가

을
 부

과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보
조

 
는

 
간

보
조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재

부
가

을
 

부
과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1.

「
국

민
기

생
활

 보
장

법
」

제
7

조
에

 따
른

 
여

  
2.

「
장

애
인

복
지

법
」

제
4

9조
에

 따
른

 장
애

수
당

  
3.

「
기

연
법

」
에

 따
른

 기
연

  
4.

「
한

부
모

가
족

지
원

법
」

제
1

2조
에

 따
른

 복
지

 
여

  
5.

 
그

 
밖

에
 

제
재

부
가

을
 

부
과

ㆍ
징

수
할

 
실

익
이

 
크

지
 

아
니

한
 

것
으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④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른

 
제

재
부

가
을

 
납

부
하

여
야

 

부
가

(이
하

 
"제

재
부

가
"이

라
 

한
다

)의
 

부
과

기
은

 
별

표
 

5와
 

같
다

. 
<

개
정

 2
01

7.
 5

. 
8.

>

  
②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서

 "
벌

ㆍ
과

료
, 

몰
수

ㆍ
추

징
, 

과
징

 
는

 과
태

료
를

 부
과

받
는

 경
우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유
"란

 
보

조
사

업
자

등
이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정

한
 

수
 

등
을

 
이

유
로

 
법

 
는

 
다

른
 

법
률

에
 

따
른

 

벌
ㆍ

과
료

, 
몰

수
ㆍ

추
징

, 
과

징
 

는
 과

태
료

(이
하

 이
 조

에
서

 

"과
태

료
등

"이
라

 한
다

)를
 부

과
받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③

 
앙

서
의

 
장

은
 과

태
료

등
과

 
제

재
부

가
의

 
합

계
액

이
 

반
환

하
여

야
 

할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의

 
5배

를
 

과
하

지
 

아
니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④

 
법

 제
33

조
의

2제
3항

제
5호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란

 

제
재

부
가

의
 

부
과

ㆍ
징

수
에

 
드

는
 

비
용

이
 

부
과

ㆍ
징

수
하

려
는

 

제
재

부
가

보
다

 큰
 것

으
로

 인
정

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⑤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하

여
 

제
재

부
가

을
 

부
과

ㆍ
징

수
하

는
 

경
우

에
는

 
반

행
의

 
종

류
와

 
제

재
부

가
의

 
액

 
등

을
 

밝
 

이
를

 
납

부
할

 

것
을

 서
면

으
로

 알
려

야
 한

다
.

  
⑥

 
제

5항
에

 
따

른
 

통
지

를
 

받
은

 
보

조
사

업
자

등
은

 
통

지
를

 
받

은
 

날
부

터
 

30
일

 
이

내
에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수
납

기
에

 

제
재

부
가

을
 

내
야

 
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이

나
 

시
 

는
 

사
변

 

등
 

부
득

이
한

 
사

유
로

 
그

 
기

간
 

내
에

 
제

재
부

가
을

 
낼

 
수

 
없

는
 

경
우

에
는

 그
 사

유
가

 없
어

진
 날

부
터

 7
일

 이
내

에
 내

야
 한

다
.

  
⑦

 
제

6항
에

 따
라

 제
재

부
가

을
 

받
은

 수
납

기
은

 제
재

부
가

을
 

낸
 

자
에

게
 

수
증

을
 

발
하

고
 

제
재

부
가

을
 

받
은

 
사

실
을

 



-
 
1
9
3
 -

할
 

자
가

 
납

부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그

 
납

부

기
한

의
 

다
음

 
날

부
터

 
납

부
일

의
 

날
까

지
의

 
기

간
에

 
하

여
 

체
납

된
 

액
의

 
1

00
분

의
 

5
를

 
과

하
지

 
아

니
하

는
 

범
에

서
 

가
산

을
 

징
수

할
 수

 
있

다
.

  
⑤

 
제

1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제
재

부
가

ㆍ

가
산

의
 

산
정

방
법

 
 

부
과

차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문
개

정
 2

01
6.

 
1.

 
28

.]

제
3

3
조

의
3

(강
제

징
수

)  
①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보

조
사

업
자

는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라

 
반

환
, 

제
재

부
가

 
 가

산
을

 
국

세
 

체
납

처
분

의
 

에
 따

라
 

징
수

하
거

나

「
지

방
세

외
수

입
의

 
징

수
 

등
에

 
한

 
법

률
」

에
 

따
라

 
징

수
할

 

수
 

있
다

.

 
 1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31
조

 
는

 
제

35
조

에
 

따
른

 반
환

을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 
앙

서
의

 장

 
 2

. 
보

조
수

령
자

가
 

제
33

조
에

 
따

른
 

반
환

을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보

조
사

업
자

인
 경

우
에

 한
정

한
다

)

 
 3

.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ㆍ
가

산
을

 

기
한

 내
에

 납
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 
앙

서
의

 장

지
체

 없
이

 
앙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⑧

 
법

 제
33

조
의

2제
4항

에
 따

른
 

가
산

은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라

 계
산

한
 

액
으

로
 한

다
.

  
1.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

개
월

 
이

내
에

 
납

부
하

는
 

경
우

: 

체
납

된
 

액
의

 1
00

분
의

 2
에

 해
당

하
는

 
액

. 
다

만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주
일

 
이

내
에

 
납

부
하

는
 

경
우

에
는

 
체

납
된

 

액
의

 1
00

분
의

 1
에

 해
당

하
는

 
액

으
로

 한
다

.

  
2.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개

월
이

 
지

난
 

후
에

 
납

부
하

는
 

경
우

: 
납

부
기

한
이

 
경

과
한

 
날

부
터

 
1

개
월

이
 

경
과

할
 

때
마

다
 

체
납

된
 

액
의

 
10

0분
의

 1
에

 
해

당
하

는
 

가
산

을
 제

1호
 본

문
에

 

따
른

 가
산

에
 

더
한

 
액

  
⑨

 
제

1항
부

터
 제

8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과

ㆍ
징

수
에

 
한

 
구

체
인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9
4
 -

  
②

 
제

1
항

에
 

따
른

 
반

환
, 

제
재

부
가

 
 

가
산

의
 

징
수

는
 

국
세

와
 

지
방

세
를

 
제

외
하

고
는

 
다

른
 

공
과

이
나

 
그

 
밖

의
 

채
권

에
 

우
선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 

1
. 

28
.]

제
6

장
 

보
칙

 <
개

정
 2

01
1.

 7
. 

25
.>

제
3

4
조

(별
도

 
계

정
의

 
설

정
 

등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교

부
받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에
 

하
여

 
별

도
의

 

계
정

(計
定

)을
 설

정
하

고
 

자
체

의
 

수
입

 
 지

출
을

 
명

백
히

 구
분

하
여

 회
계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인

 
경

우
 

제
1항

에
 

따
른

 

회
계

는
 

보
조

사
업

 
집

행
에

 
소

요
되

는
 

국
비

 
 

지
방

비
의

 
내

역
과

 

각
각

의
 집

행
실

을
 

구
분

하
여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7
. 

25
.]

제
3

5
조

(재
산

 
처

분
의

 
제

한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이
 

증
가

된
 

것
으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요

한
 

재
산

(이
하

 
"

요
재

산
"이

라
 

한
다

)에
 

하
여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그

 
재

액
과

 
증

감
을

 
명

백
히

 
하

여
야

 
하

고
, 

그
 

황
을

 

앙
서

의
 

장
 

는
 

해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

16
. 

1.
 2

8.
>

 
 ②

 
앙

서
의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로
부

터
 

보
고

받
은

 
요

재
산

의
 

황
을

 
컴

퓨
터

 
통

신
 

등
을

 
이

용
하

여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제
1

5
조

(처
분

을
 

제
한

하
는

 
재

산
 

등
)  

①
 

법
 

제
35

조
제

1항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요
한

 
재

산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재
산

(이
하

 이
 조

에
서

 "
요

재
산

"이
라

 한
다

)을
 말

한
다

.

  
1.

 부
동

산
과

 그
 종

물
(從

物
)

  
2.

 
선

박
, 

부
표

(浮
標

),
 

부
잔

교
(浮

棧
橋

) 
 

부
선

거
(浮

船
渠

)와
 

그
 종

물

  
3.

 항
공

기

  
4.

 
그

 
밖

에
 

앙
서

의
 

장
이

 
보

조
의

 
교

부
 

목
을

 
달

성
하

기
 

하
여

 특
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재

산

  
②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법

 
제

35
조

제
1항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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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에

 따
라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한
 

후
에

도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없
이

 
요

재
산

에
 

하
여

 
다

음
 

각
 

호
의

 
행

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지

 
아

니
하

고
도

 

다
음

 각
 호

의
 행

를
 

할
 수

 있
다

.

  
1.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배
되

는
 

용
도

에
 사

용

  
2.

 양
도

, 
교

환
, 

여

  
3.

 담
보

의
 제

공

  
④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한
 

후
에

도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없
이

 
요

재
산

에
 

하
여

 
제

3항
 

각
 

호
의

 
행

를
 

한
 

경
우

에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부
 

는
 일

부
에

 해
당

하
는

 
액

의
 범

에
서

 반
환

을
 명

할
 수

 있
다

. 
<

신
설

 2
01

6.
 1

. 
28

.>

  
1

. 
요

재
산

을
 

취
득

하
기

 
하

여
 

사
용

된
 

보
조

 
는

 
간

보
조

에
 

해
당

하
는

 
액

  
2.

 
요

재
산

의
 효

용
가

치
 증

가
액

에
 해

당
하

는
 

액

  
3.

 
요

재
산

의
 

양
도

, 
교

환
, 

여
 

는
 

담
보

 
제

공
을

 
통

하
여

 

얻
은

 
재

산
상

의
 이

익
에

 
해

당
하

는
 

액

 
 [

문
개

정
 

2
01

1
. 

7
. 

25
.]

따
라

 장
부

를
 갖

추
어

 두
고

 
요

재
산

에
 

하
여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재
액

과
 

수
량

의
 

증
감

을
 

기
록

하
고

,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정

하
는

 
해

당
 

보
조

사
업

 
련

 
서

류
를

 

첨
부

하
여

 
반

기
별

로
 

해
당

 
앙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앙

서
의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법
 

제
35

조
제

2항
에

 

따
라

 
요

재
산

의
 

황
을

 
해

당
 

기
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등
을

 

통
하

여
 항

상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④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5
조

제
4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반

환
을

 
명

하
는

 
경

우
에

는
 

반
환

할
 

액
과

 

그
 

산
출

내
역

을
 

명
확

하
게

 
하

여
 

이
를

 
납

부
할

 
것

을
 

서
면

으
로

 

알
려

야
 한

다
. 

<
신

설
 

20
16

. 
4.

 2
8.

>

  
⑤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5

조
제

4항
제

2호
 

 
제

3호
에

 
따

른
 

액
을

 
산

정
할

 
때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고
한

 

요
재

산
의

 
재

액
이

 시
장

상
황

 등
을

 고
려

한
 

재
가

치
에

 비
하

여
 

히
 

낮
다

고
 

단
되

는
 

경
우

에
는

 
감

정
평

가
법

인
으

로
 

하
여

 

해
당

 
요

재
산

의
 

재
가

치
를

 
평

가
하

게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요
재

산
의

 
재

가
치

 
평

가
에

 
소

요
된

 
비

용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부

담
으

로
 할

 수
 있

다
. 

<
신

설
 2

01
6.

 4
. 

28
.>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제
1

6
조

(재
산

 
처

분
의

 
제

한
을

 
받

지
 

아
니

하
는

 
경

우
)  

법
 

제
35

조

제
3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따

라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지

 
아

니
하

고
 

같
은

 
항

 
각

 
호

의
 

행
를

 
할

 
수

 
있

는
 

경
우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보

조
사

업
자

가
 법

 제
18

조
제

2항
에

 따
른

 조
건

에
 따

라
 보

조
의

 

부
에

 해
당

하
는

 
액

을
 국

가
에

 반
환

한
 경

우

  
2.

 보
조

의
 교

부
 목

과
 해

당
 재

산
의

 내
용

연
수

(耐
用

年
數

)를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9
6
 -

제
3

5
조

의
2

(
요

재
산

의
 

부
기

등
기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요

재
산

 
 

부
동

산
에

 
한

 
소

유
권

 
등

기
를

 

할
 

때
 

다
음

 
각

 
호

에
서

 
정

한
 사

항
을

 표
기

내
용

으
로

 하
는

 부
기

등
기

(附
記

登
記

)를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국
유

재
산

법
」

등
에

 

따
라

 
국

가
ㆍ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취
득

ㆍ
리

하
는

 
부

동
산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 
해

당
 

부
동

산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아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가

치
가

 
증

가
한

 재
산

이
라

는
 사

항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목
과

 
해

당
 

부
동

산
의

 

내
용

연
수

를
 

고
려

하
여

 
앙

서
의

 
장

이
 

정
한

 
기

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음

에
도

 
그

 
부

동
산

을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목

에
 

배
되

는
 

용
도

에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담
보

로
 

제
공

하
려

는
 

경
우

에
는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는
 사

항

 
 

②
 

제
1

항
에

 
따

른
 

부
기

등
기

는
 

소
유

권
보

존
등

기
, 

소
유

권
이

등
기

 
는

 
토

지
ㆍ

건
물

표
시

변
경

등
기

와
 

동
시

에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로

 
부

동
산

의
 

등
기

내
용

이
 

변
경

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7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제
출

 
까

지
 

부
기

등
기

를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에

 
따

른
 

부
기

등
기

일
 

이
후

에
 

제
35

조
제

3항
을

 
반

하
여

 

고
려

하
여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기

간
이

 지
난

 경
우

  
3.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재
산

인
 

경
우

. 
다

만
, 

제
2호

에
 

따
른

 
기

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재

산
을

 

처
분

하
려

는
 경

우
에

는
 

앙
서

의
 장

과
 

의
한

 경
우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
 
1
9
7
 -

요
재

산
을

 
양

도
ㆍ

교
환

ㆍ
여

하
거

나
 

담
보

물
로

 
제

공
한

 
경

우

에
는

 
그

 효
력

을
 

무
효

로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1항

에
 

따
른

 
부

기
등

기
 

사
항

을
 

말
소

할
 수

 
있

다
.

 
 1

.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제

18
조

제
2항

 
는

 

제
31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부
를

 
국

가
에

 

반
환

하
고

, 
앙

서
의

 
장

으
로

부
터

 
이

러
한

 
사

실
을

 
확

인
받

은
 

경
우

 
 2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목
과

 
부

동
산

의
 

내
용

연
수

를
 고

려
하

여
 

앙
서

의
 장

이
 정

한
 기

간
이

 지
난

 경
우

 
 [

본
조

신
설

 
20

1
6

. 
1.

 2
8

.]

제
1

7
조

(사
무

의
 

임
)  

앙
서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무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사

무
를

 
소

속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임
한

다
.

  
1.

 법
 제

16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교

부
 신

청
의

 
수

  
2.

 법
 제

17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의

 교
부

 결
정

  
3.

 
법

 제
21

조
제

1항
 

 제
30

조
제

1항
ㆍ

제
2항

에
 따

른
 교

부
 결

정
의

 

취
소

  
4.

 
법

 
제

27
조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는
 

간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의
 

수

  
5.

 
법

 
제

28
조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의

 
실

 
심

사
 

 
보

조
의

 

액
 확

정

  
6.

 법
 제

31
조

에
 따

른
 보

조
의

 반
환

에
 

한
 처

분

  
7.

 법
 제

36
조

에
 따

른
 보

고
의

 
수

 
 검

사
 

는
 질

문

  
[

문
개

정
 2

01
1.

 1
0.

 2
6.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1
9
8
 -

제
3

6
조

(검
사

)  
①

 
앙

서
의

 장
은

 보
조

에
 

한
 

산
의

 
한

 

집
행

을
 도

모
하

기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하
여

 
보

고
를

 
하

게
 

하
거

나
 

소
속

 

공
무

원
으

로
 

하
여

 
그

 
사

무
소

 
는

 
사

업
장

에
서

 
장

부
ㆍ

서
류

 

는
 

그
 

밖
의

 
재

산
을

 
검

사
하

게
 

하
거

나
 

계
자

에
게

 
질

문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항
에

 따
라

 검
사

 
는

 질
문

을
 하

는
 공

무
원

은
 그

 권
한

을
 

나
타

내
는

 증
표

를
 지

니
고

 이
를

 
계

자
에

게
 보

여
주

어
야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3

6
조

의
2

(명
단

 등
의

 공
표

)  
①

 
앙

서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의

 
명

단
과

 
반

행
 

 
처

분
내

용
 

등
 

처
분

과
 

련
한

 
사

항
으

로
서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을

 

매
년

 3
월

 3
1일

까
지

 해
당

 
앙

서
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공
표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0
1

7
. 

1.
 4

.>

 
 1

. 
제

26
조

의
10

제
1항

에
 

따
른

 
공

시
의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사

실
을

 
공

시
하

여
 

시
정

명
령

, 
보

조
 

삭
감

 
등

의
 

처
분

을
 

3회
 

이
상

 
받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2

. 
제

31
조

의
2제

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3

. 
제

3
1조

의
2

제
2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수
령

자

 
 ②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의
 

공
표

 
여

부
를

 

심
의

하
기

 
하

여
 

각
 

앙
서

에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이
하

 이
 

조
에

서
 

"심
의

원
회

"라
 한

다
)를

 둔
다

.

 
 ③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앙
서

의
 장

은
 공

표
 

상
자

의
 사

망

제
1

7
조

의
2

(명
단

 등
의

 공
표

방
법

)  
①

 법
 제

36
조

의
2제

1항
 각

 호
 

외
의

 
부

분
에

서
 

"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말

한
다

.

  
1.

 
공

표
 

상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성
명

ㆍ
상

호
, 

나
이

 
 주

소
(법

인
인

 

경
우

에
는

 
그

 
표

자
의

 
성

명
ㆍ

나
이

ㆍ
주

소
 

 
법

인
의

 
명

칭
ㆍ

주
소

를
 말

한
다

)

  
2.

 공
표

 
상

 보
조

사
업

자
등

의
 

반
행

 내
용

  
3.

 
보

조
사

업
자

등
의

 
반

행
에

 
따

른
 

보
조

 
반

환
 

 
제

재

부
가

 부
과

내
역

  
4.

 
그

 
밖

에
 

법
 

제
36

조
의

2제
2항

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이
하

 
"공

표
심

의
원

회
"라

 한
다

)에
서

 공
표

의
 

실
효

성
 확

보
를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각
 호

의
 

사
항

을
 

해
당

 
앙

서
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1년
간

 
게

재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자

등
의

 
반

행
가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1년

의
 

범
에

서
 

그
 

게
재

기
간

을
 

연
장



-
 
1
9
9
 -

으
로

 
공

표
의

 
실

효
성

이
 

없
거

나
 

공
표

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제
1항

에
 

따
른

 

공
표

를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④

 
앙

서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

른
 

공
표

를
 

실
시

하
기

 
에

 

공
표

 
상

자
에

게
 

그
 

사
실

을
 

통
지

하
여

 
소

명
자

료
를

 
제

출
하

게
 

하
거

나
 

의
견

진
술

을
 

할
 수

 
있

는
 기

회
를

 주
어

야
 한

다
.

  
⑤

 
앙

서
의

 
장

은
 

보
조

 
는

 
간

보
조

 
교

부
 

결
정

의
 

취
소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명

령
 등

에
 

한
 제

37
조

에
 

따
른

 
이

의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불

복
차

가
 

진
행

 
인

 
경

우
에

는
 

불
복

차
가

 끝
난

 
후

에
 제

1항
에

 따
른

 공
표

를
 하

여
야

 한
다

.

 
 ⑥

 
제

1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명

단
 

등
의

 

공
표

 방
법

, 
차

, 
심

의
원

회
 구

성
 

 운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

본
조

신
설

 2
01

6.
 

1.
 

28
.]

할
 수

 있
다

.

  
③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6
조

의
2제

1항
에

 따
라

 공
표

를
 하

려
는

 

경
우

 
공

표
심

의
원

회
를

 
개

최
하

기
 

에
 

공
표

상
자

에
게

 
제

1항
 

각
 

호
의

 
사

항
을

 
서

면
으

로
 

통
지

하
여

 
소

명
자

료
를

 
제

출
하

거
나

 

의
견

진
술

을
 할

 수
 있

는
 기

회
를

 주
어

야
 한

다
.

  
④

 
법

 
제

36
조

의
2제

3항
에

서
 

"공
표

상
자

의
 

사
망

으
로

 
공

표
의

 

실
효

성
이

 
없

거
나

 
공

표
가

 
하

지
 

아
니

한
 

경
우

 
등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사

유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공
표

 
상

자
가

 사
망

한
 경

우

  
2.

 
공

표
 

상
자

가
「

민
법

」
제

27
조

에
 

따
라

 
실

종
선

고
를

 
받

은
 

경
우

  
3.

 
그

 
밖

에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명

단
을

 
공

표
할

 

실
익

이
 없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제
1

7
조

의
3

(공
표

심
의

원
회

의
 구

성
 

 운
)  

①
 공

표
심

의
원

회
는

 
원

장
 1

명
을

 포
함

하
여

 9
명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②

 
원

장
은

 
해

당
 

앙
서

의
 

장
의

 
차

(차
이

 
없

는
 

앙

서
는

 
해

당
 

앙
서

의
 

부
기

장
을

 
말

한
다

)이
 

된
다

. 
이

 

경
우

 
복

수
차

이
 

있
는

 
기

은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지
명

하
는

 차
으

로
 한

다
.

  
③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서
 

성
별

 
등

을
 

고
려

하
여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임

명
하

거
나

 

한
다

.

  
1.

 
해

당
 

앙
서

의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으
로

서
 

3명
 이

내

  
2.

 보
조

사
업

에
 

한
 

문
 학

식
 

 경
험

이
 풍

부
한

 민
간

문
가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2
0
0
 -

제
3

7
조

(이
의

신
청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의
 교

부
 

결
정

, 
교

부
 

결
정

의
 

내
용

, 
교

부
 

결
정

의
 

취
소

, 
보

조
의

 
반

환
 

명
령

 
는

 

삭
감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배

제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수

 
제

한
 

 
제

재
부

가
의

 
부

과
, 

그
 

밖
에

 

보
조

의
 

교
부

에
 

한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이

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통

지
 

는
 

처
분

을
 

받
은

 
날

부
터

 2
0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그

 
앙

서
의

 
장

에
게

 
이

의
를

 
신

청
할

 
수

 
있

다
. 

<
개

정
 

20
16

. 
1

. 
28

.>

  
②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는

 보
조

의
 

반
환

 명
령

 

는
 

삭
감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행
 

배
제

,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수

 
제

한
 

 
제

재
부

가
의

 
부

과
에

 
한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이

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통
지

 
는

 

로
서

 5
명

 이
내

  
④

 
제

3항
제

2호
에

 
따

라
 

앙
서

의
 

장
이

 
하

는
 

원
의

 

임
기

는
 3

년
으

로
 한

다
.

  
⑤

 
공

표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⑥

 
공

표
심

의
원

회
 

원
의

 해
임

 
 해

에
 

하
여

는
 제

6조
의

3

제
5항

을
 

용
한

다
. 

이
 

경
우

 
"기

획
재

정
부

장
"은

 
"해

당
 

앙

서
의

 장
"으

로
 본

다
.

  
⑦

 
제

1항
부

터
 

제
6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공

표
심

의
원

회
의

 
구

성
 

 
운

에
 

필
요

한
 

사
항

은
 

공
표

심
의

원
회

의
 

의
결

을
 

거
쳐

 해
당

 
앙

서
의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
 
2
0
1
 -

처
분

을
 

받
은

 
날

부
터

 
2

0
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그
 

앙
서

의
 

장
에

게
 

이
의

를
 

신
청

할
 

수
 

있
다

. 
<

신
설

 2
01

6.
 1

. 
28

.>

  
③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제

2항
에

 따
른

 이
의

신
청

을
 받

으
면

 

계
자

의
 

의
견

을
 

들
은

 
후

 
필

요
한

 
조

치
를

 
하

고
 

그
 

사
실

을
 

이
의

신
청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에

 

한
 

이
의

신
청

자
가

 
그

 
사

실
을

 
통

지
받

은
 

날
부

터
 

20
일

 
이

내
에

 

수
락

의
 

의
사

표
시

를
 

하
지

 
아

니
하

을
 

때
에

는
 

그
 

보
조

의
 

교
부

 신
청

을
 철

회
한

 
것

으
로

 
본

다
. 

<
개

정
 

20
16

. 
1.

 2
8.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3

8
조

(사
무

의
 

임
)  

보
조

의
 교

부
 

 
리

 등
에

 
한

 
앙

서
의

 장
의

 사
무

는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그
 일

부
를

 

소
속

 
서

의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임

할
 수

 있
다

.

  
[

문
개

정
 

20
11

. 
7.

 2
5.

]

제
3

9
조

(회
계

 
계

에
 

한
 

규
정

)  
보

조
의

 
회

계
에

 
하

여
는

 

「
국

가
재

정
법

」
제

1
1조

 
 

제
9

9조
를

 
용

한
다

.

 
 [

문
개

정
 2

01
1.

 7
. 

25
.]

제
3

9
조

의
2

(신
고

포
상

의
 

지
)  

①
 

앙
서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를
 

계
 

행
정

청
이

나
 

수
사

기
에

 
신

고
 

는
 

고
발

한
 자

에
게

 
산

의
 범

에
서

 
포

상
을

 

지
할

 
수

 있
다

. 
다

만
, 

공
무

원
이

 
그

 
직

무
와

 
련

하
여

 
신

고
한

 

경
우

에
는

 포
상

을
 지

하
지

 아
니

한
다

. 
<

개
정

 2
01

6.
 1

. 
28

.>

  
1.

 제
30

조
제

1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사

업
자

  
2.

 
제

30
조

제
2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간
보

조
사

업
자

  
3

. 
제

33
조

제
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수
령

자

  
②

 제
1항

에
 따

른
 

포
상

 
지

의
 기

 
 

차
 등

에
 

하
여

 

제
1

8
조

(신
고

포
상

의
 

지
)  

①
 

앙
서

의
 

장
은

 
법

 
제

39
조

의
2

제
1항

에
 

따
른

 
신

고
 

는
 

고
발

이
 

있
는

 
경

우
에

는
 

그
 

내
용

을
 

확
인

한
 

후
 

포
상

 
지

 
여

부
를

 
결

정
하

고
 

이
를

 
신

고
인

 
는

 

고
발

인
에

게
 

알
려

야
 

한
다

. 
이

 
경

우
 

신
고

인
 

는
 

고
발

인
에

 

한
 

통
보

는
 

법
 

제
31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후
에

 하
여

야
 한

다
. 

<
개

정
 2

01
6.

 4
. 

28
.>

  
②

 
앙

서
의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통

보
를

 
한

 
날

부
터

 
60

일
 

이
내

에
 

신
고

인
 

는
 

고
발

인
에

게
 

포
상

을
 

지
하

여
야

 
하

며
, 

그
 지

기
은

 반
환

을
 명

령
한

 
액

의
 3

0퍼
센

트
 범

로
 하

되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2
0
2
 -

필
요

한
 

사
항

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1
. 

7
. 

25
.]

제
3

9
조

의
3

(
국

민
 

이
용

 
지

원
)  

①
 

기
획

재
정

부
장

은
 

보
조

 

는
 

보
조

사
업

에
 

한
 

정
보

가
 필

요
한

 
국

민
에

게
 

련
된

 
자

료
 

는
 정

보
의

 검
색

, 
조

회
 등

 
온

라
인

 서
비

스
를

 제
공

하
는

 인
터

넷
 

기
반

의
 

국
민

 포
털

을
 

구
축

ㆍ
리

하
고

 
그

 활
용

을
 

진
하

여
야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부

장
 

 
앙

서
의

 장
은

 정
보

취
약

계
층

이
 보

조

통
합

리
망

을
 

원
활

하
게

 
이

용
할

 
수

 
있

도
록

 
사

용
 

지
원

 
책

을
 

마
련

하
는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에

 따
른

 
국

민
 포

털
의

 구
축

ㆍ
리

 
 제

2항
에

 따
른

 

보
조

통
합

리
망

의
 

사
용

 
지

원
 

책
 

마
련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

본
조

신
설

 2
01

7.
 1

. 
4.

]

제
3

9
조

의
4

(벌
칙

 
용

에
서

 
공

무
원

 
의

제
)  

제
26

조
의

7제
4항

에
 

따
라

 
탁

받
은

 
업

무
에

 
종

사
하

는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의

 
임

직
원

은

「
형

법
」

제
1

2
9조

부
터

 
제

1
32

조
까

지
의

 
규

정
을

 
용

할
 

때
에

는
 

2억
원

 이
하

로
 한

다
. 

<
개

정
 2

01
6.

 4
. 

28
.>

  
③

 
법

 
제

39
조

의
2제

1항
에

 
따

른
 

신
고

 
는

 
고

발
이

 
있

은
 

후
에

 

동
일

한
 

내
용

의
 

신
고

 
는

 
고

발
을

 
한

 
사

람
에

게
는

 
포

상
을

 

지
하

지
 

아
니

하
며

, 
2명

 
이

상
이

 
공

동
으

로
 

신
고

 
는

 
고

발
을

 

한
 경

우
에

는
 지

정
된

 
표

자
에

게
 포

상
을

 지
한

다
.

  
④

 
제

1항
부

터
 

제
3항

까
지

에
서

 
규

정
한

 
사

항
 

외
에

 
포

상
의

 

지
 

기
과

 
방

법
ㆍ

차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1
1.

 1
0.

 2
6.

]



-
 
2
0
3
 -

공
무

원
으

로
 

본
다

.

  
[본

조
신

설
 

2
01

7
. 

1
. 

4.
]

제
7

장
 

벌
칙

 <
개

정
 2

01
1.

 7
. 

25
.>

제
4

0
조

(벌
칙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10
년

 

이
하

의
 

징
역

 
는

 1
억

원
 

이
하

의
 

벌
에

 처
한

다
.

 
 1

.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이

나
 간

제
1

9
조

(고
유

식
별

정
보

의
 

처
리

)  
앙

서
의

 
장

(해
당

 
권

한
이

 

임
된

 
경

우
에

는
 

그
 

권
한

을
 

임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사
무

를
 

수
행

하
기

 
하

여
 

불
가

피
한

 
경

우
「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시

행
령

」
제

19
조

에
 

따
른

 

주
민

등
록

번
호

, 
여

권
번

호
 

는
 

외
국

인
등

록
번

호
가

 
포

함
된

 
자

료
를

 

처
리

할
 수

 있
다

. 
<

개
정

 
20

17
. 

5.
 8

.>

  
1.

 
보

조
통

합
리

망
의

 
구

축
ㆍ

운
ㆍ

리
 

 
이

를
 

이
용

한
 

보
조

리
에

 
한

 사
무

  
2.

 법
 제

31
조

에
 따

른
 보

조
의

 반
환

에
 

한
 사

무

  
3.

 법
 제

31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에

 
한

 사
무

  
4.

 
법

 
제

33
조

에
 

따
른

 
보

조
수

령
자

에
 

한
 

보
조

의
 

환
수

에
 

한
 사

무

  
5.

 
법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가
산

의
 부

과
ㆍ

징
수

에
 

한
 사

무

  
6.

 법
 제

33
조

의
3에

 따
른

 강
제

징
수

에
 

한
 사

무

  
7.

 법
 제

35
조

에
 따

른
 재

산
 

처
분

의
 제

한
에

 
한

 사
무

  
8.

 법
 제

36
조

의
2에

 따
른

 명
단

 등
의

 공
표

에
 

한
 사

무

  
9.

 법
 제

39
조

의
2에

 따
른

 신
고

포
상

의
 

지
에

 
한

 사
무

  
[본

조
신

설
 2

01
6.

 4
. 

28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약

칭
: 

보
조

법
)

[시
행

 2
01

8.
 1

1.
 1

] 
[법

률
 제

15
02

2호
, 

20
17

. 
10

. 
31

, 
타

법
개

정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약
칭

: 
보

조
법

 시
행

령
)

[시
행

 2
01

9.
 1

2.
 2

4]
 [

통
령

령
 제

30
25

0호
, 

20
19

. 
12

. 
24

, 
일

부
개

정
]

-
 
2
0
4
 -

보
조

을
 

교
부

받
거

나
 

지
받

은
 

자
 

는
 

그
 

사
실

을
 

알
면

서
 

보
조

이
나

 간
보

조
을

 
교

부
하

거
나

 지
한

 자

  
2.

 제
26

조
의

6
제

1항
제

1호
를

 
반

한
 자

  
[

문
개

정
 

2
01

7
. 

1
. 

4.
]

제
4

1
조

(벌
칙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5년
 

이
하

의
 

징
역

 
는

 
5

천
만

원
 

이
하

의
 

벌
에

 
처

한
다

. 
<

개
정

 

20
16

. 
1

. 
28

., 
20

17
. 

1
. 

4.
>

  
1.

 
제

22
조

를
 

반
하

여
 

보
조

이
나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자

  
2.

 
제

26
조

의
6제

1
항

제
2

호
부

터
 제

4
호

까
지

를
 

반
한

 자

  
3.

 
제

35
조

제
3항

을
 

반
하

여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없

이
 

요

재
산

에
 

하
여

 
지

된
 행

를
 한

 자

  
[

문
개

정
 

2
01

1
. 

7
. 

25
.]

제
4

2
조

(벌
칙

)  
①

 
제

23
조

 
는

 
제

24
조

를
 

반
하

여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지
 

아
니

하
고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을
 

인
계

ㆍ
단

 
는

 
폐

지
한

 
자

는
 

2년
 

이
하

의
 

징
역

 

는
 

2천
만

원
 이

하
의

 벌
에

 
처

한
다

.

 
 ②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1년
 

이
하

의
 

징
역

 
는

 
1천

만
원

 
이

하
의

 
벌

에
 처

한
다

.

 
 

1.
 

제
25

조
제

3항
을

 
반

하
여

 
련

된
 자

료
를

 보
하

지
 아

니
한

 자

 
 

2.
 제

2
6조

제
2항

에
 

따
른

 정
지

명
령

을
 

반
한

 자

 
 

3.
 

제
27

조
 

는
 제

36
조

제
1항

을
 

반
하

여
 거

짓
 보

고
를

 한
 자

 
 

[
문

개
정

 
20

16
. 

1.
 2

8.
]



-
 
2
0
5
 -

제
4

3
조

(양
벌

규
정

)  
법

인
의

 
표

자
나

 
법

인
 

는
 

개
인

의
 

리
인

, 

사
용

인
, 

그
 밖

의
 종

업
원

이
 그

 법
인

 
는

 개
인

의
 업

무
에

 
하

여
 

제
40

조
부

터
 

제
42

조
까

지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반

행
를

 

하
면

 
그

 
행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
인

 
는

 
개

인
에

게
도

 

해
당

 
조

문
의

 
벌

형
을

 
과

(科
)한

다
. 

다
만

, 
법

인
 

는
 

개
인

이
 

그
 

반
행

를
 방

지
하

기
 

하
여

 해
당

 
업

무
에

 
하

여
 

상
당

한
 

주
의

와
 감

독
을

 게
을

리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

문
개

정
 

2
00

9
. 

1
. 

30
.]

부
칙

 
 <

제
1

5
0

2
2

호
, 

2
0

1
7

. 
1

0
. 

3
1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1년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부

터
 

제
1

3
조

까
지

 
생

략

제
1

4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①

 부
터

 ⑬
 까

지
 생

략

 
 ⑭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27
조

제
2항

 후
단

 
 제

27
조

의
2제

1항
 본

문
 

 "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3조
"를

 
각

각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제
2

조
제

7
호

 
 제

9조
"로

 한
다

.

 
 제

2
7조

의
2제

2항
 

단
 

 
"「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을

 
"「

주
식

회
사

 
등

의
 

외
부

감
사

에
 

한
 

법
률

」
"로

 

한
다

.

 
 ⑮

 
부

터
 

까
지

 생
략

제
1

5
조

 
생

략

부
칙

  
<

제
3

0
2

5
0

호
, 

2
0

1
9

. 
1

2
. 

2
4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보

조
 

지
 

상
 

사
업

 
등

에
 

한
 

용
례

)  
별

표
 

1 

제
5호

, 
제

6
호

, 
제

12
호

, 
제

41
호

, 
제

44
호

, 
제

55
호

, 
제

64
호

, 
제

7
0

호
, 

제
7

2
호

, 
제

9
6호

, 
제

1
0

9
호

, 
제

1
1

0
호

 
 

별
표

 
2

 
제

1
64

호

부
터

 제
26

1호
까

지
의

 개
정

규
정

은
 2

02
0회

계
연

도
부

터
 

용
한

다
.

제
3

조
(보

조
 

지
 

상
 

사
업

 
등

에
 

한
 

경
과

조
치

)  
이

 
 

시
행

 
에

 
종

의
 

별
표

 
1 

제
5

호
, 

제
6호

, 
제

1
2

호
, 

제
4

1
호

, 
제

4
4

호
, 

제
5

5
호

, 
제

64
호

, 
제

7
0

호
, 

제
7

2
호

, 
제

9
6

호
, 

제
1

0
9

호
 

 

제
11

0호
에

 
따

라
 

확
정

된
 

산
에

 
해

서
는

 
별

표
 

1
 

제
5

호
, 

제

6호
, 

제
12

호
, 

제
41

호
, 

제
44

호
, 

제
55

호
, 

제
64

호
, 

제
70

호
, 

제
72

호
, 

제
96

호
, 

제
10

9호
 

 
제

11
0호

의
 

개
정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20
19

년
 1

2월
 3

1일
까

지
는

 종
의

 규
정

에
 따

른
다

.



-
 
2
0
6
 -

[별
표

 
1

] 
<

개
정

 2
0

1
9

. 
1

2
. 

2
4

.>

(제
4

조
제

1
항

 본
문

 
련

)

사
업

기
보

조
율

(%
)

비
고

 1
. 

일
반

여
권

 발

 2
. 

11
9구

조
장

비
 확

충

 3
. 

민
방

 교
육

훈
련

 
 시

설
·

장
비

 확
충

 4
. 

재
해

 
험

지
역

 정
비

 5
. 

삭
제

 <
20

19
. 

12
. 

24
.>

 6
. 

삭
제

 <
20

19
. 

12
. 

24
.>

 7
. 

배
수

 개
선

10
0

50 30 50  10
0

 8
. 

방
조

제
 개

ㆍ
보

수

  
 가

. 
국

가
리

  
 나

. 
지

방
리

10
0

50

 9
. 

가
뭄

비
 농

업
용

수
 개

발

10
. 

토
양

개
량

사
업

80 70

11
.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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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4

] 
<

개
정

 2
0

1
8

. 
9

. 
1

8
.>

(제
10

조
의

5 
련

)

구
분

요
청

 자
료

는
정

보

법
 

제
26

조
의

3

제
1항

제
6호

가
목

 

련

1.
「

부
가

가
치

세
법

」
제

55
조

에
 따

른
 부

동
산

임
공

가
액

명
세

서

2.
「

법
인

세
법

」
제

60
조

에
 따

른
 재

무
상

태
표

, 
포

손
익

계
산

서
 

 이
익

잉
여

처
분

계
산

서

3.
「

법
인

세
법

」
제

11
9조

에
 따

른
 주

식
등

변
동

상
황

명
세

서

4.
「

소
득

세
법

」
제

14
조

에
 따

른
 종

합
소

득
액

5.
「

소
득

세
법

」
제

24
조

에
 따

른
 총

수
입

액

6.
「

소
득

세
법

」
제

16
4조

에
 따

른
 지

명
세

서
의

 제
출

자
료

법
 

제
26

조
의

3

제
1항

제
8

호
 

련

1.
「

고
용

보
험

법
」

제
4조

에
 

따
른

 
실

업
여

, 
육

아
휴

직
 

여
 

 
출

산

후
휴

가
 

여
 지

에
 

한
 자

료

2.
「

고
용

보
험

법
」

제
20

조
부

터
 

제
26

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지
원

과
 

련
된

 보
조

 지
에

 
한

 자
료

3.
「

고
용

보
험

법
」

제
21

조
에

 따
른

 근
로

자
의

 휴
직

정
보

4.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제
7조

에
 따

른
 국

가
기

술
자

격
 취

득
자

 정
보

5.
「

사
립

학
교

교
직

원
 

연
법

」
제

33
조

에
 

따
른

 
장

기
여

 
지

에
 

한
 

자
료

6.
「

독
립

유
공

자
우

에
 

한
 

법
률

」
제

11
조

,「
국

가
유

공
자

 
등

 
우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11

조
 

「
보

훈
보

상
상

자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10
조

에
 따

른
 보

훈
여

 지
에

 
한

 자
료

7.
「

고
엽

제
후

유
의

증
 등

 환
자

지
원

 
 단

체
설

립
에

 
한

 법
률

」

제
7조

의
3에

 따
른

 수
당

 지
에

 
한

 자
료

8.
「

참
유

공
자

우
 

 
단

체
설

립
에

 
한

 
법

률
」

제
6조

에
 

따
른

 
참

명
수

당
 지

에
 

한
 자

료

9.
「

에
지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시
행

령
」

제
3조

제
1항

제
10

호
의

2에
 

따
른

 
지

원
사

업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사
업

에
 

한
 자

료

10
.「

국
가

유
공

자
 등

 
우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25
조

,「
5.

18
민

주

유
공

자
우

에
 

한
 법

률
」

제
16

조
,「

보
훈

보
상

상
자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25
조

,「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우

 
 단

체
설

립
에

 
한

 법
률

」

제
15

조
에

 따
른

 보
훈

상
자

 교
육

비
 지

원
에

 
한

 자
료

11
.「

제
군

인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19
조

에
 따

른
 제

군
인

 사
회

복
귀

 

지
원

에
 

한
 자

료

12
.「

군
인

연
법

」
제

21
조

에
 따

른
 퇴

역
연

 지
에

 
한

 자
료

13
.「

상
가

건
물

 임
차

보
호

법
」

제
4조

에
 따

른
 확

정
일

자
 부

여
에

 
한

 자
료

14
.「

건
축

법
」

제
38

조
에

 따
른

 건
축

물
장

15
.「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리

 등
에

 
한

 법
률

」
제

2조
에

 따
른

 지
공

부

16
.「

자
동

차
리

법
」

제
5조

에
 따

른
 자

동
차

 등
록

정
보

17
.「

농
업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

제
39

조
에

 
따

른
 

자
지

원
과

 

련
된

 보
조

 지
에

 
한

 자
료

18
.「

농
어

업
경

체
 육

성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에
 따

른
 농

업

경
체

 등
록

에
 

한
 정

보

19
.「

상
업

등
기

법
」

제
2조

에
 따

른
 등

기
기

록

20
.「

국
민

체
육

진
흥

법
」

제
22

조
에

 
따

른
 

소
득

층
의

 
체

육
활

동
 

지
원

에
 

한
 자

료

21
.「

문
화

술
진

흥
법

」
제

15
조

의
4에

 따
른

 문
화

이
용

권
 지

에
 

한
 자

료

22
.「

별
정

우
체

국
법

」
제

24
조

에
 따

른
 장

기
여

 지
에

 
한

 자
료

23
.「

출
입

국
리

법
」

제
88

조
에

 따
른

 출
입

국
에

 
한

 자
료

24
.「

장
사

 등
에

 
한

 법
률

」
제

33
조

의
3에

 따
른

 사
망

자
정

보

25
.「

장
애

인
복

지
법

」
제

32
조

에
 따

른
 장

애
인

 등
록

정
보

26
.「

의
료

여
법

」
제

3조
의

 수
권

자
에

 
한

 보
조

 지
에

 
한

 자
료

27
.「

공
무

원
연

법
」

제
28

조
에

 
따

른
 

여
 

「
공

무
원

 
재

해
보

상
법

」

제
8조

제
3호

ㆍ
제

5호
에

 따
른

 장
해

여
ㆍ

재
해

유
족

여
 지

에
 

한
 

자
료

28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제

7조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제

9조
에

 
따

른
 

경
쟁

입
찰

 참
가

자
격

정
보



-
 
2
1
6
 -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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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정

 2
0

1
7

. 
5

. 
8

.>

(제
1

4
조

의
2

제
1

항
 

련
)

1
. 

제
재

부
가

은
 

반
환

해
야

 
하

는
 

보
조

 
는

 
간

보
조

 
액

에
 

다
음

 

표
에

서
 정

하
는

 
제

재
부

가
 

부
과

율
을

 곱
하

여
 

산
정

한
다

.

제
재

부
과

 부
과

사
유

 

 부
과

상
자

반
행

제
재

부
가

부
과

율

가
.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제
1호

의
 사

유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사

업
자

1)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5

0
0%

2)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0
0%

3)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을

 
반

한
 

경
우

2
0

0%

나
.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제
1호

의
 사

유
에

 해
당

하
는

 간
보

조
사

업
자

1
) 

거
짓

 신
청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5

0
0%

2)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0
0%

3
) 

법
령

을
 

반
한

 
경

우
2

0
0%

다
. 

법
 제

33
조

의
2제

1항

제
2호

의
 사

유
에

 해
당

하
는

 보
조

수
령

자

1)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은

 
경

우
5

0
0%

2)
 

보
조

 
는

 
간

보
조

의
 

지
 

목
과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3
0

0%

3)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한
 경

우
1

0
0%

2.
 

부
과

권
자

는
 

제
재

부
가

 
부

과
상

자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하

거
나

 
법

령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앙

서
의

 
장

의
 

처
분

에
 

반
한

 
경

우
로

서
 

그
 

행
가

 
경

미
한

 

부
주

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1호
에

 
따

라
 

산
정

된
 

제
재

부
가

의
 

2분
의

 

1
 범

에
서

 그
 

액
을

 
일

 수
 

있
다

.

3.
 

부
과

권
자

는
 

보
조

 
수

령
자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을
 

지
받

기
 

한
 

요
건

을
 

갖
추

지
 

못
한

 
반

행
가

 
해

당
 

보
조

 
수

령
자

의
 

책
임

 

없
는

 
사

유
로

 
인

한
 

경
우

에
는

 
제

1호
에

 
따

라
 

산
정

된
 

제
재

부
가

의
 

부
 

는
 일

부
를

 면
제

할
 

수
 있

다
. 

29
.「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제

27
조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한

 법
률

」
제

31
조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제

39
조

 
「

지
방

공
기

업
법

」
제

64
조

의
2에

 따
른

 

부
정

당
 제

재
정

보

30
.「

소
기

업
기

본
법

」
제

2조
 

 제
20

조
의

2에
 따

른
 

소
기

업
 등

록
정

보

31
.「

어
선

법
」

제
13

조
에

 따
른

 어
선

 등
록

정
보

32
.「

지
방

자
치

법
」

제
9조

에
 따

라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처
리

하
는

 행
정

처
분

에
 

한
 자

료

33
.「

주
민

등
록

법
」

제
28

조
에

 따
른

 주
민

등
록

산
정

보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세
주

와
의

 
계

, 
세

원
 성

명
 

 세
원

 주
민

등
록

번
호

34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
10

0조
의

27
에

 따
른

 자
녀

장
려

 지
에

 
한

 자
료

35
.「

외
국

인
근

로
자

의
 고

용
 등

에
 

한
 법

률
」

제
17

조
에

 따
른

 외
국

인

근
로

자
의

 고
용

리
에

 
한

 자
료

36
.「

농
어

주
민

의
 

보
건

복
지

 
증

진
을

 
한

 
특

별
법

」
제

27
조

에
 

따
른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같
은

 법
 제

31
조

에
 따

른
 국

민
연

보
험

료
 지

원
에

 

한
 자

료

37
.「

농
업

소
득

의
 보

에
 

한
 법

률
」

제
12

조
에

 따
른

 변
동

직
지

불
 

지
에

 
한

 자
료

38
.「

국
민

연
법

」
제

19
조

의
2 

「
고

용
보

험
법

」
제

55
조

의
2에

 따
른

 

연
보

험
료

 지
원

에
 

한
 자

료

39
.「

국
민

연
법

」
제

10
0조

의
3에

 따
른

 연
보

험
료

 지
원

에
 

한
 자

료

40
.「

고
용

보
험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한
 법

률
」

제
21

조
에

 따
른

 고
용

보
험

료
 지

원
에

 
한

 자
료

  

41
. 

그
 

밖
에

 
보

조
의

 
복

·부
정

 
수

 
방

지
를

 
하

여
 

운
기

 

의
회

의
 심

의
를

 거
쳐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자
료

 
는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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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  
이

 규
정

은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이

하
 

‘보
조

법
’이

라
 

한
다

)」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시

행
령

(이
하

 

‘보
조

법
 

시
행

령
’이

라
 

한
다

)」
과

「
국

고
보

조
 

운
리

 
지

침
」

에
 

따
라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보
조

사
업

자
 

선
정

, 
집

행
리

, 

사
후

리
 

등
에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보

조
사

업
을

 

원
활

하
게

 수
행

하
여

 보
조

의
 

복
·부

정
 수

을
 방

지
하

고
 보

조
 

리
의

 효
율

성
·투

명
성

을
 제

고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제
2

조
(

용
범

)  
①

 이
 지

침
은

「
보

조
법

」
제

2조
제

1호
의

 보
조

과
 

제
2조

제
4호

의
 

간
보

조
을

 
교

부
받

아
 

수
행

하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해

 
용

한
다

.

  
②

 
제

1항
에

 따
른

 
보

조
 

 정
당

 보
조

, 
국

제
기

구
 지

원
, 

해
외

 

긴
구

호
, 

개
도

국
 

개
발

을
 

한
 

국
제

력
 

지
원

, 
남

북
력

 
등

 
이

 

지
침

의
 

용
이

 
어

려
운

 
경

우
에

는
 

다
른

 
법

령
 

등
에

서
 

별
도

로
 

정
하

는
 

바
를

 
우

선
하

여
 

용
할

 수
 있

다
.

제
3

조
(정

의
)  

①
 

이
 

지
침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1.

 
‘보

조
’, 

‘보
조

사
업

’, 
‘보

조
사

업
자

’, 
‘간

보
조

’, 
‘간

보
조

사
업

’, 
‘간

보
조

사
업

자
’, 

‘보
조

수
령

자
’는

「
보

조
법

」
제

2조
의

 

정
의

에
 따

른
다

.

  
2.

 
‘상

보
조

사
업

자
’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사
업

 
목

에
 

따
른

 
보

조
을

 
교

부
해

주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를

 

말
한

다
.

  
3.

 
‘내

역
사

업
’이

란
 세

부
사

업
의

 하
단

로
서

「
보

조
법

」
제

12
조

에
 

따
른

 
산

의
 

통
지

, 
보

조
의

 
교

부
신

청
, 

집
행

, 
정

산
 

등
 

보
조

사
업

을
 실

제
 수

행
하

는
 단

를
 말

한
다

.

  
4.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시
스

템
(이

하
 

‘보
조

시
스

템
’이

라
 

한
다

)’

이
란

「
보

조
법

」
제

26
조

의
2에

 따
라

 구
축

된
 보

조
통

합
리

망
을

 

말
한

다
.

 
5.

 
‘부

정
수

’이
란

「
보

조
법

」
제

30
조

제
1항

 
 

제
2항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하
는

 
경

우
와

 
제

33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을

 

반
환

해
야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6.

 
‘별

도
 

계
정

’이
란

「
보

조
법

」
제

34
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과

 
련

된
 

수
입

과
 

지
출

을
 

명
백

히
 

구
분

하
여

 
회

계

처
리

하
는

 단
를

 말
한

다
.

 
7.

 
‘

요
재

산
’이

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는
 

간
보

조
으

로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이
 

증
가

된
 

것
으

로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5
조

제
1항

에
 따

른
 재

산
을

 
말

한
다

.

  
8.

 
‘정

산
’이

란
「

보
조

법
」

제
27

조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에
 

사
용

한
 

경
비

를
 재

원
별

로
 명

백
히

 계
산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9.

 
‘검

증
’이

란
「

보
조

법
」

제
27

조
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의

2에
 따

라
 정

산
보

고
서

가
 

하
게

 작
성

되
었

는
지

 여
부

를
 검

토
·

확
인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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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검

증
기

’이
란

「
보

조
법

」
제

27
조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의

2에
 따

라
 정

산
보

고
서

를
 검

증
하

는
 감

사
인

을
 말

한
다

.

 
11

. 
‘통

합
탁

리
기

’(
이

하
 

‘
탁

기
’이

라
 

한
다

)이
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7조

의
2에

 
따

라
 

보
조

을
 

하
의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재

교
부

 
하

는
 

경
우

 
보

조
 

리
업

무
를

 

탁
 

 
탁

 
받

은
 공

공
단

체
 

는
 기

을
 말

한
다

.

 
12

. 
‘업

무
행

자
’란

 
기

획
재

정
부

장
 

는
 

앙
서

의
 

장
이

 
지

정
한

 

담
기

이
나

 
상

보
조

사
업

자
로

서
 

보
조

시
스

템
 

사
용

을
 

리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②

 
제

1항
 

외
에

 
이

 
지

침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는

 
｢

보
조

법
｣
 

제

2조
에

서
 정

의
한

 바
를

 
용

한
다

.

제
4

조
(보

조
사

업
 

련
자

의
 

의
무

)  
①

 
보

조
사

업
 

선
정

 
 

보
조

 

집
행

의
 

효
율

성
과

 
투

명
성

을
 

제
고

하
기

 
하

여
 

기
획

재
정

담
당

, 

보
조

사
업

부
서

, 
보

조
사

업
자

 
 

간
보

조
사

업
자

, 
보

조
 

수
령

자
는

 이
 규

정
에

서
 

정
한

 의
무

를
 

충
실

히
 

이
행

하
여

야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담
당

의
 

의
무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 
신

규
 보

조
사

업
의

 타
당

성
과

 보
조

 
리

체
계

에
 

한
 사

 검
토

 
 2

. 
부

정
수

 실
태

검
, 

유
사

복
사

업
 통

ㆍ
폐

합
 계

획
 수

립
 등

 총

 
 3

.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리

지
침

의
 제

·개
정

 
 ③

 
보

조
사

업
을

 
담

당
하

는
 

부
서

(이
하

 
‘보

조
사

업
부

서
’라

 
한

다
)의

 

의
무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의

 
합

리
성

과
 투

명
성

 
확

보
를

 
한

 선
정

기
 

마
련

 
 공

모
제

도
 

운

  
2

. 
보

조
사

업
 

집
행

의
 

투
명

성
과

 
효

율
성

 
강

화
를

 
한

 
보

조
사

업
 

집
행

검
, 

보
조

사
업

자
 

리
·감

독

  
3.

 보
조

사
업

을
 원

활
하

게
 수

행
하

기
 

한
 보

조
사

업
 지

침
 마

련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의

무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법

한
 방

법
 

 
차

를
 통

해
 교

부
신

청
서

와
 사

업
계

획
서

 
등

을
 

작
성

하
여

 제
출

  
2.

 
보

조
사

업
 

수
행

사
항

을
 

산
림

청
장

 
는

 
상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고

  
3.

 
사

업
 

완
료

 
시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제
출

, 
정

보
 

공
시

, 
감

사

보
고

서
 제

출
, 

요
재

산
에

 
한

 
리

  
4.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등

에
게

 
보

조
을

 
재

교
부

하
는

 경
우

 보
조

 법
령

 등
의

 
수

 여
부

에
 

한
 

리
·감

독
 등

  
⑤

 
보

조
수

령
자

는
「

보
조

법
」

「
보

조
법

 
시

행
령

」
,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내

용
 

는
 

법
령

에
 

따
른

 
산

림
청

장
의

 
처

분
에

 
따

라
 

정
당

한
 

방
법

과
 

차
를

 
통

해
 

보
조

을
 

수
령

하
여

 
보

조
의

 
지

 

목
에

 
합

하
게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제
4

조
의

2
(보

조
 

산
의

 
리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을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내
역

사
업

별
로

 
리

하
여

야
 한

다
.

  
②

 
내

역
사

업
의

 
분

류
, 

명
칭

, 
속

성
정

보
는

「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지
침

」
제

4조
의

2제
2항

에
 

따
른

다
.

  
③

 
내

역
사

업
 

 
하

단
계

의
 

내
역

사
업

은
 

신
설

, 
변

경
, 

삭
제

 
시

 

임
의

으
로

 
변

경
할

 
수

 
없

으
며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하
여

야
 

한
다

.

  
④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국
고

보
조

을
 

민
간

탁
, 

민
간

행

사
업

비
, 

공
기

 
등

에
 

한
 

자
본

 
행

 
사

업
비

, 
출

연
, 

출
자

 



-
 
2
2
1
 -

등
으

로
 

집
행

하
는

 
경

우
에

는
 

동
 

사
업

수
행

자
를

 
보

조
사

업
자

로
서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리
하

여
야

 한
다

.

제
4

조
의

3
(보

조
 

산
의

 
통

지
)  

①
 

기
획

재
정

담
당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보
조

 
산

안
을

 내
역

사
업

별
로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해
당

 
회

계
연

도
의

 
년

도
 

9월
 

15
일

까
지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②

 
기

획
재

정
담

당
은

 
제

1항
에

 
따

라
 

통
지

한
 

보
조

 
산

안
이

 

국
회

에
서

 심
의

ㆍ
확

정
된

 
후

에
는

 
그

 확
정

된
 

액
 

 내
역

을
 

내
역

사
업

별
로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려

는
 

자
에

게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즉

시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제
2

장
 보

조
사

업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제
5

조
(보

조
사

업
의

 
선

정
 

기
)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을
 

신
규

로
 

선
정

하
거

나
 사

업
의

 
계

속
 

여
부

를
 검

토
하

는
 경

우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고

려
해

야
 한

다
. 

이
에

 따
른

 세
부

내
용

은
 별

표
 1

과
 같

다
.

  
1.

 
사

업
의

 타
당

성
 :

 사
업

 목
의

 타
당

성
, 

사
업

 내
용

의
 명

확
성

과
 

구
체

성
, 

유
사

 
복

 
여

부
, 

재
정

지
원

 
규

모
의

 
정

성

  
2.

 
사

업
리

체
계

: 
보

조
사

업
자

 
선

정
 

계
획

의
 

타
당

성
과

 
성

, 

부
정

 
지

출
에

 
한

 
응

체
계

, 
수

혜
자

의
 

명
확

성
과

 
성

, 

사
후

평
가

계
획

제
6

조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  

①
 

신
규

 
보

조
사

업
은

 
보

조
사

업
의

 

타
당

성
, 

유
사

 
복

 
여

부
, 

부
정

수
 

발
생

 
가

능
성

, 
리

 
체

계
의

 

성
 

등
을

 평
가

하
기

 
하

여
 보

조
사

업
부

서
가

 
주

하
여

 
격

성
 

심
사

를
 

실
시

한
다

. 
이

 
경

우
 

세
부

사
업

 
기

으
로

 
하

되
 

하
의

 

내
역

사
업

으
로

 
구

성
된

 
사

업
 

격
성

 
심

사
 

요
건

에
 

해
당

하
는

 

내
역

사
업

에
 

하
여

도
 실

시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는
 총

 
사

업
비

 
는

 
기

사
업

계
획

서
에

 

의
한

 
재

정
지

출
액

 
 

보
조

 
규

모
가

 
10

0억
원

 
이

상
인

 
신

규
 

보
조

사
업

을
 

상
으

로
 

실
시

한
다

. 
다

만
, 

사
업

 
기

간
의

 
정

함
이

 

없
이

 
계

속
 

추
진

되
는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에

는
 

5
년

간
의

 
사

업
비

 

합
계

를
 기

으
로

 
격

성
 심

사
 

상
 여

부
를

 
단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상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을
 

산
안

 
는

 
기

운
용

계
획

안
에

 
반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조

사
에

 
소

요
되

는
 

기
간

을
 

감
안

하
여

 
격

성
 

심
사

를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④

 
산

림
청

장
은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결
과

 
 

격
성

 
심

사
 

면
제

사
업

을
 

해
당

 
회

계
연

도
의

 
년

도
 

3월
 

31
일

까
지

 
보

조
리

원
회

에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⑤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에

 
한

 
세

부
사

항
에

 
하

여
는

 
기

획

재
정

부
의

 「
보

조
사

업
 

격
성

 심
사

 표
모

델
」

을
 

용
한

다
.

제
7

조
(보

조
사

업
의

 
시

행
 

공
고

)  
기

획
재

정
담

당
은

 
별

지
 

제
1호

서
식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총
표

와
 

세
부

사
업

계
획

을
 

해
당

 
보

조

사
업

을
 

시
행

하
는

 
회

계
연

도
의

 
3

월
 

3
1

일
까

지
 

보
조

시
스

템
 

 

홈
페

이
지

에
 3

0일
 이

상
 공

고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계
획

 
수

립
 

여
부

, 
사

업
 

진
행

 
상

황
 

등
을

 
고

려
하

여
 

공
고

 
시

기
, 

공
고

 
기

간
 

등
을

 
조

정
할

 
수

 
있

으
며

, 
외

교
, 

통
일

, 
안

보
 

등
과

 
련

된
 

사
항

으
로

 공
고

가
 

치
 않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공

고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
 
2
2
2
 -

제
8

조
(보

조
사

업
자

 
선

정
기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17
조

제
1항

 
 별

표
 

2에
 

따
른

 
해

당
 

보
조

사
업

자
의

 
재

무
 

안
정

성
, 

자
부

담
 능

력
, 

사
업

 능
력

, 

사
업

리
체

계
의

 
정

성
 등

을
 

고
려

해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동

일
 보

조
사

업
자

에
 

한
 보

조
 계

속
 지

원
 

여
부

를
 

결
정

하
기

 
하

여
 

보
조

사
업

자
의

 
보

조
사

업
 

신
청

시
 

수
혜

이
력

과
 실

을
 제

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보

조
사

업
부

서
는

 
해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방

비
 

부
담

 
가

능
성

과
 

지
방

재
정

 
향

 
평

가
 

결
과

, 
부

지
 확

보
 여

부
 등

 사
 행

정
 

차
 이

행
 여

부
 등

을
 고

려

해
야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에

서
 

제
외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에

 
따

라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의
 

수
행

상
에

서
 

배
제

되
거

나
 

보
조

 
는

 
간

보
조

의
 

교
부

를
 

제
한

 받
은

 
경

우

  
2.

 제
9조

의
2에

 제
1항

에
 

따
라

 
복

수
에

 해
당

되
는

 경
우

제
9

조
(보

조
사

업
자

 
공

모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2개
 

이
상

의
 

법
인

·

단
체

 
는

 
개

인
이

 
수

행
할

 
수

 
있

는
 

보
조

사
업

은
 

공
모

를
 

통
해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해

야
 

한
다

. 
다

만
,「

보
조

법
」

제
16

조
제

2항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②

 
제

1항
에

 
따

라
 

공
모

 
방

식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하

려
는

 

경
우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시

스
템

 
 

홈
페

이
지

, 
일

간
지

 
등

을
 

통
하

여
 

다
음

 
각

 
호

의
 

내
용

을
 

포
함

한
 

사
업

자
 

선
정

 
공

고
문

을
 

게
시

하
되

 
15

일
 

이
상

 
수

기
간

을
 

부
여

하
여

야
 한

다
. 

  
1.

 사
업

 추
진

 기
본

 방
향

  
2.

 지
원

 
상

 사
업

  
3.

 지
원

 사
업

 
상

 기
 

 응
모

 방
법

  
4.

 지
원

 
 선

정
 

차

  
5.

 수
행

 일
정

  
6.

 기
타

 필
요

한
 사

항

제
9

조
의

2
(

복
수

 확
인

·
검

)  
①

 산
림

청
장

 
 상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자
에

 
한

 
복

 
수

 
여

부
를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시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확
인

·
검

할
 수

 있
다

.

  
②

 
산

림
청

장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에

 

한
 

복
수

 여
부

를
 사

후
에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확
인

·
검

할
 

수
 있

다
.

  
③

 
제

1항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
제

37
조

제
2항

에
 따

른
 사

회
보

장
정

보
시

스
템

 등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한
 

보
조

사
업

은
 

해
당

 
정

보
시

스
템

에
서

 
 

복
수

 
여

부
를

 
검

할
 

수
 있

다
.

  
④

 
보

조
 

수
령

자
의

 
사

생
활

을
 

히
 

침
해

할
 

우
려

가
 

있
거

나
 

외
교

, 
안

보
 등

 국
가

기
 유

지
가

 필
요

한
 사

업
은

 제
1항

 
 제

2항
의

 

복
수

 확
인

·
검

 
상

에
서

 제
외

할
 수

 있
다

.

제
9

조
의

3
(수

자
격

 
확

인
·

검
)  

①
 

산
림

청
장

, 
상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에

 
한

 

수
 

자
격

의
 

격
 

여
부

를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확
인

·
검

할
 

수
 

있
다

. 
단

,「
사

회
보

장
기

본
법

」
제

37
조

제
2항

에
 

따
른

 
사

회
보

장



-
 
2
2
3
 -

정
보

시
스

템
 

등
 

기
획

재
정

부
 

장
과

 
의

한
 

보
조

사
업

은
 

해
당

 

정
보

시
스

템
에

서
 

수
 자

격
을

 
확

인
·

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

라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하

보
조

사
업

자
, 

보
조

수
령

자
에

 
한

 
수

자
격

 
확

인
·

검
하

는
 

경
우

에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는

 
필

요
한

 
정

보
를

 
당

해
 

보
조

사
업

을
 

장
하

는
 

앙
서

의
 

장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요
청

할
 수

 있
다

.

  
③

 
제

2항
에

 따
른

 
요

청
을

 
받

은
 

앙
서

의
 

장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계

기
에

 
련

 
자

료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④

 
제

3항
에

 
따

라
 

자
료

를
 

요
청

받
은

 
계

기
의

 
장

은
 

요
청

받
은

 

자
료

를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제
1

0
조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

보
조

법
」

제
17

조
제

2항
에

 
따

라
 

공
모

 
방

식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이

하
 

‘선
정

원
회

’라
 

한
다

)의
 

심
의

(별
지

 제
2호

서
식

, 
별

지
 제

3호
서

식
)를

 거
쳐

야
 한

다
.

 
 ②

 
선

정
원

회
는

 
원

장
 1

인
을

 포
함

하
여

 5
인

 이
상

 1
5인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하
되

, 
소

속
 

공
무

원
과

 
산

·재
정

 
 

해
당

 
분

야
의

 

문
성

과
 

경
험

이
 

있
는

 
2인

 
이

상
의

 
민

간
문

가
를

 
포

함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사

업
과

 
이

해
계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원

으
로

 선
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③

 
선

정
원

회
는

 공
모

 
련

 보
조

 교
부

신
청

서
 

 
련

 서
류

의
 

심
의

내
용

을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에

 
별

지
 

제
3호

서
식

에
 

따
라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부

서
는

 
제

3항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자
 

선
정

 
련

 
심

의

내
용

을
 고

려
하

여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한
다

.

  
⑤

 
보

조
사

업
자

가
 

공
모

방
식

으
로

 
간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하

고

자
 할

 때
에

도
 제

1항
 내

지
 제

3
항

을
 

용
한

다
.

  
⑥

 
선

정
원

회
의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심
의

에
 

참
여

한
 

원
에

게
 

산
의

 범
 안

에
서

 
수

당
과

 여
비

를
 지

할
 수

 있
다

. 

  
⑦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해
당

 
사

업
 

련
 

법
령

 
등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을
 

포
함

한
 

련
 

원
회

 
심

의
를

 
거

친
 

경
우

에
는

 

선
정

원
회

 심
의

를
 거

친
 것

으
로

 본
다

.

  
⑧

 
제

1항
 

내
지

 
제

7항
 

외
에

 
선

정
원

회
의

 
구

체
인

 
구

성
과

 

운
에

 
해

서
는

 
원

장
이

 정
한

다
.

제
1

1
조

(보
조

 
교

부
 

조
건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
보

조
법

」
제

18
조

에
 

따
라

 
교

부
 

조
건

을
 

붙
이

는
 

경
우

에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행

로
 인

해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음
을

 명
시

하
여

야
 한

다
.

  
1.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2.

 
보

조
사

업
자

가
 

법
령

의
 

규
정

, 
보

조
의

 
교

부
 

조
건

의
 

내
용

 

는
 법

령
에

 의
한

 산
림

청
장

의
 처

분
에

 
반

한
 경

우

  
3.

 
거

짓
 

신
청

이
나

 
기

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을

 
교

부
받

은
 

경
우

  
4.

 
해

당
 보

조
 지

원
과

 직
 

련
된

 
제

 조
건

이
 사

후
에

 충
족

되
지

 아
니

한
 경

우
 

  
5.

 
동

일
 

는
 

유
사

한
 

사
업

 
계

획
으

로
 

다
른

 
기

으
로

부
터

 
복

하
여

 보
조

을
 받

은
 경

우

  
②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교
부

결
정

통
지

서
를

 
작

성
하

는
 

경
우

 

별
지

 제
4호

서
식

의
 

를
 참

조
할

 수
 있

다
.



-
 
2
2
4
 -

 
 ③

 
보

조
사

업
자

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간

보
조

을
 

교
부

할
 

때
에

도
 제

1항
 

 제
2항

을
 

용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사
업

부
서

에
 

교
부

신
청

 
시

 
보

조
사

업
별

 

계
좌

 정
보

를
 포

함
하

여
 

교
부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제
1

2
조

(보
조

 
교

부
 

방
법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을

 
최

소
 

2차
례

 
이

상
으

로
 나

어
 

교
부

하
고

, 
1차

 교
부

와
 최

종
 교

부
사

이
에

 

교
부

된
 보

조
이

 당
 목

로
 사

용
되

고
 있

는
지

 여
부

를
 

검

하
여

 그
 결

과
에

 
따

라
 잔

여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하
며

 
보

조
사

업
자

가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추

진
하

는
 

사
업

은
 

낙
찰

차
액

이
 

발
생

하
는

 
경

우
 

이
를

 
감

안
하

여
 

교
부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이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교
부

 

방
법

을
 

달
리

 
정

할
 

수
 있

다
.

 
 1

. 
일

정
한

 
요

건
을

 
갖

추
면

 
지

원
 

상
이

 
되

는
 

경
상

보
조

 
성

격
의

 

사
업

인
 경

우

 
 2

. 
다

른
 법

령
에

 따
라

 보
조

 교
부

 방
법

 
 

차
가

 정
해

진
 경

우

 
 3

. 
추

가
경

정
산

(당
시

 기
운

용
계

획
변

경
 포

함
)으

로
 사

업
이

 신
설

된
 

경
우

 
 ②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의
 교

부
 여

부
를

 결
정

할
 때

 보
조

사
업

 

계
획

의
 

구
체

성
, 

실
 

가
능

성
, 

지
방

비
 

부
담

 
능

력
, 

사
 

행
정

 

차
 

이
행

 
여

부
(「

지
방

재
정

법
」

에
 

따
른

 
재

정
 

투
융

자
 

사
업

 

심
사

, 
부

지
 확

보
 여

부
, 

인
허

가
 서

류
, 

주
민

동
의

서
 등

) 
연

내
 집

행
 

가
능

성
(계

속
사

업
의

 
경

우
 

년
도

 
집

행
 실

) 
등

에
 

한
 

검
토

를
 

통
해

 
보

조
의

 
연

례
 

이
월

 
 

보
조

 
교

부
 

후
 

사
업

 
취

소
 

등
이

 최
소

화
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부

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법

 

제
26

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아

닌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을
 

교
부

하
고

자
 

할
 

때
는

 
그

 

보
조

을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정
하

는
 

탁
기

에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단

, 
다

른
 

법
령

에
 

따
라

 
별

도
의

 
기

에
 

탁
하

여
 

교
부

되
는

 

보
조

 
는

 
기

획
재

정
부

장
이

 
치

가
 

하
지

 
않

다
고

 
인

정

하
는

 보
조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자

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간

보
조

을
 

교
부

하
는

 

경
우

에
도

 제
1항

과
 제

2항
을

 
용

한
다

.

제
1

2
조

의
1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제

출
)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민
간

단
체

나
 

임
업

인
 

등
 보

조
사

업
자

에
게

 국
고

보
조

을
 

교
부

할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자
와

 
담

당
공

무
원

으
로

 
하

여
 

별
지

 
제

14
호

 
서

식
의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를

 제
출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3

장
 보

조
사

업
 집

행
리

제
1

3
조

(보
조

 사
용

 방
법

)  
①

 
보

조
 사

업
 방

식
은

 
보

조
 입

·

출
 계

좌
에

서
의

 계
좌

이
체

(지
로

를
 포

함
한

다
) 

는
 보

조
사

업
비

 

카
드

(신
용

카
드

 
는

 체
크

카
드

를
 구

분
하

지
 아

니
한

다
) 

사
용

만
을

 

인
정

한
다

.

  
②

 
보

조
 

지
출

거
래

 
시

 
세

계
산

서
는

 
자

세
계

산
서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과

 
제

2항
에

도
 

불
구

하
고

 
교

통
, 

통
신

시
설

 
미

비
 

등
으

로
 

계
좌

이
체

, 
카

드
 

사
용

, 
자

세
계

산
서

 
등

의
 

사
용

이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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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
조

(카
드

사
용

 
 제

한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입

출
계

좌
와

 

연
결

된
 

은
행

의
 보

조
 결

제
 

용
 

보
조

사
업

비
 카

드
를

 발
받

아
 

사
용

함
을

 원
칙

으
로

 
하

며
, 

복
수

 발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의
 

정
한

 
사

용
을

 
하

여
 

별
표

 
3의

 

업
종

에
는

 
보

조
사

업
비

를
 

사
용

할
 

수
 

없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의
 

목
에

 부
합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는
 

별
표

 
3의

 
업

종
으

로
 

지
정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도

 

보
조

사
업

의
 

목
과

 
무

한
 

업
종

에
 

하
여

는
 

보
조

사
업

비
를

 

사
용

해
서

는
 

안
된

다
.

  
④

 
제

1항
 내

지
 

제
3

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1

5
조

(별
도

 
계

정
 

등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
보

조
법

」
제

34
조

에
 

따
라

 교
부

받
은

 보
조

에
 

하
여

 별
도

의
 계

정
을

 설
정

하
고

 구
분

하
여

 
회

계
처

리
를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별
로

 
보

조
 

리
를

 
하

여
 

기
 

명
의

의
 

수
시

 
입

출
이

 
가

능
하

고
 

원
이

 
보

장
되

며
, 

담
보

설
정

이
 

되
지

 않
는

 보
통

 등
으

로
 계

좌
를

 별
도

로
 개

설
하

여
 

리
하

여
야

 

하
며

 
특

별
한

 
사

유
가

 
없

는
 한

 
계

좌
는

 변
경

할
 수

 없
다

.

  
③

 
2개

 
이

상
의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경

우
 별

도
의

 계
좌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12

조
의

 
제

3
항

에
 

따
라

 
치

기
에

 
치

하
는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보
조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2개
 

이
상

의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는
 경

우
에

도
 하

나
의

 계
좌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④

 
보

조
사

업
 

수
행

과
정

에
서

 
수

익
이

 
발

생
할

 
경

우
에

도
 

보
조

사
업

비
와

 구
분

하
여

 별
도

의
 계

좌
를

 개
설

하
여

 
리

하
여

야
 한

다
.

  
⑤

 제
1항

 내
지

 제
4항

의
 규

정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1

5
조

의
2

(업
무

처
리

의
 

행
)  

①
 

보
조

시
스

템
으

로
 

업
무

처
리

를
 

수
행

하
지

 
못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업

무
행

자
를

 지
정

하
여

 보
조

시
스

템
 업

무
처

리
를

 
임

할
 수

 있
다

.

  
②

 
업

무
행

자
의

 
지

정
을

 
원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별

지
 

제
13

호
 

서
식

에
 

따
라

 
보

조
시

스
템

 
업

무
처

리
 

임
장

 
 

융
정

보
제

공
동

의
서

를
 

업
무

행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1

6
조

(보
조

사
업

 
련

 계
약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민

간
보

조
사

업
자

 

등
이

 5
천

만
원

을
 

과
하

는
 물

품
 

 용
역

구
매

 계
약

을
 체

결
하

거
나

 

2억
원

을
 

과
하

는
 시

설
공

사
 계

약
을

 
체

결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방

법
으

로
 계

약
을

 체
결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문

화
재

와
 

연
계

된
 

문
화

재
 

련
 

공
사

, 
연

구
 

결
과

의
 

장
 

용
 

가
능

성
을

 

단
하

기
 

한
 

시
범

사
업

 
등

 
이

에
 

따
르

는
 

것
이

 
곤

란
하

다
고

 

앙
서

의
 장

이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조
달

청
장

에
게

 
탁

하
여

 계
약

 체
결

  
2.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에

게
 

탁
하

여
 계

약
 체

결

  
3.

「
자

조
달

의
 이

용
 

 
진

에
 

한
 법

률
」

제
2조

제
4호

에
 

따
른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을
 이

용
하

여
 계

약
 체

결

제
1

7
조

(3
0

억
원

 
이

상
 

보
조

사
업

 
시

설
공

사
)  

①
 

제
16

조
에

도
 

불
구

하
고

 
총

사
업

비
 

10
0억

원
 

이
상

인
 

사
업

(제
3조

 
제

3호
에

 
의

한
 

내
역

사
업

을
 

말
한

다
) 

 
추

정
가

격
 

30
억

원
 

이
상

의
 

공
사

를
 

수
행

하
는

 

보
조

사
업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조

달
청

장
에

게
 요

청
하

여
야

 

한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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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

시
설

계
 단

계
에

서
의

 
설

계
 

정
성

 검
토

 
 2

. 
공

사
 

계
약

 체
결

, 
단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추
진

하
는

 계
약

 체
결

에
 

한
한

다
.

 
 3

. 
공

사
비

가
 

계
약

 
액

의
 

10
%

 
이

상
 

증
가

하
는

 
설

계
 

변
경

에
 

한
 

타
당

성
 

검
토

  
②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다
음

 
각

 
호

에
 

하
여

는
 

설
계

 
정

성
 

검
토

, 
계

약
 

체
결

, 
설

계
 

변
경

 
타

당
성

 
검

토
를

 
조

달
청

에
 

의
뢰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1.

 
해

외
 

공
사

, 
재

해
 

는
 

긴
 

복
구

 
공

사
, 

기
술

의
 

특
수

성
을

 

요
구

하
는

 공
사

, 
문

화
재

와
 연

계
된

 문
화

재
 

련
 공

사

 
 2

. 
앙

서
, 

지
방

자
치

단
체

, 
공

공
기

 등
의

 시
설

 분
야

 
문

인
력

이
 

리
·감

독
(기

획
, 

설
계

 
등

) 
하

는
 

사
업

. 
단

 
공

사
계

약
 

체
결

은
 

제
1

항
에

 
따

른
다

.

  
3

. 
그

 
밖

에
 

조
속

한
 

사
업

 
추

진
 

등
을

 
해

 
불

가
피

하
다

고
 

산
림

청
장

이
 인

정
하

는
 경

우

  
③

 
산

림
청

장
은

 
공

사
 

공
 

이
에

 
장

조
사

 
등

 
집

행
 

검
을

 

해
 

조
달

청
의

 참
여

를
 

요
청

할
 

수
 있

다
.

제
1

8
조

(보
조

사
업

자
의

 
자

기
부

담
 

집
행

)  
①

 
산

림
청

장
은

 
보

조

사
업

자
가

 
자

기
부

담
을

 
포

함
하

여
 

보
조

사
업

을
 

추
진

하
는

 
경

우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로
 하

여
 

자
부

담
을

 우
선

 
집

행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②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자
기

부
담

을
 우

선
 집

행
하

지
 

아
니

할
 수

 있
다

.

  
1

. 
보

조
사

업
 연

간
사

업
계

획
에

 반
되

지
 않

은
 추

가
 자

부
담

의
 경

우

  
2.

 
지

방
자

치
단

체
 

매
칭

사
업

의
 

경
우

(국
비

와
 

지
방

비
 

매
칭

사
업

에
 

한
한

다
)

  
3.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부

서
가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특
성

에
 

따
라

 자
부

담
 집

행
을

 달
리

 정
한

 사
업

인
 경

우

  
③

 
산

림
청

장
은

 
제

2항
제

2호
의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자

기

부
담

분
 확

보
 이

에
 보

조
을

 교
부

하
여

 사
업

을
 우

선
 추

진
하

도
록

 

할
 수

 있
다

.

  
④

 
산

림
청

장
은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민

간
보

조
사

업
자

의
 

자
기

부
담

 
확

보
가

 
불

가
피

하
게

 
어

렵
다

고
 

단
하

는
 

경
우

 
자

기
부

담
 

확
보

 이
에

도
 보

조
을

 교
부

할
 수

 있
다

.

  
⑤

 
제

4항
의

 경
우

 산
림

청
장

은
 

년
도

 자
기

부
담

 확
보

 
 보

조

사
업

의
 집

행
 실

을
 고

려
해

야
 한

다
.

  
⑥

 
산

림
청

장
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는

 
민

간
보

조
사

업
자

가
 

「
보

조
법

」
제

27
조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사
유

가
 

발
생

한
 

날
까

지
 

자
기

부
담

을
 

확
보

하
지

 
못

한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는
 

민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보
조

을
 

반
납

하
도

록
 

하
거

나
 차

년
도

 
산

편
성

 시
 감

액
 조

치
할

 수
 있

다
.

  
⑦

 
제

1항
, 

제
2항

, 
제

4항
 

내
지

 
제

6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1

8
조

의
1

(
소

기
업

제
품

 
우

선
 

구
매

)  
회

계
연

도
 

기
으

로
 

10
0억

원
 

이
상

 
보

조
을

 
수

령
한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과
 

련
하

여
 

제
품

을
 

구
매

하
는

 
경

우
「

소
기

업
제

품
 

구
매

진
 

 
로

지
원

에
 

한
 법

률
」

제
4조

제
3항

을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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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9
조

(
산

감
액

 
등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보
조

사
업

의
 

목
을

 

달
성

하
고

 
자

체
 노

력
으

로
 

산
을

 
감

한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4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3
조

의
2에

 
따

라
 

과
액

을
 

반
환

하
지

 
아

니
할

 
수

 
있

으
며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3
조

의
2제

1항

제
4

호
의

 소
액

은
 

50
만

원
 

미
만

인
 

경
우

를
 말

한
다

.

제
2

0
조

(보
조

사
업

비
의

 
이

월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을

 
교

부

받
은

 후
 원

칙
으

로
 다

음
 회

계
연

도
에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없
다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다

음
 

회
계

연
도

로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있

으
며

 
제

2호
의

 
경

우
 

재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1

. 
연

도
 내

에
 지

출
원

인
행

를
 하

고
 불

가
피

한
 사

유
로

 연
도

 내
에

 

지
출

하
지

 
못

한
 

경
비

와
 

지
출

원
인

행
를

 
하

지
 

아
니

한
 

그
 

부

경
비

 
 2

. 
인

건
비

 등
 경

상
 경

비
, 

재
해

복
구

 경
비

, 
입

찰
공

고
 후

 장
기

간
이

 

소
요

되
거

나
 

상
에

 
의

한
 

계
약

 
등

으
로

 
장

기
간

이
 

소
요

되
는

 

경
비

 
 3

. 
그

 밖
에

 이
월

이
 

불
가

피
하

다
고

 
산

림
청

장
이

 인
정

하
는

 경
우

 
 ③

 
제

2항
에

 따
른

 이
월

과
 재

이
월

을
 

해
서

는
 산

림
청

장
의

 승
인

을
 

거
쳐

야
 하

며
 이

월
액

은
 다

른
 

용
도

로
 

사
용

할
 수

 없
다

.

  
④

 제
1항

 
내

지
 

제
3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⑤

 
다

른
 

법
령

 
등

에
서

 
별

도
로

 
정

한
 

경
우

는
 

해
당

 
규

정
을

 
우

선
 

용
할

 수
 있

다
.

제
2

1
조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집
행

 
잔

액
 

반
납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사
업

이
 완

료
되

었
을

 
때

, 
폐

지
의

 승
인

을
 한

 때
 

는
 

회
계

연
도

가
 

끝
났

을
 

때
에

는
「

보
조

법
」

제
27

조
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으

로
부

터
 

정
산

보
고

서
 

등
이

 
포

함
된

 
실

보
고

서
를

 
제

출
 

받
아

야
 

하
며

 
집

행
 

잔
액

과
 

보
조

으
로

 
발

생
한

 
이

자
, 

보
조

사
업

의
 

수
익

(교
부

 
목

에
 

배

되
지

 
않

는
 

범
 

내
에

서
 

보
조

으
로

 
인

해
 

발
생

한
 

수
익

을
 

반
환

하
도

록
 

교
부

조
건

에
 

명
시

한
 

경
우

에
 

한
한

다
)을

 
반

납
 

받
아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시
행

으
로

 
발

생
한

 
부

가
가

치
세

 
환

 
등

은
 

세
외

수
입

으
로

 
계

상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다

만
 

부
가

가
치

세
 

환

을
 

동
일

한
 

사
업

에
 

재
투

자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그

 
내

역
을

 

명
확

히
 

하
여

 
사

업
계

획
에

 
미

리
 

반
하

거
나

 
사

업
계

획
을

 
변

경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③

 
제

1항
의

 
반

납
 

받
아

야
 

하
는

 
‘집

행
 

잔
액

’은
 

보
조

시
스

템
의

 

재
원

별
 

사
용

액
을

 
기

으
로

 
하

고
, 

반
납

 
받

아
야

 
하

는
 

‘보
조

사
업

의
 수

익
’은

 국
고

보
조

 비
율

 등
에

 따
라

 산
정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집
행

잔
액

과
 

이
자

, 
보

조
사

업
의

 
수

익

의
 

반
납

 기
한

을
 반

납
 

액
, 

결
산

 
일

정
 

등
을

 
감

안
하

여
 

정
하

되
 

사
업

이
 완

료
된

 해
의

 다
음

 연
도

 내
에

는
 반

납
이

 완
료

될
 수

 있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⑤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지
방

자
치

단
체

를
 

제
외

한
 

민
간

사
업

자
인

 

경
우

로
서

 
발

생
이

자
 

산
정

이
 

곤
란

한
 

때
에

는
「

민
법

」
제

37
9조

의
 

법
정

 이
율

인
 연

 5
%

를
 

용
한

다
.

  
⑥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지
방

자
치

단
체

인
 경

우
로

서
 

발
생

이
자

 산
정

이
 

곤
란

한
 

때
에

는
 

자
치

단
체

가
 

융
기

과
 

약
정

한
 

보
통

 
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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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

한
다

. 
다

만
, 

반
납

상
에

서
 

제
외

하
는

 
이

자
는

「
보

조
법

」

제
3

1조
제

2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3
조

에
 따

른
다

.

 
 ⑦

 제
1

항
과

 제
6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2

2
조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의
 심

사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제
22

조
의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를

「
보

조
법

」
제

28
조

에
 

따
라

 
심

사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부

서
는

 
정

산
 결

과
가

 
합

하
지

 않
다

고
 인

정
될

 경
우

에
는

「
보

조
법

」
제

29
조

에
 

따
라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하

여
 

보
조

사
업

의
 

시
정

을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명

할
 

수
 

있
으

며
 

정
당

한
 

사
유

 
없

이
 

보
조

사
업

 
정

산
 

차
가

 
완

료
되

지
 

않
은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는

 보
조

을
 추

가
로

 
교

부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③

 
보

조
사

업
부

서
는

 
정

산
보

고
서

 
제

출
을

 
지

연
한

 
보

조
사

업
자

 

등
에

 
해

서
는

 
지

연
 

기
간

에
 

따
라

 
정

산
보

고
서

가
 

제
출

된
 

이
후

 

최
로

 
지

하
는

 보
조

을
 

삭
감

할
 수

 있
다

.

 
 1

. 
3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10

%
 이

내
 보

조
 삭

감

 
 2

. 
6

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2

0%
 이

내
 보

조
 삭

감

 
 3

. 
12

개
월

 지
연

 
제

출
하

는
 경

우
 5

0%
 이

내
 보

조
 삭

감

 
 ④

 
제

1
항

과
 제

3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2

3
조

(정
산

보
고

서
 

작
성

)  
①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실
을

 
보

고
할

 
때

「
보

조
법

」
제

27
조

제
2항

에
 

의
한

 

정
산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사

업
자

가
 

작
성

하
는

 정
산

보
고

서
는

 다
음

 각
 호

의
 항

목
을

 

포
함

한
다

.

  
1.

 일
반

 
황

  
2.

 보
조

사
업

의
 개

요

  
3.

 당
해

연
도

 보
조

사
업

비

  
4.

 보
조

사
업

비
 사

용
 실

 
 보

조
 반

환
액

  
③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에
 

한
 세

부
사

항
에

 
하

여
는

 기
획

재
정

부
의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지
침

」
을

 
용

한
다

. 
다

만
, 

보
조

사
업

부
서

에
서

 
보

조
사

업
의

 
특

성
에

 
따

라
 

정
한

 
서

류
를

 
함

께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1항
의

 
정

산
보

고
서

에
는

 
보

조
 

비
목

 
 

보
조

 
세

목
별

 
사

용

명
세

서
를

 
보

조
, 

지
방

자
치

단
체

부
담

, 
자

기
부

담
으

로
 

구
분

하
여

 작
성

하
며

, 
일

자
별

 집
행

명
세

서
를

 
첨

부
한

다
.

  
⑤

 
보

조
사

업
자

는
 

정
산

보
고

서
를

 
검

증
기

으
로

부
터

 
검

증
을

 
받

는
 

경
우

 검
증

보
고

서
를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⑥

 제
1항

내
지

 제
5항

은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도

 
용

한
다

.

제
2

4
조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를
 

제
외

한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은

「
보

조
법

」
제

27
조

2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의
2에

 
따

른
다

. 
다

만
 

보
조

사
업

자
가

「
공

공
기

의
 

운
에

 
한

 
법

률
」

제
5조

에
 

따
른

 
공

기
업

 
등

 

공
공

기
,「

지
방

공
기

업
법

」
제

2조
 

내
지

 
제

3조
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은
 

해
당

 
법

령
에

 
따

른
 

결
산

서
 

는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로
 

갈
음

할
 수

 있
다

.

  
②

 
검

증
기

의
 

정
산

보
고

서
 

검
증

 
방

법
 

등
과

 
련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

국
고

보
조

 
운

리
지

침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지
침

」
에

 따
른

다
. 

다
만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

보
조



-
 
2
2
9
 -

법
」

제
27

조
제

2
항

에
 

따
라

 
감

사
인

이
 

작
성

하
는

 
검

증
보

고
서

의
 

형
식

, 
작

성
 

방
법

, 
검

증
 

항
목

 
등

은
 

보
조

사
업

부
서

에
서

 
달

리
 

정

할
 수

 
있

다
.

 
 1

. 
보

조
사

업
자

의
 보

조
 지

출
 내

역
에

 
한

 증
빙

을
 확

인
한

 후
에

 

보
조

을
 

액
 

교
부

ㆍ
지

하
는

 사
후

 보
조

의
 경

우

 
 2

. 
그

 밖
에

 보
조

사
업

, 
보

조
사

업
자

 등
의

 특
성

으
로

 인
해

 이
 지

침
에

 

따
른

 
검

증
이

 
곤

란
한

 경
우

제
2

5
조

(검
증

기
의

 
책

임
)  

산
림

청
장

은
 

검
증

기
의

 
정

산
 

결
과

가

「
국

고
보

조
 

운
리

지
침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지
침

」
과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지
침

」
에

 
따

라
 작

성
되

지
 

않
아

 
오

류
나

 
락

이
 

외
부

 
기

의
 

감
사

 
등

에
 

의
하

여
 

발
견

된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조
치

를
 

취
하

도
록

 할
 수

 
있

다
.

  
1.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검

증
기

의
 

고
의

 
는

 

과
실

로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 
해

당
 사

실
을

 안
 

날
부

터
 3

년
간

 해
당

기
을

 검
증

기
으

로
 선

정
하

는
 것

을
 제

한

  
2.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검
증

기
의

 부
주

의
 

는
 

과
실

로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 

해
당

 
사

실
을

 
안

 

날
부

터
 2

년
간

 해
당

기
을

 검
증

기
으

로
 선

정
하

는
 것

을
 제

한

  
3.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검
증

기
의

 부
주

의
 

는
 

과
실

로
 경

미
한

 오
류

나
 

락
이

 
발

생
한

 경
우

 
는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검

증
을

 
지

체
하

거
나

 
검

증
 

조
서

의
 

작
성

·
리

가
 

부
실

한
 

경
우

 
주

의
 

조
치

를
 

취
하

며
 

연
간

 
3번

 
이

상
 

주
의

 
조

치
를

 
받

은
 

경
우

, 
해

당
기

을
 검

증
기

으
로

 선
정

하
는

 것
을

 1
년

간
 제

한

제
2

6
조

(특
정

사
업

자
에

 
한

 
회

계
감

사
)  

①
「

보
조

법
」

제
27

조
의

2

제
1항

에
 따

라
 회

계
연

도
 

 산
림

청
장

으
로

부
터

 
교

부
받

은
 

보
조

 

는
 

간
보

조
 

총
액

이
 1

0억
원

 
이

상
인

 
지

방
자

치
단

체
를

 
제

외
한

 

보
조

사
업

자
 

등
(이

하
 

‘특
정

사
업

자
’라

 
한

다
)은

 
재

무
제

표
 

는
 

결
산

서
(이

하
 

‘재
무

제
표

 
등

’이
라

고
 

한
다

)를
 

작
성

하
여

 
독

립
된

 

외
부

의
 

감
사

인
(이

하
 

‘감
사

인
’이

라
 

한
다

)에
 

의
한

 
회

계
감

사
(이

하
 

‘회
계

감
사

’라
 한

다
)를

 받
아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
고

 
특

정
사

업
자

가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회
계

감
사

 
상

에
서

 제
외

할
 수

 있
다

.

  
1.

 특
정

 사
업

자
가

 국
제

기
구

인
 경

우

  
2.

 
특

정
 사

업
자

가
 보

조
의

 
부

분
을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다

시
 교

부
·지

하
여

 특
정

사
업

자
가

 직
 집

행
하

는
 

액
이

 5
억

원
 미

만
인

 경
우

  
3.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이

 
특

정
 

사
업

자
의

 
특

성
상

 
감

사

보
고

서
를

 
작

성
·제

출
하

기
에

 
합

하
지

 
아

니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③

 
회

계
감

사
를

 
한

 
세

부
기

은
 

기
획

재
정

부
의

「
보

조
사

업
자

 

회
계

감
사

 세
부

기
」

을
 

용
한

다
.

  
④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2
조

의
3제

2항
의

 
회

계
연

도
가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사

업
연

도
와

 
다

른
 

경
우

에
는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사
업

연
도

를
 

회
계

연
도

로
 

간
주

한
다

. 
다

만
, 

다
른

 
법

령
에

 
따

라
 

회
계

감
사

를
 

받
는

 경
우

 다
른

 법
령

에
 따

른
다

.

제
2

7
조

(자
료

 보
)  

①
 보

조
사

업
자

 
등

은
 보

조
사

업
의

 수
행

, 
정

산
, 

회
계

감
사

 등
과

 
련

된
 자

료
 보

 기
간

은
 5

년
으

로
 한

다
. 



-
 
2
3
0
 -

제
2

8
조

(보
조

사
업

 
집

행
 

검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다
음

 
각

 
호

의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경
우

 
사

업
 

수
행

 
상

황
을

 
검

하
여

야
 

한
다

.

  
1

. 
총

사
업

비
 

 
보

조
 

규
모

가
 

10
0억

원
 

이
상

인
 

내
역

사
업

의
 

경
우

  
2.

 
공

모
에

 
의

하
지

 
아

니
하

고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한

 
보

조
사

업
의

 

경
우

  
3.

 
동

일
·유

사
 

보
조

을
 

2
회

 
이

상
 

수
한

 
보

조
사

업
자

가
 

수
행

하
는

 
보

조
사

업
의

 경
우

  
4.

 
부

정
수

이
 

발
생

하
거

나
 

발
생

할
 

우
려

가
 

높
은

 
보

조
사

업
의

 

경
우

 

  
5.

 
그

 밖
에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이
 집

행
 

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②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별

지
 

제
5호

서
식

의
 

보
조

사
업

 
실

태
 

검
 

계
획

서
 

 별
지

 제
6호

서
식

의
 

년
도

 보
조

사
업

 집
행

 
검

 결
과

를
 

당
해

 
회

계
연

도
의

 
2월

말
까

지
 

기
획

재
정

담
당

으
로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부

서
는

 
제

1
항

의
 

검
 

결
과

에
 

따
라

 
필

요
한

 
경

우
 

장
조

사
를

 
실

시
할

 
수

 
있

으
며

 
조

사
 

결
과

에
 

따
라

 
보

조
 

교
부

결
정

 
취

소
, 

보
조

 
반

환
, 

강
제

 
징

수
, 

제
재

 
부

과
 

부
과

, 
보

조

사
업

 
수

행
 제

한
 

등
의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제
2

9
조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  
①

 제
28

조
의

 보
조

사
업

 집
행

검
을

 

하
여

 
실

·국
별

로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이
하

 
‘

검
평

가
단

’이
라

 

한
다

)을
 

5인
 

이
상

 
10

인
 

이
내

로
 구

성
·운

하
여

야
 한

다
.

  
②

 
실

·국
별

 
검

평
가

단
의

 단
장

은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으
로

 
하

고
, 

보
조

사
업

을
 

담
당

하
는

 
과

장
 

공
무

원
과

 
민

간
문

가
 

2인
 이

상
으

로
 구

성
할

 수
 있

다
.

  
③

 
분

야
별

 
검

평
가

단
의

 
집

행
검

 
총

업
무

는
 

주
무

 
부

서
에

서
 

그
 

업
무

를
 

수
행

하
며

, 
검

반
은

 
보

조
사

업
을

 
담

당
하

는
 

과
장

을
 

반
장

으
로

 
하

여
 

해
당

 
부

서
의

 
공

무
원

과
 

민
간

문
가

로
 

반
원

을
 

구
성

할
 수

 있
다

.

  
④

 
민

간
원

은
 해

당
 

사
업

의
 

문
가

 
 보

조
 

문
가

로
 한

다
. 

다
만

, 
해

당
 

보
조

사
업

 
련

 
이

해
계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원
으

로
 

선
임

하
지

 않
아

야
 한

다
.

제
3

0
조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의
 

운
) 

①
 

검
평

가
단

은
 

보
조

사
업

부
서

의
 

분
기

별
 

보
조

사
업

 
검

계
획

 
수

립
 

여
부

를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②

 
검

반
은

 
검

 
상

 
보

조
사

업
이

 
다

수
인

 
경

우
 

상
 

사
업

 

 
일

부
를

 선
정

하
여

 
검

할
 

수
 있

으
며

, 
이

 경
우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을
 우

선
 선

정
하

여
야

 한
다

.

  
1.

 최
근

 2
년

 이
내

 감
사

, 
수

사
 등

에
서

 지
을

 받
은

 사
업

  
2.

 최
근

 3
년

 이
내

 보
조

사
업

 
련

 
검

을
 받

지
 않

은
 사

업

  
③

 
검

반
은

 
장

 
검

을
 

원
칙

으
로

 
하

되
 

부
득

이
한

 
사

정
이

 

있
는

 경
우

 서
면

 
검

으
로

 
체

할
 수

 있
다

.

  
④

 
검

반
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검

하
여

 별
지

 제
6호

서
식

의
 

보
조

사
업

 집
행

검
결

과
서

를
 분

기
 다

음
달

 1
5일

까
지

 
검

평
가

단
에

 

제
출

하
고

, 
검

평
가

단
은

 기
획

재
정

담
당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보
조

사
업

 추
진

 계
획

 
비

 실



-
 
2
3
1
 -

 
 2

. 
보

조
 

교
부

 
조

건
 

이
행

 
사

항
, 

자
부

담
 

이
행

 
여

부
 

등
 

련
 

법
령

 
 규

정
에

 따
른

 
수

 
여

부

 
 3

. 
사

업
 

리
 감

독
에

 
한

 
사

항

제
4

장
 

보
조

의
 반

환
 

 제
재

제
3

1
조

(제
재

부
가

 
부

과
 

등
 

결
정

 
차

)  
①

 
산

림
청

장
은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 
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4
조

의
2 

 
별

표
 

3의

2에
 

따
라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제

재
부

가
을

 
부

과
·징

수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0

조
에

 
따

라
 

교
부

 
결

정
을

 
취

소
하

고
「

보
조

법
」

제
31

조
제

1
항

에
 따

라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2.
「

보
조

법
」

제
33

조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조
수

령
자

에
게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을

 

명
한

 경
우

 
 ②

 
제

1항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
보

조
법

」
제

3
3조

제
3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

4조
에

 따
라

 보
조

 
는

 간
보

조
의

 반
환

 명
령

에
 

한
 사

항
을

 

산
림

청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산

림
청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반
환

을
 

명
한

 
경

우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반
 

행
의

 
종

류
와

 
상

 
제

재
부

가
 

등
 

련
사

항
을

 

통
지

하
고

 
통

지
를

 
받

은
 

날
로

부
터

 
15

일
 

이
내

에
 

자
료

 
제

출
 

등
 

소
명

 기
회

를
 

주
어

야
 

한
다

. 

  
④

 
산

림
청

장
은

 
재

 
결

과
의

 
확

인
 

그
 밖

에
 

제
재

부
가

의
 

부
과

 

여
부

나
 

액
을

 
결

정
하

기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차

를
 

일
시

 
정

지
할

 
수

 
있

으
며

 
그

 
차

의
 

정
지

 
는

 

재
개

 
사

실
을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산

림
청

장
은

 
제

재
부

가
 

부
과

 여
부

 
 

액
을

 결
정

한
 

경
우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4
조

의
2제

5항
에

 
따

라
 

반
행

의
 

종
류

와
 

제
재

부
가

, 
납

부
 

방
법

 
등

을
 

서
면

으
로

 
알

려
야

 
하

며
 

「
국

고

리
법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5호
서

식
의

 
납

입
고

지
서

를
 

발
부

하
여

야
 

한
다

. 

  
⑥

 
제

5항
에

 따
라

 통
보

를
 

받
은

 
자

는
「

보
조

법
」

제
37

조
에

 
따

라
 

이
의

를
 제

기
할

 수
 있

다
.

제
3

2
조

(과
오

납
의

 환
)  

산
림

청
장

은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부

과
 

등
과

 
련

하
여

 
과

오
납

이
 

있
는

 
경

우
에

 
이

를
 

환
하

되
, 

환
 

가
산

의
 

이
자

율
은

「
국

세
기

본
법

 
시

행
규

칙
」

제
19

조
의

3에
 따

른
 이

자
율

을
 

용
한

다
.

제
3

3
조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결

정
 

차
)  

①
 산

림
청

장
은

 
보

조

사
업

자
, 

간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수

령
자

가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제

1항
 

 
제

2
항

에
서

 
정

한
 

요
건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수

행
배

제
 

는
 

보
조

 
등

의
 

교
부

 
제

한
과

 

지
 제

한
 결

정
 

차
를

 
개

시
한

다
.

  
②

 
산

림
청

장
은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에

 
제

1항
의

 

사
실

을
 

통
지

하
고

 
통

지
한

 
날

로
부

터
 

15
일

 
이

내
에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에
 

한
 자

료
제

출
 등

 소
명

기
회

를
 주

어
야

 한
다

. 

  
③

 
산

림
청

장
은

 재
 결

과
의

 확
인

 그
 밖

에
 보

조
사

업
 수

행
 제

한
 



-
 
2
3
2
 -

는
 

보
조

 
수

령
자

 
수

 
제

한
을

 
결

정
하

기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차
를

 
일

시
 

정
지

할
 

수
 

있
으

며
, 

그
 

차
의

 

정
지

 
는

 
재

개
 사

실
을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④

 
산

림
청

장
은

 
제

1항
의

 
사

항
을

 
보

조
사

업
자

 등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⑤
 

제
4항

에
 

따
라

 
통

보
를

 
받

은
 

당
사

자
는

「
보

조
법

」
제

37
조

에
 

따
라

 이
의

를
 제

기
할

 수
 있

다
.

 
 ⑥

 
산

림
청

장
은

 장
은

 제
1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수
행

 배
제

 

는
 

보
조

 
등

의
 

교
부

 
제

한
과

 
지

 
제

한
 

결
정

 
차

를
 

개
시

하
거

나
 

타
 

기
에

서
 

통
보

되
어

 
부

정
수

으
로

 
인

지
된

 
사

항
을

 

보
조

시
스

템
에

 입
력

하
여

 
리

하
여

야
 한

다
.

제
3

4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  

①
 

산
림

청
장

은
 

보
조

 
부

정
수

 

응
 

 방
지

를
 

하
여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이

하
 ‘

심
의

원
회

’라
 

한
다

)를
 

구
성

·운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원
장

은
 

보
조

사
업

을
 

총
하

는
 

기
획

조
정

으
로

 
하

고
, 

련
 

분
야

의
 

민
간

문
가

를
 

5명
 

이
내

로
 

원
으

로
 

할
 수

 있
다

.

 
 ②

 
심

의
원

회
는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요

청
(별

지
 제

7호
서

식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할

 
수

 있
다

. 

 
 1

.「
보

조
법

」
제

3
3조

의
2에

 
따

른
 

제
재

부
가

의
 

부
과

·징
수

와
 

련
한

 
사

항
으

로
서

 
제

재
부

가
 

산
정

, 
가

 
 

감
경

에
 

한
 

사
항

, 
제

재
부

가
 

상
자

 
 

기
이

 
제

출
한

 
소

명
자

료
 

검
토

에
 

한
 

사
항

, 
그

 
밖

에
 

제
재

부
가

 
부

과
를

 
하

여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2

.「
보

조
법

」
제

3
1조

의
2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과
 

련
된

 
사

항
으

로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제

출
한

 
소

명
자

료
 

검
토

에
 

한
 

사
항

, 
그

 
밖

에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을
 

하
여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3.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8
조

에
 

따
른

 

신
고

포
상

 
지

에
 

한
 

사
항

으
로

 
신

고
 

포
상

 
지

요
건

 

충
족

 여
부

, 
포

상
액

 
 그

 
밖

에
 

신
고

 
포

상
 

지
을

 
하

여
 

심
의

원
회

의
 심

의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한

 사
항

  
③

 
심

의
원

회
는

 
제

2
항

에
 

따
른

 
심

의
안

건
 

련
 

담
당

공
무

원
, 

상
자

 
 

참
고

인
의

 
출

석
을

 
요

청
하

여
 

의
견

을
 

들
을

 
수

 
있

고
 

의
뢰

기
에

 
하

여
 필

요
한

 자
료

 등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④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⑤

 
제

1항
 

내
지

 
제

4항
 외

에
 

구
체

인
 

사
항

은
 

심
의

원
회

 
원

장
이

 정
한

다
.

제
3

5
조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의

)  
①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제

2항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7
조

의
3에

 
따

른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이
하

 ‘
공

표
심

의
원

회
’라

 

한
다

)는
 

원
장

 
1명

을
 

포
함

하
여

 
9

명
 

이
내

의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이

 
경

우
 

내
부

원
은

 
고

공
무

원
단

에
 

속
하

는
 

공
무

원
을

 

3명
 이

내
로

 하
고

, 
민

간
문

가
는

 5
명

 이
내

로
 한

다
.

  
②

 
공

표
심

의
원

회
 

원
장

은
 차

장
이

 
되

며
, 

다
음

 각
 호

의
 

자
가

 

원
이

 된
다

.

  
1.

 기
획

조
정

  
2.

 공
표

 
상

이
 되

는
 해

당
 국

장



-
 
2
3
3
 -

  
3.

 
보

조
사

업
에

 
한

 
문

 학
식

 
 경

험
이

 풍
부

한
 민

간
문

가
 

5명
 이

내

  
③

 
공

표
심

의
원

회
 

민
간

문
가

로
 

된
 

원
의

 
임

기
는

 
3년

으
로

 
한

다
.

  
④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보
조

 부
정

수
 명

단
 공

표
가

 필
요

한
 사

항
에

 

하
여

 
공

표
심

의
원

회
에

 
심

의
를

 
요

청
(별

지
 

제
8호

서
식

)할
 

수
 

있
다

.

 
 ⑤

 
명

단
 

공
표

 
방

법
 

등
에

 
하

여
는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7

조
의

2의
 규

정
에

서
 정

한
 바

에
 따

른
다

.

 
 

⑥
 

공
표

심
의

원
회

의
 

회
의

는
 

재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하
고

, 
출

석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⑦

 
제

1
항

 
내

지
 

제
6

항
 

외
에

 
구

체
인

 
사

항
은

 
공

표
심

의
원

회
 

의
결

을
 거

쳐
 

원
장

이
 정

한
다

.

제
3

6
조

(부
정

수
 

검
)  

①
 

보
조

사
업

부
서

는
 

매
년

 
말

까
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검

하
고

, 
검

 
결

과
를

 보
조

시
스

템
에

 
입

력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

에
 

따
른

 
신

고
포

상
 

지
 

건
수

 
 

지
 

액

  
2.

「
보

조
법

」
제

36
조

의
2

에
 

따
른

 
반

사
실

 
공

표
 

상
자

 
수

 

 
명

단

  
3.

「
보

조
법

」
제

33
조

의
2

에
 

따
른

 
제

재
부

가
 

 
가

산
 

징
수

 

건
수

 
 

액
 

  
4.

「
보

조
법

」
제

31
조

의
2

에
 

따
른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등
의

 

제
한

 건
수

 
 

상
자

 
명

단

  
5.

 
기

타
 보

조
리

원
회

 
원

장
이

 
보

조
사

업
 

련
 

정
책

 
수

립
 

 
부

정
수

 
응

 
등

을
 

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요

청
한

 

사
항

  
②

 
기

획
재

정
담

당
은

 제
1항

 각
 호

의
 사

항
에

 
하

여
 자

료
 제

출
을

 

요
청

할
 

수
 

있
고

, 
그

 
결

과
는

 
기

획
재

정
부

 
보

조
리

원
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3

6
조

의
1

(부
정

수
 

모
니

터
링

)  
①

 
산

림
청

장
은

 
보

조
시

스
템

을
 

통
해

 보
조

 부
정

수
 모

니
터

링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②

 
보

조
 

부
정

수
 

모
니

터
링

 
결

과
에

 
따

라
 

부
정

수
이

 
의

심

되
는

 
보

조
사

업
에

 
해

서
는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항
에

 
따

라
 

부
정

수
이

 
의

심
되

는
 

보
조

사
업

을
 

통
보

받
은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은
 

자
체

 
검

계
획

을
 

수
립

하
여

 
검

하
여

야
 하

며
, 

필
요

한
 경

우
 

장
조

사
를

 실
시

할
 수

 있
다

.

  
④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은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부

정
수

자
로

 
단

되
는

 
경

우
에

는
 

부
정

수
심

의
원

회
를

 
거

쳐
 

보
조

 

부
정

수
 여

부
를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⑤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은

 
부

정
수

이
 

결
정

된
 

경
우

에
는

 

그
 

결
정

일
로

부
터

 
90

일
 

이
내

에
 

검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심

의
 

포
함

)을
 

실
시

한
 

후
 

보
조

 
반

환
, 

제
재

부
가

 
부

과
,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 
명

단
 공

표
 등

의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⑥

 
해

당
 

보
조

사
업

부
서

의
 

장
은

 
제

2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의
 

검
 

 
조

치
를

 
실

시
한

 
즉

시
, 

그
 

내
용

을
 

보
조

시
스

템
에

 
등

록
하

여
 

리
하

여
야

 한
다

.



-
 
2
3
4
 -

제
3

7
조

(보
조

사
업

자
 정

보
공

시
)  

①
 보

조
사

업
자

등
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공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5호

는
「

보
조

법
」

제
27

조
의

2

제
1항

 
는

 
제

2
항

에
 

따
라

 
회

계
감

사
를

 
받

는
 

특
정

 
사

업
자

에
 

해
서

만
 

용
한

다
.

 
 1

. 
보

조
 교

부
신

청
서

 
 사

업
 

계
획

서

 
 2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의

 수
입

·지
출

 내
역

 
 3

. 
정

산
보

고
서

 
 정

산
보

고
서

에
 

한
 

검
증

보
고

서

 
 4

. 
보

조
사

업
 

는
 간

보
조

사
업

 
련

 감
사

 지
 사

항

 
 5

. 
감

사
보

고
서

가
 첨

부
된

 
재

무
제

표
 

는
 결

산
서

 
 6

. 
그

 
밖

에
 

산
림

청
장

이
 

정
하

는
 

사
항

 
 ②

 
보

조
사

업
자

의
 

정
보

공
시

에
 

한
 

세
부

사
항

에
 

하
여

는
 

기
획

재
정

부
의

「
보

조
사

업
자

 
정

보
공

시
 

세
부

기
」

을
 

용
한

다
.

제
5

장
 

보
조

사
업

 사
후

리

제
3

8
조

(
요

재
산

의
 

보
고

 
 

공
시

)  
①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요

재
산

 
보

고
는

「
보

조
법

」
제

3
5조

제
1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5

조
제

1항
 

 
제

2
항

에
 

따
르

며
 

별
지

 
제

9호
서

식
 

‘
요

재
산

 

황
’을

 
작

성
하

여
 

요
재

산
 

취
득

 
후

 
15

일
 

이
내

에
 

산
림

청
장

 

는
 

해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보

고
하

고
 

이
후

 
요

재
산

 

처
분

제
한

기
간

 
이

까
지

 매
년

 
6월

과
 1

2월
에

 변
동

 
황

을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변

동
 

사
항

이
 없

거
나

 
미

미
한

 경
우

에
는

 보
고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②

「
보

조
법

」
제

35
조

의
 

재
액

은
 

시
장

에
서

 
형

성
된

 
가

격
이

며
 

시
장

가
격

이
 

없
는

 
경

우
에

는
 

감
정

평
가

사
 

등
 

자
산

평
가

 
업

무
에

 

문
성

 
있

는
 평

가
인

의
 

평
가

에
 

의
한

 가
격

으
로

 한
다

.

  
③

 
산

림
청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5

조
제

2항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보
고

한
 

요
재

산
 

취
득

 
황

을
「

보
조

법
」

제
35

조
제

2
항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5

조
제

3항
에

 
따

라
 

1개
월

 
이

내
에

 
보

조
시

스
템

에
 

공
시

해
야

 
하

고
 

매
년

 
6월

말
과

 
12

월
말

까
지

 
변

동
황

을
 

공
시

해
야

 

한
다

. 
이

 
경

우
 

공
시

 
기

간
은

 
최

 
공

시
일

로
부

터
 

다
음

 
각

 
호

의
 

기
간

으
로

 한
다

.

  
1.

 부
동

산
과

 그
 종

물
의

 경
우

 1
0년

  
2.

 선
박

, 
부

표
, 

부
잔

교
, 

부
선

거
와

 그
 종

물
의

 경
우

 1
0

년

  
3.

 항
공

기
의

 경
우

 1
0년

  
4.

 그
 밖

의
 기

계
, 

장
비

 등
 

요
재

산
의

 경
우

 5
년

  
④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는
 제

1항
에

 따
라

 
요

재
산

을
 

리
하

되
 취

득
가

액
이

 5
0만

원
 

이
하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제
3

9
조

(재
산

 
처

분
의

 
제

한
)  

①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요

재
산

 
처

분

제
한

과
 

반
환

은
「

보
조

법
」

제
35

조
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5
조

에
 

따
른

다

  
②

 
산

림
청

장
의

 승
인

 
없

이
 재

산
 양

도
 

등
을

 할
 수

 
있

는
 경

우
는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6
조

에
 

따
르

며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6
조

제
2호

의
 

산
림

청
장

이
 

교
부

조
건

 
등

을
 

통
해

 
정

하
는

 
기

간
이

 
없

는
 

경
우

 
해

당
 

재
산

의
 

통
상

인
 

내
용

연
수

까
지

 
재

산
 

처
분

을
 

제
한

한
 

것
으

로
 본

다
.

제
4

0
조

(
요

재
산

의
 

부
기

등
기

) 
①

 
보

조
사

업
자

 등
의

 
요

재
산

의
 

부
기

등
기

는
「

보
조

법
」

제
35

조
의

2에
 

따
른

다
.



-
 
2
3
5
 -

  
②

 
보

조
사

업
자

 등
이

 제
1항

에
 따

라
 부

기
등

기
를

 할
 때

에
는

 별
지

 

제
10

호
서

식
 

‘보
조

이
 

지
원

된
 

부
동

산
 

증
명

서
’를

 
할

 
등

기
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등

이
「

보
조

법
」

제
35

조
의

2제
4항

에
 

따
라

 
부

기

등
기

를
 

말
소

하
고

자
 

할
 

때
에

는
 

별
지

 
제

11
호

서
식

 
‘부

기
등

기
 

말
소

상
 

부
동

산
 

증
명

서
’를

 
할

 
등

기
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4

1
조

(신
고

 
포

상
 

지
 

차
)  

①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8
조

에
 

따
라

 
포

상
을

 
지

하
는

 
경

우

에
는

 
산

림
청

장
은

 신
고

 
는

 고
발

한
 자

에
게

 별
지

 제
12

호
서

식
의

 

신
청

서
 제

출
을

 
요

청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
보

조
법

시
행

령
」

제
18

조
제

2항
에

 
따

라
 

포
상

 
지

기
한

은
 

통
보

한
 

날
부

터
 

6
0일

 
이

내
로

 
하

되
 

행
정

심
, 

소
송

 
등

이
 

진
행

되
는

 기
간

은
 포

함
하

지
 아

니
한

다
.

  
③

 
산

림
청

장
은

「
보

조
법

」
제

39
조

의
2에

 
따

라
 

지
된

 
포

상
이

 

신
고

 
는

 고
발

한
 자

가
 허

,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포

상
을

 

지
받

은
 경

우
, 

그
 밖

에
 착

오
 등

의
 사

유
로

 포
상

이
 잘

못
 지

된
 

경
우

(다
른

 법
령

 등
에

 따
라

 동
일

한
 사

항
에

 
해

 
복

하
여

 지
한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는

 
포

상
의

 
부

 
는

 
일

부
를

 
환

수
하

여
야

 

한
다

.

 
 ④

 
포

상
 

지
에

 
여

한
 

심
의

원
 

는
 공

무
원

은
 

신
고

 
는

 

고
발

한
 

자
의

 
신

원
 

는
 

신
고

내
용

 
등

에
 

하
여

 
비

을
 

유
지

하
여

야
 한

다
.

 
 ⑤

 
산

림
청

장
은

 
신

고
포

상
 

지
과

 
련

하
여

 
신

고
자

의
 

신
분

, 

신
고

내
용

 
등

이
 

외
부

에
 

공
개

된
 

경
우

에
는

 
련

 
사

실
을

 
조

사
하

여
 

필
요

한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부
칙

 <
20

16
.1

2.
21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지

침
은

 
20

17
년

 
1월

 
1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단
,

「
보

조
법

」
부

칙
(제

13
93

1호
) 

제
1조

 
내

지
 

제
10

조
와

「
보

조
법

 

시
행

령
」

부
칙

(제
27

11
3호

) 
제

1조
 

내
지

 
제

4조
에

서
 

정
한

 
사

항
은

 

그
에

 따
른

다
.

제
2

조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에

 
한

 
경

과
 

규
정

)  
20

16
회

계
연

도
 

보
조

사
업

의
 

정
산

보
고

서
는

 
이

 
규

정
 

시
행

 
이

의
 

에
 

따
라

 
작

성

하
고

, 
제

2
3

조
 

제
3

항
의

 
정

산
보

고
서

는
 

2
0

1
7

회
계

연
도

 
보

조
사

업

부
터

 
용

한
다

.

제
3

조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에

 
한

 
용

례
)  

제
24

조
의

 
정

산
보

고
서

의
 

검
증

은
 2

01
7회

계
연

도
 보

조
사

업
부

터
 

용
한

다
.

부
칙

 <
20

17
. 

2.
16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지
침

은
 2

01
7년

 2
월

 2
0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20

18
. 

2.
 2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지
침

은
 2

01
8년

 2
월

 5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20

18
. 

5.
 2

9.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지
침

은
 2

01
8년

 5
월

 2
9일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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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
보

조
사

업
 선

정
 기

(제
5

조
 

련
)

기
세

부
기

검
토

사
항

사
업

의

타
당

성

사
업

 목
의

 

타
당

성

-
 

보
조

사
업

 
련

 
법

령
과

 
규

칙
 

등
이

 
해

당
 

보
조

사
업

과
의

 

연
계

성
이

 강
한

가
?

-
 

보
조

사
업

 
련

 
법

령
과

 
규

칙
 

등
이

 
얼

마
나

 
구

체
으

로
 

사
업

의
 내

용
과

의
 일

치
성

을
 보

이
는

가
?

-
 보

조
 지

원
목

이
 국

가
으

로
 타

당
한

가
?

사
업

 내
용

의
 

명
확

성
과

 

구
체

성

-
 사

업
내

용
이

 확
실

한
가

?

-
 보

조
사

업
의

 구
성

이
 보

조
사

업
 목

표
달

성
에

 합
리

으
로

 

설
정

되
어

 있
는

가
?

-
 사

업
상

, 
범

, 
사

업
성

과
 등

을
 이

해
하

는
데

 필
요

한
 

내
용

이
 충

분
하

고
 정

확
한

가
?

유
사

복
여

부

-
 타

 사
업

과
 유

사
복

성
이

 있
는

가
?

-
 타

 부
처

의
 다

른
 사

업
과

 유
사

복
성

이
 있

는
가

?

-
 사

업
목

 
 수

혜
상

의
 유

사
성

이
 외

부
 기

 
 내

부

평
가

에
서

 지
된

 
이

 있
는

가
?

재
정

 지
원

 

규
모

의
 

정
성

-
 보

조
율

이
 보

조
법

 시
행

령
상

 기
보

조
율

을
 

수
하

는
가

?

-
 기

보
조

율
이

 없
는

 경
우

, 
합

리
인

 보
조

율
 산

정
기

 

는
 사

업
비

 산
출

 근
거

가
 있

는
가

?

사
업 리

체
계

보
조

사
업

자
 

선
정

계
획

의
 

타
당

성
과

 

성

-
 보

조
사

업
자

의
 법

합
성

, 
정

성
, 

자
부

담
 능

력
을

 검
토

할
 

수
 있

는
 보

조
사

업
자

 선
정

계
획

을
 수

립
하

는
가

?

부
정

 지
출

에
 

한
 

응
체

계

-
 부

정
수

 방
지

체
계

를
 마

련
하

는
가

?

수
혜

자
의

 

명
확

성
과

 

성

-
 

보
조

사
업

 
수

혜
자

의
 

범
가

 
해

당
 

보
조

사
업

자
의

 
범

를
 

넘
어

 
범

한
 수

혜
자

가
 있

는
가

?

-
 

보
조

사
업

 
수

행
이

 
직

ㆍ
간

인
 

보
조

사
업

 
수

혜
자

에
게

 

그
 혜

택
이

 명
확

하
게

 
달

될
 수

 있
는

가
?

사
후

 평
가

 

계
획

-
 효

과
성

 검
증

 
 성

과
리

계
획

을
 마

련
하

는
가

?

【
별

표
2

】
 보

조
사

업
자

 선
정

 기
(제

8
조

 
련

)

기
 

검
토

사
항

법
령

 
 

산
목

의
 

합
성

법
 근

거
 

 
산

 목

보
조

사
업

 내
용

의
 

정
 여

부
세

부
 내

역
사

업
 검

토

액
 산

정
의

 착
오

 유
무

사
업

계
획

 
산

 검
토

재
무

 안
정

성

사
업

자
의

 자
산

과
 부

채

자
기

가
 부

담
하

여
야

 할
 

액
 

 부
담

능
력

 유
무

사
업

능
력

상
근

 구
성

원
의

 수

각
종

 의
무

사
항

을
 성

실
히

 
수

할
 수

 있
는

 능
력

년
도

 사
업

 성
과

(집
행

검
서

 
는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서

)

*
 신

규
 사

업
자

의
 경

우
, 

유
사

실

사
업

리
체

계
의

 
정

성

부
정

수
방

지
책

 여
부

보
조

 반
납

 
 환

수
 실

 사
항

복
ㆍ

편
지

원
 여

부

최
근

 5
년

간
 보

조
사

업
 지

원
이

력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년
도

, 
사

업
내

용
, 

사
업

규
모

, 

보
조

액
, 

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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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3

】
보

조
사

업
비

 
카

드
 

사
용

제
한

 업
종

 (
제

1
4

조
 

련
)

ㆍ
유

흥
업

종
 :

 ‘
한

국
표

산
업

분
류

’에
 따

라
 

객
요

원
을

 두
고

 술
을

 
매

하
는

 일
반

유
흥

주
, 

무
도

시
설

을
 갖

추
고

 술
을

 
매

하
는

 무
도

유
흥

주

ㆍ
생

업
종

 :
 이

ㆍ
미

용
실

, 
피

부
미

용
실

, 
사

우
나

, 
안

마
시

술
소

, 
발

마
사

지
, 

스
포

츠
마

사
지

, 
네

일
아

트
, 

지
압

원
 등

 
인

 서
비

스

․
업

종
 :

 골
장

, 
골

연
습

장
, 

스
크

린
골

장
, 

노
래

방
, 

사
교

춤
, 

화
방

, 
비

디
오

방
, 

당
구

장
, 

헬
스

클
럽

, 
P

C
방

, 
스

키
장

ㆍ
사

행
업

종
 :

 카
지

노
, 

복
권

방
, 

오
락

실

ㆍ
기

타
업

종
 :

 성
인

용
품

, 
총

포
류

 
매

【
별

지
 

제
1

호
서

식
】

(제
7

조
 

련
)

Ⅰ
. 

총
표

 1
. 

공
모

사
업

□
 민

간
보

조
사

업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지

원
산

지
원

상

□
 자

치
단

체
보

조
사

업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지

원
산

지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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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
공

모
사

업

□
 민

간
보

조
사

업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지

원
산

지
원

상

□
 자

치
단

체
보

조
사

업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역
사

업
지

원
산

지
원

상

Ⅱ
. 

세
부

 사
업

계
획

□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는

 내
역

사
업

 
등

)

 ㅇ
 지

원
산

: 
(

산
액
)

 ㅇ
 지

원
내

용
: 
( 정

률
/

정
액
, 

자
부

담
, 

지
원

기
간
 

등
 기

재
)

 ㅇ
 지

원
상

: 
( 민

간
/지

자
체
 지

원
 구

분
하

고
 구

체
인
 지

원
상
 기

재
)

 ㅇ
 사

업
일

정
: 
(공

모
일
 

경
우
, 

공
모

기
간
, 

선
정

일
자
, 

사
업

기
간
)

 ㅇ
 사

업
담

당
: 
( 보

조
사

업
 담

당
자
 연

락
처
 

기
재
)

【
별

지
 

제
2

호
서

식
】

(제
1

0
조

 
련

)

소
 

부
서

ㅇ
ㅇ

ㅇ
ㅇ

국
.

  
ㅇ

ㅇ
ㅇ

과

회
계

연
도

산
액

(천
원

)

보
조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선
정

일
로

부
터
∼

20
  

. 
 .

  
.까

지
(0

년
)

수
행

기 공
모

기
간

응
모

기
수

신
청

기

○
 

○
 

사
업

내
용

(요
지

)

○
 

○
 

기
타

○
 수

행
기

의
 자

부
담

 조
건

 등
 

○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리
지

침
 제

9조
에

 의
거

 상
기

와
 같

이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심

의
를

 의
뢰

합
니

다
.

 2
0 

  
. 

  
. 

  
. 

 

과
장

  
(서

명
)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원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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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지
 제

3
호

서
식

】
(제

1
0

조
 

련
)

사
업

별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심
의

결
과

 

○
 

사
업

명
 :

 

  
20

*
*년

 
제

*차
 

(분
야
(실
)명

)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원
회

 
심

의
 

결
과

 
 

국
고

보
조

사
업

에
 

하
여

 아
래

와
 

같
이

 
심

의
ㆍ

의
결

 
합

니
다

.

○
 

보
조

사
업

 수
행

기
명

 
:  

기
세

부
 기

(배
)

심
의

결
과

합
여

부
비

고
(

수
)

사
업

타
당

성

(3
0

)

사
업

 목
의

 명
확

성
 (

10
)

보
조

사
업

 
리

체
계

의
 구

체
성

 (
10

)

보
조

 규
모

 산
정

의
 

정
성

 (
10

) 

사
업

수
행

능
력

(3
0

)

수
행

기
의

 재
원

부
담

 능
력

 (
10

)

보
조

사
업

 
담

 인
력

 유
무

 (
10

)

유
사

 보
조

사
업

 수
행

 경
력

 (
10

)

사
업 리

체
계

(4
0

)

부
정

수
 방

지
책

 여
부

 (
15

)

*
 보

조
의

 부
정

 집
행

 방
지

책
 등

부
당

 집
행

 보
조

의
 반

환
 유

무
 (

10
)

보
조

 지
원

 
복

ㆍ
편

 여
부

 (
15

)
*

 보
조

사
업

 성
과

리
 방

안
 포

함

종
합

 결
과

(1
0

0
)

※
 각

 항
목

별
 검

토
 결

과
를

 ‘
합

’ 
‘부

합
’으

로
 표

기
하

고
 종

합
결

과
에

 최
종

 

결
과

를
 표

기
, 

종
합

결
과

는
 부

합
 항

목
이

 1
개

라
도

 있
을

 경
우

 ‘
부

합
’

  
-

 각
 항

목
별

 
수

가
 배

기
의

 5
0%

 미
만

일
 경

우
는

 부
합

으
로

 
정

  
-

 
단

, 
2개

 
이

상
의

 
사

업
자

 
신

청
으

로
 

공
모

하
는

 
경

우
 

각
 

항
목

별
 

수
를

 

산
정

하
여

 
보

조
사

업
자

를
 

선
정

(세
부

 
기

은
 

각
 

분
야

별
 

특
성

을
 

고
려

하
여

 
원

회
에

서
 결

정
)

【
별

지
 

제
4

호
서

식
】

(제
1

1
조

 
련

)

수
신

 :
 ㅇ

ㅇ
ㅇ

ㅇ
(보

조
사

업
자

)

1
.「

ㅇ
ㅇ

ㅇ
ㅇ

」
사

업
 

추
진

을
 

한
 

보
조

을
 

다
음

과
 

같
이

 

교
부

를
 결

정
합

니
다

.

□
 보

조
 사

업
명

:

□
 보

조
 사

업
자

:

□
 사

 업
 개

 요

 
ㅇ

 사
업

기
간

: 

 
ㅇ

 사
업

규
모

: 

(단
 :

 천
원

)

사
업

명
총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재
정

융
자

수
익

자
부

담

세
부

사
업

명

(△
△

사
업

)

(ㅇ
ㅇ

사
업

)

 
* 

호
안

은
 내

역
사

업
명

 
ㅇ

 국
고

 보
조

 비
율

: 
0

0
%

 
ㅇ

 사
업

내
용

: 



-
 
2
4
0
 -

□
 

 산
 과

 
목

: 
ㅇ

ㅇ
ㅇ

 회
계

(ㅇ
ㅇ

계
정

)

분
야

부
문

로
그

램
단

사
업

세
부

사
업

목
ㆍ

세
목

10
0

농
림

수
산

10
2

임
업

ㆍ
산

00
0

ㅇ
ㅇ

ㅇ
ㅇ

00
0

ㅇ
ㅇ

ㅇ
ㅇ

0
00

ㅇ
ㅇ

ㅇ
ㅇ

00
0

-
0

0

ㅇ
ㅇ

ㅇ
ㅇ

□
 

교
부

결
정

내
역

(단
 

: 
천

원
)

사
업

명
산

액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회
 교

부
액

교
부

잔
액

비
고

세
부

사
업

명
A

+
B

(△
△

사
업

)
A

(ㅇ
ㅇ

사
업

)
B

 *
 

호
안

은
 

내
역

사
업

명

2.
 

의
 

교
부

결
정

에
도

 
불

구
하

고
, 

「
보

조
법

」
제

21
조

와
 

제
30

조
에

 

해
당

하
는

 
경

우
,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지
침

 
제

16
조

를
 

반
하

는
 

경
우

, 
보

조
 

교
부

조
건

을
 

반
한

 
경

우
에

는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습

니
다

.

붙
임

 :
 보

조
 교

부
조

건
 

1부
. 

 끝
.

0
0

0
0

년
  

0
0

월
  

0
0

일

1.
 

보
조

사
업

자
(간

보
조

사
업

자
 

포
함

, 
이

하
 

‘보
조

사
업

자
’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가

 
포

함
됨

)는
「

보
조

법
」

과
「

보
조

법
 

시
행

령
」

,「
국

고
보

조
 

운
리

 
지

침
」

, 
그

밖
에

 
보

조
사

업
과

 
련

된
 

개
별

 
법

령
(ㅇ

ㅇ
ㅇ

ㅇ
법

, 

ㅇ
ㅇ

ㅇ
ㅇ

시
행

령
)과

 
ㅇ

ㅇ
ㅇ

ㅇ
규

정
, 

교
부

조
건

에
 

따
라

 
보

조
사

업
을

 
수

행

하
여

야
 

합
니

다
.

2.
 

보
조

은
 

보
조

사
업

 
목

인
「

ㅇ
ㅇ

ㅇ
」

사
업

비
 

이
외

의
 

용
도

로
 

사
용

할
 수

 없
습

니
다

.

3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교
부

신
청

서
상

의
 자

부
담

액
을

 우
선

으
로

 집
행

하
되

 보
조

사
업

에
 

액
 집

행
하

여
야

 하
며

, 
타

당
한

 사
유

 없
이

 감
액

 집
행

한
 

경
우

에
는

 정
산

시
 

동
률

의
 국

고
보

조
을

 감
액

 조
치

할
 

수
 있

습
니

다
.

4.
 

보
조

사
업

자
는

 
교

부
받

은
 

보
조

에
 

하
여

 
별

도
의

 
계

정
을

 
설

정
하

고
 

자
체

 
수

입
 

 지
출

과
 

명
백

히
 구

분
하

여
 

계
리

하
여

야
 

합
니

다
.

5.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교
부

신
청

시
에

 
제

출
한

 
보

조
사

업
 

추
진

계
획

에
 

따
라

 
효

율
이

고
 

투
명

하
게

 집
행

을
 

하
여

야
 합

니
다

.

6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정
에

서
 

수
익

이
 

발
생

한
 

경
우

 
국

고
 

반
환

조
건

을
 

부
여

할
 수

 
있

습
니

다
.

7.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 

법
령

의
 

규
정

, 
보

조
의

 
교

부

조
건

의
 

내
용

 
는

 
법

령
에

 
의

한
 

산
림

청
장

의
 

처
분

에
 

반
하

는
 

경
우

, 

허
의

 신
청

이
나

 기
타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의

 교
부

를
 받

은
 경

우
, 

보
조

 
지

원
과

 
직

 
련

된
 

제
 

조
건

이
 

사
후

으
로

 
미

충
족

되
는

 

경
우

 보
조

 교
부

 결
정

의
 

부
 

는
 일

부
를

 취
소

 할
 수

 있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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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
치

단
체

보
조

사
업

 
 국

비
 선

 
교

부
 사

업
의

 경
우

, 
지

자
체

가
 지

방
비

를
 

미
확

보
한

 경
우

 해
당

 지
자

체
는

 
교

부
을

 
액

 반
납

하
여

야
 합

니
다

.

1
. 

보
조

사
업

자
는

 아
래

의
 경

우
에

는
 산

림
청

장
의

 승
인

을
 얻

어
야

 합
니

다
.

 가
. 

사
정

의
 변

경
으

로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에
 소

요

되
는

 
경

비
의

 
배

분
을

 
변

경
(사

업
 

내
 

내
역

사
업

변
경

 
포

함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나
. 

보
조

사
업

을
 

다
른

 
사

업
자

에
게

 
인

계
하

거
나

 
단

 
는

 
폐

지
하

고
자

 

하
는

 경
우

 다
. 

보
조

에
 의

하
여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이
 증

가
된

 
요

재
산

을
 양

도
ㆍ

교
환

 
는

 
여

하
거

나
 담

보
로

 제
공

하
고

자
 하

는
 경

우

2
. 

보
조

사
업

자
는

 다
음

의
 경

우
에

 조
달

청
장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탁
하

여
야

 
하

며
, 

직
 

계
약

을
 

체
결

할
 

때
에

는
 

국
가

종
합

자
조

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야

 
합

니
다

.

 가
. 

5
천

만
 

원
을

 
과

하
는

 물
품

 
 용

역
 구

매

 나
. 

2
억

 원
(

문
공

사
는

 1
억

 원
)을

 
과

하
는

 시
설

 공
사

 계
약

3.
 

보
조

을
 

집
행

할
 

때
에

는
 

반
드

시
 

보
조

사
업

카
드

를
 

발
받

아
 

사
용

해
야

 

합
니

다
.

4
. 

보
조

과
 

련
된

 제
반

 규
정

에
 

반
되

는
 사

실
이

 발
견

된
 때

에
는

 산
림

청

에
서

 시
정

을
 명

하
거

나
 

지
조

사
를

 할
 

수
 있

습
니

다
.

1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을

 
완

료
하

을
 

때
 

는
 

폐
지

의
 

승
인

을
 

받
았

을
 

때
는

 
그

 
때

로
부

터
 

2
개

월
(자

치
단

체
보

조
사

업
의

 
경

우
 

3
개

월
) 

이
내

에
 

사
업

실
보

고
서

(검
증

받
은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포
함

)를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해

당
 

보
조

이
 

3억
원

 
이

상
인

 
경

우
에

는
 

정
산

보
고

를
 

외
부

검
증

기
에

서
 검

증
받

아
야

 합
니

다
.

2.
 

보
조

사
업

자
의

 
정

산
보

고
서

 
제

출
이

 
일

정
기

간
 

늦
어

질
 

경
우

 
보

조
 

일
부

가
 감

액
되

어
 

교
부

될
 수

 
있

습
니

다
.

3.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완
료

 
후

 
집

행
한

 
보

조
을

 
정

산
ㆍ

반
납

할
 

경
우

 사
용

잔
액

 
 이

자
를

 
함

께
 

반
납

하
여

야
 

합
니

다
.

4.
 

보
조

사
업

 
수

행
에

 
따

라
 

발
생

한
 

수
익

은
 

산
림

청
과

 
의

하
여

 
국

고
 

반
환

 
는

 당
해

 보
조

사
업

 목
 범

에
 맞

도
록

 집
행

하
고

 정
산

보
고

서
에

 

포
함

하
여

 심
사

를
 

받
아

야
 합

니
다

.

5
. 

다
음

의
 정

산
잔

액
은

 소
정

의
 

차
를

 거
쳐

서
 즉

시
 반

납
하

여
야

 합
니

다
.

 
가

. 
이

미
 

교
부

된
 

보
조

과
 

이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이

자
를

 
더

한
 

액
이

 

확
정

된
 

교
부

액
을

 
과

한
 경

우
 그

 
과

액

 
나

. 
사

업
비

 
정

산
액

이
 

교
부

 
결

정
한

 
사

업
계

획
서

 
산

집
행

계
획

 
보

다
 

감
소

한
 경

우
 그

 
감

소
 

차
액

 
다

. 
집

행
증

빙
서

류
가

 
집

행
내

역
과

 
일

치
하

지
 않

을
 경

우
에

 
그

 차
액

6
. 

보
조

사
업

자
는

 
보

조
사

업
의

 
수

행
과

 
련

된
 

계
산

서
, 

증
거

서
류

, 
첨

부

서
류

 
등

 
사

용
내

역
을

 
증

명
하

는
데

 
필

요
한

 
서

류
를

 
자

체
규

정
에

 
따

라
 

구
비

하
여

야
 

하
고

, 
당

해
 

보
조

사
업

 
종

료
연

도
부

터
 

5
년

간
 

이
를

 
보

존

하
여

야
 

합
니

다
.

7
. 

원
칙

으
로

 
보

조
의

 
이

월
은

 
허

용
되

지
 

않
으

나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이
월

을
 할

 경
우

에
도

 
2

회
계

연
도

를
 

과
하

여
 이

월
할

 
수

 없
습

니
다

.

8.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요

재
산

의
 

리

 
가

. 
교

부
받

은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요

재
산

은
 

사
업

이
 

완
료

된
 

후
에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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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처
분

의
 

제
한

을
 

받
으

며
, 

보
조

 
정

산
시

 
재

산
 

목
록

을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나
. 

교
부

받
은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요
재

산
은

 
리

장
을

 
비

치
하

고
 

목
에

 
맞

게
 

리
하

여
야

 
하

며
, 

변
동

황
을

 
주

기
으

로
 

보
고

해
야

 

합
니

다
. 

 다
. 

교
부

받
은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요
재

산
 

부
동

산
에

 
한

 
소

유
권

이
 등

기
를

 할
 때

에
는

 보
조

을
 지

원
받

아
 취

득
하

거
나

 그
 효

용

가
치

가
 증

가
한

 재
산

이
라

는
 사

항
을

 부
기

등
기

(附
記

登
記

)해
야

 합
니

다
.

 보
조

을
 

다
른

 
용

도
에

 
사

용
한

 
경

우
나

 
거

짓
 

신
청

이
나

 
보

조
을

 
교

부

받
은

 사
실

이
 확

인
 되

는
 경

우
 

등
에

는
 법

령
에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조
 

교
부

 
결

정
취

소
, 

보
조

 
반

환
, 

제
재

부
가

 
징

수
 

 
보

조
사

업
 

수
행

제
한

 

등
의

 필
요

한
 조

치
를

 취
할

 수
 있

습
니

다
.

※
 

유
의

사
항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

각
 

회
계

연
도

 
산

 

 
기

운
용

계
획

 
집

행
지

침
」

,「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지

침
」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작
성

지
침

」
, 「

보
조

사
업

 
정

산
보

고
서

 

검
증

지
침

」
,「

보
조

사
업

자
 

회
계

감
사

 
세

부
기

」
,「

보
조

사
업

자
 

정
보

공
시

 
세

부
기

」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리
지

침
」

에
 

의
거

하
여

 

법
ㆍ

정
하

게
 집

행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
별

지
 

제
5

호
서

식
】

(제
2

8
조

 
련

)

Ⅰ
. 

총

1
. 

검
방

법

□
 

상
선

정

 
ㅇ

 선
정

기

 
 -

 주
요

사
업

(1
0

0
억

 
원

 이
상

),
 지

사
업

(국
회

, 
감

사
원

, 
내

부
감

사
 등

),
 

 
ㅇ

 
검

상

 
 -

 

□
 각

 분
야

별
 

검
 주

요
내

용

분
야

별
검

상
주

요
 

검
내

용

2
. 

향
후

 추
진

일
정

□
 

 
ㅇ

 

 
 -

 



-
 
2
4
3
 -

3
. 

각
 분

야
별

 실
태

검
 총

표

구
분

사
업

명
산

회
계

/

기

산

성
격

집
행

기
유

형
’1

7
’1

8

Ⅱ
. 

실
태

검
 계

획

 1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
업

목

 
 ㅇ

 

  
□

 사
업

내
용

구
분

내
용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사
업

규
모

지
원

조
건

(재
원

분
담

비
율

)

사
업

시
행

주
체

  
□

 사
업

산

구
분

2
0

1
6

 결
산

2
0

1
7

 
산

(A
)

2
0

1
8

산

(B
)

증
감

(B
-

A
)

%

  
□

 지
원

근
거

 
 ㅇ

 

  
□

 부
정

 
 부

정
 수

 
련

 지
사

항
 

 ㅇ
 

  
□

 사
업

추
진

차

일
정

사
업

 추
진

 내
용

차
비

고



-
 
2
4
4
 -

2
. 

검
 추

진
 계

획

 
□
 

검
상

 
 기

간

  
ㅇ

 
검

상
:

  
ㅇ

 
검

기
간

:

 
□
 

검
방

법

  
ㅇ

 보
조

사
업

자
 선

정
 

차
 검

토
 방

안

  
 -

 

  
ㅇ

 
장

 조
사

 계
획

  
 -

  
ㅇ

 정
산

내
용

 검
토

 계
획

 
 

방
안

  
 -

  
ㅇ

 기
타

 
검

방
법

 

  
 -

 
□
 

 
검

내
용

  
ㅇ

 

3
. 

향
후

 조
치

계
획

 
□

  
ㅇ

 

【
별

지
 

제
6

호
서

식
】

(제
2

8
조

 
련

)

1
. 

보
조

사
업

 
황

분
야

사
업

명
지

원
근

거

ㆍ
결

산
 

황
(억

원
)

'0
0

'0
0

'0
0

산
결

산
산

결
산

산
집

행

2
. 

보
조

사
업

 
검

결
과

 □
 사

업
개

요
 

 ㅇ
 

사
업

목
 

  
 

-
 

 
 ㅇ

 
사

업
내

용
  

  
* 

지
원

형
태

(민
간

ㆍ
지

자
체

 
보

조
, 

출
연

(출
자

 
등

) 
 

지
원

조
건

(보
조

율
 

등
 재

원
분

담
, 

융
자

조
건

, 
매

칭
여

부
, 

바
우

처
, 

기
타

 등
) 

기
재

 
  

 
-

 

 □
 

검
결

과
 

 
 ㅇ

 
기

존
 

지
사

항
 

 조
치

황
 

  
 

-
 

 
 ㅇ

 
번

 
발

굴
된

 문
제

 
 

  
 

* 
번

 
조

사
 

결
과

 
발

굴
된

 
문

제
에

 
한

 
발

생
원

인
, 

부
정

수
 

규
모

, 
제

도
개

선
 방

안
 등

을
 기

재
 

  
 

-
 

 □
 기

존
 조

치
사

항
 

 
  

 
* 

그
간

 당
해

 보
조

사
업

 효
율

화
를

 
해

 
추

진
 

인
 

책
을

 기
재

 
 ㅇ

 
 

  
 

-
 

 □
 향

후
 

책
 

  
 

* 
기

존
 지

사
항

 
 

번
 발

굴
 문

제
에

 
한

 
응

방
안

의
 내

용
과

 일
정

을
 기

재
 

 ㅇ
 

 
  

-
 



-
 
2
4
5
 -

[참
고

1]
 보

조
사

업
 

검
평

가
단

 
검

평
가

 
체

크
리

스
트

 

검
상

기
검

항
목

비
고

보
조

사
업

자

는
 

간
보

조

사
업

자

추
진

계
획

비
실

지
정

기
간

 내
 사

업
을

 착
수

 
는

 

완
료

 
여

부

련
 법

령

 규
정

수
 

여
부

교
부

조
건

 이
행

사
항

: 
사

업
계

획
변

경

시
 

규
정

에
 

따
라

 
조

치
하

고
 

있
는

지
 

여
부

 등
 교

부
조

건
 이

행
 

여
부

자
부

담
 조

건
 이

행
 

여
부

 

융
자

 등
 타

재
원

 
확

보
 여

부
 

보
조

 사
용

의
 

정
성

: 
목

외
 사

용
 

여
부

, 
횡

령
 

 
용

 
여

부
, 

보
조

 

구
분

계
리

 여
부

 등
 

감
독

기
의

 
시

정
명

령
 

수
 여

부
 

요
재

산
 부

기
등

기
 여

부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시
설

․
장

비
 

등
의

 
목

외
 사

용
여

부
 

사
업

담
당

자
사

업
리

감
독

사
업

진
 도

에
 따

른
 검

사
 실

시
 여

부
 

사
업

자
 임

의
로

 사
업

을
 변

경
한

 경
우

에
 

행
정

조
치

 태
만

 
사

항
에

 여
부

 

부
당

한
 승

인
 내

역
 

확
인

 

[참
고

2
] 

보
조

사
업

 
 

검
사

항
(

시
)

단
계

별
검

 
항

목
비

고

선
정

 

단
계

ㅇ
 보

조
사

업
 선

정
의

 
정

성

 
-

 
법

령
 

 
산

의
 

목
에

의
 

합
 여

부

 
-

 
보

조
사

업
 내

용
의

 
정

성
 여

부
(지

제
외

 사
업

에
 

한
 

교
부

 여
부

 등
 포

함
)

 
-

 
보

조
사

업
의

 부
담

능
력

 유
무

(매
칭

비
 확

보
 

여
부

)

ㅇ
 보

조
액

 산
정

의
 

정
성

ㅇ
 보

조
 

수
자

의
 

정
성

 
-

 
거

짓
 신

청
 등

 부
정

한
 방

법
으

로
 보

조
을

 교
부

받
았

는
지

 

여
부

 
-

 
제

도
미

비
 등

으
로

 무
자

격
자

에
게

 보
조

을
 교

부
했

는
지

 

여
부

 
-

 
거

짓
 

신
청

ㆍ
제

도
미

비
 

등
으

로
 

보
조

ㆍ
출

연
 

등
을

 

복
수

로
 

수
령

했
는

지
 여

부

집
행

 

단
계

ㅇ
 보

조
 

사
용

의
 

정
성

 
-

 
교

부
 목

(용
도

),
 교

부
조

건
 등

 
수

 여
부

 
-

 
계

좌
간

 이
체

등
을

 통
한

 
이

자
수

익
 

부
당

편
취

 
여

부
 등

ㅇ
 보

조
사

업
 계

획
 변

경
시

 승
인

차
 

수
 여

부
 

등

ㅇ
 

보
조

으
로

 
취

득
한

 
시

설
ㆍ

장
비

 
등

의
 

목
외

 
사

용
 

여
부

ㅇ
 보

조
사

업
비

 카
드

 
사

용
의

 
정

성

ㅇ
 보

조
사

업
 수

행
 상

황
 

검
의

 
정

성

정
산

 

단
계

ㅇ
 보

조
사

업
 실

보
고

 
 정

산
 업

무
 

등
 

정
성

 
-

 
실

보
고

·정
산

서
 제

출
 

 
제

출
 시

기
의

 
정

성

 
-

 
보

조
 실

보
고

시
 

정
서

류
 

구
비

여
부

 
등

 
-

 
회

계
감

사
, 

정
산

보
고

서
 

검
증

 등
 실

시
 여

부

ㅇ
 보

조
사

업
자

의
 

보
조

 정
보

 
공

시
 여

부

ㅇ
 보

조
 

반
환

 업
무

처
리

의
 

정
성

ㅇ
 보

조
 

요
재

산
 

리
의

 
정

성

 
-

 
요

재
산

 
취

득
 보

고
 

 부
기

등
기

 실
시

 
여

부



-
 
2
4
6
 -

【
별

지
 제

7
호

서
식

】
(제

3
4

조
 

련
)

부
의

안
건

ㅇ
ㅇ

ㅇ
ㅇ

사
업

의
 보

조
사

업
 수

행
배

제
에

 
한

 사
항

주
요

내
용

○
 부

정
수

 
검

사
항

  
-

 

○
 부

정
수

에
 

한
 조

치
 계

획

  
-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리
지

침
 

제
3

4
조

에
 의

거
 상

기
와

 
같

이
 

보
조

 부
정

수
심

의
를

 의
뢰

합
니

다
.

 2
0 

  
. 

  
. 

  
. 

 

국
(

) 
 (

서
명

) 

보
조

부
정

수
심

의
원

회
 

원
장

 귀
하

【
별

지
 

제
8

호
서

식
】

(제
3

5
조

 
련

)

부
의

안
건

ㅇ
ㅇ

ㅇ
ㅇ

사
업

의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에

 
한

 사
항

보
조

사
업

자

성
명

(법
인

 
표

자
)

나
이

  
  

세
(1

90
0생

)

주
소

ㆍ
법

인
명

칭

반
행

주
요

내
용

○
 부

정
수

 
검

사
항

  
-

 

○
 부

정
수

에
 

한
 조

치
 계

획

  
-

 

보
조

 반
환

 

 제
재

 

부
가

 부
과

 

내
역

기
타

 처
분

사
항

○
 국

고
보

조
 교

부
 감

액
 0

%
 등

 산
림

청
소

 국
고

보
조

 
리

지
침

 제
35

조
에

 의
거

 상
기

와
 같

이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를
 의

뢰
합

니
다

.

 2
0 

  
. 

  
. 

  
. 

 

국
(

) 
 (

서
명

) 

보
조

부
정

수
자

 명
단

공
표

심
의

원
회

 
원

장
 귀

하



-
 
2
4
7
 -

【
별

지
 제

9
호

서
식

】
(제

3
8

조
 

련
)

앙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재
산

명

유
  

 
형

목
(용

도
)

주
소

시
ㆍ

도
 

구
분

상
세

주
소

면
(㎡

)

내
역

수
량

단

취
득

가
액

재
가

액

보
조

유
형

취
득

일
자

처
분

제
한

기
간

(일
자

)

소
유

자
구

분

【
별

지
 

제
1

0
호

서
식

】
 

(제
4

0
조

 
련

)

보
조

을
 지
원
하
는
 기

의
 장
 



-
 
2
4
8
 -

【
별

지
 제

1
1

호
서

식
】

 (
제

4
0

조
 

련
)

산
림
청
장

【
별

지
 

제
1

2
호

 
서

식
】

 포
상

 지
 신

청
서

 
(제

4
1

조
 

련
)



-
 
2
4
9
 -

【
별

지
 

제
13

호
 

서
식

】
 

보
조

시
스

템
 

업
무

처
리

 
임

장
 

 
융

정
보

제
공

 
동

의
서

(제
15

조
의

2 
련

)

업
무
행
기
의
 장
 
귀
하



-
 
2
5
0
 -

【
별

지
 제

1
4

호
서

식
】

(제
1

2
조

의
1

 
련

)

  
이

번
 

산
림

청
에

서
 

지
원

하
는

 
국

고
보

조
사

업
의

 
공

정
성
･

투
명

성
을

 
높

이
기

 

해
 

국
고

보
조

 
신

청
, 

집
행

 
 

정
산

 
등

의
 

과
정

에
서

 
다

음
 

사
항

을
 

반
드

시
 

지
켜

 이
행

할
 것

을
 서

약
합

니
다

.

【
보

조
사

업
자

】

 
1.

 
어

떠
한

 
경

우
에

도
 

품
ㆍ

향
응

ㆍ
편

의
 

제
공

(친
인

척
 

등
에

 
한

 
부

정
한

 

취
업

 
제

공
 

포
함

) 
등

으
로

 
계

 
공

무
원

을
 

회
유

하
여

 
불

법
을

 
묵

인
하

도
록

 

요
청

하
지

 않
겠

습
니

다
.

 
2.

 
만

일
 

계
 

공
무

원
의

 
불

법
 

 
부

당
한

 
요

구
가

 
있

을
 

경
우

 
이

를
 

단
호

히
 

거
부

하
고

 
아

래
 신

고
센

터
에

 즉
시

 
신

고
하

겠
습

니
다

.

 
3.

 
본

 
서

약
을

 
반

하
을

 
경

우
 

계
 

법
령

에
 

따
른

 
처

분
은

 
물

론
 

향
후

 
보

조

사
업

 선
정

 배
제

 
등

 
귀

 
기

의
 처

분
을

 감
수

하
겠

습
니

다
.

【
담

당
공

무
원

】

 
1.

 
보

조
사

업
자

에
게

 
어

떠
한

 
경

우
에

도
 

품
ㆍ

향
응

ㆍ
편

의
 

제
공

(친
인

척
 

등
에

 

한
 부

정
한

 취
업

 제
공

 
포

함
) 

등
의

 
부

당
한

 요
구

를
 하

지
 않

겠
습

니
다

. 

 
2.

 
만

일
 

보
조

사
업

자
가

 
품

ㆍ
향

응
ㆍ

편
의

 
제

공
 

등
(친

인
척

 
등

에
 

한
 

부
정

한
 

취
업

 
제

공
 

포
함

)으
로

 
불

법
을

 
묵

인
하

도
록

 
회

유
하

는
 

경
우

 
이

를
 

단
호

히
 

거
부

하
고

 
아

래
 신

고
센

터
에

 즉
시

 
신

고
하

겠
습

니
다

.

 
3.

 
본

 
서

약
을

 
반

하
을

 
경

우
 

계
 

법
령

에
 

따
른

 
처

분
은

 
물

론
 

업
무

 
배

제
 

등
 어

떠
한

 처
분

도
 

감
수

하
겠

습
니

다
.

◇
 

부
정

비
리

익
명

신
고

 :
 

산
림

청
 홈

페
이

지
(배

) 
/ 

부
패

비
리

익
명

신
고

센
터

◇
 

부
정

비
리

고
발

센
터

 :
 

산
림

청
 법

무
감

사
담

당
실

 
화

 0
4

2
-

4
8

1
-

4
0

3
2

  
  

  
  

  
  

  
  

  
  

  
  

  
  

  
  

  
  

  
  

  
  

  
  

  
  

 2
0 

 년
  

  
 월

  
  

 일

  
  

서
약

자
(보

조
사

업
자

) 
: 

 
  

  
  

  
  

  
표

자
  

  
  

  
  

 (
인

) 

  
서

약
자

(담
당

공
무

원
) 

: 
 

  
  

  
  

  
  

  
  

  
  

  
 담

당
자

  
  

  
  

  
 (

인
)

 



-
 
2
5
1
 -

  
  

  
 





-
 
2
5
3
 -

(산
림

청
 사

유
림

경
소

득
과

-6
80

(2
01

8.
2.

12
.)

호
)

 
유

통
ㆍ

가
공

분
야

 
공

모
사

업
(산

지
종

합
유

통
센

터
, 

가
공

산
업

활
성

화
, 

임
산

물
 

클
러

스
터

, 
곶

감
주

산
단

지
 

유
통

구
조

개
선

 사
업

 등
)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제
23

조
(보

조
사

업
의

 내
용

 변
경

 등
)

보
조

사
업

자
는

 사
정

의
 변

경
으

로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을
 변

경
하

거
나

 보
조

사
업

에
 

드
는

 
경

비
의

 
배

분
을

 
변

경
하

려
면

 
앙

서
의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다
만

,  
앙

서
의

 장
이

 정
하

는
 경

미
한

 사
항

은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공

모
사

업
 사

업
상

자
 변

경
 등

 
한

 내
용

 변
경

 :
 산

림
청

장

  
 *

 
문

기
 

탁
을

 
통

하
여

 
선

정
된

 
상

지
의

 
사

업
상

자
 

변
경

 
시

 
문

기
에

서
 

재
심

의
하

여
 

승
인

여
부

 
결

정
(한

국
임

업
진

흥
원

)

 
품

목
, 

사
업

상
지

, 
사

업
규

모
 등

 변
경

 승
인

 :
 시

ㆍ
도

지
사

  
 *

 단
, 

품
목

변
경

 시
 시

설
·장

비
 등

 변
경

요
인

이
 발

생
하

지
 않

는
 경

우
 :

 시
·군

·구

 
총

 사
업

비
 비

율
 조

정
 승

인
 기

구
분

승
인

권
자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역

시
장

ㆍ
도

지
사

산
림

청
장

조
정

범
30

%
이

내
30

%
 

과
 ∼

 5
0%

 이
내

50
%

과

  
 *

 
 
｢산

림
소

득
분

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유

통
·가

공
분

야
 

사
업

별
 

공

모
계

획
’에

서
 정

하
고

 있
는

 세
부

사
업

별
 구

성
비

율
을

 
과

하
지

 않
는

 범
 내

에
서

 변
경

 가
능

 
<

 
공

통
 

용
 

>

 
 

 
 
☞

 
동

 
지

침
에

서
 

정
하

지
 

않
은

 
경

미
한

 
사

항
은

 
시

ㆍ
도

지
사

가
 

단
하

여
 

처
리

 
 

 
 
☞

 
조

정
 

범
는

 
당

 
계

획
의

 
구

성
 

비
율

을
 

기
으

로
 

변
동

되
는

 
비

율
의

 
범

임
 

 
 

 
☞

 
사

업
별

 
공

모
계

획
에

서
 

정
하

는
 

세
부

사
업

별
 

구
성

비
율

을
 

기
으

로
 

각
 

항
목

별
 

어
느

 
하

나
라

도
 조

정
 범

를
 

과
할

 경
우

에
는

 단
계

별
 검

토
를

 거
쳐

 해
당

 승
인

권
자

의
 승

인
 필

요
 

 
 

 
☞

 
산

림
청

장
 

승
인

 
시

에
는

 
련

사
업

 
계

획
, 

평
가

 
등

 
련

서
류

 
제

출
 

 
사

업
설

명
(지

자
체

 
담

당
자

, 
사

업
자

 
등

)
 

 
 

 
☞

 
자

부
담

 
추

가
로

 
사

업
비

 
증

액
 

 
건

축
면

 
등

이
 

변
경

된
 

경
우

는
 

미
용

 
 

 
 
☞

 
품

목
, 

상
지

, 
사

업
규

모
 

등
 

지
자

체
 

변
경

 
승

인
사

항
은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후
 

그
 

결
과

를
 

승
인

일
로

부
터

 
1

0
일

 
이

내
에

 
산

림
청

장
에

게
 

통
보

(산
림

청
 사

유
림

경
소

득
과

-
13

7(
20

20
.1

.1
0.

)호
)

 :
 산

림
작

물
생

산
단

지
, 

산
림

복
합

경
단

지

 :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제
23

조
(보

조
사

업
의

 내
용

 변
경

 등
)

 
품

목
 

 사
업

상
지

, 
사

업
상

자
, 

규
모

 등
 변

경
 승

인
 :

 
할

 시
․

도
지

사

 
총

 사
업

비
 비

율
 조

정
 승

인
 기

  
 <

산
림

작
물

생
산

단
지

>

구
분

지
침

상
구

  
성

비
  

율

공
모

사
업

 선
정

 
후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설
계

ㆍ
감

리
비

5% 이
내

30
%

이
내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30
%

 
과

 ∼
 

50
%

 이
내

역
시

장
ㆍ

도
지

사

50
% 과

산
림

청
장

기
반

조
성

비
45

%
이

상

식
재

인
건

비
10

%
이

내
종

자
ㆍ

묘
목

구
입

비
30

%
이

내

  
 <

산
림

복
합

경
단

지
>

  
  

  
* 

2
∼

3년
간

 총
사

업
비

 기

구
분

지
침

상
구

 
 

성
비

 
 

율

공
모

사
업

 
선

정
 후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조
정

범
승

인
권

자
총

 계
1

0
0%

-
-

-
-

-
-

숲
가

꾸
기

10
%

이
상

15
%

이
상

3
0%

이
내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30

%
 

과
 ∼

 
50

%
 

이
내

역
시

장
ㆍ

도
지

사
50

% 과
산

림
청

장

소
 계

90
%

이
내

85
%

이
내

(1
00

%
)

-
-

-
-

-
-

설
계

ㆍ
감

리
비

5
%

이
내

3
0%

이
내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30

%
 

과
 ∼

 
50

%
 

이
내

역
시

장
ㆍ

도
지

사
50

% 과
산

림
청

장

기
반

조
성

비
45

%
이

상
(

)
(

)
(

)

식
재

인
건

비
10

%
이

내
(

)
(

)
(

)

종
자

ㆍ
묘

목
구

입
비

30
%

이
내

(
)

(
)

(
)

 
 

<
공

 
통

>

 
 

  
☞
 

본
 기

은
 '

21
년

 사
업

상
자

로
 선

정
된

 자
부

터
 

용
. 

기
존

 
상

자
는

 선
정

당
시

 기
 

용
 

 
  
☞
 

기
타

 
경

미
한

 사
항

은
 

시
ㆍ

도
지

사
가

 
단

하
여

 처
리

 
 

  
☞
 

조
정

범
는

 
당

 계
획

의
 

구
성

비
율

을
 

기
으

로
 변

동
되

는
 

비
율

의
 

범
를

 말
함

 
 

  
☞
 

각
 

항
목

별
 어

느
 

하
나

라
도

 
조

정
범

를
 

과
할

 경
우

에
는

 해
당

 
승

인
권

자
의

 
승

인
 

 
  
☞
 

산
림

청
장

 승
인

시
 

련
사

업
 계

획
, 

평
가

 등
 

련
서

류
 제

출
 

 사
업

설
명

(지
자

체
 담

당
자

, 
사

업
자

 등
)

 
 

  
☞
 

자
부

담
 

추
가

로
 사

업
비

 
증

액
 

 건
축

면
 등

이
 

변
경

된
 경

우
는

 
미

용
  

  
☞
 

품
목

, 
상

지
, 

사
업

자
 

변
경

시
에

는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후

 
그

 
결

과
를

 
승

인
일

로
부

터
 

10
일

 이
내

에
 산

림
청

장
에

게
 통

보



-
 
2
5
4
 -

Ⅰ
. 

간
벌

 1
. 

간
벌

의
 

필
요

성

  
◦
 울

폐
된

 
밤

나
무

재
배

지
의

 일
조

 
 통

풍
 조

건
 개

선

  
◦
 밤

송
이

진
딧

물
, 

탄
병

 등
 병

충
해

 방
지

  
◦
 수

확
량

 
 과

실
품

질
 향

상

 2
. 

간
벌

시
기

  
◦
 

나
무

를
 

심
은

 
후

 
7～

8년
 

후
의

 
인

한
 

나
무

와
 

서
로

 
수

이
 

맞
닿

기
 

시
작

할
 때

 1
차

 
간

벌
 

실
시

  
◦
 

1
차

 
간

벌
을

 
실

시
한

 
밤

나
무

림
에

서
 

다
시

 
주

의
 

나
무

와
 

수
이

 

맞
닿

게
 

되
는

 
경

우
에

 2
차

 
간

벌
 

실
시

 3
. 

간
벌

상
목

 선
정

  
◦
 

1
차

 
간

벌
 

시
는

 
총

 
생

육
본

수
의

 
3

0
～

5
0

%
 

범
 

내
에

서
 

인
한

 

나
무

와
 

수
이

 
맞

닿
지

 
않

도
록

 
제

거
하

되
, 

수
세

불
량

목
과

 
불

량

품
종

목
은

 
우

선
으

로
 

간
벌

상
목

으
로

 선
정

 

<
 :

 밤
나

무
 간

벌
방

법
>

 
 ◦

 
간

벌
후

 
10

～
20

m
 

내
외

의
 

거
리

에
 

반
드

시
 

수
분

수
(화

분
을

 
공

하
여

 

주
는

 
나

무
)를

 
존

치
하

고
, 

간
벌

정
목

은
 

낙
엽

기
 

이
에

 
미

리
 

선
정

하
여

 간
벌

목
을

 작
업

자
가

 잘
 알

아
볼

 수
 있

도
록

 흰
색

페
인

트
 

는
 

노
끈

으
로

 
표

시

 
4

. 
작

업
공

정
 :

 ｢
붙

임
｣

을
 

참
조

하
여

 
지

실
정

에
 맞

게
 조

정
하

여
 실

행

Ⅱ
. 

정
지

정
(

수
고

 유
도

)

 
1

. 
노

령
목

 수
형

유
도

(정
지

정
) 

상

 
 ◦

 
수

령
이

 
많

고
 

수
이

 
울

폐
되

었
으

며
, 

수
내

 
기

에
서

 
발

생
된

 

가
지

의
 고

사
상

이
 

은
 나

무

 
 ◦

 
과

실
 

생
산

량
 

 
품

질
이

 낮
은

 밤
나

무

 
2

. 
수

형
조

 
방

법

 
 ◦

 
수

 
울

폐
도

가
 

심
한

 
경

우
는

 
간

벌
작

업
과

 
병

행
하

여
 

수
형

 
조

을
 

한
 정

지
정

을
 실

시
하

고
, 

울
폐

되
지

 않
을

 경
우

 바
로

 수
형

조
을

 

한
 정

지
정

을
 실

시

 
 ◦

 
가

지
의

 
발

달
이

 
양

호
한

 
경

우
에

는
 

1
회

(1
년

차
)에

 
단

간
을

 
해

주
어

 

수
형

을
 

조
하

는
 

방
법

과
 

주
지

의
 

발
달

이
 

불
량

한
 

곳
에

서
는

 
2

～

3
년

에
 

걸
쳐

 
연

차
으

로
 

수
고

 
 수

의
 

높
이

를
 

임

 
 ◦

 
간

벌
을

 실
시

하
지

 
않

고
 

수
형

을
 조

하
는

 
방

법

 
  

 
<

1
년

차
(1

회
)에

 수
형

조
을

 
완

료
>

 
  

 
 -

 수
내

부
의

 가
지

 발
달

이
 양

호
한

 
밤

나
무

림
을

 
상

으
로

 실
시

 
  

 
 -

 
원

칙
으

로
 간

벌
을

 
실

시
하

지
 않

지
만

 병
해

충
 피

해
목

 
 형

질
 

불
량

목
은

 제
거

 
  

 
 -

 
지

상
 

7
0

～
8

0
㎝

 
높

이
에

 
주

지
 

2
～

3
개

를
 

남
기

고
, 

수
간

을
 

단
간

하
여

 
수

고
를

 
축

소
시

키
고

 
주

에
 

있
는

 
나

무
와

 
일

정
한

 
수



-
 
2
5
5
 -

간
격

이
 

유
지

될
 

수
 

있
도

록
 

주
지

 
 

측
지

를
 

일
정

한
 

길
이

에
서

 

단
하

여
 

수
폭

을
 축

소

  
  

 
-

 
최

종
으

로
 

수
고

는
 

4
.0

m
내

외
로

, 
낙

엽
시

기
에

 
인

한
 

나
무

와
 

수
이

 0
.7

m
이

상
 유

지
되

도
록

 조
정

  
 

 <
간

벌
을

 하
지

 않
고

 1
～

3년
간

 연
차

으
로

 수
형

조
을

 하
는

 경
우

>

  
  

 
-

 
수

고
가

 비
교

 높
고

, 
수

내
부

의
 가

지
 발

달
이

 불
량

한
 

밤
나

무

림
을

 
상

으
로

 실
시

  
  

 
-

 
원

칙
으

로
 

간
벌

을
 

실
시

하
지

 
않

지
만

 
병

해
충

 
피

해
목

 
 

형
질

불
량

목
은

 제
거

  
  

 
-

 
1

년
차

 
정

지
정

  
  

 
 ㆍ

 
나

무
의

 
상

태
와

 
수

간
에

서
의

 
가

지
발

달
을

 
고

려
하

여
 

수
간

, 
즉

 

기
를

 
단

하
여

 
수

고
를

 일
정

한
 높

이
에

서
 축

소

  
  

 
 ㆍ

 
수

모
양

을
 고

려
하

여
 주

지
 2

～
3개

를
 남

기
고

 나
머

지
는

 제
거

  
  

 
 ㆍ

 
아

주
지

 
 

측
지

발
달

을
 

고
려

하
여

 
일

정
한

 
길

이
에

서
 

주
지

를
 

단
하

여
 

수
폭

 축
소

  
  

 
-

 
2

년
차

 
정

지
정

  
  

 
 ㆍ

 
1년

차
 정

지
정

 후
 수

간
, 

주
지

, 
아

주
지

로
부

터
 발

생
한

 맹
아

지
 

상
태

를
 고

려
하

여
 필

요
한

 높
이

에
서

 수
간

을
 재

 
단

  
  

 
 ㆍ

 
수

고
와

 
수

폭
 

유
지

에
 

필
요

할
 

경
우

 
일

정
한

 
길

이
에

서
 

주
지

 

 아
주

지
를

 재
 

단
하

여
 수

고
 

 수
폭

 축
소

  
  

 
 ㆍ

 
수

고
 

4
m

내
외

, 
주

나
무

와
 수

간
격

 0
.7

m
을

 
유

지
함

  
  

 
-

 
3

년
차

 
정

지
정

  
  

 
 ㆍ

 
2

년
차

 
수

형
유

도
 

후
에

도
 

수
고

의
 

높
이

를
 

4
m

 
내

외
 

유
지

가
 

곤
란

할
 경

우
 2

년
차

에
서

와
 같

은
 방

법
으

로
 

실
시

  
  

 
-

 
수

형
조

이
 

완
료

된
 이

후
 정

지
정

  
  

 
 ㆍ

 
기

 
 가

지
를

 
잘

라
내

는
 

단
정

 
  

 
  

ㆍ
 수

고
 4

.0
m

내
외

와
 낙

엽
기

에
 수

간
격

이
 0

.7
m

이
상

유
지

 
  

 
  

ㆍ
 수

 
유

면
 

1
㎡

당
 

6～
8

개
의

 결
과

모
지

를
 남

김

 
  

 
 -

 
수

고
재

배
시

 유
의

사
항

 
  

 
  

ㆍ
 

강
한

 
정

지
정

을
 

실
행

 
시

 
수

간
에

 
상

처
가

 
많

아
져

 
병

해
충

 

발
생

원
이

 
되

기
 

쉬
우

므
로

 
단

 
 

상
처

부
에

는
 

반
드

시
 

발
코

드
(톱

신
도

포
제

) 
등

을
 발

라
주

어
 

융
합

 
진

 
3

. 
단

비
 

: 
｢

붙
임
｣

을
 참

조
하

여
 

지
실

정
에

 
맞

게
 

조
정

하
여

 실
행

 
4

. 
행

정
사

항

 
 ◦

 
밤

나
무

 간
벌

 
 정

지
정

 사
업

계
획

 보
고

 :
 사

업
연

도
 2

월
말

까
지

 
 ◦

 
밤

나
무

 간
벌

 
 정

지
정

 사
업

실
 보

고
 :

 익
년

도
 1

월
 2

0일
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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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단
비

표

(단
 

: 
인

)

구
 분

간
  

벌
정

지
정

(
수

고
 유

도
)

공
 정

비
 고

공
 정

비
 고

 1
. 

노
 무

 비

  
가

. 
간

노
무

비
 0

.8
 직

노
무

비
의

 5
%

  
1

.0
5

 직
노

무
비

의
 5

%

  
나

. 
직

노
무

비

  
ㆍ

 일
반

인
부

  
ㆍ

 
기

술
인

부

15
.5

15
.5

2
1.

0

1
3.

7

 7
.3

 2
. 

자
 재

 

  
가

. 
휘

발
유

5.
6
ℓ

 1
/1

일
 5

.6
ℓ

  
나

. 
오

  
일

2.
3
ℓ

 1
/1

일
 2

.3
ℓ

  
다

. 
유

합
도

포
재

0.
5ℓ

 발
코

트
 등

 3
. 

경
  

 비

  
가

. 
산

재
보

험
료

 0
.0

21
 노

무
비

의
 2

.1
%

 0
.0

2
1

 노
무

비
의

 2
.1

%

  
나

. 
수

수
료

0.
07

 노
무

비
의

 7
.0

%
0

.0
7

 노
무

비
의

 7
.0

%

 4
. 

부
 

 비
0.

02
 사

업
비

의
 2

.0
%

0
.0

2
 사

업
비

의
 2

.0
%

※
 

일
반

인
부

는
 

산
림

시
책

단
가

를
 

용
하

고
 

기
술

인
부

는
 

건
설

품
셈

노
임

단
가

(특
별

인
부

)를
 

용
하

되
 

필
요

한
 

경
우

 
지

실
정

에
 

맞
게

 
단

비
를

 
조

정
하

여
 

실
행

〈
붙

임
 2

〉

밤
나

무
 

간
벌

 
 정

지
정

 사
업

계
획

□
 시

ㆍ
도

별
 :

 
(단

 :
 

㏊
, 

천
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계

간
  

  
벌

정
지

정

밤
나

무
 

간
벌

 
 정

지
정

 사
업

실

□
 시

ㆍ
도

별
 :

 

(단
 

: 
h

a
, 

천
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실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계
획

실
비

율
계

획
실

계
획

실
계

획
실

계

간
  

 벌

정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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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산
성

화
된

 
수

실
류

 
재

배
임

지
를

 
상

으
로

 
토

양
개

량
제

를
 

이
용

하
여

 토
양

산
도

를
 개

량
(p

H
 

4
.7

 
→
 p

H
 

5
.5

)

 ※
 (

수
실

류
) 

밤
, 

감
, 

호
두

, 
추

, 
은

행
, 

머
루

, 
다

래
, 

복
분

자
, 

산
딸

기
, 

석
류

 등

1
. 

추
진

방
침

 ◦
 

지
자

체
 

여
건

에
 

맞
도

록
 

연
차

별
 

계
획

에
 

따
라

 
추

진
하

되
 

효
과

 
극

화
를

 

하
여

 
수

실
류

별
 

주
산

단
지

 
주

로
 우

선
 

선
정

․
실

시

 ◦
 토

양
개

량
제

인
 

입
상

소
석

회
를

 살
포

하
여

 토
양

산
도

를
 

개
량

 ◦
 산

성
화

방
지

를
 

하
여

 화
학

비
료

 
신

에
 유

기
질

 
비

료
 시

비

 ◦
 토

양
개

량
제

 살
포

요
령

 
수

로
 효

과
 극

화

2
. 

추
진

단
가

 ◦
 밤

 :
 

㏊
당

 총
사

업
비

 5
0

4
천

원

 ◦
 밤

 이
외

 수
실

류
 7

56
천

원
(밤

의
 1

.5
배

)

3
. 

추
진

요
령

 ◦
 

상
지

 
선

정

  
 -

 
수

실
류

별
 

주
산

단
지

 
 

토
양

개
량

이
 

시
히

 
요

구
되

는
 

토
양

산
도

 
p

H
 

5.
0이

하
 

지
역

을
 

선
정

하
되

, 
상

수
원

오
염

방
지

를
 

하
여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의
 

수
계

지
역

은
 제

외

 ◦
 살

포
시

기
 :

 
농

한
기

 등
 지

역
실

정
에

 
맞

게
 살

포

 ◦
 석

회
공

  
 -

 
시

․
군

별
로

 자
체

실
정

에
 맞

게
 

공
계

획
을

 수
립

시
행

  
 -

 
석

회
는

 입
상

소
석

회
(마

그
네

슘
 함

유
)를

 사
용

  
  
※
 

토
양

개
량

제
의

 
살

포
 

시
기

는
 

지
방

의
 

기
후

 
등

 
조

건
에

 
맞

추
어

 
실

시
하

며
, 

기
비

(基
肥

, 
거

름
)와

 동
시

에
 살

포
하

여
도

 무
방

함
.

 
◦
 

살
포

방
법

 
  

-
 

경
사

가
 

하
여

 유
실

 등
의

 우
려

가
 있

는
 곳

은
 밤

나
무

 주
에

 1
0㎝

길
이

의
 

골
을

 
고

 석
회

살
포

 후
 흙

으
로

 
덮

어
주

어
 

유
실

을
 방

지

 
  

-
 

경
사

가
 

완
만

하
여

 
유

실
 

등
의

 
우

려
가

 
없

는
 

곳
은

 
살

포
 

후
 

토
양

개
량

제
가

 

유
실

되
지

 
않

고
 

토
양

 
속

으
로

 
용

해
되

어
 

들
어

 
갈

 
수

 
있

도
록

 
낙

엽
과

 
겉

흙

으
로

 피
복

함

  
  
※
 지

형
조

건
과

 노
동

력
 등

 지
역

실
정

에
 따

라
 알

맞
은

 방
법

을
 

용

 
◦
 

석
회

 살
포

량
(토

양
산

도
 p

H
 

4.
7 
→

 p
H

 
5.

5로
 교

정
하

고
자

 
할

 
때

)

 
  

-
 토

성
 

사
토

, 
부

식
함

량
 

5%
미

만
 :

 ㏊
당

 0
.9

톤

 
  

-
 토

성
 

사
양

토
, 

부
식

함
량

 5
%

미
만

 
: 

㏊
당

 
1.

8톤

 
  

-
 토

성
 

양
토

, 
부

식
함

량
 

5%
미

만
 :

 ㏊
당

 2
.7

톤

  
  
※
 

석
회

살
포

량
은

 
토

양
산

도
 

등
을

 
고

려
하

여
 

지
역

실
정

에
 

맞
게

 
살

포
량

을
 

조
정

하
여

 

실
행

하
되

, 
상

수
원

오
염

 
우

려
지

역
과

 
토

양
조

건
을

 
정

하
기

 어
려

운
 

지
역

은
 

토
양

개
량

제
 살

포
 

에
 기

술
 지

도
를

 받
아

 실
시

  
  
※
 석

회
살

포
량

 산
정

 방
법

 :
 
｢

붙
임

｣ 
참

조

 
◦
 

붕
소

는
 

석
회

와
 

길
항

작
용

이
 

있
어

 
석

회
를

 
살

포
하

면
 

붕
소

 
결

핍
증

상
이

 

나
타

날
 

가
능

성
이

 
있

으
므

로
 

붕
소

결
핍

이
 

상
되

는
 

지
역

에
서

는
 

문
가

의
 

기
술

 지
도

를
 받

아
 ㏊

당
 

30
㎏

의
 붕

소
 

살
포



-
 
2
5
8
 -

〈
붙

임
 1

〉

□
 석

회
질

 비
료

 시
용

 
기

(단
: 

㎏
)

구
분

부
식

함
량

(%
)

5
%

 미
만

5∼
1

0%
10
∼

2
0%

20
%

이
상

사
  

토
56

11
3

1
50

∼
2

25

사
양

토
1

13
16

9
2

25
∼

3
00

양
  

토
1

69
22

5
3

00
∼

3
75

식
양

토
2

25
28

1
3

75
∼

4
50

식
  

토
2

81
33

8
4

50
∼

5
25

부
식

토
4

50
∼

7
50

 
※
 

토
양

깊
이

 
10

㎝
까

지
 

10
a

의
 p

H
 1

 
변

화
시

키
는

데
 필

요
한

 
석

회
량

□
 석

회
 

소
요

량
 계

산
식

 
 

제

  
(가

) 
계

산
식

 :
 C

×
(A

-
B

)×
D

/1
0

  
  

 
C

 :
 

p
H

를
 

1단
 

변
화

시
키

는
데

 필
요

한
 석

회
량

  
  

 
A

 
: 

개
량

하
고

자
 

하
는

 p
H

  
  

 
B

 :
 

개
량

 p
H

  
  

 
D

 
: 

개
량

하
고

자
 

하
는

 토
양

 깊
이

  
(나

) 
 

1

  
  

 
토

양
을

 
분

석
한

 
결

과
 

p
H

가
 

4.
7,

 
토

성
이

 
양

토
, 

부
식

함
양

이
 

5%
미

만
인

 

토
양

을
 토

심
 

2
0

㎝
까

지
 

p
H

 5
.5

로
 교

정
하

고
자

 할
 때

 석
회

소
요

량
은

?

  
  

 
16

9
×

(5
.5

-
4

.7
)×

2
0

/1
0

 =
 2

7
0

.4
㎏

/1
0

a
(2

,7
0

4
㎏

/㏊
)

  
(다

) 
 

2

  
  

 
p

H
가

 
4.

7,
 

토
성

이
 

사
양

토
, 

부
식

함
양

이
 

5
%

미
만

인
 

토
양

을
 

토
심

 
2

0㎝

까
지

 p
H

 
5.

5로
 교

정
하

고
자

 
할

 
때

 
석

회
소

요
량

은
?

  
  

 
11

3
×

(5
.5

-
4

.7
)×

2
0

/1
0

 =
 1

8
0

.8
㎏

/1
0

a
(1

,8
0

8
㎏

/㏊
)

  
  
※

 산
림

토
양

의
 개

량
은

 최
소

한
 

토
심

 2
0㎝

까
지

는
 실

행
하

여
야

 
함

□
 사

업
목

 
◦
 

조
경

수
 

재
배

지
의

 
정

시
설

 
지

원
으

로
 

가
뭄

 
등

 
한

해
(旱

害
) 

극
복

을
 

통
한

 

생
산

성
 향

상
 

 임
가

 
소

득
증

 
도

모

□
 추

진
방

침

 
◦
 

조
경

수
 생

산
포

지
의

 기
반

시
설

 지
원

으
로

 임
가

의
 안

정
인

 생
산

체
계

 구
축

 
◦
 

우
량

 
상

자
원

 
생

산
성

 
제

고
를

 
통

한
 

경
쟁

력
 

강
화

 
 

기
계

화
 

진
으

로
 

상
자

원
산

업
의

 선
진

화
 도

모

 
◦
 

’0
6년

부
터

 지
자

체
에

서
 선

정
한

 일
반

생
산

자
 

 법
인

경
체

로
 지

원
 범

 확

□
 지

원
 사

업
계

획

 
◦
 

사
업

내
용

 
: 

조
경

수
 생

산
포

지
 

정
시

설
 지

원

 
◦
 

지
원

한
도

 
: 

총
사

업
비

 2
0

,0
0

0
천

원
/개

소

 
◦
 

보
조

비
율

 
: 

국
고

 
20

%
, 

지
방

비
 

20
%

, 
융

자
 2

0
%

, 
자

부
담

 4
0

%

 
◦
 

사
업

주
 

기
 :

 
시

․
군

․
구

 산
림

부
서

□
 추

진
요

령

 ◦
 지

원
상

자
 

선
정

 
  

 
-

 
정

시
설

이
 

되
어

 
있

지
 

않
은

 
조

경
수

 
생

산
자

 
 

면
 

자
가

 
포

지
를

 

소
유

하
고

 조
경

수
 

묘
목

․
이

식
수

목
을

 많
이

 생
산

하
는

 자

 
  

 
-

 기
타

 사
업

주
 기

에
서

 자
체

 우
선

순
 요

건
을

 정
하

여
 

상
자

를
 선

정

 
◦
 

상
자

 선
정

시
 고

려
할

 
사

항

 
  

 
-

 사
업

경
 

 종
사

여
부

, 
사

업
실

(경
면

, 
생

산
량

 등
)

 
  

 
-

 자
부

담
 

능
력

 
 사

후
 장

비
 

활
용

․
운

 능
력

 
  

 
-

 시
설

장
비

의
 

리
 

능
력

 등

 
◦
 

지
원

사
업

 
범

 
: 

정
개

발
비

(
형

),
 

기
시

설
비

, 
배

시
설

, 
정

보
호

시
설

 

등
 

정
시

설
에

 
직

으
로

 
소

요
되

는
 

일
체

의
 

사
업

비
 

기
(개

소
당

 2
0

,0
0

0
천

원
)



-
 
2
5
9
 -

  
  

-
 

시
설

규
모

(
형

정
) 

기
 

: 
1일

 양
수

량
 3

0T
이

상
, 

굴
착

심
도

 1
00

m
내

외
, 

수
모

터
 3

H
P

이
상

, 
굴

착
구

경
 

1
5

0
㎜

이
상

  
  
※
 사

업
자

의
 사

업
계

획
에

 따
라

 
정

규
격

 
 시

설
구

성
 등

 조
정

 가
능

 ◦
 지

원
방

법

  
  

-
 

자
지

원
 

신
청

자
의

 
사

업
계

획
 

검
토

 
후

 
자

체
 

사
업

상
자

 
선

정
 

우
선

순
 

요
건

에
 

따
라

 
지

원
상

자
를

 
선

정
하

고
, 

사
업

확
정

시
 

신
청

자
에

게
 

지
원

 확
정

사
항

 통
보

  
  

-
 

시
설

장
비

 
선

정
, 

시
설

 
규

모
(양

수
량

) 
등

은
 

상
기

 
지

원
 

사
업

범
 

기

으
로

 
지

원
함

을
 

원
칙

으
로

 
하

되
,

  
  

-
 

지
 

사
업

자
의

 
사

업
규

모
, 

경
여

건
, 

시
설

사
업

비
 

변
동

 
등

 
사

업
자

의
 

사
업

계
획

에
 따

라
 사

업
주

기
의

 타
당

성
 검

토
 후

 사
업

산
 

 사
업

량
 

범
 

내
에

서
 

정
기

종
, 

규
격

 
 부

속
장

비
 등

 조
정

 
지

원
 가

능

  
  

-
 

사
업

비
 

집
행

은
 

자
부

담
을

 
우

선
 

집
행

하
여

야
 

하
며

, 
보

조
 

집
행

이
 

완
료

된
 때

에
는

 보
조

사
업

에
 소

요
된

 경
비

를
 재

원
별

로
 명

확
히

 한
 계

산
서

 

등
 증

빙
서

류
 첨

부
하

여
 사

업
주

기
에

 보
조

사
업

 정
산

신
청

 
 정

산
 확

정

 ◦
 사

후
리

  
  

-
 
｢보

조
의

 
리

에
 

한
 

법
률

｣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제

76
조

의
 규

정
에

 
따

라
 사

후
리

(5
년

)를
 

하
여

야
 함

  
  

-
 

지
원

자
의

 명
부

, 
시

설
완

료
내

역
, 

정
시

설
 활

용
 

 사
후

리
 등

을
 기

재
한

 

사
후

리
장

 
비

치

□
 기

타
사

항

 ◦
 

기
타

 
세

부
사

항
은

 
｢보

조
의

 
리

에
 

한
 

법
률
｣

,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시

행
지

침
서
｣ 

등
 

련
법

규
에

 

의
함

□
 사

업
목

 
 o

 단
기

간
에

 규
격

화
된

 우
량

 조
경

수
 

량
 생

산
․

공
기

반
 구

축

 
 o

 조
경

수
 

시
장

수
요

 
응

 
 임

가
의

 
소

득
 증

□
 추

진
방

침

 
 o

 조
경

수
의

 노
지

재
배

 시
스

템
을

 시
설

재
배

 시
스

템
으

로
 

환
 유

도
하

기
 

해
 

시
범

으
로

 지
원

 
 o

 
‘컨

테
이

 재
배

시
설

(비
닐

하
우

스
, 

수
·시

비
시

설
, 

컨
테

이
, 

지
주

 등
)’

을
 

이
용

하
여

 
조

경
수

를
 

재
배

하
는

 
시

설
 기

반
을

 
지

원

□
 지

원
 사

업
내

용
 *

 
산

림
작

물
생

산
단

지
 조

성
사

업
으

로
 

지
원

구
분

조
경

수
 컨

테
이

 재
배

시
설

 지
원

사
업

공
모

사
업

소
액

사
업

사
업

주
지

방
자

치
단

체
지

방
자

치
단

체

지
원 상

조
경

수
 재

배
 

련
 사

업
자

등
록

을
 하

여
 조

경
업

에
 종

사
하

는
 자

로
서

,
아

래
의

 지
원

자
격

 
 하

나
를

 충
족

하
는

 자

지
원

자
격

임
업

후
계

자
, 

독
림

가
, 

신
지

식
농

업
인

(임
업

분
야

),
 생

산
자

단
체

임
업

인
 등

, 
생

산
자

단
체

보
조

비
율

국
고

 4
0

%
, 

지
방

비
 2

0
%

, 
융

자
 -

, 
자

부
담

 4
0%

국
고

 2
0%

, 
지

방
비

 3
0%

, 
융

자
 3

0
, 

자
부

담
 2

0%

지
원

한
도

(총
사

업
비

기
)

(노
지

재
배

) 
1
∼

5억
원

 이
내

(시
설

재
배

) 
2
∼

10
억

원
 이

내
1억

원
 미

만

* 
단

, 
컨

테
이

는
 3

0백
만

원
/h

a까
지

 지
원

(기
반

시
설

을
 

이
미

 
갖

추
고

 
있

는
 

경
우

 
단

일
품

목
으

로
도

 
지

원
 가

능
)

 -
 

사
업

지
 

규
모

, 
컨

테
이

 
배

치
 

계
획

 
등

을
 

통
해

 
사

업
계

획
에

 
따

른
 

정
 

컨
테

이
 

소
요

량
 

검
토

 -
 컨

테
이

를
 

지
원

받
은

 
사

업
지

는
 

공
 후

 3
년

간
 컨

테
이

 지
원

 제
한

(旣
지

원
 

사
업

지
 

외
에

 
사

업
 

확
장

 
등

에
 

따
른

 
‘재

배
시

설
’은

 
별

도
 

사
업

으
로

 
검

토
)

* 
설

계
･ 감

리
비

(5
%

 
이

내
),

 기
반

 
조

성
비

(4
5

%
 

이
상

),
 

식
재

인
건

비
(1

0%
 

이
내

),
 

종
자

․
묘

목
구

입
비

(3
0

%
 

이
내

),
 

기
타

 
부

비
(1

0
%

 이
내

) 
등

으
로

 구
성

* 
단

, 
컨

테
이

는
 3

0백
만

원
/h

a까
지

 지
원

(컨
테

이
 

구
입

비
는

 
기

반
조

성
비

에
 

포
함

시
켜

 
검

토
)

 -
 

사
업

지
 

규
모

, 
컨

테
이

 
배

치
 

계
획

 
등

을
 

통
해

 
사

업
계

획
에

 
따

른
 

정
 

컨
테

이
 

소
요

량
 

검
토

사
업

단
가

사
업

계
획

에
 의

한
 실

소
요

액
 기

으
로

 하
되

 조
달

단
가

 
는

 2
개

 이
상

 견
을

 
받

아
 낮

은
 단

가
 

용
(조

달
 단

가
 우

선
 

용
)

기
타

공
모

사
업

 지
원

조
건

 :
 (

노
지

) 
10

,0
00

㎡
/개

소
 이

상
 /

 (
시

설
) 

1,
00

0㎡
/개

소
 이

상
 *

 세
부

사
항

은
 산

림
소

득
분

야
 공

모
사

업
 

련
 공

고
 확

인



-
 
2
6
0
 -

□
 

지
원

 자
격

 
 범

  
o

 지
원

 
자

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
업

인
 

등
* 

개
인

에
 

한
함

임
업

인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2조

에
 의

한
 임

업
인

임
업

후
계

자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제
3조

에
 

의
한

 

임
업

후
계

자
 

독
림

가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3조

에
 의

한
 독

림
가

신
지

식
농

업
인

(임
업

분
야

)
｢신

지
식

농
업

인
 운

규
정
｣에

 따
라

 선
발

된
 신

지
식

농
업

인
(임

업
분

야
)

생
산

자
단

체
｢ 농

업
․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
4조

에
 따

른
 생

산
자

단
체

(
농

조
합

법
인

, 
농

업
회

사
법

인
, 

산
림

조
합

 등
)

  
  

* 
세

부
 

지
원

요
건

은
 산

림
소

득
분

야
 

사
업

시
행

지
침

의
 

공
통

사
항

 
참

고

  
o

 지
원

상
자

 
선

정
 요

건

  
 -

 컨
테

이
를

 이
용

하
여

 
조

경
수

를
 생

산
할

 
수

 있
는

 자

  
  

· 
비

닐
하

우
스

 
는

 노
지

에
서

 
목

 형
태

의
 조

경
수

를
 컨

테
이

로
 생

산

  
  

· 
노

지
에

서
 교

목
 형

태
의

 조
경

수
를

 컨
테

이
로

 생
산

  
 -

 컨
테

이
 생

산
이

력
 

리
가

 가
능

하
여

 생
산

통
계

를
 

리
할

 수
 있

는
 자

  
 -

 자
부

담
 능

력
 

 자
체

으
로

 추
가

 시
설

 부
담

능
력

이
 있

는
 자

  
 -

 재
배

시
설

(시
비

 
 

수
) 

리
 능

력
 등

이
 있

는
 자

  
 -

 사
업

주
부

서
에

서
 자

체
 우

선
순

 요
건

을
 정

하
여

 
상

자
를

 선
정

 가
능

  
o

 지
원

범

  
 -

 
컨

테
이

 
재

배
시

설
(비

닐
하

우
스

, 
수

·시
비

시
설

, 
컨

테
이

, 
노

지
 

피
복

, 
지

주
 등

) 
기

반
 조

성
에

 
소

요
되

는
 사

업
비

∙
 

목
 생

산
 :

 비
닐

하
우

스
, 

수
·시

비
시

설
, 

컨
테

이
 등

∙
 교

목
 생

산
 :

 노
지

 피
복

, 
수

·시
비

시
설

, 
컨

테
이

, 
지

주
 등

□
 주

요
 시

설

 
 o

 비
닐

하
우

스

 
  

-
 

폭
설

, 
강

풍
 

등
 

자
연

재
해

에
도

 
잘

 
견

디
는

 
내

재
해

형
 

비
닐

하
우

스
 

규
격

시
설

 
  

 
 *

 
｢원

특
작

시
설

 내
재

해
형

 규
격

설
계

도
 

 시
방

서
(농

진
흥

청
 고

시
)｣
 참

고

 
  

-
 반

드
시

 S
P

V
H

S
(비

닐
하

우
스

 구
조

용
 

이
) 

마
크

가
 있

는
 

이
 사

용

 
  

 
 *

 
’1

7
년

부
터

는
 내

재
해

시
설

이
 

아
닌

 비
닐

하
우

스
는

 
폭

설
이

나
 

강
풍

 

피
해

가
 발

생
하

더
라

도
 피

해
농

가
가

 
 지

원
을

 받
을

 수
 없

으
므

로
 

비
닐

하
우

스
 신

규
 설

치
 시

 반
드

시
 내

재
해

형
 기

에
 맞

게
 설

치

 
 o

 
수

 
 시

비
시

설

 
  

-
 

시
비

시
설

은
 

수
시

설
에

 연
결

하
여

 
수

 시
 수

압
에

 의
하

여
 액

비
가

 

자
동

으
로

 혼
합

하
는

 시
설

을
 권

장
함

 
  

-
 

가
격

이
 

경
제

인
 

반
자

동
시

스
템

 
시

비
시

설
은

 
정

․
견

고
하

여
야

 

하
며

, 
강

제
수

라
인

으
로

 
공

배
과

 
연

결
되

어
 

있
고

 
기

기
가

 

고
장

이
 나

더
라

도
 

물
만

 
공

할
 수

 
있

어
야

 함
.

〈
 자

동
조

 양
액

 시
비

기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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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컨
테

이

  
 -

 
조

경
수

 재
배

용
으

로
 개

발
된

 용
기

로
 

뿌
리

돌
림

 
상

 방
지

는
 

물
론

 

세
근

발
달

을
 

진
할

 수
 

있
는

 
컨

테
이

이
어

야
 함

.

  
  

 
①

 공
기

단
근

, 
수

분
배

출
 

 
측

면
 

뿌
리

 
유

도
용

 개
구

선

  
  

 
②

 뿌
리

발
달

 
진

용
 개

구
선

  
  

 
③

 용
기

내
부

와
 지

면
분

리
용

 턱

  
  

 
④

 비
이

상
인

 측
면

 뿌
리

방
지

선

  
  

 
⑤

 최
하

단
부

 뿌
리

 유
도

선

〈
 주

요
 

가
로

수
의

 
생

육
 단

계
별

 
컨

테
이

 
국

내
 규

격
(

시
) 

>

용
  

기
조

경
수

 규
격

국
가

별
 컨

테
이

 규
격

(ℓ
)

비
고

수
고

(m
)

근
원

경
(c

m
)

미
국

캐
나

다
일

본
국

내
(안

)

라
스

틱
, 

부
직

포
 등

1∼
2

1∼
2

3
.8

3
.8

3 
내

외
4

2∼
3

2
.5
∼

4
1

1
.4

1
1

.4
1

2
 내

외
1

2

3∼
4

4∼
6

2
6

.5
∼

5
6.

8

2
6

.5
∼

56
.8

-
5

0∼
60

4∼
5

6
∼

8
11

3
.6

11
3.

6
-

10
0

 이
상

  
o

 용
기

받
침

(필
요

 시
)

  
 -

 
용

기
받

침
는

 용
기

 내
에

서
 자

란
 뿌

리
가

 공
기

단
근

이
 자

연
스

럽
게

 

이
루

어
지

도
록

 
설

계
되

어
야

 
하

며
, 

받
침

의
 

바
닥

은
 

물
이

 
고

이
지

 

않
게

 배
수

가
 

잘
되

어
야

 하
고

 공
기

의
 

유
동

이
 자

연
스

러
워

야
 함

.

  
 -

 
라

스
틱

 팔
트

의
 경

우
 칸

살
 두

께
를

 7
㎜

(최
 9

㎜
)로

 최
소

화
함

으
로

써
 받

침
로

 인
한

 뿌
리

돌
림

 
상

을
 방

지
할

 수
 있

어
야

 함
.

□
 지

원
 

 사
후

리

 
 o

 사
업

자
 

선
정

 
  

-
 

신
청

자
는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계

획
서

, 
지

원
자

격
 

증
빙

서
류

 
등

을
 

지
자

체
에

 
제

출

 
  

-
 

지
자

체
는

 
신

청
자

의
 

지
원

자
격

 
 

사
업

계
획

을
 

검
토

한
 

후
 

사
업

상
자

 
선

정
 

우
선

순
 

요
건

에
 

따
라

 
지

원
상

자
를

 
선

정
하

고
, 

사
업

 확
정

 시
 

사
업

자
에

게
 

지
원

 
확

정
사

항
을

 
통

보

 
 o

 보
조

 
집

행

 
  

-
 

사
업

자
는

 보
조

 
용

통
장

을
 개

설
하

여
 보

조
을

 구
분

 계
리

해
야

 

하
고

, 
보

조
의

 
집

행
(교

부
, 

지
출

 
등

)과
 

련
된

 
사

항
은

 
e-

나
라

도
움

을
 이

용
하

여
 

치
형

으
로

 
리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함

 
  

 
 *

 
사

업
비

 집
행

에
 따

른
 계

약
서

, 
자

세
계

산
서

 등
 증

빙
서

류
 확

인
 철

 
  

 
 *

 
비

치
형

으
로

 
리

할
 경

우
 자

부
담

을
 우

선
 집

행
하

여
야

 하
며

, 
보

조
 

집
행

이
 완

료
된

 때
에

는
 

장
 사

진
첩

(
･

･후
) 

 사
업

비
 집

행
에

 따
른

 

증
빙

서
류

 등
을

 첨
부

하
여

 사
업

주
기

에
 제

출
하

고
 보

조
 정

산
 확

정

 
 o

 사
후

리

 
  

-
 
｢

보
조

의
 

리
에

 
한

 법
률
｣ 

제
35

조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제
76

조
, 

보
조

 교
부

조
건

 등
 

련
 규

정
에

 따
라

 

사
후

리
 기

간
을

 정
하

여
 운

하
며

, 
사

업
주

기
의

 승
인

 없
이

 목
 

외
 사

용
, 

양
도

, 
교

환
, 

여
, 

담
보

의
 제

공
에

 해
당

하
는

 행
를

 제
한

함

 
  

 
 *

 
(

시
) 

비
닐

하
우

스
의

 경
우

 사
후

리
기

간
 1

0
년

 
  

-
 

사
후

리
장

(지
원

자
 

명
부

, 
시

설
완

료
내

역
, 

재
배

시
설

 
활

용
 

등
 

기
재

) 
 

조
경

수
 

생
산

․
출

하
 

리
장

 
비

치
(컨

테
이

 
재

배
시

설
 

련
 /

 
붙

임
 

참
고

)

 
 o

 기
타

사
항

 
  

-
 

이
 

외
의

 
사

항
에

 
하

여
는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 
｢

국
고

보
조

 
통

합
리

지
침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등
 

련
 법

규
에

 
따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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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컨
테

이
 재

배
시

설
을

 이
용

한
 조

경
수

 생
산
･출

하
 

리
장

(
시

)

수
종

식
 

 재
출

  
하

식
재

시
기

(년
-

월
-

일
)

규
 격

(H
×

W
×

R
)

식
재

량

(주
)

출
하

시
기

(년
-

월
-

일
)

규
 격

(H
×

W
×

R
)

출
하

량

(주
)

출
하

가
격

(원
/주

)

□
 목

 

 ◦
 

계
속

된
 연

작
으

로
 지

력
이

 약
화

된
 

상
수

 등
 재

배
포

지
 토

양
의

 물
리

성
 

 

화
학

성
을

 
개

량
하

고
 

산
성

화
된

 
토

양
의

 
산

도
를

 
교

정
하

여
 

우
량

한
 

상
수

 

생
산

을
 추

진

□
 추

진
방

침

 
◦
 

토
양

개
량

제
인

 목
탄

을
 사

용
하

여
 토

양
 물

리
성

 
 화

학
성

 
개

량

 
◦
 

입
상

석
회

를
 사

용
하

여
 산

성
토

양
의

 토
양

산
도

 조

 
◦
 

토
양

개
량

제
 살

포
요

령
 

수
로

 
토

양
개

량
 

효
과

 극
화

□
 사

업
내

용

 
◦
 

지
원

상
자

 :
 

조
경

수
 

 분
재

 
등

 
상

수
 생

산
자

 
◦
 

㏊
당

 단
비

 :
 4

,7
5

0
천

원

 
  

-
 입

상
석

회
 :

 2
,0

0
0㎏

/㏊
 ×

 2
,5

00
원

/2
0㎏

 =
 2

5
0천

원
/h

a

 
  

-
 목

탄
분

말
 :

 4
,5

0
0㎏

/㏊
 ×

 1
5

,0
0

0원
/1

5
㎏

 
=

 4
,5

0
0천

원
/h

a

□
 추

진
요

령

＜
목

탄
분

말
과

 
입

상
석

회
를

 
함

께
 

지
원

하
는

 경
우

＞

 
◦
 

상
지

 선
정

 
  

-
 토

양
 물

리
성

․
화

학
성

 개
량

 
 토

양
산

도
 교

정
이

 필
요

한
 

상
수

 재
배

포
지

 
◦
 

실
시

요
령

 
  

-
 

토
양

 
물

리
성

 
 

화
학

성
 

개
량

이
 

필
요

한
 

포
지

를
 

상
으

로
 

목
탄

분
말

 

살
포

공
종

을
 

지
원

(4
,5

00
㎏

/㏊
, 

4,
50

0
천

원
)

 
  

-
 

토
양

산
도

 
교

정
은

 
토

양
조

사
 

결
과

 
토

양
산

도
 

p
H

 
5.

5 
이

하
인

 
포

지
를

 
상

으
로

 입
상

석
회

 살
포

공
종

을
 지

원
(2

,0
0

0㎏
/㏊

, 
2

50
천

원
)

  
  
※
 

토
양

산
도

 
교

정
은

 
사

 
문

가
(국

립
산

림
과

학
원

, 
시

․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의

  

기
술

 지
도

를
 받

아
 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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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탄
분

말
만

 
지

원
하

는
 경

우
＞

 ◦
 

상
지

 
선

정

  
 -

 
토

양
산

도
 

교
정

이
 필

요
하

지
 않

은
 

상
수

 재
배

포
지

 ◦
 실

시
요

령

  
 -

 
토

양
 

물
리

성
 

 
화

학
성

 
개

량
이

 
필

요
한

 
포

지
를

 
상

으
로

 
목

탄
분

말
 

살
포

공
종

만
 지

원
(4

,5
0

0
㎏

/㏊
, 

4
,5

0
0

천
원

)

 
□

 살
포

요
령

  
◦
 

살
포

시
기

  
  

-
 목

탄
분

말
 

: 
시

업
 1

0일
 

포
지

 
면

에
 골

고
루

 
살

포
하

고
 경

운
한

 
뒤

 

종
 

는
 

정
식

  
  

-
 입

상
석

회
 :

 시
업

 1
개

월
 

 포
지

 
 

면
에

 골
고

루
 살

포
하

고
 경

운

  
◦
 

살
포

량

  
  

-
 목

탄
분

말
 :

 1
0a

(3
00

평
)당

 4
5

0㎏

  
  

-
 입

상
석

회
 :

 붙
임

 살
포

량
 산

정
방

법
 참

조

  
  

 
ㆍ

 
석

회
살

포
량

 :
 

10
a

당
 9

0
㎏

  
  

  
※
 토

성
 :

 사
토

, 
부

식
함

량
 :

 5
%

미
만

, 
토

양
산

도
 

: 
p

H
 4

.7
→

p
H

 5
.5

교
정

  
  

 
ㆍ

 
석

회
살

포
량

 :
 

10
a

당
 1

8
0㎏

  
  

  
※
 토

성
 :

 사
양

토
, 

부
식

함
량

 :
 5

%
미

만
, 

토
양

산
도

 :
 p

H
 4

.7
→

p
H

 5
.5

교
정

  
  

 
ㆍ

 
석

회
살

포
량

 :
 

10
a

당
 2

7
0㎏

  
  

  
※
 토

성
 :

 양
토

, 
부

식
함

량
 :

 5
%

미
만

, 
토

양
산

도
 

: 
p

H
 4

.7
→

p
H

 5
.5

교
정

□
 토

양
개

량
제

(목
탄

 
 입

상
석

회
) 

공

 ◦
 시

․
도

별
 자

체
실

정
에

 맞
게

 
공

계
획

을
 수

립
하

여
 추

진

〈
참

고
 1

〉

석
회

살
포

량
 

산
정

 
방

법

□
 석

회
질

 
비

료
 시

용
기

(단
 :

 ㎏
)

구
 

 분
부

식
함

량
(%

)

5
%

미
만

5
∼

1
0

%
1

0
∼

2
0

%
2

0
%

이
상

사
 

 토
 5

6
1

1
3

1
5

0
∼

2
2

5

사
양

토
1

1
3

1
6

9
2

2
5
∼

3
0

0

양
 

 토
1

6
9

2
2

5
3

0
0
∼

3
7

5

식
양

토
2

2
5

2
8

1
3

7
5
∼

4
5

0

식
 

 토
2

8
1

3
3

8
4

5
0
∼

5
2

5

부
식

토
4

5
0
∼

7
5

0

 ※
 토

양
깊

이
 1

0
㎝

까
지

 
10

a
의

 
P

H
 1

을
 변

화
시

키
는

데
 필

요
한

 석
회

량
임

□
 석

회
 소

요
량

 계
산

식
 

: 
C

×
(A

-
B

)×
D

/1
0

 
 -

 
C

 :
 

P
H

를
 1

단
 변

화
시

키
는

 
데

 
필

요
한

 석
회

량

 
 -

 
A

 
: 

개
량

하
고

자
 

하
는

 P
H

 
 -

 
B

 :
 

개
량

 P
H

 
 -

 
D

 
: 

개
량

하
고

자
 

하
는

 토
양

의
 

깊
이

) 
토

양
을

 
분

석
한

 
결

과
 

P
H

가
 

4.
7,

 
토

성
이

 
양

토
, 

부
식

함
양

이
 

5%
미

만
인

 

토
양

을
 토

심
 

20
㎝

까
지

 
P

H
 5

.5
로

 
교

정
하

고
자

 할
 때

 석
회

소
요

량
은

?

 
  

 
1

6
9

×
(5

.5
-

4
.7

)×
2

0
/1

0
 =

 2
7

0
.4

k
g

/1
0

a
(2

,7
0

4
k

g
/h

a
당

)

  
  
※
 산

림
토

양
은

 양
토

 
는

 미
사

질
양

토
임



-
 
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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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계
속

된
 

연
작

과
 

화
학

비
료

의
 

과
다

사
용

으
로

 
산

성
화

 
등

 
토

양
의

 
화

학
성

이
 

악
화

되
고

 
있

는
 

잔
디

재
배

지
 

토
양

의
 

물
리

성
 

 
화

학
성

을
 

개
량

하
고

 
토

양
 

내
 유

효
규

산
 함

량
과

 토
양

산
도

를
 교

정
하

여
 고

품
질

 잔
디

 생
산

 
추

진

□
 추

진
방

침

 ◦
 토

양
개

량
제

인
 

규
산

을
 사

용
하

여
 토

양
 

물
리

성
 

 화
학

성
 개

량

 ◦
 규

산
을

 살
포

하
여

 산
성

토
양

의
 토

양
 내

 유
효

규
산

 함
량

 
 토

양
산

도
 조

정

 ◦
 토

양
개

량
제

 규
산

과
 수

용
성

 
규

산
염

 살
포

요
령

 
수

로
 잔

디
 생

육
 

증
진

□
 사

업
내

용

 ◦
 지

원
상

자
 :

 잔
디

 생
산

자

 ◦
 ㏊

당
 단

비
 

: 
1,

15
0

천
원

  
 -

 
입

상
 규

산
질

비
료

(S
iO

2, 
25

%
) 

2,
00

0㎏
/㏊

 ×
 5

,5
00

원
/2

0㎏
 =

 5
50

천
원

/h
a

  
 -

 
수

용
성

 규
산

염
(S

iO
3, 

2.
77

%
, 

액
비

 기
) 

10
,0

00
cc

/㏊
 ×

 3
0,

00
0원

/5
00

cc
 =

 6
00

천
원

/h
a

□
 추

진
요

령

 ◦
 

상
지

 
선

정

  
 -

 
규

산
 

결
핍

(토
양

 
내

 
유

효
규

산
 

1
57

㎎
/㎏

 
이

하
),

 
산

성
(p

H
 

5.
5 

이
하

)화
된

 

잔
디

 
재

배
포

지

 ◦
 실

시
요

령

  
 -

 
토

양
조

사
 

결
과

 
토

양
 

내
 

유
효

규
산

이
 

15
7

㎎
/㎏

 
이

하
 

는
 

토
양

산
도

 

p
H

 5
.5

 
이

하
인

 포
지

를
 

상
으

로
 입

상
 규

산
질

비
료

 
살

포
공

종
을

 지
원

 

 
  

-
 

잔
디

의
 

생
육

 
증

진
과

 
토

양
 

물
리

성
 

 
화

학
성

 
개

량
이

 
필

요
한

 
포

지
를

 

상
으

로
 수

용
성

 
규

산
염

 살
포

공
종

을
 

지
원

 

 
  

 
※
 

토
양

 
내

 
유

효
규

산
 

함
량

과
 

산
도

 교
정

은
 사

 
문

가
(국

립
산

림
과

학
원

, 
시

․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의
  

기
술

 지
도

를
 받

아
 실

시

□
 살

포
요

령

 
◦
 

살
포

시
기

 
  

 
-

 입
상

 규
산

질
 비

료
 :

 신
발

생
시

기
 

(3
∼

4
월

) 
량

시
비

, 
3

년
 1

주
기

  
  

-
 수

용
성

 규
산

염
 :

 
잔

디
생

육
시

기
(5
∼

7월
) 

2회
 살

포
, 

1년
 1

주
기

 
◦
 

살
포

량

 
  

 
-

 입
상

 규
산

질
 비

료
 :

 붙
임

 살
포

량
 산

정
방

법
 참

조

 
  

 
 ㆍ

 입
상

 
규

산
질

 비
료

 
정

 살
포

량
 

: 
10

a
(3

00
평

)당
 

20
0

㎏

 
  

 
-

 수
용

성
 

규
산

염
 :

 1
0a

(3
00

평
)당

 5
0

0c
c 

(1
회

 살
포

량
)

□
 토

양
개

량
제

(규
산

 
 

수
용

성
 규

산
염

) 
공

 
◦
 

시
․

도
별

 
자

체
실

정
에

 맞
게

 공
계

획
을

 
수

립
하

여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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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용
어

의
 

정
의

  
1

. 
송

이
산

(松
茸

山
) 

: 
송

이
가

 발
생

하
는

 산
 

는
 송

이
가

 발
생

하
도

록
 사

업
을

 

하
는

 산

  
  
○

 송
이

 발
생

림
 :

 
재

 송
이

가
 

발
생

하
는

 
산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 
앞

으
로

 송
이

가
 

발
생

될
 가

능
성

이
 있

는
 

산

  
2

. 
송

이
균

환
 :

 버
섯

이
 

실
제

로
 나

는
 

근
거

가
 되

는
 

땅
속

 송
이

균
의

 모
임

  
3

. 
지

(適
地

)
정

 
작

업
 

: 
사

업
 

요
청

지
역

의
 

입
지

조
건

, 
생

태
 

조
건

 
등

을
 

검
하

여
 

사
업

실
행

의
 타

당
성

 
여

부
를

 
정

하
는

 작
업

  
4

. 
작

업
종

  
  
○

 
간

벌
 :

 
숲

의
 

도
조

을
 

하
여

 소
나

무
 

 활
엽

수
를

 제
거

하
는

 작
업

  
  
○

 
가

지
치

기
 

: 
숲

에
 

들
어

오
는

 
빛

의
 

양
 

조
 

 
원

활
한

 
작

업
을

 
하

여
 

역
지

(力
枝

; 
기

에
 버

가
는

 굵
은

 가
지

) 
이

하
의

 가
지

를
 잘

라
내

는
 작

업

  
  
○

 
하

층
식

생
 정

리
 :

 송
이

산
 내

부
에

 자
라

는
 

목
류

(산
철

쭉
, 

쪽
동

백
 등

)나
 

년
도

 작
업

 
후

에
 발

생
한

 
참

나
무

류
 

등
의

 맹
아

를
 

제
거

하
는

 
작

업

  
  
○

 
지

피
물

 
제

거
 

: 
송

이
산

의
 

지
표

면
에

 
쌓

인
 

낙
엽

, 
나

무
가

지
 

등
을

 
제

거

하
는

 
작

업

  
  
○

 
산

물
반

출
 

: 
간

벌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피
물

 
제

거
과

정
에

서
 

나
온

 각
종

 산
물

을
 

상
지

역
 밖

으
로

 
옮

기
는

 작
업

  
  
○

 
수

시
설

 
: 

송
이

산
에

 
수

분
을

 
공

하
기

 
한

 
스

링
클

러
, 

양
수

기
 

등
의

 설
치

작
업

Ⅱ
. 

운
차

 
 1

. 
사

업
추

진
 :

 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에

 
따

름

항
  

목
시

  
  

기
비

  
고

①
 사

업
수

년
 1

.2
0

사
업

자
→

시
ㆍ

군

②
 

산
신

청
년

 3
.3

1
시

ㆍ
군

→
도
→

산
림

청

③
 

산
교

부
1월

 
순

산
림

청
→

도
→

시
ㆍ

군

④
 

장
 조

사
, 

선
정

2월
 
∼
 3

월

⑤
 사

 교
육

*
4월

 
순

 ∼
 하

순
시

ㆍ
군
→

사
업

자

⑥
 사

업
 실

행
5∼

6월
(간

벌
 등

),
 1

1월
(지

피
물

제
거

)
(

수
시

설
은

 7
월

 말
까

지
)

⑦
 검

수
 

 
공

7
∼

8
월

, 
 1

1
월

∼
12

월

  
  

 *
 

교
육

자
료

는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이
 

제
공

하
는

 기
본

자
료

를
 토

로
 시

·군
의

 여
건

에
 

따
라

 편
집

, 
제

작

 
 2

. 
교

육
자

료
의

 
구

성

 
  

 
○
 

송
이

의
 생

리
 

 
생

태
(송

이
 

 
송

이
 발

생
림

의
 특

성
)

 
  

 
○
 

송
이

산
 가

꾸
기

(송
이

산
 

리
의

 
원

리
 

 실
행

방
법

)

 
  

 
○
 

송
이

증
수

 
 

품
질

향
상

(
수

시
설

 설
치

ㆍ
운

방
식

, 
품

질
향

상
 

방
법

)

 
  

 
 ※

 지
역

에
 따

라
 지

역
 여

건
 설

명
 등

 포
함

(
: 

울
진

군
 

상
 교

육
자

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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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
업

실
행

 
원

칙

송
이

산
(松

茸
山

)

지
(適

地
)

정

송
이

 발
생

림
 

 

주
변

송
이

가
 발

생
하

지
 않

는
 산

(가
능

성
단

)

송
이

 발
생

림
발

생
림

 주
변

송
이

발
생

가
능

림
송

이
 발

생
 가

능
성

이
 

낮
은

 산

사
업

 기
간

 결
정

 →
 사

업
실

행
사

업
 불

실
행

[그
림

 1
] 

송
이

산
 가

꾸
기

사
업

 실
행

 흐
름

도
.

 
1

. 
사

업
지

 
정

  
1

) 
지

정
 요

건

  
  
○

 지
 형

 :
 배

수
가

 잘
되

는
 

산
등

성
이

 
부

근
이

 
당

함

  
  

 
  

-
 산

복
(中

腹
) 

부
분

도
 

배
수

가
 잘

되
어

 토
양

이
 

건
조

한
 곳

은
 

가
능

  
  

 
  

-
 통

풍
이

 양
호

하
고

 햇
볕

이
 

잘
 

들
어

서
 비

교
 건

조
한

 
곳

이
 좋

음

  
  

 
  

 
 ※

 
배

수
가

 
잘

되
지

 
않

고
 

수
분

이
 

많
은

 
곳

은
 

송
이

가
 

발
생

할
 

확
률

이
 

낮
음

을
 

감
안

하
여

 
선

정

번
호

구
  

  
  

분
지

형
의

 구
체

인
 모

습
지

정

①
 산

 정
상

 부
근

 토
심

이
 얕

아
서

 소
나

무
 뿌

리
도

 얕
게

 퍼
짐

  
합

②
 산

등
 부

근
 능

선
부

의
 아

래
 부

분
으

로
 건

조
한

 곳
  

합

③
 오

목
한

 지
형

 토
심

이
 비

교
 깊

고
 습

한
 지

형
부

합

④
 계

곡
부

 토
심

이
 깊

고
 하

층
식

생
이

 많
음

부
합

⑤
 산

복
 이

하
 토

심
이

 깊
고

 습
하

여
 하

층
식

생
이

 많
음

부
합

[그
림

 2
] 

사
업

지
 

정
을

 
한

 각
종

 지
형

의
 유

형
.

 
  

 
○

 
임

상
(林

相
)  

: 
소

나
무

가
 주

종
을

 
이

루
고

 있
는

 
숲

이
 가

장
 

당

구
  

  
  

분
숲

의
 구

체
인

 형
태

지
정

발
생

림
발

생

가
능

림

 소
나

무
 지

배
형

 숲
의

 7
0

%
 이

상
을

 
소

나
무

가
 차

지
한

 숲
합

합

활
엽

수
 침

입
형

  

(3
0～

5
0%

)

 상
층

림
은

 소
나

무
가

 주
종

을
 이

루
고

 있
으

나
 

 참
나

무
류

 등
 활

엽
수

가
 침

입
하

여
 혼

효
림

을
 

이
루

고
 있

는
 숲

합
부

합

활
엽

수
 지

배
형

(5
0

%
이

상
)

 소
나

무
가

 쇠
퇴

하
고

 활
엽

수
가

 우
세

한
 임

상
부

합
부

합

 
  

 
○

 
소

나
무

 임
령

(林
齡

) 
: 

송
이

발
생

이
 시

작
되

기
 직

의
 유

령
림

이
나

 송
이

가
 

발
생

하
기

 
시

작
한

 숲
이

 
가

장
 

당

 
  

 
  

 
※
 

송
이

 발
생

시
기

 :
 

소
나

무
 임

령
 

20
～

30
년

부
터

 발
생

구
분

1
5년

생
이

하
16

∼
35

년
생

36
∼

55
년

생
55

년
생

 
과

지
정

발
생

림
부

합
합

합
부

합

발
생

가
능

림
부

합
합

부
합

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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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
정

 순
서

도

상
지

 내
에

 송
이

 

발
생

림
이

 
있

다

아
니

오
주

변
 1

km
 이

내
에

 송
이

 

발
생

림
이

 있
다

.

아
니

오

부 합 정 ↓ 사 업 불 실
 

행

산
 정

상
부

～
산

등
 부

근
 

는
 산

복
부

 볼
록

한
 

지
형

이
다

아
니

오

활
엽

수
가

 차
지

하
는

 

비
율

이
 5

0%
 이

내
이

다

아
니

오

소
나

무
의

 
나

이
가

 

16
～

55
년

 범
이

다

소
나

무
의

 나
이

가
 

16
～

3
5년

 범
이

다

아
니

오

사
업

기
간

 결
정

 →
 사

업
 실

행

[그
림

 3
] 

지
정

 순
서

도
.

 
2

. 
송

이
발

생
림

과
 

발
생

가
능

림
의

 구
분

  
○
 

송
이

 
발

생
림

과
 

발
생

가
능

림
을

 
구

분
하

여
 

사
업

실
행

 
타

당
성

 
여

부
를

 
먼

 

단
하

고
 

사
업

 실
시

방
법

에
 따

라
 

실
시

  
○

 
송

이
가

 생
산

되
고

 
있

는
 

숲
 

 주
변

 숲

  
  

-
 

이
미

 
송

이
가

 
발

생
하

는
 

산
이

므
로

 
발

생
을

 
지

속
시

키
거

나
 

생
산

량
을

 
증

시
키

고
 

발
생

면
을

 
주

변
으

로
 

확
하

기
 

하
여

 
사

업
실

시
 

범
(면

) 

 
사

업
 기

간
을

 
결

정
한

 후
 사

업
을

 실
시

  
○

 
송

이
가

 생
산

되
지

 
않

는
 

숲

  
  

-
 [

그
림

 3
]의

 
지

정
 순

서
도

에
 따

라
 사

업
 

실
행

여
부

 
결

정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으
로

 
단

되
는

 경
우

에
 한

하
여

 사
업

기
간

을
 결

정
․

실
행

 3
. 

사
업

기
간

의
 결

정

 
 ○

 송
이

 발
생

림
 :

 
임

상
 

 소
나

무
 

임
령

에
 따

라
 

구
분

구
  

 분
소

나
무

 지
배

형
활

엽
수

 침
입

형

유
령

림
(1

6∼
3

5년
생

)
2년

(1
, 

2차
년

도
)

3
년

(1
, 

2
, 

3
차

년
도

)

장
령

림
(3

6
∼

5
5

년
생

)
3

년
(1

, 
3

, 
5

차
년

도
)

4
년

(1
∼

4차
년

도
)

 
 ○

 송
이

 발
생

림
 주

변
 :

 3
년

(1
, 

2
, 

3
차

년
도

)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

 2
년

(1
, 

2차
년

도
)

 
 ○

 
 

사
업

기
간

은
 

사
업

의
 

효
과

가
 

실
질

으
로

 
나

타
날

 
수

 
있

는
 

최
소

한
의

 

기
간

으
로

서
, 

본
 기

간
동

안
 사

업
이

 진
행

되
면

 가
시

인
 효

과
가

 나
타

나
게

 됨

 
  

 
☞
 1

차
년

도
 사

업
만

하
고

 후
속

사
업

을
 시

행
하

지
 않

을
 경

우
 가

시
인

 효
과

가
 

나
타

나
지

 
않

게
 됨

을
 명

심
하

여
 추

진

 
  

 
  
☞

 동
일

 필
지

에
 연

차
별

 사
업

을
 우

선
 지

원
할

 수
 있

도
록

 사
업

기
간

 설
정

 
  

 
  
☞

 1
차

년
도

 이
후

의
 작

업
을

 소
홀

히
 할

 경
우

 사
업

체
가

 실
패

할
 우

려
가

 

높
은

 
을

 고
려

하
여

 사
업

기
간

을
 

결
정

 4
. 

세
부

 사
업

내
용

의
 결

정

 
 ○

 송
이

 발
생

림
 :

 
임

상
 

 소
나

무
 

임
령

에
 따

라
 

구
분

구
  

분
유

령
림

(1
6
∼

35
년

생
)

장
령

림
(3

6
∼

5
5년

생
)

소
나

무
 지

배
형

활
엽

수
 침

입
형

소
나

무
 지

배
형

활
엽

수
 침

입
형

1
차

년
도

간
, 

하
, 

지
간

, 
하

, 
지

가
, 

하
, 

지
간

, 
하

, 
지

2
차

년
도

가
, 

하
간

, 
가

, 
하

-
가

, 
하

3
차

년
도

-
가

, 
하

, 
지

가
, 

하
, 

지
가

, 
하

, 
지

4
차

년
도

-
-

-
가

, 
하

5
차

년
도

-
-

가
, 

하
, 

지
-

 
  

 
 ※

 
간

: 
간

벌
, 

 
가

: 
가

지
치

기
, 

 
하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 

지
피

물
 제

거

 
 ○

 송
이

 발
생

림
 주

변

 
  

 
 -

 
1차

년
도

 :
 

간
벌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피
물

 제
거

 
  

 
 -

 
2차

년
도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

 
3차

년
도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피

물
 제

거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

 
1차

년
도

 :
 

간
벌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피
물

 제
거

 
  

 
 -

 
2차

년
도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
 
2
6
8
 -

 
5

. 
수

시
설

 
설

치
상

지
 선

정

  
○

 사
업

지
 :

 송
이

 발
생

림
 

 송
이

 환
경

개
선

사
업

을
 한

 지
역

만
을

 
상

으
로

 함
.

  
  
※

 구
체

인
 작

업
방

법
은

 
수

시
설

 설
치

사
업

 실
시

방
법

을
 

참
조

Ⅳ
. 

사
업

지
 선

정

 
1

. 
유

의
사

항

  
○
 송

이
 발

생
림

의
 산

 
체

나
 발

생
가

능
림

 
체

를
 

상
으

로
 하

는
 것

은
 아

님

  
○
 

사
업

효
과

가
 높

을
 것

으
로

 
상

되
는

 일
부

 지
만

을
 

상
으

로
 선

정

  
  

 
※
 송

이
산

 가
꾸

기
사

업
은

 많
은

 비
용

이
 소

요
되

므
로

 명
확

히
 선

별
하

여
 작

업
을

 

효
과

으
로

 실
시

할
 

필
요

  
○
 

동
일

 
필

지
에

 연
차

별
 사

업
을

 
우

선
 

지
원

할
 수

 
있

도
록

 사
업

지
 설

정

 
2

. 
사

업
지

 
선

정
방

법

  
○

 
송

이
 

발
생

림
 

 
발

생
림

 주
변

  
  

-
 송

이
가

 실
제

로
 나

고
 있

는
 부

근
을

 
심

으
로

 송
이

균
환

이
 확

될
 수

 있
는

 

지
역

을
 

선
정

  
  

-
 송

이
 발

생
림

 :
 송

이
 균

환
을

 포
함

하
고

 있
는

 사
면

의
 산

복
부

 이
상

 
합

한
 

곳
으

로
 

정
되

는
 

곳

  
  

-
 송

이
 발

생
림

 주
변

 :
 송

이
 균

환
은

 없
으

나
 송

이
 발

생
림

에
 인

한
 숲

으

로
서

 
송

이
 발

생
림

과
 비

슷
한

 
형

태
의

 숲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
 

35
년

생
 이

하
의

 유
령

림
만

을
 

상
으

로
 선

정

  
  

-
 소

나
무

가
 7

0%
 이

상
 차

지
하

고
 있

는
 배

수
가

 잘
 되

는
 토

양
을

 지
닌

 숲
을

 선
정

  
  

-
 

산
 

정
상

에
서

 
능

선
으

로
 

연
결

되
는

 
동

일
한

 사
면

(斜
面

)을
 하

나
의

 
사

업
 

단
로

 선
정

  
○

 
수

시
설

 설
치

사
업

  
  

-
 송

이
 발

생
림

 
 최

근
 1

0
년

 이
내

에
 송

이
 환

경
개

선
사

업
을

 한
 지

역
만

을
 

상
으

로
 함

.

  
  

-
 

송
이

 
환

경
개

선
을

 
한

 
지

역
으

로
서

 
지

피
물

이
 

많
지

 
않

고
 

송
이

가
 

많
이

 

나
던

 곳
을

 
상

으
로

 하
며

, 
가

뭄
에

도
 일

정
량

의
 수

량
이

 공
되

는
 옹

달
샘

이
나

 
정

(管
井

)을
 통

해
 수

원
(水

源
) 

확
보

가
 가

능
한

 곳
 선

정
, 

지
원

 
  

 
-

 
수

지
(貯

水
池

) 
는

 
수

원
(水

源
) 

주
변

에
 

과
수

원
이

나
 

답
으

로
 

인
하

여
 

수
질

 오
염

이
 

상
되

는
 

곳
은

 배
제

 
  

 
-

 건
한

 송
이

 균
환

이
 있

는
 지

역
에

 집
 설

치

 
  

 
  
※

 
송

이
 

균
환

이
 

건
하

지
 

않
은

 
지

역
에

 
수

시
설

을
 

설
치

하
여

 
수

분
을

 

공
할

 
경

우
 

송
이

 
이

외
 

유
해

한
 

버
섯

이
나

 
미

생
물

이
 

늘
어

나
 

송
이

 

생
산

이
 

감
소

할
 우

려
가

 있
음

.

Ⅴ
. 

도
면

표
시

 방
법

 
1

. 
사

용
 도

면

 
 ○

 사
업

 
상

지
 

치
 

: 
1/

25
,0

00
 도

면
에

 표
시

 
 ○

 세
부

 
작

업
계

획
 

: 
1/

6
,0

00
의

 임
야

도
에

 표
시

 
2

. 
표

시
 방

법

 
 ○

 1
/6

00
0

의
 임

야
도

에
 작

업
면

을
 

표
시

  
○

 사
업

을
 실

시
하

는
 구

역
과

 사
업

을
 실

시
하

지
 않

는
 구

역
을

 명
확

하
게

 표
시

하
기

 
하

여
 사

업
상

지
는

 사
각

형
으

로
 구

획
하

되
 부

분
으

로
는

 삼
각

형

으
로

 표
시

하
는

 것
도

 가
능

함

 
  
※

 변
의

 폭
 :

 5
0m

, 
10

0m
, 

15
0m

 
는

 2
00

m
 등

으
로

 

일
정

하
게

 하
되

 최
소

 1
0m

 

단
로

라
도

 표
시

 
 ○

 
작

업
구

역
이

 
다

수
인

 
경

우
 

각
 작

업
구

역
별

로
 일

련
번

호
를

 
부

여
하

여
 

표
시

 
  
※

 
1/

60
00

의
 임

야
도

를
 사

용

하
여

 
사

업
하

고
자

 
하

는
 

지
번

 산
10

4내
에

 사
업

지
를

 

사
각

형
 

는
 

삼
각

형
의

 

형
태

로
 표

시
한

 것
임

산
 1

0
2

산
 1

0
1   

 
19

0
m

①

산
 

10
6

생
산

기
반

사
업

 
상

지

80
m

3
40

m

산
 1

0
4

②

  
 

11
0

m산
 1

0
3

산
 

10
5

1
0

0m

[그
림

 
4

] 
송

이
산

 
가

꾸
기

사
업

 계
획

도
(

시
).



-
 
2
6
9
 -

Ⅵ
. 

사
업

별
 

실
시

방
법

 1
. 

작
업

종
별

 작
업

방
법

  
 1

) 
간

 
벌

  
  

 
○
 공

간
조

을
 

한
 간

벌
로

서
 나

무
 사

이
의

 거
리

가
 나

무
 키

의
 3

5%
 수

이
 

되
도

록
 

조
정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함

 (
※

 상
공

간
지

수
가

 3
5

 내
외

)

  
  

 
  

 
(

) 
소

나
무

림
의

 수
고

(樹
高

)가
 1

0m
인

 경
우

에
는

 나
무

 사
이

의
 거

리
가

 

3
.5

m
내

외
가

 되
도

록
 하

며
, 

수
고

가
 5

m
인

 경
우

에
는

 나
무

사
이

의
 

거
리

가
 

1
.8

m
내

외
가

 
되

도
록

 공
간

유
지

를
 

한
 간

벌
을

 
실

시

<
작

업
>

간
벌

상

7m

10
m

<
작

업
후

>

7
m

2
.5

m

3
.0

m

3
.1

m

3
.2

m
3.

8
m

3
.0

m

참
나

무
류

1
-

1
.5

m

싸
리

류1
0

m

참
나

무
류

1
-

1
.5

m

참
나

무
류

1-
1.

5m

참
나

무
류

[그
림

 
5

] 
송

이
산

의
 공

간
조

을
 

한
 

간
벌

 작
업

방
법

.

 
  

 
  
※

 소
나

무
 간

벌
은

 최
한

 억
제

하
되

 상
공

간
지

수
를

 유
지

하
기

 
하

여
 

일
정

한
 

범
내

의
 

소
나

무
도

 
제

거
하

며
, 

참
나

무
류

라
 

할
지

라
도

 
무

 

간
격

이
 멀

게
 되

는
 경

우
에

는
 남

겨
둠

. 
 참

나
무

류
는

 맹
아

 발
생

 억
제

를
 

하
여

 
가

슴
높

이
 

정
도

에
서

 
단

시
키

고
, 

싸
리

 
철

쭉
류

는
 

1～
2개

의
 

기
만

 남
기

고
 모

두
 제

거
함

.

 ※
 상

공
간

지
수

(R
S

I)
 

=
 

나
무

 사
이

의
 간

격
(m

)
×

 1
00

(%
)

숲
의

 나
무

 키
 평

균
치

(m
)

 
  

 ○
 맹

아
(萌

芽
)발

생
이

 잘
 되

는
 참

나
무

류
는

 첫
 해

에
 가

슴
높

이
(1

.2
～

1.
5m

)

에
서

 잘
라

내
어

 나
무

 
기

가
 남

아
 

있
도

록
 처

리

 
  

 
  

 
  
⇒

 2
～

3
차

년
도

에
는

 하
층

식
생

 정
리

작
업

을
 통

하
여

 새
로

 돋
아

난
 잔

가
지

만
 정

리
하

다
가

 4
～

5차
년

도
에

 완
히

 제
거

하
는

 방
법

을
 사

용

 
  

 ○
 

간
벌

은
 

산
물

 
반

출
 

작
업

을
 

포
함

하
며

, 
나

뭇
가

지
 

등
과

 
더

불
어

 
반

드
시

 

사
업

상
지

 
밖

으
로

 반
출

하
여

야
 

함

 
 2

) 
가

지
치

기

 
  

 ○
 공

간
조

을
 

한
 간

벌
을

 실
시

하
여

 나
무

간
의

 거
리

를
 넓

혔
음

에
도

 불
구

하
고

 땅
에

 그
늘

이
 

무
 많

이
 

지
는

 경
우

에
 

실
시

 
  

 ○
 

작
업

공
간

 
유

지
를

 
하

여
 지

상
 2

m
 이

하
의

 가
지

를
 

우
선

으
로

 제
거

 
  

 
  

 
-

 가
지

가
 3

번
 이

상
 겹

쳐
지

면
서

 그
늘

을
 만

들
 경

우
에

는
 2

번
만

 겹
쳐

지
는

 

수
이

 되
도

록
 가

지
치

기
를

 실
시

 
 3

) 
하

층
식

생
 

정
리

 
  

 ○
 진

달
래

 
 철

쭉
 종

류
와

 싸
리

류
는

 
기

 
에

서
 2

～
3개

만
 남

기
고

 
동

을
 

단
하

여
 제

거

 
  

 ○
 

참
나

무
류

를
 

1.
2～

1.
5m

의
 

높
이

에
서

 
잘

라
 

새
 

가
지

가
 

나
온

 
경

우
에

는
 

다
시

 윗
부

분
을

 잘
라

 1
.2

～
1.

5m
 부

분
에

서
 나

무
가

 
으

로
 퍼

지
는

 형
태

가
 

되
도

록
 만

들
고

, 
처

음
 자

른
 지

 4
년

 이
상

 경
과

한
 경

우
에

는
 완

히
 잘

라
냄

 
 4

) 
지

피
물

 제
거

 
  

 ○
 낙

엽
층

의
 두

께
가

 5
cm

 이
상

일
 경

우
에

는
 낙

엽
층

이
 모

두
 없

어
질

 정
도

로
 

어
냄



-
 
2
7
0
 -

  
  
○

 신
선

한
 낙

엽
이

 아
니

라
 썩

고
 있

는
 낙

엽
층

일
 경

우
에

는
 3

cm
 이

상
의

 낙
엽

층
은

 모
두

 
지

표
면

(흙
)이

 나
타

나
도

록
 

제
거

 

  
  
○

 
본

류
는

 큰
 

향
을

 미
치

지
 않

으
므

로
 높

이
 2

0c
m

 이
하

의
 작

은
 

본
은

 

무
시

  
  

 
 -

 
높

이
 

20
cm

가
 

넘
는

 
본

류
와

 
조

릿
 

등
 

습
지

성
 

본
류

는
 

풀
베

기
 

는
 

굴
취

를
 통

하
여

 제
거 시

업

부
지

부
식

층
을

 
어

낸
다

지
표

손
질

 하
는

 곳

부
지

(부
식

층
이

 
무

 두
꺼

운
 곳

은

 제
외

한
다

)

지
표

손
질

 하
는

 곳

(퇴
부

식
층

 
기

)

낙
엽

부
식

층

시
업

후

시
업

후

퇴
부

식
층

을
 완

히
 

어
낸

다

산
복

상
부

, 
산

정
부

근
 

등
의

부
식

층
이

 
얇

은
 곳

은
 

가
볍

게
어

다
.

[그
림

 6
] 

지
표

 손
질

작
업

(낙
엽

기
) 

작
업

.

  
5

) 
수

시
실

 설
치

  
  
○

 산
 정

상
부

(송
이

 발
생

지
보

다
 표

고
 2

0m
 이

상
 높

은
 곳

)에
 설

치
한

 물
탱

크

까
지

 동
력

을
 이

용
하

여
 물

을
 끌

어
 올

린
 후

, 
송

이
 발

생
지

에
 설

치
된

 스
링

클
러

의
 작

동
은

 별
도

의
 동

력
이

 아
니

라
 

치
에

지
를

 이
용

하
여

 공

하
는

 방
식

을
 

기
으

로
함

(그
림

 
7 

참
조

)

 
  

 
  

 
※
 

물
탱

크
를

 사
용

하
지

 않
고

 수
원

(水
源

)에
서

 스
링

클
러

로
 직

 물
을

 

공
할

 
경

우
, 

배
분

장
치

에
 

과
부

하
(過

負
荷

)가
 

걸
려

 
호

스
 

 
연

결
 

조
인

트
 

손
이

 
야

기
될

 수
 있

으
므

로
 지

침
을

 
수

하
도

록
 지

도

수
통

스
링

쿨
러

동
력

펌

간
이

 
수

시
설

[그
림

 7
] 

수
시

설
 설

치
 모

형
도

(
시

).

 
  
○

 이
후

 송
이

산
 확

에
 따

른
 

수
역

의
 확

를
 감

안
하

여
 동

력
기

는
 기

에
 

비
하

여
 

용
량

을
 사

용
하

도
록

 유
도

하
고

, 
물

탱
크

는
 ㏊

당
 1

,0
00
ℓ
 수

을
 

기
으

로
 설

치
하

도
록

 지
원

. 
호

스
는

 
수

지
에

서
 

수
통

까
지

의
 공

용
과

 

수
통

에
서

 개
별

 스
링

클
러

로
의

 배
분

용
을

 세
분

하
여

 시
행

하
고

 각
 기

자
재

의
 

단
가

는
 

실
가

격
을

 감
안

하
여

 조
정

, 
운

 
2

. 
작

업
 시

기

 
  
○

 간
벌

, 
하

층
식

생
 정

리
 

 가
지

치
기

는
 나

무
의

 종
류

 
단

과
 그

늘
진

 정
도

의
 

확
인

이
 쉬

우
며

 맹
아

 발
생

을
 억

제
하

는
 효

과
가

 높
은

 여
름

철
에

 실
시

하
는

 

것
이

 가
장

 
좋

음

 
  
○

 송
이

 발
생

림
의

 경
우

 낙
엽

 
기

는
 송

이
를

 채
취

한
 후

(1
0월

 
순

～
11

월
)에

 

실
시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함

 
  
○

 다
만

 송
이

 발
생

가
능

림
의

 경
우

에
는

 여
름

철
에

 모
든

 작
업

을
 실

시
하

는
 것

도
 

무
방

하
며

, 
발

생
림

은
 송

이
 채

취
 후

 모
든

 작
업

을
 실

시
하

는
 것

도
 가

능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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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
지

별
 작

업
원

칙

  
1

) 
송

이
 

발
생

림

  
  
○

 작
업

원
칙

  
  

 
 -

 
재

 
송

이
가

 
발

생
하

고
 

있
는

 
숲

이
므

로
 

격
한

 
환

경
변

화
를

 
피

하
고

 

소
규

모
로

 잘
 다

듬
어

 주
는

 형
태

로
 

리

  
  

 
 -

 숲
의

 나
이

와
 활

엽
수

가
 차

지
하

는
 비

율
에

 따
라

 각
각

 다
른

 기
법

을
 

용
함

  
  
○

 유
령

림
(1

6
∼

3
5

년
생

)

  
  

 
 -

 소
나

무
 

지
배

형

  
  

 
  

 
∙

1
차

년
도

 
: 

공
간

조
을

 
한

 
간

벌
을

 
상

공
간

지
수

가
 

35
 

수
이

 

되
도

록
 실

시
하

며
 하

층
식

생
 정

리
와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실
시

  
  

 
  

 
∙

2
차

년
도

 
: 

가
지

치
기

와
 

하
층

식
생

 
정

리
만

 
실

시
하

면
서

 
체

으
로

 

안
정

을
 이

룰
 

수
 

있
도

록
 유

도

  
  

 
 -

 활
엽

수
 

침
입

형

  
  

 
  

 
∙

1
차

년
도

 
: 

공
간

조
을

 
한

 
간

벌
을

 
상

공
간

지
수

가
 

30
 

수
이

 

되
도

록
 

실
시

하
되

 
소

나
무

는
 

최
한

 
남

기
고

 
활

엽
수

를
 

주
로

 제
거

, 
기

타
 하

층
식

생
 정

리
와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실
시

  
  

 
  

 
∙

2
차

년
도

 
: 

상
공

간
지

수
가

 
3

5
 

수
이

 
되

도
록

 
추

가
 

간
벌

과
 

하
층

식
생

 정
리

를
 실

시
하

며
 가

지
치

기
를

 통
하

여
 숲

의
 그

늘
진

 

정
도

를
 

조

  
  

 
  

 
∙

3
차

년
도

 :
 가

슴
높

이
에

서
 자

른
 참

나
무

류
의

 하
층

식
생

 정
리

와
 가

지

치
기

를
 실

시
하

며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추
가

로
 

실
시

  
  
○

 장
령

림
(3

6
∼

5
5

년
생

)

  
  

 
 -

 소
나

무
 

지
배

형

  
  

 
  

 
∙

격
년

 간
격

으
로

 하
층

식
생

 정
리

, 
가

지
치

기
,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실
시

 

  
  

 
 -

 활
엽

수
 

침
입

형

  
  

 
  

 
∙

1
차

년
도

 :
 소

나
무

를
 남

겨
두

고
 활

엽
수

만
 제

거
하

면
서

 상
공

간
지

수
가

 

3
5 

수
이

 
되

도
록

 
간

벌
, 

하
층

식
생

 
정

리
,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실
시

 
  

 
  

 
 ∙

2차
년

도
 :

 
가

지
치

기
와

 하
층

식
생

 정
리

만
을

 실
시

 
  

 
  

 
 ∙

3차
년

도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와

 더
불

어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추
가

로
 

실
시

 
  

 
  

 
 ∙

4차
년

도
 :

 하
층

식
생

 정
리

를
 통

하
여

 수
세

(樹
勢

)가
 약

해
진

 참
나

무
류

를
 

완
히

 
제

거
하

고
, 

가
지

치
기

를
 

통
하

여
 

나
뭇

가
지

가
 

3번
 

이
상

 
겹

쳐
지

며
 

그
늘

이
 형

성
되

는
 곳

이
 

없
도

록
 함

 
 2

) 
송

이
 발

생
림

 주
변

 
  

 ○
 

1
차

년
도

 
  

 
  

-
 소

나
무

는
 최

한
 유

지
하

되
 상

공
간

지
수

가
 3

5 
수

이
 될

 수
 있

도
록

 

참
나

무
류

를
 제

거
하

며
, 

하
층

식
생

 정
리

, 
가

지
치

기
, 

지
피

물
 제

거
 실

시

 
  

 ○
 

2
차

년
도

 
  

 
  

-
 숲

의
 그

늘
진

 정
도

를
 다

시
 확

인
, 

가
지

치
기

를
 실

시
하

고
 하

층
식

생
을

 정
리

 
  

 ○
 

3
차

년
도

 
  

 
  

-
 하

층
식

생
 정

리
와

 더
불

어
 낙

엽
층

을
 비

롯
한

 지
피

물
 제

거
작

업
을

 다
시

 실
시

 
 3

) 
송

이
 발

생
가

능
림

 
  

 ○
 

1
차

년
도

 
  

 
  

-
 강

도
의

 간
벌

로
서

 상
공

간
지

수
가

 3
5의

 수
이

 될
 수

 있
도

록
 실

시

 
  

 
  

-
 필

요
한

 경
우

에
는

 소
나

무
도

 간
벌

 
상

에
 포

함

 
  

 
  

-
 가

지
치

기
, 

하
층

식
생

 
정

리
를

 실
시

하
여

 숲
의

 그
늘

진
 

정
도

를
 

이
며

 

지
피

물
 제

거
는

 지
표

면
 

흙
이

 보
일

 수
 있

는
 

정
도

로
 실

시

 
  

 ○
 

2
차

년
도

 
  

 
  

-
 가

지
치

기
로

 나
무

가
지

가
 3

번
 이

상
 겹

쳐
지

며
 그

늘
이

 형
성

되
는

 곳
이

 

없
도

록
 함

 
  

 
  

-
 하

층
식

생
을

 정
리

하
여

 빛
이

 지
표

면
에

 많
이

 와
 닿

을
 수

 있
도

록
 처

리

 
 4

) 
수

시
설

 
설

치
사

업

 
  

 ○
 

수
시

설
 

설
치

는
 가

능
한

한
 7

월
말

 이
에

 완
료

 
  

 ○
 기

타
 구

체
인

 작
업

방
법

은
 

수
시

설
을

 설
치

하
는

 지
역

의
 지

형
 등

 지
역

 

여
건

을
 고

려
하

여
 실

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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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사
업

실
행

 
기

단
가

 1
. 

 
단

가
 산

정
 원

칙

  
 ○

 실
제

 
사

업
면

(h
a

)을
 기

으
로

 산
정

(
체

 산
림

면
이

 
아

님
)

  
 ○

 사
업

상
지

의
 송

이
 발

생
여

부
, 

임
상

 
 임

령
에

 따
라

 차
등

 
산

정

  
 ○

 세
부

 
사

업
별

 
 사

업
실

행
 연

도
별

로
 기

단
가

를
 

산
정

  
 ○

 산
물

반
출

 사
업

비
는

 간
벌

, 
가

지
치

기
 등

 각
 세

부
사

업
에

 
포

함

  
 ○

 
수

시
설

 설
치

사
업

 :
 장

비
 이

외
 

인
건

비
는

 
기

단
가

에
 미

포
함

 2
. 

사
업

실
행

 단
가

표
(단

 :
 원

/h
a

)

세
부

사
업

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
 간

 벌

 -
 소

나
무

지
배

형
  

 (
유

령
림

)
8

76
,0

00
 1

0
인

×
8

7,
6

00
원

/인
=

 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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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

지
리

법
｣ 

제
1

5
조

의
2

제
2

항
제

7
호

(산
지

일
시

사
용

허
가

․
신

고
)

  
 ②

 ｢
산

지
리

법
 시

행
령

｣ 
제

1
8조

의
3

제
1

항
(산

지
일

시
사

용
신

고
)

  
 ③

 ｢
산

지
리

법
 시

행
규

칙
｣ 

제
15

조
의

3제
1항

 내
지

 제
2항

(산
지

일
시

사
용

신
고

)

 o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납
부

(산
지

리
법

 제
19

조
)

 o
 

지
원

상
자

(지
) 

선
정

요
령

 
 

차

  
-

 
선

정
기

 
: 

산
림

소
득

작
물

생
산

면
이

 
3

㏊
이

상
이

 
기

이
나

, 
시

장
․

군
수

 

등
이

 필
요

할
 

경
우

 선
정

기
면

은
 가

감
할

 
수

 
있

음

  
-

 선
정

차
 :

 
산

림
소

득
사

업
 신

청
․

선
정

 
차

와
 동

일

4
. 

산
림

소
득

작
물

 생
산

을
 

한
 작

업
로

 
시

설
 요

령

<
작

업
로

 시
설

기
>

 o
 

작
업

로
 시

설
지

 경
사

  
-

 산
지

경
사

도
가

 
3

5
도

 이
상

인
 

재
배

지
는

 
가

 작
업

로
 시

설
 제

한

 o
 

작
업

로
 노

폭

  
-

 
소

형
차

량
이

 
통

행
할

 
수

 
있

도
록

 
노

폭
은

 
2m

내
외

로
 

시
설

하
되

, 
형

질
변

경
 

최
소

화
로

 피
해

방

 o
 

작
업

로
의

 
종

단
기

울
기

  
-

 
작

업
로

의
 

종
단

기
울

기
는

 
횡

작
업

로
는

 
등

고
선

 
방

향
으

로
 

2～
8%

로
 

시
설

하
고

, 
종

작
업

로
는

 1
8

%
(단

구
간

 1
2%

) 
이

내
로

 
시

설

  
-

 
작

업
로

의
 종

단
기

울
기

가
 

한
 

일
부

 
부

분
(1

8%
이

상
)에

 
해

서
 사

리
부

설
을

 

실
시

할
 

수
 

있
음

 o
 

횡
단

기
울

기

  
-

 측
구

시
설

이
 없

는
 

외
향

경
사

로
 기

울
기

는
 2

～
6

%
로

 시
설

성
 

토

2∼
6%

 
토

〈
외

향
경

사
의

 횡
단

구
조

와
 

정
기

울
기

〉

 
o

 작
업

로
 간

격

 
 -

 
작

업
로

와
 

작
업

로
간

 
거

리
(간

격
)은

 최
소

 
20

m
 이

상
 

유
지

 
 -

 
경

사
도

에
 

따
라

 사
거

리
를

 감
안

하
여

 작
업

로
간

 거
리

 조
정

 
o

 차
량

피
소

 
등

 
시

설

 
 -

 
차

량
교

행
 

는
 

차
돌

림
이

 
필

요
한

 
지

역
은

 
차

량
비

소
ㆍ

차
돌

림
 

장
소

를
 

정
규

모
로

 설
치

 
o

 
ㆍ

성
토

사
면

 기
울

기
 

 
보

호
공

정

 
 -

 
ㆍ

성
토

사
면

 
안

정
을

 
하

여
 

경
사

면
 

기
울

기
는

 
다

음
 

기
에

 
부

합
될

 

수
 

있
도

록
 설

계

구
 분

기
울

기
비

 고

o
 

토
사

면

-
 암

 석
 지

1 
: 

0.
3

입
지

조
건

에
 ±

0
.2

범
 내

 
정

조
정

-
 토

사
지

역
1 

: 
0.

8

o
 성

토
사

면
1 

: 
1.

3

 
 -

 
집

호
우

시
 

토
사

유
실

 
등

 
피

해
가

 
우

려
되

는
 

지
은

 
산

돌
쌓

기
, 

부
직

포
, 

목
책

 등
의

 공
종

을
 반

하
여

 시
공

 
o

 횡
단

배
수

시
설

(암
거

 
 

개
거

)

 
 -

 
암

거
는

 계
곡

부
를

 통
과

 
구

간
에

 설
치

 
 -

 
토

수
로

 개
거

는
 노

면
피

해
를

 
방

하
기

 
하

여
 

정
 간

격
으

로
 설

치

 
  

ㆍ
 물

흐
름

 
방

향
에

 
해

 
2

5
°정

도
 비

스
듬

하
게

 
시

설
.

 
  

ㆍ
 토

수
로

 
유

출
구

는
 

자
갈

 
 돌

망
태

 
등

으
로

 보
강



-
 
2
7
5
 -

간
격

10
∼

40
m

0
-

2
5
〫

유
출

구
 보

호
공

독

30
-

60
cm

30
-

6
0

cm
종

단
기

울
기

1 
-

 2
m

1 
-

 2
m

1 
-

 2
m

〈
작

업
로

의
 개

거
(토

수
로

) 
시

설
 방

법
〉

  
-

 종
단

기
울

기
별

 
정

 개
거

 간
격

종
단

기
울

기
(%

)
개

거
 간

격
(m

)

침
식

에
 강

한
 토

양
 1)

침
식

에
 취

약
한

 토
양

 
2)

0∼
3

12
0

75

4∼
6

9
0

50

7∼
9

7
5

4
0

1
0∼

12
6

0
35

12
∼

5
0

30
1)

 
침

식
에

 
강

한
 

토
양

 :
 

자
갈

, 
쇄

석
 

등
2)

 
침

식
에

 
취

약
한

 토
양

 
: 

질
토

, 
미

사
, 

실
트

 
등

<
작

업
로

 배
치

 방
법

>

 o
 

작
업

로
 

배
치

는
 

다
음

과
 

같
이

 
횡

작
업

로
는

 
등

고
선

식
으

로
 

배
치

하
고

, 
허

용
 

종
단

기
울

기
(최

 
3

2
%

) 
내

에
서

 종
작

업
로

(작
업

로
 연

결
선

)를
 

배
치

20
m

 이
상

2
0m

 이
상

횡
 단

 도

횡
 작

업
로

작
업

로

평
 면

 도

종
 작

업
로

〈
작

업
로

 배
치

 모
식

도
〉

5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사

업
설

계
도

>

 
o

 
산

지
용

정
지

가
 

표
시

된
 

임
야

도
 

사
본

 
 

축
 

2만
5천

분
의

1
 

이
상

의
 

지
형

도
에

 작
업

로
 노

선
표

시

 
 -

 
작

업
로

시
설

 
치

, 
시

설
거

리
를

 표
시

 
o

 
ㆍ

성
토

사
면

 보
호

공
종

 반

 
 -

 
연

약
지

반
 

등
 

집
 

호
우

시
 

노
면

 
유

실
 

 
피

해
가

 
우

려
되

는
 

지
에

 
하

여
는

 산
돌

쌓
기

, 
부

직
포

, 
목

책
 등

의
 

공
종

을
 반

하
되

 
 -

 
ㆍ

성
토

사
면

 보
호

공
정

이
 

반
된

 지
은

 노
선

구
역

도
에

 
표

시

토

높
이

성
토

높
이

작
업

로
 부

지
폭

〈
작

업
로

의
 단

면
형

태
〉

<
작

업
로

 
시

설
비

 산
출

>

 
o

 
작

업
로

시
설

단
비

는
 

노
체

형
성

을
 

한
 

굴
삭

기
(0

.3
㎥

) 
임

차
 

경
비

를
 

기
하

여
 

산
출

함
을

 
원

칙
(평

균
경

사
도

 
20

°미
만

 지
역

)

 
o

 불
가

피
하

게
 

배
수

시
설

 
 

ㆍ
성

토
 

사
면

보
호

 
공

종
을

 반
할

 경
우

 
 -

 
계

곡
부

 배
수

시
설

 6
개

소
 (

40
0

 2
개

소
, 

4
0

0
 6

개
소

) 
용

 
 -

 
필

요
시

 산
돌

쌓
기

ㆍ
7

떼
공

은
 산

림
형

질
변

경
지

 복
구

단
비

를
 

용

 
 -

 
편

책
은

 민
유

임
도

 시
설

단
비

를
 

용



-
 
2
7
6
 -

〈
붙

  
임

〉

사
업

계
획

서
(작

업
로

 
시

설
)

□
 산

지
의

 소
유

황
 

  
o

 소
재

지
 :

  
o

 지
번

 
: 

  
  

, 
지

목
 

: 
  

  
, 

면
 

: 
  

  
, 

소
유

자
 :

 
  

 
 ,

 
시

행
자

 :

□
 산

지
용

의
 

목
 :

 
작

업
로

 시
설

□
 사

업
기

간
 :

□
 산

지
용

을
 

하
고

자
 하

는
 

산
지

의
 이

용
계

획
 :

 작
업

로

□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복

구
비

 
치

  
o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

 

  
o

 복
구

비
 :

 

□
 토

사
처

리
 

 피
해

방
지

계
획

  
o

 
집

호
우

시
 

노
면

유
실

 
 

피
해

가
 

우
려

되
는

 
지

에
 

하
여

는
 

산
돌

쌓
기

, 

부
직

포
, 

목
책

 등
을

 
시

설

  
o

 노
면

 
유

실
의

 우
려

가
 없

는
 곳

은
 

식
재

 등
을

 표
시

첨
부

 
 

1.
 

산
지

용
을

 하
고

자
 하

는
 산

지
의

 소
유

권
 

는
 사

용
․

수
익

권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1부
.

  
  

 
 2

. 
산

지
용

정
지

(작
업

로
 

노
선

표
시

)가
 

표
시

된
 

임
야

도
 

사
본

 
 

축
 

2
만

5
천

분
의

1
 

이
상

의
 지

형
도

 각
 1

부
.

  
  

 
 3

. 
복

구
방

법
이

 포
함

된
 복

구
계

획
서

 1
부

. 
 끝

.

〈
참

  
고

〉



-
 
2
7
7
 -□

 사
업

개
요

 
◦
 

사
업

내
용

 
: 

친
환

경
 밤

생
산

을
 

한
 포

충
등

, 
성

페
르

몬
 

등
 

시
설

비
 지

원

 
◦
 

지
원

상
 

: 
밤

나
무

를
 재

배
․

리
하

는
 산

주
(밤

 생
산

자
) 

는
 법

인
경

체

 
◦
 

지
원

비
율

 
: 

국
고

보
조

 2
0

%
, 

지
방

비
 3

0
%

, 
융

자
 3

0%
, 

자
부

담
 2

0%

 
◦
 

지
원

한
도

 
: 

10
백

만
원

/㏊

□
 친

환
경

 
방

제
 주

요
방

법

 
가

. 
포

충
등

 시
설

 
 ◦

 
포

충
등

은
 

해
충

(나
방

, 
하

루
살

이
, 

모
기

, 
멸

구
, 

이
화

명
충

, 
메

뚜
기

류
)이

 

좋
아

하
는

 
불

빛
을

 
특

수
 

반
사

하
여

 
해

충
의

 
성

숙
체

를
 

강
제

로
 

유
인

하
여

 

흡
입

하
는

 방
식

 
 ◦

 
밤

 
재

배
지

내
 

일
정

간
격

으
로

 
설

치
하

여
 

농
약

을
 

사
용

하
지

 
않

고
 

해
충

을
 

친
환

경
으

로
 

방
제

〈
포

충
등

 설
치

 원
경

〉
 

  
 

  
 

  
 

  
 

〈
포

충
등

 설
치

 근
경

〉

  



-
 
2
7
8
 -

〈
섭

이
식

 포
획

기
〉

  
  

  
  

  
  

  
  

〈
포

충
등

 설
치

 근
경

〉

 나
. 

성
 페

르
몬

 
트

랩

  
◦
 

성
 

페
르

몬
트

랩
을

 
나

뭇
가

지
 

등
에

 
설

치
하

여
 

해
충

을
 

농
약

을
 

사
용

하
지

 

않
고

 
친

환
경

으
로

 방
제

  
◦
 

본
 

시
설

은
 

해
충

 
암

컷
의

 
향

을
 

피
워

 
수

컷
을

 
유

인
하

여
 

진
드

기
로

 
포

살

하
는

 방
법

으
로

 당
해

연
도

 보
다

는
 연

차
으

로
 무

정
란

이
 생

산
되

어
 해

충
의

 

개
체

수
를

 
감

소
토

록
 

하
여

 방
제

. (
수

컷
을

 잡
으

려
면

 암
컷

의
 페

로
몬

을
 이

용
)

〈
성

페
르

몬
트

랩
 설

치
경

〉

□
 친

환
경

 
방

제
 방

법
별

 
효

과

 
가

. 
유

아
등

 
 

포
충

등
 시

설

 
 ◦

 2
00

0년
부

터
 2

00
2년

까
지

 3
년

간
 공

주
지

역
의

 밤
 재

배
원

에
서

 기
기

를
 이

용
한

 

방
제

결
과

의
 

피
해

율
은

 
4.

5%
고

, 
기

기
로

 
방

제
하

지
 

않
은

 
지

역
이

 
9.

3%
로

 

기
기

를
 이

용
한

 
방

제
효

과
는

 평
균

 3
8

.4
%

 이
었

으
며

,

 
 ◦

 
부

여
지

역
은

 
기

기
로

 
방

제
한

 
지

역
이

 
5.

9%
고

, 
기

기
로

 
방

제
하

지
 

않
은

 

지
역

이
 1

5.
4%

로
 방

제
효

과
는

 5
3

.2
%

 이
었

음
.

 
 ◦

 
청

양
지

역
은

 
기

기
로

 
방

제
한

 
지

역
이

 
3

.6
%

고
, 

기
기

로
 

방
제

하
지

 
않

은
 

지
역

이
 

8.
7%

로
 

평
균

 
35

.6
%

로
 

3
지

역
의

 
평

균
 

기
기

 
방

제
효

과
는

 

5
7

.4
%

로
 나

타
났

음

  
  

【
충

남
산

림
환

경
연

구
소

 김
재

 박
사

학
 논

문
 인

용
】

 
나

. 
성

 페
르

몬
 

트
랩

(복
숭

아
 

명
나

방
)

 
 ◦

 
복

숭
아

 명
나

방
 

성
페

르
몬

 트
랩

 
방

제
지

역
에

서
의

 
피

해
율

은
 

조
생

종
 

4.
0%

, 

생
종

 
3.

2%
, 

만
생

종
 

3.
5%

로
 

평
균

 
3.

6
%

의
 

피
해

율
을

 
보

고
, 

방
제

 

미
실

행
 

지
역

의
 

피
해

율
은

 
조

생
종

 
12

.5
%

, 
생

종
 

6.
4%

, 
만

생
종

 
9.

5%
로

 

평
균

 9
.5

%
의

 
피

해
율

을
 

보
음

.

 
 ◦

 
방

제
효

과
는

 조
생

종
 6

8.
0%

, 
생

종
 5

0.
0%

, 
만

생
종

 6
3.

2%
로

 평
균

 6
2

.1
%

의
 

방
제

효
과

가
 나

타
났

음
.

  
  

  
【

충
남

산
림

환
경

연
구

소
 김

재
 박

사
학

 논
문

 인
용

】

□
 친

환
경

 
방

제
의

 유
용

성

 
 ◦

 친
환

경
 밤

 생
산

지
원

 사
업

은
 밤

나
무

 항
공

방
제

를
 

체
하

는
 효

과
를

 가
지

고
 

있
어

 사
업

의
 집

단
화

․
규

모
화

 할
 필

요
성

이
 있

음
.

 
 ◦

 소
규

모
의

 분
산

된
 지

원
 보

다
는

 집
단

화
 시

켜
 효

과
를

 거
양

하
고

 산
림

항
공

기
 

항
공

방
제

를
 

체
하

여
 

헬
기

사
고

를
 

방
하

는
 효

과
 기

됨
.



-
 
2
7
9
 -

1
. 

목
  

  

다
양

한
 

임
산

물
을

 
단

기
산

림
소

득
원

으
로

 
개

발
하

여
 

산
림

 
장

기
투

자
에

서
 

오
는

 
취

약
성

을
 

극
복

하
고

 
집

약
 산

지
활

용
에

 의
한

 임
업

소
득

 향
상

을
 기

함

2
. 

근
거

법
령

 ◦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제
8

조
, 

같
은

법
 

시
행

령
 

제
8

조
,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7조

3
. 

기
본

방
침

 ◦
 

지
역

 
특

성
에

 
맞

는
 

유
망

품
목

을
 

선
정

, 
주

민
의

 
호

응
도

를
 

감
안

하
여

 
주

산
 

단
지

로
 

지
정

 ◦
 

자
, 

기
술

 
 

행
정

지
원

을
 

우
선

하
여

 
생

산
성

을
 

제
고

하
고

 
안

정
된

 
소

득

사
업

으
로

 육
성

 ◦
 

장
, 

가
공

 
 

유
통

시
설

을
 

주
산

단
지

와
 

연
계

설
치

하
여

 
생

산
자

의
 

소
득

증
 

 
지

역
발

에
 기

여

4
. 

주
산

단
지

 지
정

 가
. 

지
정

 
상

품
목

 
 지

정
요

건

  
◦
 

국
민

생
활

과
 

하
고

 
수

요
가

 
많

거
나

 
증

될
 

품
목

 
해

당
지

역
에

서
의

 
 

생
산

이
 

유
리

하
고

 
생

산
량

이
 

많
은

 
통

 
특

산
물

로
서

 
농

가
소

득
 

향
상

에
 

기
여

도
가

 
높

은
 품

목
을

 
선

정
한

다
.

  
◦
 

1개
 

주
산

단
지

는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표
2]

(임
산

물
소

득
원

의
 

지
원

상
품

목
)

 
1

개
 

품
목

을
 

상
품

목
으

로
 

한
다

. 
 

다
만

, 
산

나
물

류
와

 
약

류
의

 
경

우
 

2
개

 
이

상
의

 
유

사
 

품
목

이
 

병
행

하
여

 

다
량

 
생

산
될

 
때

에
는

 
신

청
서

의
 

품
목

란
에

 
“산

나
물

” 
는

 
“약

”로
 

기
입

하
고

 세
부

품
목

을
 병

기
하

여
야

 
한

다
.

나
. 

지
정

 
상

지
역

 
◦
 

상
품

목
이

 
지

역
 

특
산

품
으

로
서

 
기

후
, 

토
질

 
등

 
환

경
조

건
에

 
알

맞
고

 

생
산

 
여

건
이

 
조

성
되

거
나

 
조

성
에

 
유

리
한

 
지

역
으

로
 

하
되

, 
임

업
진

흥
진

지
역

에
 

우
선

 지
정

 
◦
 

상
품

목
의

 신
규

개
발

이
 유

망
시

 되
고

 지
역

주
민

의
 

호
응

도
가

 
높

은
 지

역

 
◦
 

주
산

단
지

 
지

정
으

로
 

생
산

증
, 

품
질

향
상

 
등

 
농

가
소

득
 

향
상

에
 

기
여

할
 

수
 있

는
 

지
역

다
. 

지
정

 
상

지
역

의
 

규
모

 
◦
 

주
산

단
지

는
 

지
정

신
청

 
품

목
의

 
생

산
농

가
 

호
수

가
 

20
호

 
이

상
이

어
야

 
하

고
, 

생
산

량
은

 
국

 생
산

량
의

 2
%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
 

행
정

구
역

의
 

읍
․

면
 

단
를

 
지

정
 

상
지

역
으

로
 

하
되

, 
지

역
여

건
을

 
감

안

하
여

 
연

된
 

2개
 

이
상

의
 

읍
․

면
을

 
하

나
의

 
단

로
 

하
여

 
주

산
단

지
로

 

지
정

할
 수

 있
다

.

 
◦
 

동
일

 
시

․
군

 
내

에
서

 
2

개
 

이
하

의
 

품
목

에
 

하
여

 
주

산
단

지
를

 
지

정
할

 

수
 있

다
.

 
◦
 

1개
 읍

․
면

에
 2

개
 이

상
의

 특
산

품
이

 있
는

 경
우

 그
 주

요
한

 1
개

의
 특

산

품
을

 
상

으
로

 하
여

 주
산

단
지

를
 

지
정

하
여

야
 한

다
.

라
. 

명
칭

 부
여

방
법

 
◦
 

지
정

 
상

지
역

이
 1

개
 읍

․
면

일
 경

우

 
 -

【
○

○
군

 ○
○

(읍
)면

  
 

(품
목

명
) 

주
산

단
지

】
로

 표
기

한
다

.

 
◦
 

2
개

 이
상

의
 연

된
 

읍
․

면
을

 
지

정
 

상
지

역
으

로
 

하
는

 경
우

 
 -

 
표

되
는

 
읍

․
면

을
 

선
정

하
여

 
【

○
○

군
 ○

○
(읍

)면
 

(품
목

명
) 

주
산

단
지

】
로

 

표
기

하
되

, 
지

정
 

신
청

서
에

는
 

반
드

시
 

지
정

상
지

의
 

읍
․

면
을

 
모

두
 

기
입

하
여

야
 한

다
.

마
. 

지
정

 
차

 
◦
 

시
장

․
군

수
가

 
주

산
단

지
 

지
정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에

는
 

우
선

 
지

역
주

민
의

 

호
응

도
, 

지
정

기
 

 
타

당
성

을
 

검
토

한
 

후
 

별
지

 
제

1호
 

서
식

의
 

지
정

신

청
서

에
 

사
업

계
획

서
 

 
구

역
도

 
1

부
를

 
첨

부
하

여
 

시
․

도
지

사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2
8
0
 -

 ◦
 

시
․

도
지

사
가

 
시

장
․

군
수

로
부

터
 

주
산

단
지

 
지

정
신

청
서

를
 

받
은

 
때

에
는

 

지
 

여
건

과
 

사
업

계
획

서
의

 
정

성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시

장
․

군
수

의
 

지
정

신
청

서
, 

사
업

계
획

서
, 

구
역

도
 

각
 

1
부

에
 

의
견

을
 

첨
부

하
여

 
산

림
청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
 

산
림

청
장

은
 시

․
도

지
사

로
부

터
 주

산
단

지
 지

정
신

청
서

를
 제

출
받

은
 때

에
는

 

이
를

 
검

토
하

여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시
행

령
 

제
8조

에
 

따
라

 주
산

단
지

로
 

지
정

할
 수

 있
다

.

5
. 

주
산

단
지

 
리

 ◦
 

다
음

사
항

을
 고

려
하

여
 시

․
군

별
 주

산
단

지
의

 
리

는
 시

장
․

군
수

가
 하

고
, 

시
․

도
별

 
주

산
단

지
의

 
리

는
 

해
당

 시
․

도
지

사
가

 
한

다
.

  
 -

 
농

림
축

산
식

품
사

업
시

행
지

침
서

에
 

의
한

 
사

업
신

청
서

 
심

사
 

 
자

지
원

 

우
선

 
순

안
의

 
작

성
 

등
 

자
지

원
계

획
 

수
립

 
시

 
주

산
단

지
 

내
에

서
 

신
청

된
 

자
을

 우
선

 지
원

  
 -

 
주

산
단

지
 

내
의

 생
산

자
들

이
 생

산
자

단
체

를
 조

직
하

고
 가

입
하

도
록

 유
도

  
 -

 
할

지
역

 
내

에
서

 
상

품
목

의
 

장
, 

가
공

, 
유

통
시

설
을

 
설

치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주
산

단
지

와
 연

계
 설

치
함

으
로

서
 주

산
단

지
 운

의
 활

성
화

 도
모

  
 -

 
주

산
단

지
 

내
에

서
 

상
품

목
의

 
생

산
기

반
조

성
, 

품
질

향
상

, 
로

개
척

, 
수

익

증
 등

6
. 

보
고

 등

 ◦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은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시
행

규
칙

 

제
7조

에
 따

라
 주

산
단

지
의

 운
실

과
 평

가
에

 
한

 자
료

의
 제

출
을

 요
청

받
으

면
 다

음
 해

 1
월

 3
1일

까
지

 산
림

청
장

 
는

 시
ㆍ

도
지

사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목

 
 ○

 
산

림
 

내
에

서
 

수
액

 
등

 
임

산
물

 
채

취
 

활
동

하
면

서
 

수
목

피
해

의
 

최
소

화
, 

국
민

보
건

의
 증

진
 

 산
의

 소
득

향
상

 도
모

를
 

목
으

로
 

함
.

2
. 

련
법

령

 
 ○

 
임

산
물

의
 

채
취

허
가

 
: 
｢산

림
자

원
의

 
조

성
 

 
리

에
 

한
 

법
률

(이
하

 

산
림

자
원

법
)｣
 제

36
조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45
조

 
 ○

 
국

유
임

산
물

 
무

상
양

여
 

: 
｢국

유
림

의
 

경
 

 
리

에
 

한
 

법
률

(이
하

 

국
유

림
법

)｣
 제

11
조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9조

  
  

* 
｢국

유
림

의
 보

호
약

에
 의

한
 임

산
물

 무
상

양
여

 기
｣(

산
림

청
지

침
 제

17
64

호
, 

20
16

.6
.1

4.
)

 
 ○

 
국

유
임

산
물

의
 매

각
 

: 
｢국

유
림

법
｣ 

제
27

조
, 

같
은

법
 

시
행

령
 

제
27

조
,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2
7조

 
 ○

 식
품

의
 기

 등
 :

 ｢
식

품
생

법
｣ 

제
7

조
, 

제
9조

, 
제

31
조

 
 

제
3

7조

  
  

* 
｢

식
품

의
 기

 
 규

격
｣[

식
품

의
약

품
안

처
고

시
(이

하
 식

약
처

고
시

) 
제

20
19

-
89

호
]

  
  

* 
｢

식
품

등
의

 표
시

기
｣

(식
약

처
고

시
 제

2
01

9
-

9
7호

)

  
  

* 
｢기

구
 

 용
기

포
장

의
 기

 
 규

격
｣

(식
약

처
고

시
 제

20
19

-
2

호
)

3
. 

기
본

방
향

 
 ○

 ｢
산

림
자

원
법
｣ 

는
 ｢

국
유

림
법
｣에

 따
라

 허
가

 
는

 양
여

를
 받

거
나

 매
수

하
여

(이
하

 
허

가
 

등
) 

수
액

을
 

채
취

하
면

서
 

수
목

의
 

피
해

를
 

최
소

화
할

 
수

 

있
는

 친
환

경
인

 
수

액
 채

취
방

안
을

 강
구

하
고

자
 

함
.

 
 ○

 
｢식

품
생

법
｣ 

 
식

품
 

련
 

기
에

 
따

라
 

생
상

의
 

해
(危

害
)를

 
방

지

하
고

 
식

품
에

 
한

 
올

바
른

 
정

보
를

 
제

공
하

여
 

국
민

보
건

의
 

증
진

에
 

이
바

지

하
고

자
 함

.

 
 ○

 
수

액
채

취
량

, 
채

취
구

멍
의

 
수

 
등

 
수

목
과

 
련

된
 

사
항

에
 

하
여

는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의

 
조

사
․

분
석

과
 산

림
청

의
 검

토
를

 거
쳐

 변
경

할
 수

 있
음

.

4
. 

수
액

 채
취

 
련

 사
 행

정
차

 
 ○

 공
･사

유
림

의
 경

우
 ｢

산
림

자
원

법
｣ 

제
36

조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45
조

에
 

따
라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으
로

부
터

 
허

가
를

 

받
아

 채
취

하
여

야
 함

.



-
 
2
8
1
 -

  
○
 

국
유

림
의

 
경

우
 
｢국

유
림

법
｣ 

제
11

조
 

 
제

27
조

, 
같

은
법

 
시

행
령

 
제

27
조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9조

 
 

제
27

조
에

 
따

라
 

지
방

산
림

청
 

국
유

림
리

소
장

으
로

부
터

 
양

여
를

 받
거

나
 매

수
하

여
 채

취
할

 
수

 
있

음
.

  
  

* 
무

상
양

여
의

 경
우

 ｢
국

유
림

의
 보

호
약

에
 의

한
 임

산
물

 무
상

양
여

 기
｣
 참

고

  
○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군

수
･구

청
장

 
는

 
지

방
산

림
청

 
국

유
림

리
소

장
(이

하
 

허
가

권
자

)는
 

수
액

채
취

 
허

가
 

등
의

 
신

청
이

 
수

되
면

 
채

취
상

지
의

 
치

, 
면

, 
수

종
, 

본
수

 
 

나
무

 
생

장
에

 
지

장
이

 
없

는
지

 

여
부

 
등

을
 

지
 

확
인

하
고

 
허

가
 

등
이

 
타

당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명
시

하
여

 
허

가
 등

을
 하

여
야

 함
.

  
  

-
 채

취
목

을
 

매
용

 
는

 
자

가
소

비
용

으
로

 
구

분

  
  

-
 

수
액

채
취

요
령

 
 

수
액

채
취

 
시

 
수

사
항

을
 

반
하

을
 

경
우

 
허

가
를

 

취
소

한
다

는
 내

용
을

 허
가

조
건

에
 명

시

  
  

-
 수

액
을

 매
년

 채
취

할
 수

 있
는

 기
간

  
○
 

허
가

 
등

의
 

검
토

 
시

 
마

을
공

동
채

취
를

 
유

도
하

여
 

주
선

, 
지

선
의

 
시

설
을

 

최
소

화
할

 수
 있

음
.

  
○
 

허
가

권
자

는
 

수
액

채
취

 
허

가
 

등
을

 
한

 
경

우
 
｢

산
림

자
원

법
 

시
행

규
칙

｣ 
제

4
5조

제
2

항
에

 따
라

 허
가

증
 발

해
야

 함
.

5
. 

채
취

 
 

리
요

령

 가
) 

구
멍

 
뚫

기

  
○
 

고
로

쇠
 

등
 

교
목

성
 

나
무

의
 

경
우

 구
멍

 
뚫

기
 높

이
는

 
지

표
면

으
로

부
터

 2
m

 

이
하

의
 

높
이

로
 

하
고

, 
구

멍
의

 
크

기
는

 
지

름
 

0
.8

㎝
 

이
하

, 
깊

이
는

 
목

질
부

로
부

터
 

1.
5㎝

 
이

하
를

 
원

칙
으

로
 

하
며

 
구

멍
을

 
뚫

는
 

치
는

 
한

쪽
 

방
향

에
 

집
하

기
보

다
는

 
수

목
 

바
깥

쪽
의

 
가

로
방

향
으

로
 

분
산

하
여

 
뚫

음
. 

1개
의

 

수
목

에
 

구
멍

을
 뚫

을
 

수
 

있
는

 수
는

 다
음

과
 같

음
.

  
  

-
 수

목
의

 가
슴

높
이

 지
름

 1
0
∼

1
9㎝

 :
 1

개

  
  

-
 수

목
의

 가
슴

높
이

 지
름

 2
0
∼

2
9㎝

 :
 2

개

  
  

-
 수

목
의

 가
슴

높
이

 지
름

 3
0

㎝
이

상
 :

 3
개

  
○
 

다
래

 
등

 
덩

굴
류

 
나

무
의

 
경

우
 

가
지

의
 

끝
을

 
단

 
후

 
수

액
을

 
채

취
하

되
 

1
개

의
 수

목
에

 
끝

을
 자

를
 수

 있
는

 
가

지
의

 수
는

 
다

음
과

 같
음

.

  
  

-
 수

목
의

 
동

으
로

부
터

 
4c

m
 높

이
 지

름
 

1∼
2㎝

 :
 3

개

  
  

-
 수

목
의

 
동

으
로

부
터

 
4c

m
 높

이
 지

름
 

3∼
5㎝

 :
 4

개

 
나

) 
채

취
방

법

 
 ○

 
교

목
성

 
나

무
의

 
채

취
방

법
은

 
아

래
와

 
같

으
며

 
덩

굴
성

 
수

목
의

 
경

우
 

용
 

가
능

한
 범

 
내

에
서

 교
목

성
 나

무
의

 
채

취
방

법
 

용
할

 수
 있

음
.

 
 ○

 
호

스
(주

선
, 

지
선

, 
연

결
선

)는
 

시
험

성
서

가
 

첨
부

된
 

무
취

한
 

음
용

수
 

 
2

(외
경

: 
라

스
틱

의
 

검
정

색
, 

내
경

: 
P

E
의

 
흰

색
)의

 
새

 
것

을
 

사
용

해
야

 
하

며
 재

생
한

 
것

은
 사

용
할

 
수

 
없

음
.

  
  

 *
 

주
선

: 
내

경
 1

3～
21

㎜
로

서
 지

선
에

서
 집

수
통

까
지

 연
결

하
는

 선

  
  

 *
 지

선
: 

외
경

 1
2㎜

, 
내

경
 9

㎜
로

서
 주

선
과

 연
결

선
을

 연
결

하
는

 선

  
  

 *
 연

결
선

: 
외

경
 9

㎜
 

는
 1

2㎜
, 

내
경

 6
㎜

 
는

 9
㎜

로
서

 지
선

과
 나

무
를

 연
결

하
는

 선

 
 ○

 주
선

 
 지

선
은

 설
치

 후
 5

년
 이

상
 사

용
할

 수
 없

으
며

 수
액

채
취

 연
결

선
 

설
치

일
부

터
 

역
산

(
算

)하
여

 
10

일
 

이
내

에
 

소
독

 
등

의
 

처
리

를
 

한
 

후
에

 

생
으

로
 

리
하

고
, 

매
년

 
수

액
채

취
를

 
완

료
한

 
후

에
는

 
호

스
의

 
내

부
를

 

소
독

하
고

 오
물

이
 유

입
되

지
 않

도
록

 
합

 등
의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함

.

 
 ○

 
주

선
 

 지
선

의
 

소
독

 등
을

 
한

 
경

우
에

는
 

소
독

일
자

, 
소

독
방

법
, 

사
용

약
제

, 

소
독

 
처

리
자

 
등

을
 

명
기

(明
記

)한
 

서
류

(참
고

3 
‘수

액
 

채
취

 
호

스
리

장
’, 

소
독

장
면

 사
진

 
첨

부
)를

 
작

성
하

여
 

허
가

권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함
.

  
  

* 
수

액
 채

취
 호

스
리

장
은

 해
당

 년
도

 수
액

채
취

 완
료

 후
 허

가
권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제

출
하

지
 않

을
 경

우
 다

음
 년

도
 수

액
채

취
 허

가
 등

 
상

에
서

 제
외

 가
능

 
 ○

 
연

결
선

은
 

수
액

채
취

 
완

료
 

후
에

는
 

제
거

하
여

 
폐

기
하

되
, 

채
취

자
는

 
호

스
를

 

설
치

할
 때

 수
액

채
취

지
 입

구
에

 장
소

, 
면

, 
채

취
본

수
, 

채
취

기
간

 등
 수

액

채
취

 구
역

임
을

 확
인

할
 

수
 

있
도

록
 표

시
하

여
야

 
함

.

 
 ○

 
수

액
 

집
수

통
은

 
스

테
인

스
 

는
 

라
스

틱
 

용
기

를
 

이
용

하
고

 
야

생
동

물
 

등
에

 의
한

 이
물

질
이

 유
입

되
지

 않
도

록
 하

여
 외

부
인

이
 조

작
할

 수
 없

도
록

 

잠
장

치
․

시
설

을
 설

치
하

며
, 

수
액

 채
취

자
는

 집
수

통
 

에
 

수
액

채
취

허
가

 

표
지

을
 설

치
·

리
하

여
야

 함
.

 
다

) 
유

통
리

 
 ○

 
｢식

품
생

법
｣등

 
련

법
령

에
 

따
라

 
수

액
유

통
을

 
할

 
때

에
는

 
수

액
이

 
변

질

되
지

 
않

도
록

 
식

품
의

 
기

 
 

규
격

에
서

 
정

한
 

보
존

 
 

유
통

기
을

 
수

하
여

야
 

함
.



-
 
2
8
2
 -

  
○
 

용
기

의
 

재
질

은
 

P
E

T
 

는
 

유
리

용
기

등
 

식
품

용
 

기
구

 
 

용
기

·포
장

에
서

 

정
한

 
기

 
 

규
격

에
 

합
한

 
재

질
의

 
제

품
을

 
사

용
하

여
야

 
하

며
, 

매
용

 

수
액

제
품

에
는

 식
품

등
의

 표
시

기
에

 따
라

 한
표

시
사

항
을

 표
시

하
여

야
 함

.

  
  

* 
｢기

구
 

 용
기

포
장

의
 기

 
 규

격
｣
 

 ｢
식

품
등

의
 표

시
기

｣
 규

정
 

수

  
  

* 
참

고
 2

 ‘
수

액
 

매
용

기
 표

시
기

’ 
참

고

기
에

 맞
는

 표
시

가
 없

이
 식

품
을

 
매

하
거

나
 

매
할

 목
으

로
 수

입
·진

열
·운

반
하

거
나

 

업
에

 사
용

한
 경

우
 ｢

식
품

생
법
｣제

97
조

에
 따

라
 징

역
 

는
 벌

에
 처

함

  
○
 

살
균

공
정

을
 거

친
 수

액
은

 
‘가

공
식

품
’에

 해
당

하
므

로
 

이
를

 제
조

·
매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식

품
생

법
｣에

 
따

른
 

업
등

록
 

는
 

업
신

고
 

차
를

 
수

하
여

야
 함

.

  
  

 ※
 가

열
 없

이
 여

과
와

 U
V

 처
리

만
 거

친
 수

액
은

 가
공

식
품

이
 아

닌
 임

산
물

에
 해

당

  
  

-
 수

액
을

 살
균

하
여

 유
통

·
매

하
는

 
경

우
 :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업

등
록

  
  

* 
식

품
을

 
제

조
･

가
공

(살
균

 
포

함
)하

는
 

경
우

 
｢

식
품

생
법
｣
 

제
3

7조
제

5항
에

 
따

라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업
등

록

  
  

-
 

살
균

공
정

을
 거

친
 수

액
을

 식
품

제
조

업
소

에
서

 직
 최

종
소

비
자

에
게

 
매

하
는

 
경

우
 :

 
즉

석
매

제
조

·가
공

업
 

업
신

고

  
  

* 
제

조
･

가
공

한
 식

품
을

 
제

조
･가

공
업

소
에

서
 

직
 

최
종

소
비

자
에

게
 

매
하

는
 

경
우

 

｢ 식
품

생
법

｣
 제

3
7

조
제

4항
에

 따
라

 즉
석

매
제

조
･

가
공

업
 

업
신

고

업
등

록
 

는
 

업
신

고
를

 
반

한
 

경
우

 
｢식

품
생

법
｣제

95
조

 
 

제
97

조
에

 
따

라
 

징
역

 
는

 벌
에

 처
하

거
나

 병
과

할
 수

 있
음

  
○
 

살
균

공
정

을
 

거
치

는
 

수
액

은
 
｢식

품
생

법
｣제

31
조

에
 

따
라

 
제

품
제

조
일

을
 

기
으

로
 

3개
월

마
다

 
1회

 
이

상
 

자
가

품
질

검
사

 
실

시
하

고
, 

련
 

기
록

서
는

 

2년
간

 
보

하
여

야
 함

.

  
  

* 
‘식

품
등

의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식

품
의

약
품

안
처

고
시

 
제

20
1

7-
10

3
호

)’으
로

 
지

정
된

 

항
목

(이
물

, 
장

균
군

)에
 

하
여

 검
사

 실
시

자
가

품
질

검
사

 실
시

를
 

반
한

 경
우

 ｢
식

품
생

법
｣ 

제
76

조
에

 따
라

 품
목

제
조

정
지

 

등
 행

정
처

분

  
○
 

허
가

권
자

는
 

수
액

의
 

채
취

․
유

통
의

 
품

질
유

지
 

 
안

․
생

리
 

등
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샘
을

 
채

취
하

여
 

문
기

에
 

품
질

․
세

균
검

사
를

 

의
뢰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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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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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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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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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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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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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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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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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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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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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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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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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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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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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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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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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취

제
한

 
연

도
를

 
지

정
하

는
 

수
액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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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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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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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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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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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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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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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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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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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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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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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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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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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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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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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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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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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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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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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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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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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시

내
용

1
제

품
명

내
용

물
의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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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자
 

는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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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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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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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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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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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양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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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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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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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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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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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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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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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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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
 짧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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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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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랍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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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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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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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려

가
 있

거
나

 소
비

자
가

 잘
못

 이
해

할
 수

 있
는

 

기
술

(記
述

),
 

그
림

 등
의

 
다

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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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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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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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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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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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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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지

원
(산

림
청

 소
 사

유
시

설
)

품
목

별
규

격
단

 
단

가
(원

)
 비

고
 

ㅇ
 산

림
시

설
 복

구
표

고
재

배
사

(표
모

델
 

표
고

양
묘

)
㎡

2
7,

00
8

　

　
표

고
재

배
사

(톱
밥

배
지

 
표

고
양

묘
)

㎡
4

4,
93

1
　

　
추

비
가

림
-

개
량

형
(개

폐
기

없
음

)
㎡

6,
60

5
　

　
추

비
가

림
-

개
량

형
(수

동
개

폐
기

)
㎡

6,
82

7
　

　
추

비
가

림
-

연
동

형
(자

동
개

폐
기

)
㎡

8,
89

9
　

　
추

비
가

림
-

우
산

형
(수

동
개

폐
기

)
㎡

9,
73

8
　

　
추

비
가

림
-

우
산

형
(자

동
개

폐
기

)
㎡

1
0,

16
2

　

ㅇ
 임

업
시

설
 철

거
비

(필
요

할
 

경
우

)
지

수
재

난
지

수
의

 
10

%
　

ㅇ
 

(산
림

작
물

 
복

구
)

표
고

자
목

(1
.2

m
)

본
3,

13
9

　

 
 

잔
디

(
종

생
산

비
)

㎡
1,

45
9

　

　
조

경
수

분
재

(묘
목

기
)-

조
경

수
㎡

5,
80

6
　

　
조

경
수

분
재

(묘
목

기
)-

분
재

㎡
5,

80
6

　

　
유

실
수

(묘
목

기
)-

밤
㎡

10
7

　

　
유

실
수

(묘
목

기
)-

추
㎡

19
9

　

　
유

실
수

(묘
목

기
)-

떫
은

감
㎡

17
5

　



-
 
2
8
6
 -

품
목

별
규

격
단

 단
가

(원
)

 
비

고
 

　
유

실
수

(묘
목

기
)-

호
두

㎡
3

22
　

　
유

실
수

(묘
목

기
)-

은
행

㎡
2

84
　

　
야

생
화

(종
자

, 
비

료
)

㎡
8

94
　

　
산

림
작

물
(묘

목
기

)-
약

용
류

㎡
1,

50
5

　

　
산

림
작

물
(묘

목
기

)-
복

분
자

㎡
6

55
　

　
산

림
작

물
(묘

목
기

)-
머

루
㎡

1,
75

0
　

　
산

림
작

물
(묘

목
기

)-
다

래
㎡

1,
56

0
　

　
산

림
작

물
(종

자
)-

도
라

지
㎡

1,
00

3
　

　
산

림
작

물
(종

자
)-

더
덕

㎡
1,

05
8

　

　
산

림
작

물
(종

자
)-

두
릅

㎡
1,

84
7

　

　
산

림
작

물
(종

자
)-

취
나

물
㎡

6
90

　

　
산

림
작

물
(종

자
)-

산
양

삼
㎡

3
,3

37
　

　
산

림
작

물
(종

자
)-

약
류

㎡
9

39
　

　
산

림
작

물
(종

균
)-

표
고

톱
밥

배
지

㎡
1

9
,1

03
　

ㅇ
 

농
약

병
해

충
방

제
(산

채
류

)
㎡

7
6

　

　
병

해
충

방
제

(수
실

류
)

㎡
1

1
0

　

　
병

해
충

방
제

(산
양

삼
, 

약
류

)
㎡

7
8

　

　
병

해
충

방
제

(약
용

류
)

㎡
8

5
　

　
병

해
충

방
제

(야
생

화
)

㎡
3

2
9

　

제
3조

(재
검

토
기

한
)  

산
림

청
장

은
 
｢훈

령
ㆍ

규
 

등
의

 
발

령
 

 
리

에
 

한
 

규
정
｣에

 

따
라

 
이

 
고

시
에

 
하

여
 

20
19

년
 

1월
 

1
일

 
기

으
로

 
매

 
3년

이
 

되
는

 
시

(매
 

3년
째

의
 

12
월

 
3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마
다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
2

01
8

.1
2.

26
.>

이
 고

시
는

 발
령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산
림

청
고

시
 

제
2

01
6

-
85

호
(2

01
6

.9
.2

0
.)

제
1

조
(목

)  
이

 
고

시
는

 
「

산
지

리
법

 
시

행
규

칙
」

 
제

42
조

제
2항

의
 

규
정

에
 

따
라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의

 
시

설
지

 
복

구
를

 
하

여
 

용
하

여
야

 
할

 

공
종

 등
에

 
한

 시
방

서
의

 작
성

기
과

 작
성

방
법

을
 규

정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제
2

조
(용

어
의

 정
의

)  
이

 규
정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1

. 
"임

산
물

 
운

반
로

"라
 

함
은

 산
림

에
서

 
생

산
된

 임
산

물
(토

석
을

 
제

외
한

다
)을

 

운
반

하
기

 
하

여
 일

시
으

로
 산

림
 

내
에

 설
치

하
는

 통
로

를
 

말
한

다
.

 
 2

. 
"작

업
로

"라
 함

은
 임

산
물

의
 생

산
·

리
를

 
하

여
 산

림
 내

에
 설

치
하

는
 통

로
를

 

말
하

며
, 

임
도

 
 

임
산

물
 운

반
로

를
 제

외
한

다
.

제
3

조
(임

산
물

 
운

반
로

 
시

방
서

 
작

성
기

)  
①

 
임

산
물

 
운

반
로

 
시

설
지

에
 

한
 

복
구

공
종

의
 

용
기

은
 별

표
 

1과
 같

다
.

 
 ②

 간
벌

작
업

지
 등

 지
형

 
는

 산
림

의
 여

건
상

 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씨

뿌
리

기
 

공
종

 
는

 
나

무
심

기
 

공
종

을
 

제
외

할
 

수
 

있
으

며
,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로
부

터
의

 
조

림
비

 
보

조
가

 
계

획
되

어
 

있
는

 
경

우
에

는
 

나
무

심
기

 
공

종
을

 제
외

할
 수

 있
다

.

제
4

조
(작

업
로

 
시

방
서

 
작

성
기

)  
①

 
작

업
로

 
시

설
지

에
 

한
 

복
구

공
종

의
 

용
기

은
 별

표
 2

와
 같

다
.

 
 ②

 
지

형
 

는
 

산
림

의
 

여
건

상
 

녹
화

가
 

불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새
심

기
, 

씨
뿌

리
기

, 
비

탈
덮

기
 등

의
 

공
종

을
 제

외
할

 수
 있

다
.

제
5

조
(복

구
공

종
별

 공
법

)  
복

구
공

종
별

 복
구

공
법

은
 별

표
 

3과
 같

다
.

제
6

조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시
방

서
 

작
성

방
법

 
등

)  
①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시
방

서
는

 다
음

 
각

 
호

를
 포

함
하

여
 작

성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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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조
 

 
제

4조
의

 
규

정
에

 
의

한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상

, 
용

기

, 
복

구
공

종
 

 해
당

되
는

 사
항

  
2.

 별
표

 
3의

 규
정

에
 의

한
 복

구
공

종
별

 
공

법
 

 해
당

되
는

 사
항

  
②

 
시

방
서

에
는

 노
선

구
역

도
를

 
첨

부
하

여
야

 한
다

. 

  
③

 
노

선
구

역
도

는
 별

표
 4

를
 참

고
하

여
 다

음
 각

 호
를

 포
함

하
여

 작
성

하
여

야
 한

다
.

  
1.

 노
선

 
 

복
구

상
 

구
역

을
 표

시
한

 임
야

도
(1

/6
,0

00
)

  
2

. 
복

구
상

 구
역

별
로

 복
구

공
종

 
 수

량
을

 표
시

한
 

견
취

도

  
④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시
방

서
는

 
별

지
 

제
1호

서
식

 
 

별
지

 
제

2호

서
식

에
 의

한
다

. 

  
⑤

 
임

산
물

 
운

반
로

 
 

작
업

로
 

시
방

서
는

 
산

지
를

 
복

구
하

여
야

 
하

는
 

자
가

 
직

 

작
성

하
여

 
제

출
할

 수
 있

다
.

제
7

조
(재

검
토

기
한

) 
산

림
청

장
은

 
이

 
고

시
에

 
하

여
「

훈
령

·
규

 
등

의
 

발
령

 

 
리

에
 

한
 

규
정

」
(

통
령

훈
령

 
제

33
4

호
)에

 
따

라
 

2
01

7
년

 
1월

 
1일

 
기

으
로

 
매

3
년

이
 

되
는

 
시

(매
 

3
년

째
의

 
1

2
월

 
3

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마

다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
제

20
0

9-
7

9호
, 

2
00

9
.8

.2
4.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정
은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다

른
 

규
정

의
 

폐
지

)  
운

재
로

 
 

작
업

로
 

시
설

지
 

복
구

를
 

한
 

시
방

서
 

작
성

기
(산

림
청

 고
시

 
제

2
0

0
5

-
1

0
8

호
, 

2
0

0
5

.1
2

.1
2

.)
은

 
이

를
 폐

지
한

다
.

부
 

 칙
 

<
제

20
1

3-
3

4호
, 

2
01

3
.5

.2
2.

>

제
1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발

령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제

20
1

6-
8

5호
, 

2
01

6
.9

.2
0.

>

 이
 고

시
는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별
표

 
1]

임
산

물
운

반
로

 시
설

지
 복

구
공

종
 

용
기

 상
용

기
복

구
공

종

노
  

면

폭
땅

고
르

기
횡

단
배

수
로

2m
 미

만
×

○

2
m

이
상
∼

3
m

이
하

○
○

ㆍ
성

토

사
면

높
 이

씨
뿌

리
기

 
나

무
심

기
 

사
면

다
짐

토
2

m
미

만
×

×
×

2
m

이
상

○
○

○

성
토

2
m

미
만

×
×

○

2
m

이
상

○
○

○

기
 타

 1
. 

재
해

의
 

방
 

등
 

필
요

할
 

경
우

 
지

 
여

건
에

 
합

한
 

공
종

을
 

가
감

하
여

 

반
하

되
, 

사
방

기
술

교
본

(정
부

간
행

물
등

록
번

호
 

11
-

14
00

00
0-

00
66

73
-

14
, 

2
01

4
. 

12
 산

림
청

 발
간

)의
 공

법
을

 
용

할
 수

 있
다

.

 2
. 

경
사

가
 

하
여

 
토

사
유

출
ㆍ

산
사

태
 

등
의

 
피

해
가

 
우

려
되

는
 

곳
에

는
 

임
산

물
 운

반
로

를
 시

설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별
표

 
2]

작
업

로
 시

설
지

 복
구

공
종

 
용

기

 상
용

기
복

구
공

종

노
  

면

폭
땅

고
르

기
횡

단
배

수
로

2m
 미

만
×

○

2m
이

상
∼

3m
이

하
○

○

ㆍ
성

토

사
  

  
면

높
 이

산
돌

쌓
기

, 

통
나

무
쌓

기
,

통
나

무
울

(짱
)얽

기

 1
 

새
심

기
, 

씨
뿌

리
기

, 

비
탈

덮
기

 1
 

사
면

다
짐

 

토
2

m
미

만
×

×
×

2
m

이
상

○
○

○

성
토

2
m

미
만

×
○

○

2
m

이
상

○
○

○

기
  

타

 1
. 

재
해

의
 

방
 등

 필
요

할
 경

우
 

지
 여

건
에

 
합

한
 공

종
을

 가
감

하
여

 반

하
되

, 
사

방
기

술
교

본
(정

부
간

행
물

등
록

번
호

 
11

-
14

00
0

00
-

0
06

6
73

-
1

4,
 

20
1

4.
 

12
 산

림
청

 발
간

)의
 공

법
을

 
용

할
 수

 있
다

.

 2
. 

경
사

가
 

하
여

 토
사

유
출

ㆍ
산

사
태

 등
의

 피
해

가
 우

려
되

는
 곳

에
는

 작
업

로
를

 

시
설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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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3
]

복
구

공
종

별
 

복
구

공
법

(제
5

조
련

)

1.
 산

돌
쌓

기

  
비

탈
면

에
 

한
 

안
정

을
 

도
모

할
 

수
 

있
도

록
 

하
되

, 
1m

 
이

하
의

 
높

이
로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비

탈
면

의
 높

이
가

 3
m

 이
상

인
 경

우
 2

단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2.
 통

나
무

 
쌓

기

  
가

. 
1.

0m
정

도
의

 
말

뚝
을

 
1.

0m
 

내
외

의
 

간
격

으
로

 
박

고
 

이
것

에
 

붙
여

서
 

횡
목

을
 

놓
아

 그
 

에
 길

이
 0

.7
∼

1.
0m

내
외

의
 공

목
을

 0
.5
∼

1.
0m

내
외

의
 간

격
으

로
 

설
치

하
며

 이
것

을
 

횡
목

에
 고

정
시

켜
야

 
한

다
.

  
나

. 
그

 사
이

에
 

토
사

와
 자

갈
 

등
으

로
 채

우
고

 다
지

기
를

 한
다

. 

0.
6

m

0
.9

m

말
뚝

횡
목

공
목

잡
목

삽
주

심
기

말
뚝

공
목

횡
목

잡

토
사

  
  

 
  

 
  

 
 <

정
면

도
 

시
>

  
 

  
 

  
 

  
 

  
 

 <
측

면
도

 
시

>

3.
 통

나
무

 
울

(짱
)얽

기

  
가

. 
직

경
 1

0c
m

 이
상

 원
목

을
 층

으
로

 걸
침

하
고

 연
철

선
 등

을
 사

용
하

여
 말

뚝
에

 

고
정

시
킨

다
.

  
나

. 
노

면
을

 
기

으
로

 
ㆍ

성
토

사
면

을
 

향
하

여
 

계
단

식
으

로
 

단
끊

기
를

 
한

다
. 

다
만

 성
토

면
의

 경
우

 노
면

경
계

에
서

 3
0∼

50
cm

 하
단

지
 부

터
 설

치
한

다
.

 
 다

. 
걸

침
 사

이
는

 가
는

 잔
가

지
나

 우
죽

, 
돌

 등
을

 채
우

고
 되

메
우

기
 하

여
야

 한
다

.

 
 라

. 
말

뚝
박

기
는

 지
표

면
과

 수
직

되
게

 한
다

.

1.
0

m

0.
5

m

새
류

0.
1

m

말
뚝

섶

통
나

무

식
재

묘
목

2
.0
∼

2.
5

m

<
통

나
무

울
짱

얽
기

 
시

>

4
. 

새
심

기

 
 가

. 
새

류
(새

, 
솔

새
, 

개
솔

새
, 

억
새

 등
)의

 풀
포

기
를

 시
공

지
 조

건
에

 따
라

 
심

기
, 

심
기

, 
흩

어
심

기
 

 
당

한
 공

법
을

 선
택

하
여

 
용

할
 수

 있
다

.

 
 나

. 
심

기
 

주
간

(株
間

)간
격

, 
심

기
 

간
격

 
 

흩
어

심
기

 
간

격
은

 
20
∼

30
cm

 

내
외

로
 하

고
, 

흩
어

심
기

의
 경

우
 에

는
 서

로
 어

나
게

 배
식

 하
여

야
 한

다
.

심
기

심
기

흩
어

심
기

<
심

기
, 

심
기

, 
흩

어
심

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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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

탈
덮

기

  
짚

, 
거

, 
섶

, 
망

, 
합

성
재

 등
을

 
사

용
할

 수
 있

다
.

6
. 

씨
뿌

리
기

 

  
가

. 
뿌

리
기

  
  

(1
) 

비
탈

면
에

 
높

이
 

30
∼

5
0

cm
 

내
외

 
마

다
 

나
비

 
1

5∼
20

cm
 

내
외

의
 

수
평

계
단

을
 

설
치

하
고

, 
계

단
 

안
에

 
약

 
1

0c
m

정
도

의
 

종
구

(깊
이

 
약

 
2∼

3
cm

)를
 

며
 

그
 

구
덩

이
에

 
시

비
와

 
객

토
 

등
을

 
하

고
 

그
 

에
 

종

할
 수

 있
다

.

  
  

(2
) 

종
 후

 잘
 밟

아
주

고
 다

시
 약

간
의

 흙
으

로
 덮

어
주

고
, 

그
 

에
 짚

이
나

 

산
풀

을
 덮

어
다

.

  
나

. 
흩

어
뿌

리
기

  
  

(1
) 

비
탈

면
에

는
 

뾰
족

한
 

괭
이

로
 

작
은

 
구

멍
을

 
만

들
거

나
 

수
평

으
로

 
작

은
 

골
을

 
다

.

  
  

(2
) 

종
자

는
 

양
성

(陽
性

)이
나

 
음

성
(陰

性
)의

 
본

류
와

 
목

본
류

를
 

발
아

 
진

 

처
리

 후
 

당
히

 조
합

할
 수

 있
다

.

  
  

(3
) 

종
자

, 
비

료
와

 비
토

를
 혼

합
한

 종
비

토
를

 비
탈

면
에

 골
고

루
 흩

어
 뿌

리
고

 

짚
으

로
 얇

게
 덮

은
 후

 새
끼

로
 고

정
시

킬
 수

 있
다

.

  
다

. 
뿌

리
기

  
자

갈
이

나
 

석
벽

(石
壁

) 
때

문
에

 
뿌

리
기

 
등

이
 

곤
란

한
 

지
역

에
 

뿌
리

기
를

 

할
 

수
 

있
다

.

7
. 

나
무

심
기

  
가

. 
나

무
심

는
 

구
덩

이
는

 
체

로
 

깊
이

와
 

지
름

을
 

20
cm

 
이

상
으

로
 

고
 

객
토

한
 

후
 심

어
야

 한
다

.

 
 나

. 
식

재
본

수
는

 
h

a당
 

4,
00

0∼
6,

00
0본

을
 

기
으

로
 

하
며

, 
척

박
한

 
임

지
에

서
도

 

생
장

이
 양

호
한

 수
종

을
 선

택
하

여
 식

재
할

 수
 있

다
.

 
 다

. 
보

식
은

 계
속

 2
본

 이
상

 고
사

한
 경

우
 실

행
하

고
 사

후
리

를
 철

히
 해

야
 한

다
.

8
. 

횡
단

배
수

로
 

 
 가

. 
횡

단
배

수
로

는
 

강
우

 
시

 
배

수
를

 
용

이
하

게
 

하
기

 
하

여
 

작
업

로
 

노
면

을
 

횡
단

하
여

 
시

설
하

는
 

배
수

로
로

서
 

노
면

의
 

물
 

흐
름

 
방

향
과

 
사

각
(斜

角
)을

 

이
루

도
록

 
하

되
, 

깊
이

 
20

cm
 

,
비

 
20

cm
 

내
외

의
 

떼
수

로
 

등
을

 
시

설
하

며
, 

설
치

간
격

은
 

20
m

를
 

원
칙

으
로

 
하

되
 

지
역

여
건

 
등

에
 

따
라

 
설

치
간

격
을

 

40
m

 
까

지
 

조
정

할
 

수
 

있
다

. 
단

, 
계

곡
부

에
 

배
수

로
를

 
설

치
할

 
경

우
에

는
 

물
 흐

름
 

방
향

과
 같

도
록

 시
설

한
다

. 

횡
단

배
수

로

임
산

물
 운

반
로

ㆍ
작

업
로

<
횡

단
배

수
로

 
시

>

 
 나

. 
수

로
를

 시
설

하
는

 
신

 직
경

 2
0c

m
 이

상
의

 간
벌

목
 등

을
 이

용
하

여
 작

업
로

에
 

횡
단

하
여

 당
해

 간
벌

목
의

 1
/2

 내
외

의
 깊

이
로

 묻
어

 배
수

로
를

 
신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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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구
역

도
(제

6
조

제
3

항
련

)

<
임

야
도

 
시

>

시
 

0

1
2

3
4

5

6

7

(3
)

8
9

1
0

(2
)

(1
)

노
선

길
이

0
.5

km

복
구

상
구

역

(1
)-

(3
)

구
간

간
격

5
0m

비
고

<
견

취
도

 
시

(1
)>

횡
단

배
수

로

2
0

m
∼

4
0

m

산
돌

쌓
기

, 
통

나
무

쌓
기

,
통

나
무

울
(짱

)얽
기

새
심

기
, 

종
자

종
, 

나
무

심
기

, 
씨

뿌
리

기
비

탈
덮

기
, 

사
면

다
짐

2
m

내
외

3
m

 
과

지

땅
고

르
기

복
구

상
구

역

(1
)

복
구

 공
종

산
돌

쌓
기

씨
뿌

리
기

사
면

다
짐

횡
단

배
수

로

수
량

1
5

m
2

0
m

2

5
0

m
2

2
개

소

〔
별

지
 

제
1

호
서

식
〕

복
구

상
구

역

(1
)

복
구

 공
종

산
돌

쌓
기

씨
뿌

리
기

사
면

다
짐

횡
단

배
수

로

수
량

1
5

m
2

0
m

2

5
0

m
2

2
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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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2호

서
식

]

제
  

  
정

 2
01

0
. 

2.
 1

. 

  
  

  
  

 개
  

  
정

 2
0

14
.1

0
.2

1.
 

  
  

  
  

 개
  

  
정

 2
0

17
.1

0
.1

6
. 

개
  

  
정

 2
01

9
. 

9.
 3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  
이

 
지

침
은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원

으
로

 
설

치
한

 
임

산
물

 

산
지

유
통

시
설

(자
의

 
일

부
를

 
지

원
받

은
 

시
설

물
을

 
포

함
한

다
)에

 
하

여
 

그
 

리
기

과
 

차
를

 
정

함
으

로
써

 
시

설
물

을
 

효
율

으
로

 
리

하
고

, 
지

원
사

업
의

 

실
효

성
을

 제
고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제
2

조
(용

어
의

 
정

의
)  

①
 

“임
산

물
 

산
지

유
통

시
설

”(
이

하
 

‘산
지

유
통

시
설

’이
라

한
다

)이
란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원
으

로
 

설
치

된
 시

설
물

로
서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제
8조

 ‘
임

산
물

 소
득

원
의

 지
원

 
상

 품
목

’

으
로

 
정

하
는

 
단

기
임

산
물

의
 

집
하

·선
별

·포
장

장
, 

온
장

시
설

 
등

 
건

축
물

과
 

선
별

기
, 

포
장

기
, 

지
게

차
, 

냉
동

탑
차

 
등

 
유

통
장

비
 

 
기

계
시

설
을

 말
한

다
.

 
 ②

 
“사

업
자

”란
 

임
산

물
 

생
산

자
 

는
 
｢ 농

업
･농

 
 

식
품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
4

조
에

 
따

른
 

생
산

자
 

단
체

로
서

 
산

림
조

합
, 

농
조

합
법

인
, 

농
업

회
사

법
인

 

등
을

 
말

한
다

.

제
3

조
(

용
범

) 
산

지
유

통
시

설
 

리
업

무
는

 
｢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 

등
에

서
 

특
별

히
 

정
한

 
것

을
 

제
외

하
고

는
 본

 지
침

에
 따

른
다

.

제
2

장
 시

설
물

 
리

제
4

조
(시

설
물

의
 

등
록

 
 

등
기

) 
①

 
사

업
자

는
 

시
설

물
의

 
공

 
는

 
취

득
과

 

동
시

에
 

이
를

 
특

별
자

치
시

, 
시

ㆍ
군

ㆍ
구

(‘
자

치
구

’를
 

말
하

며
, 

이
하

 
‘시

･ 군
’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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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

)의
 

건
축

물
 

리
장

에
 

등
록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사
업

자
가

 
법

인
이

 
아

닌
 

생
산

자
단

체
인

 경
우

에
는

 단
체

명
의

 
는

 공
동

 명
의

로
 등

록
을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항
에

 
의

해
 

건
축

물
리

장
에

 
등

록
을

 
한

 
시

설
물

은
 

1
개

월
 

이
내

에
 

할
 등

기
소

에
 소

유
권

을
 나

타
내

는
 등

기
를

 
하

여
야

 한
다

.

  
③

 
보

조
사

업
자

등
은

 
요

재
산

 
 부

동
산

에
 

한
 소

유
권

 등
기

를
 할

 때
에

는
 

｢ 보
조

법
｣제

35
조

의
2에

 따
라

 
부

기
등

기
 

조
치

 등
을

 하
여

야
 한

다
.

제
5

조
(사

후
리

 
등

)  
①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원

으
로

 
설

치
한

 
산

지

유
통

시
설

의
 

사
후

리
기

간
은

 
건

축
물

 
 

부
속

설
비

의
 

경
우

 
공

일
로

부
터

 

1
0

년
, 

기
타

 기
계

ㆍ
장

비
는

 구
입

일
로

부
터

 
5

년
으

로
 한

다
.

  
②

 
제

1
항

의
 

사
후

리
기

간
의

 
용

 
시

 
사

업
자

가
 

산
지

유
통

시
설

과
 

련
된

 

보
조

을
 

추
가

로
 

지
원

받
아

 
건

축
물

을
 

개
ㆍ

보
수

한
 

경
우

에
는

 
개

ㆍ
보

수
가

 

종
료

된
 때

로
부

터
 1

0
년

의
 사

후
리

기
간

을
 추

가
로

 
용

한
다

.

  
③

 
특

별
자

치
시

장
,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이

하
 

“시
장

ㆍ
군

수
”라

 
한

다
) 

산
지

유
통

시
설

의
 

건
축

물
 

 
부

속
설

비
와

 
기

계
･ 장

비
에

 
하

여
 

[별
표

 
1]

의
 

임
산

물
 

산
지

유
통

시
설

 
리

장
을

 
작

성
･

리
하

여
야

 한
다

.

  
④

 
시

장
･군

수
는

 
매

년
 

1회
(1

2월
말

 
기

) 
사

후
리

기
간

의
 

경
과

유
무

를
 

조
사

하
여

 사
후

리
기

간
이

 경
과

한
 산

지
유

통
시

설
은

 사
후

리
 해

제
 검

토
･조

치
를

 

한
 후

 즉
시

 특
별

시
장

, 
역

시
장

, 
도

지
사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
시
･ 도

지
사

’라
 

한
다

)에
게

 
보

고
하

고
, 

시
･

도
지

사
는

 
그

 
결

과
를

 
산

림
청

장
에

게
 

매
년

 
3

월
말

까
지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6

조
(재

산
처

분
의

 
제

한
)  

①
 

사
업

자
는

 
사

후
리

기
간

 
동

안
 

산
지

유
통

시
설

을
 

선
량

한
 

리
자

의
 

주
의

의
무

를
 

다
하

여
 

지
원

목
로

 
운

ㆍ
리

하
여

야
 

한
다

.

  
②

 
국

가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지
원

으
로

 
취

득
한

 
건

축
물

 
 

부
속

설
비

와
 

기
계
･ 장

비
를

 
사

후
리

기
간

 
내

에
 

처
분

(목
외

 
사

용
, 

양
도
･교

환
･

여
, 

담
보

 

제
공

)할
 

때
에

는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제
3

5조
에

 
따

라
 

산
림

청
장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③

 
산

림
청

장
, 

시
ㆍ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는

 제
2항

에
 따

른
 재

산
처

분
의

 승
인

이
 

있
는

 경
우

에
 [

별
표

 3
]의

 
요

재
산

처
분

 승
인

리
장

을
 작

성
하

고
 분

기
별

로
 

리
장

의
 

승
인

기
간

 
 

조
건

 
등

을
 

확
인

하
여

 
승

인
기

간
 

연
장

, 
담

보
제

공
 

해
지

 
요

청
 등

의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제
3

장
 운

지
도

 
 

검

제
7

조
(운

활
성

화
 

지
원

)  
①

 
시

ㆍ
도

지
사

 
 

시
장

ㆍ
군

수
는

 
매

년
 

산
지

유
통

시
설

의
 

활
용

실
태

를
 

조
사

하
여

 
산

지
유

통
시

설
에

 
한

 
운

활
성

화
 

책
을

 

수
립

ㆍ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②

 
시

·도
지

사
 

 
시

장
·군

수
는

 
할

지
역

의
 

산
지

유
통

시
설

이
 

지
원

 
목

로
 

사
용

되
고

 
있

는
지

를
 

확
인

하
여

야
 

하
며

, 
효

율
으

로
 

운
될

 
수

 
있

도
록

 
지

도
·

감
독

을
 하

여
야

 
한

다
.

제
8

조
(지

도
ㆍ

검
 

 
운

실
태

 
조

사
) 

①
 

산
지

유
통

시
설

의
 

사
후

리
를

 
하

여
, 

시
장

ㆍ
군

수
는

 
사

후
리

담
당

자
를

 
지

정
하

여
 

자
체

 
수

립
한

 
계

획
에

 
따

라
 

산
지

유
통

시
설

에
 

하
여

 
연

 
2회

 
이

상
의

 
지

 
지

도
･

검
과

 
[별

표
 

2]
에

 
따

른
 

운
실

태
조

사
를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②

 
시

장
·군

수
는

 
제

1항
에

 
따

른
 

운
실

태
조

사
결

과
를

 
요

재
산

의
 

등
기

부

등
본

 
 

지
원

장
비

 
사

진
 

등
의

 
증

빙
자

료
를

 
첨

부
하

여
 

시
·도

지
사

에
게

 
보

고

하
고

, 
시

·도
지

사
는

 
그

 
결

과
를

 
산

림
청

장
에

게
 

매
년

 
3월

말
과

 
9월

말
까

지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항

에
 따

른
 운

실
태

조
사

시
 등

기
부

등
본

을
 열

람
 

는
 발

받
아

 근
당

 

설
정

 
여

부
 

등
을

 
확

인
하

여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에
 따

라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제
9

조
(경

부
실

업
체

의
 

리
 

등
) 

①
 

시
장

ㆍ
군

수
는

 
제

8
조

에
 

의
한

 
지

도
ㆍ

검
 

 
운

실
태

조
사

 
결

과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유

로
 

계
속

인
 

운
이

 
곤

란
하

다
고

 
단

되
는

 
산

지
유

통
시

설
에

 
해

서
는

 
｢보

조
 

리
에

 
한

 
법

률
｣
 

 
｢

농
림

축
산

식
품

분
야

 
재

정
사

업
리

 
기

본
규

정
｣에

 



-
 
2
9
3
 -

따
라

 
보

조
 

 
보

조
 

잔
존

액
 

반
환

에
 

필
요

한
 

조
치

를
 

하
고

 
그

 
결

과
를

 

시
ㆍ

도
지

사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1

. 
보

조
을

 사
업

목
로

 사
용

하
지

 아
니

한
 

때

  
2.

 보
조

으
로

 
충

당
한

 시
설
･

장
비

 등
을

 임
업

 
외

의
 용

도
로

 
사

용
한

 때

  
3.

 
계

 
기

에
 허

 
자

료
를

 제
출

하
여

 보
조

받
은

 사
실

이
 확

인
된

 
때

  
4.

 
부

도
, 

폐
･휴

업
, 

사
업

포
기

, 
채

무
자

의
 사

망
 

는
 계

획
된

 사
업

을
 1

년
 이

상
 

추
진

하
지

 
아

니
하

여
 

지
원

목
 

달
성

이
 불

가
능

하
다

고
 

단
될

 
때

  
②

 
시

ㆍ
도

지
사

는
 제

1항
에

 따
라

 보
고

받
은

 결
과

에
 

하
여

 신
히

 검
토

하
고

 

그
 

결
과

를
 산

림
청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③

 
(삭

 
제

)

  
④

 
제

1
항

의
 

보
조

 
잔

존
액

은
 

본
 

지
침

 
제

5조
 

제
1항

의
 

사
후

리
 

기
간

을
 

기
으

로
 

잔
존

내
용

연
수

(내
용

연
수

에
서

 
사

용
연

수
를

 
차

감
한

 
연

수
)를

 
내

용

연
수

로
 나

 
값

에
 보

조
지

원
액

을
 

곱
한

 
액

으
로

 한
다

.

  
⑤

 
제

4항
의

 
내

용
연

수
와

 
사

용
기

간
은

 
｢ 법

인
세

법
 

시
행

규
칙
｣
 

[별
표

 
5]

의
 

“건
축

물
 등

의
 기

 내
용

연
수

 
 내

용
연

수
 범

표
” 

 [
별

표
 6

]의
 “

업
종

별
 

자
산

의
 기

내
용

연
수

 
 내

용
연

수
 범

표
”와

 본
 지

침
 제

5조
제

1항
의

 기
간

에
 

의
하

여
 이

를
 

산
정

한
다

.

제
1

0
조

(재
검

토
 기

한
)  

산
림

청
장

은
 이

 훈
령

에
 

하
여

「
훈

령
ㆍ

규
 등

의
 발

령
 

 
리

에
 

한
 

규
정

」
에

 
따

라
 

2
01

8
년

 
1월

 
1일

 
기

으
로

 
매

3
년

이
 

되
는

 

시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마
다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2

0
1

0
. 

2
. 

1
.)

제
1

조
(시

행
일

)  
본

 
지

침
은

 2
0

10
년

 2
월

 
1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경

과
규

정
)  

이
 

지
침

 
시

행
 

이
에

 
시

설
한

 
산

지
유

통
시

설
의

 
사

후
리

기
간

은
 

건
축

물
 

 
부

속
설

비
의

 
경

우
 

공
일

로
부

터
 

1
0

년
으

로
 

하
고

 
기

타
 

기
계

ㆍ
장

비
의

 
경

우
 구

입
일

로
부

터
 

5
년

으
로

 한
다

.

부
  

 
  

 
칙

(2
0

1
4

.1
0

.2
1

.)

본
 지

침
은

 
20

1
4년

 1
0

월
 

2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2
0

1
7

.1
0

.2
1

.)

이
 지

침
은

 
발

령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2
0

1
9

. 
9

. 
3

.)

이
 지

침
은

 
발

령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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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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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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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산

양
삼

이
란

!

 
1

. 
식

물
학

 분
류

 
 ◦

 과
명

 
: 

두
릅

나
무

과

 
 ◦

 종
명

 
: 

인
삼

 
 ◦

 학
명

 
: 
P
a
n
a
x
 
g
in
se
n
g

  
C

.A
. 

M
ey

er

 
 ◦

 
명

 
: 

W
il

d
 g

in
se

n
g

, 
F

or
es

t 
g

in
se

n
g

, 
C

u
lt

iv
at

ed
 g

in
se

n
g

 i
n

 t
h

e 
fo

re
st

 
 ◦

 
정

의
 

: 
산

양
삼

은
 산

지
에

서
 

종
하

거
나

 산
지

에
서

 양
묘

한
 종

묘
를

 이
식

하
여

 

농
약

을
 사

용
하

지
 않

고
 최

한
 자

연
에

 가
깝

게
 키

우
는

 삼
을

 말
한

다
.

 
2

. 
법

 분
류

 
 ◦

 
산

양
삼

은
「

산
지

리
법

」
제

2조
 제

1호
의

 
산

지
에

서
 

차
막

 등
 

인
공

시
설

을
 

설
치

하
지

 
아

니
하

고
 

생
산

되
는

 
삼

(건
조

된
 

것
을

 
포

함
한

다
)으

로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에
 

의
하

여
 

 
리

되
고

 
있

는
 

“특
별

리
 

임
산

물
”이

다
.

 
 ◦

 
산

양
삼

은
 

재
배

지
 

선
정

부
터

 
종

자
, 

종
묘

, 
식

재
, 

재
배

리
, 

품
질

검
사

, 
유

통
 

등
 모

든
 과

정
이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에

 의
거

 
리

ㆍ

감
독

되
고

 
있

으
며

 
산

지
(林

間
)에

서
 

종
 

는
 

이
식

하
여

 
인

 
시

설
 

없
이

 재
배

한
 

것
이

다
.

  
  
※
 

참
고

 
: 

인
삼

은
「

인
삼

 
산

업
법

」
규

정
에

 
의

하
여

 
농

지
(田

, 
畓

)에
서

 
인

인
 

토
양

개
량

과
 시

설
물

 등
을

 이
용

하
여

 재
배

한
 것

.

<
산

양
삼

>
<

인
  

삼
>



-
 
2
9
6
 -

3
. 

산
양

삼
 부

별
 명

칭

  
3

-
1

. 
산

양
삼

의
 생

장
부

별
 명

칭
과

 생
육

특
성

 
 

역
할

딸
(열

매
)

꽃
(화

경
)

구
(잎

자
루

)

잎 삼
(경

)

삼
(경

)
싹

(비
녀

꼭
지

)

턱
수

뇌
두

(삼
머

리
)

횡
치

(가
락

지
)

몸
통

(주
근

)

지
근

세
근

  
◦
 

열
매

 :
 

딸
이

라
고

도
 하

며
 씨

앗
을

 일
컫

는
 

말
이

다
.

  
◦
 

꽃
 :

 
화

경
이

라
고

도
 하

며
 삼

(경
)끝

에
서

 열
매

까
지

의
 부

를
 말

한
다

.

  
◦
 

구
 

 
: 

잎
자

루
이

며
 

삼
와

 
잎

이
 

연
결

된
 

기
로

 
뿌

리
의

 
생

육
상

태
에

 
따

라
 

최
 5

～
7구

까
지

 
형

성
된

다
.

  
◦
 

잎
 

 
: 

보
통

 3
～

5
엽

으
로

 
합

성
을

 통
한

 
단

백
질

 등
을

 
형

성
한

다
.

  
◦
 

삼
(경

) 
: 

잎
에

서
 뿌

리
로

 
양

분
을

 
공

한
다

.

  
◦
 

싹
 :

 
비

녀
꼭

지
라

고
도

 
하

며
 이

듬
해

에
 나

오
는

 
새

싹
(

)을
 말

한
다

.

  
◦
 

턱
수

 :
 

뇌
두

에
서

 
발

달
된

 뿌
리

이
다

. 
※
 

삼
 

뿌
리

로
 발

달
되

기
도

 
한

다
.

  
◦
 

뇌
두

 
: 

삼
의

 
머

리
를

 
일

컫
는

 
것

으
로

 
뿌

리
와

 
삼

의
 

연
결

부
를

 
말

하
며

, 

보
통

 1
년

에
 1

마
디

씩
 형

성
되

어
 자

란
 년

 수
를

 나
타

내
기

도
 한

다
.

  
◦
 

횡
치

 
: 

삼
의

 동
체

에
 주

름
이

 형
성

되
는

 것
으

로
 가

락
지

라
고

도
 하

며
 연

근
이

 

오
래

되
면

 
주

름
의

 골
이

 
깊

고
 그

 수
가

 많
아

지
기

도
 

한
다

.

  
◦
 

몸
통

 :
 

동
체

라
 불

리
며

 삼
의

 주
된

 
뿌

리
 부

분
을

 
말

한
다

.

  
◦
 

지
근

 :
 

몸
통

(주
근

)과
 세

근
을

 연
결

하
는

 뿌
리

를
 

말
한

다
.

  
◦
 

세
근

 
: 

양
분

을
 흡

수
하

는
 곳

으
로

 뿌
리

 성
장

 시
 발

생
하

여
 성

장
을

 멈
추

면
 

떨
어

지
기

도
 한

다
.

4
. 

생
육

 단
계

별
 온

도
 

응
성

 
4

-
1

. 
산

양
삼

 
생

장
기

간

 
 ◦

 
발

아
부

터
 

낙
엽

까
지

 
생

장
기

간
은

 
해

발
고

, 
지

역
에

 
따

라
 

차
이

가
 

있
으

나
 

보
통

 3
월

 상
순

～
1

0월
 상

순
까

지
 성

장
한

다
.

 
4

-
2

. 
연

 평
균

기
온

 
 ◦

 연
 평

균
기

온
은

 0
～

10
℃

가
 

합
하

고
 여

름
기

온
은

 2
0～

25
℃

가
 

하
다

.

 
 ◦

 산
양

삼
은

 3
0℃

이
상

의
 기

온
에

서
는

 
합

성
을

 하
지

 못
하

고
 호

흡
작

용
으

로
 

인
해

 
장

 
인

 양
분

소
모

가
 커

 생
리

 장
해

를
 

일
으

킨
다

.

 
 ◦

 
35
℃

에
 2

4시
간

 이
상

, 
30
℃

에
 7

일
 이

상
 지

속
될

 경
우

 고
온

장
해

를
 받

으
며

 

반
면

, 
내

한
성

은
 강

하
다

.

 
4

-
3

. 
생

육
단

계
별

 생
육

기
간

과
 

정
온

도

 
 ◦

 
씨

 
틔

우
기

 
단

계
 

: 
7

월
 

하
순

～
1

1월
 

순
, 

약
 

10
0일

로
 

정
온

도
는

 

5～
20
℃

이
다

.

 
 ◦

 발
아

 
단

계
 :

 
3

월
 상

ㆍ
순

으
로

 이
때

 
정

온
도

는
 

5～
15
℃

이
다

.

 
 ◦

 출
아

 
단

계
 :

 
3월

 하
순

～
4월

 상
순

으
로

 
정

온
도

는
 5

～
15

℃
이

다
.

 
 ◦

 
엽

 
단

계
 :

 
4

월
 

순
～

5
월

 상
순

으
로

 
정

온
도

는
 1

0
～

2
0℃

이
다

.

 
 ◦

 개
화

 
 결

실
 단

계
 :

 5
월

 
순

～
6월

 하
순

으
로

 
정

온
도

는
 2

0～
25
℃

이
다

.

<
발

아
>

<
출

아
>

<
엽

>

<
개

화
>

<
결

실
>

<
홍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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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생
육

 
 생

장
특

성

  
◦
 

산
양

삼
은

 
뿌

리
가

 
다

 
떨

어
져

 
나

가
고

 
뇌

두
 

부
분

만
 

있
어

도
 

스
스

로
 

치
유

하
여

 성
장

을
 하

므
로

 
타

 
작

물
에

 비
하

여
 자

가
 치

유
력

이
 매

우
 

강
한

다
.

  
◦
 

환
경

조
건

이
 맞

지
 않

으
면

 성
장

조
건

이
 맞

을
 

때
까

지
 휴

면
 

후
 

성
장

한
다

.

  
◦
 

산
양

삼
의

 연
근

별
 성

장
은

 보
통

 1
년

차
는

 1
구

 3
엽

, 
2년

차
는

 1
구

 5
엽

, 
3년

차
는

 
2구

 
3

엽
, 

5엽
, 

4년
차

는
 

2구
에

 
각

 
5엽

이
 

출
수

되
는

데
 

4년
차

부
터

 

양
 상

태
에

 따
라

 구
(

기
)의

 
형

성
 수

가
 달

라
진

다
.

  
◦
 

특
히

, 
환

경
조

건
이

 
부

합
하

면
 

2
년

차
, 

3년
차

도
 

3엽
으

로
 

출
수

하
기

도
 

한
다

.

  
◦
 

종
 재

배
의

 경
우

 
부

분
 5

～
6년

 이
상

이
 되

면
 개

화
하

여
 열

매
를

 맺
는

데
 

기
엔

 
2～

3개
, 

다
음

해
부

터
 

6～
7개

의
 

열
매

를
 

맺
는

 
등

 
해

마
다

 
그

 
수

가
 

늘
어

난
다

. 

  
◦
 

반
면

, 
종

근
의

 이
식

재
배

는
 

3년
생

부
터

 열
매

를
 맺

기
도

 
한

다
.

제
2

장
 

재
배

 
지

 환
경

1
. 

기
 

후

 
 ◦

 여
름

철
 비

교
 서

늘
한

 곳
으

로
 기

온
은

 2
5℃

이
하

가
 좋

으
며

 기
온

이
 높

을
 

경
우

 고
온

장
해

를
 

받
을

 수
 있

음
.

 
 ◦

 시
원

한
 바

람
이

 
불

고
 햇

빛
이

 
산

란
(부

서
져

)되
어

 비
치

는
 

곳
.

 
 ◦

 겨
우

내
 

이
 쌓

여
 

있
는

 곳
.

2
. 

지
형

조
건

 
 ◦

 
지

 
 

 
 

형
 

: 
곡

간
지

, 
산

록
경

사
지

, 
 

구
릉

지
인

 
곳

이
 

비
교

 
지

이
며

 

침
수

 우
려

 
 

환
경

오
염

의
 

험
이

 
없

는
 곳

.

 
 ◦

 
사

면
방

향
 

: 
재

배
지

의
 

조
건

이
 

합
당

할
 

경
우

 
경

사
방

향
은

 
가

리
지

 
않

으
나

 

동
일

 조
건

이
면

 북
향

, 
북

동
향

, 
북

서
향

, 
동

향
이

 
합

.

 
 ◦

 해
 발

 고
 :

 기
후

가
 

서
늘

하
고

 
통

풍
이

 잘
되

는
 고

지

  
  

  
  

  
  

  
  
※
 해

발
고

가
 낮

을
 경

우
 병

충
해

, 
조

류
 등

 
피

해
가

 발
생

할
 수

 있
음

.

 
 ◦

 
임

 
 

 
 

상
 

: 
침

엽
수

림
, 

활
엽

수
림

, 
혼

효
림

의
 모

든
 임

상
에

서
 재

배
가

 
가

능

하
나

 그
 

 침
활

혼
효

림
이

 
지

임
.

 
 ◦

 경
  

 
 사

 :
 자

연
배

수
가

 잘
되

는
 경

사
진

 
곳

.

  
  

  
  

  
  

  
 ※

 ｢
산

지
리

법
｣ 

은
 산

지
경

사
  

30
゜

이
상

을
 경

작
지

로
 인

정
하

지
 않

음
.

3
. 

토
 

양

 ◦
 

낙
엽

이
 많

이
 쌓

인
 비

옥
한

 부
식

질
의

 임
지

로
 

속
흙

과
 겉

흙
의

 
구

분
이

 되
는

 
곳

.]

 ◦
 산

도
는

 p
H

 
5.

5 
내

외
의

 
토

양
.

 ◦
 

토
양

 
습

도
는

 
흙

을
 

손
으

로
 

꽉
 

쥐
었

을
 

때
 

쉽
게

 부
서

지
지

 않
는

 정
도

.

 ◦
 마

사
토

 등
 미

숙
한

 
토

양
은

 피
할

 
것

.

 ◦
 토

양
의

 유
효

 토
심

은
 1

5㎝
 이

상
.

 ◦
 토

심
이

 깊
고

 배
수

와
 통

기
가

 
잘

되
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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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햇
빛

 
요

구
도

  
◦
 

상
조

도
 

: 
나

지
에

 
비

하
여

 1
0

～
3

0
%

가
 

정
.

  
◦
 

임
내

조
도

 
: 

2,
00

0～
20

,0
00

 l
u

x
로

 재
배

지
 환

경
 

 계
에

 따
라

 차
이

가
 있

음
.

  
  

  
  

  
  

  
 
※

 산
양

삼
 연

령
에

 따
라

 햇
빛

 요
구

도
가

 다
름

.

5
. 

상
층

부
 임

목
과

 울
폐

도
(

량
)

  
◦
 

상
층

부
 수

을
 이

루
는

 
임

목
의

 수
고

는
 1

0m
 

내
외

인
 곳

.

  
◦
 

임
상

은
 잎

의
 

크
기

가
 작

은
 

낙
엽

활
엽

수
림

이
 

분
포

하
고

 
있

는
 곳

.

  
◦
 

혼
효

림
의

 침
엽

수
와

 낙
엽

활
엽

수
의

 비
율

이
 2

 :
 8

 
는

 1
 :

 9
정

도
가

 
.

  
◦
 

상
층

부
 수

의
 울

폐
도

는
 8

0～
90

%
가

 
.

  
  
※
 산

양
삼

의
 생

장
연

령
에

 따
라

 울
폐

도
의

 차
별

화
가

 요
구

됨
.

<
혼

효
림

-
상

록
 

, 
울

폐
율

 8
0
∼

90
%

>
<

활
엽

수
림

-낙
엽

 후
, 

울
폐

율
 5

0%
이

하
>

6
. 

재
배

 
지

 
기

수
 종

울
폐

도

(%
)

경
사

도

(∘
)

방
 향

토
양

경
도

(㎜
)

토
성

상
층

목

흉
고

직
경

(㎝
)

수
고

(m
)

침
활

혼
효

림
80

∼
90

15
∼

30
북

향
, 

북
동

향
, 

북
서

향
, 

동
향

15
미

만

양
토

, 
 

미
사

질
 양

토
 

 사
질

양
토

15 이
상

1
0

이
상

7
. 

생
산

합
성

 조
사

 
 ◦

 
산

양
삼

을
 

종
(식

재
)하

기
 

해
서

는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1

7
조

의
3

(생
산

합
성

조
사

)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2
5

조
의

2

(특
별

리
임

산
물

 
생

산
합

합
성

조
사

의
 

신
청

 
등

)에
 

의
거

 
문

기
에

서
 

조
사

한
 재

배
정

지
 토

양
 

 종
자

(종
묘

를
 포

함
)에

 
하

여
 잔

류
농

약
검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8

. 
생

산
신

고

 
 ◦

 
산

양
삼

을
 

생
산

하
기

 
하

여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제
1

8
조

의
2

(특
별

리
임

산
물

의
 

생
산

) 
 

시
행

규
칙

 
제

2
5

조
의

3
(특

별
리

임
산

물
 

생
산

의
 

신
고

 
등

)」
에

 
의

거
 

련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시
·

군
에

 

생
산

신
고

를
 

한
 

후
 

신
고

필
증

을
 반

드
시

 
교

부
받

아
 

생
산

한
다

.

 
  

 
 ※

 
산

양
삼

 생
산

신
고

 
련

 
첨

부

 
  

 
  

 
①

 
토

지
의

 소
유

권
 

는
 사

용
권

ㆍ
수

익
권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1

부
.

 
  

 
  

 
②

 
문

기
에

서
 조

사
한

 생
산

합
성

조
사

 결
과

 1
부

.

 
  

 
  

 
③

 
임

야
장

 
1부

.

 
  

 
  

 
④

 
생

산
정

구
역

이
 

표
시

된
 임

야
도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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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재
배

 
방

법

1
. 

산
지

 
정

리
작

업

 1
-

1
. 

정
지

 작
업

  
◦
 

2년
 

동
안

 
재

배
 

정
지

는
 

2년
 

정
도

 
정

리
작

업
을

 
실

시
하

는
 

것
이

 
좋

다
. 

이
때

「
산

지
리

법
」

에
 

되
지

 
않

는
 

범
 

내
에

서
 

산
양

삼
 

재
배

를
 

실
시

하
는

 
년

 
가

을
이

나
 

당
년

 
에

 
하

층
의

 
잡

목
을

 
제

거
하

는
 

작
업

을
 

실
시

한
다

.

  
◦
 

정
리

작
업

은
 

먼
 

임
목

의
 

가
지

치
기

 
등

을
 

통
하

여
 

상
층

부
와

 
층

부
를

 

포
함

한
 

울
폐

율
이

 
8

0∼
9

0
%

가
 

되
도

록
 

조
한

 
후

 
잡

목
과

 
잡

를
 

제
거

하
고

 
낙

엽
을

 한
쪽

으
로

 모
아

 
필

요
시

 사
용

한
다

.

  
◦
 

임
목

의
 

역
지

(力
枝

)이
하

 
가

지
를

 
제

거
함

으
로

서
 

원
활

한
 

통
풍

이
 

이
루

어
져

 

산
양

삼
의

 생
육

에
 좋

은
 환

경
을

 제
공

할
 

수
 

있
도

록
 유

도
한

다
.

  
◦
 

상
층

부
 임

상
의

 투
과

율
은

 2
0%

 정
도

로
 조

하
고

 불
량

목
과

 
목

류
 등

을
 

제
거

한
다

. 
발

생
되

는
 

산
물

은
 

산
불

방
과

 
산

사
태

 
등

을
 

고
려

하
여

 
등

고
선

 

방
향

으
로

 정
리

하
는

 것
이

 좋
다

.

 1
-

2
. 

하
층

 잡
 

리

  
◦
 

재
배

지
에

 잡
가

 많
을

 경
우

 제
거

작
업

을
 실

시
하

는
데

 이
때

 산
양

삼
 보

다
 

웃
자

란
 키

가
 

큰
 

것
만

 제
거

한
다

.

  
◦
 

동
일

 
방

향
에

서
 

지
속

으
로

 
불

어
오

는
 

주
풍

(바
람

)으
로

부
터

 
보

호
받

을
 

정
도

의
 하

층
식

생
을

 
남

겨
두

는
 

것
이

 좋
다

.

2
. 

산
지

 
채

종
포

 조
성

 
 

리

 2
-

1
. 

비
작

업

  
◦
 

채
종

포
는

 
우

량
 묘

종
삼

 
생

산
과

 동
시

에
 생

력
재

배
를

 
해

 
필

요
하

다
.

  
◦
 

산
지

 채
종

포
는

 재
배

를
 

시
작

하
기

 
몇

 
년

 
부

터
 

비
한

다
.

  
◦
 

흙
은

 
우

량
 

묘
종

삼
 

생
산

을
 

하
여

 
산

지
 

내
 

배
수

가
 

잘
되

는
 

부
엽

토
를

 

이
용

하
는

 것
이

 좋
다

.

 
2

-
2

. 
조

성
 

 
리

방
법

 
 ◦

 채
종

포
는

 재
배

 
정

지
와

 인
된

 곳
에

 설
치

면
 제

 등
 

리
가

 원
활

하
다

.

 
 ◦

 
채

종
포

의
 

이
랑

은
 

정
해

진
 

규
격

은
 

없
으

나
 
｢

산
지

리
법

｣에
 

반
되

지
 

않
는

 범
 

내
에

서
 조

성
한

다
.

3
. 

직
재

배

 
3

-
1

. 
종

시
기

 
 ◦

 씨
 

틔
우

기
를

 
하

지
 않

은
 종

자
는

 완
숙

되
는

 즉
시

 직
를

 실
시

한
다

.

 
 ◦

 
정

선
된

 
종

자
는

 
씨

 
틔

우
기

를
 

한
 

후
 

당
년

 
10
∼

11
월

에
 

종
하

는
 

것
이

 

하
다

.

 
 ◦

 삼
포

가
 얼

지
 않

으
면

 1
2월

까
지

 
종

이
 가

능
하

며
 가

을
에

 
종

된
 종

자
는

 

이
듬

해
 

에
 발

아
한

다
.

 
 ◦

 가
을

 
종

 시
기

를
 놓

쳤
을

 경
우

, 
이

듬
해

 
 3

월
∼

4월
 

종
을

 실
시

한
다

.

 
 ◦

 더
 늦

은
 시

기
에

 
종

할
 경

우
 발

아
율

이
 

조
하

고
 종

자
의

 유
실

이
 우

려
된

다
.

 
  

 
※
 

이
른

 
 

종
을

 
한

 
종

자
의

 
냉

장
보

 
시

 
건

조
에

 
주

의
하

고
 

종

하
는

 날
 햇

빛
이

나
 바

람
에

 
의

한
 건

조
피

해
에

 주
의

한
다

.

 
3

-
2

. 
종

방
법

 
 3

-
2

-
1

 산
종

(흩
어

뿌
림

)

 
  
◦

 이
식

하
지

 않
고

 그
로

 키
울

 경
우

에
 실

시
하

는
 

종
방

법
이

다
.

 
  
◦

 
종

간
격

은
 종

자
 

간
 

서
로

 붙
지

 않
을

 
정

도
로

 흩
어

 
뿌

린
다

.

 
  
◦

 
종

 
 

산
지

 
내

 
토

양
의

 
상

층
부

는
 

흙
이

 
나

올
 

정
도

로
 

낙
엽

을
 

제
거

하
고

 
종

 후
 부

식
토

와
 낙

엽
을

 두
께

 2
㎝

정
도

 
덮

어
다

.

 
  
◦

 
종

량
은

 
면

 
99

㎡
(약

 
30

평
)에

 
보

통
 

종
자

 
1.

0㎏
 

정
도

가
 

소
요

되
며

 

이
때

 재
배

지
 면

은
 

입
목

을
 포

함
한

다
.

 
  

 
  
※

 ㎏
당

 종
자

 
수

 
: 

약
 1

5
,0

0
0립

 내
외

 
  
◦

 산
종

은
 종

자
의

 
양

이
 많

아
 소

요
되

는
 반

면
 

노
동

력
이

 
감

된
다

.

 
 3

-
2

-
2

 
종

 
  
◦

 이
식

하
지

 않
고

 그
로

 키
울

 경
우

 
실

시
하

는
 

종
방

법
이

다
.



-
 
3
0
0
 -

  
 ◦

 1
구

에
 보

통
 

2～
3립

을
 

종
한

다
.

  
 ◦

 
종

 
간

격
은

 좌
우

 
5～

20
㎝

 정
도

의
 

여
유

를
 두

도
록

 한
다

.

  
 ◦

 고
랑

의
 깊

이
는

 
2㎝

정
도

로
 하

며
 

종
 후

 부
식

토
와

 낙
엽

을
 

덮
어

다
.

  
 ◦

 
종

은
 종

자
량

이
 

고
 

고
르

게
 

종
하

고
자

 
할

 
때

 
실

시
한

다
.

  
3

-
2

-
3

 
종

(골
종

)

  
 ◦

 재
배

지
에

 골
을

 
낸

 
다

음
 

종
하

는
 방

법
이

다
.

  
 ◦

 
종

자
는

 서
로

 
붙

지
 

않
게

 
(골

)에
 맞

추
어

 
뿌

린
 

후
 부

식
토

(두
께

 2
cm

)와
 

낙
엽

을
 덮

어
다

.

  
 ◦

 
종

할
 때

 
의

 간
격

은
 4

0～
50

㎝
가

 
하

다
.

  
 ◦

 골
이

 
등

고
선

 방
향

이
면

 노
동

력
과

 
리

에
 편

리
하

다
.

 3
-

3
 

묘
종

포
 

종

  
 ◦

 
산

양
삼

을
 

재
배

하
여

 
이

식
하

기
 

 
묘

종
을

 
키

우
는

 
일

정
규

모
의

 
장

소
인

 

묘
종

포
에

 
종

자
를

 
종

하
는

 방
법

이
다

.

  
 ◦

 
묘

종
포

는
 

집
약

 
리

가
 

가
능

하
여

 
발

아
시

기
 

조
과

 
건

조
 

 
야

생

동
물

의
 피

해
를

 방
지

하
는

 효
과

가
 

있
다

.

4
. 

묘
종

삼
(묘

삼
) 

이
식

재
배

 4
-

1
. 

이
식

(식
재

)시
기

  
 ◦

 
 

: 
3～

4월
 

동
안

 
실

시
하

며
, 

해
동

이
 

늦
는

 
곳

은
 

묘
종

삼
의

 
보

에
 

유
의

한
다

.

  
 ◦

 가
을

 
: 

10
～

11
월

 동
안

 실
시

하
고

 이
때

 임
지

가
 얼

지
 않

은
 상

태
여

야
 한

다
.

  
  

 
※
 

이
식

용
 

묘
삼

은
 

반
드

시
 

산
지

의
 

임
간

 
내

 
종

상
(묘

포
장

)과
 

재
배

지
의

 

1
～

2
년

 근
을

 선
택

하
고

 
답

(田
畓

)의
 묘

근
은

 
사

용
을

 
함

.

4
-

2
. 

이
식

(식
재

)작
업

 4
-

2
-

1
. 

이
식

방
법

(순
서

)

  
 ◦

 
등

고
선

 
방

향
으

로
 

골
을

 
만

든
 

후
 

삼
의

 
머

리
 

부
분

을
 

아
래

로
 

향
하

게
 

하
고

 
15

゜
로

 비
스

듬
히

 눕
힌

다
.

  
 ◦

 골
의

 
깊

이
는

 보
통

 
5㎝

 정
도

로
 실

시
한

다
.

 
  
◦

 
이

식
간

격
은

 
보

통
 

가
로

는
 

5～
10

㎝
, 

세
로

(골
 

간
격

)는
 

30
～

40
㎝

로
 

이
식

한
다

.

 
  

 
 ※

 일
부

 
세

로
의

 골
을

 
만

들
지

 않
고

 
이

식
하

는
 

경
우

도
 있

음
.

 
  
◦

 이
식

 후
 1

～
2㎝

 두
께

로
 복

토
를

 실
시

하
여

 동
계

 서
리

피
해

를
 

방
한

다
.

 
  
◦

 새
싹

이
 나

올
 때

까
지

 가
뭄

 
는

 서
리

피
해

 방
지

를
 

하
여

 낙
엽

을
 덮

고
 

바
람

에
 

날
리

지
 않

도
록

 흙
을

 두
껍

지
 않

게
 덮

는
다

.

 
4

-
2

-
2

. 
작

업
 시

 유
의

사
항

 
  
◦

 
묘

종
삼

 
재

배
지

의
 

경
우

 
토

양
에

 
탄

산
가

스
가

 
많

으
면

 
뿌

리
아

 
뇌

두
가

 

불
량

해
 지

므
로

 
이

식
하

기
 

 부
엽

토
를

 뒤
집

어
 

주
어

 
탄

산
가

스
 

축
을

 

막
아

다
.

 
  
◦

 
산

양
삼

의
 

뿌
리

(지
근

. 
세

근
)는

 
산

소
를

 
좋

아
하

기
 

때
문

에
 

토
양

표
면

까
지

 

뻗
어

 나
오

므
로

 사
후

리
 시

 주
의

가
 필

요
하

다
.

 
  
◦

 
재

배
지

내
 

토
양

이
 

답
압

에
 

의
하

여
 

굳
어

지
면

 
산

소
 

부
족

으
로

 
피

해
를

 

입
게

 
된

다
.

 
  
◦

 
묘

종
삼

 
이

식
(식

재
) 

도
는

 
생

존
율

이
 

낮
음

을
 

고
려

하
여

 
식

재
배

가
 

유
리

하
다

.

4
-

3
. 

묘
종

삼

 
4

-
3

-
1

. 
선

별
기

 
  
◦

 뇌
두

가
 

건
실

하
고

, 
싹

이
 

트
지

 않
고

, 
병

증
 

 상
처

가
 없

는
 것

.

 
4

-
3

-
2

. 
묘

종
삼

 
보

 
  
◦

 
선

별
된

 
묘

종
삼

은
 

옮
겨

심
기

 
까

지
 

열
도

가
 

잘
 

안
 

되
는

 
종

이
상

자
 

등
에

 
담

아
 신

문
지

 
등

으
로

 덮
고

 
하

여
 

서
늘

한
 곳

에
서

 보
한

다
.

 
4

-
3

-
3

. 
채

굴
시

기

 
  
◦

 
가

을
 

이
식

의
 

묘
종

삼
은

 
싹

(비
녀

꼭
지

)이
 

충
분

하
게

 
발

달
(완

숙
)하

면
 

즉
시

 
채

굴
하

여
이

식
하

는
 

것
이

 
원

칙
이

며
, 

해
발

고
와

 
지

역
에

 
따

라
 

다
소

 

차
이

가
 

있
어

 
한

 
시

기
조

이
 필

요
하

다
.



-
 
3
0
1
 -

  
 ◦

 
 이

식
의

 경
우

 묘
종

삼
이

 싹
트

기
 

 실
시

하
며

, 
환

경
에

 따
라

 시
기

조
이

 

필
요

한
데

 
토

양
이

 
얼

어
 

있
어

 
채

굴
이

 
곤

란
 

할
 

경
우

 
낙

엽
을

 
걷

어
내

어
 

햇
볕

을
 

인
 다

음
 

토
양

이
 녹

은
 

후
 

채
굴

한
다

.

 4
-

3
-

4
. 

채
굴

 방
법

  
 ◦

 
묘

종
삼

이
 상

하
지

 
않

도
록

 
채

굴
하

고
, 

채
굴

 
된

 
묘

종
삼

은
 

건
조

되
지

 
않

도
록

 

그
늘

진
 선

별
장

에
 신

속
히

 운
반

한
다

.

<
종

>
  

  
  

  
  

  
  

  
  

  
  

  
  

  
<

이
식

묘
>

제
4

장
 

재
배

리

 
1

. 
재

배
지

 
리

 
 ◦

 
일

반
으

로
 

자
연

재
배

법
을

 
시

행
하

되
 

제
 

 
병

해
충

 
리

를
 

하
여

 

인
 

간
섭

이
 최

소
화

되
도

록
 한

다
.

 
 ◦

 
사

람
에

 
의

한
 

답
압

 
피

해
를

 
방

하
고

, 
도

난
을

 
방

지
하

기
 

하
여

 
순

찰
을

 

심
으

로
 재

배
지

 
리

한
다

.

 
2

. 
하

층
식

생
 

리

 
 ◦

 하
층

식
생

이
 

무
성

할
 경

우
 

삼
의

 
리

가
 

용
이

하
도

록
 

당
히

 
제

거
한

다
.

 
 ◦

 
반

면
, 

하
층

목
, 

본
 

 낙
엽

을
 모

두
 제

거
하

면
 우

기
시

 물
방

울
이

 땅
에

 

떨
어

지
면

서
 

삼
의

 
잎

 
뒷

면
에

 
흙

탕
물

이
 

튀
어

 
기

공
이

 
막

 
생

육
하

와
 

토
양

의
 

온
ㆍ

습
도

 
유

지
가

 
불

안
정

해
지

는
 

등
 

문
제

가
 

제
기

되
므

로
 

주
의

가
 

필
요

하
다

.

<
하

층
식

생
을

 
남

겨
 

둔
 

경
우

>
 

<
하

층
식

생
을

 
제

거
한

 
경

우
>

3
. 

병
해

충
 

피
해

 
 방

제

 
3

-
1

. 
병

해
충

 
피

해

 
 ◦

 병
해

는
 유

묘
기

에
 입

고
병

, 
성

묘
기

에
 역

병
과

 탄
병

이
 발

생
한

다
.

 
 ◦

 그
 외

 노
린

재
 등

 해
충

 피
해

와
 토

양
 내

 선
충

에
 의

한
 피

해
가

 발
생

한
다

.

 
3

-
2

. 
병

해
충

 
방

제

 
 ◦

 
산

양
삼

은
 

자
연

재
배

가
 

바
탕

이
 

되
어

야
 

하
므

로
, 

병
해

충
의

 
피

해
가

 
극

심
할

 

경
우

 
기

존
 

재
배

지
의

 
생

존
한

 
우

량
한

 
묘

를
 

인
근

의
 

청
정

 
재

배
지

로
 

이
식

하
여

 
피

해
 확

산
을

 
방

한
다

.

 
 ◦

 연
작

의
 피

해
를

 
고

려
하

여
 

리
를

 실
시

한
다

.



-
 
3
0
2
 -

4
. 

야
생

동
물

 피
해

 
 방

제

 4
-

1
. 

방
제

 목

  
◦
 

산
양

삼
은

 
야

생
동

물
(산

짐
승

 
 

설
치

류
 

등
)의

 
피

해
를

 
최

소
화

함
으

로
서

 

성
공

여
부

가
 

좌
우

되
는

 
경

우
가

 많
다

.

  
◦
 

땅
 쥐

와
 두

더
지

 등
은

 지
하

에
서

 주
로

 활
동

하
며

 산
양

삼
의

 종
자

나
 뿌

리
를

 

좋
아

하
므

로
 철

한
 방

제
가

 
필

요
하

다
.

 4
-

2
. 

방
제

 방
법

  
◦
 

재
배

 
정

지
는

 
2년

간
 

리
한

 
후

 
산

양
삼

을
 

종
, 

이
식

하
기

 
 

땅
굴

 

속
에

 
이

를
 매

설
, 

자
 

쥐
 

퇴
치

기
 등

을
 

설
치

한
다

.

  
◦
 

토
끼

와
 

멧
돼

지
의

 
피

해
방

지
는

 
재

배
 

외
곽

에
 

철
망

이
나

 
철

사
를

 
12

0㎝
 

높
이

로
 

설
치

하
고

 
칼

라
 

차
막

을
 

둘
러

 
친

 
후

 
하

단
부

를
 

돌
과

 
흙

으
로

 

고
정

한
다

.

  
◦
 

청
설

모
와

 
다

람
쥐

는
 

쥐
덫

을
 이

용
하

여
 피

해
를

 
방

한
다

.

  
◦
 

조
류

(비
둘

기
, 

꿩
, 

까
치

, 
어

치
 

등
)의

 
피

해
를

 
방

지
하

기
 

하
여

 
방

조
망

 

설
치

, 
조

류
기

피
증

 약
제

 
투

여
 등

을
 사

용
한

다
.

  
  
※
 

야
생

동
물

 
피

해
 

방
지

는
 

천
 

이
용

, 
쥐

덫
, 

코
철

망
 

등
을

 
사

용
하

며
 

최
근

엔
 

기
목

책
(울

타
리

)을
 설

치
하

는
 경

우
도

 있
음

.

<
울

타
리

-
코

철
망

>

 
 

<
쥐

덫
>

 
 

<
자

 쥐
 퇴

취
기

>

 4
-

3
. 

방
제

효
과

  
◦
 

산
양

삼
 

재
배

는
 

재
배

지
 

선
택

과
 

사
후

리
, 

기
후

 
등

에
 

따
라

 
생

산
량

 

차
이

가
 

있
을

 
수

 
있

으
나

, 
야

생
동

물
(멧

돼
지

. 
쥐

. 
두

더
지

 
등

) 
피

해
 

방
지

용
 

울
타

리
, 

수
 등

 
리

시
설

을
 

통
하

여
 수

확
량

이
 증

될
 수

 있
다

.

제
5

장
 

종
자

리

1
. 

종
자

 선
별

 
 

채
취

 
시

기

 
1

-
1

. 
좋

은
 종

자
 선

별
법

 
 ◦

 씨
알

의
 크

기
가

 
고

르
고

 통
통

한
 것

.

<
우

량
종

자
 채

취
 직

후
>

 
  

 

<
종

자
단

면
 확

>

 
1

-
2

. 
종

자
 선

정
 기

 
 ◦

 
청

정
 

산
양

삼
 

생
산

은
 

재
배

지
 

환
경

은
 

물
론

 
종

자
(종

묘
 

포
함

)의
 

잔
류

농
약

검
사

를
 

통
한

 생
산

합
성

조
사

가
 필

요
하

다
.

 
 
◦

 
생

산
합

성
조

사
는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제

18
조

의
2

제
1

항
에

 
의

거
 

특
별

리
임

산
물

의
 

임
산

물
품

질
리

 
업

무
를

 
문

으
로

 

수
행

하
는

 
기

 
는

 
단

체
(

문
기

, 
임

법
 

시
행

령
 

제
1

7조
의

2
)에

서
 

생
산

합
성

조
사

를
 

실
시

한
 검

정
된

 결
과

가
 

첨
부

된
 종

자
를

 사
용

한
다

.

 
1

-
3

. 
종

자
 채

취
시

기

 
 ◦

 
종

자
의

 
채

취
는

 
보

통
 

7월
 

하
순

부
터

 
8월

 

하
순

까
지

 실
시

한
다

.

<
열

매
(종

자
) 

채
취

 
기

>



-
 
3
0
3
 -

 1
-

4
. 

과
육

 제
거

 방
법

  
◦
 

서
늘

하
고

 
그

늘
진

 
곳

(2
0℃

 
이

하
)에

서
 

산
양

삼
 

과
육

을
 

망
사

 
자

루
에

 
넣

고
 

비
벼

서
 흘

러
가

는
 물

에
 껍

질
을

 제
거

한
다

.

<
종

자
 과

육
제

거
 

>
<

종
자

 과
육

제
거

 후
>

2
. 

씨
 

틔
우

기
(개

갑
)

 2
-

1
. 

목

  
◦
 

종
자

의
 

껍
질

(종
피

)을
 

인
으

로
 

열
어

주
어

 
발

아
를

 
진

하
고

 
균

일
한

 

발
아

 속
도

를
 

유
도

하
기

 
하

여
 실

시
한

다
.

 2
-

2
. 

씨
 틔

우
기

 방
법

(순
서

)

  
①

 
종

자
 채

취
 즉

시
 

과
육

을
 제

거
한

다
.

  
②

 
깨

끗
한

 물
에

 
세

척
한

다
.

  
③

 
종

자
 :

 
모

래
 =

 1
 

: 
3 

비
율

로
 섞

는
다

.

  
④

 
종

자
를

 그
물

망
 등

에
 넣

어
 

씨
 틔

우
기

를
 한

다
.

  
⑤

 
이

때
 그

늘
지

고
 물

 빠
짐

이
 좋

은
 곳

에
서

 인
인

 
수

(1
일

 1
회

, 
약

10
0일

) 

는
 노

천
매

장
(약

 
10

0
일

 
정

도
)을

 
실

시
한

다
.

자
  

 갈

모
  

 래

씨
  

 앗
  

 +
모

  
 래

모
  

 래

굵
은

모
래

자
  

갈

10
cm

10
cm

50
cm

이
내

10
cm

15
cm

20
cm

배
수

구

종
자

:모
래

1
 

 :
  

3

<
씨

 틔
우

기
 모

식
도

>

 
2

-
3

. 
종

자
 씨

 틔
우

기

 
 ◦

 씨
 

틔
우

기
 시

기
는

 7
월

 
～

 
8월

에
 

실
시

한
다

.

 
 ◦

 
산

양
삼

 종
자

는
 

복
휴

면
(물

리
+

생
리

)의
 특

성
을

 지
니

고
 있

어
 1

00
일

 

이
상

 
온

습
사

 
층

처
리

 
시

 
휴

면
이

 타
된

다
.

 
 ◦

 
과

육
탈

피
 

후
 

용
기

에
 

종
자

와
 

모
래

를
 

혼
합

(종
자

:모
래

 
=

 
1

:3
)하

여
 

매
장

한
다

.

 
 ◦

 
씨

 
틔

우
기

 
한

 
종

자
의

 
경

우
 

종
 

후
 

환
경

조
건

에
 

따
라

 
2～

3년
 

후
 

발
아

되
는

 
경

우
도

 
하

며
, 

특
히

 
건

조
한

 
임

지
는

 
씨

 
틔

우
기

 
한

 
종

자
라

도
 

씨
 

틔
우

기
 

단
계

로
 회

복
되

는
 경

우
도

 있
다

.

<
씨

 틔
우

기
 

>
<

씨
 틔

우
기

 후
>

 
2

-
4

. 
발

아
 후

 종
자

 
리

 
 ◦

 
발

아
된

 
종

자
는

 
용

기
에

서
 

꺼
내

어
 

모
래

와
 

분
리

한
 

다
음

 
깨

끗
한

 
물

로
 

세
척

하
여

 습
윤

상
태

로
 보

하
여

 
한

 시
기

에
 

종
한

다
.

 
 ◦

 
가

을
에

 
종

을
 

하
지

 
못

한
 

경
우

 
모

래
와

 
혼

합
하

여
 

노
지

에
 

묻
어

 
보

하
여

 이
듬

해
 

종
하

는
데

 가
을

 
종

에
 비

하
여

 
발

아
율

이
 

떨
어

진
다

.

 
 ◦

 
발

아
가

 
미

흡
한

 
종

자
는

 
별

도
 

용
기

에
 

넣
어

 
20
℃

에
서

 
4

～
7

일
 

장
하

면
 

발
아

율
이

 향
상

된
다

.



-
 
3
0
4
 -

제
6

장
 수

확

1
. 

수
확

 
연

령
 

 산
양

삼
 

선
별

 1
-

1
. 

종
자

 
 

종
묘

 
채

취

  
◦
 

종
자

와
 

종
묘

는
 

재
배

방
법

(
종

, 
이

식
),

 
생

육
환

경
 

등
에

 
따

라
 

채
취

시
기

가
 

다
르

다
.

  
◦
 

보
통

 7
년

생
 이

후
의

 
건

실
한

 삼
에

서
 채

취
한

다
.

 1
-

2
. 

수
확

기
 연

령

  
◦
 

경
목

표
와

 
매

목
에

 따
라

 
수

확
시

기
가

 다
르

다
.

  
◦
 

연
령

이
 1

3
～

1
5년

생
 

이
상

을
 생

산
하

면
 경

제
 가

치
가

 
높

다
.

  
  
※
 

13
년

생
 

이
상

이
 

최
고

 
상

품
이

지
만

 
자

연
재

배
의

 
10

년
 

후
 

수
확

량
이

 
당

 
계

획
량

 

보
다

 
약

 9
0%

 정
도

 감
소

하
는

 경
향

이
 있

음
.

  
◦
 

산
양

삼
 시

장
의

 거
래

 단
는

 1
본

(뿌
리

)으
로

 거
래

되
고

 있
다

.

 1
-

3
. 

산
양

삼
 선

별
 기

  
◦
 

잔
뿌

리
가

 
많

고
 길

이
가

 
길

 
것

.

  
◦
 

뇌
두

는
 길

고
 

가
늘

 것
.

  
◦
 

뿌
리

의
 표

피
는

 황
색

이
거

나
 

회
백

색
인

 
것

.

  
◦
 

병
해

충
의

 
피

해
 흔

과
 

상
처

가
 없

는
 

깨
끗

한
 것

.

 1
-

4
. 

수
확

 시
기

 
 

방
법

  
◦
 

출
엽

 후
 개

화
 직

까
지

 잎
과

 
열

매
가

 있
는

 
상

태
로

 수
확

한
다

.

  
◦
 

산
양

삼
 수

확
 시

 삼
의

 잔
뿌

리
가

 상
하

지
 않

게
 조

심
하

여
 채

심
(채

굴
) 

한
다

.

 1
-

5
. 

산
양

삼
과

 
외

국
삼

의
 구

분

  
◦
 

산
양

삼
과

 
외

국
삼

인
 

칠
삼

(
국

),
 

화
기

삼
(미

국
, 

캐
나

다
)과

의
 

구
분

은
 

다
음

과
 

같
습

니
다

.

구
 분

산
양

삼
칠

삼
(삼

칠
삼

)
화

기
삼

학
 명

P
a
n
a
x 
g
in
se
n
g

P
a
n
a
x 
b
ip
in
n
a
tif
id
u
s

P
a
n
a
x 
tr
ifo
liu
s

생
산

지
한

국
국

미
국

, 
캐

나
다

특
 징

∘
뇌

두
가

 조
하

고

몸
통

의
 주

름
은

 선
명

하
며

 약
통

과
 뿌

리
는

 

황
색

을
 뛰

고
 

잔
뿌

리
가

 길
고

 질
김

∘
몸

통
이

 울
퉁

불
퉁

하
고

 

검
은

색
을

 뛰
고

 있
음

∘
고

려
인

삼
에

 비
하

여
 

주
근

(뿌
리

)이
 

짧
고

 

단
순

한
 형

상
을

 

가
지

고
 있

음

형
 상

2
. 

수
확

 후
 

리

 
2

-
1

. 
장

기
간

 
 

방
법

 
 ◦

 
잎

이
 

떨
어

진
 

후
 

채
취

한
 

근
삼

(뿌
리

)은
 

수
태

(이
끼

)를
 

이
용

할
 

경
우

 
약

 

5
℃
 

의
 

장
고

에
서

 3
0

일
 정

도
 

보
이

 가
능

하
다

.

 
 ◦

 
동

기
 

매
를

 
하

여
 장

기
간

 보
할

 경
우

 단
열

이
 되

는
 상

자
에

 
한

 

수
분

이
 

있
는

 
이

끼
를

 
상

, 
하

로
 

덮
은

 
후

 
1℃

 
정

도
(얼

지
 

않
을

 
정

도
의

)의
 

온
장

소
에

 보
한

다
.

 
2

-
2

. 
포

장
 

 품
질

표
시

 
 ◦

 
산

양
삼

은
 

품
질

검
사

기
에

 
합

한
 

특
별

리
임

산
물

을
 

유
통

ㆍ
매

 
는

 

통
하

고
자

 
할

 
경

우
 

생
산

자
, 

수
입

자
, 

매
자

는
 

품
질

검
사

 
합

격
증

(이
하

 

"합
격

증
"이

라
 한

다
)을

 붙
일

 수
 있

는
 크

기
의

 상
자

 
는

 용
기

에
 포

장
한

다
.

 
 ◦

 
품

질
표

시
는

「
임

업
 

 산
 진

흥
진

에
 

한
 법

률
」

시
행

규
칙

 제
25

조
의

9에
 

따
라

 
문

기
에

서
 

제
작

한
 품

질
검

사
 

합
격

증
 스

티
커

를
 

윗
면

 
는

 
측

면
에

 

반
드

시
 부

착
한

다
.

 
 ◦

 이
때

, 
품

질
검

사
의

 
유

효
기

간
은

 2
년

이
다

.



-
 
3
0
5
 -

[참
고

자
료

]

산
양

삼
 재

배
력

월
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순
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생 육 과 정

월
동

기
발

아
기

출
아

기
엽

기
개

화
기

결
실

기
홍

숙
 

 
낙

과
기

낙
엽

기
휴

면
기

월
동

기

월
동

기
씨

 
신

장
기

지
근

, 
세

근
 발

생
 

뿌
리

 신
장

기
뿌

리
 

비
기

씨
 

신
장

기
월

동
기

주 요 작 업

종
채

종
(완

숙
 

열
매

 
직

)
종

이
식

이
식

씨
 틔

우
기

(개
갑

)

주 요 기 술

작
업

-
1;

 
재

배
비

작
업

-
2;

 
재

배
지

 조
성

작
업

-
3;

 
종

자
리

작
업

-
4

; 
종

 
 

이
식

작
업

-
5;

 
재

배
리

작
업

-
6;

 
수

확
 

 
장

∙
 재

배
 

정
지

 탐
색

-
 기

후
, 

지
형

, 
토

양

  
조

건
 고

려
 후

 선
정

∙
 재

배
 

합
성

 검
사

-
 토

양
검

사
 등

 실
시

∙
 상

층
부

 임
목

 정
리

∙
 하

층
 잡

목
 제

거

∙
 채

종
포

 조
성

ㆍ
리

∙
 토

양
 뒤

집
기

∙
 과

육
 제

거

∙
 

 틔
우

기
(개

갑
)

∙
 발

아
된

 종
자

 
리

∙
 과

육
 완

숙
 시

 직

∙
 

틔
운

 종
자

 
종

-
 산

종
, 

종
, 

종

∙
 이

식
 :

 등
고

선
 방

향

∙
 사

람
, 

야
생

동
물

 등

  
피

해
방

지
 안

장
치

 설
치

∙
 하

층
 식

생
 

리

∙
 수

확

-
 잔

뿌
리

 손
상

 주
의

∙
 

장
방

법

-
 약

 5
℃
 

온
 상

  
수

태
(이

끼
) 

이
용

 보

※
 

지
역

에
 

따
라

 
약

간
의

 
차

이
가

 있
음



-
 
3
0
6
 -

제
  

 
 정

 2
0

1
2

. 
4

.2
3

. 
고

시
 제

2
0

1
2

-
2

8
호

개
  

  
정

 
2

0
1

4
. 

2
.2

1
. 

고
시

 제
2

0
1

4
-

2
1

호

개
  

  
정

 
2

0
1

7
. 

2
.1

0
. 

고
시

 제
2

0
1

7
-

1
5

호

개
  

  
정

 
2

0
1

9
. 

1
0

.1
. 

고
시

 제
2

0
1

9
-

62
호

제
1

조
(목

)  
이

 
고

시
는

「
농

수
산

물
 품

질
리

법
」

(이
하

 
"법

"이
라

 
한

다
) 

제
5조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이
하

 
"규

칙
"이

라
 

한
다

) 
제

5조
에

서
 

제
7조

까
지

 
규

정
에

 

의
하

여
 

임
산

물
 

포
장

규
격

 
 

등
규

격
에

 
하

여
 

규
정

함
으

로
써

 
임

산
물

의
 

상
품

성
 

향
상

과
 

유
통

효
율

 
제

고
 

 
공

정
한

 
거

래
 

실
에

 
기

여
함

을
 

목
으

로
 

한
다

.

제
2

조
(정

의
)  

이
 고

시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표

규
격

품
"이

라
 

함
은

 
이

 
고

시
에

서
 

정
한

 
포

장
규

격
 

 
등

규
격

에
 

맞
게

 출
하

하
는

 임
산

물
을

 말
한

다
. 

다
만

, 
등

규
격

이
 제

정
되

어
 있

지
 않

은
 

품
목

은
 포

장
규

격
에

 
맞

게
 출

하
하

는
 임

산
물

을
 말

한
다

.

  
2.

 
"포

장
규

격
"이

란
 

거
래

단
, 

포
장

치
수

, 
포

장
재

료
, 

포
장

방
법

, 
포

장
설

계
 

 
표

시
사

항
 

등
을

 말
한

다
.

  
3.

 
"등

규
격

"이
란

 
임

산
물

의
 

품
목

 
는

 
품

종
별

 
특

성
에

 
따

라
 

고
르

기
, 

크
기

, 

무
게

, 
모

양
, 

색
택

, 
수

분
, 

당
도

, 
가

벼
운

 
결

 등
 

품
질

구
분

에
 

필
요

한
 항

목
을

 

설
정

하
여

 
규

격
을

 정
한

 
것

을
 말

한
다

.

  
4.

 
"거

래
단

"란
 임

산
물

의
 거

래
 시

 포
장

에
 사

용
되

는
 각

종
 용

기
 등

의
 무

게
를

 

제
외

한
 내

용
물

의
 무

게
 

는
 개

수
를

 
말

한
다

.

  
5.

 "
포

장
치

수
"란

 포
장

재
 바

깥
치

수
의

 길
이

, 
비

, 
높

이
를

 말
한

다
.

  
6

. 
"겉

포
장

"이
란

 
산

물
 

는
 

속
포

장
한

 
임

산
물

의
 

수
송

을
 

주
목

으
로

 
한

 

포
장

을
 말

한
다

.

 
 7

. 
"속

포
장

"이
란

 
소

비
자

가
 

구
매

하
기

 
편

리
하

도
록

 
겉

포
장

 
속

에
 

들
어

있
는

 

포
장

을
 말

한
다

.

 
 8

. 
"포

장
재

료
"란

 
임

산
물

을
 

포
장

하
는

데
 

사
용

하
는

 
재

료
로

써
「

식
품

생
법

」

등
 

계
법

령
에

 
합

한
 

골
지

, 
그

물
망

, 
폴

리
에

틸
(P

·E
),

 
직

물
제

  

포
(P

·P
),

 종
이

, 
발

포
 

폴
리

스
티

(스
티

로
폼

) 
등

을
 말

한
다

.

제
3

조
(거

래
단

)  
①

 임
산

물
의

 표
거

래
단

는
 별

표
 1

과
 같

다
.

 
 ②

 
품

목
별

 
최

소
 

거
래

단
 

미
만

 
는

 
최

 
거

래
단

 
이

상
은

 
거

래
 

당
사

자

간
의

 
의

 
는

 시
장

 유
통

여
건

에
 따

라
 다

른
 거

래
단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제
4

조
(포

장
치

수
)  

①
 

임
산

물
의

 
포

장
치

수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여

야
 한

다
.

 
 1

. 
한

국
산

업
표

(K
S

 
T

 1
0

0
2

)에
서

 정
한

 
수

송
포

장
 

계
열

치
수

 
 2

. 
별

표
 

2에
서

 
정

하
는

 
골

지
 

상
자

, 
지

, 
폴

리
에

틸
(P

·E
),

 
직

물
제

 

포
(P

·P
),

 
그

물
망

, 
라

스
틱

 
상

자
, 

다
단

식
 

목
재

 
상

자
·

속
재

 
상

자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의

 
포

장
규

격

 
 3

. 
T

-
11

형
 팰

릿
(1

,1
00

×
1,

10
0㎜

) 
는

 T
-

12
형

 팰
릿

(1
,2

00
×

1,
00

0㎜
)의

 
평

면
 

재
효

율
이

 
90

%
 이

상
인

 것
 

 
 ②

 
골

지
 

상
자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의

 
높

이
는

 
해

당
 

임
산

물
의

 
포

장
이

 

가
능

한
 

정
 높

이
로

 한
다

.

제
5

조
(포

장
치

수
의

 
허

용
범

)  
①

 
골

지
 

상
자

의
 

포
장

치
수

 
 

길
이

, 
비

의
 

허
용

범
는

 ±
2.

5%
로

 
한

다
.

 
 ②

 
그

물
망

, 
직

물
제

 
포

(P
.P

),
 

폴
리

에
틸

(P
.E

)의
 

포
장

치
수

 
허

용

범
는

 
길

이
의

 
±

10
%

, 
비

의
 

±
10

㎜
, 

지
의

 
경

우
에

는
 

각
각

 
길

이
·

비
의

 

±
5㎜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의
 경

우
는

 길
이

·
비

의
 ±

2㎜
로

 
한

다
.

 
 ③

 
라

스
틱

 
상

자
의

 
포

장
치

수
의

 
허

용
범

는
 

각
각

 
길

이
·

비
·높

이
의

 
±

3

㎜
로

 
한

다
.

 
 ④

 속
포

장
의

 규
격

은
 사

용
자

가
 

정
하

게
 정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3
0
7
 -

제
5

조
의

2
(포

장
재

 
표

시
량

의
 

허
용

범
)  

①
 

골
지

상
자

, 
폴

리
에

틸

(P
·E

),
 

지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의
 경

우
 ±

5%
로

 한
다

.

  
②

 
직

물
제

 포
(P

·P
),

 
그

물
망

의
 

경
우

 ±
10

%
로

 한
다

.

제
6

조
(포

장
방

법
)  

①
 

포
장

은
 

내
용

물
이

 
흘

러
나

오
지

 
않

도
록

 
하

여
야

 
하

며
, 

내
용

물
이

 
보

이
도

록
 

개
방

형
으

로
 

포
장

하
는

 
경

우
에

는
 

재
하

는
데

 
용

이
하

여
야

 한
다

.

  
②

 
골

지
 상

자
의

 포
장

설
계

는
 한

국
산

업
표

(K
S

 T
 1

00
6)

에
서

 정
한

 골
지

 

상
자

 형
식

을
 

용
한

다
.

제
7

조
(포

장
재

료
 

기
 

 
시

험
방

법
)  

①
 

포
장

재
료

의
 

기
 

 
시

험
방

법
은

 

별
표

3에
서

 
정

하
는

 기
에

 따
른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포
장

재
료

의
 

압
축

·인
장

강
도

 
 

직
조

도
 

등
에

서
 

별
표

 
3

에
서

 
정

하
는

 
기

과
 

동
등

 
이

상
의

 
강

도
와

 
품

질
이

 
인

정
되

는
 

경
우

 

공
인

검
정

기
 

성
서

 
제

출
 

등
을

 
통

해
 

산
림

청
장

의
 

확
인

을
 

받
아

 
사

용
할

 

수
 

있
다

.

제
8

조
(표

시
방

법
)  

표
규

격
품

의
 표

시
방

법
은

 별
표

 
4에

 따
른

다
.

제
9

조
(등

규
격

)  
임

산
물

 종
류

별
 

등
규

격
은

 별
표

 5
와

 같
다

.

제
1

0
조

(표
규

격
 

특
례

)  
포

장
규

격
 

는
 

등
규

격
이

 
제

정
되

어
 

있
지

 
않

은
 

품
목

 
는

 품
종

은
 

유
사

 품
목

 
는

 
품

종
의

 표
규

격
을

 
용

할
 수

 있
다

.

제
1

1
조

(품
계

측
·감

정
방

법
)  

①
 

등
규

격
의

 
항

목
별

 
품

계
측

 
 

감
정

은
 

국
립

농
산

물
품

질
리

원
 

고
시

「
농

산
물

 
검

사
·검

정
방

법
 

 
차

 
등

에
 

한
 

규
정

」
을

 
용

한
다

.

  
②

 
계

측
에

 
사

용
하

는
 

표
체

의
 

규
격

은
 

국
립

농
산

물
품

질
리

원
 

고
시

「
농

산
물

 검
사

·검
정

방
법

 
 

차
 등

에
 

한
 

규
정

」
에

 
따

른
다

.

제
1

2
조

(재
검

토
기

한
)  

산
림

청
장

은
 

이
 

고
시

에
 

하
여

「
훈

령
·

규
 

등
의

 
발

령
 

 
리

에
 

한
 

규
정

」
에

 
따

라
 

20
2

0년
 

1
월

 
1일

 
기

으
로

 
매

3년
이

 
되

는
 

시
(매

 
3년

째
의

 
1

2월
 

3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마

다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
제

2
0

1
2

-
2

8
호

, 
2

0
1

2
. 

4
.2

3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포

장
재

 
사

용
에

 
한

 
경

과
조

치
)  

①
 이

 
고

시
 

시
행

 
에

 
생

산
한

 임
산

물
은

 출
하

가
 

완
료

될
 때

까
지

 종
규

정
에

 의
한

다
.

 
 ②

 
종

의
 

고
시

에
 

의
하

여
 

제
작

된
 

포
장

재
는

 
고

시
한

 
날

로
부

터
 

1
년

 
동

안
 

사
용

할
 수

 있
다

.

제
3

조
(다

른
 

고
시

의
 

폐
지

)  
산

림
청

고
시

 
제

20
07

-
12

4호
(2

00
7.

11
.1

) 
임

산
물

 
표

규
격

은
 

이
를

 폐
지

한
다

.

부
 

  
 

  
칙

<
제

2
0

1
4

-
2

1
호

, 
2

0
1

4
. 

2
.2

1
.>

  

이
 고

시
는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제

2
0

1
7

-
1

5
호

, 
2

0
1

7
. 

2
.1

0
.>

이
 고

시
는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제

2
0

1
9

-
6

2
호

, 
2

0
1

9
.1

0
. 

2
.>

이
 고

시
는

 
고

시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
 
3
0
8
 -

[별
표

1]
 

임
산

물
의

 표
거

래
 단

(제
3

조
 

련
)

종
 류

품
 목

표
 

 거
 래

 단
 

수 실 류

밤
 1

k
g

, 
2k

g
, 

4
k

g
, 

5k
g

, 
8k

g
, 

1
0k

g
, 

2
0k

g
, 

4
0k

g

건
 

 추
 1

k
g

, 
2k

g
, 

3
k

g
, 

4k
g

, 
5

k
g

, 
1

0
k

g
, 

1
5

k
g

생
 

 추
 1

k
g

, 
2k

g
, 

3
k

g
, 

4k
g

, 
5

k
g

, 
1

0
k

g
, 

1
5

k
g

떫
 은

 감
(생

감
)

 2
.5

k
g

, 
5k

g
, 

1
0

k
g

, 
1

5k
g

홍
  

  
시

 2
.5

k
g

, 
5k

g
, 

1
0k

g
, 

1
5k

g

곶
  

  
감

 1
k

g
, 

1
.5

k
g

, 
1

.8
k

g
, 

2k
g

, 
2.

5k
g

, 
3

k
g

, 
4k

g
, 

5k
g

깐
  

  
잣

 1
4

0g
, 

2
0

0
g

, 
30

0g
, 

50
0g

, 
1k

g
, 

2k
g

, 
5

k
g

, 
10

k
g

호
  

  
두

 1
k

g
, 

2k
g

, 
3

k
g

, 
4k

g
, 

5k
g

, 
1

0k
g

, 
2

0k
g

은
  

  
행

 5
k

g
, 

1
0k

g
, 

20
k

g

다
  

  
래

 3
k

g
, 

5
k

g
, 

1
0

k
g

복
 분

 자
 3

k
g

, 
5k

g

산
 딸

 기
 3

k
g

, 
5k

g

석
  

  
류

 3
k

g
, 

5
k

g
, 

1
0

k
g

버 섯 류

건
 표

 고
 5

0
0g

, 
60

0g
, 

80
0g

, 
1k

g
, 

5k
g

생
 표

 고
 1

k
g

, 
2k

g
, 

4
k

g
, 

8k
g

, 
12

k
g

, 
16

k
g

, 
20

k
g

송
  

  
이

 1
k

g
, 

2
k

g
, 

4
k

g
, 

8
k

g

건
꽃

송
이

 5
0

g
, 

10
0

g
, 

20
0

g
, 

50
0

g

생
꽃

송
이

 1
k

g
, 

3
k

g
, 

5
k

g

건
 목

 이
 5

0
g

, 
10

0
g

, 
20

0
g

, 
50

0
g

생
 목

 이
 1

k
g

, 
3k

g
, 

5
k

g

산 나 물 류

건
취

나
물

 1
0

0g
, 

50
0g

, 
1k

g
, 

2
k

g
, 

3
k

g
, 

4
k

g
, 

5k
g

, 
1

0k
g

생
취

나
물

 1
k

g
, 

2k
g

, 
3

k
g

, 
4k

g
, 

5
k

g
, 

1
0

k
g

, 
2

0
k

g

건
고

사
리

 
10

0g
, 

30
0g

, 
50

0g
, 

1k
g

, 
2k

g
, 

3
k

g
, 

4k
g

, 
5k

g

생
고

사
리

 5
k

g
, 

10
k

g

더
  

  
덕

 1
k

g
, 

2
k

g
 3

k
g

, 
4

k
g

, 
5

k
g

, 
10

k
g

, 
20

k
g

생
도

라
지

 1
k

g
, 

2k
g

 3
k

g
, 

4k
g

, 
5

k
g

, 
10

k
g

, 
20

k
g

두
  

  
릅

 1
k

g
, 

2
k

g
 3

k
g

, 
4

k
g

, 
5

k
g

, 
9k

g
, 

10
k

g

죽
  

  
순

 1
k

g
, 

3
k

g
, 

5
k

g

건
고

려
엉

컹
퀴

(곤
드

)
 1

0
0g

, 
50

0g
, 

1k
g

, 
2k

g
, 

3
k

g
, 

4k
g

, 
5k

g
, 

1
0k

g

생
고

려
엉

컹
퀴

(곤
드

)
 1

k
g

, 
2k

g
, 

3
k

g
, 

4
k

g
, 

5k
g

, 
1

0k
g

, 
2

0k
g

약 용 류

건
오

미
자

 1
0

0g
, 

20
0g

, 
30

0g
, 

50
0g

, 
60

0g
, 

1k
g

, 
30

k
g

 

생
오

미
자

 1
k

g
, 

3k
g

, 
5

k
g

, 
10

k
g

, 
20

k
g

건
산

수
유

 1
5

0g
, 

30
0g

, 
50

0g
, 

60
0g

, 
1k

g
, 

3k
g

, 
5

k
g

건
구

기
자

 3
0

0g
, 

50
0g

, 
60

0g
, 

1k
g

, 
2k

g
, 

3
k

g
, 

15
k

g
 

기
타

수
  

  
액

 5
0

0㎖
, 

1.
5ℓ

, 
4

.5
ℓ

, 
9ℓ

, 
18

ℓ

[별
표

2
]

임
산

물
용

 
포

장
치

수
(제

4조
 

련
)

1
. 

골
지

 
상

자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1
,3

0
0

×
3

5
0

1
,0

1
0

×
3

60

1
,0

2
5

×
5

3
3

8
25

×
27

5

5
54

×
24

6

5
45

×
33

5

5
30

×
35

0

5
20

×
28

0

5
10

×
36

0

5
00

×
36

6

4
50

×
30

5

4
40

×
31

0

4
30

×
32

0

4
23

×
25

4

4
20

×
32

5

4
15

×
26

0

4
00

×
30

0

3
91

×
31

7

3
6

6
×

26
0

3
50

×
35

0

3
50

×
25

0

3
30

×
25

6

3
00

×
17

5

2
20

×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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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1 2 3

55
0×

30
0

(
입

 
75

㎜
)

65
0×

38
0

(
입

 
75

㎜
)

65
0×

42
0

(
입

 
75

㎜
)

3
. 

폴
리

에
틸

(P
.E

),
 직

물
제

 
포

(P
.P

),
 

그
물

망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1
,4

7
0

×
7

0
0

1
,0

1
0

×
6

1
0

9
50

×
65

0

9
00

×
70

0

8
60

×
46

0

8
50

×
61

0

8
50

×
57

0

8
50

×
55

0

8
30

×
56

0

8
00

×
50

0

8
00

×
42

0

7
70

×
61

0

7
70

×
47

0

7
70

×
38

0

7
50

×
33

0

7
20

×
51

0

7
20

×
34

0

7
00

×
50

0

6
90

×
45

0

6
70

×
50

0

6
70

×
34

0

6
50

×
43

0

6
50

×
25

0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4
0

×
5

50

64
0

×
3

90

60
0

×
5

30

60
0

×
5

00

60
0

×
4

70

60
0

×
4

00

60
0

×
3

80

59
0

×
3

70

57
0

×
3

80

57
0

×
3

50

56
0

×
4

60

55
0

×
4

30

53
0

×
2

00

52
0

×
3

20

51
0

×
3

50

51
0

×
2

40

47
0

×
3

40

47
0

×
2

70

47
0

×
2

40

45
0

×
3

20

40
0

×
5

30

40
0

×
4

90

40
0

×
4

40

40
0

×
4

00

40
0

×
2

40

40
0

×
1

80

30
0

×
1

95

29
0

×
1

90

25
0

×
1

50

24
0

×
1

70

23
5

×
1

40

23
0

×
1

20

21
0

×
1

40



-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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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라
스

틱
 상

자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높

이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0
0

×
1

,1
0

0
×

2
0

0

1
,0

1
0×

36
0

×
2

40

72
0

×
4

70
×

33
0

6
6

0
×

4
40

×
24

5

56
0

×
5

10
×

33
0

56
0

×
5

10
×

23
0

55
0

×
3

66
×

32
0

55
0

×
3

36
×

24
5

55
0

×
3

66
×

23
0

55
0

×
3

66
×

18
0

55
0

×
3

66
×

15
5

36
6

×
2

75
×

15
5

5
. 

다
단

식
 목

재
 상

자
ㆍ

속
재

 상
자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높

이
㎜

)

1
1

,1
0

0×
1,

1
00

×
20

0

6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일
련

번
호

포
장

치
수

(길
이

㎜
×

비
㎜

×
높

이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3
5×

34
0

45
0×

31
0

44
0×

31
0

41
0×

34
0

34
8×

25
0

36
0×

26
0

35
5×

25
8

35
0×

26
4

35
0×

24
0

34
9×

24
9

36
5×

25
0

30
2×

23
2

28
0×

22
0

26
5×

20
3

25
7×

19
0

25
0×

19
5

25
0×

19
0

19
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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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3]
 

포
장

재
료

의
 기

 
 시

험
방

법
(제

7조
 

련
)

  
포

장
재

료
는

 
｢식

품
생

법
｣에

 
따

른
 

용
기

ㆍ
포

장
의

 
제

조
방

법
에

 
한

 
기

과
 

그
 원

재
료

에
 

한
 

규
격

에
 

합
하

여
야

 
한

다
.

1
. 

골
지

 상
자

표
시

단
량

2
k

g
 

미
만

2k
g

 이
상

1
0k

g
 미

만

1
0k

g
 이

상

1
5k

g
 미

만
15

k
g

 이
상

골
지

종
류

양
면

골
지

1
종

양
면

골
지

2종

이
양

면
골

지

1종

이
양

면
골

지

2종

 ※
 

골
지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K

S
 T

 1
01

8(
상

업
 포

장
용

 미
세

골
 골

지
),

 

K
S

 
T

 1
03

4
(외

부
 포

장
용

 
골

지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2
. 

P
.E

(폴
리

에
틸

)

표
시

단
량

5k
g

 미
만

 5
k

g
 이

상

1
0k

g
 

미
만

1
0k

g
 이

상

1
5k

g
 미

만
15

k
g

 이
상

P
.E

 두
께

0.
03

㎜
이

상
0

.0
5㎜

이
상

0
.0

7㎜
이

상
0.

10
㎜

이
상

 ※
 P

.E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은
 K

S
 T

 1
09

3(
포

장
용

 폴
리

에
틸

 필
름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3
. 

P
.P

(직
물

제
 

포
)

섬
도

(t
ex

)

인
장

강
도

(N
)

합
실

인
장

강
도

(N
)

직
조

도

(올
/5

cm
)

기
 타

10
0

±
1

29
이

상
3

9이
상

20
±

2
원

단
의

 
사

 
비

는
 4
∼

6m
m

 이
내

로
 

진
 원

사
로

 제
작

한
다

.

 ※
 

P
･P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은

 K
S

 T
 1

01
5(

포
용

 폴
리

올
핀

 연
신

사
)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4
. 

표
시

단
량

별
 그

물
망

의
 무

게

표
시

단
량

5k
g

 미
만

 5
k

g
 이

상

10
k

g
 미

만

10
k

g
 이

상

15
k

g
 미

만
1

5k
g

 이
상

포
장

재
무

게
1

5
g

이
상

25
g

이
상

35
g

이
상

4
5g

이
상

 
※

 원
단

은
 고

도
 폴

리
에

틸
 모

노
필

라
멘

트
계

이
며

, 
메

리
야

스
상

으
로

 직
조

한
 것

5
. 

지

거
래

단
1

0k
g

 미
만

 1
0k

g
 이

상
20

k
g

 이
상

평
량

(8
0

g
/㎡

)
2
∼

3겹
3겹

4
겹

(3
겹

은
 평

량
 9

0g
/㎡

)

 
※
 

지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은
 

K
S

 
M

 
75

0
1(

크
라

트
지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6
. 

라
스

틱
 상

자

 
◦

 
라

스
틱

 
상

자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은
 

K
S

 
T

 
10

8
1(

라
스

틱
제

 
운

반
용

 
회

수
용

기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단

, 
6.

3의
 

압
축

강
도

는
 

K
S

 
T

 

1
08

1
 ｢

표
 2

｣ 
‘압

축
 

하
 종

별
’에

서
 4

m
를

 
용

한
다

.

7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
 

발
포

 
폴

리
스

티
 

상
자

의
 

품
질

기
 

 
시

험
방

법
은

 
K

S
 

T
 

10
45

(포
장

용
 

 

발
포

 
폴

리
스

티
 완

충
재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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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4]
 

표
규

격
품

의
 표

시
방

법
(제

8
조

 
련

)

  
표

규
격

품
을

 
출

하
하

는
 

자
는

 
시

행
규

칙
 

제
7

조
 

2항
의

 
규

정
에

 
따

라
 

“표

규
격

품
” 

문
구

와
 

함
께

 
품

목
, 

산
지

, 
품

종
, 

등
, 

무
게

 
는

 
개

수
, 

생
산

자
 

는
 

생
산

자
단

체
의

 
명

칭
 

 
화

번
호

를
 

포
장

 
외

면
에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단
, 

품
종

을
 

표
시

하
는

 방
법

과
 무

게
 

는
 개

수
의

 표
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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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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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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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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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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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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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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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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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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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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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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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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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생
산

자
 

는
 생

산
자

단
체

의
 명

칭
 

 
화

번
호

는
 별

도
로

 표
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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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②
 일

반
인

 표
시

방
법

  
㉠
 

표
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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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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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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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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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의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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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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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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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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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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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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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

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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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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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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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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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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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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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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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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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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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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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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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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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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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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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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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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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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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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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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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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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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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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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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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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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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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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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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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벼

운
 

결
” 

등
의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

3)
 가

벼
운

 
결

 
  

 
①

 
병

충
해

, 
상

해
의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②

 
외

 
등

 
형

상
이

 
불

량
하

고
 

상
처

가
 

있
거

나
, 

이
물

질
이

 
붙

어
 

있
는

 
등

의
 

결
이

 있
으

나
 

그
 

정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무

게
 구

분

 
구

 
 

분
2

L

(특
)

L

(
)

M (
)

S

(소
)

1
개

의
 무

게

(g
)

1
8 

이
상

1
5 

이
상

1
8 

미
만

1
0

 이
상

1
5

 미
만

10
 

미
만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1
8
 -

1
1

) 
복

분
자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혼
입

이
 1

0
%

이
하

인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무
게

무
게

 구
분

표
상

 “
L

” 
이

상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M
” 

이
상

인
 

것

모
양

/

색
택

ㆍ
고

유
의

 
모

양
이

 
양

호
한

 것

ㆍ
북

미
산

 
열

매
인

 
경

우
 

검
은

색
 

색
택

, 
열

매
 

내
부

 
백

분
이

 
렷

한
 것

ㆍ
토

종
인

 
경

우
 

검
붉

은
색

으
로

 

색
택

이
 

렷
한

 
것

ㆍ
고

유
의

 
모

양
이

 양
호

한
 

것

ㆍ
북

미
산

 
열

매
인

 
경

우
 

검
은

색
 

색
택

, 
열

매
 

내
부

 
백

분
이

 
양

호

한
 

것

ㆍ
토

종
인

 
경

우
 

검
붉

은
색

으
로

 

색
택

이
 

양
호

한
 것

당
 

 
도

ㆍ
북

미
산

 
: 

1
1

°B
x

 
 이

상
인

 
것

ㆍ
토

종
 

: 
9

°B
x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가
벼

운

결
 

 
 

3%
 

이
하

인
 것

5%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등

규
격

 
정

 
: 

무
게

를
 

기
을

 
정

하
되

 
‘혼

입
율

’, 
‘모

양
/색

택
’, 

‘당
도

’ 

등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정

한
다

. 

  
(2

) 
혼

입
율

(%
) 

: 
포

장
단

 
량

에
서

 ‘
고

르
기

’, 
‘가

벼
운

 결
’에

서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3

) 
가

벼
운

 
결

: 
병

충
해

 
피

해
 

 
외

 
등

의
 

형
태

가
 

불
량

하
거

나
 

상
처

가
 

있
고

, 
이

물
질

이
 

붙
어

 
있

는
 

등
의

 
결

 
정

도
가

 
포

장
단

 
량

에
서

의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나
) 

무
게

 
구

분

구
 

 분
종

 
구

분
L

(
)

M (
)

S
(소

)

1
개

의
 무

게
(g

)

북
미

산
 복

분
자

딸
기

2.
0

 이
상

1
.5

 
이

상
2

.0
 

미
만

1
.5

 
미

만

토
종

 
복

분
자

딸
기

1.
6 

이
상

1
.2

 
이

상
1

.6
 

미
만

1
.2

 
미

만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1
2

) 
산

딸
기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무
게

 
구

분
표

상
 

크
기

나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크
기

·무
게

 
구

분
표

상
 

크
기

나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0
%

 

이
하

인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크
기

/

무
게

크
기

·무
게

 
구

분
표

상
 

“M
” 

이
상

인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당
 

 도
8.

2
°B

x
 

이
상

용
하

지
 않

음

가
벼

운

결
 

 
3%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등

규
격

 
정

 
: 

크
기

ㆍ
무

게
를

 
기

으
로

 
정

하
되

 
“혼

입
율

”,
 

“모
양

/색
택

”,
 

“당
도

”,
 “

가
벼

운
 결

” 
등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정

한
다

. 

 
(2

) 
혼

입
율

(%
) 

: 
포

장
단

 
량

에
서

 
“고

르
기

” 
등

이
 

다
른

 
것

이
나

 
“가

벼
운

 

결
” 

품
의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3

) 
가

벼
운

 결

 
  

 
①

 
병

충
해

, 
상

해
의

 
피

해
가

 경
미

한
 것

 
  

 
②

 
외

 
등

의
 

형
상

이
 

불
량

하
고

 
상

처
가

 
있

거
나

, 
이

물
질

이
 

붙
어

 
있

는
 

등
의

 결
이

 있
으

나
 

결
의

 정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크

기
·무

게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크

기
(m

m
)

종
경

1
3 

이
상

1
1

 이
상

1
3

 미
만

1
1

 미
만

횡
경

1
8 

이
상

1
5

 이
상

1
8

 미
만

1
5

 미
만

1개
의

 
무

게
(g

)
2.

5
 이

상
2

.0
 

이
상

2
.5

 
미

만
2

.0
 

미
만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1
9
 -

1
3

) 
석

류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0

%
이

하
인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무
게

무
게

 구
분

표
상

 “
L

” 
이

상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
M

” 
이

상
인

 것

모
양

/

색
택

 
표

면
이

 
매

끈
하

고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결
없

는
 것

5%
 

이
하

인
 것

가
벼

운

결
  

3
%

이
하

인
 

것
5%

이
하

인
 

것
20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백

분
율

(%
) 

: 
량

에
 

한
 

개
수

 비
율

을
 

말
한

다
.

  
(2

) 
 

결
 

 
: 

부
패

 
는

 
변

질
, 

병
해

충
 

피
해

가
 

있
는

 
것

, 
형

상
불

량
이

 
심

한
 

것
 등

 결
의

 
정

도
가

 
한

 것

  
(3

) 
가

벼
운

 결

  
 ①

 고
유

의
 모

양
이

 
아

닌
 것

  
 ②

 병
충

해
 피

해
가

 
경

미
한

 것

  
 ③

 상
해

 
 

기
타

 결
의

 
정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무
게

 
구

분

 구
  

분
2

L
(특

)
L

(
)

M (
)

S
(소

)

1개
의

 
무

게
(g

)
4

00
 

이
상

3
0

0 
이

상
4

0
0 

미
만

20
0

 이
상

30
0

 미
만

2
00

 
미

만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2
. 

버
섯

류

1
) 

건
표

고

 
가

) 
표

시
 사

항
 :

 취
하

고
자

 하
는

 표
고

버
섯

(L
e
n
ti
n
u
la
 e
d
o
d
e
s)

의
 재

배
방

법
을

「
원

목
」

,「
톱

밥
」

으
로

 구
분

하
여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등

 규
격

 
 (

1)
 동

고
향

고
향

신

항
목

/

등
특

상
등

외
품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의

 
규

격
이

 
정

확
히

 

수
되

고
 

타
등

의
 

혼
입

율
이

 
5%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의

 
규

격
이

 
정

확
히

 

수
되

고
 

타
등

의
 

혼
입

율
이

 
10

%
 

이
하

인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갓
의

 

두
께

(동
고

·향
고

) 
두

께
 

구
분

표
상

 
“상

”이

상
이

 
8

0%
 

이
상

인
 것

(향
신

) 
두

께
 

구
분

표
상

 
“

” 
이

상
이

 

80
%

 이
상

인
 

것

(동
고

·향
고

) 
두

께
 

구
분

표
상

 
“

” 

이
상

이
 

60
%

 
이

상
인

 것

(향
신

) 
두

께
 

구
분

표
상

 
“하

” 
이

상
이

 

60
%

 
이

상
인

 
것

갓
의

 

모
양

(동
고

) 
균

일
한

 모
양

이
 

유
지

된
 

원
형

, 
타

원
형

인
 것

이
 

80
%

 이
상

인
 

것

(향
고

) 
균

일
한

 모
양

이
 

유
지

된
 

원
형

, 
타

원
형

인
 것

이
 

60
%

 이
상

인
 

것

(향
신

) 
균

일
한

 모
양

이
 

유
지

된
 

원
형

, 
타

원
형

인
 것

이
 

50
%

 이
상

인
 

것

(공
통

) 
갓

 
끝

둘
가

 
고

르
게

 오
므

라
든

 것

갓
의

 

펴
짐

(동
고

·향
고

) 
갓

이
 3

0%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하

여
 건

조
시

킨
 것

(향
신

) 
갓

이
 

6
0%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하

여
 건

조
시

킨
 것

(동
고

·향
고

) 
갓

이
 5

0%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하
여

 
건

조
시

킨
 

것

(향
신

) 
갓

이
 

80
%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하
여

 
건

조
시

킨
 

것

갓
의

 

색
택

버
섯

 
고

유
의

 
색

깔
이

 
건

조
 

후
에

도
 

일
정

하
게

 고
르

며
 갓

의
 내

면
이

 밝
은

 

노
란

색
인

 
것

버
섯

 
고

유
의

 
색

깔
이

 
건

조
 

후
에

도
 

일
정

하
게

 고
르

며
 갓

의
 내

면
이

 노
란

색
, 

백
색

인
 

것

수
  

분
수

분
함

유
량

이
 1

3
%

 
이

하
인

 
것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없

는
 

것



-
 
3
2
0
 -

 <
정

 
의

>

  
(1

) 
등

규
격

 
: 

갓
의

 
형

태
(모

양
, 

펴
짐

, 
두

께
, 

색
깔

) 
 

크
기

를
 

기
으

로
 

정
하

되
, 

고
르

기
, 

건
조

, 
이

품
, 

피
해

품
 등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정
한

 등

  
(2

) 
혼

입
율

(%
) 

: 
같

은
 

등
으

로
 

선
별

된
 

버
섯

이
 

포
장

된
 

상
품

 
1개

에
서

 
타

등
이

 
혼

입
된

 비
율

 

  
(3

) 
갓

의
 

퍼
짐

 
: 

갓
이

 
완

히
 

펴
진

 
상

태
를

 
1

0
0

%
, 

자
루

에
 

완
 

오
무

러
진

 

상
태

를
 0

%
로

 
하

여
 산

출
된

 
비

율
을

 말
한

다
.

  
(4

) 
수

 
 

분
 

: 
5

0∼
60
℃

에
서

 
2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5

) 
이

  
품

 :
 

해
당

종
류

 
이

외
의

 타
물

질

  
(6

) 
피

해
품

  
 ①

 병
충

해
과

 :
 곰

팡
이

, 
응

애
, 

버
섯

리
 등

 병
충

해
의

 피
해

가
 있

는
 것

  
 ②

 
 쇄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깨

어
지

는
(부

서
지

는
) 

손
상

을
 

입
은

 것

  
 ③

 기
 형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심

하
게

 변
형

된
 

것

  
 ④

 변
질

, 
변

색
품

 :
 

품
질

이
 변

질
 

되
었

거
나

 
색

깔
이

 변
한

 
것

  
 ⑤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다
) 

두
깨

 
구

분

구
 

 분
상

하

1
개

의
 갓

 두
께

(c
m

)
1

.0
 

이
상

0
.5

 
이

상
1

.0
 

미
만

 
0

.5
 

미
만

 ※
 

갓
의

 
두

께
는

 
갓

의
 

윗
면

부
터

 
내

면
 

방
향

으
로

 
오

므
라

든
 

끝
 

부
까

지
의

 

높
이

를
 

말
한

다
.

 라
) 

크
기

 
구

분

구
 

  
 

 분
2

L
(특

)
L

(
)

M (
)

S
(소

)
기

 
 

품
 

 
목

1
개

의
 

갓
 

직
경

(c
m

)

동
고

 
 향

고
6 

이
상

5 
이

상
6 

미
만

  
3

 이
상

5
 미

만
 

 
3

 
미

만

향
신

7
 

이
상

5 
이

상
7 

미
만

 
4

 이
상

5
 미

만
 

 
4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단

거
리

를
 기

으
로

 하
여

 
최

지
름

을
 말

한
다

.

 마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바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2
) 

생
표

고

 
가

) 
표

시
 

사
항

 
: 

취
하

고
자

 
하

는
 

표
고

버
섯

(L
en

ti
n

u
la

 
ed

od
es

)의
 

재
배

방
법

을

「
원

목
」

,「
톱

밥
」

으
로

 구
분

하
여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등

외
품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의

 
규

격
이

 
정

확
히

 

수
되

고
 

타
등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의

 
규

격
이

 
 

정
확

히
 

수
되

고
 

타
등

의
 

혼
입

이
 

1
0

%
 

이
하

인
 

 
것

“특
”,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갓
의

 

두
께

두
께

 
구

분
표

상
 

“상
” 

이
상

이
 

80
%

 

이
상

인
 것

두
께

 
구

분
표

상
 

“상
” 

이
상

이
 

60
%

 

이
상

인
 

것

갓
의

 

모
양

균
일

한
 

모
양

이
 

유
지

된
 

원
형

, 
타

원
형

인
 것

이
 

80
%

 이
상

인
 

것

균
일

한
 

모
양

이
 

유
지

된
 

원
형

, 
타

원
형

인
 

것
이

 6
0

%
 

이
상

인
 

것

갓
의

 

펴
짐

갓
이

 
5

%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한
 것

갓
이

 
1

0%
 

이
하

로
 

펴
진

 
버

섯
을

 

채
취

한
 

것

갓
의

 

색
택

신
선

버
섯

 고
유

의
 색

깔
이

 균
일

하
고

 

갈
변

상
이

 
3

%
 

이
하

인
 

것

신
선

버
섯

 고
유

의
 색

깔
이

 균
일

하
나

 

갈
변

상
이

 
10

%
 이

하
인

 
것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없

는
 

것

 
<

정
 의

>

 
(1

) 
등

규
격

 
정

 
: 

두
께

 
 

크
기

를
 

기
으

로
 

정
하

되
 

“혼
입

율
”,

 
“모

양
”,

 

“가
벼

운
 

결
” 

등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단

한
다

. 

 
  

 
 ※

 신
선

버
섯

을
 채

취
한

 후
 2

4시
간

 이
하

인
 것

에
 등

정
을

 기
으

로
 한

다
. 

 
(2

) 
혼

입
율

(%
) 

: 
포

장
단

 
량

에
서

 
“고

르
기

” 
등

이
 

다
른

 
것

이
나

 
“가

벼
운

 

결
”의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3

) 
이

품
 

: 
해

당
 

상
품

 이
외

의
 

타
물

질



-
 
3
2
1
 -

 (
4

) 
피

해
품

  
 ①

 병
충

해
과

 :
 곰

팡
이

, 
응

애
, 

버
섯

리
 등

 병
충

해
의

 피
해

가
 있

는
 것

. 

  
 ②

 
 쇄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깨

어
지

는
(

히
는

) 
손

상
을

 입
은

 
것

  
 ③

 기
 형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심

하
게

 변
형

된
 

것

  
 ④

 변
질

, 
변

색
품

 :
 

품
질

이
 변

질
 

되
었

거
나

 
색

깔
이

 변
한

 
것

  
 ⑤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다
) 

두
께

 
구

분

구
 

 분
상

하

1
개

의
 갓

 두
께

(c
m

)
1.

5
 이

상
1

 이
상

 

1
.5

 
미

만
1

 
미

만

 ※
 

갓
의

 
두

께
는

 
갓

의
 

윗
면

 
부

터
 

내
면

 
방

향
으

로
 

오
므

라
든

 
끝

 
부

까
지

의
 

높
이

를
 말

한
다

.

 라
) 

크
기

 
구

분

구
  

 
  

분
2

L

(특
)

L

(
)

M (
)

S

(소
)

1개
의

 
갓

 
직

경

(c
m

)
6.

5
 이

상
5.

5
 이

상

6.
5

 미
만

3.
5

 이
상

5.
5

 미
만

3.
5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단

거
리

를
 기

으
로

 하
여

 
최

지
름

을
 말

한
다

.

 마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바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3
) 

송
이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1등

품
2등

품
3등

품
등

외
품

길
이

크
기

 
구

분
표

상
 

“L
”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M
”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S
” 

인
 

것

“1
등

품
”,

 “
2등

품
”,

 

“3
등

품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피
해

품
 포

함
)

갓
의

모
양

갓
이

 
로

 
펴

지
지

 

않
은

 
정

상
품

(자
루

 

굵
기

가
 

불
균

형
하

게
 

가
는

 
것

은
 

제
외

)

갓
이

 
1/

3이
하

로
 

펴
진

 

것
 

 1
등

품
에

서
 제

외
된

 

자
루

 
굵

기
가

 
불

균
형

하
게

 
가

는
 것

개
산

품
(갓

이
 

1
/3

이
상

 

퍼
진

 
것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

정
 의

>

 
(1

) 
피

해
품

 
  

①
 병

충
해

과
 :

 
곰

팡
이

, 
응

애
, 

버
섯

리
 등

 병
충

해
의

 피
해

가
 

있
는

 것
. 

 
  

②
 

 쇄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깨
어

지
는

(
히

는
) 

손
상

을
 입

은
 것

 
  

③
 기

 형
 품

 :
 

버
섯

의
 외

형
이

 심
하

게
 

변
형

된
 것

 
  

④
 변

질
, 

변
색

품
 

: 
품

질
이

 변
질

 되
었

거
나

 색
깔

이
 변

한
 것

 
  

⑤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길

이

(c
m

)
8

 이
상

6 
이

상

8
 

미
만

6
 미

만

 
  

 
 ※

 길
이

는
 송

이
 아

래
 

끝
부

터
 갓

 윗
면

까
지

의
 

체
길

이
를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2
 -

4
) 

건
꽃

송
이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갓
의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특
”,

 “
상

”등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수
분

13
%

이
하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3%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20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갓

의
 

크
기

 
: 

재
배

방
법

(병
재

배
, 

지
재

배
, 

단
목

재
배

)에
 

따
른

 
차

이
에

서
 

나
타

나
는

 
형

질
도

 
동

일
 

기
으

로
 

용
(단

, 
재

배
방

법
에

 
따

른
 

형
태

 

차
이

로
 인

해
 

발
생

한
 것

은
 

단
경

과
 장

경
의

 합
의

 평
균

값
 

용
)

  
(2

) 
수

 
 

분
 

: 
5

0∼
60
℃

에
서

 
2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3

) 
이

  
품

 :
 

해
당

 종
류

 이
외

의
 것

  
(4

) 
피

해
품

  
  

①
 

 쇄
 품

 :
 버

섯
의

 손
상

이
 많

이
 되

어
 가

루
화

율
 5

%
 이

상
, 

다
만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②
 변

질
, 

변
색

품
 

: 
버

섯
이

 물
러

지
고

 색
깔

이
 

변
한

 것

  
  

③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갓

 
직

경
(c

m
)

7
 

이
상

4
 

이
상

7
 

미
만

4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와

 최
소

 
합

의
 평

균
지

름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5
) 

생
꽃

송
이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갓
의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신
선

도
신

선
하

고
 

탄
력

이
 

있
고

, 
고

유
의

 
향

기
를

 
유

지
할

 것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2
0%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갓
의

 
크

기
 

: 
재

배
방

법
(병

재
배

, 
지

재
배

, 
단

목
재

배
)에

 
따

른
 

차
이

에
서

 

나
타

나
는

 
형

질
도

 
동

일
 

기
으

로
 

용
(단

, 
재

배
방

법
에

 
따

른
 

형
태

 

차
이

로
 인

해
 발

생
한

 것
은

 단
경

과
 장

경
의

 
합

의
 평

균
값

 
용

)

 
 (

2)
 이

  
품

 
: 

해
당

 
종

류
 이

외
의

 
것

 
 (

3)
 피

해
품

 
  

 
①

 
 쇄

 품
 :

 버
섯

의
 손

상
이

 많
이

 되
어

 가
루

화
율

 5
%

 이
상

, 
다

만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②

 
변

질
, 

변
색

품
 :

 버
섯

이
 

물
러

지
고

 
색

깔
이

 변
한

 
것

 
  

 
③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
개

의
 갓

 직
경

(c
m

)
1

5
 이

상
7 

이
상

 
1

5
 미

만
7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와

 최
소

 합
의

 
평

균
지

름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3
 -

6
) 

건
목

이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갓
의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특
”,

 “
상

”등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수
분

13
%

이
하

신
선

도
신

선
하

고
 

탄
력

이
 있

고
, 

고
유

의
 

향
기

를
 유

지
할

 
것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3%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20
%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 
갓

의
 

크
기

 
: 

재
배

방
법

(병
재

배
, 

지
재

배
, 

단
목

재
배

)에
 

따
른

 
차

이
에

서
 

나
타

나
는

 
형

질
도

 
동

일
 

기
으

로
 

용
(단

, 
재

배
방

법
에

 
따

른
 

형
태

 

차
이

로
 인

해
 

발
생

한
 것

은
 

단
경

과
 장

경
의

 합
의

 평
균

값
 

용
)

 (
2

) 
수

 
 

분
 

: 
50

∼
6

0℃
에

서
 

2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
3

) 
이

 
 품

 :
 해

당
 종

류
 

이
외

의
 것

 (
4

) 
피

해
품

  
  

①
 

 쇄
 품

 :
 버

섯
의

 손
상

이
 많

이
 되

어
 가

루
화

율
 5

%
 이

상
, 

다
만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②
 변

질
, 

변
색

품
 

: 
버

섯
이

 물
러

지
고

 색
깔

이
 

변
한

 것

  
  

③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갓

 
직

경
(c

m
)

7 
이

상
3 

이
상

 
7 

미
만

3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와

 최
소

 
합

의
 평

균
지

름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7
) 

생
목

이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직
경

이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갓
의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신
선

도
신

선
하

고
 

탄
력

이
 

있
고

, 
고

유
의

 
향

기
를

 
유

지
할

 것

이
품

없
는

 것

피
해

품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2
0%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갓

의
 

크
기

 
: 

재
배

방
법

(병
재

배
, 

지
재

배
, 

단
목

재
배

)에
 

따
른

 
차

이
에

서
 

나
타

나
는

 
형

질
도

 
동

일
 

기
으

로
 

용
(단

, 
재

배
방

법
에

 
따

른
 

형
태

 

차
이

로
 인

해
 발

생
한

 것
은

 단
경

과
 장

경
의

 
합

의
 평

균
값

 
용

)

 
 (

2)
 이

  
품

 
: 

해
당

 
종

류
 이

외
의

 
것

 
 (

3)
 피

해
품

 
  

 
①

 
 쇄

 품
 :

 버
섯

의
 손

상
이

 많
이

 되
어

 가
루

화
율

 5
%

 이
상

, 
다

만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②

 
변

질
, 

변
색

품
 :

 버
섯

이
 

물
러

지
고

 
색

깔
이

 변
한

 
것

 
  

 
③

 
오

염
된

 것
 등

 기
타

 
피

해
의

 정
도

가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갓

 
직

경
(c

m
)

8
 이

상
5

 이
상

 
8

 미
만

5
 

미
만

 
 ※

 갓
의

 
직

경
은

 최
와

 최
소

 합
의

 
평

균
지

름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4
 -

3
. 

산
나

물
류

1
) 

건
취

나
물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모
양

경
화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데
쳐

 

말
린

 상
태

가
 

양
호

한
 

것

경
화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데
쳐

 

말
린

 상
태

가
 

양
호

한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색
택

/

향
기

품
종

 고
유

의
 

녹
색

을
 

띤
 

흑
갈

색
으

로
 

향
기

가
 

있
는

 
것

 

수
분

1
2%

이
하

인
 

것

가
벼

운

결
 

 
없

는
 것

 
5

%
이

하
인

 
것

“특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
정

 
의

>

  
(1

) 
수

 
 

분
 

: 
8

0∼
85
℃

에
서

 
2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2

) 
가

벼
운

 결

  
 ①

 반
 

 
변

색
, 

황
화

된
 것

으
로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②

 부
서

진
 것

 다
만

, 
손

상
이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2
) 

생
취

나
물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잎

의
 생

김
새

 
 

크
기

가
 

고
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잎
이

 
밝

은
 

연
녹

색
인

 
것

으
로

 

품
종

고
유

의
 

모
양

을
 

갖
추

고
 

노
화

된
 

것
이

 
없

는
 것

잎
이

 
밝

은
 

연
녹

색
인

 
것

으
로

 

품
종

고
유

의
 

모
양

을
 

갖
추

고
 

노
화

된
 

잎
의

 
혼

입
이

 
10

%

이
하

인
 

것
인

 
것

 

가
벼

운

결
 

 
없

는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가

벼
운

 
결

 
  

①
 

반
, 

벌
 

먹
은

 
흔

 
등

의
 

병
충

해
 

피
해

 
는

 
경

화
되

었
거

나
 

변
색

, 

황
화

된
 

것

 
  

②
 오

염
된

 
것

 
등

 
기

타
 결

의
 

도
가

 경
미

한
 것

.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5
 -

3
) 

건
고

사
리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기

의
 

길
이

 
 굵

기
가

 
고

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잎
끝

이
 벌

어
진

 것
이

 5
%

 이
하

인
 

것
을

 
데

쳐
서

 말
리

고
, 

기

하
단

의
 

목
질

부
를

 
제

거
한

 
것

 

잎
끝

이
 벌

어
진

 
것

이
 1

0
%

 

이
하

인
 

것
을

 
데

쳐
서

 
말

리
고

, 

기
하

단
의

 목
질

부
를

 제
거

한
 것

 

색
택

품
종

고
유

의
 

색
깔

이
 균

일
한

 
것

수
분

 
1

2%
이

하
인

 
것

가
벼

운

결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특

”,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
정

 
의

>

  
(1

) 
수

 
 

분
 

: 
8

0∼
85
℃

에
서

 
2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2

) 
가

벼
운

 결
 :

 
기

가
 경

화
되

었
거

나
 반

 
 변

색
 

는
 심

하
게

 부
서

진
 

것
. 

다
만

,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4
) 

생
고

사
리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기

의
 길

이
 

 
굵

기
가

 고
른

 
것

“특
”,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잎
끝

이
 벌

어
지

거
나

 
기

 부
분

이
 

세
 개

로
 벌

어
진

 것
이

 5
%

 이
하

이
며

, 
기

의
 

두
께

가
 

얇
고

 

길
이

가
 1

0
cm

 
정

도
일

 것

잎
끝

이
 벌

어
지

거
나

 
기

 부
분

이
 

세
 

개
로

 
벌

어
진

 
것

이
 

1
0%

 

이
하

이
며

, 
기

의
 

두
께

가
 

얇
고

 

길
이

가
 1

0
cm

 
정

도
일

 것

색
택

품
종

고
유

의
 

색
깔

(고
동

색
)이

 균
일

한
 

것

가
벼

운

결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가
벼

운
 

결
 

: 
기

가
 

경
화

되
었

거
나

 
반

 
 

변
색

이
 

있
는

 
것

. 
다

만
,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6
 -

5
) 

더
덕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
이

하
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품
종

고
유

의
 

색
깔

로
 

향
기

가
 

뛰
어

나
며

 
표

면
의

 
주

름
골

이
 

깊
지

 
않

고
 

뿌
리

의
 

기
가

 
2개

 

이
상

인
 

것
이

 없
고

 
곧

은
 

것

품
종

고
유

의
 

색
깔

로
 

향
기

가
 

뛰
어

나
며

 
표

면
의

 
주

름
골

이
 

깊
지

 
않

고
 

뿌
리

의
 

기
가

 
2개

 

이
상

인
 것

이
 1

0%
이

하
인

 것
인

 것
 

가
벼

운

결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가

벼
운

 결
 :

 
기

가
 경

화
되

었
거

나
 반

 
 변

색
 

는
 심

하
게

 부
서

진
 

것
. 

다
만

,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개
의

 
뿌

리
 

길
이

(㎝
)

1
5

 이
상

1
0

 이
상

1
5

 미
만

10
 

미
만

1개
의

 
뿌

리
 

굵
기

(㎝
)

2
.5

 
이

상
1

.5
 

이
상

2
.5

 
미

만
1

.5
 

미
만

  
※
 

길
이

 :
 

요
두

에
서

 
부

터
 식

용
으

로
 가

능
한

 
부

까
지

 
길

이
를

 말
한

다
.

  
  

 
굵

기
 :

 
원

뿌
리

의
 

가
장

 굵
은

 부
 

직
경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6
) 

생
도

라
지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의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의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뿌
리

가
 

곧
고

 
굵

으
며

 
잔

뿌
리

가
 

거
의

 
없

고
 

매
끄

러
우

며
 

크
기

가
 

“L
” 

이
상

인
 

것

뿌
리

가
 

곧
고

 
굵

으
며

 
잔

뿌
리

가
 

거
의

 
없

고
 

매
끄

러
우

며
 

크
기

가
 

“M
” 

이
상

인
 

것

가
벼

운

결
 

 
없

는
 

것
 

5%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가
벼

운
 

결
 

: 
병

충
해

근
, 

상
해

근
, 

형
상

불
량

근
 

 
그

 
피

해
가

 
경

미
한

 
것

 

다
만

,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
개

의
 뿌

리
 

길
이

(㎝
)

2
5 

이
상

2
0 

이
상

2
5 

미
만

2
0 

미
만

1
개

의
 뿌

리
 

굵
기

(㎝
)

2.
0

 이
상

1.
5

 이
상

2.
0

 미
만

1.
5

 미
만

 
 ※

 길
이

 
: 

요
두

에
서

 부
터

 
식

용
으

로
 

가
능

한
 부

까
지

 길
이

를
 말

한
다

.

 
  

 
 굵

기
 

: 
원

뿌
리

의
 가

장
 

굵
은

 부
 직

경
을

 말
한

다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7
 -

7
) 

두
릅

 가
) 

등
 

규
격

  
(1

) 
삽

수
두

릅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이

하
인

 것
인

 
것

"특
",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L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M

” 
이

상
인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을
 갖

춘
 것

으
로

서
 육

질
이

 연
하

고
 싱

싱
한

 것
 

개
엽

의

정
 

 도

순
(筍

) 
끝

부
분

의
 잎

이
 

거
의

 

개
엽

되
지

 않
은

 
것

순
(筍

) 
끝

부
분

의
 잎

이
 

약
간

 

개
엽

된
 

것

가
벼

운

결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2

) 
잎

두
릅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이

하
인

 것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0

%
이

하
인

 것
인

 
것

"특
",

 "
상

" 
등

에
 

미
달

하
는

 
것

크
 

 
기

크
기

 
구

분
표

상
 

“L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M

”이
상

인
 

것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색

택
을

 갖
춘

 것
으

로
서

 육
질

이
 연

하
고

 싱
싱

한
 것

 

개
엽

의

정
 

 
도

순
(筍

) 
끝

부
분

의
 

잎
이

 
거

의
 

개
엽

되
지

 
않

은
 

것

순
(筍

) 
끝

부
분

의
 잎

이
 

약
간

 

개
엽

 
된

 
것

가
벼

운

결
 

 
3%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등
규

격
 

정
 :

 크
기

 구
분

표
상

 굵
기

를
 기

으
로

 정
하

되
, 

“모
양

/색
택

”,
 

“새
순

의
 

길
이

”,
 “

가
벼

운
 

결
” 

등
을

 종
합

으
로

 고
려

하
여

 
정

한
다

.

 
 (

2)
 

혼
입

율
(%

) 
: 

포
장

단
 

량
에

서
“고

르
기

”가
 다

른
 것

이
나

“가
벼

운
 결

”

등
의

 무
게

비
율

을
 말

한
다

.

 
 (

3)
 가

벼
운

 
결

 

 
  

 
①

 
병

충
해

, 
상

해
 등

의
 

피
해

를
 입

은
 

것
이

나
 그

 정
도

가
 경

미
한

 
것

 
  

 
②

 
굽

거
나

 기
타

 
결

이
 있

으
나

 그
 정

도
가

 
경

미
한

 것

 
 (

4)
 개

엽
의

 
정

도
 :

 
두

릅
순

(筍
) 

끝
부

분
의

 잎
이

 벌
어

진
 정

도
를

 
말

한
다

.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M
S

삽
수

두
릅

새
순

 
굵

기

(c
m

)
1

.5
 

이
상

1.
0

 이
상

1.
5

 미
만

1
.0

 
미

만

새
순

 
길

이

(c
m

)
10
∼

1
5

1
0
∼

1
5

10
 

미
만

잎
두

릅

새
순

 
굵

기

(c
m

)
1

.8
 

이
상

1.
4

 이
상

1.
8

 미
만

1
.4

 
미

만

새
순

 
길

이

(c
m

)
14
∼

2
0

1
4
∼

2
0

14
 

미
만

 
 ※

 새
순

 
굵

기
는

 목
질

부
에

 부
착

된
 새

순
의

 
동

 부
 직

경
을

 말
함

.

 
 ※

 
새

순
 

길
이

는
 

목
질

부
를

 
제

외
한

 
식

용
 

가
능

한
 

순
(筍

)과
 

잎
의

 
총

길
이

를
 

말
함

.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8
 -

8
) 

죽
순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
이

하
인

 
것

크
기

 
구

분
표

상
 

크
기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2
0%

이
하

인
 

것
“특

”,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길
이

크
기

 구
분

표
상

 “
M

” 
이

하
인

 것
용

하
지

 
않

음

직
경

크
기

 구
분

표
상

 “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모
양

/

색
택

품
종

 
고

유
의

 모
양

, 
색

택
이

 
양

호
한

 것

결
없

는
 

것
없

는
 것

5%
 

이
하

인
 것

가
벼

운
 

결
 

 
5

%
 이

하
인

 
것

1
0%

 
이

하
인

 것
20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결
 

 
: 

부
패

 
는

 
변

질
, 

병
해

충
 

피
해

가
 

있
는

 
것

, 
형

상
불

량
이

 
심

한
 

것
 등

 결
의

 
정

도
가

 
한

 것

  
(2

) 
가

벼
운

 결

  
 ①

 고
유

의
 모

양
인

 
아

닌
 것

  
 ②

 병
충

해
 피

해
가

 
경

미
한

 것

  
 ③

 상
해

 
 

기
타

 결
의

 
정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크
기

 
구

분

 
구

 
 

분
L

(
)

M (
)

S

(소
)

1
개

의
 길

이
(c

m
)

4
0

 이
상

 

5
0

 미
만

3
0 

이
상

 

4
0 

미
만

25
 

이
상

30
 

미
만

1
개

의
 직

경
(c

m
)

9 
이

상
7

 
이

상
 

9
 

미
만

5
 이

상

7
 미

만

 
다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라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9
) 

건
고

려
엉

겅
퀴

(곤
드

)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모
양

경
화

되
지

 
아

니
한

 것
을

 
데

쳐
 

말
린

 상
태

가
 

양
호

한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색
택

/

향
기

품
종

 
고

유
의

 
녹

색
을

 띤
 흑

갈
색

으
로

 
향

기
가

 있
는

 
것

 

수
분

12
%

이
하

가
벼

운

결
  

없
는

 
것

 
5

%
이

하
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

정
 의

>

 
 (

1)
 

수
 

 
분

 
: 

80
∼

85
℃

에
서

 
2

일
 

건
조

법
 

는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방
법

에
 

의
하

여
 측

정
한

 수
분

을
 

말
한

다
.

 
 (

2)
 가

벼
운

 
결

 
  

①
 반

 
 변

색
, 

황
화

된
 것

으
로

 
피

해
정

도
가

 경
미

한
 

것
 

 
  

②
 부

서
진

 
것

. 
다

만
, 

손
상

이
 

경
미

한
 것

은
 

제
외

한
다

.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
 
3
2
9
 -

1
0

) 
생

고
려

엉
컹

퀴
(곤

드
)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잎

의
 생

김
새

 
 

크
기

가
 

고
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모
양

잎
이

 
밝

은
 

연
녹

색
인

 
것

으
로

 

품
종

고
유

의
 

모
양

을
 

갖
추

고
 

노
화

된
 

것
이

 
없

는
 것

잎
이

 
밝

은
 

연
녹

색
인

 
것

으
로

 

품
종

고
유

의
 

모
양

을
 

갖
추

고
 

노
화

된
 

잎
의

 
혼

입
이

 
10

%

이
하

인
 

것
인

 
것

 

가
벼

운

결
 

 
없

는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1

) 
가

벼
운

 결

  
 ①

 
반

, 
벌

 
먹

은
 

흔
 

등
의

 
병

충
해

 
피

해
 

는
 

경
화

되
었

거
나

 
변

색
, 

황
화

된
 것

  
 ②

 오
염

된
 것

 등
 기

타
 결

의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포
장

 
규

격
 

 <
별

표
 1
∼

3 
참

조
>

 다
) 

표
시

 
사

항
 

 <
별

표
 4

 
참

조
>

4
. 

약
용

류

1
) 

건
오

미
자

 
가

) 
등

 규
격

항
목

/

등
특

상
보

통

고
르

기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5
%

이
하

인
 것

무
게

 
구

분
표

상
 

무
게

가
 

다
른

 

것
의

 
혼

입
이

 1
0

%
이

하
인

 
것

“특
”,

 
“상

”에
 

미
달

하
는

 
것

색
택

품
종

 
고

유
의

 색
택

으
로

 착
색

된
 

정
도

가
 

양
호

한
 것

무
게

무
게

 구
분

표
상

 “
M

” 
이

상
인

 것
용

하
지

 않
음

수
분

2
5

%
이

하
인

 
것

가
벼

운

결
 

 
없

는
 

것
3

%
이

하
인

 것
5

%
이

하
인

 것

 
 <

정
 의

>

 
 (

1)
 가

벼
운

 
결

 
  

①
 고

유
의

 
모

양
인

 아
닌

 
것

 
  

②
 병

충
해

 
피

해
가

 경
미

한
 것

 
  

③
 상

해
 

 기
타

 
결

의
 정

도
가

 경
미

한
 

것

 
나

) 
무

게
 구

분

구
  

분
L

(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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